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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분야의 기술 발전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이슈가 국회, 언론, 업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인터넷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바람직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 운영(’18. 2월~12월)

가. 협의회 구성

● (위원) 인터넷 정책 전문가 21인, 소비자 ‧ 시민단체 5인, 국내 ․ 외 인터넷기업 ․
통신사* 12인, 관련 단체** 7인, 정부 관련부처*** 3인 등 총 48인

* 인터넷기업(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아프리카TV, 우아한 형제들, 콘텐츠연합플랫폼, CJ 

ENM(티빙), 시지온), 통신사(SKT, KT, LGU+)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방송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위원장) 전문가 중에서 김상훈 광운대 교수를 선정,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재 ․ 논의안건 조율 등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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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성 기준 및 방법>

구 분 기준·방법

전문가(21인) 법 ․경영 ․경제 ․미디어 등 민간 전문가 위촉

소비자 ․시민단체(5인) 소비자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

인터넷 ․통신사(12인)
포털 등(3사), 글로벌 사업자(2사), 콘텐츠개발사(4사), 

통신사(3사)에서 각 1인 위촉

관련단체(7인) 인터넷 관련 이해관계자 협회에서 각 1인 위촉

정부 ․유관기관(3인) 인터넷 정책 관련 3개 부처 담당 국장

※ 위원 명단은 붙임1 참조

● (운영 방식)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내 인터넷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

－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되, 참석을 원할 경우 

1, 2 소위 구분하지 않고 참여 가능

● (논의 의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규제 개편 방안’과 ‘망 중립성, 

망 이용료 정책 및 상생협력 방안’ 등 정책의제를 기초로 위원이 제안한 의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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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기간) 약 10개월 간 운영(’18. 2월∼12월)

● (회의 진행) 발제자의 의제 발표 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별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 (회의 공개) 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회 

동의를 받아 공개 가능

● (활용 방안) 논의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 정책수립에 참고

● (국민의견수렴)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접수(’18. 3. 6.∼9. 6.)

※ 접수된 의견은 총 6건임(붙임2 참조)

나. 소위원회 구성 및 논의 의제

● (구성) 각 소위원회는 협의회 위원 중 전문가(9~10인) 및 소비자·시민단체(2~ 

3인)로 구성하고,

－ 사업자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아 논의·검토

● (제1소위원회)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편 방안 논의

<제1소위원회 구성>

성명 소속·직책 비고 성명 소속·직책 비고

김상훈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전체/소위원장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미디어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법률

엄호동 미디어디렉션 연구소장 미디어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률

최정일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경영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법률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 경영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소비자 ․
시민단체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률/ICT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소비자 ․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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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소위원회) 망 중립성 ․ 제로레이팅 정책, 망 이용료 정책 및 상생 협력 방안 논의

<제2소위원회 구성>

성명 소속·직책 비고 성명 소속·직책 비고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위원장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법률

김동민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외래교수
미디어 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경제센터장
ICT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미디어 송명빈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ICT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경영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소비자 ․
시민단체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소비자 ․
시민단체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소비자 ․
시민단체

 

● (전체회의) 2회 개최

차수 안건 주요 논의내용

1차

(’18. 2. 23)

협의회 운영계획, 

기조발제

◦협의회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제고 방안

◦인터넷, 통신사 분야별 주요 이슈 및 정책 과제

2차

(’18. 12. 13)
정책제안서

◦소위별 결과 보고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정책제안서 확정

● (제1소위원회 회의) 월 1회 개최(8월 제외), 총 7차례 개최

차수 안건 주요 논의내용

1차

(’18. 3. 16)

역차별 해소를 위한 

집행력 확보 

◦규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방안

◦역외적용·국내대리인 ․임시중지제도 등 법제도 개선

2차

(’18. 4. 13)
〃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방안 추가 논의

◦국내 대리인제도 관련 법안 현황 

3차

(’18. 5. 11)
〃

◦역차별 현황 및 주요 쟁점

◦역차별 해소 방안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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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안건 주요 논의내용

4차

(’18. 6. 8)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편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방안

◦인터넷 생태계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 개편

5차

(’18. 7. 13)
〃

◦인터넷 시장 규제 개편 추가 논의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방안 추가 논의

6차

(’18. 9. 7)

역차별 해소를 위한 

집행력 확보

◦허가 ․신고 주체와 사업 주체 불일치 해소

◦규제 집행력 증대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강화

7차

(’18. 11. 22)
결과보고서 ◦1소위 결과보고서 확정 

● (제2소위원회 회의) 월 1회 개최(8월 제외), 총 7차례 개최

차수 안건 주요 논의내용

1차

(’18. 3. 26)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중립성 정책현황과 개선방향

◦망 중립성 주요 이슈와 시민사회의 입장

◦제로레이팅 관련 쟁점들에 대한 검토

2차

(’18. 4. 25)
〃

◦망 중립성의 쟁점과 대안의 모색

◦망 중립성 및 제로레이팅 관련 쟁점 정리

3차

(’18. 5. 28)
〃

◦유럽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제로레이팅의 현황

◦인터넷망상호접속 개념과 제도 현황

4차

(’18. 6. 26)
망 이용료

◦망 중립성/제로레이팅/망 이용료 관련 중소 CP 입장

◦글로벌 CP의 망 이용료 관련 정책방안

5차

(’18. 7. 23)

망 이용료/

상생 협력

◦글로벌 CP의 망 이용료 관련 정책방안(계속)

◦통신사/대형 CP의 상생 및 사회공헌활동 

6차

(’18. 9. 13)
망 이용료

◦망 이용료/망 중립성 관련 전문가 발제(대형 CP 추천)

◦망 이용료 관련 해외사례(통신사 추천)

7차

(’18. 11. 28)
결과보고서 ◦2소위 결과보고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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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를 위한 규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방안에 관하여 총 4차례(제1차~

제3차, 제6차 회의) 논의 진행

 •역외적용, 국내대리인 제도, 임시중지 제도, 허가 ‧신고 주체와 사업 주체 불일치 해소, 국제 공조

체계 구축 등

◆ 위원 및 외부 전문가가 발표한 정책자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안 등 논의

1. 개 요

●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국내법상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반면,

－ 일부 해외 사업자는 같은 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규제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 이러한 경쟁상 불이익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관할권의 
문제와 관할권이 존재하는 경우 조사·제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된 집행 실효성의 문제를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

－ (관할권)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하기 위해 역외적용 명문화, 허가· 
신고주체와 사업주체의 일치 필요성 등 제기

－ (집행 실효성) 국내대리인 제도 및 임시중지 제도 도입, 국제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 등 제기

※ 개별 규제의 완화 필요성은 해당 규제별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협의회에서는 

기존 규제의 적용 측면에서 역차별 원인을 식별하고 개선방안 모색하되, 망 이용료 역차별 

문제는 기존 규제 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별도 의제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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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외적용 명문화

■ 논의 배경

● 국경 없는 서비스인 인터넷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해 한 국가의 규제 관할권의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 공정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적용*을 전기통신사업법 등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됨

* 역외적용이란 자국의 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

● 미국 ․ EU 등의 많은 국가들은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역외 

적용이 국제법상 관할권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찾기 어려움

－ 반면, 통신법은 주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 및 자국 통신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이 대부분이므로, 해외에서 역외적용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역외적용 규정 도입의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

■ 국내외 법제도 현황

가. 국내 현황

(1) 입법례

● (전기통신사업법) 협의회 운영 중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18. 12. 7일)

※ 김성태 의원(’17. 10월, ’18. 2월, ’18. 7월), 김경진 의원,(’18. 2월. ’18. 9월), 박선숙 의원(’18. 7월) 

대표발의

● (공정거래법) ’04년에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대법원은 역외적용 규정이 

없었을 때에도 역외적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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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규정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외적용의 기계적 적용은 자칫 

국가 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 대법원은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역외적용 인정

● (자본시장법) ’07년 법제정 시부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

(2) 통신 관련 국내법 적용사례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역외적용 규정이 없으나, 방통위는 국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해외사업자에게 관할권이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법 적용하여 

조사 ․ 제재 조치

－ (전기통신사업법 사례)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하여 SKB 및 

LGU+ 이용자의 접속속도 저하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3억 9,600만원, ’18. 3월)

－ (정보통신망법 사례) 구글의 스트리트뷰 제공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 

행위에 대한 구글 본사 현장조사 및 과징금 부과(2억1천2백만원, ’14. 1월)

(3)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는 규정 신설 (김경진 의원, ’18. 9월)

(4) 주요 쟁점

● (필요성)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내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역외적용 규정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사례는 불법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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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인터넷사업자의 서비스도 국내 통신망을 통하여 국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서비스의 제공지가 국내인 점, 그 제공과정에서 국내설비가 반드시 활용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 수 있음

－ 또는, 역외적용 규정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역외적용이 가능하되, 개별 조문 ‧
행위별로 역외적용 인정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존재

● (실효성)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더라도 역외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의 대상이 속하는 국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공조가 전제되어야 함

－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양국에 형성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러한 

협조가 가능할 것임

● (적용범위) 역외적용이 가능한 행위유형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항을 해외 사업자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 예를 들면, 필수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술적 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해외 사업자에도 이러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등 다수 규정이 이러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나. 해외 현황

● 해외 주요국에서 역외 적용하는 대표적인 법은 공정거래법이며, 그 외 금융 

관련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역외적용 하고 있음

－ (미국) 주로 판례를 통해 독점금지법(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지식재산권법, 

해외 부패행위방지법 등에서 역외적용을 광범위하게 적용

－ (EU)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규제기관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로 경쟁법 

(공정 거래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관련법,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 EU 회원국의 정보주체에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을 처리하거나 

EU 내에서의 EU 회원국 정보주체의 활동의 모니터링과 관련한 활동을 처리하는 EU 밖의 

정보처리자‧수탁처리자에게도 적용(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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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98년부터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 국내에 있는 자에 대한 물품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그 자를 본인으로 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외국에서 당해 개인정보 또는 당해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한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적용(제75조)

■ 이해관계자별 입장

가. 글로벌 CP

● 해외 사업자도 이미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나. 국내 CP

● 기존에 이미 해석상 인정되어 오던 것을 법률에 명시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집행력의 담보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실효성이 없음

다. 통신사

● 국내법이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소위원회 논의결과

◆ 현재도 규제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역외적용 명문화 시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고 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는데 대부분 공감

• 현재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 시 외국법인을 직접 조사하여 제재하고 있어 국내법 적용 여부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크지 않으나, 법 적용범위의 명확성을 위해 역외적용 명문화 필요

◆ 다만, 역외적용을 규정하더라도 어떠한 조항을 역외적용할지 검토 필요하며, 국제적 공감대 없는 

규제는 해외사업자의 협조 없이는 조사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제도 개선 필요

• 조사권 강화를 위해 국제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조사 방해, 자료 미제출 등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예: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등) 필요

* “6. 국제 공조체계 구축”에서 상세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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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 논의 배경

●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게 하여 규제기관의 해외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 등 업무연락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 등 제기

－ 유럽연합의 GDPR에서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한 것을 

참고

－ 협의회 운영 중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8. 8. 30일)

●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상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 및 도입 시 

통상법 위반 가능성 등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 국내외 법제도 현황

가. 국내 현황

(1) 방송통신 관련 입법례

● (정보통신망법)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18. 9. 13. 공포, ’19. 3. 14. 시행)

－ 일정기준 이상의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신고 및 지체 

사유 소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

－ 국내대리인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업자 행위로 의제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WTO GATS 제14조에 따라 회원국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규범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규제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한미 FTA 제23.1조는 동 조항을 준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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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심사 시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국내 지사 등이 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제78조의2제2항제5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방송사업자(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및 국내 대리인 포함)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78조의2제4항)

● (전파법) 적합성 평가 신청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제조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적합성평가고시 제27조)

(2)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김성태 의원 사업법 개정안, ’18. 2월)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를 대신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한 모든 

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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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불만을 즉시 처리하고 이용자보호업무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부과

－ 해외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대리인에게 현장조사 및 시정 조치 ‧
과징금 부과 가능

－ 국내대리인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부과 가능

● (박선숙 의원 사업법 개정안, ’18. 7월)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를 대신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한 

모든 사항 처리

－ 해외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대리인에게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 가능

● (박대출 의원 위치정보법 개정안, ’18. 3월) 국내대리인은 허가 등의 신청 및 

사업 등의 신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대리

－ 국내대리인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업자 행위로 의제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주요 쟁점

● 핵심 쟁점은 국내대리인 제도가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한미 FTA 상 

현지주재(local presence)* 조항 및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임

* 한미FTA 제12.5조(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 한미FTA 제12.2조(내국민대우)

1.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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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대리인에게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자기 

책임 원칙 위반이라는 견해 존재

－ 국내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하려면 물적 ․ 인적 조직 및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현지주재 조항 위반이라는 견해 존재

－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만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내국민 

대우 조항 위반이라는 견해 존재

나. 해외 현황 

● (EU GDPR) 유럽연합 내에 설립되지 않은 정보처리자 ․ 수탁처리자가 유럽 

연합 내 거주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경우, 유럽연합 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함(제27조제1항)

－ (대리의 범위) 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처리자 ‧ 수탁처리자와 함께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처리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착수 하도록 규정(제27조제4항)

• 대리인은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을 유지하고, 감독기관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할 의무

• 감독기관은 대리인에게 법위반행위 조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음

－ (대리인의 책임) 정보처리자 ‧ 수탁처리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보 

처리자 ․ 수탁처리자에 한정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도 정보 

처리자 ․ 수탁처리자에 한정

※ 유사 해외 입법례는 유럽연합의 GDPR 외에는 찾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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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글로벌 CP

● (자기책임원칙 위반) 국내대리인이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 위반 소지

● (한미 FTA 위반) 국내대리인이 물적 ․ 인적 조직 및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현지주재 조항 위반 및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규제를 부과하고 있어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반될 소지

－ (현지주재 위반)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의무, 금지행위 관련 

사실 조사 의무 등 각종 법상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결국 국내에 

대표사무소 등을 설립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

－ (내국민대우 위반) 국내 동종 부가통신사업자와는 달리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만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해외사업자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 불리한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 높음

● (이용자이익 저해) 국내대리인 제도가 국내 부가통신사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국내 이용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신규사업자의 국내 진출을 

막거나 혁신을 위한 연구 ‧ 개발 비용을 국내대리인 도입을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 비용에 전용할 가능성 존재

나. 국내 CP

● (자기책임원칙 위반) 해외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제재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 높음

● (실효성 미비) 글로벌 사업자가 이미 국내에 자회사를 두고 있어 규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영세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만 추가 규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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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대리인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해외사업자의 실질적인 시정조치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 사실조사의 경우에도 국내대리인의 서류·자료만으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임

다. 통신사

●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 준수와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를 담보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필요

－ 다만, 법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부과하고, 국내대리인은 법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 소명 등 규제기관과의 연락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국내 영향력이 미미한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면제하여 행정력 낭비와 혁신 저해를 방지할 필요

■ 소위원회 논의결과

◆ 자기책임원칙 및 통상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에게 절차적 의무만 

부과하고 법적 책임은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공감

•  또한, 국내 영향력이 미미한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 정보통신망법 상 국내대리인제도*는 도입되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국내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뉨

  * 한미 FTA 제23.1조(일반적 예외)에 의해 준용되는 GATS 제14조(일반적 예외)의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

•  진입규제(허가 ‧신고) 등 전기통신사업 전반을 관여하는 사업법의 성격상 한미 FTA 현지 주재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많았으며,

•  한미 FTA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조사관련 자료 제출 의무, 규제기관과의 

협조 등 EU GDPR 수준으로 도입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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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시중지 제도 도입

■ 논의 배경

● 불법 콘텐츠 유통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외 

사업자의 경우 한국 규제기관에 협조를 거부하는 등 문제가 있어 집행력 확보 

방안 검토 필요

※ ’17.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이 게시된 텀블러에 대해 불법콘텐츠 대응 협력을 요청

하였으나, “텀블러는 미국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회사이고, 한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한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거부

－협의회 운영 중 텀블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음란물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새 정책을 

알림(’18. 12. 4일)

－ 이에 이용자 피해의 즉시성과 확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자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조치 도입의 필요성 제기

■ 법제도 현황

가. 입법례

● (표시광고법) 표시·광고 행위가 법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고, 그 표시· 

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거짓 ‧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 ‧광고

－ 공정위는 그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제8조제1항)

※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상의 임시중지를 명한 사례는 2건으로 파악됨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사업자‧통신판매업자의 법위반*이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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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제32조의2제1항) 

－ 또한,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제32조의2제2항)

※ 공정위는 청약철회 방해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온라인 쇼핑몰 어썸에 대해 본 의결이 있을 

때까지 통신판매를 일시 중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음(’17. 10월)

나.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변재일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8. 2월) 개인정보 침해 관련,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휴 ․ 폐업으로 연락 불가능 및 이용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서비스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 호스팅서비스 사업자 등에 대하여도 역무의 제공 중단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김경진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8. 9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접속경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주요 쟁점

● 임시중지 명령과 같은 행정상 즉시강제 발동에 있어 그 요건과 행사범위*에 

대한 엄밀한 검토 필요

* 행정상의 장해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 불법정보의 유통과 개인정보 유출 등은 즉시 삭제 ‧ 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그로 인한 피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임시중지 

제도 도입 필요

－ 그러나 이로 인해 사업자 및 정상 이용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상당한 피해를 

비교형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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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연락 불가능하여 국내관할권을 무시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외에 다른 요건에 대하여는 논란 존재

－ 또한,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해당 서비스만 분리하여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필요성 제기

■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국내외 CP

● 헌법상 영업의 자유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 위배 및 실효성 미비

● (최소침해 원칙 위배) 개인정보 침해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서비스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최소침해 원칙 위배

－ 기본권 침해가 덜한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

*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개인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

● (법익 균형성 위배) 얻고자 하는 공익이 불확실한 반면, 침해되는 사익은 

월등하게 큰 상황임

－ 현행법 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임시중지제도 도입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적음

－ 반면, 서비스가 중지되면 유사서비스로 쉽게 대체될 수 있어 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다수의 이용자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됨

● (실효성 미비) 국내망을 차단하여도 우회 접속, 대체사이트 개설 등이 가능하여 

임시중지 제도의 실효성 여부가 의문스러움

－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특정 서비스만을 분리하여 

차단이 가능한지 여부도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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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신사 

●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중지 

제도의 개선·보완 필요

－ 이용자 피해가 명백한 경우나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중지 처분을 내린다면, 영업의 자유 제한이나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소위원회 논의결과

◆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제한하여 임시중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 있다는데 공감

• 텀블러 사례 등과 같이 해외사업자가 국내법을 무시하면서 서비스 제공할 경우 임시중지 명령 필요

• (발동요건) 인터넷을 통한 피해의 즉시성과 확산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중단이 필요하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받는 사업자의 사익을 비교형량해야 함

 ※ 표시광고법상 임시중지 명령이나 단말기유통법상 긴급중지 명령과 같이 명백성, 긴급성 및 필요성을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적용대상) 불법적인 정보 ‧ 서비스만 선별적으로 중지명령 집행할 필요

■ 향후 과제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방통위가 

접속경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18. 9월 김경진 의원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방통위의 접속경로 차단 요청권 규정

● 임시중지명령 등의 발동요건 및 적용대상을 제한하여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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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신고 주체와 사업 주체 불일치 해소

■ 논의 배경

●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자는 해외 본사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실무상 각종 허가·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본사 명의가 아닌 국내 

자회사 명의로 허가·신고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자가 어느 사업자인지 혼란을 야기하고, 

규제기관이 실제 법 집행 시 규제 대상을 정하는 데에도 어려움 발생

● 이에 허가·신고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각종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과 

이로 인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

■ 법제도 현황

가. 전기통신사업법 

● (관련규정) 국내에서 인터넷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부가통신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 미신고 상태로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서비스 제공 중지 

명령 또는 형사처벌까지 부과할 수 있음

● (현황) 해외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행정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내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 구글코리아(’06. 4. 18), 애플코리아(’10. 8. 11), 넷플릭스코리아(’16. 1. 14) 등 부가통신사업 

신고(페이스북코리아는 미신고)

－ ’16년 관련 규정 개정으로 외국 법인의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가능해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절차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증명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나, 아직 외국 법인의 신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쟁점) 신고 서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업자가 본사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지, 

국내 자회사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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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법례

●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공정위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신고절차 측면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있어 외국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하기 어렵고 자회사 명의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 

* 외국 법인의 통신판매업 신고 사례는 알려진 바 없음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18. 11. 9일)은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 (위치정보법)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또는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방통위에 신고하거나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방통위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외국 법인이 허가 신청·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해외 사업자인 우버가 국내에서 미신고 상태로 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해 방통위의 형사고발

(’15. 1월)이 이루어지자 우버가 본사 명의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15. 3월)를 하였고, 

이후 다수의 외국 법인의 신고가 수리됨

－ ’18. 6월 개정된 관련 규정에서는 외국법인에게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영업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신문법) 인터넷포털 등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는 언론사의 뉴스를 계속적으로 

제공·매개하는 것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 필요

－ 등록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등에게 하여야 하므로 해외 

사업자가 직접 등록하는 것에 제한이 있음 

－ 특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기사배열책임자에 

대한 국적요건(대한민국 국민)이 규정되어 있어 해외사업자는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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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글로벌 CP

● 현재도 문제가 발생한 분야에 대해 규제기관이 외국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신고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국내외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

－ 신고제도 완화 시 사업자 규모보다는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기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

나. 국내 CP 및 통신사

● 의견 없음 

■ 소위원회 논의결과

◆ 해외사업자는 본사가 직접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법령상·실무상 장애를 제거하여 관할권을 

명확히 할 필요성에 공감

• 국내 자회사 명의로 허가·신고 시 법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어려운 국내 자회사에 대하여 제재처분이 

이루어지는 비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다만, 해외 사업자의 허가·신고 명의 일치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다수의 진입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출 필요

• 진입규제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제의 경우 그 존치 여부 또는 완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신고제 폐지 또는 신고 면제기준 현실화(예: 이용자수) 등

－부가통신사업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위반 시 우선 시정을 명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제재수단이 과도하여 규제기관이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실질적 규제집행력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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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과제

● 진입규제로서의 신고제 폐지 또는 완화 방안 검토 필요(과기정통부 및 타 부처 

협의)

● 신고제 유지 ․ 완화 시 해외사업자가 본사 명의로 신고하도록 행정해석 및 관행을 

명확히 할 필요(과기정통부 및 타 부처 협의)

－ 정부부처 간 연계 ․ 협력 하에 각종 인허가 ‧ 신고 등을 본사 명의로 하도록 일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6. 국제 공조체계 구축

■ 논의 배경

● 해외사업자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건에서 조사 ․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집행하고자 하는 국가 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해결이 최선

－ 또는, 해외사업자의 동일 행위에 대해 조사 ‧ 제재하고자 하는 국가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집행 실효성 강화 가능

● 또한, 집행하고자 하는 특정 법규가 인터넷에 대한 비규제 원칙에 반하는 제도로 

오인될 수 있고 통상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내 인터넷 규제의 국제 규범화 및 국제공조 

모색 필요

■ 국내외 법제도 현황

가. 국내 현황

● (공정거래법) 정부는 외국정부와 공정거래법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그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 집행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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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음(제36조의2)

－ 또한, 각국 공정거래 규제기관들은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이라는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 매년 회의를 개최하며, 그 해 각 국가의 현안 검토 

및 조사기법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나. 해외 현황

● (EU)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EU 집행위원회와 각국의 규제기관이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GDPR 제50조)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EU 법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메카니즘 개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집행 시 국제 상호 지원: 통지, 민원 전달, 조사, 지원 

및 정보 교환 등 다각적 조치

－ 관할권 상충 문제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실무의 교류와 문서화 증진

■ 소위원회 논의결과

◆ 국제적인 관계에서 집행력 약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제 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실무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국제 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명시

• 해외 이용자보호 관련 규제기관이나 분쟁 해결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독기구 등과의 실무급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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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과제

● (법령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의무 

부과, 상호 지원 등 법적 근거 신설

● (실무 공조체계 구축) 해외 규제기관과의 정기적 공동 포럼 개최, 실무진 파견 등 

교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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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편방안으로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인터넷 시장 사후규제체계 개편 등에 

관하여 총 3차례(제4차~제6차) 논의 진행

• 시장현황 파악 방안으로 경쟁상황평가, 실태조사, 통계보고 등 논의

• 사후규제 개편 방안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 강화를 반영한 사후 규제체계 재정립 필요성 

논의

1. 개 요

● 현행 통신사업 규제체계는 여전히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여 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인터넷 생태계가 다변화됨에 따라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다양화·다원화되고 있음

● 이에 인터넷 생태계를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현황 파악 방안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

2.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 논의 배경

● 인터넷 생태계에서 부가통신서비스의 위상과 영향력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새로운 경쟁 이슈와 이용자보호 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시장 현황 파악에 대한 

요구가 증대

－ 국내외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글로벌 사업자는 국내 산업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국내 

서비스 실태와 매출액, 점유율 등 기본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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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방안으로 자료 분석의 범위 및 심도에 따라 경쟁 

상황평가, 실태조사, 통계보고 등이 제시되어 검토 필요

※ (경쟁상황평가) 관련시장의 획정 및 시장지배력 평가를 통해 사전규제가 필요한 시장과 규제

대상 사업자 식별, (실태조사) 전반적 시장 현황 및 이슈 분석, (통계보고) 매출액, 가입자수 등 

기본 현황 파악 및 변화 동향 모니터링

■ 국내외 법제도 현황

가. 국내 현황

(1) 입법례

● (전기통신사업법 실태조사) 협의회 운영 중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18. 12. 7일, ’21. 1. 1일 시행)

－ 과기정통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가통신사업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할 의무 부과

● (정보통신망법 실태조사)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권한 설정에 관한 실태조사 

규정 존재(’18. 6. 12일 공포, ’18. 12. 13일 시행)

● (공정거래법 실태조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3조)에 의거하여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을 수립 ‧ 추진하기 위해 시장구조를 조사 ‧ 공표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국무회의 통과, ’18. 11. 27일)은 시장구조의 조사‧공표 외에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

－ 또한, 공정위는 하도급법(제22조의2), 대규모유통업법(제30조), 가맹사업법 

(제32조의2), 대리점법(제27조의2) 등에 의거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재규정(과태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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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통계보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별 시설 

현황 ․ 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 자료 등 통계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도록 규정(제88조제1항)

－ 부가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사업은 각각 전기통신역무와 전기통신사업에 속하므로,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사업자도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통계를 과기 정통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고대상 통계를 살펴보면, 통계제공의무는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 있고(제58조제1항), 실제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통계를 제출받지 않고 있음

(2)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경쟁상황평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하여만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주요 부가통신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실시

※ 김성태 의원(’17. 10월, ’18. 2월, ’18. 7월), 신경민 의원(’17. 11월), 오세정 의원(’17. 6월)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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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보고) 통계보고 의무사업자를 기간·별정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 보고 의무* 부과(김성태의원 대표발의, ’18. 7월)

* 부가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역무별 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별도 규정 신설

－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통계의 종류에 

광고 수익 추가(김성태의원 대표발의, ’17. 10월)

(3) 주요 쟁점

● (경쟁상황평가) 시장의 경쟁 상황을 일정한 분석(구조-행위-성과) 틀로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경쟁상황평가 제도를 부가통신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이 규제목적상 

필요한지 여부와 가능한지 여부

－ (필요성) 경쟁상황평가 도입 취지가 대규모 망 투자비용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연독점화되는 기간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여 사전규제에 

활용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 진입장벽이 낮은 부가통신시장에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 존재

• 또한, 경쟁상황평가는 사전규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

－ (가능성) 부가통신서비스는 주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양면시장으로 

일반적 시장 획정 기법(SSNIP test*)을 사용할 수 없어 경쟁상황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

* SSNIP test란 ‘작지만 유의미하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 인상(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에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준으로 수요대체성 

여부 판별하여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분석 기법

● (실태조사) 법 위반의 의심 없이 단지 시장 현황에 대한 정보수집 성격의 

실태조사를 위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할 

경우 비례 원칙 위반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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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등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법령이 정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 대상으로 

하거나, 제재규정을 통해 협조를 강제할 경우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통계보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합한 보고대상 통계를 

설정함으로써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 법 개정을 통해 통계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자는 견해 등 존재

나. 해외 사례

● (경쟁상황평가) 대다수 국가에서 사전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법 상의 경쟁 

상황평가를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 부가통신서비스는 자유로운 시장진입, 급속한 기술발전 및 융합 등의 특성으로 

인해 경쟁상황평가 미실시

－ EU에서도 통신부문에서 가능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현재 통신법상의 경쟁상황평가를 수행하는 사전규제대상으로 지정된 

통신시장*은 4개**로 축소하여 운영

* 높고 지속적인 진입장벽, 유효경쟁의 부족, 경쟁법의 불충분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일정한 의무 부과

** 개별 유선전화망에서의 착신, 개별 이동망에서의 음성 착신, Wholesale local access/ 

Wholesale central access 및 Wholesale high-quality access

● (실태조사) 해외 통신규제기관이 사전규제보다는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실태 

조사한 사례가 있음

－ 미국은 기존의 이동통신서비스 경쟁 보고서에 상류 및 하류시장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한 바 있으나, 경쟁상황의 모니터링 성격이 강함

－ 영국 등 유럽 각국의 규제기관은 앱 시장 등 변화한 통신시장의 환경을 고려한 

시장동향을 분석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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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신규제기관의 부가통신서비스 주요 분석내용>

구분 분석명 부가서비스 주요 분석내용 주요 분석자료

FCC

(미국)

Mobile Wireless Competition 

Reports

(’10~’14년)

점유율, 이용 가능 앱 수 등 외부자료

Ofcom

(영국)

Communications Market 

Report(’04년~)

이용자 그룹, 앱 유형, 

사업자별 이용률 등
자체 개발 App

총무성

(일본)

경쟁상황 평가

(’11~’12년)
유형별 점유율 등

외부자료 및 

자체 설문조사

■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대형 CP

● (경쟁상황평가) 부가통신시장은 진입장벽이 없어 공정경쟁 이슈 발생 가능성이 

적고 피해 사례 발생 시 사후규제가 가능한 영역이므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경쟁상황평가를 확대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

－ 평가 결과에 따른 개입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등 현실성 낮음

－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담보할 수 없어 국내사업자 역차별 가중

● (실태조사) 매출액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위험이 높음

나. 중소 CP

● (경쟁상황평가) 경쟁제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상황평가 도입이 필수적인지 의문임

● (실태조사) 현재 ‘경쟁상황평가’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실태조사 수행 중이며, 

이는 정부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필요

* (사례1) 과기정통부는 ’10년부터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부가통신시장의 이슈 분석

(사례2)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매년 ‘인터넷 백서’를 통해 인터넷서비스 관련 시장 조사  

(사례3) 방통위는 올해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를 

매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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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법으로 사업자에게 강제적인 자료요구를 하는 수준의 실태조사는 바람직 

하지 않음

다. 통신사

● (경쟁상황평가) 초융합되는 ICT 환경 속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통하여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권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함

－ 주요 해외사업자를 포함하여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기존 기간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간의 대체관계와 영향력 등에 대하여도 

면밀히 평가

－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와 이론적 연구를 참고하여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시장획정 및 지배력 평가 방법론 개발

● (실태조사) 경쟁상황평가의 즉시 실시가 어렵다면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 

확보하고, 이후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경쟁상황평가 실시

라. 신문협회

● (경쟁상황평가) 3대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은 인터넷뉴스, 검색 및 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으므로,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포털)를 

포함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거나 행정규칙을 제정해야 함

● (실태조사) 경쟁상황평가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적 근거(강행규정)가 없다면 자료 제출이 보장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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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원회 논의결과

◆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목적으로 시장현황 파악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우선은 경쟁상황 

평가보다는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

• (경쟁상황평가) 기간통신시장의 사전규제 대상·수단 검토에 활용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부가통신시장의 

경쟁상황평가는 향후 시장상황 및 규제집행력을 고려하여 확대 여부 검토

－부가통신서비스는 자유로운 시장진입, 급속한 기술발전 등의 특성으로 인해 경쟁상황평가가 

혁신을 저하시킬 우려

• (실태조사) 전반적인 시장현황 뿐만 아니라 사후규제가 필요한 공정경쟁 또는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도 포함될 필요

－공정거래법과의 차별성을 위해 EU 사례를 참고하여 B2B 관계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B2C 

이슈를 중심으로 실태조사하는 것이 바람직

－실태 조사 근거와 자료 제출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처음에는 제재규정을 두지 않는 등 단계적 접근 가능 

• (통계보고) 통계보고 관련 규정에 부가통신사업자의 매출액 등 통계보고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중소기업・스타트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료제출 의무대상자 제한 필요

－부가통신시장 현황 파악에 적합하도록 통계보고 양식 개선, 방통위에 대하여도 통계보고 의무 

부과 등도 제시

3. 인터넷 시장 사후규제 체계 개편

■ 논의 배경

●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사후규제체계는 망 사업자의 일방적 우위에 따른 타 사업자에 

대한 경쟁저해행위 및 이용자이익 침해 가능성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 망 사업자의 일방적 우위는 약화되고 부가통신사업의 위상 및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규제체계를 재정립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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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법제도 현황

가. 국내 현황

●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의 수범주체를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도 수범주체에 해당

－ 현행 금지행위 규정은 주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내용 위주로 되어 있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으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제한적*

* (사업법) 이용자이익저해행위(제50조제1항제5호 후단), 중요사항 미설명 ‧미고지(제5의2호), 

모바일 콘텐츠 거래 시 수익배분 거부 ‧제한(제7호) 등

(시행령) 이용자이익저해행위로는 불합리 ‧차별적 조건 ‧제한 부과(5.사.4)), 선 탑재 앱 삭제 

제한(5.사.3)), 광고와 정보의 미구분(5.사.5)), 광고 삭제 제한 (5.4.6)) 등

● (공정거래법)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능

－ 시장의 동태적 경쟁을 고려하여 관련시장 획정 시 유연한 접근법을 취하며,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효과 평가 시에도 다면적인 시장 성격, 시장의 혁신성 

및 동태성 고려

※ (적용사례1)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서 법원은 공정위의 관련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적용사례2) 공정위는 이베이-지마켓의 기업결합으로 시장집중도가 높아지지만, 오픈마켓 

시장의 동태성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

나. 해외 현황

● (미국) 통신법 상 정보서비스에 적용되는 Title I에는 통신서비스에 적용되는 

Title II와 달리 법에서 정한 사업자의 행위의무 규정이 없음

－ FCC는 전통적으로 정보서비스에 대하여 비규제적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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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FCC의 규칙 제정 권한을 활용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근거 규정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

* FCC는 ’10년 제706(a)조에 근거하여 망 중립성 규칙을 제정하고, 이 규칙에 차단 금지 및 

불합리한 차별금지 규제와 투명성 규제를 포함하였으나,

－ 연방항소법원은 제706(a)조는 투명성 규제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차단 

금지 및 불합리한 차별금지 규제의 근거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14년)

● (EU)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사업이용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안 발표(’18. 4월) 

* 온라인 상거래 오픈마켓, 온라인 소프트웨어 앱 스토어, 온라인 소셜 미디어, 온라인 광고 

플랫폼 등

－ 자율규제 또는 경쟁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 입법조치

－ 주요 내용은 검색결과에서 사업이용자의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기준 설명 

의무, 자사 ․ 자회사 서비스 우대에 대한 설명 의무, 거래중단 ․ 종료 시 이유 

설명 의무 등으로 거래조건의 투명성 강화*에 초점

* 투명성 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경쟁법으로 충분히 규제 가능하며, 과도한 규제로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

■ 관련 쟁점

● 인터넷 생태계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 증대를 반영하여 규제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혁신을 저해하고 중복규제에 해당하며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 대립

－ (규제 개선 필요) 글로벌 CP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규모 및 위상 증대에 따라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나, 사업법 상 

규제근거 부재

－ (혁신 저해 및 중복 규제) 인터넷 시장 경쟁의 역동성과 기술 변화에 따라 

섣부른 규제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미 타법들에 

의하여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중복규제만 양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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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국내외 CP

● (혁신 저해) 구체적인 이용자 피해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규제는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저해할 것임

－ 부가통신시장은 진입규제가 없어 무한경쟁 상태의 동태적 시장*이므로 진입 

차단된 기간통신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

* 부가통신서비스 및 인터넷 포털의 사업영역 및 수익모델은 매우 다양하여 동태적인 양상을 

띠고 있음(KISDI, ’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 (중복 규제) 공정거래법 등 규제가 가능한 타 법령들이 이미 존재하므로 부가 

통신사업자를 규제하고자 하는 금지행위 규제 개편은 과도한 중복규제임

나. 통신사

● 기존 전기통신사업 관련 규제는 기간통신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시장의 

중심이 부가통신사업으로 이동하고 있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체계의 보완 필요

－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기본적인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통신 

사업 유형 세분화, 금지행위 유형 구체화, 기간-부가통신사업 간 규제형평성 

확보 필요

■ 소위원회 논의결과

◆ 공정 경쟁 및 이용자 이익 보호 관점에서,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따른 규제 합리화를 위해 전기

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제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부분 공감

 • (공정 경쟁 보호) 현 금지행위는 기간통신사업자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개선 필요

－(현행규제 구체화) 앱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이용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규제 명확화, 

O2O등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非통신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명확화 등

－(규제 보완)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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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 이익 보호) 기간 및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제어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 시 적절한 금지행위 유형 구체화 필요

 • (금지행위 대상사업자 확대) 신고한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제공자*도 

포함

* 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금지행위 수범주체를 전기통신사업자에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으로 개정 필요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규제대상에 OS를 명확히 하고 제조사도 

포함하는 방안 검토

◆ 다만,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아닌지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

 • 갈라파고스 규제는 실효성은 없으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심화시킬 우려 있음

■ 향후 과제

● 다양하게 제시된 금지행위 규제체계 개선 방향을 반영하여, 법률 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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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중립성 및 제로레이팅 정책 방향에 관하여 총 3차례(제1차~제3차 회의) 논의 진행

 • 망 중립성 원칙 재정립 필요성 여부 논의

 • 제로레이팅에 대한 규제 필요성 여부 논의

1. 망 중립성

■ 논의 배경

● ’17. 12월 미국에서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5G 망 

투자 및 혁신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이 국회, 언론, 업계 등을 통해 제기

※ EU에서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5G 관련 망중립성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18년 말 

이를 반영한 평가 보고서를 유럽이사회에 제출할 예정

● 이에 현행 망 중립성 원칙이 새로운 기술‧서비스 개발에 충분한 명확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재정립 필요성 및 재정립으로 인한 부작용 등 논의

■ 국내외 법제도 현황

가. 국내 현황

(1) 사전 규제

● (전기통신사업법)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가이드라인* 2건 제정

*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11. 12월, 이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및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13. 12월, 

이하 ‘트래픽 관리 기준’)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및 관리형 서비스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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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픽 관리 기준)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기준,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세부 유형, 트래픽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의무 등

(2) 사후 규제

● (전기통신사업법령)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제한· 

조건의 부당한 부과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망 중립성 위반행위 중 

공정경쟁 또는 이용자이익 저해 시 규제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사.4) 및「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방통위 고시 제2017-04호)

－ 시행령 개정 전에는 직접적 규제근거 미비로 약관 위반 또는 이용자 차별 

등으로 규제*했으나, 다양한 위반행위를 모두 포섭하는데 한계 존재

* KT가 이용자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 및 단말기 제조사를 기준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행위로 규제(’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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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망 중립성 위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제3조의2) 또는 

불공정거래행위(계열사 부당지원행위 포함, 제23조) 해당 시 규제 가능

(3)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유승희 의원) 원칙적으로 트래픽 차단 및 불합리한 차별 금지 (’16. 9월)

－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과부하 등에 따른 혼잡으로부터 

다수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만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이용자에 

대한 트래픽 관리정보의 제공 등)

－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와 경쟁관계에 있는 콘텐츠 

등에 대하여 트래픽 차단, 이용 가능한 서비스 양의 제한 등의 방법으로 차별하는 

경우에는 불합리한 차별로 간주

● (김성태 의원) 전기통신사업자가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용자의 일상적 인터넷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18. 7월)

(4) 주요 쟁점

● 5G 도입을 앞두고 망 투자유인 제고 및 혁신서비스 촉진을 위해 망 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망 중립성 완화 시 통신사에 과도한 권한 부여, 

통신사의 지배력 전이 가능성, 혁신서비스 위축 우려 등으로 반대 견해 대립

● 통신사의 5G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망 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투자 

예상액 ‧ 투자여력 등 입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 대립

－ 또한, 망 수익을 이용자뿐만 아니라 CP에게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망 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CP는 이미 상당한 망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견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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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특화서비스 제공 시 망 중립성 위반 우려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5G 특성과 망 중립성이 양립가능하며 망 중립성 

원칙으로 지속적 혁신이 가능했다는 견해 대립

* 하나의 물리적인 코어 네트워크 인프라를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다수의 독립적인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각각의 슬라이스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술

－ 현행 망 중립성 원칙 하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한 특화서비스를 

관리형 서비스로 보고 예외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 존재

나. 해외 현황

(1) 미국

● (망 중립성 원칙 폐지) ’17. 12월 FCC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인터넷 

자유 복원(Restoring Internet Freedom) 규칙 확정(’18. 6월 시행)

* 광대역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투자 위축 및 고용 감소 등을 이유로 망중립성 정책실패 선언

－ ISP를 다시 통신법 Title Ⅰ 정보서비스로 분류하여 투명성 원칙 외 사전 

규제를 폐지하고, FTC에서 사후규제

－ 다만, 투명성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어 차단/전송지연/대가기반 

우선처리에 대하여도 정보 공개 의무 부과

● (기존 망 중립성 원칙) ’15.2월 FCC 오픈 인터넷 규칙 제정 (’15. 7월 시행)

－ 연방항소법원의 舊 망 중립성 원칙 무효화 판결(’14년) 이후 ISP를 통신법 

Title Ⅱ 통신서비스로 편입하고, Common carrier 규제* 적용

* 차단 금지(Noblocking), 전송지연 금지(NoThrottling), 대가에 의한 우선처리 금지(No

Paid Prioritization), 사후규제를 위한 일반행동규칙(인터넷 이용 부당간섭 ‧부당불이익 

제공 금지), 기술적 트래픽 관리 허용, 투명성 등

－ 망중립성 규제는 공중인터넷(최선형 인터넷)을 대상으로 하고, 공중망을 이용하지 

않는 특수 서비스(specialised service)*는 제외

* IPTV, 심장박동모니터링, Facility-based VoIP, 에너지 소비센서, 차량 텔레매틱스 등(우리나라의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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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CC 망중립성 규제 변화]

● (최근 동향) 망 중립성 유지 여부에 대한 입법, 소송, 논쟁 등 지속

－ (연방의회) 상원은 인터넷 자유 복원 규칙의 효력 발생 중지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18. 5. 16), 하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효되지 않음

－ (주 정부) 망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주법 또는 집행명령을 제정*하거나 

논의 중에 있음

* ’18. 3. 15일 워싱턴주가 처음으로 망 중립성 주법을 제정한데 이어 오레건주, 버몬트주, 

캘리포니아주 등 4개 주에서 법률화되었고, 6개 주에서 집행명령 제정

－美 법무부는 “정보서비스인 인터넷액세스서비스는 주간(interstate) 서비스 이므로 연방법 

적용을 받는다”며 캘리포니아주 법에 대해 소송 제기(’18. 10. 1)

－ (민간) 인터넷기업들은 FCC 결정을 뒤집기 위해 법원에 소송 제기*(’18. 2. 22), 

통신협회 등**은 버몬트주의 망 중립성 법안 무효소송 제기(’18. 10. 18)

* 22개 주 정부 및 콜럼비아특별행정구도 합류

** 미국이동통신산업협회(CTIA), 미국케이블TV협회(NCTA), 미국이동통신협회(US텔레콤), 

미국케이블사업자협회(ACA) 등 4개 협회

(2) EU

● (법제화) 망 중립성 관련 규정이 포함된 「단일통신시장법」 제정(’15. 10월)

－ 트래픽 동등처리 원칙(차별 ‧ 제한 ‧ 방해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예외적인 경우** 트래픽 관리 허용, 투명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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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요건은 투명성, 비차별적 ‧비례적 관리, 트래픽 범주별 객관적으로 상이한 품질 요건에 

근거, 특정 콘텐츠 모니터링 금지, 필요한 기간 동안만 유지 등

** EU 및 회원국의 법령 준수, 망의 보안성 확보 및 일시적 망 혼잡 해소를 위한 경우

－ ISP 및 CP는 특정 콘텐츠 ‧ 서비스의 품질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최적화가 

필요한 경우, 특수서비스* 제공 가능

* 공익적 서비스, 신규 M2M 서비스 등(가이드라인에서는 VoLTE, IPTV, 실시간 헬스서비스 등)

－주요 요건은 인터넷액세스서비스 외에 특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 워크 용량이 

충분할 것, 인터넷액세스서비스의 대체재가 아닐 것, 인터넷 액세스서비스의 이용가능성 

및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 등

● (가이드라인 제정) BEREC,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발표(’16. 8월)

－ (합리적 ‧ 예외적 트래픽 관리의 차이) 합리적 트래픽 관리는 예외적 트래픽 

관리와 달리 차단 ‧ 지연 ‧ 차별 등 금지

－ (특수서비스와 트래픽 관리의 차이) 특수서비스는 특정 품질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적화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 반면, 트래픽 관리에서 범주별 

상이한 품질요건 적용은 전체적인 전송 품질의 최적화를 위해 허용

－ (최소품질 규제) 최소품질 요건을 기능적 ‧ 질적 요건(전송품질의 적정성 등) 

및 기술적 ‧ 양적 요건(전송속도 초당 x bits 등)으로 구체화

● (최근 동향) BEREC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5G 도입에 대비하여 망 중립성 

규제 방향에 관한 의견* 수렴 중(’18. 3월~)

* 5G에서 이용될 수 있는 신기술 도입 시 충분한 유연성 제공 여부 및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 채택 시 충분한 명확성 제공 여부 등

－ BEREC, ’18년말 망 중립성 규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유럽이사회에 제출하고, 

’19. 4월말 유럽이사회의 망 중립성 평가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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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통신사

망 중립성 정책 유지 시 5G 망 투자 및 신규서비스 출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완화 필요

※ 망 중립성을 주도해 온 미국의 주요 원칙 폐기는 시대에 따른 정책적 유연성과 네트워크의 플랫폼 역할을 강조한 것임

● (망 투자 제고) 5G의 비즈니스 모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통신사의 투자 

유인을 제고하고,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대형 CP에게 

망 이용료 부과 등 합리적 비용분담을 위해 망 중립성 완화 필요

－ 연평균 7.1조원의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 폭증하는 트래픽* 수용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시장이 포화되어 수익 창출과 산업 성장에 한계

* 최근 5년간 데이터 트래픽(LTE 기준) 약 11배 증가(’12년 2만7천TB→’17년 31만TB, 과기정통부)

<통신4사의 CapEx 추이>

(단위: 조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평균

투자비 6.5 6.4 7.7 8.7 7.8 7.5 6.3 6.3 7.1

출처: 사업자별 IR 자료

[ICT 서비스별 연간 매출액 및 무선트래픽(매년 12월) 추이]

주: “정보/콘텐츠 서비스 등”은 광고제공, 검색 등 정보매개, 게임, 영상/뉴스/디지털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국내매출이 정확하지 않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CP 매출 반영시 

현재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

출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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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통신사가 이용자 요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형 CP로부터도 망 투자 

비용을 분담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접근 필요

※ 이용자 요금은 30조원, CP가 지급하는 비용은 2∼3천억원 수준으로 CP가 분담하는 비용은 

1% 이하에 불과

－ 한편, CP들은 통신사가 IPTV 등에서 매출이 급성장하여 투자여력이 충분하고, 

미디어 ‧ 콘텐츠 서비스를 결합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신사의 

사업 관련 내용으로 망 중립성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법에 의해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

● (혁신서비스 촉진) 5G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상품별 요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망 중립성 규제 유지 시 혁신서비스 출시 저해

※ 관리형 서비스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선언적인 수준으로만 언급되어 있으며, 관련 기준이 

모호하여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상황임

[네트워크 슬라이싱 개념도]

출처: 사업자 제출자료

● 이에 관리형 서비스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확대하고, 대가기반 우선 

처리(Fast Lane)도 통상적 품질요구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한 허용하며,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트래픽 지연・차단 허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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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형 CP

망 중립성 규제를 통해 네트워크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및 동등 경쟁환경 

조성에 중요

※ 미국의 망 중립성 완화는 인터넷 속도가 낮고 지역이 광활하여 통신사의 투자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와 상황이 

다르며, 최근 주별로 망 중립성 강화 추진

● (5G 투자비 논란) 5G 투자비는 다양한 비용 절감요인들*로 인하여 LTE 투자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등 비슷한 수준 예상**

* 기가비트 LTE와 스몰셀, 빔포밍, MIMO기술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전국망 기지국 설치의 

필요성이 높지 않을 것이며, 최근 필수설비 공동활용 ‧공동구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최대 1조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 일본(NTT DoCoMo), 독일(Deutsche Telekom), 미국(Verizon) 등은 망 투자비가 LTE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보다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

● (망 투자여력 논란) 통신사가 인터넷 ‧ 이동통신 ARPU 감소추세를 강조하나, 

IPTV* 등 미디어분야에서는 매출 급성장하여 5G 투자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임 

* IPTV는 연 30% 가까이 성장하며 ’16년 케이블방송 매출액(2조 1,700억원) 추월, ’17. 11월 

말에는 가입자 수(1,422만281명)에서도 케이블방송 추월

－ 통신사는 통신서비스에 여러 미디어 ‧ 콘텐츠 서비스를 결합판매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SKT: 모바일 IPTV ‘옥수수’ 가입자가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888만명), 월 순방문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1.9% 증가(610만명)

KT :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지니’와 연계한 상품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미디어‧콘텐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5,617억원)

LGU+: 홈미디어 수익이 작년 동기 대비 11.6% 증가, ‘U+TV 아이들나라’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IPTV 성장을 이끌어냈다는 분석 있음 

－ 통신설비 투자가 효율적인지, 망 투자비 외에 원가를 상승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없는지 등 원가 공개를 통한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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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투자유인 위축 우려) 통신사는 CP의 콘텐츠 개발 투자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서, CP에게 망 투자비용 분담 요구는 모순됨

－ CP는 사실상 트래픽량에 비례해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에 

가중되는 부하를 줄이기 위해 IDC, 전용망, CDN 등에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CP들은 매년 직간접적 인프라에 30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구글, 페이스북 

및 야후의 경우 ’11～’13년 매출의 9% 상당을 인프라에 투자(Analysys Mason, ’14년)

－ 통신사는 우리나라의 망 이용료가 해외에 비해 비싸지 않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원가 등 근거도 밝힐 필요가 있음 

● (혁신서비스 촉진) 5G 기술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인터넷접속서비스라는 속성은 

유지되므로, 기존의 망 중립성 규제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5G 뿐만 아니라 콘텐츠 혁신에도 기여

－ 자율주행자동차 등 초저지연이 필요한 첨단서비스는 AI 등의 기술과 융합되어 

5G 환경이 아닌 지역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음

● (통신사의 권한 남용 우려) 망 중립성 원칙은 통신사가 CP에게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여 인터넷 서비스 혁신의 기반이 

되어 왔음 

－ 망 중립성 완화 시 통신사가 콘텐츠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변모하여 인터넷망 

품질이 통신사와의 협상과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어 인터넷망이 이익 

망으로 전락될 가능성 높음 

●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 위험) 통신사는 결합판매를 통해 이동통신 지배력을 

미디어 ‧ 콘텐츠 시장에 전이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망 중립성 완화는 이러한 

시도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

－ 통신사들은 일반적인 통신사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를 활용한 미디어 ‧ 콘텐츠 

사업자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들을 네트워크 서비스와 마음껏 결합판매할 수 

있는 통신사 고유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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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 CP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의 등장이 중요한데, 망 중립성 

완화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수 있음

－ 망 중립성 규제 완화 시 통신사에게 망 관리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협상력과 

자본이 있는 대형 CP만 살아남고 중소 CP는 퇴출될 우려

－ 통신사가 직 ‧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에서 경쟁 CP를 배제하는 

기제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하에서 통신사들은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및 감시, 법제화 등을 검토할 필요

－ 특히,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Fast Lane 등 차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 확립 및 시장 감시 필요  

■ 소위원회 논의결과

◆ 5G에서의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① 현행체계(가이드라인)를 유지하는 방안, ② 현행체계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③ 현행체계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견해가 나뉨

① (현행 유지) 5G 기술 특성도 현행 망 중립성 정책의 일반원칙과 규제 틀 속에서 유연하게 적용 가능

 •  현 시점에서 망 중립성 정책을 변경할 기술적 ‧ 정책적 근거가 미약하며, 규제기관의 지속적인 

현황 모니터링 필요

 •  5G 도입 이후 초저지연이 요청되는 생명 ‧안전 관련서비스 등은 서비스 도입 상황에 따라 관리형 

서비스 적용 검토

② (규제 강화) 현행 트래픽 관리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

* 망 혼잡 시 소수의 초다량이용자 ․대용량서비스 트래픽 제한 등 트래픽 관리를 폭넓게 허용하는 현행 가이드라인 

규정 개정 필요

 •  5G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 망 중립성 원칙과 망 투자의 

상관성 등이 입증되지 않음

 •  오히려 망에서의 차별은 단지 트래픽 차별이 아니라 사회적 참여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규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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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제 완화) 망 투자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CP 등 대형 사업자에게 합리적 망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필요

 •  망 중립성 원칙 중 투명성 원칙만 유지하되 불공정행위 발생 시 사후규제 강화

 •  망의 일정 용량 이상을 점유하는 대형 CP에 한해 통신사의 전송지연 허용 등의 의견 제시

■ 향후 과제

● (데이터 기반 분석) 5G 구축에 필요한 투자액, 망 중립성 규제로 인해 망 투자가 

저해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 확보 및 이에 근거한 분석 필요

－ 또한, 5G에서 망 중립성 규제 완화가 필요한 예로 제시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원격진료 등의 신규서비스가 어떠한 망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상용화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 필요

2. 제로레이팅

■ 논의 배경

● 통신사의 제로레이팅*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와 이용자 이익을 증진하는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규제 필요성에 대한 견해 양립

* Zero-Rating,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데이터 요금을 대폭 할인하는 행위까지 포함

－ (규제 강화) 제로레이팅은 자금력과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 CP에게 불리하고, 

통신사가 자사 ‧ 계열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크므로 규제 필요

－ (현행 유지)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감소시키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안별 

효과를 평가하여 최소한으로 사후규제하는 것이 바람직

※ (국회)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공약집에 제로레이팅 허용 공약.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설문조사에서 제로레이팅이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9.1%를 기록했다면서 찬성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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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레이팅 현황

※ 상세 분석은 붙임3 참조

● 이통3사가 제공하는 제로레이팅 상품은 총 37종(’18.7월말 기준)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제공 현황>

SK텔레콤 KT LGU+ 합 계

13종 11종 13종 37종

● (자사 ‧ 계열사 비중) 콘텐츠 소유권 측면에서 자사 ‧ 계열사와 제3자 비율이 45.9%와 

54.1%로 유사한 수준

※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와 내비게이션의 경우 모두 이통사 자사‧계열사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공됨

<이통3사 사업자별 자사 ‧ 계열사 제로레이팅 비중>

구 분 SK텔레콤 KT LGU+ 합 계

자사 ‧계열사 6종 5종 6종 17종

제3자 7종 6종 7종 20종

합 계 13종 11종 13종 37종

● (제공분야) ‘정보’(29.7%) 항목의 콘텐츠가 제로레이팅으로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으며, ‘오디오 스트리밍’(27.0%), ‘동영상 스트리밍’(16.2%) 순

※ 이통3사 모두 제공하는 ‘정보’, ‘오디오 스트리밍’, ‘동영상 스트리밍‘, ’내비게이션‘ 항목의 

제로레이팅 상품이 총 30종(81.1%)으로 대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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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제공분야>

구 분 SK텔레콤 KT LGU+ 합 계

정보 4종 4종 3종 11종

오디오 스트리밍 3종 1종 6종 10종

동영상 스트리밍 2종 2종 2종 6종

내비게이션 1종 1종 1종 3종

교육 - 2종 - 2종

쇼핑 1종 1종 - 2종

게임 1종 - - 1종

웹툰 1종 - - 1종

클라우드 스토리지 - - 1종 1종

합 계 13종 11종 13종 37종

● (부가 요금) 37종 중 20종(54.1%)은 무료이고, 추가적인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은 17종(45.9%)

※ 데이터 제공량에 상한을 두고 있는 상품 대부분이 유료(월 5,000～9,900원)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부가요금>

구 분 SK텔레콤 KT LGU+ 합 계

무료 8종 7종 5종 20종

유료 5종 4종 8종 17종

합 계 13종 11종 13종 37종

■ 국내외 법제도 현황

가. 국내 현황

(1) 사전 규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로레이팅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이용약관 신고 시 

모니터링 가능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등) 제로레이팅 관련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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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 규제

●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 제한의 

부당한 부과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등에 근거하여 공정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제로레이팅 규제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사.4) 및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방통위 고시 제2017-04호)

●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제3조의2) 또는 불공정거래행위(계열사 

부당지원행위 포함, 제23조)에 해당하는 제로레이팅 규제 가능

(3)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김성태 의원 사업법 개정안, ’18. 7월) 통신사가 직접 또는 사업자 간 계약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할인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용자의 편익, 후생증대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함

(4) 주요 쟁점

● (이용자 부담 경감) 제로레이팅 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은 감소하나, 통신사 ․
CP가 그 비용을 다른 이용자의 통신요금 인상, 콘텐츠 이용료 인상, 광고 

증가 등으로 전가할 우려 제기

● (망 중립성 위반) 제로레이팅은 트래픽 관리가 없어 망 중립성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나, 경제적 차별 행위가 결과적으로 콘텐츠 선택에 영향을 

주므로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견해도 존재

● (지배력 전이) 통신사가 자사 ․ 계열사 서비스에 유리한 제로레이팅 기준을 

적용하여 통신시장 지배력을 콘텐츠 시장으로 전이시킬 우려

● (중소사업자 약화) 사실상 비용부담 능력이 있는 대형 CP만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중소CP ․ 스타트업에게 불리하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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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현황

(1) 미국

● (트럼프 정부) FCC는 이용자 편익 증진 및 경쟁 촉진 등의 사유로 제로 

레이팅을 사전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 FTC의 사후규제는 가능

● (오바마 정부) FCC 일반행위규칙*에 따른 사후규제 적용, 통신사의 자사 ‧
계열사 제로레이팅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제기하는 보고서 발표(’17. 1월)

* 판단기준은 이용자 통제, 경쟁에 미치는 효과, 소비자보호, 혁신/투자와 네트워크 구축에 

미치는 효과, 표현의 자유, 애플리케이션 유형과 무관한 처리, 업계 관행 등

－ 경쟁제한 우려는 봉쇄효과, 경쟁 CP의 비용인상 등 수직적 결합의 부정적 

측면에 근거하나, 트럼프 행정부의 FCC는 저소득층 요금 인하 등을 강조하며 

별도 조치 없이 관련 조사 종료(’17. 2월)

(2) EU

● (단일통신시장법) 이용자 권리가 제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거래를 

허용하고 사후규제 접근법 채택(’15. 10월)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트래픽 동등처리 위반*시 금지하고, 그 외에는 사안별 

판단하되, 배타적 제로레이팅에 부정적** 입장 명시(’16. 8월)

* 이용자의 데이터 소진 후 제로레이팅이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만 정상처리되고 그 외 애플리케이션은 

차단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트래픽 동등처리 원칙 위반

** 특정 애플리케이션에만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것은 범주 내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용자 권리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이용자 선택을 현저히 제한할 수 있음

－ 사후규제 기준은 망 중립성 규제 목적, 관련 ISP 및 CP의 시장 지위, 

이용자 권리 제한, 행위 규모 및 대안 존재 등

● (가이드라인 적용) BEREC은 각국의 제로레이팅 사례 분석 후 가이드라인의 

규제 기준이 충분하다고 평가(’17.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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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픽 관리 포함 여부에 따라 사례들을 구분하고, 이후 모든 CP들에게 

비차별적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

※ 트래픽 관리가 없고, 사실상 모든 CP에 대한 개방 및 동일조건 요구

■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통신사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사회적 후생 증대를 위해 제로레이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문제 발생 시 사안별로 판단하되 최소한의 규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배타적 ‧ 차별적 제로레이팅도 경쟁 촉진 및 이용자 이익 제고가 가능하므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며, 특히 최근 무제한 요금제 가입이 증가하여 제로레이팅의 

경쟁제한효과가 더욱 약화

－ 또한, 중소 CP의 제로레이팅을 활용한 시장확대에 도움이 되는 등 시장 

활성화에 기여

※ 미국 T-Mobile의 제로레이팅 서비스 ‘Binge On’은 100여개 CP들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1인당 동영상 앱 이용시간이 출시 2개월만에 16～52% 증가

● (자사서비스) 통신사의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은 데이터이용료 수입을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경쟁 CP에게도 동등한 조건*으로 제로레이팅을 

제시하는 한 문제가 없음

* 경쟁 CP에게 이용자의 요금이 면제되는 금액 이하로 제공

－ 통신사가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력을 콘텐츠 시장으로 

전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이용시간 점유율: 유튜브(85.6%) > 아프리카TV(3.3%) > 네이버

TV(2.0%) > 비디오포털(1.9%) > 옥수수(1.3%) (와이즈앱, ’18. 5월)

● (계열사서비스) 경쟁 CP에게 계열사와 동등한 제로레이팅 조건 제시하면 허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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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형 CP

● 제로레이팅은 사업자 간 자율협상으로 결정될 영역이나, 통신사의 자사 ‧ 계열사 

서비스 제로레이팅은 규제 강화 필요

－ 제로레이팅이 망 중립성 원칙을 준수하고 모든 트래픽과 CP들을 공평하게 

취급하면서 시행되어야 함

● (자사서비스) 통신사는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에 원가만이 소요되나 경쟁 CP들은 

원가를 상당히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하므로, 엄격한 규제 필요

● (계열사서비스) 계열사서비스 제로레이팅 시 계열사 우대 가능성이 높은데 

사후 규제가 미흡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경쟁 CP에게 동등조건 제공 의무화 

필요

다. 중소 CP

● 비용부담 능력 및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 CP는 제로레이팅 제공이 불가능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왜곡

－ 통신비 인하는 전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제로레이팅은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부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특정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고착 

(lock-in) 강화

－ 제로레이팅으로 가계통신비는 감소하더라도 기업통신비가 증가하고 기업 

통신비는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되므로 통신비 절감효과가 없음

－ 통신사가 스타트업에 대해 제로레이팅을 지원하는 시혜적 정책보다는 

망이용료의 하락을 통한 보편적 정책이 타당

● (자사 ‧ 계열사서비스) 통신사는 자사 ‧ 계열사 서비스 제로레이팅을 통해 통신 

시장 경쟁력을 콘텐츠 시장으로 확대할 가능성 존재

※ SKT 고객의 47.7%, KT 고객의 45.9%, LGU+ 고객의 47.5%는 통신사 자사‧계열사의 OTT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 중(미디어오늘, ’16. 12. 10)

－ 정부의 엄격한 감시를 통해 불공정 경쟁을 차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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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원회 논의결과

◆ 제로레이팅에 대해 ① 불공정행위 시 사후규제, ② 일정한 조건 하에 허용으로 견해가 나뉨

① (사후 규제) 제로레이팅은 통신사 ․ CP의 마케팅 수단으로 기능하여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이익이 증가하므로, 모든 제로레이팅을 허용하고 불공정행위 시 사후규제

 •  특정 CP에 대하여만 제로레이팅을 적용하거나 CP 간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더라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사안별로 판단하여 사후규제

 •  다만, 제로레이팅의 대상, 조건, 이용자 규모 등에 대한 정보 공개의무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

② (조건 부과) 동등조건 의무화, 통신사의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 금지 또는 동등조건 의무화 등 

제시 

 •  (동등조건 의무화) 특정 CP에게만 제공하거나 우대하는 경우 공정 경쟁 및 이용자 선택을 현저히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CP에게 동등 조건 제공 의무화 필요

 •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 통신사의 지배력이 전이될 위험이 있으므로 금지하거나, 허용 시 다른 

CP의 동일 ․유사 서비스에 대해 동등조건* 제공 의무화 필요

* 동등조건의 의미에 대하여는 이용자요금, 도매요금 등으로 견해가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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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이용료 현황 및 정책 방향에 관하여 총 3차례(제4차~제6차 회의) 논의 진행

 • 국내·외 CP 간, 대형·중소 CP 간 망 이용료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 논의

■ 논의 배경

● (국내 ․ 외 CP 간 차별) 네이버는 ’17년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CP가 국내법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수익만 챙긴다고 비판하면서 구글에 대해 국내 
통신사에 지급하는 망 이용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

－ 이에 국회 ․ 언론 등은 통신사가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글 등 글로벌 
CP에게 국내 CP 대비 망 이용료를 낮게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등 차별 
한다고 지적

● (대형·중소 CP 간 차별) 중소CP ․ 스타트업은 망 이용료가 CP의 협상력에 따라 
달라져 대형 CP에 비해 중소CP ․ 스타트업의 망 이용료가 비싸다는 불만을 제기

※ 중소CP·스타트업이 AWS(Amazon Web Services) 등 글로벌 CDN으로 이동

－다만, 그 이유는 망 이용료 때문이 아니라 AWS에서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의 인프라를 

적은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존재

－ AI, IoT 등 DT(Data Technology) 스타트업은 비용에서 망 이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서비스가 성장해야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는 구조이어서 망 이용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

■ 국내 ‧ 외 망 이용료 현황

● 망 이용료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CP가 통신사의 모든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에 지급하는 비용(예: 인터넷전용회선료, IDC 
접속료* 등)을 총칭하여 논의

* CP가 통신사의 IDC에 입주한 경우 접속료 등의 명칭으로 망 이용료 부과

－통신사 IDC 약관에서 KT는 ‘접속료’로, SKB는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료’로, LGU+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이용료’로 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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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망 이용료의 개별유형이 구분되지 않아 각각의 이용방식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가. 국내 현황

● (국내 CP)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CP들은 각 통신사에 인터넷 

전용회선료, IDC접속료 등 망 이용료를 지급하며, CDN 업체 등에도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짐

※ ’16년 기준 네이버 734억원, 카카오 300억원, 아프리카TV 90억원 수준(서울경제, ’18. 2. 19), 

엔씨소프트, 넷마블게임즈 등 연간 약 100억원(동아 비즈니스워치, ’17. 11. 29)

－이에 대해 통신사는 망 이용료 기준에 부합하는 각 사의 정확한 수치인지 등이 불분명하며, 

이에 따라 언론보도마다 금액이 다른 등 객관적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CP는 

위와 같이 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

● (글로벌 CP) ’10년 이후 대용량 동영상 콘텐츠 트래픽이 급증하여 글로벌 CP와 

통신사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또는 아시아(일본, 

홍콩 등)에 캐시서버를 설치하여 국내 통신사와 연동

－ (해외연동 방식)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CP가 각자 peering 지점까지 연결하는 

국제회선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고, 무정산 상호접속(free-peering)

 

－ (국내연동 방식) 글로벌 CP가 국제회선 및 국내 캐시서버를 구축하고, 

망 이용료(IDC접속료) 부담 또는 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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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현황

● 글로벌 CP의 트래픽 증가로 인해 통신사와 직접 상호접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접속은 자율협상으로 이루어지고 무정산 

및 paid-peering(대형통신사) 사례가 병존

※ 이하의 사례는 글로벌 CP로 인해 무정산하던 통신사 간 트래픽 불균형이 발생하여 글로벌 

CP의 트래픽을 전송하는 통신사가 상대 통신사에 대가를 지급하거나 글로벌 CP가 통신사와 

paid-peering 계약 체결한 사례임

(1) 미국

● (Comcast v. Level3) Comcast가 상호 무정산하던 Level3와의 트래픽 불균형이 

발생하자 대가 지급을 요구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합의(’13년)

－ 넷플릭스가 Level3와 CDN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Level3와 Comcast 간 

트래픽 불균형이 발생하여 Comcast가 Level3에게 대가 지급 요구

● (Comcast v.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Comcast, Verizon, AT&T 등과 상호접속 

협정의 일환인 paid-peering 계약을 체결(’14년)

－ 넷플릭스가 Full HD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트래픽 지연 현상이 지속되자 

Comcast 등에 직접연동하고 망 이용료 지급에 합의

(2) 프랑스

● (France Telecom v. Cogent) FT가 상호 무정산하던 Cogent와의 트래픽 

불균형이 발생하자 대가 지급을 요구하며 용량 증설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공정위(’12. 9월) 및 법원(’15. 5월)이 적법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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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gent가 웹하드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CP인 Megaupload와 

트래픽 전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FT의 네트워크로 과도한 트래픽이 전송

－ 공정위와 법원은 트래픽 교환비율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업계의 관행을 인정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 (구글) 1위 사업자인 Orange 망을 직접 연결하고 paid-peering 계약 체결 

(’13년) 

－ 기존에 구글은 글로벌 IBP를 통해 프랑스 ISP들에게 트래픽을 전송하였으나, 

위 분쟁 이후 Orange와 직접 연동하고 대가 지급

● (넷플릭스) 구글과 동일하게 Orange 망을 직접 연결하고 paid-peering 계약 

체결

※ SFR, Bouygues Tel은 자사 망에 넷플릭스의 캐시서버 설치하고 망 이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4위 사업자인 Free는 협상 진행 중임

■ 주요 쟁점

● (국내 ․ 외 CP 간 차이) 망 이용료 차이* 및 서비스 고도화 차이**로 국내 

CP의 경쟁력 저하 우려 견해와 국내외 CP의 상이한 비용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비교는 부당하고 게이트키퍼인 통신사 결정***이라는 견해 대립

* 트래픽 증가를 통해 수익을 확대하고 있는 주체가 글로벌 CP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의 

망 증설 ․고도화 비용이 국내 CP 및 이용자에게만 전가  

** 국내 CP는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망 이용료 부담도 증가하므로,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UHD, VR 등 동영상 서비스 고도화가 어려울 수 있음

*** 통신사가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근거로 국내외 CP들에게 요금인상을 전가하여 발생한 결과이므로 

동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함

● (대형 ․ 중소 CP 간 차이) 정상적 대량구매 할인이라는 견해와 대량구매의 

비용절감 효과를 상회하는 요금차별로 중소 CP ‧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부당한 비용전가를 발생시킨다는 견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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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가. 통신사

● (국내 ․ 외 CP 간 차이) 글로벌 CP는 이용자의 자사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 

국내 통신사 간 경쟁 상황 등에 기인한 우월적 협상지위와 통신사의 국제망 

비용절감 효과를 이용하여 망 이용료 미부과 요구

－ 글로벌 CP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두지 않고 해외 서버만을 운영하는 경우, 

국내 통신사의 국제망 비용이 증가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

－ 글로벌 CP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원활히 제공되지 않으면 통신사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높아지므로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지

－ 또한, 통신사가 망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글로벌 CP의 트래픽을 제한하는 수단 

등을 취하는 방법은 망 중립성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상 어려움

－ 이에 통신사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글로벌 CP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 필요 

* 페이스북은 통신사와의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트래픽 경로를 변경하여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켰으며, 이로 인한 이용자 민원이 다수 발생

** CP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 CP의 법령 위반 또는 이용자 

피해 우려 시 통신사에게 트래픽 관리 권한 부여(망 중립성 완화), 글로벌 CP의 국내 

서버설치 의무화 등

－ 한편, CP들이 우리나라의 망 이용료가 세계적으로 비싼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아시아 평균 대비 낮은 편*이고, 사업자 간 계약 내용이 비공개이므로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없음

* 통신시장조사업체인 TeleGeography가 대륙별 및 아시아 국가별 망 이용료 비교(’18. 6. 30)

－한국의 평균 망이용료는 $9.22/Mbps로 아시아 평균($23.54/Mbps)의 40% 수준

● (대형·중소 CP 간 차이) 대량구매로 인한 비용 절감 등에 기인한 요금 할인은 

대부분의 시장에서 일반적 현상이고, 정당한 다량할인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차별은 행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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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 후 중소 CP ‧ 스타트업의 망 이용료가 인상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협상 과정에서의 인상 요구에 불과할 뿐 실제 인상한 경우는 

거의 없음

－ 중소 CP ‧ 스타트업이 AWS로 이동하는 이유는 스스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CDN을 이용하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임

나. 글로벌 CP

● (국내·외 CP 간 차이) 국내 CP와 글로벌 CP의 서로 다른 비용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형평성 관점에서 실제 지급하는 비용을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통신사는 글로벌 CP와 협의 하에 캐시서버를 설치함으로써 국제회선 설비 

증설 등에 들였어야 할 추가적인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하지만, 국내 CP는 

통신사의 비용 절감을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이 없음

● 대부분의 글로벌 CP는 한국 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하지 않고 free peering으로 

서비스 제공하나, 소수의 글로벌 CP가 국내 통신사의 국제회선 비용 절감과 

국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캐시서버 설치

－ 해외 대부분의 구간에서 트래픽 전송을 위해 글로벌 CP 부담으로 국제 

회선을 구축해왔으며, 아시아의 나머지 구간에서 한국까지의 트래픽 전송을 

위해 상호접속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통신사와 CP 간 차이) 인터넷 생태계에서 맡고 있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의 비용만 일방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 통신사는 적극적 망 투자 조건으로 허가 받고 제도적 진입장벽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망 투자 의무를 CP들에게 전가할 수 없음

－ 통신사는 CP들이 구축한 플랫폼에 기반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나, CP의 

콘텐츠 개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음

* CP는 망 이용을 촉진할 첨단서비스에 대규모 투자비를 집행 중이며, 이로 인해 통신사도 

이익을 얻게 될 것이나, 그 비용과 위험은 전적으로 CP가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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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CP는 접속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할 유인이 통신사보다 더욱 큼

－ CP들의 서비스는 대부분 경쟁이 치열하고 대체 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

● 최근 페이스북-SKB 간의 망 이용료 갈등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책 환경으로 

인한 것이므로, 일반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한국의 상호접속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이한 점에서 비롯됨

* 인터넷망 간 상호접속을 동등계위 ISP 간에도 트래픽량에 따라 상호정산하는 체계

** 인터넷망 간 상호접속에서 ISP 간에는 통상 트래픽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는 무정산 체계

다. 국내 대형 CP

● CP 간 망 이용료 차별이 있다면, 게이트키퍼인 통신사의 결정으로 초래된 것임

－ 통신사는 글로벌 CP와의 계약을 통해 국제회선 비용을 감축하고 있으므로, 

통신사 주장처럼 일방적 니즈에 의한 계약이 아님

● 또한, 통신사 주장대로 우리나라 망 이용료가 세계적으로 비싼 수준*이 아니라면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통신사에 원가 공개를 요구함

* 글로벌 CDN 업체인 CloudFlare가 각국의 망 이용료 비교(’16.8.17)

－서울과 대만의 중계 비용이 높은 편(유럽이나 북미의 15배 이상)이며, 한국은 망 이용료가 

상승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주장

라. 중소 CP

●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망 이용료 인상 효과가 중소 CP ‧ 스타트업 및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CDN 등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망 이용료가 

비싼 편임

－ 대형 CP는 협상력이 커서 할인된 가격을 지불하나 중소 CP는 가격이 비싸고, 

통신사-CP 간 비밀유지계약으로 가격조건 공개가 안 되고 있음

－ 통신사가 해외 CP에 대한 손실을 국내 CP와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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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필요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망 공공성에 입각한 정책 수립 필요

－ 중소 CP ‧ 스타트업에 대해 망 이용료를 대폭 할인하거나 우대하는 가격정책 

도입 필요

■ 소위원회 논의결과

◆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한 망 이용료 차별 및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

※ 다만, 현재 망 이용료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

 • 망 이용료 차별 해소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실태 파악, 불공정행위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의견 제시

－(실태 파악) 구체적 정책 수립에 앞서 망 이용료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선행될 

필요

※ 사업자에게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자료 요청 시 비밀유지계약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자료제출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불공정행위 금지) 망 이용 관계에서 통신사의 불공정행위 뿐만 아니라 CP의 불공정행위도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망 이용료 협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협상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의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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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과제

● (법령 개정) 망 이용 관계에서 통신사의 불공정행위 뿐만 아니라 CP의 불공정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 통신사 등에게 망 이용료 관련 자료(계약의 상대방, 유형, 용량, 가격조건 및 

실제 트래픽량 등)를 규제기관에 제출할 의무 부과 규정 신설 검토

※ 프랑스 규제기관(ARCEP)은 상호접속 분야에서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통신사 등에게 

6개월마다 자료를 제출받아 모니터링하고 있음(’12년～)

● (실태 조사) 망 이용료 계약 및 트래픽량 등 현황을 점검하여 국내 ‧ 외 CP 간 

및 대형 ‧ 중소 CP 간 형평성 있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지 파악

● (사후규제기준 구체화) 망 이용 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판단에 대한 법 해석 지침으로 ‘망 이용료 협상 가이드라인’(가칭)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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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 간 상생 협력 방안에 관하여 제5차 회의에서 논의 진행

◆ 사업자가 발표한 상생 협력 현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 제안

■ 논의 배경

● 글로벌 경쟁 시대의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상생 협력을 통한 다양한 인터넷 

기업의 동반 성장 필요성 제기 

－ 글로벌 경쟁을 위한 국내 인터넷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이종 기업 간 

협업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 개발과 도전과 창업을 

유도하는 생태계 조성 필요

● 기업의 특색에 맞춘 상생협력 사업을 개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업경쟁력를 제고함으로써 선순환적 

인터넷 생태계 환경 조성 필요성 제기

－ 특히, 중소CP ‧ 스타트업들이 망 이용료 부담으로 인해 소수 글로벌 CDN 

업체로 이동하고 있어 향후 종속성 강화 및 협상력 저하 우려 제기

■ 사업자별 상생 협력 현황

가. 통신사

(1) SKT

● (Bravo! Restart) ’13년부터 시작한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년 

창업 및 청년실업 해소 등 공익성에 초점을 맞춘 사회공헌사업

－ Biz 모델 검증 지원, R&D 지원, 자금 지원, 인프라 지원, 마케팅 지원, 

멘토링 등

－ 에이티랩, 운동이 땡길 때 등 총 48개 팀의 창업 및 육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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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 Venture Star)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14년부터 정부와 함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

－ 자금 지원, 사업개발 지원, 기술 개발 지원, Growth 지원 등

－ ’18년까지 총 29개 팀을 육성하여 누적 매출 164억원, 투자 유치 406억, 

신규 고용창출 151명의 성과를 창출

● (101 스타트업 코리아) YT 중심의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사업 노하우 

제공 및 국내 전문가의 멘토링/세미나 등을 지원(’13년~)

－ VIP 멘토링, 스타트업향 세미나, VC 등 투자지원, 유관기관 연계 지원, 

개발 환경 지원, 커뮤니티 운영 등

－ ’13년 1기 6개 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6개팀을 육성하였으며, 이 중 

40여개 팀에서 약 480억의 투자 유치에 성공

● (True Innovation) 스타트업 등 다양한 외부 Partner와의 혁신창출 및 Biz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18. 2월∼)

－ 멘토링, 국내외 파트너와의 교류, 글로벌 협업 공간 및 공동 마케팅 지원, 

IR/법무/세무 등 교육과정, Tech Clinic, CEO 모임, 데모 데이 등

－ 유라이크코리아 등 스타트업과 함께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 진행 

● (기타) 금융, 교육, 기술, 인력, 복지 지원 등

－ (금융 지원) 동반성장 펀드(규모 1,675억원)를 통한 대출 지원, 지분 투자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17년 누계 417억원) 등

－ (교육 지원)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통한 CEO세미나 등 직급별 맞춤 교육, 

110여개 온라인 과정 운영 및 신규 과정 지속 개발

－ (기술 지원) T delevelopers, Thingplug 등 기술개발 Infra 무상지원, 

민관 공동 기술개발, 기술자료 임치제를 통한 파트너사 기술보호

－ (인력 및 복지 지원) SK고용디딤돌 운영을 통한 우수 인력 육성 및 채용 

지원, Biz 파트너 임직원 대상 복지 지원(복지포인트, 장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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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T

● (Biz Collaboration 프로그램) ICT기반 융복합 사업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 ․ 벤처 기업 발굴하고, KT-창업기업 간 사업화, 공동개발 등 

협업을 통해 육성

－ 창업 7년 이내 법인기업 ‧ 벤처기업 중 VR/AR, AI 등 KT 신규사업 개발 및 

협력 관련 분야에서 15개사 내외에 KT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특허 출원 ‧
인증, 시제품 제작, 마케팅 ‧ 홍보 등 기업당 최대 7천만원 지원

● (K-Champ 사업화 집중지원 프로그램) K-Champ 육성기업 중 성과창출 

가능성 및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후속 지원하여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도모

－ ’16~’17년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 ‧ 벤처기업 중 

15개사 내외에 시장전문가 1:1멘토링, 특허권, 인건비, 광고선전비 등 기업당 

3,000만원 내외 지원(3개월간) 

● (Biz Challenge 프로그램)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집중 육성

－ 창업 1년 이내 법인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중 10개사 내외에 구체화, 권리화, 

실증화, 시장검증, 글로벌 지원 등 기업당 3,000만원 내외 지원(5개월 이내)

● (Biz Growth Marketing 프로그램) 시장진입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 ․ 벤처 기업 발굴하여 원활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판매 준비 

활동을 지원

－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기업 중 10개사 내외에 기업당 3,000만원 

내외로 테스트마케팅, 시장조사 및 분석, 판촉활동 지원(5개월 이내)

● (특허 무상양도 프로그램) KT가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를 중소 기업 ․
스타트업에 무상으로 양도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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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17년까지 특허 무상양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누적 293건의특허를 

무상양도한 바 있으며, ’18년에는 총 260건의 특허를 대상으로 무상양도 

프로그램 진행 중 

(3) LGU+

● (CEO 간담회) ’17. 6월부터 매월 테마별로 2~4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CEO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 사업부와의 협력 및 투자기회 제공

－ 27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소개하였으며, 10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 협력 추진

● (데모데이) 해외통신사, 스타트업 육성기관, 정부기관과의 공동 데모데이를 주관하여 

당사 관계자 대상 발표 및 언론 홍보 기회 제공

－ (유플러스-KDDI-KOTRA 데모데이) ’17. 7. 18일 공동 데모데이에서 70여개의 

지원업체 중 최종 9개사를 선발하여 LGU+ 본사에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사업부 협력 논의(6개사) 및 CEO 간담회(3개사)

－ (유플러스-본투글로벌 데모데이) ’17. 10. 26일 공동 데모데이에서 150여개 B2G 

멤버사 중 최종 6개사를 선발하여 LGU+ 본사에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CEO 간담회(3개사) 및 사업부 협력 논의

●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국내 중소 디바이스 ․ 앱 개발사들이 손쉽게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오픈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Proof of Concept/상용화 지원

－ (운영현황) 상암 오픈랩(NB-IoT 통신모듈 및 개발보드 제공, LTE 테스트 단말 

지원), 마곡 오픈랩(M2M, NB-IoT 시험망 테스트 및 장비 지원), 대전 R&D 

센터 운영 중 

－ (이용실적) ’18년 현재 130개 업체에서 방문 ․ 사용 중, ’17년 NB-IoT룸, 

Device룸, S/W Test룸, Shield룸의 이용인원은 6,500여 명에 달함

－ (추가계획) 5G 생태계 구축의 상생파트너인 국내 중소 통신장비사, 어플리케이션 

개발사 등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5G 오픈랩을 ‘19년 추가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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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직·간접 투자로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 마련

－ (직접투자) 사업적 필요시 지분 투자, JV 설립, 인수 추진 등

－ (간접투자) KIF(’02년, 통신3사), 소프트뱅크벤처스펀드(’17년), 심본파트너스 

펀드(’17년), LG CVC(’18년) 등 펀드 출자

나. 대형 CP

(1) 네이버

● (D2 Startup Factory) 국내 테크 스타트업(Tech Startup: 기술 스타트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테크 스타트업을 직접 발굴 및 지원(’15. 5월~)

－ ’15. 5월 개소 이후 ’17년까지 19개 사에 투자, 36개 사에 업무 공간 제공, 

1,080건의 스타트업과 개발자 간 네트워킹 미팅 지원

－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중 13개 사는 네이버/라인(LINE)과 협력 프로젝트 

진행 또는 검토 중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민관협력(과기정통부, 네이버, 카카오, 투자기관 등으로 

구성)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및 유망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14년~)

－ 실리콘밸리 및 중국 진출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는 컨퍼런스 개최, 일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10개 유망 스타트업들과 현지 기업인, 투자자 

등과의 만남 주선(’17년)

● (프로젝트 꽃) 네이버 플랫폼을 기반으로 창업 및 창작 지원, 이용자와의 

접점 기회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스몰 비즈니스 ․ 창작자 육성(’16년~)

－ 온라인 상점 입점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 전국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으로 

이용자들과 연결해주는 ‘윈도’ 등이 대표적인 사업 플랫폼

－ ’17년 사내 예산으로 총 600억 원 규모의 펀드(‘분수펀드’)를 조성하여 사업 

플랫폼 부문에 21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스토어에서 1만 

5천 명의 신규 창업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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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스몰 비즈니스 ․ 창작자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주요 거점에 오프라인 창업 성장 지원센터 운영(’13년 역삼, ’17년 

부산센터 오픈, ’18년 광주, 대전센터 오픈 예정)

－ 온라인 창업과 초기 운영을 위한 기초정보,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노하우 등 

다양한 교육 제공,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공간과 관련 

장비 무료 지원

(2) 카카오

●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 다양한 제조업 및 소규모 창작자들의 제품을 소개하고 

공동주문 ․ 선주문 ․ 후생산 방식으로 유통하는 플랫폼 운영(‘16년~)

－ 대량생산으로 인한 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주문 수량을 넘은 

제품만 제작토록 하는 시스템 채택

－ 파트너 사 980개 참여, 누적 구매인원은 29만 명이며, 파트너 사는 메이커스 

판매를 통해 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해외 진출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함께 디자인 분야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진출 지원(’17년)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디자인 분야 우수 창업기업 

10개 사를 밀라노 소재 박람회에 파견하고 카카오 상생서포터즈관을 마련하여 

상품 소개

－ 사전에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현장에서 무역 전문가 

멘토링 및 전문 통역을 제공하여 수출 상담 지원

● (지역 기업 협력) 제주지역 VR 생태계 구축 및 제주지역 스타트업 협회 특별 

회원으로 제주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

－ ’17년 제주도 내 VR 벤처기업과 테마파크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지역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플레이박스 VR' 체험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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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글

● (구글 캠퍼스 서울) 등록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 교류, 및 교육 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15. 5월~)

－ (개요) 아시아에서 첫번째(세계에서 세번째)로 ’15년 설립, 330개 이상의 

프로그램 제공, 1만 5천명 이상의 창업가들 참가, 입주한 28개 사가 

약 390억원 투자 유치

－ (캠퍼스 입주 프로그램)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입주사 전용 사무실, 전문가 

멘토링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맞춤형 혜택 제공

－ (엄마를 위한 캠퍼스) 출산과 육아로 창업을 미루었던 부모들의 창업 지원 

(’17년까지 총 77명의 졸업생 배출) 

※ ‘자란다’, ‘모이’, ‘그로잉맘’, ‘베이비프렌즈’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

－ (캠퍼스 엑스퍼트 서밋) 전 세계 구글러들이 2주 동안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마케팅, 파트너십, UX/IX 디자인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2회 

(’16 ․ ’17년)동안 총 26개 사 1,100여 명 참가)

－ (캠퍼스 스타트업 스쿨) 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플랫폼, 기술,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 진행(’17. 9월까지 총 70회 이상 세션에 총 2,600명 이상 수강)

● (개발자를 위한 활동) 개발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오프라인 모임, 

컨퍼런스,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 및 활동 후원(’12년~)

－ (Google Developers Group) GDG(구글 기술에 관심 있는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개최하는 DevFest 컨퍼런스(개발자들 간 지식 공유), Women Techmakers 

(테크업계 종사 여성들을 위한 모임) 등 후원

－ (Google HackFair) 개발자들이 구글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결과물을 전시 

및 공유할 수 있는 연례행사 개최

● (기타 사회 공헌 활동) 한국의 문화 콘텐츠 전파, 디지털 미디어 분야 교육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 단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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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구글 플랫폼 ‧ 기술(유튜브, 아트앤컬쳐, 스트리트뷰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문화 콘텐츠, 자연 유산 등을 전 세계에 소개(’12년~)

－ (사회를 위한 활동) 디지털 미디어 소양을 교육하는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캠퍼스’(’16년~), 미디어 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젊은 저널리스트 양성 프로그램’ 

(’14년~) 등

－ (비영리단체를 위한 활동) 비영리 단체의 조직운영 및 홍보를 돕기 위해 구글 

서비스(구글 앱스 사용자 라이센스, 애드워즈 광고비 등) 무상 지원(’15년~)

(4) 페이스북

● (개발자/스타트업 지원)

－ (Facebook Innovation Lab) 연간 최소 2,000명의 개발자에게 기술 교육 

및 3,000명에게 네트워킹 기회 제공, 판교 2 밸리 문화 ICT 융합센터 내 

150평 규모의 센터를 오픈(’18. 5월)

－ (Facebook Namsan Lab) 창업 3년 이내 혁신 스타트업에 글로벌 멘토링 

및 벤처캐피탈 연결 등 지원, 서울시 중구 아산나눔재단 내 100평 규모 센터 

오픈(’18. 9월)

－ (Technology Revolution Together) 실리콘밸리 현지 육성 프로그램(정보 

통신기술진흥센터 및 KIC 실리콘밸리 협업)을 통해 한국 VR/AR 스타트업에게 

기술개발 멘토링 지원(’17년~)

－ (Developer Circle) 국내 온라인 개발자를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 제공 및 

매달 오프라인 모임 주최·지원, 매년 커뮤니티 리더의 페이스북 본사 방문 

전액지원

－ (FBStart) 국내 앱 개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과 자동화를 

위한 유료 프로그램 무상 지원 및 멘토링 제공

●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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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e by Korea, Connected by Facebook)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력하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약 2,000개 사)에게 무상 교육 및 광고비 

지원(’17. 7월~)

－ (Marketing Bootcamp) 중소·중견 기업 인력(1,000명)에게 무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관련 1일 교육 프로그램 제공

－ (Mobile Moves Business) 지역별 중소기업인들(부산, 광주, 대전 소재 

300명)을 상대로 무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 제공

－ (Made by You Fair) 국내 중소상공인들(1,000명)의 마케팅 소양 증진 교육 

및 오프라인 접점 제공

－ (Video to Go) 국내 모바일 콘텐츠 디자이너(100명)에게 모바일 광고 템플릿 

제작 지원 및 교육, 온라인으로 제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중소·대기업 대상으로 

모바일 광고 제작 가이드 및 실습 워크숍 진행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제안내용

※ 제5차 회의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제안

● (통신사와 스타트업의 상생)

－ (망 이용료 인하) 스타트업은 서비스가 활성화 된 후 수익모델이 개발되므로 

트래픽 급증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일정기간 트래픽 

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망 이용료 구조 필요

－ (스타트업 요금제 신설) 모바일 환경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휴대폰, 태블릿 PC, Android TV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므로 이들을 위한 저렴한 요금제 필요 

－ (엣지 컴퓨팅 시장을 위한 지원) API, 개발키트, Library 등을 공개 지원하여 

스타트업이 플랫폼에 연결하는 형태의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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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CP와 스타트업의 상생)

－ (API 공개) 대형 CP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API를 공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부가서비스 개발 촉진

－ (스타트업 마케팅 지원) 대형 CP의 플랫폼을 통한 광고비용을 일정기간 

할인해 주거나 바우처 형태의 프로모션 진행

－ (스타트업 홍보 채널 신설) 대형 CP의 플랫폼에서 스타트업 회사 ․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소개하면, 대형 CP도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구상해 볼 수 있음

■ 소위원회 논의결과

◆ 통신사 및 대형 CP가 운영 중인 상생 프로그램의 개선 및 추가적 상생협력 방안을 제안

 • (자율적 상생) 기존의 민간기업 중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속하되,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정부가 상생협력 혹은 사회공헌을 압박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잘못된 관행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음

 • (이익 공유 및 비용 분담) ‘협력이익공유제’ 등 중소 CP와의 협력을 통해 얻은 이익을 나눠주는 

방안, 중소기업의 비용 중 대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 등 제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제안한 망 이용료 인하(한시적 무료 포함), 스타트업 전용요금제 신설 등

 • (지속가능성 지원) 창업 이후 홍보*, 경영 노하우** 부족 등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 제시

* 네이버 ‧카카오의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개 프로그램 확대, 구글 ․페이스북의 앱 관련 홍보 프로그램 강화 등

** 경영지도 등 경영 지원 프로그램 강화

 • (공동 운영) 중복지원 방지, 지원규모 확대 등을 위해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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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8인>

구  분 성 명  소속 ‧ 직책 비 고

전문가

(21인)

경영 ․경제 ․
미디어

(12인)

김상훈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전체위원장, 제1소위원장

김동민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외래교수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엄호동 미디어디렉션 연구소장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최정일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

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경제센터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송명빈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자진 사퇴(’18. 8. 3.)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법률

(7인)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소위원장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연구 ․전문

기관

(2인)

여재현 KISDI 통신전파연구실장 기관 추천

정현철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 기관 추천

소비자 ․ 시민단체

(5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단체 추천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단체 추천, 퇴사(’18. 11. 2.)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단체 추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단체 추천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단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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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명  소속 ‧ 직책 비 고

인터넷 ․
통신사

(12인)

포털 등

(3인)

채선주 네이버 커뮤니케이션&정책총괄 부사장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이병선 카카오 CR실 부사장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글로벌 사업자

(2인)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박대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콘텐츠

개발사

(4인)

이현재 우아한 형제들 CR실 이사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이희주 콘텐츠연합플랫폼 플랫폼사업본부장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조대현 CJ ENM 콘텐츠사업부장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김미균 ㈜시지온 대표이사 벤처협회 추천

통신사

(3인)

하성호 SKT CR센터 전무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이승용 KT CR 기획실장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박형일 LGU+ CR그룹장 전무 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관련단체

(7인)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단체 추천

단체 추천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양윤석

한국케이블방송협회 사무총장 단체 추천김정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단체 추천박성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 단체 추천김기현

단체 추천김찬태 개인정보보호협회 부회장

권은중 단체 추천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사무처장

김재영

정부 ․유관기관

(3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 간사 :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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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국내 ․ 외 인터넷 기업의 규제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 의견 접수

● (접수 기간) 2018년 3월 6일∼2018년 9월 6일 (6개월간)

● (제출 방법) 이용자정책총괄과 대표 E-mail(consumer0223@korea.kr) 및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 (방통위 홈페이지에 배너 개설)

■ 주요 제출 의견

● 국내 ‧ 외 역차별로 인한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등 

총 6건의 의견(개인) 접수됨

<이용자 제출의견 상세내용>

제출일자 주요 내용

3. 23. 포털의 뉴스기사 화면에 뜨는 광고(플로팅 광고) 규제 필요

3. 27.
개인정보 포함 메일 유출 방지 등을 위해 타 메일 계정 간에도 보낸메일 취소 가능

하도록 조치 필요

7. 25. 유튜브 개인방송 신고

8. 15. 페이스북 접속불량, 다운로드 불량 등 운영상태에 대하여 모니터링 필요

9. 6.

저작권료, 망 이용료 등 국내기업의 역차별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국내업체

(아프리카TV)와 해외업체(트위치TV) 간 역차별 상황 조사 및 해소 필요

 - 트위치TV의 BJ는 음원료 지불 없이 음원 사용

 - 트위치TV는 망 이용료 지불하지 않아 국내업체 경쟁력 저하

 - 트위치TV는 청소년 방송시청, 후원 충전한도 제한 없음

10. 22.

(국민신문고)

국내 ‧외 기업의 규제 역차별로 인한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

 - 국내기업에만 막대한 망 이용료를 부담시켜 유튜브, 트위치 등 해외사업자가 잠식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1인 방송 등에 대하여 국내기업만 과도한 규제 적용

 - 아울러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지상파와 다른 규제 관용(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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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관

● ’18. 7월말 기준 이통3사가 제공하는 제로레이팅 상품은 총 37종

－ SK텔레콤, LGU+가 13종 제공하는데 비해 KT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11종 

제공 중

<’18. 7월말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제공 현황>

SK텔레콤 KT LGU+ 합 계

13종 11종 13종 37종

■ 데이터 제공량

● 이통3사의 제로레이팅 상품 37종 가운데 25종(67.6%)은 애플리케이션 이용시 

발생되는 트래픽에 대해 무제한으로 과금하지 않지만, 12종(32.4%)은 일정한 

상한 내에서만 과금하지 않음

－ 이통3사 모두 동영상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상한을 두고 있으며, 오디오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SK텔레콤과 KT는 상한을 두고 있지만 LGU+는 

상한 두지 않음

※ KT는 일종의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이라 할 수 있는 교육 애플리케이션(메가스터디, EBS데일리 앱)에 

대해서, SK텔레콤의 경우 웹툰 애플리케이션에 상한 두고 있음

<’18. 7월말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제공량>

구 분 SK텔레콤 KT LGU+ 합 계

무제한 7종 7종 11종 25종

상한 6종 4종 2종 12종

합 계 13종 11종 13종 3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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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은 대부분 하루나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용량 형태로 제공되며, 

제공량 초과 시 별도 과금 없이 속도제한하는 경우도 존재

※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뮤직메이트는 일정한 용량이 아닌 300곡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트래픽으로 규정

■ 부가 요금

● 제로레이팅을 이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은 37종 

가운데 17종(45.9%)이며, 나머지 20종(54.1%)은 무료

－ 제로레이팅 제공량에 상한을 두고 있는 상품 대부분이 유료이며, LGU+의 

경우 오디오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에 상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유료로 제공하는 

특징 보임

※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뮤직메이트는 제공량에 상한을 두고 있으나 추가요금 부과없이 무료로 

이용가능

<’18. 7월말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부가요금>

구 분 SK텔레콤 KT LGU+ 합 계

무 료 8종 7종 5종 20종

유 료 5종 4종 8종 17종

합 계 13종 11종 13종 37종

－ 유료 상품의 월정액 수준은 최소 5,000원에서 최대 9,900원까지 만원을 넘지 않음

■ 가입 형태

● 요금제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이 포함되어 이용자가 별도 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 Bundled Free가 19종(51.4%)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부가 요금 

지불해야 하는 Add-on이 17종(45.9%)

－ 상품 가입시에만 제로레이팅이 제공되는 Bundled Subscription 형태는 1종으로 

드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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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월말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가입형태>

구 분 SK텔레콤 KT LGU+ 합 계

Bundled Free 7종 7종 5종 19종

Add-on 5종 4종 8종 17종

Bundled Subscription 1종 - - 1종

합 계 13종 11종 13종 37종

※ Bundled Free: 요금제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이 포함되어 이용자가 별도 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

Bundled Subscription: 상품 가입시에만 제로레이팅 제공 

Add-on: 부가 요금 지불해야만 제로레이팅 제공

■ 콘텐츠 유형

● ‘정보’(29.7%) 항목의 콘텐츠가 제로레이팅으로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으며, 

‘오디오 스트리밍’(27.0%), ‘동영상 스트리밍’(16.2%)이 뒤를 이음

－ 이통3사 모두 제공하는 ‘정보’, ‘오디오 스트리밍’, ‘동영상 스트리밍’, ‘내비게이션’ 

항목의 제로레이팅 상품이 총 30종(81.1%)으로 대부분을 차지

※ ‘정보’ 항목에는 고객센터와 스마트초이스가 공통적으로 포함되며, 부산시 재난현장 영상전송이 

SK텔레콤과 KT에 의해 제공

－ 이통3사별로 ‘교육’, ‘쇼핑’, ‘게임’, ‘웹툰’, ‘클라우드 스토리지’ 항목에서 차별화된 

제로레이팅 상품 제공

<’18. 7월말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콘텐츠 유형>

구 분 SK텔레콤 KT LGU+ 합 계

정보 4종 4종 3종 11종

오디오 스트리밍 3종 1종 6종 10종

동영상 스트리밍 2종 2종 2종 6종

내비게이션 1종 1종 1종 3종

교육 - 2종 - 2종

쇼핑 1종 1종 - 2종

게임 1종 - - 1종

웹툰 1종 - - 1종

클라우드 스토리지 - - 1종 1종

합 계 13종 11종 13종 3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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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소유권

● 콘텐츠 소유권 측면에서 자사/계열사와 제3자의 비율이 45.9%와 54.1%로 유사한 

수준

－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와 내비게이션의 경우 모두 이통사 자사/ 

계열사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공됨

<’18. 7월말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콘텐츠 유형>

구 분 SK텔레콤 KT LGU+ 합 계

자사/계열사 6종 5종 6종 17종

제3자 7종 6종 7종 20종

합 계 13종 11종 13종 3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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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1-1-1. 국내외 인터넷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제고 방안 (발제자: 장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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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규제 집행력 확보 (발제자: 박민철 변호사)

- 역외적용, 국내대리인제도, 집단소송제, 임시중지제도 등 법제도 개선 - 

□ 검토 배경/ 주요 사항

§ 국경이 없는 서비스인 인터넷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해 한국가의 규제 관할권의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는 특히 국내에서 주소와 거소를 두고 있는 국내사업자와 그렇지 않는 해외

사업자간의 규제형평성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음

§ 이러한 규제형평성 제고 방안으로써 논의되는 대표적인 제도는 (1)국내규제법의 역외적

용, (2)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3) 임시중지 명령 제도, (4) 집단소송제 도입임

§ 이하에서 각 제도에 대한 현재의 논의상황, 제도 도입시 고려해야 할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 중요한 것은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i)현재의 문제가 촉발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에 대한 접근과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ii)아주 실무적으로 어떤 부

분이 실제 문제가 되는지를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임

□ 역외적용 

l 역외적용의 일반론

§ 역외적용: 외국에서 외국인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는 상황, 세계

화로 인한 국가간 교류되는 서비스 발전, 국경밖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시장질서위

반 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에까지 적용하

려는 논의에서 비롯됨(국가 관할권의 문제)

§ 관할: 사람, 물건,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관할권의 구체적 범위는 국내법과 국제법

의 상호작용에 의해 획정.

ü 입법관할권: 국가가 규범정립 즉, 자신의 법이 사람들의 어떤 행위, 관계, 물건에 대

한 사람의 이익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관할권. 입법, 행정입법,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 포함

ü 재판관할권: 재판에 구속되어 법적 결정을 받도록 하는 것

ü 집행관할권: 법 또는 규제를 준수하도록 유도, 강제하고 불준수에 대해 제재를 가하

는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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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범죄인인도조약 등에 의한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인 또는 그의 재산이 영토 

내에 없다면 집행관할권이 없어 입법관할권의 실효성이 없을 수 있음.

ü 국제법상 입법관할권은 있으나, 재판관할권이 없는 경우: 피고가 그 국가와 아무 접

촉이 없거나, 당사자간 전속적 합의관할이 있는 경우

ü 형사관할권의 경우는 입법관할권과 재판관할권이 일치하지만, 민사관할권은 재판관

할권이 있어도 준거법을 외국법을 적용할 수도 있음.

§ 입법관할권의 인정근거

ü 속지주의: 어느 국가가 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실 및 영역 내에 소재한 물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

주관적 속지주의: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요소가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객관적 속지주의: 범죄행위의 완성, 결과가 국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에서 이루어진 공모가 좌절된 경우의 문제

ü 속인주의: 자국 국적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 

ü 수동적 속인주의: 피해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ü 보호주의: 국가의 특정한 중요 이익, 기능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허락하는 원칙-영토적 관련성이 적어도 안보, 주권 등 중요 정부 기능에 

심각한 침해 위협이 있는 경우 관할권이 인정. 테러 및 인권범죄.

ü 보편주의: 국적, 장소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범죄의 성질에 근거한 형사관할권. 노예

거래, 해적, 전쟁범죄 등.

ü 효과의 법리: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의해 영토 내에 어떤 효과가 초래된 경

우 관할권이 인정.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식되고 영토 내에서 나타난 효과가 직접적, 실질적, 예측가능

하며 그 규칙이 합리적으로 발달된 법체계를 가진 국가들에서 정의의 원리와 부합

하는 것일 때 제한적으로 적용.

두 국가의 관할권이 중첩되면 이익형량적 접근

l 전기통신사업법 등 외국사업자에 대한 관할권 인정 여부

§ 규제기관이 역외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이른바 동법과 관련하여 외국 사업자에 대해 “규율관할권(jurisdiction to

prescribe; 입법관할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임

§ 이는 주로 민사재판을 전제로 하여 국제사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재판관할

권(jurisdiction to adjudicate)”의 인정여부 내지 “준거법”의 결정 문제와는 다소 다른 차

원의 논의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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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경우 외국 사업자에 대한 규율관할권의 인정 기준이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판

결이나 확립된 견해는 없는 상황임.

§ 다만, 최근 국내 학계에서는 “지향된 행위의 원칙(Principle of Targeting)”에 따른 판단

기준이 논의되고 있음.2)

§ 이 원칙은 그 행위가 관할권을 주장하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의

도하여 지향된 활동(Targeting)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다만, 이러한 “지향된 행위의 원칙(Principle of Targeting)” 역시 Targeting의 개념이 정

확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고,3) 어떠한 경우에 Targeting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함.

§ 이 원칙을 지지하는 견해 역시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의 경우 우리나라가 외국사업자

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행정 및 형사사건에 있어 일반적으로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외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한국을 향하여 지향된 활동을 한 경

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인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이다”는 정도로 논의하고 있을 뿐임.4)

§ 이러한 관할권 논의를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내 규제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역외적용 규정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보

는 견해도 존재

l 공정거래법상 역외규정

§ 역외규정을 도입하고 실제 적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으로 공정거래법을 들 수 있음

§ 규정 :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1)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Google의 이용자들이 Google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상의 서비스 이용내역 공개 
청구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을 근거로 개인메일 서비스 이용관계에 대해서는(기업
메일 서비스 이용관계는 제외) 관할권이 인정되고 동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는데, 이는 행
정청의 “규율관할권”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주로 민사재판을 전제로 하는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대
한 판단이고, 대법원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불분명함.
2) 석광현, “클라우드 컴퓨팅의 규제 및 관할권과 준거법”, Law ＆ Technology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2011. 9.); 이희정, “인터넷규제의 역외적용 및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발전”, 한국법제연구원 
(2013)
3) 이희정 제79면
4) 석광현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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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31일 개정되기 전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내국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우에도 
동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적용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동 법이 적용된다. 

외국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그 
합의의 대상에 대한민국의 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행위가 국내에서 
행하여졌는지 국외에서 행하여 졌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합의가 
대한민국의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심판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한국의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구체적으로 실증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관할권을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관련 판례 

ü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흑연전극봉 사건)

ü 해당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2누6110 판결에서는 

“대한민국의 흑연전극봉 수입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합의가 대한민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공

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심판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

음.

ü 2004. 11. 24. 선고 2003누9000 판결(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 

ü 소결: 상기 판결에 따라 역외적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 합의의 대상에 국

내시장이 포함되어 있고, ②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쳐야 하며, ③ 어디까

지나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재판관할권이 인정됨.

§ 결국 전기통신사업법상 역외규정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관할권 인정의 논의와 같이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들의 검토가 이루어져할 필요 있음

§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은 국내 license가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은 사업자의 지위를 적용대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간의 역외적용 규정도 달리 규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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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관련 법 개정안 및 검토

§ 김경진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역외규정을 명문화하여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부가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 등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을 개정이유로 들면서,

§ “제4조의3(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은 다른 법과 달리 적용대상이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전기

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사업자로 허가,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

업자이므로, 이러한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되어 허가,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가 아닌 해외사업자의 경우, 동법에 역외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결국 해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license 의무가 부여되는지가 

관할권의 논의로 해결되면 역외적용 규정의 도입 필요 없이 해외사업자의 경우에도 동

법의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음

l 관련 사례 

§ 해외 사례 - yahoo사건

ü 프랑스의 유대인이 인터넷 서핑중 나치 기념품을 전시, 판매중인 웹사이트를 우연

히 발견함. 그 웹 페이지는 미국 기업(Yahoo)가 운영하는 미국 내 서버에서 호스트

된 것이었으나, 프랑스에서 접근가능하였음.

ü 프랑스 형법상 나치 기념품 판매는 불법이었으나,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인해 

적법한 것이었음

ü 프랑스의 유대인은 파리의 법원에서 Yah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프랑스 법

관은 프랑스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결정하고, Yahoo에게 그 웹 페이지를 내리

라고 명하는 판결을 하고, 상징적 의미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 국내의 사례

ü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규제기관이 해외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법을 적용한 사례 및 그 적용을 자제한 사례가 모두 있으나, 적용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

ü 2014년 방통위는 Google의 스트리트뷰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

여 Google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음.

ü 반면, 2009년에는 방통위가 Google의 유튜브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 정보통신망법 

상의 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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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더블린 소재 Microsoft(MS) 데이터센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을 MS
로부터 제출받기 위하여 미 연방정부(검찰)가 Stored Communication Act에 근거

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

을 2013년 12월 미 연방 법원에 MS가 제기하였음 

2016년 7월 미 연방 제2항소 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의 

3인재판부는 MS 쪽 주장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미연방정부는 

Stored Communication Act에 근거해서 미국 외의 국가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제출을 명하는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음

이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이의신청을 미 연방 제2항소 법원은 전원재판부 결정

으로 기각하였고, 다시 미 연방정부가 상고하여 현재 본건이 미 연방 대법원에 

계류 되어 있음

대법원은 일단 2017년 10월 결정을 통해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심리 개

시할 것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내년 중순경 대법원에 의한 최종 판단이 이

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역외적용

□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l 대리 제도의 일반론5)

§ 대리는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

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임

§ 본래 의사표시의 효과는, 그것을 행하는 표의자 자신에 관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인데,

이 법률효과의 표의자에의 귀속이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 대리이며, 그것은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점에서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

의 귀속을 일어나게 하는 제도임

§ 대리는 대리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대리인의 효과의사에 대하여, 법률이 그것을 인정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는 것에 한함. 법률행위 이외의 행위, 즉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하여 

대리는 인정되지 않음

§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네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 기타의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대

리인이 아니라 이른바 대표기관이므로, 동조는 결코 불법행위의 대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님

5)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 p 253 ~ 2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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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는 국내에 지정대리인

을 지정하여 본 지정대리인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

는 각종 규정들을 국외사업자를 대리하여 적용받도록 함(안 제2조의2, 제22조제4

항제3호, 제22조의5,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및 제92조제1항).

나. 이용자 피해예방, 이용자 불만사항 즉시 처리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국외 
사업자에게도 확대함(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12.5조 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시 이러한 대리의 본질을 감안하여 그 구체적

인 내용을 검토할 필요도 있음 – 예를 들어, 불법행위의 책임에 대해서 본인에게 효과

를 귀속케 하거나 나아가 대리인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내용인 대리의 본질에 부합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

l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개정안 

§ 김성태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018. 2. 21)에서, 국외 사업자들에 대해 국내 대리

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내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내 매출정보 공개 의무화와 함께 금지행위에 대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에게도 국내 규제의 집행력을 적

용하여 ICT 생태계 전반에 걸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

자 하는 개정이유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을 규정

§ 주요내용은 

l 개정안에 대한 반대견해6)

§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상 현지주재(local presence) 조항 및 내국민 대우

(national treatment) 조항에 위반될 우려

ü 2012. 3. 15. 발효된 한미 FTA는 타방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체약국이 원칙

적으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조치 도입 금지 및 현지주재의무 부

과금지 등 4가지 의무를 부담

<한미 FTA 관련 규정>

6)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해 관련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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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 공

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ü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의무(안 제32조 제1항), 금지행위 관련 사실조사 

의무(안 제51조 제2항) 등 각종 법상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강요함으로써 결국 국

내에 대표사무소 등을 설립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 

§ 따라서 비록 국내지정대리인 제도가 사무소의 설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

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한미 FTA 제12.5조에서 현지주재 의무 부과를 금

지하고 있는 취지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동조 위반으

로 의율될 우려가 있음

<한미 FTA 관련 규정>

§ 어떠한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 제12.2조에서 규정하는 내국민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해당 조치가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미치는 사실상 효과, 즉 국내∙외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조건(conditions of competition)’을 수정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정

되는데, 국내지정대리인 제도는 국내 동종 부가통신서비스 공급자와는 달리 국외 부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게 됨. 특히, 규

제기관이 만약 국외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국내지정대리인에게 선택적으로 과징금 등 부

과처분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점에서도 국내지정대리인 제도는 국내사업자와는 달리 

국외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부가되는 추가적인 규제로 볼 수 있음

§ 결국 국외지정대리인 제도는 국외 서비스 공급자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 

불리한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내국민 대우 의무에 위반될 소지

§ 국내지정대리인 제도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자 한다는 명목 하에 국내대리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르는 각종 제재를 직접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는 해당 국내지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무

이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질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

에 반함

§ 국내지정대리인 제도가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새로

운 사업자들의 국내 진출을 막거나, 새로운 혁신을 위한 연구 및 개발 비용을 국내지정

대리인 도입을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 비용에 전용하게 된다면 이는 국내 부가통신사업

의 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한국 이용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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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유사 사례 

§ EU GDPR

§ GDPR 제27조는 제3조제2항에 따라 GDPR의 적용을 받는 유럽연합 내 설립되지 않은 

콘트롤러 및 프로세서는 서면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

제27조 유럽연합 내에 설립되지 않은 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의 대리인

1. 제3조의 (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정보처리자 혹은 수탁처리자는 유럽연합 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한다.

2. 이 의무는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a) 처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대규모의 처리가 아니며, 제9조 (1)항에 규정

된 특정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제10조에 규정된 범죄경력 및 범죄 행위에 관련

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포함하지 않거나 처리의 성격, 상황, 범위, 목적을 고려했

을 때,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 처리의 경우;

또는 

(b) 공공기관 또는 기구;

3. 대리인은 정보주체가 거주하고,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정보주체의 행동이 모니터링 되는 여러 회원국 중 한 곳

에 설립되어야 한다.

4. 대리인은 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에 의해 위임되며, 정보처리자 또는 수

탁처리자와 함께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감독기관과 정보주체에 따라, 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착수해야 한다.

5. 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의 대리인 지정은 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 자

신에게 반하여 제기될 수 있는 법적 행동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 방송통신 분야 관련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와 유사한 규정은 방송법상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과 적합성평가 신청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음

§ 해당 규정도 법률상 직접 적인 근거를 가진다기 보다는 절차적인 신청 절차에서 해당 

신청업무를 대리하는 정도의 업무를 대리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사업자의 국

내 contact을 위해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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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외국방송사업자(외국

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

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계 송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방송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4.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필요성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국내 지사 

등이 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국제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대한 기여 정도

7. 방송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그 밖에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는 재송신하는 방송의 내용이 제33조

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방송사업자(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및 국내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의3(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③ 외국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송신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는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연혁, 주요 사업내용 및 설립근거자료

2. 방송분야 및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편성내용

3. 교류협력 등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대한 기여계획서

4. 재송신 송출경로 등 기술적 사항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6. 재송신에 따른 이용요금에 관한 서류(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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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적합성평가 고시 제5조(적합인증의 신청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적합인증신청서

2.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

야 한다.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나.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다.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

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4.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회로도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구성품으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

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

7.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제27조(대리인의 지정) 적합성평가 신청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제조자인 경우에

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지

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적합성평가 신청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적합인증의 신청

2. 제8조에 따른 적합등록 신청

3. 제11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

4. 제16조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

5. 제2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6. 제25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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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3.19.> 

대리인 지정(위임)서

위임자

상  호  명

대 표 자  또 는

인증업무 책임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우 )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담 당 자
E - m a i l

신 청

기자재

기자재명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가

위 본인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7조에 따라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확인일자 년 월 일

대리인

상  호  명

사 업 자 (법 인 )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우 )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담 당 자
E - m a 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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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보완 방안 검토 

§ 절차적인 부분(이 중에서도 단순히 허가,신고 신청업무만 ➝ 나아가서 자료제출 명령 대

상으로 포함 등)과 실체적인 부분(법준수 의무를 대리인이 지게 되는 경우)을 놓고 대리

인 업무의 범위를 고려할 필요

§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만약 절차적

인 측면에서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실체적인 의무 책임 등을 지게 함으로써 발

생하는 FTA 위반, 자기 책임 원칙 위반 등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도 있음

□ 임시중지 명령 제도 

l 임시중지 명령의 일반론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

한 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 행정법상 집행력 확보 방안으로서 행정상 즉시강제라고 볼 수 있음. 이는 장애의 발생

이 급박한 경우에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임

§ 행정상 즉시강제는 피규제자의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므로 반드시 실정법상 

근거가 필요하고, 발동을 위해서는 행정상의 장해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그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한계

를 가진다고 할 것임

l 임시중지 명령 관련 개정안

§ 변재일 의원이 2018. 2. 14.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음

§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방통위가 일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

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필요

한 경우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호스팅서비스 사업자등에 대하여도 역무의 제공 중단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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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시정조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l 임시중지 명령 제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

§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

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

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

ü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들이 생활에서 일상적이며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많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유사한 서비스와의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임시중지 명령에 따라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다른 유사한 

서비스로 쉽게 대체할 수 있어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발생시킴

ü 또한, 어떤 정보통신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던 이용자의 경우 임시중지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은 물론이고, 나아가 영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던 경우에는 임시중지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음 

ü 반면, 사업자의 기본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덜한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음.

ü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침해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법이 존재한다면 그 제재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만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이용자 또한 그 

제재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다는 점

l 유사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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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

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일시 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

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경

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에 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 중지를 명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

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

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8조(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2.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광

고 행위가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표시·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 현재 유사한 임시중지 명령을 규정한 입법례로는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정도를 들 

수 있음

§ 전자상거래법

§ 표시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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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

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

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가. 임시 중지 명령의 요건(법 제32조의2 제1항, 시행 2016년 9월 30일)

□ 통신 판매 사업자의 행위가 ①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

하고, ②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

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

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나. 임시 중지 명령의 방법(법 제32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34조의2)

□ 임시 중지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정식 시정조

치가 있기 전까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서

비스 중단 조치 등을 요청하여 해당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일시 중지되도록 조

치할 수 있다.

* 쇼핑몰의 개설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함.

임시 중지 명령 요건 충족 사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 해당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

으로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예시>

l 관련 사례 

§ 전자상거래에서의 임시중지 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실제 공정위는 17. 10. 23. 임시

중지제도에 근거하여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온라인 쇼핑몰 “어

썸”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관련 본의결이 있을때까지 통신판매를 일시 중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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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 내역

스커트를 

주문하였으나 배

송 지연

데일리어썸이라는 사이트에서 스커트를 주문하였

으나 일주일째 배송이 지연되고 있으며 판매자 연

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이트에 현금결제

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피해가 더 클것으로 생각

됩니다. 빠른 처리하셔서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처

리 부탁드립니다.

고의적으로 

환불을 안해줌

현금 입금밖에 안된다고 해서 현금을 입금했으나 

한 달 넘게 연락없이 배송안하고 있습니다. 4월14

일 환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2, 3일 후 환불해

준다고 계좌번호 남기라고 하였으나 그 뒤로 게시

글 남겨도 내 글에 답도 없고, 전화도 안되고 환불

도 안되고 있습니다.

의류 주문했으나 

연락 두절, 배송 

지연

20일 넘게 배송이 되지 않아서 게시판에 문의하였

으나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전화는 물론 받지 않

습니다. 이렇게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

데 위 사이트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ㅇ 상품 불량의 경우 교환 여부만 고지했다.

→ 법에서는 청약의 철회 기한 행사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

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자가 있는 상품에 대해 교환에 대해서만 

고지하고 청약 철회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법 제13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 제1호)

ㅇ 회원가입 단계에서 품절 시에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 법에서는 소비자가 제품 수령일로 부터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품절 시에만 환불 처리가 가능’ 하다고 한정적으로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법 제17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제1호)

나.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 (재산상 손해가 발생) 현금 거래만 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환불거부,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환불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상

당수로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 민원 내역 일부(발췌)>

□ (긴급한 필요성) 공정위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해당 쇼핑몰을 민원 다발 

쇼핑몰로 지정하고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 공개* 하고 있는 상황임에

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

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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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했다.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2017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누리집에 공개 중에 

있음.

** 2017년 3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77

건 이며, 2017년 9월 한 달간에도 전체 민원이 13건 접수됨.

조치 내용 의의

□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관련 본 건 의결이 있을 때까지 온라

인 쇼핑몰(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의 전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ㅇ 이는 법 제32조의2(임시 중지 명령)조항 시행(2016년 9월 30일)이후 최초 적용 

사례이다.

계획 기대효과

□ (향후 계획) 임시 중지 명령 의결서가 해당 사업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공정위

는 호스팅 업체에 요청하여 해당 온라인 쇼핑몰 누리집을 임시 폐쇄할 계획이다.

ㅇ 또한, 현재 조사 중인 해당 사업자의 위반 행위는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계

획이며, 본 사건 의결을 통해 각종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정위의 처분 내용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 (기대 효과) 이번 임시 중지 명령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통신 

판매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위법성 판단

표시광고법 제8조(임시중지명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①표시․광고행위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고 ② 당해 표시․광고행위

로 인한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표시․광고행

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가.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지 여부 판단

§ 최근의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 명령 도입 및 규제사례 이전에 표시광고법상 임시 중

지 명령 사례 2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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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심인이 “아칸토싸이드D성분”이 오가피의 지표물질이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상기 광고내용은 “아칸토싸이드D성분”이 오가피의 지표물질인 것 처럼 

인식되는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한 결과 (식규42920-1110) 현행 식품공전 

및 대한 약전에서 오가피속식물 및 제품에 대한 지표물질을 지정․관리하고 있

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가피의 지표물질이 주무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선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칸토싸이드D성분이 오가피의 지표물질인 것 

처럼 광고하면서 동 성분을 타사 제품과 비교하여 타사 제품의 품질이 자사 제

품보다 떨어지는 것 처럼 비교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비방 빛 부당비교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행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지 여부 판단 

오가피의 지표물질로 아칸토싸이드D성분이 정해진 바가 없으며 동 성

분은 오가피속식물의 한 성분일 뿐임에도 동 성분의 검출유무, 함량정도에 따라 

오가피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여 비교하는 행위가 지금까지 행해진 것과 같이 주

요 일간지를 통해 계속될 경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

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상기와 같은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허위․비방․부당비교광고에 해당됨이 명백하게 

의심되고 피심인의 계속되는 광고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법제8조의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을 충족

l 보완 방안 검토 

§ 결국, 임시중지 명령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인 인터넷을 통한 피해의 즉시성과 확산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중단이 필요하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받는 서비스 제공자의 사

익을 비교형량 해야 할 것임

§ 그렇다면 임시중지 명령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전제에서, 명령에 대한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실제 집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회복

할 수 없는 손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텀블러 case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임시중지 명령으로 사이트를 차단한다

고 할 때, 텀블러 내의 불법적이지 않은 정보, 서비스에 대해 선별적으로 중지명령을 집

행할 수 있는지도 등도 실무적으로 고려할 필요 

□ 집단 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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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는 구매자들을 모아 ooooo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
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의 피해를 야기한 사건에 해당하
는데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집단소송제 (피해자 중 일부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는 증권분야에만 도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내 구매자들은 (1) 일반 민사소송방식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2)
미국법정에서 ooooo을 상대로 미국식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되어 있는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방식 (3)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4)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등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2)의 경우에는 미국법원이 한국의 피해자들에게도 미국법정에서 집단소송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공평한지에 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
하고, (3)의 경우에는 조정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
며, (4)의 경우에는 금지청구만 가능하고 배상청구가 불가능하여 실익이 적습니다.
따라서 OO는 일단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모아 한국에서 공동소송의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진행경과에 따라 (2)와 (3)의 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으
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l 문제의 인식

§ 소액다수의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특히 방송통신서비스의 경우 피

해유형이 소액다수에 해당되어 집단소송제 도입이 특히 필요한 분야인지

l 집단 소송제의 일반론

§ 집단소송제란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

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

단구제(일괄구제) 제도를 의미

§ 집단소송제의 찬반론7)

§ 찬성론 

ü ① 분쟁의 1회적∙종국적 해결 : 미국 Class Action도 최초 다수인이 관련된 소송을 

1회의 소송절차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직접 소송에 참가한 당사자는 

물론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은 모든 관련자에게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해당 분쟁과 관련된 소송절차를 1회에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일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판결의 존재가능성을 없앨 수 있음

ü ② 소액 다수 투자자들의 실질적 구제수단 : 회사의 위법행위를 사실로 믿고 

주식을 거래한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그 개별적 손해가 적은 

액수에 그치는 경우 많은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소송절차 등을 고려하면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힘의 불균형 때문에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은 위와 같은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제도적 장치

ü ③ 기업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Class Action이 제기된 회사나 

7) 로앤비, 기업법무리포트, 증권집단소송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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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만으로도 회사 이미지의 실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패소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어 도산하는 경우도 있음.

해당 기업들은 집단소송으로 피소당할 것을 두려워 하여 스스로 법위반행위를 

자제하게 되고 투명경영을 촉진하게 될 것임

ü ④ 경제발전에 도움 : 위와 같이 투명경영이 실현되게 되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고, 내외국인들의 

투자증대로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며 국가 전체 차원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반대론

ü ① 기업경영에 치명적 손실 : 집단소송제기로 인한 기업의 대외신뢰도 추락으로 

인하여 주가하락, 금융기관의 자금회수, 거래업체의 현금결제 요구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위축, 기업도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집단소송으로 인하여 

증가된 회사의 부담은 결국 상품가격 결정절차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ü 또한, 벤처기업은 주로 그 자금의 조달을 주식시장을 통해 하고 있으므로 성공한 

벤처기업이 집단소송의 주요 목표가 될 수 있으며, 집단소송으로 인한 기업의 

타격은 치명적이므로 적극적이며 과감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ü ② 남용 및 과도한 비용의 문제 : 집단소송은 피해주주의 권익보호에는 미흡한 

반면 소송의 인센티브를 노린 브로커, 기업형 변호사에 의하여 남용될 우려 있음.

따라서 변호사 비용, 복잡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비용 증가, 소송진행상 

구성원들에 대한 각종 고지 등을 위한 재판비용, 기타 피고 기업의 재정적 부담,

소송종결 후 분배비용 등 각종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음

ü ③ 현행 민사소송법 체계와의 불일치 : 집단소송은 당사자주의(변론주의)의 파괴,

기판력의 확대, 지나친 사법적극주의 등을 필수적으로 초래하므로 현행 

민사소송체계와의 불일치로 법체계의 혼란 초래할 수 있음

ü ④ 소송결과의 타당성 문제 : 집단소송을 제기당한 회사 중 위법행위가 극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변호사와 피고측과의 협상으로 경미한 손해배상액에 합의함으로써 

집단구성원들의 피해보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기된 Class Action 중 화해로 종결되는 비율이 95% 이상이며,

화해금액이 청구의 타당성에 따라 연동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소가의 20~30%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사소한 기업의 실수에 대한 Class

Action의 남발을 야기하고, 동 제도가 주가하락의 일부를 보상받는 장치로 

전락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됨

ü ⑤ 법원에 과도한 업무부담 : Class Action의 진행은 법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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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데 의견수렴

□ (도입방식) 피해자의 집단소송 참가방식에 따라 Opt-in방식*(1안)과 Opt-out방식

*(2안)의 복수안 제시

* 일반적인 민사소송원칙과 같이 참가신청을 한 구성원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있

음

*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피해자 전부에 판결의 효력이 있음

- Opt-in방식은 재판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

는 장점이 있음

- Opt-out방식은 제외신청하지 않은 피해당사자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공익적 차원에서 더 바람직

□ (공정거래법상 적용범위) 집단소송 대상 위반행위유형에 대해 복수안 제시

ㅇ(1안) 전형적으로 소액․다수의 피해자를 유발하는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위반에 한하여 적용

ㅇ(2안) 공정거래법상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담합, 재판가행위에 국한되

지 않으므로 더 넓힐 필요(예:시지남용, 기업결합 등)

□ (소비자관련법상 적용범위) 집단소송 대상 소비자 관련 법률의 범위에 대해 

복수안 제시

ㅇ (1안) 다수의 전형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제조물책임법, 표시광고법 위

반행위에 한정

ㅇ (2안) 약관법을 제외한 소비자 관련법 전반에 적용

⇒ 법무부 집단소송 특별위원회에 담합, 재판가유지, 제조물책임법, 표시광고법 

등 4개 분야에 도입하는 방안 제시

□ (소송건수 제한) 대표당사자․소송대리인의 집단소송 관여 횟수에 대해서는 

되므로(소송허가, 화해․취하에 대한 승인, 소송고지를 비롯한 각종 소송행위에 대

한 감독권한, 직권주의에 기한 소송진행권한, 소송 및 화해로 인한 금액의 분배감독 

등) 법원에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관련

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소송진행을 하지 못하거나 그 진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l 현행 집단소송제도 도입 논의 

§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는 2018-02-22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집단소송제

도 도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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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관여 횟수를 1년에 3건으로 제한하는 방안(1안)과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2안)의 복수안 제시

* 현 증권집단소송법에서는 3년간 3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이 집단

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

□ (소송허가 요건) 집단소송이 허용되는 참가자의 최소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의견 일치

* 현 증권집단소송법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공모기준이 50인이라는 점을 

고려 피해자가 50인 이상일 것을 소송요건 규정

□ (자진신고 자료제출) 담합 관련 자진신고 자료는 법원의 문서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의견 일치

ㅇ 자진신고 자료가 민사 소송에서도 활용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우려해 기업

이 자진신고를 기피할 가능성 고려

l 논의 쟁점

§ 현재 법사위에 집단소송법안이 총 6건이 올라와 있고, 정무위에도 집단소송법안이 제출

된 상황

§ 최근 옥시 가습기 사건 및 폭스바겐 배출 사건, 또 생리대 ‘ooo’의 유해성 논란이 등으

로 인해 한국에서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제기

§ 방송통신서비스에도 도입이 필요한 것인지, 도입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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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국내대리인제도 관련 법안 현황 (발제자: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 국내대리인제도의 제안이유

o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국내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법상 국내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18.2월),

- 이후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상 국내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도 발의됨(’18.3월)

o ’18.5월부터 시행 예정인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에서도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역내대

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음

□ 방통위의 해외사업자 규제사례

o (정보통신망법) 구글 스트리트뷰 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1천2백만원)

부과(’14.1월)

- 구글에 대해 서면조사만 하였으며,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자료*를 

근거로 위반행위 식별

* 경찰청이 구글로부터 제출받거나 압수한 143개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결과

o (전기통신사업법) 페이스북이 SKT SKB LGU+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하여 SKB 및 LGU+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3억9,600만원) 부과(’18.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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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의무사업자

외국에서 국내 이용자

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매출액 등
제한 없음)

국내에주소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국내에주소 영업소가

없는위치정보사업자등
(매출액 등 제한 없음)

대리인의

공개

지정요건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

정보처리방침에 포함
※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됨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이용

약관에 포함
※이용약관은방통위에

신고됨

신고 의제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의제

□ 국내대리인제도 관련 법안

o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에 국내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의원 발의되어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모든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한 모든 사항을 대리하도록 하며, 해외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대리인에게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가능

- (정보통신망법) 일정기준 이상의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유출 통지 신고

및 자료제출을 대리하도록 하며, 대리인의 위반행위를 사업자 행위로 

의제

- (위치정보법) 모든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 허가 등 신청, 자료 제출을 대리하도록 하며, 대리인의 위반행위를

사업자 행위로 의제

<법안별 국내대리인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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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대리인행위를

사업자행위로

의제

- ○ ○

대리인미지정시

조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리의 범위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

으로 관련한 모든

사항

2. 이용자 불만 처리

3. 이용자보호업무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2. 개인정보유출 등의

통지·신고

3. 법 위반 인지 신고

등의 경우 관계 물품·

서류 등의 제출

1.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및 휴지 폐지

승인, 분쟁조정등신청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휴지 폐지,

이용약관 등 신고

3. 경보발송 및 개인

위치정보제공 관련

통계자료 제출

4. 법 위반 인지 신고

등의 경우 관계 물품·

서류 등의 제출
대리인에

대한

현장조사

해외사업자가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

대리인에

대한

시정조치

1. 해외사업자가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국내대리인이 이

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대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해외사업자가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

□ 해외의 유사 입법례

o (EU GDPR) EU 내에 설립되지 않은 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가

EU 내 거주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경우, 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미지정시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 처리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주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수행되는 작업 또는 일련의 작업의 일체(수집, 기록, 배포, 삭제, 파기 등)를 의미



- 124 -

- (의무 면제) i) 처리가 간헐적 소규모이며, (제9조 1항에 규정된) 특정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혹은 (제10조에 규정된) 범죄경력 및 범죄 행위에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포함하지 않거나, ii)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 처리, 또는 iii) 공공기관 기구는

대리인 지정 의무 면제

* 인종이나 민족, 정견, 종교나 철학적 신념, 노조 가입여부가 드러나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유전자정보 또는 개인을 특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 또는 건강정보,

성생활,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의 처리

- (대리의 범위) 대리인은 정보처리자(또는 수탁처리자)와 함께(또는 대신

하여) GDPR 준수를 목적으로 한 모든 사안에 대해 처리 의무

․ 적용가능한 경우, 대리인은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을 유지하고,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시 감독기관에 이에 대한 기록을 제공할

의무 있음

*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 : 정보처리의 목적,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의 범주에 대한

설명,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거나 제공 받을 예정인 수령인의 범주, 제3국 또는 국제

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 사실과 이전시 적절한 안전조치에 대한 문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예상 시간, 기술 및 관리 안전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등

․ 적용가능한 경우, 감독기관은 대리인에게 법위반행위 조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음

- (대리인의 책임) 정보처리자 수탁처리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등)을 정보처리자 수탁처리자에 한정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 제공의무 및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도 정보처리자 수탁처리자에 한정하고 있음

o 통상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정책목표(개인정보 보호), 대리인의 

형식·절차적 성격(실체적 의무부담 주체가 아닌 연락 접촉 창구 성격으로 

추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WTO FTA 등 통상법 위반가능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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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대리인제도에 대한 찬반 견해

o (찬성 견해) 해외사업자들은 대부분 신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신고 주체와 사업 주체가 상이한 경우 포함) 실질적 제재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필요

- 다만, 해외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내대리인에게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뉨

o (반대 견해) 자기책임 원칙 및 한미 FTA 상 현지주재(local presence)

조항 및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조항에 위반될 우려

- (자기책임원칙 위반)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법 적용 원칙에 근거하여 볼 때,

대리인의 경우 법 위반행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 가능

- (한미FTA 위반) 국내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의무사항 등을 이행하려면

국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물적·인적 조직 및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현지주재 조항에 위반될 수 있음

* 한미FTA 제12.5조(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

할 수 없다.

- 또한, 국내 동종 부가통신사업자와는 달리 국외사업자에 대해서만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국외사업자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 불리한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반될 수 있음

* 한미FTA 제12.2조(내국민대우)

1.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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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기본방향

o 국내 입법발의 된 법안의 특징

ⓛ 대리인에게 법적 책임 부과하는 방안(사업법 개정안과 유사)

-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리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② 절차적 의무만 대리하도록 하고 법적 책임 부과하지 않는 방안(망

법 및 위치정보법 개정안과 유사)

- 신고, 자료 제출 외 의무 부과 가능한 범위(예: 민원처리 등) 검토

- 대리인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의 행위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o (기본방향) 기본 법원칙 및 한미FTA 등 통상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검토 필요

- (의무사업자의 범위) 국내 영향력이 미미한 해외사업자에 대하여는 

대리인 지정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사업자에 대하여만 의무를 부과할지 여부 

및 구체적인 기준(예: 국내이용자수, 국내매출액 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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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역차별 현황 및 주요 쟁점 정리 (발제자: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 1, 2차 회의에서 제시된 사업자 및 위원들의 견해를 역차별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임

□ 역차별 현황

o (역차별의 의미) 규제로 인한 역차별에 대하여 크게 ⅰ)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간 역차별, ⅱ)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됨

ⓛ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간 역차별

※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제시한 견해를 재정리

- (불공정행위) OS/앱마켓 독과점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지 않음

․ (OS)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은 구글과 애플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16년 금지행위 개정시 ‘부당하게’가 추가되면서 사실상 무력화됨

․ (앱마켓)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결제수단 강제는 문제삼지 

않으면서 네이버 스토어팜의 결제수단 강제만 문제삼음

- (위치정보) 페이스북의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 이용, 이용약관 등을 

규제하지 않음

․ 페이스북은 계정 생성 시 기본적 기능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은 

위치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 소지

․ 국내사업자는 위치정보법 및 방통위 지침에 따라 형식과 내용이 

정형화된 위치정보 이용약관을 두고 있는 반면, 페이스북은 다른 

형식의 이용약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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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음

․ 이는 불공정한 과세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국내시장의 경쟁질서에

대한 정부 개입 시 기본적인 자료 확보를 어렵게 했고, 정부가 

국내사업자만 규제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원인이 됨

- (가이드라인)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은 국내사업자에게 사업 영위 시 

반드시 따라야 할 기준으로 해석되고 적용되는 반면, 해외사업자에게는 

실효적인 수준으로 적용되지 않음

․ 또한, 가이드라인은 법령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법적안정성을 담보

하기 위한 재량준칙의 역할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 신설

②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역차별

※ SKT, LGU+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제시한 견해를 재정리

- (경쟁정책) 기간통신시장은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다양한 경쟁정책을

시행하는 반면, 부가통신시장은 시장 집중과 불공정행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경쟁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

․ 경쟁상황평가는 물론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방지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할 필요

- (트래픽 유발에 대한 책임)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부담이 따라야 하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품질 유지 의무에도 일부 기여하는 것

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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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무선트래픽의 대부분은 국내외 대형플랫폼의 동영상·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차지(약 65.5%)하므로 부가통신사업자 역시 트래픽 유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기여는 필요

o (검토)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이번 의제에서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에 한정하여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는 다른 의제(부가통신사업자 규제 개선,

망중립성, 망이용대가 개선 등)에서 논의

-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방안은 먼저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에 있어 법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규제대상 선정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특정 규제집행에 있어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 강화방안

o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관할권 및 집행력 강화방안으로, 역외적용 

규정 신설, 국내대리인제도 및 임시중지제도 도입 등이 제시됨

ⓛ 역외적용 명문화

o (법안의 내용) 전기통신사업법에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규정

o (불필요 견해) 관할권 해석을 통해 역외적용 가능하므로 규정 불필요

- 또한, 규정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사안별로 역외적용의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함

o (찬성 견해) 역외적용 규정이 없어도 관할권은 인정되지만, 이를 

명확히 하고 역외적용 의지를 천명하는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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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o (법안의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에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대리인의 위반행위를 사업자 

행위로 의제하여 사업자에게 책임 부과

o (찬성 견해) 해외사업자들은 대부분 신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신고 주체와 사업 주체가 상이한 경우 포함) 실질적 제재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필요

- 다만, 해외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내대리인에게 부

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뉨

- 국내대리인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연락창구 역할만 부여하더라도 

집행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o (반대 견해) 자기책임 원칙 및 한미FTA 상 현지주재(local presence)

조항 및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조항에 위반될 우려

- (자기책임원칙 위반)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법 적용 원칙에 근거하여 

볼 때, 대리인의 경우 법 위반행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 가능

- (한미FTA 위반) 국내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하려면 

국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물적·인적 조직 및 권한 등을 보유하

고 있어야 하므로 현지주재 조항에 위반될 수 있음

․ 또한, 국내 동종 부가통신사업자와는 달리 국외사업자에 대해서만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국외사업자의 경쟁

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 불리한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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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시중지제도 도입

o (법안의 내용) 정보통신망법에 3회 이상 시정조치 불이행, 개인정보 

유출 등의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o (찬성 견해) 해외사업자가 국내법을 무시하면서 서비스 제공할 경우

임시중지명령 필요 

- 다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보다는 문제되는 부분만 분리하여 

조치할 필요

o (반대 견해) 헌법상 기본권(영업의 자유)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 위배

- (최소침해 원칙 위배) 기본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덜한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음

․ 일례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포함

하여 서비스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최소침해 원칙 위배

- (법익의 균형성 위배) 얻고자 하는 공익이 불확실한 반면, 침해되는 

사익은 월등하게 큰 상황임

․ 현행법 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임시중지제도 

도입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적음

․ 반면, 서비스가 중지되면 유사서비스로 쉽게 대체될 수 있어 사업자

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다수의 

이용자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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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선정의 투명성 확보방안

o 특정 규제집행에 있어 역차별 논란을 차단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 및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상황 자료 수집 분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하에서는 자료 수집 분석의 범위 및 심도에 따라 경쟁상황평가,

실태조사, 통계보고의 순으로 검토 

ⓛ 경쟁상황평가

o (법안의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하여만 경쟁

상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주요 부가통신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실시

o (찬성 견해) 초융합되는 ICT 환경 속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통하여 시장상황을 정확

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권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함

- 다만, 경쟁상황평가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인 사전규제와의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후적인 감독 및 합리적인 사후규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o (반대 견해) 경쟁상황평가는 기간통신시장의 사전규제 대상 및 수단

검토에 활용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

- 또한,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일반화된 시장획정 방법론이 확립

되지 않았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시장획정 시 논란 발생 우려

② 실태조사

o (국내외 사례) 공정위는 ’08년 인터넷포털산업의 개요,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주요국 시장 동향, 경쟁법적 이슈 등을 분석한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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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통신 규제기관은 사전규제보다는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실

태조사한 사례가 있음

〈 국내 외 통신규제기관의 부가통신서비스 주요 분석내용 〉

구분 수행기관 분석명 부가서비스 주요 분석내용 주요 분석자료

국내 과정부
경쟁상황 평가

(’10년~)

부가서비스 개념 구조 일반현황 및

주요경쟁이슈 등

외부자료 및

자체 설문조사

국외

FCC

(미국)

Mobile Wireless

Competition Reports

(’10~’14년)

점유율, 이용 가능 앱 수 등 외부자료

Ofcom

(영국)

Communications Market

Report(’04년~)

이용자 그룹, 앱 유형,

사업자별 이용률 등
자체 개발 App

총무성

(일본)

경쟁상황 평가

(’11~’12년)
유형별 점유율 등

외부자료 및

자체 설문조사

o (추진방안) 국내외 사례를 고려하여, 매년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실태 조사 및 분석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제출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해외사업자의 

국내매출액 등 제출자료의 신뢰성 확보

- 논란이 되는 시장획정을 통한 정합적인 경쟁상황평가보다는 주요 

서비스를 선정하여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실태 파악 및 변화 동향 

모니터링  

- 다만, 직접적인 경쟁 이슈 파악보다는 전반적 시장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장구조 등에 중점

③ 통계보고의무 부과

o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별 매출액 등을 

과정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방통위에도 보고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다만, 현행 서비스 분류체계가 경쟁정책 및 사후규제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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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부와 통계이용목적이 달라 통일된 보고양식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통위의 법 집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방통위에 대한 

통계보고의무 부과 규정 신설 검토

<현행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의 통계보고 양식>

• 부가통신서비스

품         목
매출액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수입액
(백만원)

유료
가입자수

(명)

보유회선수(M)

T1미만
(회선)

T1이상
(회선)

총용량
(M)

인터넷접속기반 서비스

인터넷
관리
및 
지원

서비스

인터넷
관리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스토리지
공유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관리 
서비스

보안 관리 서비스

도메인 관리 서비스

기타

인터넷
지원 

서비스

Co-location 서비스

콘텐츠 전송 지원 
서비스

기  타

부가
통신
응용
및 
중개

서비스

부가
통신
응용

서비스

고도 팩스 서비스

신용카드 검색(CCIS) 
서비스

전자문서교환
(EDI)서비스

원격통신 서비스

전자지불 서비스

온라인 정보처리 
서비스

온라인 예약 서비스

전자상거래 서비스

기타 부가통신
응용서비스

기타 부가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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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매출액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수입액
(백만원)

유료
가입자수

(명)

보유회선수(M)

T1미만
(회선)

T1이상
(회선)

총용량
(M)

유무선
콘텐츠

음성콘텐츠
제공 서비스

음성콘텐츠
제공 서비스

번호안내 서비스

온라인콘텐
츠

제공 서비스

웹케스팅 서비스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

인터넷게임
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e-러닝)

전문정보 제공
서비스

디지털 영상
제공 서비스

디지털 음향
제공 서비스 

디지털 출판물
제공 서비스

기  타

인터넷 검색 포털 서비스

인터넷 광고 서비스

기타 콘텐츠 서비스

•  유 무 선  콘 텐 츠  서 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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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인허가 등 명의와 서비스 제공 주체 불일치 문제 

(발제자: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1.  논의의 배경

•  ICT 산업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은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술적인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전통적인 서비스 업태와는 달리 다른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지 자

회사 또는 영업소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도 낮음. 즉, 더 이상 자회사 또는 영업

소의 설립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님.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사에서 세계 각국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

이고, 현지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더라도 해당 법인이나 지점은 서비스 제공과

는 무관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기능만을 수행함.

 

•  한편, 인터넷 사업자들은 끊임 없는 사업 영역 확대와 서비스 융합을 통해 점점 

더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이들의 서비스 분야는 전

통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외에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접근 가능한 다양한 분야로 

계속하여 확장되어 가고 있음.8) 이에 따라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의 종류와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음.

2018. 7. 1.자 디지털타임스 보도

“글로벌 인터넷공룡 무한질주…전통산업 근간마저 뒤흔든다”

글로벌 인터넷 공룡들의 영토 확장 기세가 무섭다. 탄탄한 사용자 기반을 앞

세워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 전통산업을 흔

들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미국 

50개 주 전체에 의약품 유통 면허를 가진 온라인 약국 필팩을 인수하기로 했

다고 공개했다. 필팩은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해 처방약을 포

장, 배달해주는 온라인 약국이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아마존은 진정한 유통업

계의 포식자로 떠오르게 됐다는 평가다. 글로벌 IT 공룡들의 영토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같은 환경에서 국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

의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자는 해외 본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령 또는 실무

상 각종 허가,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인허가")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사

정으로 인해 본사 명의가 아닌 국내 자회사 명의로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음.

8)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분야로서 유통(전자상거래), 언론, 의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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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인허가 등을 요구하는 서비스 중에는 해외에서는 인허가는 물론 별도

의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도 다수 존재함(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

치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별도의 진입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해외

사업자가 해외 각국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동일하게 국내에서 제공하면서, 관련 

인허가 등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는 물론 중하게는 형사처벌까지 가능

함.

•  더욱이 인허가 등 제도를 운영하는 국내의 각 법령은 해외사업자가 직접 인허가

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통일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 아니

함. 따라서 각 법령에 따라 해외 본사 명의로 인허가 취득 또는 신고 등이 가능

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제도의 통일성 미비는 해

외사업자로 하여금 각종 서비스를 위한 인허가 등 취득 명의를 일관되게 가져가

는데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 제공

자가 어느 사업자인지 혼란을 야기하고, 규제기관이 실제 법 집행 시 규제 대상

을 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음.

•  한편, 근래 국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상의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국내에서 자회사 명의로 인허가 취득 또는 신고 등을 하는 방

식으로 해외 본사는 국내법상 규제의 적용을 회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실무상 해외사업자 명의의 인허가 취득 또는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법령상 

현실적으로 해외사업자가 준수하기가 매우 곤란한 요건을 강요하는 상황에 대해

서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해외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제의 형평성만 이야기하는 것은 역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

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상 규제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해외

사업자도 준수가 가능하도록 국내법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해당 

국내법 제도가 국내외사업자의 역차별을 야기하는 글로벌 기준에서 벗어난 우리

만의 규제인지, 나아가 이러한 규제에 대한 위반의 효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국내외사업자에

게 공히 규제완화를 통해 규제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사료됨. 

 •  이하에서는 인허가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각종 현행 법령상의 미비

점과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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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통신사업 신고 명의의 문제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인터넷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 상태로 사업을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서비스 제공 중지명령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문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

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2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

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  과거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 시 절차상 담당공무원의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이 필

요하며, 해당 신고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 요건이나 해외사업자는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는 점9) 등으로 인하여 해외사업자 명의의 직접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내 규제기

관 역시 행정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국내 법인을 통해 인허가를 취득하도록 비

공식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음.,10)11) 

9)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참조

10) 법무법인 세종, “행정규제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확보 방안 연구” (2017. 11.), 53면

11) 다만 이러한 행정 관행은 서비스 제공자와 명의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기

보다는, 앞서 지적한 법령상 제출서류 등의 요건, 지방세 과세 및 납부 등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 부수적으로는 행정 연락상의 

편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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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대표적으로 애플, 구글, 넷플릭스 등과 같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지 않는 한국 자회사 명의로 신고하거나, 여전히 서비스

는 실질적으로 해외 본사가 제공하지만 형식적으로 한국 자회사를 통해 국내

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취하였음. 

•  또한, 방통위는 해외사업자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와 관련하여, 2016. 5.경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구글, 애플, 넷플릭

스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해외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

하여 국내사업자와 차별 없이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이

는 해외사업자가 한국 자회사의 명의로 부가통신사업신고가 가능함을 전제한 것

으로 볼 수 있음.

                                                                                       

규제정보포털 과제정보 ‘국내 사업자 역차별 해소(1)에 대한 답변 중 발췌

❍ 현행 금지행위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각종 진입절차(허가ㆍ등록ㆍ신고)를 

이행한 ‘전기통신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해외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

고하여 국내사업자와 차별 없이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 애플코리아(’10.8.11. 신고), 구글코리아(’15.3.5. 신고), 넷플릭스코리아

(’16.1.14. 신고) 

❍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 금지는 국내외 판례에 비추어 해외사업자의 행

위로 인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국내법이 적용(2004두11275판결, 

ECJ 구글 스페인 판결 등)되므로 차별 없음

※ 방통위에서는 구글 본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 위반에 대해 과

징금 부과, 개인정보 삭제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한 적 있음(’14.1.28)

•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 9. 1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을 개정하여, 부가통신사업 신고 시 필요한 법

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절차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르는 증명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절차

적인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외국 법인의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가능하다는 입

장임을 밝혔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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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여전히 해외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방법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담당공무원들은 등록세 납부 문제 등을 이유로 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통한 

신고를 유도하거나 또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내 법인을 이용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존재함. 결국 법령과 서식상의 장애만 제거되었을 뿐 해외사업

자가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원칙적인 신고 방법이 무엇인

지, 국내 자회사 명의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해외사업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법률상·실무상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  이에 더하여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외국법인은 한-미 FTA 

및 WTO 등 국제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면제된다고 

하면서 동시에 국내 자회사가 부가통신역무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국

내 자회사 명의로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에 관한 논의가 더

욱 복잡해짐.12)

 

   -  명확하지는 않지만, 과기부의 입장을 선해하면 해외사업자는 법령상 아포스티

유 협약에 따른 증명서 제출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나 그 중에서도 한국과 국

제협약을 체결한 당사국의 법인은 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국내 자회사가 서비

스 제공에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자회사를 통하여 의

무적 또는 선택적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됨.

 

   -  방통위 역시 해외사업자의 접속경로 변경행위에 대한 안건 의결 과정에서, 간

접적으로 해외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신고 필요성에 관한 입장을 밝혔음. 방통

위는 과기부와 마찬가지로 한-EU FTA, WTO 등의 국제 협약에 근거하여, 해

당 당사국의 사업자들은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2018. 3. 21.자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WTO GATS 및 FTA 협정에 따라 해당 협정국 소관 해외사업자에 대해서

는 부가통신사업의 국경 간 공급을 허용하고 있어서 해당 협정 소관 해외

사업자가 해당국에서 부가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때에는 국경 간 공급방식

으로 부가통신사업 신고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2) 국내 자회사가 부가통신역무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자회사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선택사항

으로 국내 자회사가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국내 자회사의 신고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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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FTA 등 국제협정을 통한 부가통신서비스 개방의 경우, 이는 국경간 서

비스무역에 대해 수량쿼터 등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내국민대우 등을 보장한 것에 불과할 뿐 국내 법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되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신고까지 면제해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도 이

론적으로 가능함.

 

   -  또한 과기부에 따르면 국내 자회사가 부가통신역무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

우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가능하거나 필요하다고 하나, ‘간접적인 관여’의 의미

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간접적

인 관여의 경우에만 해당 국내 자회사 명의의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인정하는 

경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이 경우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본사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등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음.

 

•  결국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신고 서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업

자로서는 본사 명의로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혹은 부가통신사업 신

고 자체가 면제되는지, 혹은 국내 자회사 명의로 해야 하는지 그러한 경우 어떠

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사업자의 국내 자회사가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주체와 

신고 명의자가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 국내 자회사만이 전면에 드러나면서 해외 

본사는 서비스 내용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분쟁 또는 법령의 준

수에 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이 된다는 주장과 해외사업자 또한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국내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실제 서비스제공자가 아닌 국내 자회사에 대해 실제 서비

스와 관련된 책임을 묻는 등 집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위해서는 단순히 해외사업자에게 부

가통신사업 신고 의무 이행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고려 및 검토를 통

한 국내법 체제의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국내법상 규제 자체를 전반적으로 완화할 것인지, 또는 이를 해외사업자에

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려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당초 해외사업자에 대한 적용 문제를 떠나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

업자 신고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그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역무의 개념이 지나치

게 넓고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존재해 왔음.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를 부가통신역무로 보아 진입규제를 하는 것 자체의 적정성이 의문인 상황에서, 

국경의 개념 없이 전세계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이러한 진입규제를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

인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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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에 대하여 “규제와 지원정책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적용항목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13) 대상 범위의 합리화 등 체계 분류상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따라서 해외사업자 명의의 직접 신고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 도

출과 함께 신고의무 면제 또는 형사처벌 폐지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종합적

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내에 고유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병행하여 국내외 사업

자 역차별 해소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으로 생각됨.

3.  기타 법령상 유사 사례

•  인허가 명의와 서비스 제공주체의 불일치 문제는 부가통신사업 신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각기 다른 법령상 인허가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야들이 있음.

(1)  통신판매업 신고14)

•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

는 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신원에 관

한 정보를 밝히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나, 시행령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외

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

에서 외국 법인의 직접 신고 방식을 배제하고 있지 않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13) KISDI “부가통신사업 유형분석 및 지원정책 연구” (2001. 12.), 제111면 

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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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신고 절차상 담당공무원이 신고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있어 

외국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를 하기 어렵고, 이러한 실무상의 제한으로 인하

여 외국 법인의 경우 자회사 명의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 

(2)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신고15)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에게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에 따라 방통위에 신

고하거나,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상의 허가 및 신고의 

경우,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방통위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

록증을 확인하여야 했기 때문에,16) 외국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허가 신청∙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하지만 외국 사업자인 우버(Uber B.V.)가 국내에서 위치기반서비스 미신고 상태로 

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해 2015. 1.경 방통위의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된 이후 2015. 3. 6. 우버가 본사 명의로 위치기반서비스업 신고를 하였고, 그 이

후에도 다수의 외국 법인의 위치기반서비스업 신고가 수리된 바 있음(Niantic, 

Inc., SMARTTHINGS, Inc. 등).

   -  우버의 미신고 영업과 관련하여, “외국 기업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하여 원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었다”는 방통위의 입장이 언론 보도

되기도 하였음.17)

•  그런데 최근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

통신위원회 규정 상 위치정보법 허가신청서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신고서 서식을 

보면, 외국 법인의 경우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영업소 등

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담당자로 하여금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

도록 하고 있음.

1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16)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9조 제2항 

17) 2015. 3. 8.자 연합뉴스 “우버, 방통위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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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서식 1]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  이러한 개정은 상법 제614조 제1항이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

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

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임.

•  결국 현재 관련 서식에 따르면 외국사업자가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거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영업소를 설립하여 

등기하거나 대표자가 주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외국 사업자

의 직접 허가 취득 및 신고가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3)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18)

 

•  인터넷포털 등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는 언론사의 뉴스를 계속적으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것으로 신문법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의 등록이 필요함.

 •  해당 등록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하여야 하므로 해외

사업자가 이를 직접 등록하는 것에 제한이 있으며, 특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자가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기사배열책임자에 대한 국적요건(대한민국 국민이

어야 함)이 규정되어 있어 외국 사업자는 당초 법령상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

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 및 인

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

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1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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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 책임자 지정 

•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령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19) 청소년 보

호책임자,2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21) 위치정보관리책임자22) 등의 각종 책임자 지

정의무가 발생함. 한국 자회사 명의로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신고를 한 해외사업

자의 경우, 책임자 지정에 관한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즉, 해외 본사가 운영하는 사업에 관해 국내 자회사 명의로 인허가 등을 받은 경

우, 실제 서비스에 관여할 수 없는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책임자로 지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인허가 명의자 소속이 아닌 해외 본사의 임직원을 책임자로 지

정하는 것 역시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음.

 4.  개선 방향

 

(1)  국내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국내법은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전반에 대해 부가통신사업 신고라는 진입규제를 

두고 있으며, 그 외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각종 법령상의 인허가 등 진입규제의 

적용대상이 됨. 이와 같은 진입규제 중 다수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특유의 규제로서, 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이러한 규제 없

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다양한 규제로 인하여 자유롭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임.

•  따라서 해외사업자의 인허가 등 명의 일치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국내법상 과

도한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부가통신사업과 

같이 인허가 제도가 유지되는 분야에 비해 진입규제의 필요성이 낮거나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신고’ 제도의 경우 그 존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즉, 국내외사업자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인터넷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의 특별

한 규제틀에 해외사업자를 끼워맞추는 방법보다는 국내의 규제를 보다 선진화하

고 실질화해서 국내 인터넷서비스 시장 환경에서 누구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가 다양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국내 규제를 글로

벌 기준에 맞추는 등의 방법)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제1항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제1항

21)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

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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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 주체와 신고 명의 주체를 일치시켜 법 집행력 확보(해외사업자 직접 신고

시 법규정상/실무상 장애요소 개선)

•  인허가 제도가 유지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를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요

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해외 본사가 직접 인허가를 취득

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법령상 또는 실무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행위 주체와 

책임 주체를 행정상으로도 명확히 일치시키고, 법 집행력의 확보 가능성을 제고

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과 같은 방식 하에서는, 실제 서비스 제공과는 관련이 적

어 법위반 상태의 시정이나 개선에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국내 법

인에 대하여만 제재처분이 이루어지는 비효율적인 규제가 행해질 수 있음.

   -  특히 이와 같은 법제도 개선은 개별 법령수준에서 각기 추진되어서는 실익을 

얻기 어려우므로,23) 허가, 등록, 신고 등 사전규제의 수준별로 통일적인 대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별 법령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이 추진할 수 있을 것임.

  1)  우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경우 외국 법인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은 없으므

로, 외국 사업자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 자회사 등이 아닌 

해외 본사 명의로 직접 신고하도록 행정 해석 및 관행을 명확히 하여야 함. 

또한 행정 해석 또는 관행이 FTA 및 WTO 등 국제협약에 따른 신고 면제와 

유기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국제협약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되

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 본사 명의로 직접 신고 가능하다는 식의 논리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2)  앞서 언급한 위치정보법 허가신청 및 신고서 서식 개정의 근거가 된 외국회사

에 관련 규정인 상법 제614조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상법 제614조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

소를 두어야 한다.

   -  상법이 외국회사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 것은 1963. 1. 1. 최초 시행 시부터였는

데, 당시는 현재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직접 서비스가 제

공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던 시기였음. 

23) 예컨대 사업자가 경영하려는 부가통신사업의 내용이 통신판매나 위치기반서비스임에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와 서비스 관련 

신고 중 어느 한 쪽만 해외 본사 명의의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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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조항은 이후 2011년 상법 개정 당시 외국회사의 국내 영업에 대한 과도한 진

입장벽을 제거하고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한 영업이 활발해지면서 물리적인 

영업 장소를 국내에 두지 않고도 영업이 가능해진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국내 영업소 설치와 대표자 거주를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음.24)

   -  그러나 ‘대한민국 내의 영업’이라는 요건은 여전히 인터넷 산업의 서비스 태양

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조차 불명확하며,25)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인터넷 

기업에게는 영업소 설치나 국내 대표자 거주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이 논의되었음에도 이는 특별법에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

다는 이유로 기존의 방식이 유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 서식과 같은 

관련 법령 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26)

 

법무부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사편)” (2006) 발췌

(559면) 

l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 아마존의 

경우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영업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한국에 대표자가 한명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한국에서 영업한다는 것의 범위를 어디까지 

염두에 두시고 만드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560면)

l (생략) 차라리 제614조 제 l 항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아마존이나 증권업체가 영업소 없이 들어와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거래의 체결지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불분명하고, 그럴 경우에 

영업소라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대표자라는 것도 사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소 설치의무와 대표자를 두어야 할 의무는 다시 

생각해보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61면)

l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의 특별한 법을 가지고 예외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를 염두에 둔다면 대표자 

하나 정도 두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562면)

l 그러면 이것은 아까 김준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영업소를 설치하거 

나 또는 대표자 중 l인 이상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합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관한 것은 

특별법으로 미루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4) 정동윤, “주석 상법(제3편)” (2014. 12.), 52면

25) 법무부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사편)” (2006), 559면 이하  

26) 제616조와의 모순으로 인하여 상법에 따르면 여전히 영업소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입법론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함. 

정동윤, “주석 상법(제3편)” (2014. 12.), 6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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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의 허가 및 신고제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국경의 

구분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신산업의 출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1960년대에 도입된 기본법 규정이 현재의 서비스 형태에 그대로 적용된 것으

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나아가 현지 주재 요구를 금하는 FTA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

라, 세금 등의 문제로 국내에 본사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수

행하는 기능 자체가 다른 국내 자회사를 통하여 인허가를 취득케 하는 등의 

우회적인 시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절차상의 제한임. 

   -  상법 제614조 규정은 널리 거래계에 적용되는 대원칙이라기보다는, 상기 회의

록에서 발견되는 논의의 취지와 같이 특별법 또는 개별 법령상의 인허가 요건

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는 임의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이

나 서식 등을 통해 해외 본사가 직접 허가를 취득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실질에 맞는 타당한 규율임.  

   -  이러한 결론은 기존 우버 등의 사례에서 위치정보법에 근거하여 해외사업자에 

대한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고 한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

 

  3)  그 외에 통신판매 신고 시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직접 등록 등의 예외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전통적인 언론이 아님에도 

신문사 발행인 또는 편집인에게 요구되는 국적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등을 개선하여 인허가 명의와 서비스 제공주체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신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개선 (지나친 형사벌 제재조항 개선)

   -  한편, 다수의 진입규제가 국내 특유의 제도로서 그 위반에 대해 바로 형사처

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익의 균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제재에 해

당할 뿐 아니라, 제재 수준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여 규제기관으로서도 구체

적인 사안에서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오히려 실질적인 규제 

집행력을 낮추는 결과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시정을 

우선 명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

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규제의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

음. 특히 진입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신고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개

선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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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서,

 

  1)  우선 기존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와 같은 국내규제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

지, 현재 규제 및 시장환경에 비추어 완화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2)  나아가 존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이 

형평성을 가지고 진행되도록 법상∙실무상 장애요인을 개선해야 함. 이러한 개

선 과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선만으로 부족하고, 관련한 개별 법령 및 제도를 

함께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고, FTA 등 국제협정까지 모두 포괄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음. 그와 같은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기관간 연계∙협조 하에 

각종 인허가 등의 실질과 명의 불일치 상태의 해소를 가능한 한 일거에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또한 지나친 형사처벌 조항을 두어 사실상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제재 규정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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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방송통신분야에서의 국제공조체계 강화 방안 (발제자: 가천대 최경진 교수)



- 151 -



- 152 -

 



- 153 -



- 154 -



- 155 -



- 156 -



- 157 -



- 158 -



- 159 -



- 160 -



- 161 -

 



- 162 -



- 163 -



- 164 -



- 165 -



- 166 -



- 167 -



- 168 -



- 169 -



- 170 -

1-2.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선

1-2-1.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검토(안) (발제자: 호서대 곽정호 교수)

1. 문제 정의

○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역차별 규제 해소를 위한 논쟁의 핵심은 사후규

제 규정인 “금지행위”의 합리적 유형이 역차별 해소에 적절한지와 

현행 규제체계(사업자 지위, 실효적 규제집행력 등) 내에서 역차별 문

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로 볼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논의-의견제시 중에서 >

【사업법 금지행위 역차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무력화】

◦ 2017년 방통위가 마련한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
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
는 우려가 있음

- 고시에서는 행위주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모바일생태계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갖는 주요 OS 제공 사업자 및 앱마켓 사업
자에 의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규제는 사실
상 불가능함

- 전기통신사업법이 미치는 범위가 신고한 전
기통신사업자인데, 고시만으로 그 대상을 확
장한다고 적용될 수는 없음. 이는 시행령 개
정 시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의견 반영
없이 개정됨

- 구글, 페이스북 등의 사업자 신고 상황을 점
검하고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사업자 신고
여부로 인한 법의 차별적 집행을 막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 2014년 미래부가 마련한 ‘스마트폰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은 국내 시장을 사실상
100% 점유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에는 적
용되지 못해 국내 이통사와 제조사 등만
규제한 결과를 보인바 있고,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개정 단계에서
무력화됨

- 이후,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
지행위 관련 시행령에 앱마켓, 선탑재 관
련 사항을 추가했으나, 전기통신사업자로
대상이 한정되고, 논의 과정에서 모두 '부
당하게가 추가되면서 사실상 무력화되었
음

○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기간통신서비스에 

적용하는 규제프레임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 1단계: 법제도적 실효적 규제관할을 위한 사업자 지위의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제도적 기반 마련) - 역외적용 명문화,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임시중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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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규제집행을 위한 시장상황 자료 수집․분석 및 체계적 모니터링 

강화 –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서비스에 한정하던 경쟁상황평가의 

실시를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에 확대하여 실시

※ 역차별 해소를 위한 실효적 규제관할권에 대한 제도화가 마련된 이후에, 전기통신사

업법의 금지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장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3단계: 개별 현안 및 쟁점이슈를 파악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금지행

위를 비롯하여 적절한 규제제도 적용 및 개선 

※ 역차별 해소를 위한 규정들이 적절히 전기통신사업법(특히, 금지행위)에 입법되어

있는지의 이슈

○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논의이슈는 전기통신사

업법 상에서 특정 시장의 유효경쟁 상태를 일정한 분석(구조-행위-성

과, S-C-P)틀로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경쟁상황평가 제도를 “특정 부

가통신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이 규제목적상 필요한가에 대한 것임

 - 구체적으로 현행 경쟁상황평가제도의 개념 및 현황, 해외제도 운영, 

정책적 실행의 현실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법제도 개선의 진행상황(뉴노멀법)

※ 김성태 의원(2018.2): 전기통신사업법에 지정대리인제도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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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상황평가의 개념 및 현황 

○  (통신법) 경쟁상황평가의 개념

 - 경쟁상황평가의 일반적 목적은 정부개입(사전규제)이 필요한 시장과 규

제대상 사업자를 식별하고 규제의 종류 및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것

이라 볼 수 있음(KISDI, 2016)

※ 자료의 활용: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SMP : Significant

Market Player)의 지정, 도매제공 제도, 상호접속제도, 설비제공제도 등의 의무사업자

지정등공정경쟁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

○  법적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4(경쟁의 촉진),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의 근거>

사업법 제34조(경쟁의 촉진)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
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정
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8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수요대체성·공급대체성
2. 서비스제공의 지리적 범위
3. 소매(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말
한다), 도매(소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게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등 서비스제공의 거래단계

4. 구매력·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
② 경쟁상황 평가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1. 시장점유율·진입장벽 등 시장구조
2.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취득의 용이성, 서비스 공급자 전환의 용이성 등 이용자의 대응력
3. 요금·품질경쟁의 정도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
4. 요금·품질의 수준, 전기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경쟁상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
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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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상황평가의 현황

 -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의 평가대상은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의 6개 시장 선정

 ※ KISDI(2017 경쟁상황평가):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점유율에 대한 이슈분석 차원에서

포함되던 부가통신서비스 이슈분석 제외(제로레이팅에 대한 불공정행위 이슈 부각에

의해논란제기)

 - 평가절차는 평가대상에 대해 ①단위시장을 획정하여 ②자료를 수집하고 

③이를 바탕으로 시장별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를 한 후 ④의견수렴 및 

공표하는 순서로 구성 

<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의 절차 >

절차 주요 내용

단위시장 획정
기간통신역무 구분을 참고하여 시장획정을 하되, 향후 수요·공급의
대체성, 이용자 특성, 지리적 범위, 제공단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장획정 방안을 검토

자료수집
영업보고서 등 정부에 제출되는 각종 통계, 이용자 설문조사, 기타
사업자 IR자료 등을 활용

시장별 경쟁상황 분석/
평가

계량지표를 우선 활용하되, 비계량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시장
지배력 존재여부, 유효경쟁여부 및 경쟁상황 변화추이를 판단하고 기
존 경쟁정책의 평가 및 신규 정책 도입방향 제시

의견수렴 및 공표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공표

<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의 평가기준 >

절차 주요 내용

시장구조
지표

시장집중도
시장점유율(매출액, 가입자수, 통화량 또는 트래픽), 경쟁사업자수,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 상위3사 시장점유율 및 HHI

진입장벽
필수설비, 법제도적 요인, 규모와 범위의 경제, 매몰비용, 수직적
결합 정도, 브랜드 인지도, 진입·퇴출 동향, 잠재적 경쟁사업자,

인접시장으로부터의 영향

이용자행위지표 사업자 전환 용이성, 정보획득 용이성, 정보활용정도, 대응구매력

사업자행위지표
요금 및 품질경쟁현황, 불공정 경쟁행위사례, 신규서비스 제공 및

기술혁신 정도

시장성과지표 사업자의 초과이윤, 요금 및 품질수준의 국제비교, 이용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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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논리: 찬성 vs 반대  

가. 찬성논리

○  변화된 경쟁환경을 고려하여 전체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정책을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

- 부가통신시장에 대하여도 경쟁상황평가 또는 그에 준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상황을 진단해보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동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쟁정책을 검토해야 함

- 또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경쟁제한 및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 

예방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할 필요

※최근 방통위의페이스북 제제는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영향력증대를 고려한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를 규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공정위 역시 알고리즘 담합,

데이터독점등 4차산업혁명시대에새롭게발생할수있는불공정행위차단을위한

공정거래법개편방안을검토중

- 지배력 전이와 경쟁제한성의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상황

평가는 물론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나. 반대논리

<의견 1>

○  현재 ▲ 자한당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

뉴 노멀' 법), ▲ 더민주당 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

정안 등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경쟁상황평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이는 정부 인허가를 통해 사업 영역을 보호받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

한 경쟁상황평가를 합당한 근거 없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까지 적용

하려는 것으로 정책 수단의 취지에 벗어나고 무리할 뿐만 아니라, 평

가 결과에 따른 개입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등 현실성이 낮고, 위헌적

인 접근임



- 175 -

○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미비라는 현실로 

인해, 결국 역차별 규제가 됨

○  소관 주무부처 역시 규제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라서 경쟁상황평가 확

대 주장에 명확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음

※ 참고로, 방발법을 근거로 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가 KISDI를 통해

해마다 수행되어 왔는데, 2016년까지 시장획정 조차 어려운 인터넷 검색만을 계속

다뤘을 뿐, 스마트폰이 국내 유통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독과점 상태인 앱

마켓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없음

<의견 2>

○  최근 국회에서는 인터넷사업을 포함하는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경쟁상황평가와 같은 시장 자체의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인터넷검색서비스 등 부가통신사업은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통하여 

제한된 자원이나 특수한 지위를 부여 받은 소위 규제산업이 아니며,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누구나 언제라도 시장참여가 가능한 자유경쟁

시장임

- 국가의 직접적인 규제개입을 통한 경쟁체제의 효율적 조직화가 필요하지 

않는 부가통신사업 영역에 까지 경쟁상황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적용받지 않는 해외사업자와의 경쟁에 있어 국내 

시장에서조차 밀릴 수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해도, 글

로벌 사업자들의 경우 자료 제출 의무 이행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기반의

부가통신사업자와의 역차별 우려가 있음

○  해결방안(개선방향) -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 보다 자유로운 시

장환경을 조성하여 관련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법제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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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1.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4. 검토의견(안)

○  종합 의견: 현시점에서 경쟁상황평가의 도입은 정책시행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단계적인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현시점 경쟁상황평가 어려움)

-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자료조사, 실태조사 강화를 도입하여 규제집행을 

위한 시장상황 자료 수집․분석 및 체계적 모니터링 강화하고, 통신시장의 

시장변화 및 규제집행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2

차적으로 사전규제 목적의 경쟁상황평가를 “특정한 부가통신서비스”

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분석됨 

※ 즉, 역차별 문제를 유발하는 현안이슈의 해결을 사후규제 관점(금지행위)에서 먼저

접근하고(현안발생 시 사안별 경쟁상황평가), 사전규제 부과로 연계될 경쟁상황평가는

향후시장및규제집행력을고려하여확대여부

- 주지할 것은,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역차별의 해소를 위해 사전적으로 

해당 시장의 현황을 규제기관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조사, 근거마련은 

선행적으로 반드시 필요 →  현재의 상황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정한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자료 수집․분석 및 모니터링 강화 요

구(실태조사, 자료제출 근거마련) 적합 

※ 효과적인 사후규제를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 역차별 해소를 위한 사후규제: i)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금지행위 적용,

ii) 경쟁법(공정거래) 상의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 기업간 합

병의 합병 판단

< 금지행위 관련 제도적 규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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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3.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
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
스를 제공하는 행위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
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6.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
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
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
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연관 조항

제51조(사실조사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
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
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
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의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위반행위의 기간ㆍ횟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
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
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
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
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
과를 할 수 없다.

○  판단근거① : 경쟁상황평가의 현실적인 절차적 문제 –  시장획정 

- 국내외 경쟁법이나 통신법이 목적으로 하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제재 또는 차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제 그러한 행위가 관련시장에서 발생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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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경쟁법에 근거한 시장획정은 특정 행위가 발생한 후 해당 행위를 평가하기 위

해 시장획정을 하므로 동일한 시장획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반면에 통신법은

특정 역무에 대하여 사전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획정 결과가 크게 달라

지지 않음

- 시장획정은 그 평가대상을 명확히 하는 과정으로 규제기관의 시장개빙을 

위한 출발점으로 간주되며 관련시장이 잘못 정의되면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의 평가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사례: 메시지 시장획정(카카오 메신저 vs 이통사 문자메세지)

- 관련시장의 획정이란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상

품군과 거래 지역 등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을 말함 

※ 단면시장 수요대체성 측정의 기술적방법: SSNIP 테스트, CLA(임계손실규모) 측정

- 여기서 규제집행의 현실적 절차의 문제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시장획정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획정)이 법적 판례 및 학술적으로 명확한 

시장획정에 대한 많은 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어서 사전규제를 위한 

시장획정에 논의 및 분석에 상당한 노력(시일)이 요구될 수 있음

- 법적 판례의 이슈: NHN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터넷 포털시장 획정

※ 공정위: 동영상공급업체 광고금지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해 NHN을 인터넷포털

사업자로 규정하여 제3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의 위법성을

인정 → 인터넷포털시장은 경제학적 양면시장(상호연결 고객군, 간접네트워크

효과, 직접거래의 어려움)으로 규정, SSNIP 적용의 이론적 불가능성 고려하여

이용자시장으로획정하여광고매출을근거로지배력추정(간접네트워크미고려)

※ 고등/대법원: 공정위의 시장획정은 관련 시장의 범위를 양면시장으로 정의하고도 협소

하게 정의하여, 실제 시장획정을 이용자시장으로 획정하고도 전체 광고

매출로평가한것은정확한시장획정이이루어지지못함

※ 결과: 공정위는 NHN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정의하고 과징금 부과(227백만원), 서울

고등법원/대법원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이라고 결론을 내림

- 학술적인 이슈: 인터넷포털시장 양면시장 vs 단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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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연구에서인터넷포털시장을양면시장으로규정하지만핵심요소인간접네트워크효

과에 대한 실증연구는 이루어지 못하는 상황(주류 관점), 반면에 Luchetta(2013) 등의 다른

연구에서는 온라인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단면시장이라는 연구결과도 제시되는

상황임

○  판단근거② : 사전규제를 위한 관점으로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경쟁

상황평가를 시행한 해외사례가 아직까지는 충분치 않음 

-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특정 시장의 경쟁상황평가는 사전규제를 

목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시장진입, 급속한 기술발전 및 융합 등의 특성에 의해 사전규제 목적의 

경쟁상황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 사전규제 용도로 경쟁상황평가를 활용하는 대표적 해외사례는 EU를 들 수 있음

< EU의 경쟁상황평가의 근거>

Regulatory Framework Directive(2002.3)

- 회원국별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여 시장지배력(SMP) 보유사업자를 선정하고, 동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등 사전규제를 부과하도록 규정

- SMP 보유사업자는 시장점유율로 추정(시장점유율 40% 이상 시 SMP 보유추정, 25% 미만 시
SMP 미보유 추정)하되, 시장규모, 필수설비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 EU에서도 통신부문에서 가능한 사전규제 보다는 가능한 경쟁법의 사

후규제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현재 통신법 상의 경쟁상황평

가를 수행하는 사전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통신시장은 4개로 축소하

여 운영하고 있음. 다만, 영국의 Ofcom을 비롯한 NRAs들은 앱시장 

등 변화한 통신시장의 환경을 고려한 시장동향을 분석하는 추세

※ 통신산업은 경쟁법만으로는 효과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아 각 국에서는 통신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여 시장지배력 존재 여부 및 사업자를

모색하여 판단, 일정한 조건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정한 의무를 부과

※ 일정한 조건: a) 높고 지속적인 진입장벽, b) 시장구조의 유효경쟁 가능성, c) 경쟁법

의 불충분성 → EC는 3가지 기준은 누적적으로 적용할 것을 적용(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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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권고 상의 사전규제 부과대상 시장 변화 >

- 미국은 통신법에서 이동통신서비스(CMRS) 리포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경쟁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기존의 CMRS

시장의 범위에 상류, 하류시장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나 경

쟁상황의 모니터링 성격이 강함 

-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

대되면서 주요 국가에서도 쏠림에 의한 승자독식, 생태계 관점 경쟁

구조 등으로 인해 시장지배력 남용 및 전이가 용이하다는 판단 하에 

경쟁상황평가의 범위에 온라인 플랫폼을 반영하여 제한적으로 수행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

니터링 용도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실태조사 관점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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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후규제 관점의 경쟁상황평가 및 규제 Case가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

※ 伊 공정위, 페이스북-왓츠앱간 개인정보공유에 과징금 부과 2017.05.15.

※ EC, 구글의 플랫폼 중립성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예정 2017.05.22.

※ 英 정부, 대형 뉴스 제공자 구글과 페이스북 규제 검토 2017.10.12.

○  판단근거③ : 인터넷산업의 혁신성 저하에 대한 우려 

- 전술한 바와 같이, 다수의 국가에서 특정 시장에 대한 유효경쟁을 

판단하여 사전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법 차원의 경쟁상황평가를 

기간통신에 대해 시행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유

로운 시장진입, 급속한 기술발전 및 융합 등의 특성에 의해 사전규제 

목적의 실질적인 경쟁상황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 이처럼 아직까지 인터넷 경제에 대해서는 사전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혁신을 저해할 우려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특별히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도 규제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진입장벽의 차이: 야후 → 구글, 야후 → 네이버, 다음(선발사업자 교체 가능성, 파

괴적 혁신의 저하 우려)

※ EU 위원회: 로봇세 도입 부결(2017.2)

○  판단근거④ : 정량적 자료의 신뢰성 확보

- 실효적 경쟁상황평가를 위해서는 정량적 제출 자료의 신뢰성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부가통신사업자는 법적 차원의 신뢰성 

있는 자료정리 및 제출의무가 없는 상황임  

-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IPTV 방송사업자들은 회계분리기준(규제회계)에 

의해 일정 양식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별도의 회계감

사를 매년 규제기관으로부터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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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쟁상황평가 자료의 입수: 매출액, 가입자, 수익성, 통화량, 투자규모 등의 자

료가 영업보고서에 기재, 이용자 만족도 및 수요대체 등은 설문조사 등으로 파악

- 이에 따라 일정한 통계양식 하에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료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적으로 중요할 것임 

< 기간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 법적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 규정)

제49조(회계 정리)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
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
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 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관
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기간ㆍ
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최
초 출입 시 성명ㆍ출입기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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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방안 (발제자: KISDI 염수현 연구위원)

⒈ 논의 배경 

o 인터넷 시장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규제 관할권 확보와 함께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 시장상황 분석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됨

o 또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새로운 경

쟁 이슈와 이용자보호 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시장 현황 파악에 대한 

요구가 증대

o 특히,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국내 산업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국내 서비스 실태와 매출액, 영업비용, 이용자, 점유율 등 기본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⒉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방안별 쟁점과 주요 고려사항

□ 경쟁상황 평가 방안의 쟁점

o 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뉴 노멀' 법),

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에서 기존 기간

통신사업에 대해 실시하던 경쟁상황평가를 전체 전기통신사업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

o (쟁점) 특정 시장의 유효경쟁 상태를 일정한 분석(구조-행위-성과,

S-C-P)틀로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경쟁상황평가 제도를 특정 부가통신

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이 규제목적상 필요한가와 가능한가가 논의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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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지정 통계와 승인 통계 비교

o (지정 통계) 통계법에 따라 지정 통계로 지정될 경우, 자료제출 요구권이 부여되

며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은 자에 과태료도 부과 

․지정 통계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요건이 엄격(전체 공식 통계 1092종 중 92개로 8.4%)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와 ICT 실태조사는 통계청 지정 통계이며 ICT 실태조사

는 부가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총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을 작성 

o (승인 통계) 통계법에 따라 통계 작성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 실지조

사권만 발생하며 미제출, 미답변시 제재조항 없음 

․‘응답자 등 관계인’의 의무는 통계작성 승인에 따라 당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

고 별도로 규정해야 발생

․참고로 방송산업실태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이며 별도로 자료제출 의무가 규

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자들의 협조가 원활하여 응답률이 100%에 가까움

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에 대한 재산 상황 제출 의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음 

□ 실태 조사 방안의 고려사항 

o (개요) 매년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실태 조사 및 분석을 실시

- 시장획정과 획정된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보다는 주요 서비스를 

선정하여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실태 파악 및 변화 동향 모니터링

o 실태조사 방안의 고려 사항 

- (법적근거) 해외사업자의 국내매출액 등 자료 확보 및 제출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실태조사 근거와 자료제출 의무를 법률에 규

정하는 것 필요하나 자료제출 의무규정이 가능한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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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 통신 부문 주요 실태 조사>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ICT 실태조사 방송산업실태조사

법적근거

정보통신망법 제52조

(인터넷진흥원)의 사업 

내용

통계청 지정 통계

정보통신융합법상 실태조사 

조항,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통계의 작성관리 조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상 

통계의 작성 조항, 

통계청 지정 통계

통계청 승인 통계

목적

국내 가구의 인터넷 

이용환경, 국민의 인터넷 

이용현황과 이용행태 등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 국제기구 ICT 

관련 국제지수 산출 등의 

기초자료 제공

우리나라 ICT분야의 사업별, 

지역별 사업규모와 

시장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과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방송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산업의 

분야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

또한 민간기업체의 경영 

계획 수립과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시청자에게는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통계 

제공

조사주기 1년 1년 1년

통계종류 통계청 지정 통계 통계청 지정 통계
통계청 승인 일반 ․ 조사 

통계

o (대상 서비스) 시장규모, 서비스의 중요도, 경쟁 및 이용자 보호 이슈 

발생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서비스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o (내용) 직접적인 경쟁 이슈 파악보다는 주요 서비스의 경제적 특성,

수익 모델, 시장 현황과 구조, 분야별 경쟁 상황, 매출, 수익률 및 

성장률 등 전반적 시장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장구조 

등에 중점

□ 통계 보고 방안의 고려 사항

o (개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별 매출액,

유료 가입자 등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방통위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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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부와 통계이용목적이 달라 통일된 보고양식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통위의 법 집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방통위에 대한 

통계보고의무 부과 규정 신설 검토

o (분류체계) 현행 서비스 분류 체계가 인터넷 시장 경쟁 정책 및 사후

규제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수정 필요

o (제출항목) 현재는 매출액, 수출액, 수입액, 유료가입자수, 보유회선수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매출액을 광고매출액 등으로 세분할 필

요가 있으며, 유료 가입자보다는 실사용자 등이 더욱 중요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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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인터넷기업이 생각하는 시장현황 파악방안 (발제자: 인기협 차재필 실장)

▣ ｢경쟁상황평가 확대｣및 ｢통계보고 의무부과｣방안 관련 입장

가. 경쟁상황평가의 목적

o ‘경쟁제한의 방지 및 해소라는 경쟁정책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획정된 시장의 시장지배력 존재 및 변화 등 경쟁상황을 

파악’(KISDI 경쟁상황평가보고서, ‘07)

나. 평가기준

o 경쟁상황평가의 기준은 시장집중도, 시장 진입장벽 등 시장구조 

지표와 이용자, 사업자 행위지표 및 시장성과지표로 구성

< 평가 기준 >

(신종철, 세상을이어주는 통신연합, ‘08 봄호)

다. 부가시장에 적용

o 부가통신시장은 여러 시장 경쟁상황 평가지표를 적용시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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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요소

(*표는 제외)
내용 부가시장

자연 독점성
망은  하나이므로  독점적인  지배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밖에 없음
망 소유 못 함

필수 설비성

사업자별 필수설비의 중복투자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제어하기 위해 

사업자 제한

필수설비 없음

< 평가 기준에 따른 부가통신시장 평가 >

구분 부가시장 평가시 예상결과

시장집중도
o 정확한 시장획정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만 가능

(현재 시장획정이 안되어 있음)

진입장벽 o 인허가나 대규모 장치 등에 의한 시장 진입 장벽이 없음

이용자
o (사업자 전환의 용이성) 전환비용 없이 서비스 즉시 전환 가능

- 예시 :네이버↔구글↔다음 전환비용 없음

행위지표
o (정보획득의 용이성) 지불요금체계가 없거나 인터넷을 통해 공

개적으로 가입자 유치를 하고 있어 정보획득 매우용이
사업자

행위지표
o (요금 및 품질경쟁 현황) 가격 담합 가능성 있는 서비스 극소수

시장성과 지표

o (요금) 요금이 없거나 요금체계가 서비스별로 다름

o (품질수준 국제비교) 단일한 균질적인 서비스가 극소수

o (이용자 만족도) 요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측적이 어려움

- 이용자의 지불요금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고 있냐?

o 기간통신 시장은 경쟁이 제한되기 쉬운 특성으로 인해 동 시장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규제 됨

- 중복투자 문제로 인한 ‘필수 설비성’ 특정 사업자가 망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자연 독점성’, 막대한 장치비용으로 인한 ‘진입 장벽’, 

소수의 망사업자로 인한 ‘대체가능성의 제한‘

- 반면, 부가통신 서비스는 이러한 경쟁 제한요소가 없음

< 경쟁 제한 요소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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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요소

(*표는 제외)
내용 부가시장

시장 진입 장벽
막대한 장치비용으로 인해 

누구나 진입 불가

장치비용이 매우 낮아 누구나 

진입가능

대체가능성

(전환비용)

다른 서비스로 대체가능성이 

낮고 전환 비용이 큼

타 서비스로 대체 가능성이 높고 

전환비용이 없음

*특혜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국가에서 특정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특허’를 받거나 

한정된 주파수 할당으로 타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차단되어 공익성 

등 사회적 책임을 요구

국가에서 받은 특혜 전무

o 경쟁상황평가 확대의 제안배경으로 "공정경쟁 환경훼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으나"

- 부가통신 사업자의 공정경쟁 환경 훼손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 공정경쟁이 훼손되거나 증명된 사례는 거의 없음

□  결론

o 정부의 정책수립, 정책판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시장 및 서비스에 

대한 현황파악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는 필요

o 하지만, 경쟁제한을 해소하여 경쟁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상황평가 의무의 도입이 꼭 

필요한 사안인지 의문

- 경쟁제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학문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

o 개인적인 경험이나 막연한 느낌에 의존하여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

하기보다 증거기반의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증거기반 규제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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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34조(경쟁의 촉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기 

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8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수요대체성·공급대체성
2. 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범위

3. 소매(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 도매(소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통신 

설비 등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등 서비스 

제공의 거래단계

4. 구매력·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

② 경쟁상황 평가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1. 시장점유율, 진입 장벽 등 시장구조

2.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취득의 용이성, 서비스 공급자 전환의 용이성 등 

이용자의 대응력

3. 요금·품질경쟁의 정도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
4. 요금·품질의 수준, 전기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쟁상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참고

□  경쟁상황평가의 법적 근거

< 경쟁상황평가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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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상황평가의 대상 및 절차

o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의 평가대상은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전용회선, 국제전화의 5개 시장이며, 평가절차는 평가대상에 

대해 ①단위시장을 획정하여 ②자료를 수집하고 ③이를 바탕으로 

시장별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를 한 후 ④의견수렴 및 공표하는 

순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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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인터넷 생태계 균형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방향    

 (발제자: 광장 권순엽 변호사)

목차
1.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

(1) 국내 인터넷망 이용 현황

(2) 국내 ISP 시장현황

(3) CP 산업 현황

(4) ICT 생태계 환경 변화

2. 인터넷망 이용 관련 법규 현황

(1) 법규 연혁

(2) 전기통신사업자 별 적용규정 현황 비교

(3) 금지행위 규정 구체적 검토 

(4) 소결

3. 금지행위 규정 개정방향

# 별첨

1.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

(1) 국내외 인터넷망 이용 현황과 전망

ü 전세계적으로도 인터넷 트래픽의 급증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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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room.cisco.com/press-release-content?type=webcontent&articleId=1771211

▶ 최근 VNI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기간에 국제 인터넷 트래픽은 연평균 26% 

증가하여 같은 기간에 전체적으로 약 3.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05년 대비 

약 135배 증가)

ü 인터넷 트래픽의 폭증: (1) 가파른 증가율; (2) 유선인터넷 대체 가속화 

출처: KISDI 2016 정보통신산업동향

▶ 2012-2016 (LTE/3G 기반에서)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연평균 56% 이상 증가하여 

같은 기간에 전체적으로 6배 증가; 

▶ 2016-2021 기간 연평균 36% 증가 예상하여 같은 기간내 5배 증가 예상 (Cisco VNI 

보고서)

▶ 상당 규모의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따른 초고속 망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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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B

2010 21,567원 20,516원

2015 19,637원 16,385원

감소폭 1,930원 4,131원

(2) 국내 ISP 시장 현황

ü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정체: (1) 가입자 포화; (2) ARPU의 지속적 하락

(출처: KSDI,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2016년도)

▶ 초고속인터넷 소매 매출액은 2010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2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 또는 정체

▶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수는 64개(2015년 기준)이고 2015년 말 기준 가구당 보급률 

약 107.1% ⇒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포화기로 진입

▶ 신규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보다는 타사업자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

ü 재무상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포화에 따라 기존 가입자 대상 경쟁구도로 전환 / 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액 (ARPU)은 계속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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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P 산업 현황

ü CP의 영향력 확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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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Global CP: 2017년 시가총액 604조(5600억달러), 2017년 영업이익: 21조(200억달러)

ü 요약 정리

1. 연 20% 정도의 인터넷 트래픽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는 

2020년 이후에는 모바일 트래픽과 동영상 트래픽이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전체 인터넷 트래픽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 (예상 모바일 트래픽 증가율: 

연 40% 이상) ⇒ 지속적인 망고도화 투자 소요 발생 

2. 국내 ISP 시장은 이미 가입자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경쟁심화로 ARPU도 하향 추세로 

인해 정체 상황 ⇒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는 망투자비 확보에 어려움 예상되고, 

경쟁심화로 이용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약화·상실 

3. 대형 CP의 경우 이미 시가총액 등에서 통신사업자들을 압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의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장래 가치까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형 CP와 

통신사업자들 간의 재무적 격차 및 투자여력 차이는 더욱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

4. 네트워크 보유사업자의 일방적 우위는 사라지고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의 중요성 및 

시장지위가 추세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5. 네트워크 보유자의 일방적 우위에 따른 타 사업자에 대한 경쟁저해행위 및 이용자이익 

침해 가능성을 전제로 규제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나, 새로운 ICT 산업구조에서 변화된 역

학관계를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의 전기통신사업자들 상호간 경쟁저해행위 및 이용자에 대

한 침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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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망 이용 관련 법규 현황

(1) 법규 연혁

□ 통신시장의 형성과 경쟁체제의 도입 (1980년대~1990년대)

- 1980년대 통신시장은 공기업인 한국통신 등에 의해 독점

- 10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 요구에 따라 1991년 전기

통신사업법 전면개정을 통해 국내 통신시장에도 경쟁이 도입되고 복수의 

설비 기간 통신사업자 등장하기 시작 [데이콤 – 국제전화(1991), 신세기통

신 (1994)] ⇒ 망사업자의 우월한 시장 지위를 전제로 망사업자 위주

- 1996-97년 다양한 영역에서 신규사업자 허가로 실질적인 경쟁체제 도입되

기 시작[PCS사업자들 (1996),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1997)] ⇒ 여전히 

망사업자를 수범 주체로 하는 법규 체제 유지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기간통신역무 전환 (2004)

- 1999년 하나로텔레콤이 세계 처음으로 ADSL 상용화 성공: 부가통신역무

로 분류

- 2004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고 

있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가 기간통신역무로 재분류 

- 기간통신역무화 되면서 초고속시장 내 유효 경쟁 가능 ⇒ KT 위주 독과점

시대에서 실질적 경쟁체계로 변경 ⇒ 시장 경쟁을 통한 가입자 기반 확대

그 결과 64개 설비 기반 초고속사업자 등장(2015년 현재)

시장 포화로 출혈 경쟁 상황으로 진입 ⇒ 심화된 시장 경쟁으로 인한 초고속 인터넷 

사업 규제 필요성 상대적으로 약화 (상당수 기간통신역무의 commodity service화)

(2) 전기통신사업자 별 적용규정 현황 비교

구분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사전
규제

진입규제 허가 신고(특수부가 등록)

인수∙합병 인가 변경신고(가능성)

외국인 지분
제한 49% 없음

회계분리∙영
업보고서 역무별 분리∙제출의무 없음

요금규제 역무별 신고(SMP인가) 없음
사후
규제 금지행위 모든 항목 해당 일부 항목 해당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11. ICT 생태계 발전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편 방안 연구 19~20면)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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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규제: 정부가 시장의 진입부터 요금 및 이용조건의 결정 등에 이르기까지 

사전적으로 규제하여 통신사업자의 난립 방지 및 경쟁상황의 형성 등을 달성

기간통신사업자: 엄격한 사전규제 대상 

부가통신사업자: 사실상 사전규제 없음. 

Ÿ 사후규제: 사전 규제만으로는 “경쟁”과 “이용자 이익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들의 

구조적·개별적 행위를 방지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경쟁저해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사후적으로 제어하는 사후규제 수단이 필요.

기간통신사업자: 금지행위 모든 규정의 실질적인 적용대상 

부가통신사업자: 금지행위 규정은 수범주체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으로는 모든 규정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개별 금지행위 규정을 살펴

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실제로 문제될 수 있는 규정은 극히 일부.

Ÿ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용자 및 다른 사업자에 

대한 중요성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다양한 통신사업 영역에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이익침해행위”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러한 ICT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저해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 유형과 무관하게 이용자 이익침해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는 체계로 재정립할 필요 ⇒ 따라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방적 우위를 전제로 한 현행 법 제도(금지행위 규정)가 개편되지 않으면,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한 경쟁행위”나 “이용자이익 침해” 발생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공백 

발생 우려

(3)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법규 연혁

□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법규
◦1991년 전기통신사업법: 설비기반 망사업자의 자연독점화 및 우월한 시장지위
를 전제로 (1) 망사업자 규제, (2) 부가통신사업자 비규제 구도 채택
  1994년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진입요건이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
  2016. 1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지행위 규정(플랫폼 중립성)이 추가됨

è 지난 20년간 시장 상황 변화에도 시각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CP의 시
장내 규모, 영향력은 폭발적으로 커진 상황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미 
치열한 경쟁상황에 진입한 ISP를 포함한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 구
도에 머물러 있음. 

è 최근 추가된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규정(시행령 별표4 5.사.4))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이 경
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고 하여 일단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간의 관계를 규제 대상
으로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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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지행위 규정 구체적 검토 

Ÿ 전기통신사업법은 금지행위의 수범주체를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50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도 

아래 금지규정의 수범주체에 해당함.

Ÿ 다만, 개별 금지행위 규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문제될 규정은 일부에 

불과함. 

구분 수범주체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제외한 
기타의 

행위유형 

상호접속 등의 협정 관련 불합
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행위(제1호) 상호접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사항을 규정하는 고

시 등에서 협정의 체결의무자로 기간통신사업자가 규
정되어 있어 실제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상호접속 등의 협정 관련 체결 
거부 또는 불이행 행위(제2호)

정보 등의 부당 유용 행위(제3호)

이용요금 등을 부당하게 산정
하는 행위(제4호)

회계분리 및 결합상품 등에 대한 규제로 실제로 기간
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이용자에 대한 설명․고지 관련 
행위(제5호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 결정·
유지 행위(제6호)

공급원가, 상호접속 등의 대가가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
하게 높게 결정·유지될 것을 요구되어, 실제로 통신요금 
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의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 행
위(제7호)

도입배경, 취지 등을 고려하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
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다만, 앱 마켓 수익배분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부가통신
사업자 또한 수범주체라고 볼 가능성은 있음.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유형

부당한 요금청구 관련 행위 전통적인 유료서비스 (요금청구, 요금연체 등)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부가통신서비스에 적용될 가능성은 사실
상 없고 부가통신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용자 이익저해행위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이용 관련 행위
이용자의 요금 연체 관련 행위

부당한 이용자 차별 관련 행위

금지되는 구체적인 행위유형은 요금, 번호, 가입전환 등
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기간통신사
업자가 규제 대상
부가통신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지 고려해야 함

결합판매 관련 행위

결합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간통신사업자만이 적
용대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플랫폼 장악에 따른 결
합서비스에 따라 공정경쟁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한 대
응이 불가능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선택 또
는 이용 방해 관련 행위

ⓛ 망/플랫폼 사업자인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등의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동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다
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행위주체가 될 수 
있음.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행위주체가 되기는 어려워 보임. 

② 앱 선탑재 행위 관련, 부가통신사업자도 수범주체 될 수 있음 

③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
고 제공하는 행위 관련, 부가통신사업자도 수범주체

④정보이용 불편 광고의 부당한 삭제 제한 행위 관련, 
부가통신사업자도 수범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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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지행위 규정 개정 필요

ü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

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상황”을 저해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ü 부가통신사업자의 다양성과 발달속도 등을 고려할 때 진입규제와 같은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사후규제가 바람직하고 특히 구조적인 또는 개별적인 

저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금지행위 규정의 개정이 필요

금지행위 규정 개편 방향

① “공정한 경쟁상황” 및 “이용자 이익” 보호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ICT 생태계 발

전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개편할 필요 

② 먼저, 공정한 경쟁 관점에서, 최근 국내역차별 및 이에 따른 불공정 행위등이 

문제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금지행위 규정은 미흡함. 

이에, (i)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저해 행위, (ii)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행할 수 있는 공정

한 경쟁저해 행위, (iii)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행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저해 행위 등으로 유형화하여 개편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금지행위 규정으로 재편 필요

③ “이용자 이익” 보호 관점에서, 부가통신역무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내

용적인 부분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큰 의미를 가지고 부가통신사업

자가 이용자에 대해 가지는 우월한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차별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를 포섭할 수 있는 적절한 금지행위 규정은 

미흡함. 

이에,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등을 (i) 서비스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행위(예컨대, 특정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거부)와 서비스 자

체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행위(예컨대, 서비스 내용 미고지) 등으로 유형

화하거나, (ii) 신유형에 대응이 쉽도록 일반적인 경우에 모두 포섭될 수 있는 일

반 규정과 세부적인 개별 규정 등으로 유형화하여, 개편하는 방향 검토 필요

④ 증가된 영향력과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일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금지행위의 수범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 

정비도 고려 가능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

어, 현행 법 체계상 이용자 이익 저해와 관련하여는 법률개정의 필요는 낮아 

보이나, 앞서 살핀 방향으로 규정 개편할 경우 명확한 유형화를 위해 법률개정

의 필요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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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
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
"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
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
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
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1.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
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설비등의 제공, 가입자선로의 공동
활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전기
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
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이하 “상호접속등”이
라 한다)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같거나 
유사한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
업자 간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
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임차 및 접속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다. 상호접속등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
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불
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
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법률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
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
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
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2.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

# 별첨 

(1)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제외한 기타의 행위유형 

① 상호접속 등의 협정 관련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행위(제1호)

상호접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등에서 협정의 체결의무자로 기간

통신사업자가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② 상호접속 등의 협정 관련 체결 거부 또는 불이행 행위(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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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
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
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로 한다.

가. 상호접속등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
한 협의, 협정의 체결 또는 체결된 협
정의 변경 등에 대하여 법 제35조제3
항ㆍ제36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38
조제4항ㆍ제39조제2항ㆍ제41조제2항
ㆍ제42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
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부당
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법 제35조제2항ㆍ제36조제1항ㆍ제37
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39조제3항
ㆍ제41조제3항ㆍ제42조제3항에 해당
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상호접속등에 관하여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
연하는 행위

  다. 삭제 <2016. 12. 30.>

법률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
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
"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
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3. 정보 등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
는 상호접속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
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기술, 회계 및 
영업 관련 정보와 이용자의 이용실적 등 
이용자 관련 정보 등을 직접 또는 제3자
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
게 유용하는 행위로 한다.

상호접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등에서 협정의 체결의무자로 기간

통신사업자가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③ 정보 등의 부당 유용 행위(제3호)

상호접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등에서 협정의 체결의무자로 기간

통신사업자가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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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용요금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제4호)

법률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
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
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
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
을 산정하는 행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
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
항 관련)
4. 이용요금(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부당하게 산정
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정리에 관한 
사항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회계를 정
리하거나 비용ㆍ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
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
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나. 일정한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다
른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
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여 전기
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
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
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
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
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
익을 부당하게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
나 수익으로 분류하거나, 다른 서비스
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전기통
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
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전기통
신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결합판매서
비스의 요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다
목에서 같다)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
를 산정하는 행위

다.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제3자에게 수수료 및 결제 조건 등의 거
래 조건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이나 수익을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
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라. 삭제 <2016. 12. 30.>

회계분리 및 결합상품 등에 대한 규제로 실제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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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용자에 대한 설명․고지 관련 행위(제5호의2)

법률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
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
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
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
여서는 아니 된다.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
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
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5의2.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
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금지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로 한다.

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한 사
항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 또
는 고지하는 행위

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명, 이
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할부
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
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ㆍ개
별 할인율 등의 약정 조건, 서비스 개
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
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 
사실, 서비스 개시일 등을 고지하지 않
는 행위

  라. 약정기간 중에 이용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및 이용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마. 약정기간 중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
기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려
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의 변경 
사항을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
는 행위

바.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
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약
정기간 만료일, 약정기간 만료 후의 이
용요금 및 이용조건, 이용계약이 자동
으로 연장된 이후에 이용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지(결
합판매 구성상품의 일부 해지를 포함
한다) 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
실 등을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사. 이용계약 해지 시 이용자에게 이용계
약의 해지 접수 및 계약 해지 완료 사
실 등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
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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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
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
"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
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6.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를 결정ㆍ유지
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상호접속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같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의 공급원가, 요금 
및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회피가능비용
에 비추어 상호접속등의 이용대가를 높게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
우 상호접속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효율
성, 기술발전 추세 및 시장경쟁 상황 등
을 고려할 수 있다.

법률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
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
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
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
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
하는 행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7.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
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로 한다.

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
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
(이하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라 한
다)에서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계약 
내용과 다르게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자
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한다.

나.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이루어
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

1)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콘텐츠의 일반적인 시장 거
래가격에 비추어 부당하게 낮거나 

⑥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 결정․유지 행위(제6호)

공급원가, 상호접속 등의 대가가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될 것을 요구되어, 

실제로 통신요금 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⑦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의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 행위(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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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높은 수익
을 배분하는 행위
2) 과금ㆍ수납대행 수수료, 공동마케
팅 비용분담, 무상 제공, 독점 제공 
등 수익배분 관련 거래 조건을 부당
하게 설정ㆍ변경함으로써 수익배분
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법률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
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
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
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중략) ···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
를 제공하는 행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
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
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요금청구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
을 청구하는 행위
2) 요금 관련 프로그램의 조작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
금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법률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
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
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
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중략) ···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
를 제공하는 행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
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
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

도입배경, 취지 등을 고려하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수범주체

다만, 앱 마켓 수익배분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또한 수범주체라고 볼 가능성은 있음.

(2)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유형

① 부당한 요금청구 관련 행위

▶ 전통적인 유료서비스 (요금청구, 요금연체 등)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부가통신서비스에 
적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부가통신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②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이용 관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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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나.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전기통

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용자(명의가 도용되는 등 본인
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는 자를 포함한다)
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
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
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
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
지를 거부ㆍ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
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
스의 가입ㆍ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
하는 행위
6)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신청 
후 개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기
통신서비스의 신청 철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
위
7)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명의로 개통하여 전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
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
을 해지하는 행위
9) 법 제36조에 따른 가입자선로가 
설치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서비스 품
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지역으로의 
이사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위약금을 부
과하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
금을 제안ㆍ부과하거나 추가조건 등
을 제안하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11) 이용자가 본인의 전기통신서비
스 이용 조건 및 이용 내역 등을 확
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
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
부하는 행위

▶ 전통적인 유료서비스 (요금청구, 요금연체 등)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부가통신서비스에 적용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부가통신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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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
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
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중략) ···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
스를 제공하는 행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
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
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
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라. 이용자[명의가 도용(盜用)되는 등 본
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고 있는 자를 포함한
다]의 요금 연체와 관련한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
회사등 관계 기관에 이용자의 요금 
연체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에
게 요금연체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
이 통지하지 않는 행위 
2) 요금 연체정보 제공과 관련된 자
료를 요금 연체정보 제공일부터 1년
이 지난 날 또는 요금 연체정보 제
공 사유의 해소 사실을 신용정보집
중기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 날까
지 보관하지 않는 행위
3) 연체요금의 납부 등 요금체납의 
원인이 소멸된 후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요금 연체정보를 제공한 기관
에 통보하지 않는 행위

법률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
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
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
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중략) ···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
를 제공하는 행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
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
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

③ 이용자의 요금 연체 관련 행위

▶ 전통적인 유료서비스 (요금청구, 요금연체 등)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부가통신서비스에 적용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부가통신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④ 부당한 이용자 차별 관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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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
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
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
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 체
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
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
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
신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않기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
는 행위
4) 협정 등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
하는 자에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
에 비추어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공하여 이용
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

법률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
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
"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중략) ···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
를 제공하는 행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
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
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
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바. 결합판매하여 특정 구성상품의 과
도한 할인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
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
우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결합
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轉移)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금지되는 구체적인 행위유형은 요금, 번호, 가입전환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자가 규제 대상

   부가통신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지 고려해야 함

⑤ 결합판매 관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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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
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
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중략) ···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
스를 제공하는 행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
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
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
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용하
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별정통신사업자가 제3자에게 구
내(構內)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
3) 전기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
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
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
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
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4)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
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
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
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
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한다.
5)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
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
함으로써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ㆍ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
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광고를 배포ㆍ게시ㆍ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
위

▶ 결합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간통신사업자만이 적용대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플랫폼 
장악에 따른 결합서비스에 따라 공정경쟁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

⑥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선택 또는 이용 방해 관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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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플랫폼 사업자인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다른 전기통
신사업자등의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동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행위주체가 될 수 있음.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행
위주체가 되기는 어려워 보임. 

② 앱 선탑재 행위 관련, 부가통신사업자도 수범주체 될 수 있음 

③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하는 행위 관련, 부가통신사업자
도 수범주체

④정보이용 불편 광고의 부당한 삭제 제한 행위 관련, 부가통신사업자도 수범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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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인터넷 기반 서비스 관련 해외제도 현황 (발제자: 서강대 홍대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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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인터넷 서비스시장 경쟁법 적용사례 및 시사점 (발제자: 한양대 이호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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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이용자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개선방향 (발제자: 한중 정경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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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차별
(Non-discrimination)

상호접속
(Interconnection)

접근성
(Access)

망중립성
(Network Neutrality)

1-3. 망 중립성 및 제로레이팅 정책

1-3-1. 망중립성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발제자: 한양대 신민수 교수) 

I. 망 중립성 개념

o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2002년 Tim Wu의 “A Proposal for Network Neutrality"에서 

제시된 원칙에 의해 처음으로 실체화 됨

  - 인터넷 초기의 단대단(end-to-end)원칙과 같이, 진화된 초고속 인터넷망에도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며, 네트워크 패킷은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처리 및 구현은 망의 

단말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

o 망중립성이란 모든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내용, 유형, 제공자(또는 제공

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

  - 인터넷 망에서의 단대단(e2e) 원칙

  - 트래픽은 중요도나 송․수신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선입선출 방식에 의해 동등하고 

비차별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 인터넷 망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설비임에 따라 개방형 망구조와 통신망간 무정산 원칙

Figure 1. 망중립성 개념

  

o 초기의 망중립성: 망의 개방성 및 중립성 유지를 위한 엄격한 개념

- (비차별) ISP의 트래픽을 포함한 모든 트래픽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며, 트래픽에 우선 

순위를 두면 안 됨 

- (상호접속) ISP 간에 상호접속 의무 및 권리를 가짐 

- (접근성) 최종 이용자는 다른 어떤 최종 이용자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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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현재의 망중립성: 트래픽이 폭증함에 따라 ISP의 망 관리 권한을 일부 허용

  - (투명성) ISP는 망 및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함 

  - (차단금지) 합법적인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단말기기 등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을 보장 

  - (비차별) ISP의 트래픽 관리권한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합리한 차별 금지 

 o 망중립성은 고정된 목적 개념이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 따라 진화하는 도구 개념 

 o 망중립성은 통신망 필수설비를 합리적 조건으로 임차·이용하는 개념인 망개방(Open Access)

및 타사망을 동등 조건으로 접속·이용하는 망동등접근(Equal Access)과 개념을 달리하며,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으로 ISP간 경쟁 활성화를 위한 체계는 수립되어 있음

Table 1. 망중립성, 망개방, 동등 접근

구분
망중립성

(Net Neutrality)
망 개방 

(Open Access)
동등접근 

(Equal Access)

정의
콘텐츠, 플랫폼 등의 트래픽 

동등 대우(비차별)

통신망 필수설비를 합리적 

조건으로 임차․이용

타사 망을 동등 조건으로 

접속․이용
적용 

대상
공중 인터넷의 전송 서비스 통신망 요소(필수설비) 필수적 망

관련 

주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ISP)와 콘텐츠 제공자(CP)

망사업자(NO)와 서비스 

제공자(ISP)

필수망을 보유한 망사업자 및 

ISP와 경쟁서비스 제공자(SP)

주요 

취지

혁신공간인 인터넷의 개방성 

유지

통신설비의 효율적 이용과 

중복투자 방지, 경쟁 활성화

필수망을 보유한 망사업자

(NO)와 서비스 제공자(SP)의 

지배력 전이 방지
적용 

사안

공중 인터넷 망에서의 

단대단(e2e) 원칙

유선 : 설비제공, LLU 

등, 무선 : MVNO

시외, 국제, 부가통신

사업자의 가입자망 접속

 o 망중립성 개념이 등장한 2000년대 초반 (특히 미국의 경우) 망중립성이 지지될 수 있었던 배경

  - 초고속인터넷 설비의 부족 및 열악한 통신품질 

→ ISP가 네트워크 설비 부족을 명분으로 트래픽을 차별 또는 차단․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 이에 따라 ISP에 비해 약자인 CP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 

→ ISP는 트래픽을 차별, 관리, 통제, 차단할 수 없도록 할 필요성 제기

- ISP 시장의 경쟁 결여 및 과점적 시장구조 

→ ISP의 지배력 남용 우려 및 경쟁사업자와 CP에 대한 경쟁제한성 발생, 이용자에 
대한 접근권 침해 우려 

→ 사전규제 필요성 대두 → 망중립성 규제 도입 필요성 대두

II. 망 중립성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o 망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트래픽이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그간 구체적 비즈니스의 실체보다는 이념 논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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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찬성 반대

공정 경쟁

o ISP가 이해관계에 따라 트래픽을 차
단, 지연 등 차별 우려

o 망중립성 개념의 도입을 통해 ISP에 
대한 견제 필요

o ISP간 경쟁 촉진을 통해 차별 Issue 
해소 가능

o 포털, 검색엔진 등 차별로 이미 인터넷은 
非 중립적

o 기존 경쟁법, 통신법 등으로 불공정행위 
규제 가능

전송차별화 
및 

품질보장

o 망 혼잡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
o 주요 신규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장 

필요성은 일부 인정

o 수요의 성격 변화로 망 혼잡 문제가 대두
o 신규서비스 품질보장을 위한 망 차별화 

필요

망 투자
유인

o 망중립성 하에서도 통신사업자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망 고도화 투자를 
할 것

o 차별화 허용 시 수익성 측면에서 
프리미엄 설비에만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

o 서비스 및 요금 차별화, 망 이용대가 
부과를 통한 추가수익으로 망고도화 
투자가 가능

o 망 고도화의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투자유인 확보는 대단히 
중요

혁신
o 인터넷의 개방성이 인터넷 발전 및 

혁신의 원동력
o 인터넷망의 혁신도 중요
o 콘텐츠 산업이 성장한 만큼 네트워크 

비용을 분담할 필요

평등 
vs. 

효율성

o 평등과 개방성이 인터넷의 본질 o 획일적인 평등주의는 비효율을 초래
o 서비스/요금 차별화는 이용자 후생에 

기여

공공성
 vs. 

재산권

o 인터넷은 공공성이 강하므로 특정 
사업자에 의한 개입 및 통제는 불가

o 유선 시내망과 달리 신규로 구축된 
망은 사업자 사유재산

이용자
선택권

o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o 기존 서비스에 대해 대역폭을 할당함
으로써 선택권 보장

o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도 중요

전개된 측면이 있음

o 그러나, 트래픽 폭증에 따른 망 안정성 저하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망중립성 개선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독일 O2: ‘11. 11월 주요 도시에서 망 혼잡으로 품질 저하 발생(민원 6천여 건)

  - NTT 도코모: ’11년 말~’12년 초 통신망 과부하로 6개월간 8차례 통신망 장애

  - KDDI: ‘12년 말~’13년 초 트래픽 폭증으로 3회에 걸친 LTE 망 장애

  - LGU+: ‘11.8월 장비 과부하로 인한 장애 발생으로 900만 이용자 피해 등

Table 2. 망 중립성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III. 해외 망중립성 정책

 o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접근 방향은 해당 국가의 인터넷 시장 환경과 무관하지 않음

 o 유럽: 접속시장의 경쟁 → 구조적인 지배력 남용이 미국에 비해 낮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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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규제 → 망중립성 이슈 적음 → 공정경쟁 차원에서의 규제 접근

 o 미국: 접속시장의 경쟁 결여 → 지배력 남용에 대한 우려 → 사전규제 

→ 망중립성 규제 강화 → 망중립성 정책의 부정적 효과 우려 

→ 망중립성 정책 폐기

 o 지금까지 망중립성 논쟁은 구체적 서비스 실체 보다는 진영간 일정한 사고 체계를 바탕으로 

한 논쟁 성격으로 진행

  - 평등 vs. 효율성, 품질보장 vs. 전송차별화, 공공성 vs. 재산권, 공정경쟁 vs. 투자 유인

 o 최근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5G 도래 등으로 네트워크 투자 유인 등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기계적 동등 대우＇에 변화가 필요하든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1. 미국

 o 망중립성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미국의 경우 ‘17년 FCC가 망중립성 주요 원칙 폐기를 선언

하였는데, 그 함의는 ...

  - 망중립성은 절대 善 및 가치가 아니라 시장상황에 맞게 변하는 개념

  - 네트워크가 CP와 이용자를 매개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양면시장 BM 인정

 o 망중립성의 상대성 인정:

  - 망중립성은 경쟁과 혁신, 이용자 편익 제고 등 시장의 근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

  - 시장의 경쟁상황 변화와 정책 목표 등에 따라 망중립성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와 

유연한 적용이 필요

 o 네트워크의 플랫폼 化:

  - FCC는 네트워크의 양면시장을 통한 가격책정이‘투자의 선순환’을  실현할 것으로 판단

  - 통신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이용자와 CP의 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가격 책정/

네트워크 확장에 투자 → 플랫폼 양측의 수요 진작 → 투자의 선순환

 o 망중립성 규제로 ISP의 투자가 감소했다고 판단

  - 통신사 인터넷 투자가 ‘15년 망중립성 강화 이후 약 5.6% 감소(‘14년 대비 ‘16년 상위 12개 

ISP의 인터넷 투자가 약 36억달러 감소

  -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적 R&D 투자 지연

  - 중소 ISP의 투자 위축으로 농어촌 지역 소비자의 피해 증가

 o ‘15년 이전의 인터넷 환경으로 복원하여 혁신 투자 경쟁 촉진을 기대

  -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서비스에서 정보서비스로 재 분류하고 투명성 규제만 유지하고, 사후 

규제 권한은 FTC(Federal Trade Commission)으로 이관

  - 구글, 페이스북 등은 망중립성 규제가 없던 시장에서 성장하여 현재의 글로벌 사업자 

지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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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미국의 망 중립성 정책 변화

2. EU

 o 미국의 경우와 달리 유럽의 다수 국가는 망중립성 기조 유지

  - ’16년 8월 BEREC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럽 각국의 규제기관에 망중립성 정책 지침 제시

 o 영국의 경우 EU의 권고를 참고하나 약한 수준의 망중립성 정책 수준, 즉 자율규제 기조를 채택

  - Ofcom과 영국 정부는 자율규제방식을 통해 최종이용자들에게 더욱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 규제는 차단과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입자의 합리적인 사업자 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음

 o 영국과 같은 약한 수준의 망중립성 원칙은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망 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과 약한 수준의 망중립성 원칙 하에서 망중립성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임

 o 최근 5G 특성과 기존 망중립성 원칙 간 상충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임

  - ‘18년 2월 BEREC 의장은 European 5G Conference에서 ‘5G N/W Slicing의 망 중립성 위반 

여부＇에 대해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Berec plans industry consultation on 5G network slicing impact on net neutrality ,

Telecompaper, ’18.02.12)

  - 이는 5G 조기 구축을 위하여 망중립성 관련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해소하기 위한 것임

IV.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1.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불공정행위 기준이 시행 중임

 o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사업법 상 부당한 행위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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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본적 체계를 정립하고 있음

  - 특히 금지행위 해석지침으로 가이드라인이 활용되고 있어 사전규제적 효력도 동시에 지님

  -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시행 후 망중립성 위반 사례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음

Figure 3.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정책 현황

 o 차별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포괄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2. 경쟁법을 통한 망중립성 규율 가능

 o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망중립성을 접근하는 견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의 보호라는 관점이 국내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o 하지만 표현의 자유 역시도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며,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견해도 

망사업자의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님

 o 이러한 점에서 망중립성 논의는 경제적으로 망사업자의 시설투자회수에 대한 유인을 유지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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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사업자의 편승행위를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음

  - 만약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저해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망중 립성 정책은 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o 경쟁법적 시각에서도 망중립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까지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님

 o 경쟁법은 사후적으로 사업자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들을 규율하는 법제이므로 

전면에 별도의 입법을 통해 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는 대신, 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을 

경쟁법적인 개념 틀에 투영하여 규제를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됨

  - 미국의 경쟁당국인 FTC(공정거래위원회)나 DoJ(법무부)가 망중립성 개념을 굳이 입법화

하려는 FCC의 태도에 반대하였던 것은 이러한 점에서 이해될 수 있음

 o 망중립성에 대한 규율을 경쟁법적인 틀로 투영하여 보면, 주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문제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주제가 문제가 됨

 o 경쟁법 관점에서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제는 접속 차별이나 가격

차별 및 거래 거절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제3조의 2)의 

한 유형으로, 또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한 유형으로 각 

망사업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규율의 법적 근거가 달라질 것임

 o 수직결합사업자의 경쟁자 배제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정 인터넷 콘텐츠나 애플리케

이션에 대한 봉쇄가 수직 계열화된 망사업자에 의해서 시도되는 경우 망사업자의 망사업에 

있어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콘텐츠 사업으로 전이하려는 시도에 대한 규제는 경쟁법이 

이미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장봉쇄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3조의2 배제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율할 수 있음

 o ISP의 망 중립성 원칙 위반과 경쟁법 위반 가능성을 연결시키는 특수한 사정 

  - 인터넷 환경의 특수성(인터넷의 개방성과 중립성)상 ISP에 부여된 특별한 의무 

  -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의 공적인 역할 

  -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o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비용의 차이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차별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다)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가격차별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① 가격차별이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 요소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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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경우

② 당해 가격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격할인을 받는 사업자의 이익, 경제적 

효율성 증대 등)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③ 가격차별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이는 공익적 이유, 효율성·경제성, 비용의 차이 등의 관점에서 합리적 차별이 가능함을 의미

3.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다양한 시각 확보 필요

o 혁신의 가능성은 콘텐츠와 네트워크 양측에 모두 있음

  - 인터넷이 처음 구축되고 군사용 및 교육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할 때 등장한 단대단 원칙

(end-to-end)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분한 OSI Layer의 상부에 위치한 애플리케이션 층

(application layer)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으며 layer 1 ~ 3에 위치한 네트워크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인하고 있음

  - 그러나 혁신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인터넷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네트워크에 

기반 한 통신산업의 혁신도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5G 시대에 접어들며 

이러한 네트워크 기반의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임

o 플랫폼으로서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인식 필요

  - FCC는 통신사업자의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를 매개하는 플랫폼으로 

간주하였으며, 5G에서는 이러한 양면시장, 플랫폼의 성격이 더욱 커질 전망임(5G에서는 

N/W Slicing을 활용하여 산업별·기능별 요구사항에 대응한 맞춤형 네트워크를 구축 가능)

  - FCC는 네트워크의 양면시장을 통한 가격책정이 ‘투자의 선순환’을 실현할 것으로 판단

하고 있음

  - 따라서 5G 투자유인 제고 및 이용자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망중립성에 대한 유연한 적용과 

정책적 변화가 필요

o 시장 지배력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통신사업자들의 과감한 투자(‘02년부터 ’15년까지 통신 3사 누적 투자금액은 

약 90조원)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ITU의 ICT 발전지수 4회 연속 

1위를 차지

  - 그러나, 최근 통신업계는 CPND 생태계 내 위상이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력도 하락세(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준비지수는 10위(’14년)→12위(’15년)→13위(’16년)로 지속 하락

  - 반면, 콘텐츠 사업자는 통신사업자들의 투자로 구축된 ICT 환경을 이용한 급격한 성장을 

기반으로 생태계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16년 기준 네이버의 광고 매출은 3조원(전체 

매출 4조원)에 달하며, 이는 지상파 3사 및 3,700여개 전체 신문사 광고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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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최근 ICT 영역 간 경계가 사라짐에 따라 CP는 자율주행차·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신사업자와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 부담과 규제는 통신사업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

o 소비자 선택,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와 망중립성

  - 망중립성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소비자 선택,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들어 망중립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 선택에 대한 제한과 차별은 네트워크가 

아닌 플랫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임

  - 포털은 인터넷 관문으로서 검색 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며, 뉴스를 접하는 통로로 전통적인 

언론사를 압도하는 등 뉴스 유통환경이 포털에 종속

  - ‘17년 3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56.4%)이 인터넷포털을 

언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면서도 해당 기사의 출처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52.9%)

  - 또한 ISP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 및 CP의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의 충돌로 보아야 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충되는 기본권 주체가 갖추고자 하는 효용을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4. 5G 시대의 네트워크 기술과 망중립성 간 갈등

o ‘17년 1월 영국 시장조사기관 HIS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분석기간은 국제 5G 상용화 원년인 ‘20년부터 5G의 경제적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현실화

되는 시점인 ‘35년까지로 설정

  - ‘35년경 5G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2.3조(약 1경 3,774조 원)규모로 예측되며, 같은 해 총 

예상 GDP의 4.6%에 해당

  - 이는 ‘16년 미국 전체 소비지출금액과 동일 수준이며, 같은 해 기준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소비지출금액을 합산한 것보다 큼

  - 5G는 ‘35년경 $3.5조(약 3,920조7,000억 원)의 가치사슬을 창출하며,이는 현재 전체 이동통신 

가치사슬을 합산한 것보다 큼

  - 또한, Fortune지의 ‘16년 국제 1000대 기업 중 상위 13개사의 수익을 합산한 총액과 비슷한 

수준임

o PSB(Penn Schoen Berland)는 5G에 대한 인식 및 관련 기술이 생활, 경제, 글로벌 사회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측정

  -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중국 제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5G가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이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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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5G의 효과

(자료 PSB, 2017)

o 5G는 국내 주력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산업분야별로는 제조업이 

약 $3.4조(약3,817조원)로 전체 5G 효과 금액 중 2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나타남(IHS, 2017)

o 5G는 ‘35년경 2,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5G 이동통신은 $1,200억 규모(약 135조120억원)의 부가가치 및 96만개의 신규 고용창출로 

국내 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됨

Figure 5. 국내 5G의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

(자료: IHS, 2017, KT 경제경영연구소 재인용)

o 산업발전의 촉매인 5G 시장의 최종승리는 ‘세계 최초’타이틀이 아닌, 5G를 통한 차별적 

서비스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교통, 의료, 제조업 등 Offline 산업을 어떻게 모바일화 

할 것인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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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5G 시대의 성공 요인

o 다양한 산업 및 사물 간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5G에서는 산업별 속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중요

  - 안전과 직결된 자율주행차, 재난 대응 등의 서비스와 단순 웹브라우징은 각각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수준이 상이

  - 이에, 5G에서는 속도, 용량 등 개별 서비스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SDN/NFV)이 

확대될 전망

Figure 7. 네트워크 슬라이싱

(자료: CCTV News, 2017. 2. 15)

o 5G 시대에는 새로운 망중립성 제도의 재정립이 필요

-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할 경우, 신규 서비스 출시와 이를 요구하는 이용자를 만족시키지 못

하여 산업의 혁신을 크게 저해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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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를 단순히 속도만 빠른 Dump Pipe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신경망으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5. 망중립성 정책 개선 방향

o 5G 시대에는 비용의 일방적 전가를 야기하는 정책보다는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수익과 

비용의 배분에 공정하게 기여하도록 하는 ‘망 공정성(Network Fair Use)’ 정책이 필요

o 기존의 망중립성 원칙은 기대와 달리 서비스나 사업자의 다양화를 이뤄내지 못했고, 오히려 

소수의 거대 CP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왜곡된 인터넷 생태계가 형성됨

- 망중립성 원칙을 통해 개방형 생태계에서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나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

해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남

-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은 인터넷 기업이 있었으나 현재는 

소수 기업이 과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o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인터넷의 기본 철학인 개방과 혁신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진입하고, 사업을 영위하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며, 정당한 

수익을 수취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함

o 인터넷 초기 단계에서의 비차별성과 형평성 원칙은 현재와 같은 대용량 트래픽과 과점적 

시장 하에서는 공정성 원칙과 응익원칙(Pay as you go)이 적용되는 망중립성 정책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다만, 망중립성 원칙이 망 공정성 원칙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망중립성의 근간이 되는 

철학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핵심 논의 방향은 시장과 기술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o 이때의 원칙으로는 공정상생의 원칙, 중소 CP 보호 및 육성 원칙, 이용자 편익 기준 원칙,

이용자 경험 최대화 원칙, 공익성 우선의 원칙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공정 상생의 원칙) 기존의 기계적 평등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망중립성 정책에서 벗어나,

5G 시대에 부합하는 망중립성의 명확한 개념과 산업별/서비스별 적용 범위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 기준 수립

- 5G 시대 ICT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하여 시장 참여자 간 수익과 비용의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망중립성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

o (중소 CP 보호 및 육성 원칙) 망중립성 정책의 개선으로 인해 중소 CP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발하여 중소CP 보호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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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용자 편익 기준 원칙) 망중립성 정책 개선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이용자에 대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함

o (이용자 경험 최대화 원칙) 망중립성 정책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폭을 확대함으로써 

이용자 경험을 최대화하여 이용자가 망중립성 정책 개선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토록 함

o (공익성 우선의 원칙) 망중립성 정책 개선 과정에서 공적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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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제로레이팅 관련 쟁점들에 대한 검토 (발제자: 아주대 김성환 교수)

1. 제로레이팅과 망중립성의 관계

□ 망중립성의 개념

o 망중립성 원칙의 핵심은, 인터넷 트래픽의 차단 및 차별을 금지하는 것임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된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4조)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5조)

o 또한, 이러한 망중립성 원칙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목표는 이용자 선택권의 보장

-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2조)

o 요컨대, 자유로운 혁신의 공간으로서 인터넷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이 망중립성의 근본적 

취지라고 할 수 있음

□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위반인가?

o ISP로서의 MNO가 인터넷 트래픽을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차별하였을 때 망중립성 위반이 

되는 것인데, 제로레이팅은 MNO의 트래픽 처리와는 전혀 무관함

- 기술적으로 인터넷망이 dumb pipe 기능을 한다는 원칙이 전혀 훼손되지 않음

o 따라서, 제로레이팅과 망중립성은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o 그러나, 제로레이팅이 트래픽을 직접적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CP를 

차별적으로 우대하고 이용자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시각이 일부 있음

- 궁극적으로는 혁신의 공간인 인터넷의 개방성을 저해한다는 시각

o 이러한 시각은 망중립성 개념을 새로이 확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합의된 망중립성 개념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대해 

새로운 검토가 필요

- 차별성의 문제는 제로레이팅 규제 논쟁의 핵심 쟁점이므로,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검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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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이용대가 부담 주체의 문제

o (종량제가 아닌)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는 망중립성 원칙이 보장된다는 것은 곧 ISP가 CP에 

망 이용대가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였음

- 즉, ISP가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CP에게 망 이용대가를 강제

할 수단이 없고, CP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유인이 없음

o 이 때문에, 망중립성 원칙은 곧 인터넷 사용료의 대부분을 일반 이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원칙과 동일시되어 왔음

o 그러나, 종량제 성격이 강화된 무선 인터넷 이용 환경에서는, 망중립성 원칙이 준수되더라도 

ISP로서의 MNO가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거나 CP가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

- MNO는 이용자의 특정 CP 이용 데이터 요금을 감면하는 대신 해당 CP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할 수 있음

- CP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면서 MNO에 이용자의 자사 서비스 이용 데이터 요금 감면을 

요구할 수 있음

o 즉, 제로레이팅이라는 새로운 MNO/CP 사업모형은 “망중립성 = 최종이용자의 망 비용 

부담’이라는 기존의 등식을 깨는 효과가 있음

o CP의 입장에서는, 망중립성 개념 자체의 의미보다는 “망중립성 = 최종이용자의 망 비용 

부담’이라는 등식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로레이팅을 곧 망중립성 위반으로 

환원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제로레이팅 규제론의 쟁점

o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로레이팅이 특정 CP를 차별적으로 우대하고 이용자 선택에 

영향을 줌으로써 인터넷의 개방성을 저해한다는 시각이 있음

- 이는 제로레이팅 규제론자들의 핵심논거라고 할 수 있음

□ 제로레이팅의 차별성 문제

o CP가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의 제로레이팅의 경우, 엄밀히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만약 CP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로레이팅이 적용된다면, 이는 MNO가 해당 

CP에 차별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CP가 제로레이팅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했다면 차별이 아님

- 만약 이용자에 대한 제로레이팅 제공 측면을 보지 않고 CP와 MNO 간 관계만 본다면,

오히려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는 CP가 그렇지 않은 CP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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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MNO가 자체 서비스를 제로레이팅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MNO는 그만큼의 데이터 이용료 

수입을 포기함으로써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 물론, 제로레이팅 계약 자체가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나 차별적 조건에서 이루어

진다면 반경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경제이론적으로는, 배타적 거래나 가격차별도 효율성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아서는 안 됨

- 즉, 사안별 경쟁제한성 판단에 따른 사후규제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함

□ 이용자 선택권 및 인터넷 개방성 저해의 가능성 문제

o 제로레이팅의 차별성 이슈는 반경쟁 사후규제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면,

이용자 선택권 및 인터넷의 개방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는 망중립성 규제의 연장선에서 생

각해볼 필요가 있음

- 물론 이미 언급했듯이 제로레이팅은 엄밀히는 망중립성과 무관하나, 그 연장선에서 

문제점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음

o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제로레이팅이 망이용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되는 거대 CP들로의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혁신적인 중소 CP가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주장임

o 그러나, 현재 다수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이동통신 요금제가 완전한 종량제가 아니라 정

액제의 요소도 상당히 갖고 있고, 장소에 따라서는 와이파이나 유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로레이팅이 이용자 선택권과 인터넷 개방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용자에게 가치있는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CP라면 여전히 선택을 받을 

충분한 기회가 있음

- 고화질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대용량 실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자들이 제로레이팅 제공 여부에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o 물론, 서로 대체가능한 유사한 수준의 온라인 서비스들 간의 선택에서는 제로레이팅이 

영향을 줄 수도 있겠으나, 이는 유사한 서비스들 간의 경쟁에서 선택을 받기 위한 차별화 

마케팅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제로레이팅 역시 서비스의 여러 속성들 중 하나로서, 이용자는 제로레이팅 제공 여부와 

해당 서비스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할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시장경제에서의 

선택과 다를 바 없음

o 규제론자들은 제로레이팅을 하지 않는 CP는 생존/성공할 공간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과도한 우려 내지는 억측이라고 생각됨

o 같은 우려가 조금 다른 형태로 표현되어, MNO가 CP를 선별하는 기능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 walled garden 또는 인터넷 파편화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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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그러한 선별의 문제는 이미 대형 플랫폼의 계위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플랫폼 규제의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플랫폼의 선별/추천과 MNO의 선별/추천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받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

□ 동영상 스트리밍의 경우

o 예외적으로, 고화질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경우 제로레이팅을 제공한다면 상당한 

경쟁우위를 갖게될 것으로 볼 수 있음 

o 그러나, 이는 해당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서비스에 국한된 것으로서 인터넷 개방성을 저해

하는 수준의 문제는 아님 

o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자가 대용량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에 대응하여 MNO가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기획/제공하는 것은 자사 이통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또한, 유튜브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MNO가 자사 또는 다른 경쟁사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로레이팅으로 제공하는 것은 

경쟁촉진의 의미도 갖고 있음

o 물론, 여타의 경쟁 CP들에 대해서는 수직적 봉쇄나 배제의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사안별 

경쟁제한성 판단에 따른 사후규제 관점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음

o 근본적으로는, 망에 많은 부담을 주는 고화질 스트리밍 서비스는 유선 IPTV와 같이 정액

요금 형태의 관리망(managed network)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이상적

- 한편, 보다 일반적인 중저화질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반경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MNO와 

CP간 제휴에 따른 제로레이팅으로 제공되는 것이 이용자 편익의 관점에서 바람직함

- 즉, 이러한 제로레이팅은 MNO 서비스 경쟁의 한 속성으로 수용하고, MNO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3. 제로레이팅의 경제적 효과

o 제로레이팅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사업모형으로서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론적, 실증적으로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음

o CP-MNO-이용자를 연결하는 거래관계에서 시장 자율적으로 등장한 새로운 사업모형이므로,

특별히 명백한 반경쟁 문제나 인터넷 개방성 침해 가능성이 없다면 일단 허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o 제로레이팅으로부터 일차적으로 기대되는 가장 명백한 효과는 이용자 측 이동통신 요금

부담의 감소임

- 장기적으로는, CP의 망이용대가 부담이 다시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거나 제로레이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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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는 요금인상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아직 추측에 불과하므로 향후 

시장의 변화를 관찰해볼 필요가 있음

o 양면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망 비용의 부담을 이용자에게 집중시키고 

상대적으로 CP들에게는 일종의 보조금(subsidy)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Lee and Wu, 2009)

- 양면시장에서는 어느 한측을 파격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하고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으로 인정됨

o 그러나, 망비용을 이용자가 비대칭적으로 부담하는 인터넷의 구조가 20여년간 지속되어 온 

결과, 거대한 온라인 대기업들이 등장한 반면 이용자들은 통신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이것이 정치적 쟁점화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임

o 제로레이팅은 CP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기존의 인터넷 모형과 

반대되는 형태의) 양면시장 모형으로서, 온라인 대기업으로의 쏠림 및 이용자 통신비 부담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o 일반 이용자가 적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혜택을 누리는 구조의 양면시장 사례는 대단히 

많으므로, 인터넷에서도 이를 향후의 대안적 모형으로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유료방송 시장, 신용카드 시장, 미디어 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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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망중립성 주요 이슈와 시민사회의 입장 (발제자: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

1. 해묵은 이야기들

● CP의 투자분담 필요? 
○ 통신망에 대한 투자는 통신사가 하는 것이 당연 

■ 기기에 대한 투자는 제조사가, 부가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통신망에 대한 투자는 통신사가 

○ 이용자, CP는 이미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음. 
■ 망사용료의 수준, 통신서비스 품질(용량 등)에 따라 과금 차등은 

망중립성 이슈와 무관. 
○ 통신사에 직접 접속하지 않는 이용자/CP도 망사용료를 내야하는가? 

■ 통신사는 전 세계 CP에게 망사용료를 요구할 것인가, 국내 CP는 전 
세계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가 

● CP는 수익 독식, 통신사는 비용부담? 
○ 진입이 자유로운 부가통신서비스 시장과 진입제한이 있는 기간통신서비스를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
■ CP의 수익 vs 통신사의 수익은 잘못된 설정 

○ 망중립성은 통신망을 보유한 통신사가 망에 대한 통제권을 근거로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 

○ 트래픽이 증가하면 통신사의 수익도 증가함 : 통신사 수익을 위한 
통신비/망사용료의 결정은 통신사에 있음. (규제기관의 요금규제의 적절성도 
별개의 이슈임) 

● 통신망의 혁신을 위해 망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 
○ 경쟁이 혁신을 촉진
○ 망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 필요 

2. 망중립성과 별개의 이슈들 : 서로 다른 이슈를 섞지 말 것 

● 플랫폼 중립성, 혹은 대규모 CP(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의 소규모 CP에 대한 차별, 
부당행위 문제 

● 통신요금 인하, 통신요금 규제 
●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강화를 위한 소위 '뉴노멀법' (포털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 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미규제를 근거로 역차별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상호접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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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망중립성 완화 

● 트럼프 정부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 변화는 국제적인 추세라고 할 수 없음. 
● FCC 정책에 대해 미국의 인터넷 기업, 시민사회, 민주당, 주의 반발 

○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등 망중립성 원칙을 담은 법안 수정안 제출 (뉴욕, 
커넥티컷, 매릴랜드 주 등도 준비) 

○ 뉴저지, 몬타나 주에서는 주 지사가 ISP 들에게 망중립성 수호 의무를 부과한 
행정명령에 서명

○ 뉴욕주 등 미 20여 개 주 검찰총장이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
○ 미국 민주당, 연방통신위원회 결정 무효화를 위한 상원 입법안 준비

● 미국의 경우 통신 시장 경쟁의 미흡과 이로 인한 높은 통신비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4. 5G와 망중립성 

●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특성으로 서비스에 따른 트래픽 차별의 필요성 제기 
● 5G의 특성이 동종 서비스 내에서의 차별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님
● 서비스 간의 차별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 Specialized Service (특정 목적과 대상으로 용도가 한정되는 서비스) 는 별개의 이슈

5. 제로레이팅 

● 망중립성은 기술적 측면에서 E2E 원칙에 따라 네트워크가 설계되었고 인터넷 
개방성을 위해 트래픽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경제적인 차별로 
확장되지 않을 이유는 없음. 특정 콘텐츠/서비스에 대해 할인을 해주는 것은 그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지연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트래픽을 차별하는 효과를 
가져옴. 기술적 차별이냐 경제적 차별이냐의 차이일 뿐. 

● 제로레이팅에 대한 우려 : 이용자의 선택권 침해, 시장 왜곡으로 인한 혁신 저해. 
● 제로레이팅으로 이용자 통신요금 부담 완화? 

○ 특정 이용자에게만 단기적인 효과. 
○ 통신사 및 CP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이전 가능성 
○ 통신요금 인하 정책과는 별개의 문제임. 

● 제로레이팅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음. 
○ 요금제 가입없이 제한적 인터넷 이용 제공 : Free Basics by Facebook 
○ 요금제와 결합한 형태 : 다음 카카오팩 
○ 특정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지원 : SK텔레콤 11번가 등 
○ 이용자에게 데이터로 보상 (예를 들어 광고를 보는 대가) 
○ 특정 CP가 데이터 요금을 보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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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레이팅의 효과에 대한 판단 프레임워크 (ZERO RATING: A FRAMEWORK FOR 
ASSESSING BENEFITS AND HARMS by CDT) 

○ 제로레이팅 상품의 특성 
■ 배타성 : 특정 통신사 혹은 CP와 배타적인 계약 체결 여부 : 

배타적일수록 시장 왜곡 효과가 커짐
■ 통신사와 CP가 계열사 관계인지 : 계열사인 망의 통제권을 악용하여 

콘텐츠 시장 왜곡 우려 
■ 제로레이팅 비용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전반적으로 

소규모/스타트업보다 기득권에 유리 
■ 전반적인 통신요금 수준  : 전반적인 요금 수준이 낮다면, 제로레이팅의 

영향력이 제한적 
■ 투명성 : 누가 지불하는지, 제로레이팅 상품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해 

이용자가 informed 결정을 할 수 있어야. 
○ 외부적인 요소 

■ 통신시장, CP 시장의 경쟁상황 :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있을 경우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음. 

■ 인터넷 보급률, 이용자의 리터러시 : 제3세계의 경우. 
● 제안 

○ 최소한 배타적 제로레이팅은 금지할 필요
○ 제로레이팅의 불공정 경쟁 효과, 이용자의 선택권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하여 

규제 여부 결정 필요. 
○ 제로레이팅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을 침해해서는 안됨 (예를 

들어 암호화 해제를 요구한다든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등) 
○ 투명성 요구 
○ 제로레이팅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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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망중립성 및 제로레이팅 관련 쟁점 정리 (발제자: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 5G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망중립성

o 5G 특성과 기존 망중립성 원칙 간 상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5G

투자의 장애요인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 다양한 산업 및 사물 간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5G

에서는 산업별 속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중요 

o 해외 정책동향

- (미국) ’17.12월 구 망중립성 규칙 중 투명성 원칙 외 사전규제(차단 금지,

전송지연 금지 및 대가기반 우선처리 금지) 및 사후규제(일반행위규칙) 폐지

※ 다만, 투명성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어 차단/전송지연/대가기반 우선처리에

대하여도 정보 공개의무 부과

- (EU) ’15년 망중립성 입법화 및 ’16년 BEREC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투명성, 트래픽 동등처리의무 및 사후규제 시행 중

※ ’18.3～4월 BEREC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망중립성 규칙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 특히, 신기술의 채택에 망중립성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ⅰ)

5G에서 이용될 수 있는 신기술을 택함에 있어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하는지 여부

및 ⅱ) 네트워크 슬라이싱, 에지 컴퓨팅 등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을 택함에 있어

충분한 명확성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음

o 규제 완화 찬성 입장

-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할 경우 신규서비스 출시와 산업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형 서비스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가기반

우선처리의 경우도 웹서핑 등 통상적 인터넷서비스 품질요구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한 허용

- 다만, 정책 변화로 인한 중소 CP 피해 또는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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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미국

(구 망중립성 규칙)

EU

(망중립성 규칙)

정의
․트래픽 전송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

․3가지 속성 제시:

특정 목적, 일부 착신,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필요

․최선형인터넷 이상의

품질을 요하는 혁신적

서비스

예시

․없음

․통상 IPTV, VoLTE,

VoIP 등을관리형서비스로

분류

․VoIP, IPTV, 심장

모니터링, 에너지소비

센서, 자동차 텔레매틱스,

학교 교육서비스

․공익적 서비스, 신규

M2M서비스 등

․가이드라인에서는

VoLTE, IPTV, 실시간

헬스서비스(예:원격수술)

허용조건

․최선형인터넷의품질이

적정수준이하로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

․이용자편익, 경쟁,

투자 등을 저해하지

않을 것

․인터넷접속서비스의

대체재가 아닐 것,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

o 규제 완화 반대 입장

- 5G 기술이 인터넷 접속서비스라는 속성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망중립성 규제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5G 개발에 기여할 것이며,

- 네트워크 슬라이싱으로 인한 망중립성 위반 가능성은 극소수 서비스

(예: 자율주행차)에 한정되므로 그 때 가서 관리형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 가능하고, 최소한 각 슬라이스 내에서의 

트래픽 차별은 금지해야 함

<국내외의 관리형/특수목적 서비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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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레이팅

o 현재 다양한 형태의 제로레이팅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는 중소 CP에게

불리하여 인터넷 개방성을 저해하거나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특히, 통신사의 자사/계열사 서비스 제로레이팅이 다수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가 제기됨

o 해외 정책동향

- (미국) 구 망중립성 규칙 하에서 사전규제 기준을 위반하는 제로레이팅은

금지하고 그 외에는 사후규제*하던 것을 ’17.2월 “이용자 특히 저소득층에게

인기가 많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완전 허용

* 사후규제기준(일반행위규칙)은 이용자 통제, 경쟁에 미치는 효과, 소비자보호,

혁신/투자와 네트워크 구축에 미치는 효과, 표현의 자유, 애플리케이션 유형과

무관한 처리, 업계 표준관행 등

※ ’17.1월 통신사의 자사/100%자회사 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나, 2월 이를 폐기하고 조사 종결

- 주된 논거는 비용 측면에서 통신사는 매우 적은 비용만이 소요되나, 경쟁

CP들은 유의적인 비용(원가를 상당히 초과하는 대가) 발생한다는 것임

- (EU) BEREC 가이드라인은 제로레이팅에 대하여 상업적 행위 평가기준

적용하여 트래픽 동등처리 위반 시 금지*하고, 그 외에는 사안별 

판단하되** 배타적 제로레이팅에 부정적 입장*** 명시

* 이용자의 데이터 소진 후 제로레이팅이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만 정상처리되고

그 외 애플리케이션은 차단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트래픽 동등처리 위반

** 판단기준: ISP와 CP의 시장지위, 이용자 권리에 미치는 영향, CP에 미치는

영향, 행위의 규모와 대안의 존재 여부 등

*** 특정 애플리케이션에만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것은 범주 내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용자 권리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이용자 선택을

현저히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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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2월 BEREC이 발표한 각국 규제기관의 ‘망중립성 규제 시행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로레이팅 관행을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가이드라인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 동 보고서에서는 규제 사례들을 먼저 트래픽 관리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

하고, 이후 모든 CP들에게 비차별적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 사실상

사전적으로 트래픽 관리가 없고, 모든 CP에 대한 개방 및 동일조건 요구)

<트래픽 관리가 있는 경우>

․ (독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대하여 제휴서비스 및

비제휴 서비스를 SD 화질로만 제공(전송지연)하였기 때문에 트래픽

동등처리 원칙 위반으로 판단

․ (스웨덴/오스트리아/이탈리아/크로아티아/헝가리) 이용자의 데이터 

소진 후 제로레이팅이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만 이용가능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차단한 경우 트래픽 동등처리 원칙 위반으로 판단

<트래픽 관리가 없는 경우>

․ (영국) 메시징 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대하여 데이터 사용량이 소량에

불과하고 모든 CP에게 개방되었기 때문에 공식 조사 개시하지 않음

․ (네덜란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대하여 모든 CP에게

개방되어 비차별적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으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

o 정책 방향 및 쟁점별 찬반 견해

- (기본방향) 제로레이팅의 가장 명백한 효과는 이용자의 통신요금 감소

이므로, 경쟁 선택권 개방성 저해 가능성이 불확실하면 원칙적 허용

․다만, 예외적인 금지행위 유형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효과를 평가하여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와 일률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뉨 

-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 통신사는 그만큼의 데이터 이용료 수입을 포기

함으로써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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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와 일률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뉨

* 경쟁CP의 제로레이팅 요청에 대해 유사한 조건을 제시하는 한 큰 문제가 없음

- (계열사서비스 제로레이팅)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우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와 일률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뉨

- (배타적 제로레이팅) 특정 CP에 대하여만 제로레이팅을 제공하더라도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와 

일률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뉨

- (차별적 제로레이팅) CP 간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제로레이팅이라

하더라도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판단해서 규제

□ 투명성 강화

o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투명성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나, 준수 여부 

확인 및 위반 시 제재근거가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명시되지 않음

- 차단 금지 또는 차별 금지 위반 시 금지행위 규정 적용 가능하나,

투명성 위반 시 직접적인 제재 근거조항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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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망중립성의 쟁점과 대안의 모색 (발제자: 고려대 이성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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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유럽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제로 레이팅의 현황 (발제자: 건국대 황용석 교수)

유럽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제로 레이팅의 현황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황용석(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 발표는 dot.com, aetha, Owell & Vahida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의뢰를 받아 2017년 

2월에 최종 보고서가 제출한 보고서(Zero-rating practices in broadband markets - Final 

report)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제 1장 : 조사의 배경

 

가. 연구의 목적 

Ÿ 유럽의 zero-rating에 대한 특성과 본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Ÿ zero-rating의 경쟁효과와 잠재적 이점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법적 보고서들을 검토하기 위해 

Ÿ 경쟁과 효율 관점에서 zero-rating을 평가하는 기초적 틀을 구성하기 위해 

나. zero-rating의 정의 

Ÿ zero-rating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트래픽을 사용료에서 

면제하는 행위를 말함 

Ÿ zero-rating은 총 데이터 용량에서 특정 사용량을 제외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망중립성에도 위배됨 (Executive summary 

정의 중) 

다. 연구의 한계 

Ÿ zero-rating의 전반적인 분석은 되었으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s)와 

CAP(Content and application providers)사이에서 발생한 zero-rate 제공과 같은 세부

사항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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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Research into zero-rating practices in Europe

 

가. 연구 대상 

Ÿ Europe 37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됨 

Ÿ 국가별로 다음의 사항이 조사됨 

- zero-rate로 제공된 콘텐츠의 유형 

- 제공된 콘텐츠의 소유자 (자체제작인지 제3자 제작물인지) 

- zero-rating이 제공된 상황의 데이터플랜과 데이터 초과시 조치사항(차단 또는 트래픽 조절) 

- CAP와 ISP사이의 협약관 

나. zero-rate 할인의 유형 

Ÿ Bundled Free - 특정 프로그램의 트래픽에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는 프로그램을 

별도의 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 프로그램을 구독하면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Ÿ Bundled Subscription - 특정 프로그램의 구독하면 사용료가 모두 포함되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형태 

Ÿ Add-on - 부가요금을 지불하고 zero-rating 서비스를 사용하는 형태 

다. 모바일 시장의 zero-rating 

Ÿ 유럽 대부분의 모바일사업자(Mobile Network Operators: MNO)는 데이터 정액제를 실시함

[그림 1] 유럽 5개국의 월평균 데이터 허용량

 

Ÿ zero-rating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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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가별 zero-rating 시행비율 (MNO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포함) 

Ÿ zero-rated 콘텐츠의 유형은 다양함

[표 1] zero-rated 콘텐츠의 다양한 유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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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zero-rating이 적용된 콘텐츠는 다양하나 사용정도에 따라 다음의 형태로 분류해 볼 수 있음

[그림 3] 가장 일반적으로 zero-rating이 적용되는 프로그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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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콘텐츠 소유자(자체제작 vs. 3자제작)별 비율은 콘텐츠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며 자체제작의 

경우 비디오 스트리밍이 가장 높고 3자 제작물은 소셜미디어가 가장 높음

[그림 4] 콘텐츠 유형별 소유권 비율

 

Ÿ zero-rating 할인을 유형별로 보면 [그림 5]와 같음 

[그림 5] 유형별 zero-rating 할인 수 



- 319 -

Ÿ zero-rating을 CAP별로 살펴보면 페이스북이 소유한 서비스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2] 국가별 페이스북 소유 콘텐츠가 zero-rate로 제공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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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Case studies 

Ÿ 불가리아, 독일,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미국에 대한 zero-rating시장 분석 결과를 제시함 

가. 불가리아(Bulgaria)

[그림 6]불가리아의 월간 데이터 허용량 

Ÿ 불가리아에서 zero-rating은 2014년까지 시행되지 않다가 최근 도입되었으며 현재 세 모바일 

사업자 중 두 개 업체(Mtel과 Telenor)에서 적용중 

Ÿ 번들(Bundle) 형식과 Add-on 방식이 모두 시행 

- 가장 큰 사업자인 Mtel은 add-on 방식만 적용 

- Telenor는 add-on과 번들 방식을 모두 사용하나 Facebook, Whatsapp과 같은 주요 

패키지는 번들 방식만 적용함 

Ÿ 유선시장(Fixed-market)의 zero-rating은 시행되지 않음 

Ÿ 두 사업자 모두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zero-rating을 시행하며 Vivacom 또한 시행에 

제약이 없으므로 경쟁과 차별요소는 고려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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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 

[그림 7] 독일의 월간 데이터 허용량 

Ÿ 독일의 zero-rating은 EXPRESSmobile에 의해 2009년에 시작되었음

 

[그림 8] 독일의 채널별 X MNO별 zero-rating 시행기간 

Ÿ 2011-2016년까지 zero-rating이 활발히 운용되었으나 현재는 감소하고 있음 

Ÿ 3개의 MNO 사업자중 2개가 zero-rating을 시행하나 4개 서비스에만 해당하며 그 중 2개는 

사용자가 적은 앱들(Facebook zero와 Message+)이며 세 번째는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앱임

(WatsApp). 

Ÿ Deutsche Telekom의 Spotify의 zero-rate서비스는 데이터 트래픽이 많아 서비스가 중단됨 

Ÿ 유선시장을 대상으로한 zero-rating은 없음 



- 322 -

다. 포르투갈 

[그림 9] 포르투갈의 월간 데이터 허용량 

Ÿ 포르투갈의 zero-rating서비스는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중이며 더 많은 사업자가 

더 많은 앱들을 서비스에 포함하고 있음 

Ÿ MNO들은 그들의 메인 브랜드를 통해 자사의 TV스트리밍 서비스를 zero-rate로 운영함 

- 소비자들은 MNO가 운영하는 zero-rate TV패키지를 구매할 때 할인을 받음 

- 이에 MNO 사업자의 TV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호하게 됨 

Ÿ 또한 MNO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넓은 zero-rate서비스를 운영함 

Ÿ 낮은 데이터 허용량과(그림 9에서 보듯) 다양한 zero-rate서비스는 소비자의 콘텐츠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CAP에게도 큰 영향을 출 수 있음 

라. 스웨덴

[그림 10] 스웨덴의 월간 데이터 허용량

Ÿ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높은 데이터 사용량을 부과해 zero-rating의 효과가 크지 않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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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영국 

[그림 11] 영국의 데이터 허용량 

Ÿ 영국의 zero-rating서비스는 활발히 시행되지 않음 

Ÿ 따라서 사용자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음

Ÿ 유선시장에서의 zero-rating도 시행되지 않아 유럽의 국가중에는 이례적으로 zero-rating이 

적음 

바. 미국 

Ÿ 미국의 zero-rating서비스는 2014년 처음으로 시작됨 

Ÿ 미국의 유선서비스는 거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이며 zero-rating은 상대적으로 적음 

Ÿ 미국의 사업자는 zero-rate를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자사의 콘텐츠 홍보를 위해 (Verizon이 Freebee program의 일부인 Go90을 zero-rate로 

서비스 하는 것과 같이) 

- 인기있는 콘텐츠의 활용을 위해 

- 특정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해 (Sprint가 Copa-America 게임을 서비스한 것과 같이) 

- 가입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 

Ÿ zero-rate의 확산과 앱들의 데이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커짐 

Ÿ 이에 FCC는 AT&T와 Verizon의 연계 정책에 시장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Ÿ DCC는 2017년 1월 11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AT&T와 Verizon이 자사의 zero-rate 프로그램이 

비차별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고 설명함 

Ÿ 이는 Open Internet ORder의 General Conduct Rule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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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Summary of key findings from our research 

가. 모바일 시장에서의 zero-rating 

Ÿ 모바일 시장에서의 zero-rating 할인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임 

- 불가리아와 독일의 경우 한 두 개의 특정 서비스(Facebook과 같은)만 적용되는 반면 

포르투갈과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서비스 유형 모두 (모든 오디오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함

- 포르투갈에서 MNO는 자체제작 TV콘텐츠가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에 zero-rating을 

적용하는 반면 스웨덴은 자체 프로그램에 zero-rating을 시행하지 않음 

- 다른 국가는 Bundle-subscription이 가장 많은 반면 불가리아의 zero-rating은 add-on 

유형이 가장 많음 

Ÿ CAP와 zero-rating의 관계에서 특징을 살펴보면 

- CAP는 zero-rate 시행 정책에 큰 영향력이 없으며 결정은 주로 MNO에 의해 이루어짐 

- CAP는 zero-rate에 대해 다국가 전략을 시행하지 않음 

Ÿ zero-rate 시행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이 관계는 다른 

여러 요인들에 영향을 받음 

- 특이하게도 낮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data-light application)을 대상으로 한 

zero-rating은 데이터 허용량이 많은 국가에서 소비자들이 MNO 나 CAP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나(예: 스웨덴의 경우), 그 효율은 데이터 허용량이 낮은 시장에 더 크다는 것임 

- zero-rate 제공에 따른 영향은 시장의 다른 zero-rate 서비스의 특성과 정도에 따라 달라짐. 

예를 들어, 독일에서 유일하게 비디오 스트리밍의 zero-rate를 실시하는 Deutsche 

Telekcom의 모바일TV는 소비자가 모바일 사업자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침

제 5장. Potential benefits and costs from zero-rating 

가. zero-rating의 잠재적 이익 
 

Ÿ 접근 기회 확장 사용 촉진 

- zero-rating이 데이터 사용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사용을 촉진하고 

접근기회를 넓힘 

- 이 이익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효과가 더욱 클 것이나 선진국에도 가격민감성이 높은 이용자의 

사용을 촉진함 

Ÿ 상품 차별 

- zero-rating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특정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짐 

- 또한 사업자 간의 경쟁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망 중립성의 엄격한 적용은 사업자 간의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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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가격 차별 

- zero-rating은 가격 차별의 한 형태 혹은 SIP에 의한 가격 차별 정책이라 말할 수 있음 

- 가격의 차이는 또한 직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불러옴. 예를 들어, 낮은 가격은 소셜

미디어의 더 많은 참여를 촉진하며 이는 UGC의 증가, 이로 인한 사용자의 혜택으로 

이어짐 

Ÿ 다면시장의 효율적 가격정책 

- ISP와 CAP간의 비용조율로 인해 양면, 다면시작의 효율적 가격적책이 수립될 수 있음 

Ÿ 콘텐츠와 애플리캐이션 개발 촉진 

- AT&T와 Data Programme, Verizon과 FreeBee의 관계에서 보듯 zero-rating은 콘텐츠와 

애플리캐이션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음 

Ÿ 통신정체 조율

- zero-rating은 다른 측면에서 데이터 요금제와 데이터 용량 제한을 의미하며 이는 트래

픽양을 조절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음

 

나. zero-rating의 잠재적 폐해 

Ÿ zero-rating의 단점은 트래픽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망중립성을 위배한다는 

점에 입각해 서술하려 함. 망중립성의 가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조명하려 함 

- 첫째, 망중립성은 디지털 세상의 표현의 자유의 원칙과 같음 

- 데이터의 차별적 처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참여를 저해할 수있음

- 둘째, 망중립성은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과 콘텐츠 이용의 선택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망중립성이 훼손된다면 사용자의 권익도 침해될 것임 

Ÿ zero-rating은 잠재적으로 콘텐츠간의 경쟁을 방해하고 사용자의 선택권을 저해함 

- zero-rating은 특정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이터 비용을 상쇄하여 다른 콘텐츠보다 경쟁적 

우위를 불러옴 

- 이는 콘텐츠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음 

Ÿ zero-rating은 콘텐츠 시장을 붕괴할 수 있음 

- 최악의 경우, 서비스에 속해 있지 않은 콘텐츠 시장은 생존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기존의 콘텐츠 사업자(CAP)는 ISP와 타 콘텐츠 사업자와 zero-rate서비스를 하지 

않는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는 신규 콘텐츠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수 있음

- 또한 ISP 사업자는 자체 콘텐츠를 zero-rate으로 제공하여 타 콘텐츠와 불공정한 경

쟁관계를 야기할 수 있음 

Ÿ 혁신과 서비스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 zero-rating은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선택과 혁신동기를 제약하여 창조적 변화를 저해

할 수 있음 

- zero-rating 서비스를 위해 기술적 제약을 가하여 특정 사업자의 기술 혁신 시도를 방해

할 수 있음 

Ÿ ISP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제한 

- 특정 ISP사업자가 인기있는 콘텐츠를 zero-rate으로 제공함으로써 타 ISP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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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CRC(2016)은 마켓 파워가 있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번들 형태로 구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음을 지적함 

Ÿ ISP가 트래픽 제한을 강화할 수 있으며 또한 CAP로부터의 요금을 인상할 수 있음

- 이는 콘텐츠 제공자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불이익으로 작용함

 

다. Summary 

Ÿ zero-rating에 대한 논의에서 경쟁법의 맥락보다 망중립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 

Ÿ 망중립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규제와 제도의 중점 원칙임 

Ÿ 그러나 zero-rating은 특정 ISP나 콘텐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에도 

영향을 미침 

Ÿ zero-rating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한 논의에서, zero-rating의 비용은 CAP가 부담하나 서비스 

운용방식은 배타적임 

Ÿ CAP와 ISP간의 zero-rating협력은 미국에서만 찾을 수 있을 뿐 유럽에서의 사례는 발견

되지 않음 

제 6장. Framework for competition assessment

 

Ÿ 이번 연구에서 zero-rating이 경쟁에 미치는 특정 영향에 대해 발견한 바는 없음 

Ÿ 그러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는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브로드밴드 사업자와 

CAP간의 합의는 공개되어 있지 않음 

Ÿ zero-rating 서비스의 성장은 TSM 규제에 기반하여 망중립성 규정을 정의한 BEREC 

가이드라인이 zero-rating이 허용가능하다는 확신에 기반한 결과라고 보임 

Ÿ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zero-rating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은; 

- 모든 zero-rating서비스는 데이터 제한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해당하는 트래픽을 다른 트래픽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며 

- 시장 지배력이 있는 ISP사업자는 zero-rating을 제공하기 전에 세심히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임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가. Competition assessment must reflect the internet ecosystem 

Ÿ zero-rating의 경쟁효과를 측정하는 데에 인터넷 생태계를 고려해야 함 

Ÿ ISP는 사용자와 CAP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양면시장을 모두 측정해야 

한다는 의미임 

- zero-rate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결정할 때 사용자의 측면을 고려함 

- 인터넷 사용 요구는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의 선호도의 차이를 반영하며 선호도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복수요금제(Multi-part tariff)는 네트워크의 효율적 유지와 복구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 

- ISP는 어필리케이션과 콘텐츠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하며 콘텐츠의 축소는 인터넷 접속의 

축소와 이어질 수 있음 

Ÿ 사용자와 CAP 간의 소통은 직접적일 수 있으며 이는 정보의 교환과 결제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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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용자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비용은 CAP가 지불하는 비용과 데이터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함 

Ÿ zero-rating의 영향은 데이터페키지의 가입과 ISP의 선택, 그리고 콘텐츠 소비에 대한 부분을 

포괄하여 평가됨 

Ÿ 이 밖에 잠재적 경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ISP와 CAP들의 건전한 경쟁이 저해되는 

위험을 고려해야 함

 

나. Elements to be considered when assessing the potential impact on 

competition between ISPs 

Ÿ zero-rating은 ISP 사업자들로 하여금 제한적 요금 인하와 번들요금제에 기반한 요금 차별을 

가능하게 함

Ÿ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이 같은 혜택은 차별적으로 부여되며 예를 들어 비디오 스트리밍 

사용이 많은 이용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임 

Ÿ 일반적으로 이 같은 전략은 효율을 높이기도 하지만 경쟁을 저하하기도 함 

Ÿ 번들링/차별요금제가 마켓파워와 연동한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MNO가 MVNO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사용자를 통제하여 시장경쟁을 파괴할 수 있음 

Ÿ zero-rating을 통해 ISP 사업자들은 이용자로부터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특정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에게 높은 요금제로 유도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요금제에 낮은 데이터 사용량을 책정하여 이를 촉진할 우려가 있음 

Ÿ zero-rate로 서비스되는 콘텐츠들이 사용자에게 가치있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음 

- ISP는 CAP로부터 제공받는 콘텐츠를 zero-rate로 포함하는 결정을 CAP와 협약하지 않음 

- 이 경우 타 ISP사용자는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zero-rate 비이용자 또한 자유로운 

이용으로부터 배재될 수 있음 

- 콘텐츠가 복수의 ISP사업자에게 제공되더라도 시장지배력을 갖는 사업자는 콘텐츠에 더 

많은 광고 수입을 거둘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반함 

Ÿ 종합하자면 ISP 사업자가 불공정한 요금정책과 불평등한 경쟁요인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측정할 때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함 

- ISP 사업자가 일정정도의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가 

- zero-rating서비스가 낮은 데이터 한도와 연관되어 있는가 

- zero-rate 콘텐츠가 ISP사업자를 바꿀만큼 매력적인가

 

다. Elements to be considered when assessing the potential impact on 

competition between CAPs 

Ÿ 다른 상황이 동등하다면 zero-rate로 서비스되는 CAP사업자들은 타 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음 

Ÿ ISP 사업자가 zero-rate 콘텐츠를 선정할 때 CAP 사업자와 협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선정되는 콘텐츠들은 ISP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취향에 맞게 선정될 수 있음 

Ÿ 이는 새로운 CAP사업자가 시장에 동등한 경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됨 

Ÿ 새로운 CAP사업자가 콘텐츠를 zero-rate에 포함하길 원할 때 소요되는 데이터비용은 CAP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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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ISP와 CAP간의 협약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함 

- 협약에 타 CAP 사업자의 콘텐츠를 차별하는 조항이 첨부될 수 있음 

- 이는 CAP 사업자가 ISP사업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발생하는 부담으로 돌아감 

Ÿ 이번 연구를 통해 zero-rating 협약에 배타적인 부분이 발생하였다는 사례를 다수 수집하였으나 

공통된 특성은 찾을 수 없었음 

Ÿ zero-rating이 CAP간의 공정 경쟁을 왜곡한다는 우려는 ISP가 CAP를 교차소유했을 때 더욱 

심화됨 

Ÿ FCC가 AT&T와 Verizon을 규제하려는 시도에서 보듯이 ISP사업자는 자기 소유의 CAP에 

불공평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Ÿ CAP단계에서 시장경쟁의 왜곡을 고려할 때 다음의 사항을 측정해야 함 

- zero-rate 콘텐츠가 ISP에 의해 운영되는가 

- ISP가 특정 콘텐츠 이외에 다른 콘텐츠에 동등한 zero-rate기회를 부여하는가 

- zero-rate콘텐츠가 다수 독자층에 접근 가능한가, 다시 말해, CAP가 복수의 ISP와 협약

하여 차별요소를 배재하였는가 

라. Materiality of effects (효과의 구체성) 

Ÿ zero-rating이 ISP의 선택, 콘텐츠의 선택 그리고 ISP와 CAP의 경쟁관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은 규명가능하나 그 영향이 구체적인가에 대한 검증은 어려운 문제임 

Ÿ 그러나 zero-rating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타당한 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함 

Ÿ 첫째, zero-rating은 인기 있는 콘텐츠에 적용될 것임. 이는 ISP 사업자가 zero-rating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확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 

Ÿ 둘째, zero-rating은 데이터 연관 비용의 일정부분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것이므로 콘텐츠에 

선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 

Ÿ 셋째, zero-rate로 제공되는 콘텐츠와 타 콘텐츠 사이의 이용차가 크게 발생할 것임 

마. 요약 

Ÿ zero-rating과 연관된 경쟁에 대한 우려는 ISP 단계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음 

Ÿ 제 3자 콘텐츠의 zero-rating의 경우 ISP와 CAP 간의 협약에 따른 불공정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 특정 콘텐츠에 대한 ISP의 독점적 권한은 경쟁자로 인해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ISP는 공동마케팅 권한, 혹은 콘텐츠에 대한 차별적 요금할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 

- CAP에 의한 독점적 권한은 ISP가 경쟁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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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인터넷의 구조와 망중립성 5G는 망중립성 완화근거인가? 근거인가?  

 (발제자: 고려대 박경신 교수(오픈넷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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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5G 망중립성

규제 완화

․5G 서비스에 대한 통신사의

기대수익 감소로 망 투자 저해

→혁신저해→생태계 선순환 저해

․5G의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개별서비스에 적합하게 지연시간,

전력량, 다운로드 속도 등을 차별화

하는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 모든것이관리형서비스로

인정되지 않는 한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될 가능성이있음

․5G 기술이 인터넷 접속서비스

라는 속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망중립성 규제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구조를유지해야 5G 개발에

기여

․네트워크 슬라이싱으로 인한

망중립성 위반 가능성은 극소수

서비스(예: 자율주행차)에 한정

되므로 관리형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 가능하고,

설령 슬라이스 간 차별을 허용하더

라도 슬라이스 내(경쟁서비스 간)

차별은 금지해야함

전체적인

망중립성

규제 완화

․소수 대형CP의 과다 트래픽

유발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망

투자·유지·보수비용 발생하므로,

합당한 망 이용대가 지불 필요

․신규서비스 출시와 산업 혁신을

위해 웹서핑 등 통상적 인터넷

서비스품질요구수준을저하시키지

않는한대가기반 우선처리 허용

․네트워크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및 사업자간 동등한 경쟁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

․대가기반 우선처리를 허용하면

비용 부담을 견딜 수 있는 대형

CP만 살아남게 되어 중소CP의

붕괴는 물론 생태계 혁신이 저해

될수있음

1-3-8. 망중립성 및 제로레이팅 관련 쟁점 정리 (발제자: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 망중립성 정책

o 망중립성 규제 완화를 5G에 한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기술에 적용

할 것인지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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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일정 범주의

모든 CP에 대한

동등조건 의무화

․특정 CP에 대하여만 제로레

이팅을 적용하는 것은 범주 내

모든 CP에게 제로레이팅을 적용

하는 것보다 이용자 권리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이용자 선

택을 현저히 제한할 수 있음

․특정 CP에 대하여만 제로레

이팅을 적용하거나 CP간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더라도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판단하여 규제하는것이바람직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

․통신사는 그만큼의 데이터

이용료 수입을 포기함으로써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것

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쟁CP의

제로레이팅 요청에 대해 동등한

조건을제시하는한문제가없음

․비용 측면에서 통신사는

매우 적은 비용만이 소요되나,

경쟁 CP들은 유의적인 비용

(원가를 상당히 초과하는 대가)

발생

계열사서비스

제로레이팅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우대가

문제되므로, 경쟁 CP의 제로

레이팅 요청에 대해 동등한

조건을 제시하는 한문제가없음

․계열사를 우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후 규제가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적 금지

필요

□ 제로레이팅

o 대부분의 위원 및 사업자가 제로레이팅 원칙적 허용에 공감하였으나,

허용조건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뉨

※ 인터넷기업협회만 모든 제로레이팅 금지 주장

- ⅰ) 일정 범주의 모든 CP에 대한 개방 및 동등조건 의무화 여부,

ⅱ) 자사·계열사 서비스 제로레이팅 금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뉨

- ⅰ)에서 동등조건 의무화되는 경우, ⅱ)에서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 

금지 여부(동등조건의 의미) 문제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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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망 이용료 정책

1-4-1. 인터넷망 상호접속 개념과 제도 현황 (발제자: KISDI 이상우 통신정책그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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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스타트업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방향 (발제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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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망중립성/망이용료 관련 중소CP 간담회(6.15) 결과 (발제자: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 망 중립성

o (A사) 망 중립성 규제 완화로 국내외 CP 간 망 이용료 차별을 해결

하는 것은 모순이며, 규제 완화 시 통신사는 대형 CP가 아니라 중소 

CP에게 협상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 망 이용료 역차별은 통신사가 해외 CP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규제해야 함

o (B사) 투자 여력 확보는 통신사가 10년 전부터 해 온 이야기인데,

진입규제에 의해 보호받는 통신사의 수익성은 여전히 높음

- 5G는 아직 실체가 없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함

o (C사) fast lane은 통신사가 CP들에게서 돈을 더 받겠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이용자 요금이 인하되지는 않을 것임

- fast lane 허용하면 통신사의 서비스 선별이 가능해지므로 절대 반대함

□ 제로레이팅

o (A사) 중소 CP는 대형 CP에 비해 자본력 및 협상력이 부족하므로 

제로레이팅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왜곡할 수 있음

- 제로레이팅으로 가계통신비는 감소하더라도 기업통신비가 증가하고 

이는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통신비 절감 수단이 될 수 

없음

- 통신사는 제로레이팅이 활성화되면 돈을 벌 수 있고, 활성화되지 

않으면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으로 지배력 전이시킬 수 있음

- 제로레이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제일 좋으나, 최소한 엄격한 시장 

감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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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B사) 제로레이팅 협상력 측면에서 중소 CP는 대형 CP보다 열위에 있음

- 우리는 제로레이팅 제휴 검토 후 비용이 너무 커서 포기하였음

- 제로레이팅은 통신비 절감수단이 아니며, 통신사가 망 중립성 규제에 

대한 breakthrough로 들고 나온 이슈임

o (C사) 우리는 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신사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통신사의 자사 동영상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반대함

- 제로레이팅 비용이 너무 커서 대형 CP만 감당 가능

o (D사) 동영상서비스에 제로레이팅 적용하면 23,100원(데이터쿠폰 5G)에 

1시간짜리 3개만 이용 가능하므로, 중소 CP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음

- 결국 프로모션 용도로만 이용 가능하므로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고, 무제한 요금제를 낮추는 것이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됨

- 또한, 혁신서비스는 제로레이팅이 아니라 서비스 가치 때문에 선택

되므로 제로레이팅이 혁신서비스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비혁신 

서비스가 제로레이팅을 통해 시장 장악하는 것도 문제임

o (E사) 통신사가 중소 CP의 지분 일부를 얻는 조건으로 제로레이팅 

제휴를 하게 되면 통신사의 가두리 양식장이 될 것이고 혁신이 

저해될 것임

- 넷플릭스, 포켓몬고 등 인기서비스 제로레이팅은 CP가 아니라 

통신사 경쟁력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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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이용료

o (C사) 망 이용료가 너무 비싸서 부득이하게 아마존 AWS 사용하여 

아마존 협상력에 의존하고 있음

- 망 이용료가 CP의 협상력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통신사의 경쟁

서비스에 대하여 과다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음

- 개정된 상호접속고시가 문제가 많으므로 개정 필요

o (F사) 우리도 국내 CDN이 몰락하여 AWS로 이동하였음 

o (A사) 네이버는 협상력이 커서 할인된 가격을 지불하나, 중소 CP는 

가격이 비싸고 비밀유지 계약으로 가격조건 공개가 안 되고 있음

- 벤처 창업비용이 과거에 비해 10분의 1로 감소하였지만, 망이용료 

총액은 비슷한 수준임

- 스타트업들도 대부분 AWS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CDN은 국내

통신망 이용비율이 높아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짐

o (E사) 통신사가 해외 CP에 대한 손실을 국내 CP와 이용자에게 전가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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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Global CP의 망이용대가 관련 정책방안 (발제자: 세종 장준영 변호사) 

I.  Global CP 망이용대가 논의의 개요 및 현황

○ (개요) 구글, 넷플릭스 등 Global CP(이하 “GCP”)는 국내 CP와 달리 국내 ISP와 

직접적 망이용관계를 구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바, GCP와 망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국내 CP 간의 차별이 문제되고 있음

- 인터넷 생태계 변화에 따라 ISP는 Dumb-pipe화 되어 수익은 정체되는 반면, 
CP들의 트래픽은 증가하면서, ISP와 CP 사이에 합리적인 망비용 분담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현황) 트래픽 이용량은 GCP가 국내 CP보다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반면, 
GCP가 지급하는 망이용대가는 트래픽 규모에 비해 적은 것으로 알려짐

- 모바일 이용시간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동영상의 경우 구글의 유튜브가 다른 

동영상 서비스에 비해 압도적으로 이용시간이 많으며, SNS의 경우에도 페이스북

이용시간이 국내 SNS 서비스보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이용되고 있음

<출처: 디지털데일리 2018. 3. 27.자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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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네이버는 2016년 한 해 동안 약 734억원의 망이용대가를 국내 ISP에게 

지불하였다고 밝힘

※ 이는 네이버의 연결 매출(4조226억원) 대비 1.82%를 차지하는 규모 

※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도 연간 100억원 내외의 망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매출 대비 각각 1%, 0.7% 수준), 동영상 서비스인 아프리카TV의 경우 연결 매출

(798억원)의 20%에 해당하는 150억 원 가량을 망이용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비해 구글 등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망이용대가를 거의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히려 ISP들이 캐쉬서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짐 

Ⅱ.  GCP 망이용대가 논의의 원인 및 경과

○ (역차별의 발생 원인) 국내 서버와 망이용이 필수적인 국내 CP들에 비해, GCP는 

개방된 인터넷망의 특성 및 국내 ISP에 대한 다소 우월적인 협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국내 ISP가 GCP에게 망이용대가를 요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

- GCP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해외 서버만을 운영하는 경우, 국내 ISP의 

국제망 비용이 증가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

- GCP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 ISP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므로 (GCP가 망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GCP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

- ISP가 망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GCP의 트래픽을 제한하는 수단 등을 취하는 

방법도 상정할 수 있으나,망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상 어려움

※ 실제로 KT의 삼성 인터넷 TV 접속 차단 사례, 프랑스 Free사(佛 ISP)의 유튜브(美 CP) 

접속제한 사례 등에서 망중립성 원칙 위반이 문제됨

○ (견해의 대립) ISP와 국내 CP는 GCP도 국내 CP들과 동일하게 국내망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GCP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므로 국내 ISP에게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

- GCP도 국내 ISP의 망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국내ISP와 차이가 없는바, 이 점에 

주목한다면 GCP가 망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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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국내 CP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자사 서버와 국내망을 직접 연결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GCP를 국내 CP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한다면, 해외에 서버를 둔 GCP가 망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견해도 가능

○ (논의의 경과) GCP의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ISP, 국내 CP 등을 중심으로 GCP도 

적절한 망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

- 특히,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변경 사건’을 계기로 국내 ISP에게 적절한 망이용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선언하였음

※ 다만, 현재까지 유선통신3사와 페이스북의 망이용대가 협상은 견해 차이가 커,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최근 LG U+가 넷플릭스와 IPTV 제휴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넷플릭스의 망이용대가 지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Ⅲ.  관련 문제점(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 (국내 CP 경쟁력 저하)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GCP들의 망이용 혜택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망이용대가는 국내 CP에 비해 훨씬 적게 지급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

- 국내 CP는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망이용대가 부담도 증가하므로, (GCP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UHD, VR 등 동영상 

서비스 고도화가 어려워 GCP와 경쟁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망이용대가 부담의 차이, 서비스 고도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내 CP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내 인터넷 콘텐츠 시장이 저열화되어 중장기적으로는 GCP에 의해 

잠식될 우려

○ (무임승차 논란) GCP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망 증설비용 또는 망 고도화 비용이 

국내 CP 및 ISP에게 전가되고, GCP는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기여 없이 

무상으로 망을 이용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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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트래픽의 대부분을 유발하는 것은 GCP임에도, 트래픽 폭증에 따른 망 

증설 및 고도화 비용은 국내 ISP와 CP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GCP가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는 주장임

- 이에 따라 국내 CP 및 ISP가 국내 망의 증설 및 고도화를 위해 새로운 투자를 

할 유인이 사라져 중장기적으로 국내 인터넷 산업의 위축이 우려

○ (이용자 이익 저해) 국내 CP 및 ISP에게 전가된 망투자비용은 다시 이용자에게 

전가되어 서비스 이용요금의 인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내-외 서비스 간 요금이나 

품질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 발생

Ⅳ.  국내사례 -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사례

1.  사실관계

○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경까지 ①국내 KT, SKT, LGU+ 이용자는 주로 KT의 ‘목동 

IDC’에 설치된 캐시서버를 통해서, ②SKB 이용자는 주로 홍콩 ‘Mega-I IDC’를 통해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함

- 페이스북은 SKT, SKB 이용자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에, LGU+ 이용자에 대해서는 

2017년 1월경에 페이스북 서비스에 대한 접속경로를 KT ‘목동 IDC’를 통한 접속에서, 
해외 망을 통한 접속으로 변경하고,

-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고지를 

하지 않음

○ (SKT, SKB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 SKT 접속경로를 홍콩

으로 변경한 결과 기존 홍콩 직접접속 용량이 부족해졌고, 초과된 SKB 트래픽 중 

일부가 회선대역폭이 협소한 국제구간으로 이동하여 병목현상이 발생

- 접속경로 변경 후 페이스북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응답속도는 최번시 29ms이던 

것이, 평균 130ms로 4.5배 느려짐

- 이에 따라 SKB 이용자의 문의 및 불만 접수건수는 일평균 0.8건에서 일평균 9.6건
으로 증가(SKB 콜센터 접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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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 페이스북은 2017년 1월에는 유선트래픽에 대하여, 
2월에는 무선트래픽에 대하여 각 접속경로를 변경

- 접속경로 변경 후 페이스북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응답속도는 최번시 43ms이던 

것이, 평균 105ms로 2.4배 느려짐

- 이에 따라 LGU+ 이용자의 문의 및 불만 접수건수는 일평균 0.2건에서 일평균 

34.4건으로 증가(LGU+ 콜센터 접수기준)

2.  방통위의 제재처분

○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 다만, 페이스북의 서비스가 메시지 교환, 사진공유, 동영상 재생 등의 이용에 

제한을 발생시킨 것인데, 이러한 서비스 제한이 경제적 이익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

-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18. 3. 페이스북에 대하여 접속경로 변경의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3억 9,6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음

3.  시사점

○ 페이스북 등 GCP는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어, ISP의 관여 

없이도 접속경로를 스스로 변경할 수 있음을 확인

- 나아가 GCP의 접속경로 변경에 따라 서비스 품질수준도 저하될 수 있는바, 
GCP가 더 이상 콘텐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망의 이용과 통신품질에 

관해서도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

○ 이 사건은 콘텐츠 자체가 아닌 인터넷 접속 품질 저하가 문제된 사건임에도, 
방통위는 ISP가 아닌 GCP인 페이스북의 행위로 인하여 페이스북 서비스에 대한 

이용제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추후 법원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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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해외사례

1.  프랑스

가.  France Télécom(佛 ISP) vs. Cogent Communications(美 ISP) 분쟁 사례(2005)

○ (배경) 프랑스 ISP인 France Telecom*(현 Orange)과 미국 기반 글로벌 ISP인 Cogent 
Communications(이하 “Cogent”)는 2005년 상호접속으로 인한 트래픽에 대하여 무정산

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

※  France Télécom은 2013년 회사명을 2006년부터 브랜드명으로 사용하던 Orange로 변경

※  France Télécom와 Cogent의 상호접속협정상 트래픽 교환 비율을 1: 2.5로 규정

- 그 후 Cogent는 웹하드,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Megaupload와 중계접속

(transit) 계약을 체결함. 이에 따라 Megaupload는 Cogent의 망을 통하여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Cogent는 중계접속 계약에 따라 트래픽에 비례한 대가를 수취

- 그러자 France Telecom은, Megaupload가 발생시킨 트래픽 중 Cogent로부터 France 
Telecom의 망으로 전송되는 트래픽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Cogent에 대하여 추가 망이용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

<그림 1> France Télécom와 Cogent, Megaupload 간 계약관계

- (Cogent의 제소) Cogent은 2011년 5월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에 

France Télécom의 요구가 망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행위를 제재하여 달라고 제소

○ (ARCEP의 결정)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통신규제당국인 ARCEP은 2012년 9월, 
France Télécom과 Cogent의 트래픽 교환 비율이 비대칭적으로 변화한 상황에서 

France Télécom의 대가지급 요구는 반경쟁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Cogent는 

France Télécom에 협정 비율을 초과하는 트래픽에 대하여 비용(paid peering) 
지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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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업계에서 트래픽 교환비율 격차가 통상 기준인 1:2.5를 초과할 경우, 과도한 트래픽 

유발 사업자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관행이라는 입장

- 또한, Cogent는 Megaupload와의 중계접속 계약을 통해 이미 Megaupload로부터 

접속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France Télécom에 증가된 트래픽 전송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

Cogent   주장 France   Télécom 주장
· Cogent는 초과용량에 대하여 기존의 상호 

무정산 직접접속 계약대로 상호접속하길 

원했으나, France Télécom은 Open 

Transit에 접속하도록 강요

· France Télécom이 교환 트래픽 비율을 

2.5:1로 설정한 직접접속 계약을 맺은 것은 

Cogent에 대한 차별임

· 파리에 위치한 양사 간의 접속점의 처리

용량이 적음

· Cogent가 Megaupload의 트래픽을 중계

접속하면서 양사 간에 발생한 트래픽 전송 

비율이 계약내용에 명시한 비율인 2.5:1을 

초과

· Cogent가 기존 협정에서 정한 것을 초과한 

트래픽 처리를 위한 망 투자비용을 보전

해야 함

○ (경쟁당국의 결정) 프랑스 경쟁당국은 Cogent로 하여금 France Télécom에 해당 

트래픽 처리를 위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결정하였으나, 

- 트래픽 발생의 원인이었던 Megaupload가 저작권법 위반 등의 이유로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폐쇄(2012. 1. 19)되어 사업을 지속하지 않게 되면서 현재 양사는 

상호 무정산 방식의 직접접속을 유지하고 있음

나.  프랑스 Free사(佛 ISP)의 유튜브(美 CP) 접속제한 사례(2012)

○ 프랑스 최대 소비자 단체인 l'UFC-Que Choisir는 2012년 9월 ARCEP에 Free社가 
사용량이 많은 특정시간 동안 Google 및 Youtube 등에 대한 접속을 제한했고,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 된다고 조사를 요청함 

- l'UFC-Que Choisir는 ‘인터넷 접속 속도의 비차별성’ 부분을 주장함 

○ (ARCEP의 결론) ARCEP은 조사 결과,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Google 및 

Youtube 접속에 약간의 혼잡이 존재하긴 하였으나, 프랑스-미국 간 직접적인 

데이터 접속을 고려한다면 망중립성 권고사항을 위반 수준은 아니라고 밝힘 

- 다만, ARCEP은 향후 서비스 접속 품질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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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rance Télécom(Orange, 佛 ISP) vs. Google(美 CP) 망대가 지급 사례(2013)

○ Orange CEO는 2013년 1월 BFM 비즈니스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Google이 망 

이용대가로 초과 트래픽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림

- 같은 인터뷰에서 Orange CEO는 Google이 Youtube 등을 통해 Orange 트래픽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 다만,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는 공개되지 않음

2.  미국

가.  Comcast(美 ISP) vs. Level-3(美 CDN사업자) 사례(2010)

○ Comcast는 2010년 11월 Netflix와 콘텐츠 전송 계약을 맺은 CDN 사업자인 

Level-3에 대하여 Comcast 망 내 트래픽 정체 유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회선 

사용료를 요구

·  Comcast는 미국의 ISP이고, Level-3는 미국의 CDN 사업자임

- 원래 Comcast와 Level-3은 동등접속(peering) 계약 관계를 유지했으나, Leverl-3가 

Netflix와 콘텐츠 전송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불균형한 트래픽 상호 교환이 발생

하면서 중계접속 계약으로의 전환을 요구한 것임

- Level-3는 Comcast의 제안을 받은지 3일만에 별도협정을 체결함

○ 그러나 Level-3는 Comcast가 자사 망 가입 고객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으면서 

CP에게까지 차별적으로 회선 사용료를 받는 행위는 망중립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FCC에 조사를 요구

- 이에 대해 Comcast는 Level-3와 네트워크 규모와 실제 트래픽 발생 수준에 따라 

상호정산이 발생하는 중계접속 계약에 있고, 해당 계약은 상호간 이해관계에 따른 

양자간 협상을 통해 체결됨에 따라 망중립성 원칙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주장

○ 본 사례의 경우 상당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였으나, Comcast가 별도 협정을 요구한 

원인이었던 Netflix가 2014년 Comcast와 직접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Level-3가 

Comcast의 망용량을 과도하게 차지하는 현상이 사라지면서 일단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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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omcast(美 ISP) vs. Netflix(美 CP) 사례(2014)

○ Netflix는 2014년 2월 Comcast와 직접회선을 연결하는 상호접속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 Netflix의 망 이용대가 지불에 대해 양사가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으나, 
Netflix가 상호접속에 대한 대가로 Comcast에 지불하는 금액은 Comcast의 가입자 

확보 차원에서 지급하는 대가라는 의견도 있음

- Netflix와 Comcast의 상호접속 계약 체결 사실이 공개된 이후 Netflix의 트래픽 

처리 속도가 실제 빨라진 것이 확인됨(출처: Netflix 홈페이지)

○ 양사간 상호접속 계약 체결 이후, 트래픽 처리의 비차별성 원칙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해, 

- Netflix는 해당 계약은 양사 유료로 구축한 전용망을 통해 Netflix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반 인터넷 망에서 Netflix의 트래픽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움

- 이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은 Comcast 망을 통해 Netflix 콘텐츠를 더욱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Netflix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일반 인터넷 서비스 품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 강조

Ⅵ.  시사점

○ (망이용대가의 필요성) 킬러콘텐츠의 지배력 및 필수성*을 바탕으로 한 CP 지위의 

상승, CP 콘텐츠로 인한 트래픽 증가와 같은 인터넷 생태계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ISP와 CP 간의 관계가 기존의 ‘이용자 관계’에서 ‘B2B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고려

※ 글로벌 인터넷 시장이 소수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과점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이 제공

하는 서비스나 콘텐츠의 대체 불가능성 및 유일성으로 인해 하류시장인 ISP 시장에 대해 

필수투입요소화 되고 있음

      

<2000년대 초기 인터넷 시장>

       

<2010년 이후의 인터넷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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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망의 품질을 중심으로 경쟁하던 시대에서 콘텐츠 경쟁 시대로 진입하면서 

ISP에 대해 CP들의 지위가 점차 향상되고 있음

- ‘접속경로 변경’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 CP는 접속경로를 임의로 설정

하여 국내 통신망의 이용경로나 서비스 품질 등을 일정부분 제어하는 등 기간

통신역무와 이용자 후생에 부분적으로 관여

- 인터넷 트래픽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CP의 망이용대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망투자비용이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

- 트래픽 증가에 따른 이익은 CP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바, 수익자 지불원칙에 

입각하여 CP들이 망투자비용을 일정부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ISP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요금은 정액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트래픽이 증가하더라도 

(CP가 트래픽에 따른 망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ISP의 수익이 증가하지 않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요금 규제가 존재하고 통신비인하 압력도 높아 ISP가 

이용자 요금을 인상하기 어려운 점 고려할 필요

○ (망중립성 위반 여부) 초기의 망중립성 원칙은 모든 트래픽을 동일하게 처리

하라는 의미였으나, 현재의 망중립성 원칙은 트래픽 폭증에 따른 ISP의 합리적 

망관리 권한을 허용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일부 CP의 시장 과점, 트래픽의 대용량화가 문제되는 최근의 상황에서는, 효율적 

망관리를 통해 이용자 후생을 보호하고, 국내-외, 대형-중소 CP간의 형평성과 균형

발전, 공정경쟁의 촉진을 위해 대형 CP에게 과금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중립성 원칙이 추구하는 가치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GCP의 트래픽 유발 및 망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역내 시장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예: 이용자 후생 감소 및 경쟁제한 등)을 미쳤는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사례가 없다는 주장도 있음

○ (제도개선의 필요성) 이처럼 GCP를 포함하여 망이용대가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나,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ISP에 대한 

규제에 머물러 있으며, 인터넷 생태계의 변화를 반영한 ISP와 CP, CP와 이용자 

사이에 대한 적정한 규제Tool은 미흡한 상황

- 망이용대가를 사업자 사이의 계약문제로 남겨둔다면, 협상력이 강한 GCP에게 

망이용대가를 요구하기 어렵고, 국내 CP의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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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 요금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 등 

이용자들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

- 망이용대가를 제도화한다면, 적정한 망이용대가의 산정기준, 망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CP의 범위, 외국사업자에 대한 법적용 및 실효성 담보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

Ⅶ.  정책방안 제언

○ (정책방향) GCP의 망이용대가 문제는 ISP, 국내 CP, GCP, 이용자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엮여있고 국제적인 관행이나 규범, 인터넷 생태계의 변화까지 예측하여 

감안하여야 하는 복잡한 이슈이므로, 

- 이를 사업자들 사이의 계약문제로만 남겨두는 경우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조화로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장기적으로는 법제도개선을 통해 최소한의 의무와 기준을 규율함으로써 사업자간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고 상생을 도모하여 인터넷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

- 특히 현재까지 주로 B2B 이슈로 접근되어 온 GCP의 망이용대가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환경 및 이용자 후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B2C의 이슈로도 동시에 접근될 필요가 있음

- 다만, 규제는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과도한 차별이나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

- 아울러 적정한 망이용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등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 (고려사항) GCP 망이용대가 정책 수립 시에는 이용자 후생, 국내 CP의 경쟁력 

확보, 중소 CP에 대한 배려, 망고도화·콘텐츠 다양성 등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전반적인 발전, 외국 사업자들의 반발과 그로 인한 외국 사업자들의 국내진출 

기피 가능성, 국제적 관행 및 규제상황과의 균형 등을 고려

- 그 중에서도 이용자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최소한의 

규제의 경계선이 ‘이용자 이익 보호’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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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GCP 망이용대가와 관련된 정책은 특정 사업자의 보호 목적보다는, 이용자 

이익 보호 및 이용자 피해 최소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정책의 정당성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고, 글로벌 규범과의 비정합성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자들 간의 효과적인 이해관계 조율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

- 구체적으로는, 이용자의 통신요금이나 콘텐츠 이용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용자가 GCP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 

○ (구체적 방안) GCP와 국내 CP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상정할 수 있겠으나, 실현가능성은 충분한 연구를 통해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되는 경우라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궁극적 목적은 ‘이용자 이익 보호’에 있어야 할 것임

- CP(GCP 포함)가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략적인 접속경로(예 : 국내 서버 

유무 및 그 개수 등)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품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사전에 담보하는 방안 

- ISP로 하여금 대용량 트래픽 폭증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국내 서버의 

통제 내지 추가증설 등을 통해 트래픽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 (GCP의) 
트래픽에 대해 일정한 관리를 허용하는 방안(망중립성 원칙의 예외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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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망사용료 및 상호접속고시의 기형성에 관한 논의 (발제자: 최민오 보안컨설턴트)

상호접속 제도 역사
❖ 2000년대 초반을 전후로 각국의 통신사들이 민영화되며, 이에 따른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인터넷의 역동성, 효율성,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
하고자, 세계 곳곳에서 상호접속 관련 제도화 및 규제의 도입이 진행됨.

❖ 한국은 2002년 KT 민영화 이후 2004년 7월 20일 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기간통신역무에 인터넷접속역무를 포함하고, 2005년 1월 인터넷 망 
간 상호접속 제도를 도입함

 ❖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망 상호접속 제도를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통해 
수정 후, 다음 해인 2016년 시행.

➢ 개선취지 : 인터넷 트래픽 증대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인터넷 생테계 환경 조성, 
인터넷 생태계 내 시장참여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상호접속 제도 주요내용

❖ 계위 생성 및 구분
➢ 기존

▪ 각각의 접속제공사업자는 스스로 정의한 인터넷 접속조건(통신망규모, 
가입자 수 등)을 바탕으로 접속이용사업자를 3개 계위로 구분하여 평가

➢ 논의된 문제점
▪ 각 사업자가 자사에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인터넷 접속조건을 적용하여 

평가하므로, 중소사업자의 계위상승 기회가 차단
➢ 개정 후

▪ 정부가 직접 표준 인터넷 접속조건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의 
계위를 평가

●  통신망 규모(60), 가입자 수(30), 트래픽 교환비율(10)
➢ 비판

▪ 다양성에 기반하여 성장해온 인터넷에 존재하는 자율적 네트워크들의 
상호접속 관계를 소수의 제한적인 항목들(망 규모, 가입자 수, 트래픽 
교환비율)로 표준을 생성하고 이에 기반한 평가에 의해 형성되도록 
강제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이며, 망사업의 다양한 방향을 
획일화 시킬 우려가 있음.

 
▪ 한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수평적인 생태계에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임. 이해관계자들이 계위
평가의 공정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터넷 망사업자들이 
제도에 강제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방식으로만 협상 및 정산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평가된 계위가 다른 네트워크/사업자와의 정산방식 및 요금을 
결정지으며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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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방식 규정
사업자간의 정산방식(지불사업자, 정산기준) 또한 계위 및 접속유형에 따라 제도를 
통해 규정되어있음. 개정 전후는 다음과 같이 비교가능.

 

※ 동일계위 정산, 특히 1계위 대형 통신사업자간의 직접접속에 대한 정산방식이 
무정산에서 상호정산으로 변경됨.

 
※ 정산기준이 접속용량(capacity)에서 트래픽 양(usage)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종량제가 시행됨.

➢ 비판 1 - 정산방식의 강제성
▪ 상호접속 개정 후 가장 큰 변화를 의미하는 지점은 동등계위 간 

직접접속 정산방식의 변경 부분임. 개정으로 인하여 최상위 계위에 
동등하게 위치한 대형 망사업자(KT, SKT, LGU)간의 직접접속 관계가 
무정산에서 발신 트래픽 양을 기반으로 한 상호정산 관계로 변경됨. 
이에 따라 이들의 상호접속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 가치사슬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정산금액이 생성됨.

▪ 그러나 사실상 개정에 대한 논거로 언급된 무정산 관계에서 트래픽 
밀어주기 악용 사례는, 제도로 강제된 정산방식에서 벗어나 
무정산(settlement free) 또는 Paid Peering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계약이 가능할 시 근본적으로 해결됨.

➢  비판 2 - 정산기준
▪ 개정을 통해 변경된 트래픽 양(volume) 기준의 정산방식은, 기존 

용량(capacity) 기준과 달리 시간개념이 제외됨으로써, 이로인해   
영향받는 생태계 전반의 망 사용료 지불주체들에게 네트워크 전반의  
운영에서 중요한 혼잡(congestion) 문제를 줄이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할 동기가 사라짐.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에 근원한 네트워크 
전반의 혼잡성 증가 예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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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0기가바이트의 트래픽을 긴 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송할 시, 실제로는 한 번에 전송하는것과 비교하여 네트워크의 
혼잡상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방식이나,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한 정산방식에서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

 
▪ 개정 후 상한요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트래픽 양(volume)은 원가 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용량(capacity) 기반의 설비 가격 등과 근본적으로 
다름. 이에 따라 원가를 감안하여 측정되는 상한요율의 합당성 검증은 
불가능에 가까워짐.

➢  비판 3 - 세계 최초로 시행된 발신자 지불방식의 기형성 및 발신자 정의의 한계
▪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메시지의 교환 및 통신을 시작시킨 주체가 

발신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비교적으로 더 많은 트래픽을 전송한 
주체가 발신자인지?

● 후자를 발신자로 정의할 경우, 자료 그 자체보다 자료를 요청하는 
트래픽이 현저히 작은 사실을 악용하여, 대량의 가짜 요청 
트래픽을 통해 착신수입 증대 시도 가능.

▪ IX 정산소 모델
● 발신자의 추적 및 트래픽 양 계산을 위해 망사업자간의 모든 

트래픽을 IX정산소로 모으는 행위는 망 중앙집중화 및 트래픽 
집중화, 추가적인 전송경로의 생성이 필연적이며, 이에따라 망 
전반의 혼잡성 증가를 초래시킴.

● 발신자의 명확한 정의 또는 이에 대한 분석 모델의 합당성이 
공개적으로 검증된 바 없음.

▪ Localization 기피 현상 야기
● 일반적으로 착신 측 ISP(일반 사용자 전용)는 망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캐시 서버 등을 통해 콘텐츠 및 자료들을 가입자망 
인근에 보유하여 코어망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나, 발신자 지불 
방식 하에서는 콘텐츠를 가입자망 인근의 캐시서버에 스스로 
보관하기보다 콘텐츠 사업자 또는 타 망사업자에 위치한 
서버로부터 매번 다운로드 할 경우 착신 수입이 증가. 서비스 
사업자 또한 마찬가지로 발신자 지불방식이 야기하는 기형적인 
추가 망사용료의 부담으로 인해 localization을 기피하게 됨.

● 분산화를 통한 전송방식 및 전송경로의 효율성 증대 노력에 
관하여 존재했던 인센티브가 망사업자 및 서비스 사업자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사라짐. 따라서 장거리 경로의 반복적인 
트래픽 증가, 국내 망 전반 및 해외망의 혼잡성 증가 예상 가능.

❖ 소결론
➢ 최근 상호접속 고시 개정의 주요변화를 차지하는 종량제 기반의 발신자지불정책은 

그 취지에 명시되어 있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또는 '인터넷 트래픽 트래픽 증대에 
대응한 지속적인 인터넷 생태계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근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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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부분은 오히려 인터넷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인 혼잡성 증대, 기형적인 
정산금액 생성, 각 관계사업자들의 망 효율성 증대 노력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야기하므로 트래픽 증대에 대응한다는 개정 취지에 모순됨.

➢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망사업자들의 투자비 회수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적인 인터넷 생태계 환경 조성의 필요조건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둘째치더라도, 회수된 금액이 주주배당 또는 영업지출이 아닌 망 설비 투자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명확한 근거 또는 인센티브 모델 없음. 망사업자간의 
경쟁활성화를 통한 투자유도가 보다 더 합리적.

 
➢ 이번 고시 개정의 악례를 통해 망사업자들은 망에 투자하기 보다 규제기관 및 

정부 관계자를 통하여 생태계를 변경하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될 것. 가시적으로 예견되는 생태계 전반의 
혼잡성 및 기형성이 심화되기 전에 잘못된 개정 부분을 하루빨리 바로잡고 
복원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관련 논의 및 현상들

❖ 양면시장론
➢ 일부 망중립성 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국내 통신시장의 양면시장적 정의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 없음.
➢ 양면시장적 관점의 소개와 함께 주로 인용되는 논문 (Subsidizing Creativity 

through Network Design: Zero-Pricing and Net Neutrality by Robin S. Lee and 
Tim Wu, 2009) 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컨텐츠 제공자들에 대한 과금 금지 실태는 양면시장이론을 통해 바라볼 
시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컨텐츠 제공자가 구분되지 않는 인터넷 생태계 
내의 창의성 증진 및 파편화 방지를 위한 보조책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바로 인터넷이 전화, 케이블, 방송 등과 같은 네트워크와의 
근본적인 차이를 의미함과 동시에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듬.

 
▪ 과금 용인 고려시, 이에 따라 생겨나는 진입장벽 등으로 인한 생태계 

전반의 창의성 및 혁신 동기 저하, 그리고 망 파편화와 같은 부정적인 
네트워크 효과들, 또 동시에 이로인한 인터넷 접속 동기 저하 현상 등의 
추가적인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생태계 전반의 악순환 현상을 고려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컨텐츠 제공자들에 대한 과금은 네트워크 인프라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컨텐츠 제공자들에 과금이 가능해 진다는 것과 네트워크 

인프라를 개선하고 혁신하려는 동기가 향상된다는 것 사이의 
관계가 불명확함. 오히려 망의 혁신 및 투자에 관계없이 
망사업자들의 수익만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망으로부터 
기인한 기존의 수익 이외에 게이트키퍼로써의 역할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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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추구에 동기부여를 하게 됨. 또한 이로 인한 수익은 망 설비 
투자가 아니라 망에 관계없는 프로젝트, 주주 배당 등에 자유롭게 
지출될 수 있음.

◆ (첨부) 한국의 통신 3사 배당금은 연간 늘어나는 
추세이며, 2018년에만 3사가 지급한 배당금 총액은 1조 
552억원에 달함. 이중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된 총 
배당액은 약 4493억원.

❖ 망사용료 역차별
➢ 상호접속 개정으로 생겨난 발신자 지불 방식에 대하여 해외의 규제기관들이 

예견한대로, 망사업자간의 정산금액은 요금인상 및 추가 접속료 요청에 대한 
근거로 사용되며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 및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전가됨. 
페이스북 경로변경 사태 또한 이에 기인한 결과.

➢ 망사용료 국내외 역차별 또한 페이스북 사태와 유사한 시기에 이슈화 됨.
➢ 국내 망사용료는 한 CDN업체의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시피 타 국가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
 

➢ 이 상태에서 해외 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 지불을 압박함으로써 균형을 
맞춘다는건 한쪽 대신 양쪽에 대한 폭력을 통해 평등을 구현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음.

▪ 해외 사업자들은 오히려 국내 캐시 서버의 폐기 또는 국내 서비스 중단 
여지가 장기적으로 크며 이에 따라 오히려 해외망의 혼잡도 상승, 갈라파고스 
현상, 파편화 현상의 심화, 이용자 선택권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음.

 
▪ 해외 사업자들이 기형적인 망사용료를 지불하더라도, 이는 망사업자들의 

이익으로 이어질 뿐 기존 국내 서비스사업자들의 망사용료 지출은 
변화없음.

● 오히려 글로벌 이용자를 목표로 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스타트업부터 
대형 CP등 규모에 상관없이 타 국가로부터 자국내 서버 설치 강요 및 
비합리적인 망사용료 지불 압박을 받을 가능성 농후

 
▪ 국내 망사업자들의 협상력 부족 현상은 국내 생태계를 갈라파고스화하여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시장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스스로 
국경없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 또는 규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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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망이용대가 관련 해외 사례 (발제자: KT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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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생 협력

1-5-1. 중소 CP 및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소개 (발제자: SKT)

1. Bravo! Restart

◦ ’13년부터 시작한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년 창업 및 청년실업 

해소 등 공익성에 초점을 맞춘 사회공헌사업

◦ 주요 지원 사항

구분 내용

Biz 모델 검증 지원 Ÿ 성공창업가의 BM 전문 멘토링 및 시장 분석 등

R&D 지원 Ÿ 수요처 관점의 검토 및 지원

자금 지원 Ÿ 기술개발 자금 및 SK-KNET 펀드(300억 규모) 등 지원

인프라 지원 Ÿ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험 환경 제공 및 무상 입주 공간 제공

마케팅 지원 Ÿ 언론 PR 및 MWC, CES 등 해외 전시 지원

 기타 Ÿ 창업 포럼 정기 개최

Ÿ 성공 창업자 및 창업 전문가를 통한 멘토링 지원 등

    ※ SK-KNET 펀드: SK 등의 출자자가 총 300억 규모의 자금을 출자하고 케이넷투자파트너스가 

펀드운용을 담당

 

◦ 주요 성과
 

- 에이티랩, 운동이 떙길 때 등 총 48개 팀의 창업 및 육성을 지원
 

    ※ 에이티랩: 시각장애인용 앱 및 디바이스, 운동이 땡길 때: 스포츠 O2O 마케팅 플랫폼 서비스

 

2. Dream Venture Star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14년부터 정부와 함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

◦ 주요 지원 사항

구분 내용

자금 지원 Ÿ 창업지원금 및 기술개발자금

Ÿ SK 펀드 투자유치 지원

사업개발 지원 Ÿ Biz Model 구체화 및 검증

- 사내/외 창업 및 사업 전문가 멘토링 제공

기술 개발 지원 Ÿ 기술 개발 환경 제공 및 협업(공동개발 등)

Growth   지원 Ÿ SK 채널 활용 판로 및 마케팅 지원
Ÿ Global 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해외 판로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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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과

- ’18년까지 총 29개 팀을 육성하여 누적 매출 164억원, 투자 유치 406억, 신규 

고용창출 151명의 성과를 창출
 

    ※ 드림벤처스타 3기에 소속되어 있는 룩시드랩스는 ’18년 1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 2018에서 ‘Looxid VR’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

3. 101 스타트업 코리아

◦ YT 중심의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사업 노하우 제공 및 국내 전문가의 

멘토링/세미나 등을 지원 (’13년~)

◦ 주요 지원 사항

 

구분 내용
VIP 멘토링 Ÿ Venture Capital 대표/임원 등의 멘토링

스타트업향 세미나 Ÿ 투자법무/세무회계/지적재산권/홍보/마케팅 등
VC 등 투자지원 Ÿ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Needs를 중재하여 투자 유치 지원

유관기관 연계 지원 Ÿ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개발 환경 지원 Ÿ 사무공간 제공
Ÿ 스마트폰 및 테블릿을 통한 서비스 테스트 환경 지원

Community 운영 Ÿ 101 스타트업 코리아 졸업팀 및 참여팀간의 교류 장소 마련
 

◦ 주요 성과

- ’13년 1기 6개 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6개 팀을 육성하였으며, 이 중 40여개 

팀에서 약 480억의 투자 유치에 성공
 

    ※ 참여 기업 중 호텔 예약 앱 개발사인 데일리 호텔은 구글에 투자한 미국 세쿼이아캐피털로부터 

100억원 수준의 투자를 유치

4. True Innovation

◦ 스타트업 등 다양한 외부 Partner와의 혁신창출 및 Biz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 (’18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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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원 사항

구분 내용
멘토링 Ÿ 전문 멘토단의 1:1 Hands-on 멘토링

네트워크 Ÿ 국내외 파트너와의 교류
글로벌 진출 Ÿ 글로벌 협업공간 및 공동 마케팅 지원

포럼 Ÿ 이슈 및 트렌드별 다양한 정기 토론 행사
브레인스토밍 Ÿ 실무 전문가의 서비스 제안 및 토론

세미나 Ÿ IR/법무/세무 등 다양한 교육과정
Tech Clinic Ÿ 개발/디자인 등 Trouble Shooting 지원
CEO 모임 Ÿ 파트너 CEO간 협업/네트워킹 기회 제공
Demo day Ÿ 주요 관계자 대상 IR 및 PR

네트워킹 Day Ÿ 참여기업의 공유 기회 제공

◦ 주요 성과

- 유라이크코리아 등 스타트업과 함께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 진행 및 추진 중

    ※ 유라이크코리아는 SK텔레콤과 공동 개발한 IoT 가축관리 서비스(라이브케어)로 ’18년 

MWC에서 ‘기업용 모바일 서비스 혁신상’을 수상

5. 기타 주요 동반성장 정책

  

구분 내용

금융지원

Ÿ 동반성장 펀드 (규모 1,675억원)를 통한 대출 지원
Ÿ 지분 투자(펀드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17년 누계 417억원)
Ÿ 창업, 기술개발, 경영 지원 등을 위한 직접 자금 지원
Ÿ 100% 현금 대금지급 및 조기 지급(중소기업 Care Program)

교육 지원 Ÿ 동반성장 아카데미: CEO세미나 등 직급별 맞춤 교육
Ÿ 110여개 온라인 과정 운영, 신규 과정 지속 개발

기술 지원
Ÿ T delevelopers, Thingplug 등 기술개발   Infra 무상 지원
Ÿ 민관 공동 기술개발
Ÿ 기술자료 임치제를 통한 파트너사 기술보호

인력 및 복지지원 Ÿ SK고용디딤돌 운영을 통한 우수 인력 육성 및 채용 지원
Ÿ Biz 파트너 임직원 대상 복지 지원(복지포인트, 장학금 등)

    ※ T developers: 모바일 웹 및 앱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개발 도구 및 자원을 쓰기 쉽게 

모아놓은 온라인 개발자 지원 센터

    ※ Thingplug: IoT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과 상용 서비스 환경을 지원

    ※ 기술자료 임치제도: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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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KT의 중소CP 및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발제자: KT)

□ KT Biz Collaboration 프로그램

 m (사업목표) ICT기반 융복합 사업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 

기업 발굴하고, KT-창업기업간 사업화, 공동개발 등 협업을 통해 육성

함으로써 KT 미래성장사업 동력원 확보 및 창업기업의 성장 견인

   - (모집대상) 창업 7년 이내 법인기업 또는 벤처기업 중 KT와의 사업화 

연계를 희망하는 기업

   - (모집분야) VR/AR, AI, 헬스케어, IoT, 핀테크, 빅데이터 등 KT 신규

사업 개발 및 협력 관련 분야

   - (지원규모) 15개 내외 기업을 선정, 기업당 최대 7천만원 지원

   - (지원내용) KT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특허 출원 및 인증, 시제품 

제작, 마케팅·홍보 등

□ K-Champ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K-Champ 사업화 집중지원 프로그램

 m (사업목적) K-Champ27) 육성기업 중 성과창출 가능성 및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후속 지원하여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도모

   - (지원대상) ’16년도~’17년도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참여한 

창업·벤처기업

   - (지원규모) 15개사 내외, 기업당 3,000만원 내외 지원(3개월간)

   - (지원내용) 시장전문가 1:1멘토링, 특허권(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비), 

인건비(신규채용인력), 광고선전비(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비) 등

27)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보육 Eccelerating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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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z Challenge 프로그램

 m (사업목적)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집중 육성

   - (지원대상) 창업 1년 이내 법인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기업당 3,000만원 내외 지원(5개월 이내) 

   - (지원내용) 구체화, 권리화, 실증화, 시장검증, 글로벌 지원 

      ① 선별 아이디어 대상 BM 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아이디어 구체화 멘토링 지원

      ② 시장 검증 전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모델 보호를 위해 특허 전략 수립, 

출원‧등록 등 아이디어 권리화

      ③ 아이디어 제품화를 위한 구현 가능성 점검 및 실증화 등 시제품 설계‧
개발‧인증 지원

      ④ 데모데이 개최를 통해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시장 반응 

테스트(시제품 반응 테스트에 한함)

      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및 현지 테스트

  Biz Growth Marketing 프로그램

 m (사업목적) 시장진입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벤처 기업 

발굴하여 원활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판매 준비 활동을 지원

   - (지원대상)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기업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기업당 3,000만원 내외 지원(5개월 이내) 

   - (지원내용) 테스트마케팅, 시장조사 및 분석, 판촉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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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특허 무상양도 프로그램

 m KT가 보유하고 있는 미 활용 특허를 중소기업(스타트업 포함)에 무상

으로 양도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 ‘11년~‘17년까지 특허 무상양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누적 293건의 

특허를 무상양도한 바 있으며,

   - ‘18년에는 총 260건의 특허를 대상으로 무상양도 프로그램 진행중

< KT 특허 무상양도 프로그램 실적 현황 >

연도 공고 건수 양도특허 건수 대상 기업

2011 600 26 ㈜ 유진텔레콤 등 7개사

2012 727 31 ㈜ 대한폴리머 등 24개사

2013 175 52 ㈜ 와이브로텍 등 17개사

2014 503 48 ㈜ 지미션 등 19개사

2015 676 88 ㈜ 솔루팜 등 38개사

2016 116 4 ㈜ 아이컴즈 등 3개사

2017 235 44 ㈜ 애니랙티브 등 20개사

합계 3,032건 293건 128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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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LG 유플러스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발제자: LGU+)

□ CEO 간담회 

o (개요) 매월 테마별로 2~4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CEO 간담회를 진

행하고 있으며, 당사 사업부와의 협력 및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o (현황) ‘17.6월부터 매월 간담회 진행

- 27개의 유망 스타트업 소개 
 

- 10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 협력 추진

□ LG유플러스 데모데이 

o (개요) 해외통신사, 스타트업 육성기관, 정부기관과의 공동 데모데이를 

주관하여 당사 관계자 대상 발표 및 언론 홍보의 기회 제공

√ 유플러스 – KDDI – KOTRA 데모데이

- ‘17.7.18일 3사 공동 데모데이 진행

- 70여개의 지원업체 중 최종 9개사를 선발하여 LG 유플러스 본사에서 발

표를 진행

- 당사 임직원 및 VC 관계자 약 70여명 참석

- 성과 : 사업부 협력 논의 (6개 사), CEO 간담회 (3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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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플러스 – 본투글로벌 – 데모데이

- ‘17.10.26일 3사 공동 데모데이 진행

- 150여개 B2G 멤버사 중 최종 6개사를 선발하여 LG 유플러스 본사에

서 발표를 진행

- 당사 임직원 및 VC 관계자 약 100여명 참석

- 성과 : CEO 간담회 (3개 사), 사업부 협력 논의 진행

□ 투자

o (개요) 직간접 투자로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 마련

o (현황)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진행

- 직접투자 : 사업적 필요시, 지분투자 / JV설립 / 인수추진

- 간접투자 : 펀드출자 진행

• KIF(‘02년, 통신3사)

• 소프트뱅크벤처스펀드(‘17년)

• 심본파트너스펀드(‘17년)

• LG CVC(‘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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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017 사회공헌 및 상생협력 (발제자: 네이버)

□ 2017 사회공헌 및 상생협력 연혁

자료: 인터넷 상생백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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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2017 사회공헌 및 상생협력 (발제자: 카카오)

□ 2017 사회공헌 및 상생협력 연혁

자료: 인터넷 상생백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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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개발자를 위한 활동 (발제자: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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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페이스북의 한국 창업, 벤처 생태계를 위한 사업 현황 (발제자: 페이스북)

1. 개발자/스타트업 지원 사업

 
1)  Facebook Innovation Lab (페이스북 이노베이션 랩)

• 개요: 년간 최소 2000 명의 개발자에게 교육 및 3000 명에게 네티워킹 기회 제공

o 국내 테크 산업에서의 성공적인 이직과 승진을 위한 테크 심화 교육 제공

o 글로벌 테크 산업에서의 리더쉽을 위한 페이스북 엔지니어의 기술 교육

o 커리어데이 등을 통한 취업 기회 마련

o 개발자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자원 제공

 • 대상: 국내 개발자 및 스타트업

 • 현황: 판교 2 밸리 문화 ICT 융합센터내 150 평 규모 센터 오픈 (2018. 5)

 

 

2)  Technology Revolution Together

• 개요: 한국 VR/AR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현지 육성 프로그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및 KIC 실리콘밸리 협업 프로그램)

• 대상: 국내 VR/AR 스타트업

• 현황: 2017 년도 6-8 주 실리콘밸리 현지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 VR/AR 

스타트업에게 페이스북/오큘러스는 기술개발 멘토링 지원 (2018 하반기 2 차 프로그램 예정)

 

3)  Developer Circle

• 개요: 국내 개발자를 위한 네트워킹 커뮤니티

• 대상: 국내 온라인 개발자

• 현황: 개발자 온라인 네트워킹 커뮤니티 제공 및 매달 오프라인 모임 주최 및 지원. 

매년 커뮤니티 리더의 페이스북 본사 방문 전액지원

 

4)  FBStart

• 개요: 국내 앱개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 대상: 온라인 스타트업

• 현황: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자동화를 위한 유료 프로그램 무상지원 및 페이스북 

직원과의 멘토링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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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능력 증진 교육
 

 

1)  Made by Korea, Connected by Facebook

•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력해 중소기업해외 진출 지원 교육

• 대상: 해외 진출은 원하는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현황: 2017 년 7 월 런칭 후 약 2,000 개의 중소기업 무상 교육 완료 및 광고비 지원
 

 

2)  Marketing Bootcamp

• 개요: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

• 대상: 국내 중소기업

• 현황: 1 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1000 명의 중소/중견기업 인력에게 무상 교육 제공

 

 

3)  Mobile Moves Business

• 개요: 지역별 온라인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

• 대상: 부산, 광주 & 대전 소재 중소기업

• 현황: 300 명의 중소기업인들을 상대로 무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
 

 

4)  Made by You Fair

• 개요: 대한민국 중소상공인들의 마케팅 소양 증진 교육 및 오프라인 접점 제공 프로그램

• 대상: 국내 중소상공인

• 현황: 1000 명의 대한민국 중소상공인들의 마케팅 소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소비자 교류를 위한 오프라인 벼룩시장 개최

 

 

5)  Video to Go

• 개요: 모바일 비디오 템플릿 제작 해커톤

• 대상: 국내 모바일 콘텐츠 디자이너 / 온라인 중소기업 및 대기업

• 현황: 한국 내 프리랜스 디자이너 100 명에게 중소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비디오 광고 템플릿 1,000 종 제작 지원 및 교육. 중소기업 및 대기업 중 온라인으로 

제품/서비스 판매하는 업체 대상으로 모바일 광고 제작 가이드 및 실습하는 워크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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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스타트업 상생 방안 (제출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 통신3사와 스타트업간 상생

Ÿ 스타트업을 위한 통신망 요금제 신설 –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는 서비스가 활성화된 후 수익

모델이 개발되는 경우가 많음. 서비스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전용선 등 망이용요금 부담은 

큰 부담으로 작용함. 따라서, 초기 스타트업들과의 상생 차원의 망이용요금 제도가 필요. 

또한, 급격한 트래픽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일정기간 트래픽 상승

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필요. 모바일 환경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모바일 뿐만 아니라 기타 휴대기기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

바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편. 따라서 이통사에서 휴대전화, 태블릿pc 또는 Android 

TV 등을 위한 저렴한 스타트업 요금제가 만들어진다면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Ÿ 엣지 컴퓨팅 시장을 위한 지원 – 일례로 퀄컴은 지난 2월 IoT 기기 생태계 확장을 위해 

‘퀄컴 와이어리스 엣지 솔루션’을 소개했음28). 와이어리스 엣지 솔루션은 5G의 저지연 특

성을 대비한 산업용 IoT 애플리케이션임. 퀄컴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애플

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다양한 에코시스템 등을 지원함. 따라서 국내 이통

사에서도 api, sdk, library 가 공개 지원으로 스타트업이 플랫폼에 연결하는 형태의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 

Ÿ 핀테크 연계 중금리 상품 개발 - 통신3사와 연계된 대리점 중 스마트폰 구매 자금조달 애

로가 있는 경우 고금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이와 같이 통신3사와 상거래 관계가 

존재하나 운전자금 조달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수 핀테크 연계 

중금리 상품을 개발은 어떨지 제언.

(2)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대형CP와 스타트업간 상생

Ÿ 다양한 서비스 API제공 - 예를 들면 네이버 예약 현황을 API로 제공하여 서드파티 서비스

에서 해당 정보를 받아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하게 하는 것

28)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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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CPC 관련. 키워드 클릭당 광고가격의 최고가격 상한제를 실시 - 실제로는 키워드 슬롯의 

한계로 인해, 노출이 한정되고. 실질적인 독과점과 불완전 경쟁시장에 처하게 되는 중소기

업들의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해 클릭당 최고 상한제를 설정을 요청. 따라서 합리적인 CPC 

상한선을 두고 동일한 금액일 경우 상품 경쟁은 품질지수로 순위가 매겨질 수 있는 메커니

즘을 개발하면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서비스와 제품이 개발될 것으

로 봄.

Ÿ 스타트업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 스타트업의 경우 대형CP를 통해 자사 제품이나 서비

스를 광고할 수 있는 자본이 넉넉지 않은 바, 일정조건(예.창업3년이내 등)의 스타트업 온

라인 마케팅 비용을 기간의 정함을 두어 할인해주거나 바우처 형태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초기 스타트업 지원 부문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봄.

Ÿ 스타트업 홍보 채널 신설 – 제품 광고의 맥락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보유중인 채널 중 선택

적으로 스타트업 회사 및 제품을 정기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지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자사 제품 및 서비스 광고 효과를 가져감과 동시에 대형CP의 경우엔 스타트업

계에서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구

상해 볼 수 있을 것임. 

Ÿ (기타) 정보 수집이 아닌 폭넓은 협업 요청 - 기술기반 기업이 초기부터 레퍼런스가 있을 

수 없는데 레퍼런스를 요구하거나 브랜드파워로 개발, 테스트를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요구하는 경우나 과한 보증이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해외처럼 유료 POC Test 

활성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구매, 기술 특허에 대한 인정 등의 문화가 더 활성화되

어 IT 기반 스타트업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국내 IT산업 발전과 국내 IT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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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해외 망 중립성 정책 동향

가. 미국

□ 2005년 인터넷 망 공개 4원칙 제시

o 2004년 2월, 당시 FCC 의장 Michael Powell은 4개의 “인터넷 자유

(Internet Freedoms)” 원칙을 제안하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이

원칙들을 계속하여 준수할 것을 요청

① 콘텐츠 접근의 자유: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합법적 콘텐츠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함

② 애플리케이션 이용의 자유: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③ 개인기기 부착의 자유: 소비자는 어떤 기기이든 자신이 선택한 
기기를 가정의 인터넷 접속에 부착하도록 허용되어야 함

④ 서비스 상품 정보 획득의 자유: 소비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 
상품(service plan)에 대해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 그러나, 인터넷 자유 4원칙은 Powell의 개인 견해로서 FCC의 공식

입장은 아님

o 2005년 8월 FCC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기본입장을 4원칙

으로 정리하여 채택하고 9월에 발표

- Madison River의 VoIP 트래픽 차단* 사건으로 망 중립성 문제가 

이슈화되자 Internet Freedoms와 유사한 4원칙**을 정책선언

(Policy Statement)의 형태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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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ison의 VoIP 접속차단 분쟁

Madison River Comm.사가 Vonage사의 VoIP 서비스를 위한 Network port를

차단, Vonage의 제소에 따라 FCC의 조사 후 중재 명령에 따라 벌금($15,000)을

납부하고 더 이상 차단조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

** 인터넷망 공개 4원칙 

“광대역망의 발전 및 공공 인터넷망의 개방성과 상호연결의 특징을 보전하고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보장받아야 함”

▪소비자들은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들은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합법적인 단말로 접속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들은 네트워크 제공업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제공업체, 콘텐츠 제공
업체들 간의 경쟁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이 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원칙들은 Powell의 Internet Freedoms

원칙과 유사하지만 사업자간 경쟁의 중요성을 4번째 원칙으로 추가

o 한편, 2006년 AT&T는 BellSouth와의 합병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망 

중립성 유지를 포함한 합병조건들(commitments)을 수용

- 합병조건에서 AT&T/BellSouth는 망 중립성 4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망 중립성 유지 약정은 합병 이후 2년 경과 시 또는 

관련법의 의회 통과 시 일몰되는 것으로 명시

- 기존의 망 중립성 4원칙보다 더 구체적인 형태로, ‘중립적 망과 

중립적 라우팅’의 유지를 추가적으로 약속

※ AT&T/BellSouth가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 구간에서 전송되는 패킷에 대해

원천(source), 소유자(ownership), 목적지(destination)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것

- 또한, 기업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IPTV 서비스 제공에는 망 중립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조건이 포함

o 2006년 초부터 미국 의회에서는 다양한 망 중립성 관련 법안이 제출

되었으나 모두 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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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법안(법안번호) 발의자 망 중립성 관련 조항 및 내용

2006년 

3월 2일

Internet Non-Discrimination 
Act of 2006 (S.2360)

Ron Wyden(D)
∙ 데이터의 전송 중 차단 및 수정 금지(스팸, 악성코드, 

불법 콘텐츠 예외)
∙ 인터넷 가입자망 운영자에 common carrier 의무 부과

2006년 

3월 30일

Communications 

opportunity, Promotion and 

Enhancement Act of 2006

(H.R.5252)

Joe Barton(R)
∙ FCC Policy Statement에서 정의된 망 중립성 원칙을 

따름

2006년 

4월 3일

Network Neutrality Act of 

2006

(H.R.5273)

Ed Markey(D) ∙ CoPE Act(2006)의 중립성 조항을 더 엄격하게 수정

2006년

5월 1일

Communications, 

Consumer’s Choice, and 

Broadband Deployment Act 

of 2006(S.2686)

Ted 

Steven(R), 

Daniel Inouye(D)

∙ FCC가 망 중립성 침해 행위를 조사하도록 함

2006년

5월 18일

Internet Freedom and 

Non-discrimination Act of 

2006 (H.R.5417)

Jim 

Sensenbrenner(R), 

John Conyers(D)

∙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트래픽 차별, 타사업자 접속 

거부, (합법적) 특정 콘텐츠의 차단 및 손상 등을 행하는 

경우 Clayton 법 위반으로 규정 

∙ 트래픽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승인통제 기술

(admission control) 이용 금지

2007년

1월 9일

Internet Freedom 

Preservation Act 

(S.215)

Olympia 

Snowe(R), Byron 

Dorgan(D)

∙ 합법적 콘텐츠의 차단/차별 금지, 인터넷 접속에 타 서비스 

끼워팔기 금지, 특정 CP와의 QoS 거래 금지 등 도입

∙ 자사망 내에서의 콘텐츠 우선순위 부여는 허용 

∙ FCC가 관련 제소에 대해 규제를 집행하고 인터넷 시장 

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2008년

2월 12일

Internet Freedom 

Preservation Act of 2008 

(H.R.5353)

Edward 

Markey(D), 

Charles 

Pickering(R)

∙ 광대역 정책 수립,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 관련 

소비자 선택권, 소비자 보호 및 경쟁을 평가할 수 있는 

공공 광대역 broadband summit를 진행하도록 FCC에 

지시 명령

2009년

6월 18일

Broadband Internet 

Fairness Act of 2009 

(H.R.2902)

Eric Massa

(New York)

∙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이 사용량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가격

플랜이 비용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FTC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브로드밴드 사업자에게 서비스 플랜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2009년

7월 31일

Internet Freedom 

Preservation Act of 2009

(H.R. 3458)

Edward 

Markey(D), Anna 

Eshoo(D)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특정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손상을 가하는 행위 금지

2009년

10월 22일

Internet Freedom

Act of 2009

(S.1836)

John McCain(R)
∙ 인터넷이나 IP-enabled 서비스와 관련된 FCC의 규제 수립 

및 집행저지

2009년

10월 26일

Real Stimulus Act

of 2009

(H.R. 3924)

Marsha, 

Blackburn(R)

∙ 인터넷이나 IP-enabled 서비스와 관련된 FCC의 규제 수립 

및 집행 저지(s.1836법안과 동일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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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내용

콘텐츠 접근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접근

소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선택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기기 부착 자유
소비자는 망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자신이 선택한 합법적인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다.

경쟁의 혜택
소비자는 망 사업자들,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사업자들 그리고 콘텐츠 

사업자들 간의 경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비차별성

합리적인 망 관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 2010년 오픈 인터넷 규칙 제정

o 2007년 3월 FCC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사업자 행위, 보급 상황과  

시장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한 질의서(NOI: Notice of Inquiry)를 

채택하고, 미국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실제 현황 조사에 착수

- ISP의 인터넷 트래픽 관리 현황, 제공 속도와 용량에 따른 가격 현황,

콘텐츠 사업 유형별 차등 정책 여부, 인터넷 사업자의 정책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진행

o 2009년 10월 22일 FCC는 인터넷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 논쟁의 

결과를 반영한 망 중립성 규칙 제정 공고(NPRM)를 발표

- 기존의 망 중립성 4원칙에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과 투명성

(Transparency)을 추가한 망 중립성 6대 원칙 제안

- 또한,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의 범위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네트

워크 관리의 경우는 망 중립성 원칙 적용의 예외로 규정하는 한편,

무선 인터넷을 망 중립성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책안 제시

-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이 2010년 1월까지 진행되었고, 2010년 

12월 21일에 FCC는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을 발표

하여 2011년 11월 20일부터 공식 발효

< FCC의 망 중립성 6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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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vider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must treat lawful

content, applications, and services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투명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와 이용자,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다른 행위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a provider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must disclose such information concerning network

management and other practices as is reasonably required for

users and content, application, and service providers to enjoy the

protections specified in this part).

A person engaged in the provision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shall

publicly disclose accurate information regarding the network management

practices, performance, and commercial terms of its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s sufficient for consumers to make informed choices regarding use of

such services and for content, application, service, and device providers to

develop, market, and maintain Internet offerings. -FCC(2010a)-

o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은 크게 투명성(Transparency), 차단 금지(No

Blocking), 불합리한 차별 금지(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의 

3가지 핵심 원칙으로 구성

- 투명성 원칙은 유무선 인터넷 모두에 적용이 되고, 차단 금지 원칙은 

유무선 모두에 적용되나 내용상의 차이가 있으며,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은 유선에만 적용

- 이외에 예외조항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Reasonable

Network Management)를 별도로 규정

o 투명성 원칙은 “ISP가 네트워크 관리 관행, 망의 성능, 망 제공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최종이용자와 인터넷 관련 사업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무선 인터넷 접속사업자 

모두에게 적용

- 투명한 정보 공개는 최종이용자의 선택권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기관이 인터넷 개방성과 

관련된 기타 원칙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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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접속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초고속인터넷접속 서비스의

네트워크 관리방식, 성능 및 상업적 거래조건에 대하여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 사용에

관한 정보에 의한 선택을 하고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디바이스 제공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 상품화하고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A person engaged in the provision of fixed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insofar as such person is so engaged, shall not block lawful content,

applications, services, or non-harmful devices,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FCC(2010a)-

유선 초고속인터넷접속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 자는 참여하고 있는 동안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의 범위안에서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유해하지

않은 디바이스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 투명성 원칙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에는 네트워크 관행(예: 혼잡 관리, 특정

애플리케이션 우대 제한 여부,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디바이스 제한 승인

규칙, 보안 등), 서비스의 성능(예: 예상 및 실제 접속속도 등 제공 서비스의 특성,

관리형(managed or specialized) 서비스가 최선형 인터넷에 미치는 영향 등),

상업적 거래조건(예: 가격, 개인정보 보호정책, 불만처리 절차 등) 등

- 정보 공개의 수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네트워크 보안 및 관리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접근이 용이한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공개 등의 방법을 제시

- 그리고 FCC는 투명성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

- FCC는 투명성 원칙이 인터넷 개방성 유지에 필수적이나,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투명성만으로는 인터넷 개방성을 충분히 보호

하기 어렵다며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단 금지 및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을 도입

o 차단 금지 원칙에 따르면 “유선 ISP는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유해하지 않은 

기기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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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son engaged in the provision of mobile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insofar as such person is so engaged, shall not block consumers from accessing

lawful websites,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nor shall such

person block applications that compete with the provider’s voice or video

telephony services,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FCC(2010a)-

모바일인터넷접속 접속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자는 참여하고 있는 동안 소비자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

하거나,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의 음성 또는 영상 전화

서비스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 차단 금지는 음성, 비디오 등 인터넷 관련 인접 시장의 사업자와 

최종이용자에게 망 접근권을 보장

- 또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유해하지 않은 기기의 성능을 

손상(impairing) 또는 강등시켜(degrading), 실질적으로는 차단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위도 금지

- ISP가 최종이용자에게 트래픽을 전송하는 대가를 CAP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차단 금지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현재 적용 중인 인터넷망 

상호접속 지불 계약(paid peering arrangement)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점이 명기

※ 원문에서는 CAP를 ‘edge provider’라 하였고, 여기에는 인터넷 콘텐츠, 애플

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모두 포함

- 한편, 무선 인터넷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웹사이트와 망 사업자(음성 

및 영상통화)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선에 비해 느슨한 의무 부과

- FCC는 네트워크 관리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도 주파수의 효율성을 

포함하여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 사이의 기술 및 운영상의 차이 고려

o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에 따르면 망 사업자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전송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 비차별성 원칙은 ISP가 전송을 차별화할 유인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하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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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son engaged in the provision of fixed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insofar as such person is so engaged, shall not unreasonably discriminate in

transmitting lawful network traffic over a consumer’s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shall not constitute unreasonable

discrimination. -FCC(2010)-

유선 초고속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자는 참여하는 동안 소비자의

초고속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한 합법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전송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는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

- FCC는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행위가 불합리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 또한, 합리적인 차별의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2009년 오픈 인터넷 

NPRM의 비차별성 원칙을 구체화

① 투명성(Transparency)으로, 최종이용자에게 트래픽 차별에 대한 정보가 투명

하게 공개될수록 합리적일 가능성 높음

② 최종이용자의 통제력(End-User Control)으로, 데이터 속도, 신뢰성 그리고

품질 등의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어, 이를 통해 경쟁이 촉진되고 궁극적으로

최종이용자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합리적일 수 있음

③ 패킷 중립적인 차별(Use-Agnostic Discrimination)로 애플리케이션의 유형을

구분하여 차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리적인 차별일 수 있음(예를 들어,

혼잡 시 P2P 트래픽을 다른 트래픽에 비해 지연시키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패킷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전송속도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등의 차별은 합리적)

④ 표준적인 관행(Standard Practices)으로 차별이 존재하더라도 국제 표준기구, 정부

등이 채택하고 있는 관행 및 기술기준 등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합리성이 높음

- 한편, FCC는 ISP가 경쟁(또는 잠재적 경쟁) 기업 및 최종이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 유료 전송 우선권

(pay for priority) 등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

※ FCC는 ‘pay for priority’가 인터넷 산업의 오랜 관행과 배치되며, CP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다수의 ISP와 계약하는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모두 증가하여

인터넷 서비스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인터넷의 혁신과 투자를 저해할

수 있으며, 도서관, 학교, 개인 블로그 등 비상업적인(non-commercial) 최종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ISP가 우선 전송 대상이 아닌 트래픽의 전송 품질을 저하

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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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CC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네트워크 구조와 기술을 고려하여 그 관리방식을 

적절하게 조절하였다면 이는 합리적”이라고 규정

A network management practice is reasonable if it is appropriate and tailored

to achieving a legitimate network management purpose, taking into account the

particular network architecture and technology of the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FCC(2010a)-

네트워크 관리 방식은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의 특정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기술을

고려하여, 합법적 네트워크 관리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히 설계되었다면 합리적이다.

- 2009년 오픈 인터넷 NPRM과 달리, 여러 네트워크 사이의 기술적 

차이를 인정하고 있고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과는 무관한 불법 콘텐츠 

전송을 대상에서 제외

- 한편, 인터넷의 구조가 워낙 복잡하여 합리성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매우 어려우므로 개별 사건별(case-by-case) 접근법이 바람직하다고 밝힘

- 다만, 사건 별 접근법이라 하여도 규제의 유연성(flexibility)과 명확성

(clarity) 사이에 균형을 잡기 위해 합리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FCC는 합리적인 차별 행위 평가기준(투명성, 최종이용자의 통제력, 패킷 

중립적인 차별, 표준적인 관행)과 더불어 네트워크 보안 또는 신뢰성

(Network Security or Integrity),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트래픽(Traffic

Unwanted by End Users), 그리고 네트워크 혼잡(Network Congestion)을 

바탕으로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을 평가할 계획

- 한편, 네트워크 관리 실행 방식이 사전적 인가사항은 아니나, 모호한 

경우 해석 요청을 하면 FCC가 이에 응할 수 있음을 밝힘

o FCC는 무선 인터넷에 대해서는 투명성 원칙은 유선과 동일하게 적용

하지만, 차단 금지 규칙은 유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규제를 적용하며,

비차별성 원칙은 일단 적용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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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케이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ISP인 Comcast사가 BitTorrent 방식의 P2P

트래픽 업로드를 방해․지연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대해 Free Press와 Public

Knowledge가 FCC에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 이에 FCC는 2008년 8월 Comcast의

P2P 트래픽 접속 차단․지연 행위 금지를 명령하는 Order를 채택하고, Comcast로

- 무선 인터넷에 모든 오픈 인터넷 규칙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기술중립성 원칙과 무선 인터넷이 인터넷 접속 플랫폼으로 

급격히 부상함에 따른 경쟁 서비스 차단 및 네트워크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이외에 VoIP, IPTV 등 관리형 서비스(specialized services)에 대해 

당장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지만, 관리형 서비스의 확대가 최선형 

인터넷망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

※ FCC는 관리형 서비스가 인터넷의 혁신의 대표적인 성과물이라 보고 이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만, 관리형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최선형 인터넷망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오픈 인터넷 규제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고려

□ 오픈 인터넷 규칙에 대한 소송

o 통신법은 ISP에 대한 규제 권한과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FCC가 오픈 인터넷 규칙을 만들 규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이루어짐

- FCC는 ISP를 정보제공사업자로 분류하고 통신법 Sec.4(i)의 부수적 

권한에 근거하여 규제 권한을 행사

※ Telecommunication Act Sec 4(i): The Commission may perform any and all

acts, make such rules and regulations, and issue such orders, not

inconsistent with this Act, as may be necessary in the execution of its

functions.

- 그러나 Sec.4(i)의 권한은 American Library Ass'n v. FCC 판례를 

통해 규제 대상이 FCC의 관할권역 내에 있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주어진 권한을 실행하는데 부수적으로 필요한 규제여야만 행사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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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30일 이내에 불합리한 네트워크 관리행위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고, 2008년

말까지 불합리한 망 관리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그러나

Comcast는 FCC의 조치가 American Library Ass'n v. FCC에서 대법원이 규정한

권한 밖의 규제라며, D.C.항소법원에 제소.

Comcast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바로 FCC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서 ISP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가라는 점. FCC는 통신법의

여러 조항들과 Comcast에 대한 규제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하였으나, 2010년 4월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Comcast의 손을 들어줌.

특히, 법원은 ISP에 대한 규제가 통신법 제706조가 FCC에게 부여한 권한의 파생된

권한이라는 주장을 사실상 부정. 통신법 제706조에 따르면, FCC는 광대역 통신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러나 법원은

제706조는 FCC에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아니라 FCC가 법의 다른 조항에 규정된

여타 권한을 가지고 추구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조항이라 해석.

o 2010년 4월 Comcast v. FCC 판결에도 불구하고 FCC는 여전히 ISP를

정보제공사업자로 분류하고, 통신법 제706조에 근거하여 ISP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을 2010년 9월 제정

- 이에 따라 Verizon과 Metro PCS는 2011년 9월 제706조에 대한 

FCC의 해석이 Comcast 판결과 상충된다고 주장하며, DC 항소법원에

오픈인터넷 규칙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

o 2014년 1월 14일, DC 항소법원은 FCC가 ISP에 대한 규제 권한을 

지니지만, 오픈 인터넷 규칙의 의무조항은 common carrier 규제라 

할 수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결

- 통신법 제706조에 따라 FCC가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 규제권한

보유하고 있으나, 통신법의 실체규정에 반하는 방식의 권한 사용은 

불가하다고 판단

- 통신법상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정보서비스로 분류되는데,

오픈 인터넷 규칙은 common carrier에게 부과하는 규제를 정보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규제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

※ Comcast 판결은 FCC가 인터넷 망에 대해 규제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Verizon 판결은 규제권한을 보유하지만 common carrier에 대한 규제

수준으로 발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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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투명성 의무는 유효하며, FCC가 통신법에서 위임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망의 개방성과 자유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o 법원은 오픈 인터넷 규칙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조항이 ISP에게 

적용될 경우 ISP를 common carrier와 같은 지위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결정

- 오픈 인터넷 규칙의 비차별 의무를 준수하게 되면 광대역 인터넷 

접속 사업자는 모든 CP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못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이용자가 원하지 않거나, 보안 등의 제한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차별 행위가 가능

- 그런데 전통적으로 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서비스이거나 용량에 

한계가 있다면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다는 common carrier의 권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

- 이에 따라 통신법상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정보서비스이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common carrier로 분류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차별금지 의무를 광대역 인터넷 접속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권한을 벗어나 무효라고 결론

o 법원은 ISP의 트래픽 차단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

- 오픈 인터넷 규칙의 차단 금지 조항은 ISP가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 

트래픽을 차단 또는 지연할 수 없으며, ISP는 모든 CP의 트래픽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ISP의 네트워크 개입 여지를 없앰

- 오픈 인터넷 규칙의 차단 금지 조항이 명시적으로 광대역 인터넷 

접속 사업자가 모든 CP에 대해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의무 부과는 common carrier에게 부과하는 최소 수준 서비스 

제공 의무와 동일하다고 결론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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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법원은 FCC가 ISP에게 부과한 트래픽 차단 금지 의무가 

common carrier에게 부과하는 의무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

에서 무효라고 판시

o 법원은 FCC가 광대역 인터넷 접속 인프라 구축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만들 권한을 가졌을 뿐 아니라,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

- 통신법 제706조의 Advanced Telecommunications capability에 “브로드밴드 

telecommunication capability”가 포함되며, FCC가 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수단(regulating methods)”을 이용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판단

- 다만, FCC에게 “Internet Openness”를 구현하는 원칙들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FCC가 ISP에게 common carrier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힘

o 법원은 ISP에 대한 투명성 의무 부과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

- Verizon은 FCC의 투명성 의무 부과에 대해 다른 주요 의무와 분리

할 수 없는 만큼 다른 의무 부과 규정이 무효라면 이 역시 함께 무효

이어야 한다고 주장

- 법원은 어떤 규제 위반의 일부분이 분리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규제

기관의 의지와 문제가 된 조항 이외의 규제조항이 무효화된 조항 

없이도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아 별개로 인정

□ 오픈 인터넷 규칙 개정

o 2014년 2월 FCC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오픈 인터넷 규칙을 재정비하기로 결정하고, 2014년 5월 15일 새로운 

오픈 인터넷 규칙 입법예고안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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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새로운 원칙 제정 및 적용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망중립성 적용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기존 오픈 인터넷 규칙을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선택

- 투명성 원칙은 보다 강화하고, 차단금지를 다시 제도화하며, 상업적

으로 불합리한 행위(commercially unreasonable action)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규제공백을 최소화

o 입법예고안은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하에 

ISP가 개별적 협상에 따라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우선전송을 허용

- 2010년 오픈 인터넷 규칙에서 사용한 개념정의와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

※ 개념과 범위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특히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reasonable

network management)의 개념과 범위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견 제시 요청

- 입법예고안은 항소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투명성 원칙을 강화

※ 정보공개 요건 및 절차 강화

- 차단금지 원칙의 경우 2010년 오픈 인터넷 규칙의 문구는 유지하되  

최소품질기준(minimum level of access, MLA)을 정의하여 ISP의 

상업적 유인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도록 수정

- 차별금지 원칙을 대신하여 인터넷 망사업자들이 인터넷의 개방성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행위(commercially reasonable

practice)’ 허용

※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경우 ISP는 거래 상대방과 자율적인 협상이 가능하며,

상업적 불합리성은 인터넷 개방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판단은

사안별(case by case)로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

- 입법예고안은 통신법 제706조에 근거함을 명확히 함

- 입법예고안은 이용자(end users), 인터넷 사업자(edge providers),

인터넷 망 사업자 간 다차원적 분쟁해결절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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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오픈 인터넷 규칙 2014년 망중립성 고시(안)

§8.1

목적

이 부분(고시)의 목적은 인터넷을 개방형 플

랫폼으로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선택, 표현

의 자유, 최종 이용자 제어, 경쟁과 혁신할

자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부분(고시)의 목적은 인터넷을 개방형 플

랫폼으로 보호하고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선

택, 표현의 자유, 최종 이용자 제어, 경쟁과

혁신할 자유가 가능하도록 하며, 고도화된

통신 능력 배양을 유인하고 네트워크 투자

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8.3

투명성

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자는 네트워크관리행위, 성능과 해당 광대

역인터넷 서비스의 상업적 조건에 관하여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 사용에 관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고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장치 공급자가 인터넷 상품을 개

발, 영업,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자는 네트워크관리행위, 성능과 해당 광대

역인터넷 서비스의 상업적 조건에관하여 (i)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 사용에 관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고 (ii) 에지공급자
주1)
가 인

터넷 상품을 개발, 영업, 유지하고 (iii) 위원

회와 공공단체가 §8.5와 §8.7에 규정된 의

무를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한다.

(신설) 이 조항에 의한 정보공개에 있어, 광

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자

는 원천, 시기, 속도, 패킷손실과혼잡기간에

관하여 의미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이조항에의한정보공개에있어, 광

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자

는 차단, 제한, 유료우선순위화 합의 또는

우선순위화된 서비스와 다른 기본적이거나

최선형인 서비스의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해

당 네트워크 실행방식을 변경할 때 시의적

절하게 최종 이용자, 에지공급자와 위원회

에 공개하여야 한다.

§8.5

차단

금지

유선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에 참여

하는 자는 참여하고 있는 동안 합리적인 네

트워크관리가 적용되는 합법적인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유해하지 않은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된다.

모바일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에 참

여하는 자는 참여하고 있는 동안 소비자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가 적용되고 있는

합법적인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가 적용되고 있는

공급자의 음성 또는 영상전화 서비스와 경

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서는 안된다.

(좌동)

(좌동)

§8.7
(불합리한 차별 금지)

유선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에 참여

(상업적으로 불합리한 행위 금지)

유선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에 참여

< 2010년 오픈 인터넷 규칙과 2014년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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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자는 참여하는 동안 소비자의 광

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네

트워크 트래픽을 전송하는 것에서 불합리하

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가 불합리한 차별의 성립요건이 되어서

는 안된다.

하고 있는 자는 참여하는 동안 상업적으로

불합리한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합리

적인 네트워크관리가 상업적으로 불합리한

행위의 성립요건이 되어서는 안된다.

o 2015년 2월 FCC는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통신법 Title Ⅱ의 

통신서비스로 편입하고, ISP 사업자를 common carrier로 취급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 최종 개정안을 채택

- FCC는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ISP의 부가서비스 제공보다는 

단순 전송기능이 중요해졌다는 점을 역무재분류의 사유로 제시

※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ISP의 광대역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재분류할 것을 요구하면서 입법예고안이 수정됨

- 망 중립성 관련 규제의 주요 내용은 2010년 오픈 인터넷 규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o 망중립성의 일반적인 개념을 수용하여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차단 

및 지연금지, 트래픽 우선처리 금지 등 규정

- 차단금지 :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단말 등의 차단 금지

※ no blocking의 정의 : a person engaged in the provision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insofar as such person is so engaged, shall not

block lawful content, applications, services, or non-harmful devices,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 지연금지 :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등 의 전송속도를 저하

하는 행위 금지

※ no throttling의 정의 : a person engaged in the provision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insofar as such person is so engaged, shall not

impair or degrade lawful Internet traffic on the basis of Internet content,

application, or service, or use of a non-harmful device,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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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처리금지 : 대가를 매개로 특정 트래픽을 우호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금지

※ no paid prioritization의 정의 : a person engaged in the provision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insofar as such person is so engaged, shall not

engage in paid prioritization

※ prioritization의 정의 : ... refers to the management of a broadband provider’s

network to directly or indirectly favor some traffic over other traffic, including

through use of techniques such as traffic shaping, prioritization, resource

reservation, or other forms of preferential traffic management, either (a) in

exchange for consideration (monetary or otherwise) from a third party, or (b)

to benefit an affiliated entity

o 금지행위의 예외사항으로 기술적 트래픽관리는 필요하며 그 합리성 

여부는 case-by-case로 판단하겠다는 입장

- 합리적인 트래픽관리는 기술적인 트래픽관리로 한정하여 경제적인 

유인에 의한 트래픽관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

※ 합리적 트래픽관리의 정의 : a network management practice is a practice

that has a primary technical network management justification, but does not

include other business practices. A network management practice is

reasonable if it is primarily used for and tailored to achieve a legitimate

network management purpose, taking into account the particular network

architecture and technology of the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 상업적 목적에 의한 트래픽 우선전송은 합리적 트래픽관리 수단이 될 수 없음

- 트래픽관리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망 보안 위협 등 일반적

으로 망 중립성 논의에서 제시되는 사항들을 포함

o ISP는 common carrier 규제대상이 되었으나, 규제 중 일부분만을 

적용하는 가벼운 규제 체제(light-touch regulatory frame)를 제안

- ISP에게 적용되는 규제는 이용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 금지,

이용자와 분쟁 발생시 FCC의 조사권, 이용자 정보보호, 통신설비

제공 의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무 등

- ISP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제는 요금규제, 보편적서비스 기금납부,

로컬 및 주(state)차원의 세금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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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5년 3월 23일 USTelecom이 FCC가 오픈 인터넷 규칙 개정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위반,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DC 항소법원에 

제소하였고, 이와 별개로 오픈 인터넷 규칙 개정안은 2015년 7월 발효

- 2016년 6월 14일, 항소법원은 FCC 오픈 인터넷 규칙이 유효하다고 판결

※ 이용자들이 더 이상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를 자신들이 찾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보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보지 않고 common carrier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common carrier로 볼 충분한 근거 마련

- 2017년 9월 29일 AT&T, CenturyLink, NCTA 등이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항소법원 결정에 반발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

□ 망 중립성 규제 폐지

o 2017년 1월 취임한 FCC 의장 Ajit Pai는 망 중립성 규제 반대론자로 

망 중립성 규제 폐지 추진

- 2017년 4월 27일 Ajit Pai는 “인터넷의 자유 회복(Restoring Internet

Freedom)”을 천명하며 망 중립성 규제 완화 선언 및 오픈 인터넷 

규칙 재개정(안)을 발표

- 광대역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투자 위축, 신규 또는 고도화된 광대역

인프라 구축 축소,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 고용 감소 등을 이유로 

망 중립성 정책 실패 선언

- ISP를 common carrier에서 정보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원복하고,

차단금지, 지연금지, 대가에 의한 우선처리금지 및 투명성 규제의 

유지,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재검토 및 의견수렴 시행

o 2015년 규칙에 의해 통신서비스로 분류되었던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정보서비스로 재분류

- 통신법의 규정/구조와 입법역사, 인터넷이 작동하는 기술적 속성,

FCC의 이전 결정과 조치들, 혁신, 투자 그리고 경쟁을 통해 소비자

에게 편익을 제공하려는 공공정책과 FCC 목표 등을 근거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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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5년 규칙이 ISP에 부과하였던 7대 행위기준(conduct rules) 폐지

※ 2015년 오픈 인터넷 규칙이 제시한 ISP의 행위기준은 최종이용자 선택, 경쟁에

미치는 효과, 소비자 보호, 혁신/투자/브로드밴드 구축에 미치는 효과, 표현의

자유, 애플리케이션 유형과의 관련성, 업계표준 관행 등 7개 기준

- 인터넷 행위기준과 당해 규칙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시된 

포괄적이지 않은 요소목록의 폐지(eliminating)를 제안

-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가벼운 규제를 지향

함으로써 폐지를 제안한 인터넷 행위규칙에 대한 대안을 채택하지 

않을 것을 제안

o 2015년 규칙이 ISP에 부과하였던 트래픽 차단금지, 전송지연금지,

대가를 전제로 한 트래픽 우선처리금지 등 3대 사전규제 재검토

- 성문화된 차단금지(no blocking) 규칙이 인터넷 자유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 의견 요청

- 트래픽 지연금지(no-throttling) 규칙이 차단금지 규칙(no-blocking

rule)과 흡사(mirrors) 한 것으로 인식하여 의견 요청

- 대가를 전제로 하는 트래픽 우선처리를 금지하는 방안과 규제기관

이나 업계에 의한 감독(overseen)하에 트래픽 우선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의 장단점(trade-offs)에 대한 의견 요청

o 2017년 12월 인터넷 자유 복원(Restoring Internet Freedom) 규칙을 

채택하고 2018년 6월 발효됨

- 인터넷 서비스를 정보서비스로 재분류, 투명성을 전제로 ISP에 대한 

영역별 규제를 시장 기능 중심의 규제로 전환

- ‘2015년 규칙’이 정한 투명성 규정과 ISP에 대한 사전/사후 행위규칙 

모두 폐기, ‘2010년 규칙’이 정한 투명성 요건만 유지하고 FTC의 

경쟁법/소비자 보호법 집행을 통해 ISP 행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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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통신법 Title Ⅱ의 통신서비스 편입 

및 ISP의 common carrier 취급 무효화

- (유선) 브로드밴드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를 통신서비스에서 정보

서비스로 재분류, 미국 통신법상 규정측면에서는 Title II 규정대신 

Title I의 가벼운 규제를 적용

- (무선)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도 유선에 준하여, 기간통신서비스 

규제를 받는 상업적 모바일 서비스(commercial mobile service)에서 

Title I의 정보서비스 규제를 적용받는 사적 모바일 서비스(private

mobile service)로 재분류

o 투명성 요건을 처음으로 규정한 2010년 망 중립성 규칙으로 회귀하되 

ISP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 개선

- 2015년 규칙이 투명성 요건에서 규정한 ISP의 추가적인 정보공개 

의무 폐기

※ 해당 추가보고의무는 소비자에 대해 추가적인 편익은 제공하지 않으면서,

ISP의 부담만 가중

- 2010년 규칙이 규정한 투명성 요건의 범주 내에서 인터넷 개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 2010년 규칙이 규정한 ISP의 네트워크 관리관행, 성과, 상업적 조건을 공개

하되, 금번 규칙에서 폐기하는 행위규칙의 대상인 트래픽 차단, 전송지연

또는 대가를 전제로 하는 트래픽 우선처리 관습에 대해서도 공개

- 소비자가 브로드밴드 인터넷 이용에 있어 정보에 기반한 선택

(informed choice)을 하도록 지원

- 정보공개 수단으로 ISP의 직접 공개방식과 FCC에 대한 해당정보 

제출 및 이후 FCC 공개방식을 규정하고 ISP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탄력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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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트래픽 차단/전송지연금지, 트래픽 우선처리금지 등 사전 규제 폐기

- 투명성 규칙과 경쟁법/소비자보호법령이 더 낮은 비용으로 목적 

실현하고, ‘2015년 규칙’의 사전 규제들은 편익보다 비용이 큼

※ 특히, 트래픽 우선처리금지는 편익은 작은 반면 ISP 혁신과 실험 및 네트

워크 투자를 억제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유의적

- 일관되지 않은 목적을 갖는 짜깁기 규칙(patchwork rules)으로 인한 

시장왜곡 방지

o 망 중립성 사안과 관련된 ISP의 특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규칙 폐기

- 적용이 모호하고, 이에 따른 규제불확실성(regulatory uncertainty)

으로 인해 ISP의 투자와 혁신이 저해되었다는 것이 주요 근거

※ 2017년 1월 모바일 ISP의 제로레이팅 서비스 관련 FCC 평가가 대표적 사례

- 사후적 일반 행위규칙을 폐기하더라도, 경쟁당국인 FTC가 ISP의 

불공정 행위와 기만적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근거

※ ISP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폐해를 평가하는데 있어 “경쟁법은 경제학에서

정립한 소비자 후생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2015년 규칙이 규정한 사후적 인터넷

행위기준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흐릿한 요소들을 섞은 규제”라는 것

o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정보서비스’로 분류함에 따라, 경쟁당국인 FTC가 

ISP의 불공정행위와 소비자보호,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할권 회복

- ISP에 대한 FTC 관할권 회복은 ISP의 잠재적 불공정행위와 기만행위,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미국의 제1의 

기관으로 전문성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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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후 망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나 소송 등이 지속되고 있음

- 2018년 5월 16일, 상원은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에 

의거하여 인터넷 자유 복원(Restoring Internet Freedom) 규칙의 효력

발생을 중지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원 표결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발효되지 않음

- 망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주법/집행명령을 제정하거나 논의 중

※ 2018년 3월 15일 워싱턴주에서 처음으로 망 중립성 주법을 제정한데 이어

오레건주, 버몬트주, 캘리포니아주 등 4개 주에서 법률화되었으며, 6개 주에서

집행명령 제정

- 美 법무부는 “정보서비스인 인터넷액세스서비스는 주간(interstate) 서비스이므로

연방법 적용을 받는다”며 2018년 10월 1일 캘리포니아주 법에 대해 소송 제기

- Mozilla, Vimeo, Etsy 등 인터넷기업들은 FCC 결정을 뒤집기 위해 

2018년 2월 22일 항소법원에 소송 제기, 22개 주 정부 및 콜럼비아

특별행정구도 소송에 합류

- 미국이동통신산업협회(CTIA), 미국케이블TV협회(NCTA), 미국이동통신

협회(US텔레콤), 미국케이블사업자협회(ACA) 등은 2018년 10월 18일 

버몬트주의 망 중립성 법안 무효소송 제기

나. EU

o 망 중립성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EU는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충분한 규제 수단을 마련해놓아 망 중립성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음

-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 투명성, 비차별성, 회계분리,

접근 제공, 가격 규제 등의 의무 부과할 수 있으며, 시장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최종 소비자 계약관련 정보 

투명성이나 단대단 접속 보장 등과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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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을 위한 주요 요구사항

o 투명성 충족을 위한 조건 

- ① 접근성(Accessibility) ②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ility), ③의미성(Meaningfulness)*,

④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⑤ 정확성(Accuracy)
*의미성 : 이용자가 실질적인 활용 측면에서 정보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러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적용의 복잡성, 접근 및 

상호접속 의무 부과의 한계, 보편서비스의 제한적 범위 등과 같은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

o 2009년 11월 24일 EU 의회는 시장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망 중립성 

관련 규정을 보완한 통신규제 개혁안(Telecoms Reform Package)을 

통과시킴

※ 통신규제 개혁안은 통신 약자에 대한 보호 등 망 중립성 이외에도 통신과

관련된 다양한 개혁안 포함

- Directive 2002/22/EC on Universal Service의 제20조, 계약 : 기존 필수 

공개 정보와 더불어 트래픽 관리 방식, 특정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의 

차단 및 QoS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포함시킴

- Directive 2002/22/EC on Universal Service의 제21조, 투명성과 정보의 

공표 : 제1항은 회원국 규제기관들이 ISP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고, 제2항과 제3항은 기타 정보의 

공표 방식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Directive 2002/22/EC on Universal Service의 제22조, 서비스의 품질

(Quality of Service) :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의 공표에 대해 다루며,

제3항에서 회원국의 규제기관이 최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보장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

o 2011년  12월 BEREC, '망 중립성에 있어서의 투명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Transparency in the scope of Net Neutrality)’ 발표

<BEREC의 망 중립성에 있어서의 투명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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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 단계(판매계약 전, 계약 시점, 계약 후)에서의 계약 조건들이 제공되어야 함

- 인터넷 서비스 판매 계약 전 : 특정 앱에 대한 차단 여부, 결합서비스 강제 여부 등

- 계약 시점 : 지리적 특성, 회선 상황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제약 여부 등
- 계약 이후 : 트래픽관리 정책 또는 Data Cap 적용 등 변경 사항, 서비스 정책변경에 따른 

실시간 정보제공 여부 등

o 제공정보의 범위 : 일반 정보에서 개별(특정)상황 관련 정보까지

- 일반정보 : 평균속도 등
- 개별(특정)상황 관련 정보 : 데이터 사용량, 특정 지역에서의 최대 속도 등 구체적인 상황 등 

□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두 가지 접근

o 직접 접근 : 규제기관이 ISP들에 대해 제공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등에 대해 결정

o 간접 접근 : 인터넷 커뮤니티의 기술전문가, 가격비교사이트, CP, 소비자 단체, 학계 및  

표준 관련 전문가 등 써드파티에 의한 정보 제공

(간접 접근 방법은 직접 접근 방법을 보완)

□ 투명성 정책의 적용 시 고려사항

o 트래픽 관리 방법들의 효과상의 차이, 제공상품 형태별 차이(단일상품, 관리형 서비스, 번들 

등), 네트워크 타입과 기술상의 차이*, 이용자 및 사용 타입의 차이 등

*네트워크 타입과 기술상의 차이 : 유무선 인터넷망의 운영 원칙이 같고, 동일한 기술적 문제에   

봉착해 있으므로 투명성 원칙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나, 기술 특성상의 차이는 고려 가능
예) 무선의 경우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에서의 사용가능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파악하기

어려움 

□ 투명성 정책의 내용

o 제공가능한 서비스, 용어의 개념, 광고 속도, 실제 속도, 최소한의 QoS(속도, 패킷 지연, 손실

등), 가격 정보, fair use policy에 관한 사항, 데이터 상한제/다운로드 제한(초과 시 조치)

o 트래픽 관리(혼잡 관리, 주파수 대역 제한, 우선 처리, 차단)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 또는  

이용자에 대한 영향 등

□ 서비스 질 저하(degradation)의 2가지 분류

o 전체적인 인터넷 접속 서비스 질의 저하
o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별 애플리케이션 질의 저하

o 2012년 11월 BEREC, '망 중립성에 있어서의 QoS에 대한 가이드라인 

(BEREC Guidelines for Quality of Service in the scope of Net

Neutrality)’ 발표

< BEREC의 망 중립성에 있어서의 QoS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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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입의 결정 기준

o 인터넷 접속 사업자(IAS)의 서비스 질 저하로 규제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규제 기관은 
가능한 방식들을 선택

- 시장 메커니즘이 적절한 방식으로의 변환을 어렵게 한다면, 경쟁촉진과 사업자 변경을 용
이하게 하는  것이 대안

- 만약 적절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 않으면, 최소 QoS 충족 요건 부여가 적절

o 최소 QoS 충족 정책 사용 시 주요 원칙은 유효성, 필요성, 비례성
- 유효성: 최소 QoS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의 질 저하의 제거하거나 감소시켜야 함
- 필요성: 다른 규제 수단이 고려되었으나 불충분하여야 함
- 비례성: 적절한 범위를 한정하고 충족을 위해 부과된 의무는 목적 사항에 비례해야 함

o 2013년 9월 EC는 EU의 통신시장 단일화를 위하여 망 중립성을 포함한 

EU 통신 개혁 법안 마련

- 기존 규제프레임워크 하에서 트래픽 차단에 대한 회원국 규제기관의 

규제 개입 권한이 없으므로 망 중립성을 입법화하여 규제관할권 확보

- 망중립성, 인터넷 서비스, 관리형 서비스 등 정의

․ 망중립성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발신자, 수신자, 유형, 콘텐츠,

기기,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관계없이, 차별, 제한 또는 방해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정의(제2조 12a)

․ 인터넷 서비스는 망 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인터넷의 연결을 제공

하는 공중 전기통신서비스(제2조 14)로 정의

․ 관리형 서비스(제2조 15)는 특정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를 

위해 최적화된－즉, 논리적으로 분리된 설비를 통한 제공, 엄격한 

수용제어, 단대단(end-to-end)상의 향상된 품질을 요구하는 기능성 

제공,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대체서비스로서 상용화되거나 가용되지 

않는 등의 특성들로 조합된－전기통신서비스로 정의

- 이용자의 권리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의무 등 규정

․ 최종이용자의 권리(제23조 1)는 최종이용자가 최종이용자 또는 공급자의 

위치, 서비스, 정보 또는 콘텐츠의 장소, 원천, 목적지와 관계없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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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서비스를 통해 정보와 콘텐츠의 접속과 유통,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운영과 제공, 그들이 선택한 단말기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

․ 투명성(제23조 4)측면에서, 최종이용자는 관련법에서 규정된 정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유통과 접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트래픽 관리 조치에 대한 정보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을 규정

- 인터넷 제공사업자의 의무측면에서 관리형 서비스 제공, 트래픽 비

차별, 트래픽 관리, 민원절차 등을 명시

․ 관리형서비스 제공은 네트워크 용량이 인터넷 접속서비스와 더불어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고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이용과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관리형 서비스의 

제공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일반적인 

품질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제23조 2)

․ 트래픽 비차별에서는 인터넷 접속 제공업자들은 기능적으로 동일한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트래픽 관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차단, 속도저하, 변경, 품질 저하, 차별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제23조 2)

․ 트래픽 관리측면에서는 트래픽 관리 조치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고,

비례적이고 필요한 경우에((a) 법원명령의 이행 (b)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의 통합성과 안정성 유지 (c) 최종 이용자가 원치 않는 통신 방지 

(d)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네트워크 혼잡 방지 및 완화 시) 가능하지만,

필요한 시간 이상으로 지속되지 말아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가 적절하고 명확하고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불만 해결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제23조 5)

- 각국 규제기관은 품질(QoS)에 대한 모니터링과 권한을 지니며, 관련 

목적에 부합하는 최저품질보장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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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 제 2 – 12조항(신규)

(12a) “망중립성”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발신자, 수신자, 유형, 콘텐츠, 기기, 서비
스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관계없이, 차별, 제한 또는 방해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 2 조 - 제 2 – 14조항, 15조항

(14)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망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인터넷의 연결을 제공하는-네
트워크 기술이나 사용된 단말장치와 관계없이, 사실성 인터넷의 모든 종말점을 연
결-공중 전기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15) “관리형 서비스”는 특정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를 위해 최적화된-
즉, 논리적으로 분리된 설비를 통한 제공, 엄격한 수용제어, 단대단(end-to-end)상의 
향상된 품질을 요구하는 기능성 제공,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대체서비스로서 상용
화되거나 가용되지 않는 등의 특성들로 조합된-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제 23 조  오픈 인터넷 접속 제공 및 이용의 자유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1. 최종 이용자는 최종 이용자 또는 공급자의 위치, 서비스, 정보 또는 콘텐츠의 장
소, 원천, 목적지와 관계없이 그들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통해 정보와 콘텐츠의 
접속과 유통,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운영과 제공, 그들이 선택한 단말기를 사
용할 권리를 가진다.

최종 이용자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와 데이터양과 속도에 관한 계약과 데
이터양에 관한 계약에 따라 인터넷 콘텐츠,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제공자의 모
든 오퍼의 이용에 관한 자유를 가진다.

2. 인터넷 접속 사업자, 공중 전자 통신 사업자들과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들은 최종 이용자에게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서비스들
은 네트워크 용량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더불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
분하고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이용과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되어야 한다. 최종이용자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기능적으로 
동일한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최종 이용자에게 관
리형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들과 
공중 전기 통신 사업자는 서비스의 정해진 품질과 할당된 용량으로 관리형 서비
스와 관련된 데이터양이나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하여 상호 협정을 맺을 수 있다.

관리형 서비스의 제공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일반적인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아야한다.

3. 이 조항은 Union 또는 국가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전송되는 정보, 콘텐츠, 애플리
케이션이나 서비스에 한한다.

4. 최종 이용자는 조항의 1,2 단락에서 규정된 정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유통과 접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트래픽 관리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여 제20(2)조, 제21(3)조, 제21a조와 2002/22/EC Directive에 따라 규정된 상
세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5.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는 데이터양이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속도에 대한 제한을 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는 

․ 규제당국은 이용자의 QoS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연구 결과에 대해 연간 보고서를 발간해야 하며 위원회와 

BEREC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제24조 1)

< EC의 망중립성 관련 법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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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관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
비스를 차단, 속도저하, 변경, 품질 저하, 차별함으로써 단락1에서 규정된 자유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트래픽 관리 조치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고, 비례적이고 
다음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

a) 법원 명령의 이행을 위해

b)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최종 이용자의 단말기의 통합성
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c) 그러한 제한 조치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최종 이용자에게 원치않는 통신의 전송
을 방지하기 위해

d) 동일한 유형의 트래픽이 동등하게 취급되는 경우,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네트워크 
혼잡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트래픽 관리 조치는 필요한 
시간이상으로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 트래픽 관리 조치는 95/46/EC Directive를 
위반하지 않고 오직 이 단락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비례적
인 개인 데이터의 처리를 수반해야 하며, 통신의 비밀에 대해 2002/58/EC
Directive의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는 이 조항의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하고 명확하고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절차를 두어야 한다. 그러한 절차는 관련 사항을 각국 규제기관에 제기하는 최종 
이용자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서비스 품질에 대한 안전 조치

1. 제 23조에 관하여 30a조 하의 권한을 수행하는데 있어, 각국 규제기관은 제23(5)
조의 준수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는 품질 수준에서 비차별적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의 지속적인 이용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들은 관련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혁신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각국 규제기관은 이들의 모니터링과 조사 결과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위원회와 BEREC에 그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2.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품질 저해를 방지하고 콘텐츠나 정보에 접속하고 유통하는 
최종 이용자의 콘텐츠, 또는 정보의 접근과 유통, 그들의 선택에 따른 애플리케이
션,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대한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국 규제기관
은 최저품질보장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공중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각국규
제기관이 정의한 다른 품질 평가기준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각 국 규제기관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부과하기 전에 그러한 조치의 이유, 예상
되는 요구사항, 조치의 경과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또한 BEREC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사항들을 검
토하면서 예상된 요구조건이 시장의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문이나 권고를 제공할 수 있다.

예상된 요구 사항은 위원회가 위원회와 각국 규제 기관이 동의하지 않거나, 단축
된 검토기간을 각국 규제 기관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위원회가 코멘트나 권고사
랑을 만들지 않았다면 위원회의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두 달의 기간 동안 채택되
지 말아야 한다.

각국 규제 기관은 위원회의 의견이나 권고사항을 최대한 고려하고, 위원회와 
BEREC에 채택된 요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3. 이 규제의 채택 6개월 이내에, 위원회와의 면밀한 협력과 이해관계자들의 자문 
후에, BEREC은 트래픽 관리 조치의 적용과 규정 준수의 감시를 포함하여 이 조



- 446 -

항 하의 각국 기관의 의무 이행을 위한 동등한 조건을 정의한 일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o 2015년 6월 30일 유럽각료이사회-유럽의회-EC간 3자 망중립성 법안 

잠정 합의가 이루어지고, 2015년 10월 27일 유럽의회 최종 표결로 오픈 

인터넷 규칙 제정

- ISP가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모든 트래픽에 대해 

차별, 제한 또는 간섭없이, 그리고 송수신자, 콘텐츠,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또는 이용하는 단말장비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다루어야 함

․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 유사한 상황이 다르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역으로 상이한 상황이 동일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됨

- 트래픽 관리의 대원칙인 비차별적 트래픽 관리는 ISP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조치 실행을 금지하지 않음

․ ISP의 트래픽 관리조치가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 충족이 필요함

․ 트래픽 관리조치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비차별적, 비례적이어야 함

※ 트래픽 관리조치의 요건이 비차별적이어야 함은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전반적인 전송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상이한 범주의

트래픽을 차등적으로 다루는(differentiate) 트래픽 관리 조치를 실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음을 의미

․ 상업적 고려가 아닌 특정 범주의 트래픽이 갖는 객관적으로 상이한 

기술적 품질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함

․ 특정 콘텐츠를 모니터링하여서는 안 되며, 필요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 유지되어서도 안 됨

- ISP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조치를 벗어나는 트래픽 관리를 하여서는 

안 되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트래픽 관리 허용



- 447 -

․ 유럽연합 입법조치나 회원국 법령을 실행하는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네트워크와 해당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이용자 

단말 장비의 통합성(integrity)과 보안성(security)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동일한 유형의 트래픽이 동등하게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네트워크 

혼잡을 방지하고 예외적이거나 일시적인 네트워크 혼잡을 완화

하고자 하는 경우

- ISP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대해 특정 수준의 품질

요건이 필요한 경우 최선형 인터넷 외에 이를 자유롭게 제공할 

권리를 가짐

․ 다만, 동 서비스는 최선형 인터넷 이외 이를 위한 네트워크 용량이 

충분한 경우에만 제공 가능하며, 최선형 인터넷의 이용 가능성과 

전반적인 품질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 최선형 인터넷의 대체상품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됨

․ 회원국 규제기관은 당해 최적화가 최선형 인터넷 관련 ISP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규명하여야 함

- ISP가 이용자와 최선형 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하는 경우, 최소한 

다음사항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함

․ 트래픽 관리조치가 최선형 인터넷 품질, 이용자의 사생활/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

․ 데이터 이용량 상한, 속도 등의 품질지표가 최선형 인터넷에 미치는 영향

․ 관리형 서비스가 최선형 인터넷에 미치는 영향

․ 최선형 인터넷의 다양한 속도기준, 광고상 제시된 속도와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 권리행사에 미치는 영향

․ 최선형 인터넷의 속도 또는 다른 품질지표에 있어 실제성과 ISP가 

제시한 성과 간 지속적 또는 규칙적인 차이가 반복적으로 발생 시 

이용자가 실행할 수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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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P는 최선형 인터넷 관련 일반이용자 민원을 조치하기 위해 투명

하고 간단하며 효율적인 절차를 실행하여야 함

- 회원국 규제기관은 ISP의 오픈인터넷 보장과 투명성 요건의 준수를 

위해 ISP에게 최선형 인터넷 서비스의 최소품질요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최소품질요건을 부과하는 경우 회원국 규제기관은 BEREC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야 함 

- BEREC은 규제 발효 9개월 이내에 회원국 규제기관이 참고할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하도록 함

- 각 회원국 규제기관은 망 중립성 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 법령 수립 

및 필요한 조치 채택하고 그 결과를 2016년 4월 30일까지 EC에 

통보하도록 함

o 2016년 8월 30일 BEREC, 오픈 인터넷 가이드라인 발표

- 가이드라인은 오픈인터넷규칙을 집행함에 있어 회원국 규제기관들로

하여금 통일된 정책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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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해외 제로레이팅 정책 동향 

가. 미국

o 구 망중립성 규칙 하에서 사전규제 기준을 위반하는 제로레이팅은 

금지하고 그 외에는 사후규제*하던 것을 ’17.2월 “이용자, 특히 저소득층

에게 인기가 많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완전 허용

* 사후규제기준(일반행위규칙)은 최종이용자 선택, 경쟁에 미치는 효과, 소비자

보호, 혁신/투자/브로드밴드 구축에 미치는 효과, 표현의 자유, 애플리케이션

유형과의 관련성, 업계표준 관행 등 7개 기준

- ’17.1월 통신사의 자사/100%자회사 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대한 경쟁

제한 우려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나, 2월 별도 조치 없이 

관련 조사 종결

o 위 보고서의 주된 논거는 비용 측면에서 통신사는 매우 적은 비용만이 

소요되나, 경쟁 CP들은 유의적인 비용(원가를 상당히 초과하는 대가) 발생

한다는 것임

- (AT&T “Sponsored Data”) FCC는 AT&T가 독립계 CP에게 제시한 

Sponsored Data 참여조건이 자회사인 DirecTV에 제시한 조건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함을 보여주는 경향이 존재하므로, 일반행위규칙을 

위반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AT&T 자회사인 DirecTV가 제로레이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AT&T에게 제공하는 대가는 독립계 CP와 동등한 수준일 필요가 

없고, 그나마 내부이전가격(internal transfer payment)이어서 그룹 

전체로서는 현금 비용 지출이 발생하지 않지만, 독립계 CP들은 

AT&T에게 상당수준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므로, 독립계 CP들이 

DirecTV Now와 동등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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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러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독립계 CP

들이 AT&T에게 지불하는 GB당 대가가 DirecTV가 지불하는 대가와 

일관된 경제적 원가(economic costs)인 경우에는 독립계 CP들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을 주지 않을 수 있음

- (Verizon의 FreeBee Data 360) Verizon이 자사 관계서비스에 특혜를 

주는 차별적 행위의 잠재성과 시장에서의 경쟁효과가 AT&T의 Sponsored

Data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판단

․ 동 서비스는 Verizon으로 하여금 자사 제로레이팅 서비스에 참여

하는 독립계 CP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현저하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나. EU

o EC의 망 중립성 규정과 BEREC의 가이드라인은 제로레이팅에 대해 

사후규제 접근법 채택

- 망 중립성 규정에서는 제로레이팅 허용 또는 불허를 명시하지 않지만,

상업적 거래를 허용하되 해당 거래가 “규칙 제3(1)조”를 제한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여 사안별로 평가하는 사후규제 채택

o BEREC 가이드라인은 제로레이팅에 대하여 상업적 행위 평가기준 

적용하여 트래픽 동등처리 위반 시 금지하고, 그 외에는 사안별 판단

하되 배타적 제로레이팅에 부정적 입장 명시

- 이용자의 데이터 소진 후 제로레이팅이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만 

정상처리되고 그 외 애플리케이션은 차단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트래픽 동등처리 위반으로 금지됨

- 특정 애플리케이션에만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것은 범주 내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용자 권리의 본

질을 훼손하거나 이용자 선택을 현저히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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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이드라인에서는 ISP의 상업적 행위를 평가를 할 때 오픈인터넷규제 

목적, 관련 ISP & CP의 시장 내 지위, 이용자권리 제한, 행위 규모 및 

대안 존재 등을 고려하도록 권고

- (망 중립성 규제 목적) 제로레이팅을 포함하여 ISP의 상업적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 각국 규제기관은 서문(7)과 함께 규칙 제1조 및 

서문(1)에 명시된 동 규칙의 목적을 고려해야 함

- (관련 ISP & CP의 시장 내 지위) 상업적 행위에 참여한 ISP와 CP가 

시장 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용자의 권한 행사에 더 큰 제약을 할 가능성이 높음

- (이용자 권리 제한) 사업자 보호가 아닌 ISP-CP의 상업적 행위가 

이용자 권리 행사에 제한을 주는지 여부에 집중

- (행위 규모 및 대안 존재) 다수의 최종이용자가 관심을 보이고, 최종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상품 및 경쟁 ISP가 적은 상황

에서는 이용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을 받을 것임

o ’17.12월 BEREC이 발표한 각국 규제기관의 ‘망중립성 규제 시행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로레이팅 관행을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가이드라인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 동 보고서에서는 규제 사례들을 먼저 트래픽 관리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이후 모든 CP들에게 비차별적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

(→ 사실상 사전적으로 트래픽 관리가 없고, 모든 CP에 대한 개방 

및 동일조건 요구)

<트래픽 관리가 있는 경우>

․ (독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대하여 제휴서비스 및

비제휴 서비스를 SD 화질로만 제공(전송지연)하였기 때문에 트래픽

동등처리 원칙 위반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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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오스트리아/이탈리아/크로아티아/헝가리) 이용자의 데이터 

소진 후 제로레이팅이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만 이용가능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차단한 경우 트래픽 동등처리 원칙 위반으로 판단

<트래픽 관리가 없는 경우>

․ (영국) 메시징 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대하여 데이터 사용량이 소량에

불과하고 모든 CP에게 개방되었기 때문에 공식 조사 개시하지 않음

․ (네덜란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대하여 모든 CP에게

개방되어 비차별적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으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

다. 기타

□ 인도

o 통신규제기관 TRAI는 ’15년부터 제로레이팅을 포함한 OTT 성장에 

따른 규제프레임워크 변화에 관한 자문을 시행하여 1백만 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6년 법령으로 제로레이팅을 금지하기로 결정

- ISP는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플랫폼 별로 차별화된 요금 부과를 

할 수 없어 제로레이팅 요금제를 불허하고 있음

인터넷의 단대단 원칙, 보편적 네트워크 프로토콜 채택, 상호접속협정에 

의한 네트워크 연동, 글로벌 차원의 연동 망, 이용자가 곧 콘텐츠 생산자

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콘텐츠에 기반한 요금 차별화를 허용한다면 

이러한 상호의존적 네트워크로 발전해온 점에 반한다고 판단

사전규제 이유는 사후규제가 합리적이지만, 사후규제는 시장에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하여 네트워크 투자를 꺼려할 수 있다는 점,

문제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규제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자금이 많은 사업자에 유리한 점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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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RAI는 약 3개월이 지난 ’16.5월 제로레이팅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자문서 발표

- TRAI는 “(문제가 되는) 차별적인 요금제라는 특징을 벗어나면서도 

무료데이터 제공이 주는 편익을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을 탐색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설명

- TRAI가 제로레이팅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은 인터넷에 아예 접근

하지 못하거나 과소하게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는 제로레이팅 요금제가 

주는 편익이 크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임

- 다만, TRAI는 대형 ISP나 CP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그들 스스로가 

Gatekeeper가 되는 요금제가 아니면서 이용자들이 보다 많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임

o TRAI는 자문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6.12월 기존 

법령 준수 하에 무료데이터 제공을 통해 교외지역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을 장려하는 권고안 발표

-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기기 사용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교외

지역 가입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데이터 제공량(월 100MB)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음

- 정부 주도 하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편적서비스기금에서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통신사로부터 독립적이고 비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aggregator) 참여 필요성 제기

- 무료데이터 제공 시 통신사 주도 또는 통신사와 제3자/콘텐츠 사업자 간 

요금을 차별화하는 계약 및 ‘16년에 제정된 데이터 요금 차별 금지 규

제를 우회하기 위한 방식은 허용하지 않아 기존 방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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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o 과거 국내 통신법에 의거하여 금지 입장을 결정하였지만, 유럽연합의 

망 중립성 규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사전 

금지 규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16.12.23일 규제기관 ACM(Authority for Consumers & Markets)은 

T-Mobile의 음악스트리밍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차감을 하지 않는 

‘Data-free Music’ service에 대해 네덜란드 망 중립성 법령 위반을 

이유로 중지할 것을 명령

- 하지만 ’17.4.20일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Rotterdam District

Court)은 EU의 망 중립성 규정이 국내 통신법에 우선하는데 EU의 

망 중립성 규정은 명백히 제로레이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T-Mobile의 

제로레이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결

- 이에 ACM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해당 서비스가 EU의 

망 중립성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한 시민

단체의 요청에 대하여 문제없다고 결론내림

□ 벨기에

o 통신규제기관인 BIPT(The Belgian Institute for Postal Services and

Telecommunications)은 벨기에 최대 MNO인 Proximus의 제로레이팅을 

조사한 결과 EU 망 중립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림

- Proximus는 자사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특정 앱(예: Facebook, WhatsApp,

Snapchat, Instagram, Twitter, Pokemon Go)을 선택하게 하고, 선택한 앱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가입 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데이터를 차감하지 않다가 모든 데이터를 소진하면 선택한 앱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표준요율(the standard rate)을 적용하여 과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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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PT는 심결서에서 “현재로서는 Proximus가 제공하는 제로레이팅 

적용 앱이 정보 및 콘텐츠를 자유롭게 찾고 공유하려는,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앱이나 서비스를 이용 및 제공하려는 인터넷이용자의 

권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가 없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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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해외 망 이용료 관련 사례

가. Cogent Communications-France Telecom

□ 개 요

o 글로벌 ISP인 미국의 Cogent Communications(이하 “Cogent”)와 France

Telecom(이하 “FT”)는 2005년 Peering 협정을 체결하고 접속을 유지

- Cogent가 웹하드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CP인 Megaupload와의 

트래픽 전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FT의 네트워크로 과도한 트래픽이 전송

- 이로 인해 양사간 트래픽 교환비율상에 균형이 깨졌고 접속용량의 

한계로 인해 용량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봉착

- 이에 Cogent는 양사간 체결된 Peering 협정에 따라 FT에 대한 Peering

접속회선의 용량 확대를 요청

- 이에 대하여 FT는 Cogent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Cogent 측에서 전송

되어 오는 트래픽의 처리속도를 저하 시키는 한편, Cogent에게 증가한 

트래픽을 수용·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투자비 중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

- 이러한 요구에 Cogent는 FT가 가입자를 가진 ISP로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Cogent에게 부당한 대가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프랑스 공정

거래위원회에 FT를 제소

o 프랑스 공정위 조사결과 Cogent-FT간의 Peering 협정에 따라 대가를 

요구한 FT에 대해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가 없다고 보고 Cogent의 제재 

요구를 기각

- 그리고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한 Cogent는 FT에게 해당 트래픽 처리 

대가를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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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시장에서는 Cogent가 추가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트래픽

발생의 원인이었던 Megaupload가 저작권법 위반 등의 이유로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폐쇄되어 트래픽 유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Cogent-FT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다시 정상화되었기 때문

- 현재 양사는 상호무정산 방식의 Peering 접속을 유지

< Cogent와 France Telecom간 DePeering 경과 >

자료: Autorité de la concurrence(2012.9.12.)

□ 접속사업자

① Cogent Communications

o Cogent는 1999년에 설립된 미국의 글로벌 ISP이며 현재 180개가 넘는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4,000여개가 넘는 타 ISP의 네트

워크와 접속

- 2010년 기준으로 매출이 USD 2.63억(한화 약 2,860억 원)인 소위 

Tier-1 사업자이며 전체 매출 중 유럽에서의 매출이 약 22% 정도

- 자체 보유하고 있는 IDC와 광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 세계에 걸쳐 

인터넷 액세스 및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제공

- 주요 고객은 중소 ISP 또는 CP이며 도매거래를 주로 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매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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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중소규모 회사나 NetCentric(통신사업자, SP, 애플리케이션/콘텐츠

제공사업자, 인터넷 액세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 등이 있음

o Cogent는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장거리 인터넷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규모가 광케이블 기준으로 약 82,000㎞에 이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수도 30여개에 달함

- 또한, Cogent의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다른 ISP 사업자들과 

Peering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AOL, FT, Level3,

TeliaSonera, Orange, Sprint Nextel이 대표적

< Cogent의 네트워크 커버리지 >

자료: Cogent 홈페이지

② France Telecom

o FT는 프랑스의 최대 통신사업자이자 대형 ISP로 전 세계적으로 2011년 

기준 총 가입자 수는 총 2억 21백만 명에 이르고 매출은 €453억(한화 

62.95조원)

- FT는 유무선 전화 서비스,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IPTV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고 서비스의 공식적인 브랜드로 Orange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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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ce Telecom의 네트워크 커버리지 >

자료: France Telecom 홈페이지

o 특징적인 것은 FT가 유럽의 대형 ISP로서 자국 내에서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와 Transit 사업자로서 여타 ISP에게 

Trans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을 분리 운용하고 있다는 점

- 분리 운용의 의미는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위한 인터넷망과 

Transit 서비스 제공용 인터넷 망의 AS 번호(Autonomous System

Number)가 다르고 접속정책 및 브랜드도 각각 별도로 있다는 것

※ Orange 인터넷망(ASN 3215): 이용자들에게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

하는 인터넷 망으로 프랑스 내 여타 ISP와는 Peering 접속을 하고 있음

※ Open Transit(ASN 5511): 프랑스 내 Orange 인터넷망과 접속되어 있으며

해외의 대형 ISP(즉 Tier 1)와도 Peering 접속을 하고 있는 인터넷망

□ Cogent-France Telecom의 접속 현황

o 미국의 ISP인 Cogent와 프랑스의 ISP인 FT는 2005년 양 ISP간의 네트

워크에 트래픽 교환을 위해 Peering 협정을 체결

- '11년 4월 기준 양사간의 Peering 접속 용량은 66.5Gbps였고, 접속점은 

총 7개 PoP(Point of Presence)으로 유럽에 4개, 미국에 3개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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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사간의 접속총량은 66.5Gbps이었지만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접속점

에서의 접속용량은 2Gbps에 불과

o 양사의 Peering 접속은 Cogent의 글로벌 Transit망(AS 174)과 FT의 

Open Transit망(AS 5511)간의 접속

- FT의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용도의 프랑스 내의 인터넷망은 FT의 

Open Transit망과 접속

- Cogent는 웹하드업체인 Megaupload(영화, 음악 등 각종 콘텐츠를 다운

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와 Megavideo(Video Streaming 서비스 제공)를 

고객으로 확보

< Cogent와 France Telecom간의 Peering 개념도 >

자료: Autorité de la concurrence

o 정산관계를 보면 Cogent(AS 174)와 FT의 Open Transit(AS 5511) 간에는 

상호 무정산

- FT의 Open Transit과 프랑스 내 인터넷망간에는 내부거래이기는 하지만 

Open Transit(AS 5511)이 Orange 인터넷망(AS 3215)에 Trans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로서 Orange 인터넷망(AS 3215)이 Open Transit(AS 5511)에게 

Transit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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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CP인 Megaupload는 Cogent의 Transit client로 Cogent에게 

Transit 비용을 지불

o 한편, Cogent-FT(Open Transit)간 체결한 Peering 협정은 양 ISP가 

Peering을 통해 교환하는 트래픽 비율에 관하여 Inbound 트래픽량이 

Outbound 트래픽량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과금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Cogent-France Telecom Peering Policy 중 트래픽 교환 비율 규정 >

France Télécom states in its Peering policy that it would charge for opening

additional capacity if the incoming traffic entering its network exceeded the

outgoing traffic by a factor of more than 2.5. This ratio was specified in the

agreement between Cogent and France Télécom concluded in 2005.

자료: Autorité de la concurrence

□ DePeering 원인

o Cogent-FT간 Peering 관계가 파기된 직접적인 원인은 Cogent가 

Megaupload라는 CP와 Transit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

- 즉, Cogent는 FT와의 Peering을 하는 중에 홍콩의 콘텐츠 사업자인 

Megaupload와 Transit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Cogent의 망을 

통해 FT의 이용자들에게 Megaupload의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양사간의 

트래픽 교환비율이 기울기 시작

- Cogent의 제소에 따라 양사 분쟁 조사에 임한 Autorité de la

concurrence에 따르면 Megaupload의 콘텐츠 전송으로 인해 Cogent가 

전송하는 트래픽(Cogent→FT)이 그 반대 방향 트래픽의 평균 4배 이상,

최대 13배 이상까지 증가하면서 교환 트래픽 비율이 Peering 조건에 

비해 상당히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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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 ISP 주장 및 논리

① Cogent의 주장

o FT는 2010년에 Cogent와 Peering 협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ogent의 AS번호가 포함된 트래픽에 대해 전송을 거부한 것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ogent의 Transit망과 FT의 Open Transit망간의 

접속용량을 확대하는 것인데 FT가 양사간의 접속용량 확대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Peering 협정상 문제가 존재

- 특히, FT의 Open Transit망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지 못할 경우 제3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회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송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Cogent로서는 CP의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FT가 접속용량 확대를 이유로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

< Cogent와 FT의 DePeering 개념도 >

자료: Autorité de la concurrence

o 또한, Cogent는 현재 프랑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속도가 

저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사 간 접속용량이 작은 것도 문제이지만 FT가 

자사 가입자에게 Megaupload와 관련된 트래픽의 속도를 저하시켰기 때문

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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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양사의 접속용량을 확대하고 

FT가 트래픽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

o Cogent는 양사가 Peering 관계에 있으므로 자사 Transit망과 FT의 

Open Transit망간 프랑스 내 접속점을 확대하여 접속용량 확대와 함께 

프랑스 초고속 가입자로 착신하는 트래픽을 분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FT가 거절하였다는 것

- 또한, Cogent 입장에서는 FT가 Cogent에게 추가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소위 Peering 접속에 있어 정상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것

o 결론적으로 Cogent는 FT가 접속점 확대를 거부하고 접속용량 확대에 

따른 추가 투자비용 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위

라고 주장

② France Telecom의 주장

o FT는 Cogent와 Peering 관계를 맺고 있지만 양사의 접속용량 중 프랑스 

내에서 이용되는 것은 5% 미만으로 FT 입장에서는 Peering 용량을 늘릴 

경제적 유인이 없어 확대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o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Cogent가 Megaupload라는 CP의 데이터를 

Transit하면서 양사 간 교환트래픽 비율에 심한 불균형이 생긴 것

- 특히 2009년 12월 양 ISP간의 트래픽 전송 비율이 13:1까지 차이가 발생

- 이는 양ISP간 체결한 Peering 협정의 내용 중 양 ISP의 트래픽 전송 

비율이 2.5:1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ISP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에 해당

- 따라서 Cogent에게 증가된 트래픽 처리를 위한 망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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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Autorité de la concurrence) 결론

o 양사의 입장을 조사한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FT가 Cogent에게 추가 

대가를 요구한 것은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음

- Cogent가 CP인 Megaupload를 위해 Transit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양사간의 교환트래픽 비율의 비대칭 현상, 트래픽 양 급증에 

따른 FT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속도가 저하된 것과 더불어 FT가 자사의 

가입자에 대하여 Cogent 접속을 차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 또한, FT가 Cogent와 체결한 Peering Policy에 따라 기존에 Peering

차원에서 교환하고 있는 트래픽에 대해서가 아니라 향후 증가되는 

트래픽에 대하여 추가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Cogent의 제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

□ 결과: Megaupload 폐쇄에 따라 Peering 접속 재개

o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Cogent가 제소한 FT의 Peering 접속 거부 등을 

통한 지배력 남용 행위 관련하여 이유 없다고 결론지음

- 즉, 프랑스 공정위는 Cogent에 대한 France Telecom의 행위는 정당할 뿐 

아니라, Cogent의 고발 사항에 관련에 양 ISP간 체결한 Peering 협정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밝힘

o 한편, Cogent의 Transit 서비스를 이용하던 Megaupload는 2012년 1월 

미국 정부와 지적 재산권자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여 온라인 불법 

복제 및 위조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Pirate Laws를 수차례 

위반한 혐의로 폐쇄됨

- Megaupload의 폐쇄는 FBI의 조사와 미국 법원 결정에 따른 것

o Megaupload의 폐쇄로 인해 Cogent는 더 이상 Megaupload 콘텐츠를 

Transit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FT의 Open Transit과의 트래픽 교환비율이 

대칭에 유사해져 결국 FT와의 Peering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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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Cogent와 FT간 접속용량이 66.5Gbps인데 이 중 약 40%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나. Comcast-Level3

□ 개 요

o 2004년부터 Comcast와 Peering 협정을 체결․유지하고 있던 Level3은 

2010년 11월 대형 온라인콘텐츠 사업자인 Netflix의 우선전송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 확정

- 이로 인해 Comcast에 대해 접속용량 확대가 필요했고, Netflix의 트래픽을 

처리하면서 실제 대량의 트래픽을 Comcast 측으로 전송하면서 양사간 

교환트래픽 비율의 균형이 무너짐

- 이에 Comcast는 Level3에게 더 이상 Peering 협정이 유효하지 않으며 

CDN을 통해 전송되는 트래픽 소통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지불을 

요청하였고 Level3이 이를 거부하자 협상이 결렬되어 었고 DePeering이 

불가피해짐

o 그러나 양사는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2010.11.29일 Comcast가 제안한 

Paid Peering에 합의

- 당시 Comcast는 NBC Universal(이하 “NBCU”라 한다.)과의 합병 인가를 

신청한 상태였는데 양사간의 Paid Peering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Level3은 FCC에 Comcast-NBCU간 합병인가조건에 Comcast의 가입자망에 

대한 망중립성 준수 의무를 부여해줄 것을 청원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 오랫동안의 갈등 과정을 거쳐 결국 Level3은 Comcast에게 일정 수준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면서 양사는 DePeering 관계를 정리하고 

Paid-Peering 관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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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cast-Level3간 DePeering 분쟁 과정 >

자료: Autorité de la concurrence

□ 접속사업자

① Comcast

o Comcast는 1963년에 설립된 미국의 통신&미디어 회사로서 미국 최대 

CATV 사업자이자, ISP로 CATV, 브로드밴드, 전화서비스, 주택 보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

- 또한, E! Entertainment Television, Style Network, G4, The Golf

Channel, NBC Sport Network 등 다양한 케이블 네트워크를 보유 

- 2012년 2사분기 기준으로 브로드밴드서비스 가입자는 1,874만 명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은 미국 40개 주에 이르며 미국 전체 인구의 

⅓이 이용 가능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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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cast의 브로드밴드서비스 커버리지 >

자료: Broadband.gov(2012)

② Level3

o Level3은 1985년 KDG(Kiewit diversified Group Inc)라는 회사명으로 

설립되었으나, 1998년 회사명을 Level3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름

- Level3은 미국의 다국적 통신회사이자 글로벌 ISP

o Level3은 대표적인 Tier 1 사업자로 분류되며, 북미,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제공

- Level3은 SAVVIS로부터 CDN 부분을 인수한 후 Netflix와 Apple의 

음악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CDN 업계에서도 급부상

- 현재 Level3은 45개국의 450여 개가 넘는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

< Level3 네트워크 커버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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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 현황

o Comcast-Level3의 DePeering 분쟁이 발생한 2010년 당시의 접속현황은 

크게 Level3이 Netflix의 트래픽 처리를 위한 협정체결 이전 현황을 말함

- 양사는 Transit 서비스를 위한 접속과 Peering 접속 모두 존재

o 먼저 Transit 서비스 제공 및 이용관계를 보면, Comcast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보유한 ISP이고 Level3은 글로벌 Connectivity를 제공하는 

Transit 사업자

- 일반적으로 ISP는 Transit 사업자와 접속을 하게 되면 Full Connectivity를 

제공받는 대신 일정한 비용을 지불

- 분쟁이 발생할 당시 Comcast 역시 Level3에게서 Transit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었는데 그 용량은 200Gbps이었음

< Comcast-Level3 Transit 서비스 제공 현황 >

o 한편, 2004년 12월, Comcast와 Level3은 양사간 Peering 협정체결을 통해 

트래픽 교환에 대한 협약을 맺고 네트워크 교환 서비스를 제공

- 이 Peering 협정을 근거로 양사는 상호 무정산하는 트래픽으로 200Gbps의 

회선을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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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협정은 Level3이 Netflix의 콘텐츠를 전송하기로 하기 이전으로 교환

트래픽 비율이 양사의 Peering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았음

o 특징적인 것은 Transit 사업자인 Level3은 2007년 1월 SAVVIS로부터 

인수한 CDN 부문이 있었기 때문에 Transit 서비스뿐만 아니라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이 함께 있었다는 점

- 이는 Level3 내에서도 타사업자와의 정산관계가 다른 사업 부문이 

존재한다는 의미

o Transit 서비스 부분은 ISP와 접속을 통해 대가를 받지만 CDN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트래픽 교환비율의 차이가 커서 해당 트래픽이 착신되는 ISP

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

- 따라서 Level3이 Comcast와 접속하는데 있어 CDN 사업자로서 접속을 

요청한다면 Transit과는 반대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

o Comcast가 Level3에 대해서 CDN 트래픽양을 이유로 대가지불을 

요구하게 된 것은 Level3이 Netflix의 트래픽을 우선 처리하는 사업자로 

선정되면서부터임

- 2010년 11월 Level3은 당시 Akamai가 수행하던 Netflix의 트래픽 전송

사업 입찰에서 이기면서 Comcast에게 기존 Peering 접속망 확대를 

요구하게 됨

< Comcast-Level3 Transit 서비스 및 Peering 접속 현황 >



- 470 -

□ DePeering 원인

o Comcast와 Level3이 Peering 접속을 거부하는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CDN사업자로서 Netflix를 유치한 Level3이 타 CDN사업자와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트래픽 교환비율이 비대칭적인 CDN 트래픽에 

대해서도 기존 Peering 협정을 근거로 Comcast에게 Peering 접속용량 

확대를 요구하였기 때문

① Netflix 접속으로 인한 트래픽 교환비율 비대칭 심화

o Comcast가 Level3의 CDN 트래픽에 대한 Peering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Level3이 CDN 서비스를 통해 Comcast에 

착신시키는 트래픽이 지나치게 비대칭적이었기 때문

- Comcast는 Peering 협정 체결은 불가능하며 다른 CDN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Paid Peering 협정을 체결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요구

- 이는 Comcast가 가지고 있던 Peering Policy에 배치되며, 또한 Netflix와 

같은 Video 콘텐츠를 ISP에게로 착신시킬 경우에는 교환비율이 30:1

까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② Level3, Paid Peering 접속을 해온 CDN 트래픽에 대한 Peering 요구

o Level3은 Transit 서비스 외에도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Level3이 

기존 Akamai가 제공해오던 Netflix 트래픽 전송 계약 관련하여 Netflix의 

우선사업자로 선정됨

- 그런데 다른 경쟁 CDN 사업자보다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Comcast와 Peering 협정을 활용하려 하면서 Comcast와 분쟁이 발생

- 즉, Akamai를 포함한 다른 CDN 사업자들은 Comcast와 같은 ISP에게 

Paid Peering 접속을 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오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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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3는 Comcast와 체결한 Peering 협정을 통해 Peering 접속 용량 

확대를 추진하여 ISP에게 지불해야하는 대가를 회피하여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 했던 것

< Level3의 Netflix관련 CDN 참여에 따른 변화 >

자료: Digital Society

□ 접속 ISP 주장 및 논리

① Level3의 주장

o Level3은 CDN 트래픽에 대한 Peering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Comcast가 

Open Internet 규칙(소위 망중립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 즉, Netflix가 제공하는 Video 콘텐츠에 대해 Paid Peering을 요구하는 

것은 특정 콘텐츠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Open

Internet 규칙에 위반된다는 것

o 또한, 당시 Comcast가 인수를 하려던 NBC Universal의 콘텐츠를 우선적

으로 처리하고 다른 경쟁사업자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낮게 

하는 등의 차별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Comcast의 Peering 협정 

체결 거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

- 망중립성에 근거한 논리가 아니더라도 이미 체결한 양사의 Peering

협정에 따라 무료로 추가적인 접속용량 확대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



- 472 -

- 결론적으로 Level3이 CDN 트래픽에 대해서 Comcast와 Peering 협정을 

체결하려는 목적은 가격경쟁력 확보라고 설명하였지만 Comcast의 협정

거부에 대한 해결방안은 망중립성 차원의 접근과 기존 Peering 협정에 

근거한 접근 모두를 활용

o Level3은 당시 Comcast가 미국 대형 방송사인 NBCU을 인수하기 위해 

FCC에 인가 신청을 한 상황에서 FCC에 인수 조건으로 Comcast의 

가입자망 구간에 대하여 망중립성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시켜 줄 

것을 공식 요청

② Comcast의 주장

o Comcast는 Level3과의 Peering 분쟁은 망 중립성의 문제가 아니며 이전

부터 인터넷 접속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업적 협상 문제라는 입장

- 즉, 온라인 Video 콘텐츠에 대해서만 대가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적용하며, 대가를 지불한 콘텐츠에 대해서만 우

선순위를 부여하는 소위 paid prioritization 문제도 아니라는 점에서 

Open Internet 규칙 위반 논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o Comcast는 Internet Video traffic 전송을 거부하거나 추가 대가 부여를 

위한 별도의 통행세를 부과하는 관문(toll)을 설치한 바도 없다고 주장

-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게 막대한 트래픽을 착신시키는 CDN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업적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아 왔음

- Level3만이 동일한 CDN 트래픽에 대해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도출을 하고 있지 못하고 결국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이용

하지 못한다고 주장

o Comcast는 당초 Level3이 300Gbps의 Peering 용량 확대를 요구한 것에 

대해 급한대로 최초 60Gbps(한 포트당 10Gbps)를 무정산 차원에서 제공

했지만 더 이상은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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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되는 200Gbps에 대해서는 Peering을 거부하고 대가를 요구

- 결론적으로 Comcast는 Level3의 CDN 트래픽에 대해서는 Paid Peering

협정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

□ 결론: Paid Peering으로 접속용량 확대

o Comcast와 Level3의 Peering 갈등은 Level3이 Paid Peering 방식으로 

기존의 CDN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일단락

- Comcast는 트래픽 교환비율이 전반적으로 지켜졌던 기존의 Peering

접속회선과 Netflix 호소통을 위해 증속하였던 60Gbps에 대해서는 추가 

대가를 부과하지 않음

- 이후 Level3이 요청하여 확대하는 접속회선에 대해서는 Paid Peering

협정 조건에 따라 대가를 부과하기로 함

< Comcast-Level3 Peering/Paid Peering/Transit 접속 >

자료: Digital Society

o 더불어 Level3이 제기한 Comcast의 NBCU 인수 조건으로 망중립성 준수 

의무 부여는 이루어지지 않음

- FCC가 Comcast의 NBCU 인수 인가 요청을 승인하면서 붙인 조건에는 

Comcast의 가입자망에 대한 망중립성 준수 의무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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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evel3-Cogent Communications

□ 개 요

o Level3과 Cogent Communications는 미국을 대표하는 Tier 1사업자인데 

Level3과 Cogent가 인수한 PSINet간의 Peering 협정을 Cogent가 승계

함에 따라 양사는 Peering 협정을 유지

- 그러나 2005년 7월부터 양사의 Peering 조건에도 불구하고 Cogent가 

과도한 트래픽을 전송하여 양사간의 트래픽 교환비율에 비대칭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Level3은 Peering 중단 가능성을 Cogent에 전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2005년 10월 5일, Level3은 

Cogent에 과도한 트래픽 발생의 책임을 물어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동시에 두 ISP간의 Peering 접속을 중단

- 즉, Level3은 Cogent에게 Peering 협정을 Transit 서비스 제공관계로 

변경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Cogent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Level3은 

두 차례에 걸친 Peering 차단에 대한 고지, 여러 차례의 협상에도 불구

하고 Cogent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005년 10월 7일 Peering 회선을 

물리적으로 차단

o 이 때문에 양사에 접속되어 있는 이용자들이 상대 사업자와 접속되어 

있는 가입자와 트래픽 소통이 되지 않는 불편을 겪음

- Level3은 DePeering에 따른 이용자의 강한 반발에 봉착하자 기존 Peering

협정을 개정한다는 조건하에서 2005년 10년 28일 Cogent와 Peering 접속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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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gent-Level3간 Peering 현황 >

자료: Cogent

□ Cogent-Level3의 Peering 접속 현황

o Cogent-Level3간의 Peering 접속은 Cogent가 2002년 4월에 인수한 

PSINet이 Level3과 체결한 Peering 협정을 Cogent가 PSINet을 인수

하면서 자연스럽게 승계

- 당시 Cogent가 승계한 Level3과의 Peering 협정 조건의 특징은 다른 

일반적인 Peering 협정과 달리 만일 일방이 Peering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without notice) 양사의 Peering 접속을 

아예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임

- 한편, 2005년 10월 양사가 DePeering을 결정할 당시 양사가 Peering을 

통해 트래픽을 소통하고 있었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Cogent-Level3 Peering 접속 규모(DePeering 직전) >

구분 Cogent Level3
접속 Prefix 개수 11,000-14,500 ∼49,000

Cogent 또는 Level3에만 

접속되어있는 Prefix

개수(Single-homed Prefix)

∼2,300 ∼5,100

Cogent 또는 Level3에만 

접속되어있는 AS 번호 

개수

119 121

자료: Renesy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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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3의 DePeering 실행

① 경 과

o Level3이 PSINet을 인수한 Cogent와 Peering 접속을 유지한 것은 

Peering 접속이 양사에 상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

- 상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양사의 트래픽 교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예를 들면, Backbone과 같은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

- 그런데 Level3은 Cogent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지나치게 많다고 인식하고 

2005년 7월부터 Peering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감

․ 2005.7.18.: Level3은 Cogent에게 양사간 체결한 Peering 협정을 종료

할 것이며 상호무정산 방식의 Peering 접속은 중단할 것이라는 서한 발송

․ 2005.8.31.: Level3은 Cogent 경영진에게 Level3의 계획과 양사의 

Peering 협정 종료 대비하여 이용자 보호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2차 서한 발송

․ ∼2005.10.5.: Level3은 Cogent의 경영진과 접촉하여 기존의 상호 

무정산 방식이 아닌 유료 정산의 조건을 담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으나 Cogent는 거절

․ ∼2005.10.5.: 동시에 Level3은 Cogent의 CEO인 David Schaeffer에게 

망차단이 임박하였음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협의하였으나 무의로 종결

․ 2005.10.5.: Level3, 망차단을 알리는 최초의 통지문을 발송한 79일이 

지난 2005.10.5.에 Cogent와의 Peering 회선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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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3의 Peering 회선 망차단 기간 중 양사 루트수 감소 추이 >

자료: Renesys(2005)

② 영 향

o 양사의 DePeering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Level3나 

Cogent에만 접속하고 있어 DePeering에 따른 우회루트가 없는 이용자

(주로 중소기업고객, Single-homed)였음

- 대기업들은 Cogent나 Level3 외에도 다른 대형 ISP를 통해 인터넷접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있었어도 인터넷 이용

에는 큰 문제가 없었음

- 그러나 Level3나 Cogent에만 접속되어 있는 이용자의 경우 양사의 

Peering 차단으로 양사 가입자 간에는 인터넷 호소통이 불가능해짐

< Cogent-Level3 DePeering시 Single-Homed 이용자의 예 >

Cogent Level3
AS 번호 기업고객명 AS 번호 기업고객명

15299
Columbia

Management(금융)
11207 The Boston Globe(미디어)

18714 Perry Capital(금융) 13553 CNET Networks Inc.(미디어)

19040 FirstMerit N.A.(금융) 2714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공공부문)

20330
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공공부문)
26810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공공부문)

자료: Renesys(2005)



- 478 -

o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인터넷 프리픽스의 4.3%가 양사간 교환되지 

못했고, AS번호의 1%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 DePeering 원인

① Level3로 착신하는 트래픽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o Level3이 DePeering을 결정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Cogent 측에서 

발신하여 자사로 착신하는 트래픽(Cogent → Level3)이 그 반대인 경우에 

비해 과다하다는 것

- 당시 Level3의 대변인이었던 Jennifer Daumler의 발언에서 이러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

< Level3 대변인이 밝힌 Cogent와의 DePeering 원인 >

“Level3 spokeswoman Jennifer Daumler said that after analysis of the Peering

agreement, the company decided it wasn't commercially viable for us. "Peering

relationships makes sense when two companies are relative equals," she said. "In

Cogent's case, we saw an imbalance had developed where they were pushing a

lot more traffic our way than we were their way.”

자료: Internetnews(2005)

② 기업고객을 둘러싼 소매시장에서의 요금경쟁

o Cogent에 대해 DePeering을 선언하고 그 대안으로 Transit 서비스 협정을 

요구한 배경에는 기업고객에 대한 인터넷접속서비스 요금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즉, 양사는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고객들에게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어 해당 소매시장에서는 양사가 경쟁사업자라 할 수 있음

- 당시 Cogent는 Level3과의 경쟁과정에서 기업고객 유치를 위해 높은 

요금할인을 제공 하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Level3과의 상호 무정산 방식의 Peering 협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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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상대사업자에 대한 접속대가 지불이 없기 때문에 기업소매시장에서 

가격할인 여력을 확보

- 이 때문에 기업고객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해온 Level3은 

소매시장에서 Cogent에게 기업고객을 빼앗기는 문제가 발생하자 Peering

협정을 파기하고 접속대가 회수를 통해 Cogent의 원가를 올리는 효과를 

기대

o Cogent가 낮은 요금으로 기업가입자를 유치할수록 양사 간의 접속트래픽

(특히 Cogent → Level3)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기존의 비교적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환트래픽 비율을 초과하게 됨

- 결국 양사 Peering에 따른 상호무정산 관계를 이용하여 Cogent는 기업

가입자를 늘렸고 이는 Level3로 착신하는 트래픽이 증가하게 된 것

o 이 때 기업가입자는 최종이용자로서의 기업가입자라기 보다는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가입자였을 가능성이 높음

- 이는 Level3측으로 흘러가는 트래픽이 많아졌다는 것은 Cogent가 유치한 

기업가입자가 제공하는 트래픽이 증가했다는 의미이기 때문

< Cogent-Level3의 소매요금경쟁과 상호무정산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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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 ISP 주장 및 논리

① Level3의 주장

o Level3이 DePeering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

- 첫째, Cogent는 Peering 협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막대한 트래픽을 

Level3측 네트워크로 전송하였기 때문에 양사의 Peering 협정 위반에 

해당하여 DePeering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

※ 즉, Peering은 양사가 동등한 편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Cogent의

일방적인 트래픽 과다 전송은 Level3에게 불필요한 네트워크 투자를 유발

한다는 차원에서 Peering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결국 구체적으로

얼마나 비대칭적인지 밝히지는 않았으나 Cogent가 Peering을 통한 상호

무정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듦

- 둘째, Level3은 DePeering을 하기 전 Cogent에 대하여 양사의 Peering

협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였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DePeering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

- 셋째, Level3은 Cogent와의 DePeering 이전에 Peering 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Transit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등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에 성실히 임했지만 Cogent의 거절로 인해 DePeering이 불가피했다는 것

② Cogent의 주장

o Cogent는 Level3의 DePeering 실행이 부당하다는 입장

- 첫째, 양사의 트래픽 교환비율이 Level3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대칭적

이지 않음

※ 당시 Cogent의 CEO였던 Dave Schaeffer는 양사간의 주고받는 트래픽의 양이

상당히 비슷했다(fairly equal)고 주장

- 둘째, Level3의 DePeering 결정과 그전의 Transit 서비스 협정 체결 

요구는 Cogent에게 추가 비용을 유발시킴으로써 기업 소매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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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양사의 비즈니스 전략의 차이에서 유래하는데 Cogent는 저렴한 요금을

강조하면서 고객을 유치해 온 반면, Level3은 상대적으로 High-End 시장에

집중을 하는 사업자

- 문제는 Cogent가 저렴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Level3과의 Peering

접속 때문이라고 판단한 Level3은 Peering 협정을 정산이 가능한 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했고 만일 변경이 되면 원가가 높아져 Cogent가 요금을 올릴

것이라고 본 것. 그러나 Level3의 제안에 대해 Cogent가 이를 거절하자

DePeering을 실행

□ 결론: 기존 Peering 협정 개정 후 Peering 유지

o Level3가 Cogent와의 접속망을 차단한 지 이틀만인 2005년 10월 7일 

오후 7:00에 양사는 접속을 재개

- Level3가 접속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용자들의 불만이 컸고,

Cogent와 기존의 Peering 협정을 개정하는 수준에서 종결짓기로 했기 

때문

- 양사가 Peering 접속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합의

․ 하나는, 기존의 Peering 접속을 유지하지만, Peering 접속을 유지하는 

중에 한 ISP가 Peering 조건 내지 의무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금액(Specific Payment)을 대가로 지불하기로 함

․ 다른 하나는, 접속사업자가 갑작스럽게 Peering을 종료하거나 Peering

협약 사항을 위반 했을 시에 양 ISP들은 Peering 기간 동안에는 트래픽 

교환을 보장해야 하고, ISP들의 Peering 협약이 종료될 시에는 이용자

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양사가 합의에 이름에 따라 당초 2005년 11월 9일, 합의 도출이 안 될 

경우 차단하기로 예정되어있던 접속망 차단은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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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omcast-Akamai

□ 개 요

o Paid Peering의 사례로 미국의 CATV사업자이자 브로드밴드 사업자인 

Comcast에게 대표적인 CDN 사업자인 Akamai가 Peering 접속을 하되 

일정한 대가를 지불

- 전 세계 콘텐츠 이용자의 20∼30%가 Akamai의 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Akamai는 전 세계 1,900여개의 네트워크에 95,000개의 

서버를 두고 있음

- 2011년 말 기준으로 매출이 USD 11.7억이었으며, CDN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63.2%이었음

- Akamai는 Netflix 트래픽을 Comcast 최종 이용자들에게 착신시키기 

위해 Comcast와 Paid Peering 협정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 상호

- 무정산 구간에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한 Level3이 Comcast와 갈등을 

일으킨 것과는 달리 Akamai가 Comcast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Comcast로부터 받는 트래픽양보다 Comcast에게 보내는 트래픽량이 많기 때문

□ Comcast-Akamai간의 정산

① Comcast-Akamai간의 접속 주요 내용

o 2012년 9월 기준 Streaming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25.1백만이고,

미국 내 인터넷 트래픽의 33.0%를 차지하는 Netflix는 막대한 동영상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비즈니스 성패 요소

- 따라서 기존의 ISP(정확히는 IBP)에게 Transit 서비스를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았음

․ 첫째, Transit 서비스는 공중 인터넷망을 거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

영상서비스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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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서비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Netflix 서버에서 가입자 측까지의 전송

구간을 최단으로 줄이고 양측을 직접 접속하는 것이 품질향상에는 바람직

한데 대형 IBP를 통한 Transit 서비스는 이에 적절한 방법이 아님

< Public 인터넷망과 CDN을 이용하는 트래픽 전송 비교 >

자료: augustjackson dot net(2010)

․ 둘째, 막대한 동영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Netflix로서는 Transit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클 뿐 아니라 착신하는 ISP로서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Transit 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이 없음

< Netflix의 가입자 및 트래픽 증가추이 >

자료: Splatf, Sand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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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Netflix의 수요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CDN이었고 

세계 최대 CDN 사업자인 Akamai는 2010년 Netflix의 트래픽을 처리할 

우선사업자로 선정됨

- 2009년 말 기준으로 약 12.3백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던 Netflix는 

미국 내 트래픽의 25%를 차지할 만큼 대형 Traffic을 양산하는 사업자

이었기 때문에 Akamai는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ISP들과 가장 인근에서 

접속(가입자측에서 100mile 이내에 Akamai의 서버 설치)을 시행

< Netflix-Akamai간 트래픽 처리 개념도 >

자료: Netmania(2012)

o Comcast와 Level3간의 DePeering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확인된 

Netflix와 Akamai간의 접속용량은 수십 Gbps인 것으로만 알려짐

< Netflix-Akamai간 CDN 접속용량 >

자료: Digit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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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Level3가 CDN 부문을 인수하고 Netflix와 우선전송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Netflix는 Akamai와의 접속량을 축소하게 되고 트래픽의 

상당량을 Level3를 통해 처리하게 됨

< Netflix-Level3 간 CDN 계약에 따른 트래픽 처리량의 변화 >

자료: KT

② Comcast-Akamai간의 정산 방식

o Comcast-Akamai간 접속에 따른 정산방식은 Akamai가 ISP인 Comcast

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되 접속은 Peering 방식을 채택한 Paid

Peering임

- 정산 규모는 밝혀진 바가 없으나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Comcast가 paid Peering시 과금 하는 수준은 $1∼$3/Mbps(2009년 

기준) 정도인 것으로 알려짐

< Comcast의 Paid Peering 과금 수준(2009년 기준) >

자료: DrPeering(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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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Level3가 CDN 부문을 인수하고 Netflix와 우선전송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Netflix는 Akamai와의 접속량을 축소하게 되고 트래픽의 

상당량을 Level3를 통해 처리하게 됨

< Netflix-Level3 간 CDN 계약에 따른 트래픽 처리량의 변화 >

자료: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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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체회의

 3-1-1. 제1차 회의

 회의 개요

o 일시 : ’18. 2. 23.(금) 14:30~17:30

o 장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o 참석자

- (전문가) 광운대 김상훈 교수, 단국대 김동민 외래교수, 한신대 문철수 교수, 미디어디렉션

연구소 엄호동 소장, 건국대 황용석 교수, 숭실대 최정일 교수, 호서대 곽정호 교수, 미디

어미래연구소 천혜선 경제센터장, 고려대 이성엽 교수, 한양대 신민수 교수, 성균관대 송명

빈 교수, 서울대 이원우 교수, 서강대 홍대식 교수, 가천대 최경진 교수, 세종 장준영 변호

사, 한중 정경오 변호사,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 (소비자)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

가,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개인정

보보호협회, KISDI, KISA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우

아한형제들, 콘텐츠연합플랫폼(POOQ), CJ ENM(티빙), 시지온

-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사말씀

o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전문가분들을 가급적 모두 참여하도록 하다보니 48명으로 많아

졌으나, 충분한 협의를 이끌어내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을 것임

- 기간통신에서 부가통신으로 이동하면서 인터넷 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필요함

- 이해관계 충돌과 해결노력 부족으로 산적한 문제를 포괄적인 협의를 통해 인터넷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

- 해외의 경우 FCC는 망중립성 변화, EU는 조세회피 등에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도 상생 

협의체를 통해 합의 도출하고 새로운 시대 대비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국회를 중심으로 부가사업자 규제 강화를 위한 뉴노멀법 입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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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법제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방통위는 지능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위해 

이번 협의회를 결성함

- 국내외, 사회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여 인터넷 상생 발전을 위해 각 분야별 지혜를 모으고,

발전 모습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람

- 논의된 주제 하나하나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임

-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조율을 통해 갈등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국민이 합의된 사항에 

수긍할 수 있을 것임

- DJ 정부시절(1998년)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한 적이 있음. 그 로드맵에 의해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함

- 이번 협의회도 방송개혁위원회의 성공을 바탕으로 운영하려고 함

o (김상훈 협의회위원장) 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제가 매우 예민하고 무거운 주제일 뿐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내에 여러 이해관계집단들이 포함되어 있어 의견수렴이 쉽지 않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터넷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위원회 업무에 임하고자 함

-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은 국민경제와 사회생활전반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 중임

-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내기 위해서도 인터넷이 중심축이 되어야 함

- 앞으로 인터넷의 파급력을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발전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함

-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한 

우려가 업계, 국회, 언론 등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임

-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안 몇 가지를 말씀 드리자면,

-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한 국내·외 기업 간의 납세 형평성 저해, 불법·음란 정보유통이나 

제반 금지행위에 등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한계, 망이용료 및 과금산정에서 국내·외 기업 역

차별, 대기업과 소기업간 불공정 문제, 빈번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처 

미흡 등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 인터넷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나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이 보다 도약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 

나가야 할 것임

- 협의회는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공정 경쟁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내·외 관련기업과 시민·소비자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임

- 이번 협의회를 통해 팩트(facts)에 입각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 공정경쟁 정착, 이용자권리 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지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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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보고

o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추진 계획(안)

o「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주제 발표

o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제고 방안

    ※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 발제

o 인터넷, 통신사 분야별 주요 이슈 및 정책 과제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터넷),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통신사) 발제

수 토론 내용

o (○○○) 오늘 회의는 첫 회의인 만큼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앞으로 협의회가 목표

하는 성과를 거두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함

- 우선 방금 있었던 세분의 주제발표 모두 협의회가 논의해 나가야 할 이슈들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발표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기 바람

- 그리고 앞서 발표된 협의회 추진계획안에서 제시된 의제들 외에도 앞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상생발전을 위해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의제들이나 제시된 의제들 중 금번 협

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의제에 대한 의견도 주기 바람

- 아울러 향후 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안의 내용과 다른 의견 있으면 개진

해주기 바람

-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한분씩 돌아가면서 의견을 주시는데 학계, 소비자 시민단체, 협회,

사업자, 정부의 순서로 진행하겠음

o (△△△)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논란이 있는 쟁점이라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임

 -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원칙이 있고,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있음

- 서로 다른 입장에 양보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칙이 있다면 이러한 원칙은 서로 존중하되,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상당부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하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발표와 관련하여 장준영 변호사 내용에 동의하며, 발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법제도 자체가 

흠결되어 있는 문제와 역외 적용문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임

- 그러나 집행력 문제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함

- 전체적인 방향에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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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함. 예컨대 발표에서 제시한 집행력 강화 

방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표현의 자유가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o (□□□)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느끼며, 사실 상생발전이라는 단어는 

말하기 쉽지만 의미는 어려움

- 결국 공정경쟁 하에서 상생발전을 이루어야 하나, 사업자간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음

- 1소위와 2소위를 나누는데, 앞으로 과제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o (○○○) 언론계에 주로 종사하면서 불평등/역차별을 실제 체험하고 관련 기사를 많이 다루었음

- 그러한 부분을 가감 없이 도려내고 이용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상생이 되도록 역할을 

수행하겠음

o (△△△) 48명의 위원이 과연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고 협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우선 부정적인 

생각이나 잘 안되겠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 생각을 안해주셨으면 함

- 이전에 케이블 SO, PP, 홈쇼핑간 상생발전협의체 위원장을 맡아 진행을 해보았는데 각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상당한 격론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나, 치열한 논의 끝에 

의미 있는 협의안을 도출함

- 그래도 같이 만나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 오래 걸리더라도 서로의 인식을 이해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

- 2개의 소위로 분리하여 운영된다고 하니 각각의 위원회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특히 기업에 

계신 분들이 너무 이해관계에 몰입되지 말고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희망함

o (□□□) 인터넷 상생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제기된 문제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분야별이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공감되는 부분들은 기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인터넷이 4차산업의 기반 인프라로 작용할 것

이라는 분석임

- 그러한 측면에서 인프라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유해야할 자산인데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것인가가 중요

- 동시에 혁신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성과 혁신성을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대한 여러 대안을 모색해야 함

- 상생발전에 대해서는 컬링에서의 영미 같은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며, 관련 해외 사례 이슈를 

공유하면서 참여하겠음

o (○○○)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업체 등과 함께 망중립성 포럼을 운영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서로의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서로를 존중하는 자리가 필요하고, 이해관계자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에 맡길 수 

없으면 규제로 갈 수 밖에 없음

- 그전에는 무조건 규제로 달려간 경향이 있는데 상대방이 지키겠다는 자율적인 룰(연성법)이 

있다면 강한 규제는 필요치 않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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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개인적으로 미디어를 관찰하고 답을 찾아가는 미디어 생태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대체로 이론측면에서 연구하였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단계였는데 협의회에 

참여하게 되어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보임

- 미디어 생태학은 미디어 변화를 넓은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므로, 그러한 관점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생태학의 기본은 상호작용으로 미디어간 상호작용은 사람의 일, 사회, 자연의 일이므로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음

- 생태학은 진화론적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버티는 기업들이 이길텐데, 그 부분에 

대해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아 개입은 최소화, 지원은 최대화해야 함

o (□□□) 분과 구성이나 논의할 주제를 보고 마음이 무거워짐

- 2분과 소속인데 망중립성, 기타 생태계 이슈 등 학제적 주제들이 존재해서 다양하게 전문가들을 

구성한 듯 보이며, 인터넷 사업자의 가치사슬 안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주제를 뽑아낸 듯함

- 이 과제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선은 논의할 때 지나치게 현상주의적인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지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가있어서 격차가 존재하므로 지금 현재보다는 기술이나 산업의 

로드맵을 파악해서 논의를 해야 함

- 경쟁, 이용자 보호 등이 대립하는 면이 있을 수 있어서 상생안을 만들기 어렵겠지만, 누군가 

손해 보는 면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함

-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자료나 증거들이 필요하므로 사업자나 이해관계자들이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주시기 바람

o (○○○) 규제 역차별, 망중립성 등 발제내용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지는 면이 있음

- 더군다나 공정성, 법제도 완전성, 성장성 등 상충하는 가치를 다루어서 단기간 내에 해결이 

어려워 보이며, 48인이 내놓는 최선의 답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임

- 하나의 답을 찾기보다는 균형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상충되는 이해

관계를 조정하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개인적 소신을 지키겠음

o (△△△) 직장을 다니다 교직에 선 학자로서 아쉬운 점이 있음

- 첫 번째는 사업자, 소비자, 법제적 측면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기술적 측면

에서는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아 협의회에 기술전문가가 없어서 보완 필요

- 두 번째는 작년에 공표가 되서 올해 유럽은 GDPR이 발효가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6년 

전부터 주장함

- 사업자가 유럽에서 벌금을 당장 내야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둘 것임

o (□□□) ♤♤♤은 설립한지 5년 정도 되는 신생 시민단체로서 인터넷을 자유와 개방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설립됨

-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대부분 공감은 하지만, 상충하는 가치의 타협점 찾기보다는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이 필요함

- 인터넷 사업자, 통신사업자간의 중재보다는 인터넷 이용자에 더 초점을 두고, 역차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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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인터넷 실명제, 셧다운제, 이용자 인권 침해 규제, 예를 들어 임시

조치도 이용자 권리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규제 해소 논의가 필요함

- 스타트업을 저해하는 규제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여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해소 필요

o (○○○) 현 정부에서 심도 깊은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흐름에 대해서 환영하며, 다만 몇 

가지 운영과 의제에 대해서 제안드림

 - 협의회에서 논의할 의제가 결국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인데, 정부의 일방적 추진보다는 

인터넷 거버넌스가 필요함

-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상향식으로 원칙에 기반하여 추진해야 하는데, 협의회 논의 

의제가 이러한 원칙 하에서 결정된 것인지 검토 필요

- 협의회 기간이 너무 짧아 현실적으로 대안 마련이 불가능하고, 임시적인 모임보다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을 소통하면서 추진하는 안정적인 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한 취지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가 있으며, 각 부처가 다르게 추진 중인데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임시적이 아니라 항시적인 틀로 발전되었으면 함

- 변경이 가능하다면 1기까지는 정책제안을 하더라도 그 이후 끝나지 않고 항구화시킬 것인지 

논의 필요

- 운영에 있어서도 대부분 협의회는 폐쇄적인데, 기본이 공개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 이 부분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듯한데 원칙을 공개,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해야 함

- 2개의 소위가 아닌 3, 4개도 가능하며, 단체들도 관심 있는 이슈와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소위를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하고, 1, 2소위 논의가 칸막이가 

아니라 논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함

-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 범위를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함

- 의제와 관련하여 빠진 의제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망사용에서의 역차별, 본인인증 확대 

등이 포함됨에 따라 사전에 정의되지 않고 유연하게 제시될 수 있는지 궁금함

o (△△△) 특정 소위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며, 이용자와 시민의 권리는 48인중 

5인밖에 되지 않아 과소 대표로 보임

- 가능하면 둘 다 참여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을 열어두셨으면 하고, 의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빅데이터 활용도 중요하지만 정보 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함

o (□□□) 인터넷이야말로 거버넌스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 문제를 협의회에서 해결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이것을 시작점으로 다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함

- 기술의 발전이 중요하며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면 함

- 소비자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도록 하겠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o (○○○) ♤♤♤는 2009년에 공공규제(게시물, 댓글)를 민간에서 자율규제하기 위해 설립됨

-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 피해자 구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국정과제 4번째로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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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 진흥, 발전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아 소비자의 참여가 없다면 대부분 규제로 갈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함

-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 이용자 보호, 이용자 자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누락되어 아쉬우며,

위에서 아래로 가는 규제(역기능 순화) 위주로 치우치는 경향 보여 이용자 관점에서 문제제기 

할 계획임

o (한국방송협회) 미디어 환경이 날로 변하고 있는데, 매체간 장벽은 없어지고 있다고 봄

- 소위원회가 학계와 시민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텐츠 사업자들은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효과적인지 검토 필요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을 규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 기준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

해달라는 것임

- 이용자보호, 공정경쟁은 국내외 사업자 모두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 상생발전을 위해 모였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인 이용자 후생 증대를 잊지 말아야 하며, 공정

경쟁도 사업자 이해관계 타협을 위한 것이 아닌 이용자를 위한 것

- 시장경쟁에 있어서 사업자간 타협만 바라보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 자리는 

혁신과 경쟁,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함

o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서면 의견) 인터넷 생태계는 인터넷 이용자, 콘텐츠 제공자,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구성되며, 모든 구성원간 상생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 구성에 공감함

-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미국 FCC의 망중립성 폐지에 대해서도 국내 환경에 맞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중소통신사업자의 어려움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현안 유형별 소분과를 구성하여 운영 필요

o (SK텔레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었으면 함

- 이전에도 비슷한 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소통을 하면서 솔루션을 찾기도 함

- 이번에는 소비자 단체들도 많이 있어서 그러한 해를 찾는 과정에서 이용자 의견도 보완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

- 기업들 입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글로벌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서로 도우면서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함

o (KT) 인터넷 상생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ICT 생태계 선순환 발전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함께 할텐데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기대함

- 통신업계 종사자로서 협의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음

o (LGU+) 무엇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인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분과는 현황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인터넷 생태계의 물리적 계층을 담당하는 통신사에 대한 인식이 공유될 필요가 

있음

- 통신사는 물리적으로 망을 제공하며, 부가사업자들의 혁신서비스 제공을 적극 권장하는데 

이는 이용자 후생이 증가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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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기간사업자와 똑같이 알림톡, VoIP 등을 제공하면 중첩되는 수익이 사라져서 통신사가 

기울어지는 부분이 있음

- 통신사는 보통 5-6조 투자하고 EBITDA는 계속 감소하는데,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부담을 가지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협의회가 같은 인식을 해야 협의회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음

- 인터넷 규제와 관련 이슈들이 나오는데, 통신사업자들은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를 요청

드리며, 규제비용이 더 많은지 이용자 후생이 더 큰지 분석을 해서 추진해야 함

- 5G에서는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를 위해 트래픽 관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이러한 기술적 

논의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사업자들의 의견을 소위에서 받아서 필요하다면 소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o (네이버)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안에서 이용자가 중요하니 그 

답을 찾았으면 함

o (카카오) 이 논의가 어떻게 수렴이 될까 걱정이 존재하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여 방법을 

찾았으면 함

- 이해관계 상충은 분명하고, 회사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겠지만 이용자 후생, 사회의 혁신, 경제

발전 도모라는 큰 관점을 가지고 하나씩 이해관계를 따져간다면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함

- 기왕 쟁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솔직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진정으로 이용자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싶음

- 역차별 문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동등한 경쟁을 위해서는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함

o (아프리카TV) 사업자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 공정성, 형평성, 역차별은 2011년부터 이슈로 

제기되었으며, 대부분 규제로부터 야기된다고 생각함

- 방향성을 생각해본다면 복잡한 산업 생태계에서 규제문화는 점점 더 진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음

- 진흥책이 오히려 해외사업자에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지원자격에 제한을 둘 수도 

있기 때문으로 예를 들면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음

- B2B가 아닌 B2C 비즈니스에서 이용자는 글로벌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사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된서리를 맞는 형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함

- 반면에 개인이 해외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대해 거부감은 없으며, 자사가 

유튜브와 같이 저장할 수 없는 이유는 스토리지 비용때문임

- 대한민국의 광고 산업의 80퍼센트가 해외사업자 매출인데, 이러한 부분이 B2B에서 B2C로 

넘어와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두 사안을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o (구글코리아) 이용자들이 외면하는 순간 회사는 끝난다는 생각에서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하려고 함

- 자료와 증거를 기반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며, 위원회 논제가 이미 정해져 있으나 더 

다루어져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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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리인 제도는 불과 며칠 전에 제안되었는데, 충분한 설명 없이 의제에 올라와서 의제 

선정 근거 설명이 필요함

o (페이스북코리아) 이용자를 최우선적으로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규제를 충분히 따르고 있음

- 결국에 협의회의 논의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후생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며, 더 

바라면 우리나라 ICT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함

-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사업자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고민 필요

o (우아한형제들) 자사는 스타트업인데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터넷 매체는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매체로서 표현의 자유를 줄 수 있는데 규제로 인해 

사람들의 생각을 억압할 수도 있음

- 새로운 인터넷 기업들이 나오면서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가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 규제 개선이 필요한 가운데 협의회 운영은 좀 더 개방적이었으면 좋겠으며, 이용자와는 

소통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고민 필요함

o (콘텐츠연합플랫폼(POOQ)) 국내 스마트폰 산업 육성 토론회 3년 동안 다수 참여했지만 결과 

도출 어렵고, 전쟁은 이미 끝나가는데 작전회의만 하는 있는 느낌

- 유럽은 자국민 보호 위해 글로벌사업자에 대해 규제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내 

기업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규제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유튜브가 전체 OTT 사용 시간 70%를 차지하는 상태인데, 이는 통신사들이 유저들에게 

해외 서비스를 빨리 보여주기 위한 욕심에서 망 비용을 걷지 않고 서버를 열어준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음

- 불공정의 참상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하려고 하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회의보다는 

보급품을 주는 것이 필요함

- 운동장 기울어진 것은 모두가 다 아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빨리 결정하고 액션을 취해야 함

o (CJ ENM(티빙)) 콘텐츠 회사라서 콘텐츠 생태계가 진흥될 수 있기를 기대

- 역차별은 방통위와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려주실 것으로 보고 저희의 책무는 대형 대 소형

/플랫폼 대 CP 간 윈윈할 수 있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자 함

- 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자가 과실을 가져가고 예비 제작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함

o (시지온) 자사는 악성댓글을 해결하기 위해 댓글 플랫폼을 운영하여 악성 댓글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우회하여 기존의 SNS로 로그인하게 함

- 소셜 댓글 플러그인을 개발하여 악성댓글 감소로 400여개 언론사가 이용 중이며, 전 세계 

5위 플랫폼으로 성장하여 30,000여개 사이트가 우리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음

- 2011년도에 방통위 제재대상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인원 5명인 회사로 어려움 겪었으며, 그 

규제 상황에서 저희를 활용했던 언론사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유보받아 사업 

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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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데 선거법으로 인해 실명제가 생기면서 충분히 협의되지 

않고 법을 만들어서 시행착오가 생겼었음

- 네티즌들이 계속 도전을 주고 있고, 포털에는 많은 댓글이 형성되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 상황을 같이 공유할 기회가 적었는데 협의회가 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함

- 합의와 설득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것임

o (△△△) 역차별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함

- 하나는 글로벌 규제와 로컬 규제수준 정도의 차이이며, 그 다음은 실무쪽에서 집행력 확보의 

차이임

- 처음에 위반이 있으면 송장을 보내고, 문제가 있으면 보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해외

사업자는 그게 쉽지 않음

- 다만 실무적인 차이에 집중하기보다는 규제수준을 글로벌하게 맞추면서 규제 수준을 전반적

으로 낮추면서 사업 전반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o (□□□) 우리 기관은 보호와 진흥을 같이하고 있음

-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IT 강국이었으나, 글로벌 20대 기업 중 우리나라가 없고,

스타트업도 규제를 받고 있음

-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서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나, 그동안 개인정보유출, 피해구제 등에서 

정부와 사업자들이 신뢰를 잃은 부분도 있음

-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해커톤이라든지 협의나 공론화 과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함

o (○○○) 우리기관은 규제와 진흥 양쪽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인식함

- 공론화 기구를 통해 솔직하게 이해관계자들이 자기의 의견을 문서화된 형태로 제출하고 같이 

심각하게 논의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해의 폭도 넓어진다고 생각함

- 여기서 논의되는 주제는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고민스러우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

o (△△△) 역지사지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생각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함

- 정부의 입장을 같이 이해해주셨으면 하며, 말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 듣는 사람이 경계로 

삼으면 될 뿐이다라는 “언자무죄, 문자족계”라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음

o (□□□) 향후 운영방안과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표현의 자유, 임시조치 등은 별도로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호와 활용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함

 - 협의회에서는 기술적, 경제적 이슈와 관련된 국내사업자 관련 역차별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1, 2소위 문제에 대해서는 3~4월에 각 소위를 운영하므로 이슈를 다시 논의해서 우선순위,

일정, 참여위원 변경, 사업자 의견 서면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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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는 쟁점별로 이슈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면 그 이후에 공개하면 되는데, 모든 것을 

공개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편하게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소위에서 논의하고 

합의점 및 비합의점 정리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위에서 논의된 것을 소위에서 지정한 사람이 외부 기자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가 3,4번 논의되고 나면 정리되는 것이 있을 듯함

- 큰 틀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내사업자는 규제완화 하자는 것 같고, 사업자 규제로 이어지기

보다는 이용자 보호, 이용자 권익 증대로 가자는 말씀이 있었음

- 기술발전 추세에 대해 사전적으로 공감을 형성하자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위별로 각 

위원들이 맡아서 발제하거나, 사업자들이 연구소 등을 통해 발제하여 소위 위원간에 공유

하면 될 듯

- 운영방침은 공개하는 것을 찬성하나, 논의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양해바람

- 공론을 모아가는 측면에서 자기 사업이나 단체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주시기 

바라며, 그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임

-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담당 사무관, 소위, KISDI에 얘기해주셨으면 함

- 위원들이 단순히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에서 최소한 논문 형태로 발제하기를 원함

- 문제제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기여측면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 바람

o (○○○) 다양한 의견을 주시어 향후 협의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봄

- 특히, 규제보다는 진흥에 비중을 두어 정책 대안을 추진하며, 이용자 후생을 최우선하자는 것,

현상대처 보다는 미래지향적이며 실행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대안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 많은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상생하기 위해서는 양보와 포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협의회가 바람직한 인터넷 

상생발전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참여집단들 모두 양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양보하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회의에 임함으로써 컨센서스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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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제2차 회의

 회의 개요

o 일시 : ’18. 12. 13.(목) 10:30~12:30

o 장소 : 더케이호텔 한강홀

o 참석자

- (전문가) 광운대 김상훈 교수, 서울대 이원우 교수, 호서대 곽정호 교수, 서강대 홍대식 교수,

숭실대 최정일 교수, 고려대 이성엽 교수, 건국대 황용석 교수, 가천대 최경진 교수, 광장 권

순엽 변호사,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세종 장준영 변호사

- (소비자)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신문협회, KISDI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사말씀

o (방통위 곽진희 과장) 위원장님의 인사말씀 후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논의하겠음

o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지난 2월 구성된 이후 전체회의 2회, 1·2

소위원회별로 7회 등 10여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자리를 빌려 바쁘신 중에도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주신 김상훈 위원

장님과 이원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 올해 통신·인터넷 분야에서는 많은 이슈가 있었으며, 특히 국회, 언론 등에서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 금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기업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조세, 망 이용료 등을 

둘러싼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가 집중 지적됨

- 이에, 정부에서도 국내외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

하여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 국내 대리인 제도, 역외적용 규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

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함

- 또한, 조세와 관련하여 글로벌 기업의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서비스 등 부가가치세를 징수

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기도 하였는데,

- 이러한 배경에는 그간 협의회의 활동과 위원님들의 치열한 논의과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

각하며 이를 위한 전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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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제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민감한 이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합의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일부 주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알고 있음

- 그러나 이번에 합의하지 못한 주제들도 향후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위원님들이 제안해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재검토하고 

국회,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운영 중인 ‘5G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망이용료 관련 가이드라인’ 등

을 ’19년 3월까지 함께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음

- 위원님들의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좋은 의견을 많이 제언해주시기 바람

o (김상훈 협의회위원장) 최근 인터넷 시장은 질적·양적 변화가 큰 시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처럼 인터넷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즉 인터넷에 대한 민감도가 큰 나라에 

있어서는 인터넷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발전이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함

- 이러한 취지에서 올해 초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발족되고, 협의회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

의 주요 구성원들이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당면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한 것인

가를 두고 숙의과정을 거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봄 

- 1소위에서는 “역외적용 명문화” 등 7개 의제를 논의했는데, 이들 의제 중 “역외적용 명문

화”, “부가통신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실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 협의회가 상당수준 사회적 합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모든 의제들이 합의(Consensus)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들이 각자의 주

장을 기탄없이 발표함으로써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음

- 오늘 회의는 그동안 협의회 논의결과와 발제자료, 협의회 회의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들

의 입장 등을 취합한 결과보고서를 정책당국인 방통위에 제출하는 자리임

- 약 10개월에 걸쳐 협의회 위원님들이 고생한 결과물이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의 성장․발

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고견을 주신 위원

들께 감사드림

o (이원우 2소위원장) 2소위는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상생협력을 다루었음

- 망 중립성은 이 분야에서 근본적인 원칙에 관한 문제이고 규제체계의 상당한 근간을 이루고 

있어 이해관계자간 입장이 달랐음

- 제로레이팅이나 망 이용 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사업자간 의견이 대립될 수밖에 

없었음

-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양보하기 어려운 출발점에 있었으나, 위원들은 단순 다수결

로 결론에 이르는 것은 지양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민 이익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

하는 자리였음

- 합의보다는 오해를 해소, 시정하여 축적하는 과정이었으며, 숙의를 거치는 중대한 자리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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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논의결과가 축적되어 사회가 좋은 방향을 발전하기를 기대함

- 입장에 따라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려 노력하고, 이해하려 노력한 것은 큰 성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하나의 단일안으로 합의를 할 수 없었던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달랐기 때문임

- 협의회 논의결과가 좋은 정책 수립 자료가 되기를 바람

 결과보고서(안) 발표 및 토의

o (○○○) 지금부터는 협의회 전체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음

o (△△△) 오늘 회의는 지난 약 10개월에 걸쳐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취합 정리한 결과물

을 발표하고 방통위에 제출하는 자리임. 먼저 협의회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KISDI 김현수 

박사님이 요약하여 발표해 주시겠음

o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1소위 및 2소위 각 주제에 대한 논의 배경, 이해관계자별 입장, 소

위원회 논의결과 발표)

o (□□□) 방금 발표한 결과보고서는 각 소위원회별 워크숍을 거치고, 수 주간 위원들의 의견

을 수렴하여 확정한 최종결과물임

- 이 보고서에 대해 첨언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는 오늘 회의가 협의회의 마지

막 회의인 만큼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방안을 정책당국이 추진할 때 감안해야 할 사항 등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건설적인 제언을 해 주시기 바람

- 소속 기관에 따라 의견의 중점 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 단체, 이어서 전문가 의견

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오랜 시간동안 많은 논의 끝에 훌륭한 보고서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함,

다만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고 상당한 우려점도 존재함

- 우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어서 아쉬움

- 최근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망법이 개정되고, 올해 부가통신사업

자 규제 관련 계류된 법안이 200건이 넘는 등, 장래 한국경제 주역으로 기대 받는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음

-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공감하

고 그 기반 하에 산업이 발전하였으므로,

- 완화에 따른 우려를 계속 주의 깊게 살피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함

-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은 망 중립성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국민이 체감하는 부가통신시장의 영향력은 크지만, 실제 산업 규모 수치는 미약함

- 부가통신시장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고민

해볼 필요가 있음

- 문제가 발생하면 그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귀납적 접근이 되어야 하며, 부

가통신시장이 커지고 있으므로 그에 맞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연역적 접근은 지양해야 

함, 규제 적용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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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규제만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이 있음

- 예를 들면, 게임산업에서 셧다운제로 인해 곤욕을 치렀고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상황

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어떤 규제이든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

므로 규제 도입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함

o (SK텔레콤) 협의회를 처음 접했을 때 마무리가 어떻게 될 지 우려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논의를 해서 생각했던 것 이상의 컨센서스와 결론을 얻었다고 생각됨

- 유/불리를 떠나 우리 주변에 어떠한 플레이어가 있고, 각 입장이 어떠한지,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해외 현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가간 이해관계는 어떻게 다른

지 등을 살펴볼 수 있었음

- 그 과정에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상호 이해도 늘었을 것으로 생각됨

- 주제를 크게 보면 역차별 해소,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편, 상생협력 세 가지가 있었음

- 어느 하나 쉬운 이슈는 없었지만 컨센서스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라 생각함

- 논의를 하면서 사업자간 갈등보다는 제휴의 가능성을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

- 여기서 논의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전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마련하

고, 이용자, 국익을 산업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발전했으면 함

o (○○○) 대체로 사업자분들을 대표로 하여 말씀하신 듯함. 추가로 사업자분들의 말씀이 더이

상 없으시면 시민단체와 기관으로 발언권을 넘기겠음

o (네이버) 이 보고서를 만드신 노고를 치하하며,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함

- 39쪽 논의결과에서 대부분 공감이라는 표현은 CP는 공감하지 않았는데 마치 찬성한 것처럼 

보여 불편함

- 추후 보고서를 완결할 때 시정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림

- 전체적인 글 흐름이 규제 합리화, 규제 개편, 규제 보완 등 완화와는 거리가 있음

- 인터넷 산업 자체가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하자는 흐름인데, 여기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자

는 것으로 읽혀 유감을 표명함

o (△△△) 소위원회 논의결과에 대해 사업자들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시는

데, 소위원회 논의결과는 소위원회 위원들간에 나눈 의견을 모은 결과임

- 즉,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사업자들의 주장 및 입장은 결과보

고서 내에 별도로 충분히 정리하여 제시되었다고 생각함

- 논의결과 기술과정에서 “대부분 공감” 이라는 표현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전문가

들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해외동향이나 자신들의 연구 분야 지식에 입각하여 논의한 결과, 다

수의 위원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표현임

- 물론 소위원회 논의결과에서 “대부분 공감” 하였다고 해서 사업자들도 함께 공감하셨다는 

것은 아니므로, 나중에 정책당국이 활용하실 때 양쪽 의견을 균형적으로 검토하시리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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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의 흐름이 왜 ‘규제 합리화, 개선’ 이냐는 의견이 있으셔서 규제 개편이라는 중립적인 용어

로 바꾸었음

- ‘개편’이나 ‘개선’이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개편’이 좀 더 가치 중립적인 용어

라고 판단함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소위원회 회의 운영방식에 대해 건의사항 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함

-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사업자 의견수렴을 했는데, 나중에 소위원들간 별

도로 논의하면서 공감했다는 부분이 있음

- 회의 운영 방식이 정부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자도 한 분정도씩 위원으로 참여하여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면 함

o (□□□) 향후에 본 협의회와 유사한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된다면 언급하신대로 소위원회에 

사업자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함

- 그러나 협의회는 자문기구로서 발족하여 자문 내용을 제시한 것 일뿐, 여기서 어떤 내용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의 판단이 남아 있음

- 사실상 논의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가 함께 모여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아 

사업자의 주장이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되, 소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은 가능한 한 중

립적인 위치에 계신 전문가 위원들 위주로 구성한 것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 유사한 협의회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건의해 

보겠음

o (○○○) 많은 논의 끝에 결정된 사항이겠지만, 17쪽 임시중지제도에 대한 ♤♤♤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음

- 중앙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불법정보에 대해 직접 임시중지명령을 발하게 될 경우, 내용규제 

영역에 행정권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치하

게 된 입법 취지와 배치된다는 우려가 있음

- 방통위가 임시중지명령을 발한 불법정보를 심의위원회에서 시정 요구하여 접속차단하면 동

일 정보에 대한 내용 심의 권한 중복으로 사업자에게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불법 정보 유형을 명백하게 한정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모든 불법정보를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단하게 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 규제 우려가 있고,

- 특정 사이트가 여러 유형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불법정보와 관계없는 정보가 차단되어 이

용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임시중지기간, 관련 이의절차, 판단주체,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

요하다는 의견을 드림

o (△△△)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을 말씀해주셨음. 다음으로 시민단체,

기관에서 의견을 주시기 바람

o (□□□) 협의회가 이렇게 대규모로 운영된다고 했을 때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가 있었는데,

훌륭한 보고서를 보면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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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는 거버넌스 모델인데, 이 모델을 잘 발전시켰으면 함

- 특정한 사람들만 참여할 경우 다양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각계 의견 

수렴이나 조정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이 모델을 더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함

o (○○○)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함

-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에 대해 소통을 하려는 것은 높게 평가하지만, 좀 더 잘 운영하기 위

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

- 모든 참여자는 엄밀히 말하면 중립적일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자와 중립적인 전문가라는 구

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함

- 진행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애초에 우려했었던, 과거에 했던 논의가 반복되는 측면이 있었음

-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연구가 필요한 부분과 끝장 토론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이해관계자간 소통 방식,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방식(연구/협의)에 대해 섬세하게 고려

해주셨으면 함 

- 주제 선정에 대해서 협의회 발족 당시 말씀드렸는데,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 

의제를 반영해주셨으면 함

o (△△△) 의미 있는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은 경험이었음

- ♤♤♤은 1소위라서 역차별 관련 주제로 논의에 참여했는데, 소비자나 이용자를 대표하여 제

시할 수 있는 의견이 많지 않았음

- CP와 통신사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어 아쉬웠으며, 이용자 

측면을 고려한 논의가 더 필요함

- 2소위에도 참석하였는데, 결론에 통신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68쪽에서 ‘CP의 불공정행위 금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는 통신시장 자체가 3사에 의해 과점 상태이므로 대부분의 CP들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음

- CP의 대다수는 1인 스타트업이나 크리에이터이며, 동시에 이용자이기도 함

- 이들의 입장인 아닌 극소수 대형/글로벌 CP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대표 행위로 확대 해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미국 트럼프 정부가 망 중립성 완화를 했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오히려 망 중립성을 강화함

- 현 정부의 기조에 따른다면 망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쉬웠음

o (□□□) 혹시 한국신문협회에서 주실 의견이 있는지?

o (한국신문협회) 특별히 드릴 말씀 없음

o (○○○) 결론에 대해서는 모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임. 제일 중요한 것은 IT 분야에서 오랫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1년 여간 모인 적이 없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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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발을 내딛는 것은 잘한 듯하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가 과제임

- 협의회의 결과물은 이제 시작일 뿐임

-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이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람

- 논의 부분 중 일부는 법안으로 통과되고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음

o (△△△) 1년 여간 진행된 협의회를 마무리하면서 평가를 하자면, 현재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 각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여서 내용 및 입장을 공유한 것이 중요하다고 봄

- 상대방이 어떤 생각과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음

- 국회에 많은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의 이슈 셋팅임

- 우리가 논의한 것은 큰 규제틀이었으며, 앞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남아있음

- 그 과정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개선, 산업적 측면을 반영하여 마무리했으

면 함

o (□□□) 협의회로 운영되고 인터넷 사업이 인터넷 사업자만이 아닌 망 사업자와 관련이 있

어서 어젠다 선정은 고민이 되는 문제였음

- 인터넷 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관련 이슈가 많음

- 범 정부기구였으면 더 많은 어젠다를 다룰 수 있겠으나, 방통위에서 주관하므로 한계가 있었

다고 봄

- 국회는 파편화된 법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논의 방향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었으면 함

- 유럽에서도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15년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이라는 큰 전략을 수립하

고, 플랫폼 사업자에 관해 최근 EU에서는 집행위원회 부의장이 각 부서장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함

- TF에서는 기존 제도로 해결 할 수 없는 것들을 찾으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CP와 중소CP간 

관계는 개선하기 어려워 법률 개정안을 마련함

-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정거래법 등 다른 영역 규제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방통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리되면 이를 다른 규제에 확대하여 사업자들의 우려를 덜어

야 한다고 생각함

o (○○○) 3월에 48인이 모여서 합의가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

났음

- 합의체가 아닌 협의체이므로 때로는 격론이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규제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협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함

- 각각의 이해관계자 입장에 따라 부당하고 불편한 결과일 수 있으나, 앞으로도 수렴 과정이 

있을테니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함

- 아쉬운 점은 대규모 협의를 구성하다보니 규제체계 개편이라는 구조에만 매몰된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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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협의회가 발전될 수 있다면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사업자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

는지 의견이 개진되었으면 함

o (△△△) 미국이 망 중립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EU에서 정책보고서를 내는 것이 부러웠는데,

방통위가 인터넷 관련 논의가 집적된 깊이 있는 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개인적으로 만족함

- 특히 KISDI가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논의를 위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음

- 첫 번째는 팩트 파인딩과 관련하여 여전히 불투명하게 논의가 이루어짐

- 망 중립성 규제 완화, 부가통신사업자 지위 등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동기였

는데, 얼마나 환경이 변화했는지 사실 확인에 대한 이해 없이 막연하게 진행된 아쉬움이 있음

- 영업비밀이라 공개하기 어렵겠지만, 데이터가 없어서 서로가 진영입장에서 이야기하느라 공

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웠음

- 둘째, 2소위에서도 합의점을 보이지 못해 아쉬운데, 각자 입장보다는 국가 전체에서 무엇이 

좋은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으면 함

- 향후에는 주제를 한정하고 깊이 있게 진행하기를 제안함. 팩트 위주, 입장을 떠나 이야기했

으면 함

- 여러 진영이 같이 모인 것은 의미 있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부분은 아쉬움

o (□□□)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고, 많은 의견들을 교류했다는 점에서 규제 정립의 사회적 비

용을 낮추는 면이 있음

- 여러 쟁점 중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지금 

시점에서 나의 입장이 관철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적절한 시점에 환경이 맞는다면 이 논의를 토대로 좋은 방향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

다고 생각함

o (○○○) 2소위에서는 네트워크와 CP측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논의자체가 

이용자 편익을 어떻게 하면 더 제고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생산적인 논의였다고 생각함

- 이용자 입장에서 네트워크 사업자와 CP 모두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서비스 제공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바, 양측 모두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음

-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함

o (△△△)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정리하자면,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협의회가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놓았다는 의견이었음

- 협의회의 운영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나, 인터넷 생태계의 성장․발전을 위한 거

버넌스가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의체가 지속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님은 협의회 위원 선정에 있어서 보다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했었더라면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심

- 향후 유사한 협의회 조직을 구성 운영한다면 어젠다 셋팅(의제 선정)을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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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분명한 근거

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야하며 정책 입안 역시 정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임

- 지금 제시된 정책제안들은 깊이 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정책당국에서 정책 입안시에

는 보다 전문적인 연구 및 검토과정이 요망된다는 제안이 있었음

- 전체적으로 격려의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 협의회 기구가 보다 활성화되고 심도 있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됨

- 주신 의견들은 향후 방통위가 고려하실 것이라 생각함. 특별히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는지?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저희 이해와 위원장님 이해가 다른 듯함. 전문가

라 하더라도 완전히 중립적인 분은 찾기 어려움

- 이해관계를 적절히 표방하는 사람들을 적절히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임

- 여러 관점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음

- 저희 입장에서는 공정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음

- 정확하게 기술해야 과학적인 보고서가 될 수 있으므로 “대부분 공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는 것은 다시 고려해주셨으면 함

- 흐름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표현은 지양했으면 함

o (□□□) 소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된 회의록 발언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크며, 사실

상 회의과정상에서의 명시적인 발언 외에 비언어적인 의사표현도 반영되어야 함. 아울러 논

의결과 내용을 확정할 때 항상 소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정

당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함

- 물론 시간적인 제약과 협의회 기구의 한계로 인해 위원들 및 기관들의 입장을 완벽하게 반

영하지 못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보며, 앞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게 된다면 말씀해주신 사항

들을 충분히 감안하겠음

- 현재 과기정통부도 협의회 논의 주제와 상당히 유사한 문제로 제도 개편에 관한 고민을 하고

계신데 과기정통부에서 참석해 주신 김정원 국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o (○○○)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고생하셨음.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사

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정부 관계부처로 구성된 회의체가 가동 중이며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논의가 더 필요함

- 망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통신정책국에서 구체적으로 작업 중인데, 머지않아 정부의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오늘 주신 의견들은 과기정통부에서 참고하겠음

o (△△△) 간사기관으로서 고생하신 ♤♤♤님께서도 말씀 주시기 바람

o (□□□)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어서 간사기관으로서 감사드림

- 저희 연구진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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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방통위 및 과기정통부 회의체에서 의견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o (○○○)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으신 것으로 이해함

- 오늘 회의에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앞으로 정책 추진시 고려해야할 부분에 대한 제언이라고 

받아들이겠음

- 오늘 회의를 마치고 방통위에 공식적으로 보고 드릴 예정이며, 오늘 주신 고견들도 위원들 

확인을 거쳐서 방통위에 함께 제출하겠음

- 지난 10개월 동안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해주신 위

원들께 감사드림

- 위원님들의 노고의 결과물이 향후 우리나라의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에 훌륭한 밑

거름이 되기를 바라겠음

- 마지막으로 이효성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음

o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잘 들었음

- 방통위 탄생 이후 처음으로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전반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치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어느 정도 흐름을 이루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만족함

- 협의회 평가에 기초하여 좋은 정책 자문기구로서 논의와 의견을 듣는 기구를 한 번 더 발족

시키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님이 말씀해주신 어떠한 사람도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 엄격히 얘기하면 나름의 이해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함

- 중립적인 인사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중립적인 의견이 나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인기협

의 지적사항도 참고하겠음

- 교수조차도 특정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프로젝트를 지원받으므로 엄격하게 중립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시민단체 역시 이해관계자라는 ◇◇◇님의 솔직한 말씀을 고려하겠음

- ◎◎◎님이 당장 해결되었다고 해서 좋은 것인가, 지금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업자 분들 및 참여하시는 분들이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 당장 자기 입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도 있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음

- 특히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첨예한 경우 한 발 물러서서 참여해주시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

어질 것임 

- 그 이외에도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참고하겠음. 더욱더 좋은 논의를 이끌어내겠음

-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되었는데, 협의회 논의와 참여가 그 과정

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함

- 여러분들의 참여에 대해 다시 감사드림

- 다사다난 2018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더 큰 희망을 가지시고, 앞으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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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관심을 주시기 바람

o (△△△) 위원장님께서 오늘 제출하는 협의회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협의회 전체위원님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음

- 약 10개월간 협의회 진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협

의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며, 이것으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마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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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1소위원회 회의

 3-2-1. 제1차 회의

1. 회의 개요

o 일시 : ’18. 3. 16.(금) 14:00~17:30

o 장소 : 국토교통부 대회의실

o 참석자

- (전문가) 광운대 김상훈 교수(1소위원장), 한신대 문철수 교수, 미디어디렉션연구소 엄호동 소장,

숭실대 최정일 교수, 호서대 곽정호 교수, 서강대 홍대식 교수, 광장 권순엽 변호사, 김앤장 박

민철 변호사

- (소비자) 경실련 권오인 팀장,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 (방통위) 김재영 국장, 곽진희 과장, 천지현 과장

2. 회의록

□ 기술동향 발표

◇ 5G Characteristics and Usages (발표: 경희대 홍인기 교수, 5G포럼 주파수위원장)

o 1세대부터 4세대까지는 전송속도를 기준으로 발전해온 경과를 설명할 수 있으나, 5세대는 

속도보다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접근해야 함

- 4세대까지는 유선의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업자는 속도로 경쟁하며 유선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를 이동통신서비스에서 가능하게 함

- 그러나 5G부터는 속도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기존과는 다른 서비스로 차별화하려함

o 중국의 주장에 의해 5G표준으로 Connection Density 항목이 포함되었는데, 5G를 통해 사물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는 eMBB(Enhanced Mobile Broadband)에 중점을 두고 속도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는 AR, VR을 하기 위한 것이며, 유럽이나 중국은 이와는 다르게 낮은 주파수 대역쪽을 

중점을 두고 있음

o 5G는 low latency가 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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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주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서비스는 동시에 

많은 자동차를 연결하여 서포트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LTE 기술로는 비효율적이므로 

5G부터 가능함

- 5G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B2C보다는 B2B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함

□ 소위 운영방안 논의

o (○○○) 위원들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관심있는 의제가 다양할텐데, 회의 운영에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하므로 영향력 크고 집중적으로 다룰만한 의제를 선정하여 논의대상 의제들 간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함

- 소위원회 개최 시에 관련된 사업자 및 단체가 원하면 참석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1소위에 제출된 사업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살펴보면, 역차별 현황 및 해소방안/기간통신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간 역차별/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같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1소위에서 당초 다루고자 계획한 의제와 오픈넷 및 진보네트워크에서 제출한 의제를 모두 

고려하여, 오늘 회의에서 향후 논의할 우선순위가 높고 영향력이 큰 의제들을 정하였으면 함

o (△△△) 방통위가 주체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므로 어떠한 의도로 운영하는지에 관해 

설명이 이루어져야만 의제 설정이 가능할 거라 생각됨

- 방통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에 전문가 및 단체에서 제안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했으면 함

o (□□□) 탑다운 방식의 의제 설정보다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의제 설정을 위해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며, 다른 회의체에서 다루는 의제보다는 독자적인 

의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

- 현재 제시된 의제들 중에서는 4차산업혁명특위나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등 다른 회의체에서 

다루는 경우도 있으므로, 의제가 겹치는 경우에는 다른 회의체에서 다루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타 회의체의 회의결과를 검토하여 우리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듯함

- 우리 협의회에서는 다른 회의체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영향력이 큰 의제를 다루었으면 함

o (○○○)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슈들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의제로 선정하였고,

1, 2소위에서 나누어서 다루고자 의도함

- 오픈넷 및 진보네트워크가 제안한 의제 중 상당수는 다른 회의체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는 4차산업혁명특위에서, 표현의 자유, 불법 유해정보 유통금지 및 개인방송에서의 

건전성 확보 문제 등은 클린인터넷협의회(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 별도로 논의 중

- 정부와 시민단체의 시각이 대립되는 이슈인 본인확인, 실명제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폐지 등에 대해서는 의제로 삼을지에 관해 논의가 필요

- 협의회에서 3소위를 구성해서 다루는 방안과 다른 회의체에서 논의하는 방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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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클린인터넷협의회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다른 공간에서 논의할 수도 있음

-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는 1, 2소위 구분을 하지 않고 제안한 것이며,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협의체의 내용이나 참석 가능여부를 알고 싶음

o (□□□) 다른 회의체에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시민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시한 의제 중에서는 아직 공론화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여 별도 논의 후 의제로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듯함

- 시민단체가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 참여 중이며, 클린인터넷협의회로 변경하면서 원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임시조치와 관련하여 연구반을 운영하여 방안이 이미 도출된 상황

- 아직 다루지 않은 청소년 감시법은 정부와 시민단체 간 의견 차이가 크고, 본인확인서비스는 

방통위 소관이 아닌 부분들도 존재함

-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슈로 삼고 있지 않아, 다른 회의체에서 논의하거나 별도 논의 

후 의제로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듯함

o (○○○)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폐지 외에도 애플리케이션 보안이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여 

보완이 필요함

- (△△△) 애플리케이션 보안 강화의 필요성 공감하고 공론화가 아닌 기술전문가의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이나 본인확인서비스 폐지는 논의가 더 필요함

o (□□□) 의제가 방통위 소관의 이슈로 제한되는지 궁금하며, 향후 1소위 의제 중에서는 

집단소송제도와 관련된 부분도 있음

- (○○○) 방통위 소관의 이슈를 주로 다루려고 하였으나, 과기정통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

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음

- 집단소송제도와 관련하여 방통위와 법무부의 의견은 일치하며, 법무부에서 별도로 진행 중

이므로 협의회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임

o (△△△)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제를 1, 2소위원회에서 나누어서 할 것인지, 클린인터넷

협의회에서 할 것인지 결정했으면 함

o (□□□) 협의회가 왜 발족되었는지에 관해 visioning 작업을 할 필요가 있고, 국내대리인제도,

집단소송제, 국내와 해외 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 등을 다루었으면 함

 - 다른 회의체에서 할 수 있다면 협의회에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른 회의체에서 논의

한다면 협의회 의견을 더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함

- 협회의가 왜 발족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음

- 역차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를 소위에서 

진단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토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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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차별 방안 중 대표적인 것이 국내대리인제도이며, 이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함

- 해외사업자에 대해 우리가 단독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므로, 해외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성해야 하는데, 어떠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인지도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논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그리고 이용자보호 및 후생과 관련하여 집단소송제, 임시중지제도가 논의될 필요가 있는 

이슈이며, 이와 아울러 사업자들간의 불공정행위, 이용자편익에 대한 저해행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책방안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봄

- 마지막으로 제시되었던 허가주체와 사업주체 불일치 해소 문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제로 다룰만한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 실행의지에 관한 문제인 듯함

- 1소위에서는 국내대리인제도, 집단소송제, 국내와 해외 기관간 공동대응체계에 관한 토론을 

통해 정책의 초안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결론을 내었으면 함

o (○○○) 본인확인 및 실명제 폐지에 관한 논의는 역차별과 관련되어 1소위 주제와 맞는다고 

생각하며, 여기서 의제로 삼을만한지 다른 위원분께서 의사를 표시해주셨으면 함

- 법리나 기술적 측면이 아닌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소위에서 답을 찾기 어려움

o (△△△) 공정한 경쟁여건이 주어져야 하는데, 제도가 가로막거나 해주지 못하는 것을 찾고 

논의하는 것이 협의회의 목적이라고 알고 있음

- 현재 제기된 의제를 전부 다루려면 더 큰 협의회를 만들어야 함

o (□□□) 본인확인서비스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원천이어서 의제로 논의하는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함

-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라는 점에서 역차별 사안이라 생각됨

o (네이버) 협의회의 본래 취지나 집중력을 생각한다면, 역차별에 집중한 채 분산되지 않고 

진행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지만, 중요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함

- 진보넷 등에서 제기하신 내용들이 다루어진다면 내용 상 여기 1소위가 맞고, 다른 소위를 

만들어서 다루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

o (SK텔레콤) 본인확인서비스는 협의회에서 다루기보다는 전담반에서 다루는 방안도 존재함

-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외에 편의성도 고려되어야 함

- 본인확인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취지, 특히 본인확인 

수단 개선을 위한 전담반 형태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o (□□□) 협의회에서는 본인확인서비스/실명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실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하여 공론을 모으기 어려움

- 다른 회의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받는 것이 나을 듯함

- 본인확인을 해서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미성년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역차별 

해소와는 관심사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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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논의순서는 역차별 현상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먼저 규명하고, 그에 따라 개별적인 

역차별 해소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러한 맥락에서 제안한 의제들이 역차별의 원인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의미였음

- (△△△) 의견을 받아들인 후 나중에 연구반에서 논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될 듯함

o (□□□) 의제가 많아질 경우 결론짓지 못하고 논의만 하다가 끝날 수 있어 현재의 의제도 

충분히 많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함

- 본인확인서비스는 2소위의 이용자 보호방안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

o (구글코리아) 세부의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사업자들 의견이 너무 많은 범위를 

다루고 있으므로, 다음 회의부터는 세부의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 그래서 앞으로 1소위에서 논의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대상 의제를 우선 확정

했으면 함

o (□□□) 국내대리인제도는 해결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것인데, 현상에 따른 해결방안도 

다를테니 역차별 현상부터 진단이 필요함

o (○○○) 사업자별로 느끼는 역차별이 다를 텐데, 역차별 현상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규정

하고 1소위 위원들간에 공감할 수 있는 역차별 현상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함

o (△△△) 역차별에 관한 일반적인 적용과 집행의 차이를 논의하고, 그 이후에 역차별이 

무엇인지 도출하면 된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와 해외가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 역차별로 

규정할 수는 없음

-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제도의 

도입을 논의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접근법에서 의제로 선정된 것이라고 봄

o (□□□) 다음 회의에 역차별에 대해 사업자들이 5분 발제하고 토의 및 논의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을 듣고자 함

- 방통위에서는 작년 국감당시 제기된 역차별 이슈를 1, 2소위 의제로 제안한 것이며, 이들 

의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함

o (구글코리아) 사업자가 느끼는 역차별을 정리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동의함

o (△△△) 통상 역차별은 국내 시장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정책이나 규제가 

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해 보자는 것임 

- 개별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수요가 달라 독특한 규제가 생겨난 것이며, 단지 

우리나라가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역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o (□□□) 사실 역차별보다는 불공정이라는 표현이 맞는다고 생각함

- 여러 가지 시대적,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외와 국내 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느끼기에 공정하게 대우되고 있는지를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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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verse discrimination보다는 level playing field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 (△△△) 공정한 경쟁 여건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정의하면 될 듯함

o (□□□) 불공정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5가지 정해서 각 사업자별,

시민단체별 리스트를 취합하고, 이를 제도와의 연결성을 찾아서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듯함

- (○○○) level playing field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하며 공론이 

되어야 하므로 웹하드에 제시했으면 함

o (△△△) 웹하드에 주요 사업자별로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사례를 정리해주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조치에 관한 의견도 주셨으면 함

- 여러 관점에서 의견을 주시면 불공정한 행위와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맵핑시켜

볼 수 있을 것이며, 가장 많이 맵핑되는 것을 의제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주제 발표

◇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규제 집행력 확보 (발표: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o 역외적용은 외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국내에서 규제할 수 있는지, 관할권과 밀접히 연관됨

- 관할권에 있어 지향권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할권에 대한 해석의 

차원이라 할 수 있음

- 공정거래법상 역외규정 조항 두고 있으며, 판례에 요건이 정해져 있어 역외적용과 관할권은 

법원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주체와 서비스주체가 다를 때 관할권 이슈가 불거질 수 있으나 너무 

실무적인 문제라 차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o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의사표시자와 법률책임자가 다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대리인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책임과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며, 본질적인 

대리인과 구별하여 개정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구글은 FTA 내국민 대우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EU GDPR 역시 FTA 이슈 존재

-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과 적합성평가 신청에 대리인은 절차상 업무에서 대리하도록 

하는 반면, contact 위해 제도가 수립됨

o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는 반론이 제기됨

- 한정된 수단으로 제한되어야 하지만 유사 입법례에서도 요건을 강화함

- 다만 표시광고법은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로 요건이 완화, 실제로 발동된 사례도 있음

o 집단 소송제는 공정위 집단 소송제와 거의 유사하여 참고할만함

- 법사위, 정무위에서 집단 소송제 도입안이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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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주제 토론

o (□□□) 불공정한 여건 개선을 위해 검토해볼만한 4가지 제도를 소개하고, 찬반 양론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요약하여 발표해 주심

- 발표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주시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좋고, 박민철 

변호사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이견 제시도 좋음

- 불공정에 대해서 가장 의견이 많으실 사업자들께서 먼저 의견을 주시고, 이어서 단체, 전문가,

변호사님들 순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 바람

o (카카오) 역차별이라는 용어가 세련되지 않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불공정 여건이라는 

프레임으로 바꾸는 것에는 공감하지 않음

- 역차별과 관련하여 내용규제, 조세, 망비용과 관련된 사안이 있는데, 규제 역차별 차원에서 

역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인터넷 산업은 원클릭 어웨이라고 불리는데, 불편하면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국경없이 펼쳐지는 무한경쟁 서비스로 볼 수 있음

- 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국내의 독특한 규제가 존재하는 경우 

여러 가지 가입절차나 서비스 프로세스를 바꿔야 해서 서비스 시행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음

- 입법분야나 재판관할권보다는 집행분야에서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고 싶고,

집행이 가능하다면 역차별 해소를 위해 허들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해외사업자를 규제하지 못하면 국내 사업자도 규제하지 않겠다는 방향이 바람직함

- 역외적용을 고려했을 때 규제가 불가능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어긋나며 이용자에게도 불편

하다면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함

- 저희도 해외 진출을 고민하고 있고, 네이버는 이미 해외에서 매출이 4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역으로 해외진출시 당할 수도 있음

- 디지털 주권을 좀 더 존중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발생시키는 과거의 규제를 혁신하는 장이 

되었으면 함

o (SK텔레콤) 역외적용 및 국내관할권 적용 문제를 해석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함

- 사업이나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책임이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legal entity가 존재

해야 한다고 생각함

-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리인이 보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법적 조치가 필요함

- 집단소송제에서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하여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기존의 소비자 소송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함

o (페이스북코리아) 국내대리인지정 제도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해외 관련단체와 공조

하여 감시, 견제를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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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주체는 아니지만 절차상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음

- 페이스북은 거의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제도를 따르려 최대한 노력 중임

o (네이버) 방통위 소관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함

- 해외에 유사한 사례가 드물다면, 굳이 해외와 비교하려고 애쓸 필요 없고, '역차별'이라는 

용어, 번역 문제에 관심 기울이지 않았으면 함

- 규제관할권 문제는 수년간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 규제 문제를 호소할 때마다 의견이 

나왔던 것이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의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대리인, 임시중지명령 

등 지엽적인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 오히려 이번 기회에는, 국내 사업자들이 제시한 주요 역차별 규제 사례들에 대해서 학계,

시민사회 등 제3자 관점에서 역차별 규제로 볼 수 있는지 부터 시작해서 대책까지 제대로 

논의되기를 희망함

o (구글코리아) 외국기업이 위법, 탈법의 주체로 인식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우리도 상장회사

이고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함

- 정부부처의 연구반 운영이나 의견제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문제가 생겼을 때 집행을 할 수 있느냐의 의지 문제이지, 제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함

- 방통위원장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해외기업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제는 국내기업에도 적용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함

o (□□□) 한국 사회에 적용되는 규제가 정당성을 지니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 국제 집행력을 

따져봐야 할 것임

  - 해외기업에 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하고 필요한 규제가 완화되어서는 안됨

-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

- 앞으로 더 많은 해외 서비스가 도입될 것이므로 특정 업체에 국내대리인지정 제도를 도입

한다 하더라도 임시방편적 방안이라 생각됨

- 또한 개별 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을 구분해야 하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구글에 대해 전기통신망법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고 싶음

o (○○○) 법적의무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인데, 어떠한 방식이 실효성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현재로서 고정사업장이든 대리인이든 어떠한 방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국제 공조체계가 가능

한지 여부를 알아봐야 하며, 역외적용이 공정위쪽에서도 가능한데 굳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다루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함

- 시민단체의 경우 집단소송제는 일반법에서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므로,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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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쟁점에서 어떠한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 전문가들이 쟁점을 짚어주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듯함

o (△△△) 국내대리인지정 제도는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인지 궁금함

- (□□□) 국내대리인지정 제도는 절차적 이슈로서 효용가치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규제 

집행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함

o (○○○) 국내 관할권이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며 여기서 논의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함

- (△△△)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서비스를 한다면 관할권을 확장시켜서 규제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컨택포인트가 없으면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임

-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큰 사업자가 국내에 지사를 두고 있다면, 규제를 집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자는 불가능하여 집행력의 확보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이론적으로 관할권을 확장하면 해결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과징금 부과시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은 사실적인 접근이 필요하여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음

- (구글코리아) 방통위가 구글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가 있고 구글의 미국 본사를 

찾아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선례도 있음

- 구글 본사는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 과징금을 낸 사례가 있음. 따라서 집행력이 아예 

없지는 않아 보임

- (○○○) 국내대리인지정 제도에서 대리인은 수범주체로서의 의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

o (△△△) 이미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대해서는 집행력이 있는데, 작은 기업의 경우 대리인지정 

제도를 지키지 않고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역차별 해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 (SK텔레콤) 모든 해외 기업들에게 대리인지정 제도를 적용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에 대해서 적용해야 할 것 같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o (○○○)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 2016년부터 해외 본사가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함

- 구글코리아는 실제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데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를 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개정하였으나 실제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상황

-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를 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규모가 큰 사업자는 신고를 하게 될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을 잘 활용하여 신고하지 않은 기업들을 신고하도록 한다면, 관할권 및 

집행력 부분은 어느 정도 담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함

- (구글코리아) 본사가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싶으나, 실제로 그렇게 한 기업이 없음

- (□□□) 허가 주체와 서비스 제공 주체 불일치 문제 때문에 외국계 사업자도 부가통신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FTA

협정을 통해서 신고를 안해도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 그러한 문제가 생긴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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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FTA나 WTO 협정에 따라 면제를 적용받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관할권이 

미치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하면 됨

- 구글과 같이 다투지 않고 과징금을 낸 사례도 존재함

- 역외적용을 할 수는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명확한 판결이 나오지는 않음

- (△△△) WTO에서 양허를 해서 해외에서 presence없이 신고만하여 서비스를 직접하도록 함

(즉 국경간 공급 요건이 필요 없음)

o (□□□) 문제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통신판매

업은 국내사업자만 받도록 되어 있어서 실무적으로 풀기가 어려움

- 사실상 서비스를 하는 주체를 찾아서 그 주체에 법을 적용하는 수밖에 없음

o (○○○) 국내 사업장이나 법인이 존재하지 않아 실무차원의 어려움이 있을 뿐 관할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음

- (△△△) 이스라엘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례가 있었는데 사업자의 이메일 주소만 

존재하여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통해 자료조사를 한 적이 있음

- 국내에 법인이나 사무소가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자의 민원 처리 절차의 신속성이나 

조사의 효율성이 낮은데, 국내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보다 나아지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o (□□□) 실무 차원에서 국내대리인지정은 연락책으로서 한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

- 일정규모 이상의 일 이용자/다운로드 수 등 요건을 만족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여러 단체를 지정하거나 자연인을 지정해도 됨

- 중간 연락책을 지정하면 한국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함

- 전기통신사업법상 발의된 법안은 엄격해서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시 절차나 의무/책임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o (SK텔레콤) presence 걱정을 하는데, 법무법인과 같이 법적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지 않나?

- (△△△) 그에 대해 local presence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o (□□□) 한국어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한국어 

민원처리 서비스 콜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o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에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하면 연락처 등 정보가 

등록되므로 행정적인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고, 적어도 우리나라 관할로 들어오게 됨

- 물론 역외에 있으면 여전히 집행력의 문제는 존재함

o (△△△)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 보호이며, 현재로서는 한계가 존재함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국경간 공급에서 안해도 되는 상황이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이러한 신고의무가 없고, 서비스 제공하는 자체로 법 적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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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법이나 개인정보보보호법상의 처리자로 적용을 위해서는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함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절차적 측면에서 연락책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는 방안, 한국어로 서비스

할 경우 홈페이지에 최소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임

o (SK텔레콤) 단순히 신고의무 부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수반

되어야 함

o (○○○)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가 존재한다면, 신고한 사업자/신고 안한 사업자간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유튜브의 경우 2009년 본인확인 때문에 kr에서 .com의 한국서비스로 바꾼 사례가 있어서 

신고를 할 것인지 여부에 회의적임

- 텀블러는 유해콘텐츠를 제공하는데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음

-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해외 역차별도 있겠지만 신고를 안하는 사업자가 존재

하면 또 다른 역차별이 생길 것임

- 우리가 접속차단을 하지 않는 한 이용자는 어디든 갈 수 있음

- 플랫폼만 제공하고 한국어 콘텐츠를 이용자가 생성하는 경우 한국어 서비스 여부 판단도 

모호함

- 어떠한 규제모델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대상 확대문제이지, 궁극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는 다르게 보임

- 이용자가 신고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고하지 않은 서비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에 한해 임시중지

명령을 통해 제재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o (□□□)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신고 

요건을 정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부과하여 집행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o (○○○) 국경간 공급이 자유로워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는 의미가 없고, 대신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계해주어야 함

-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대를 어떻게 집행력 지니게 할 것인지, 피해를 어떻게 간편하게 구제

할 것인지, 이용자 관점에서 한 부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o (△△△) 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역외규정, 관할권만 해결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상에서는 한계가 존재함

-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 지위가 있어야 규제가 가능한데, 부가통신사업자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할 수 없음

- 텀블러와 같은 내용규제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 임시중지제도와 대리인제도는 같이 병행

되어야 하는 제도라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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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쟁 관점에서 동일시장에서 동일서비스를 제공하면 동일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로컬 

시장에서 규제나 법적 흠결로 인해서 해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핵심은 대리인제도가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수범주체가 일치하는 문제가 연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봄

-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신고를 하게 하면 좋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지정 제도가 첫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안별로 역차별 원인이 다르므로, 국내대리인지정 제도만으로 개별 

사례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에 관한 분석이 필요함

o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규제를 완화/강화한다는 것보다는 필요한 규제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측면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o (△△△) 규제에 관해서는 역차별이라는 용어 사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용어문제는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 나을 듯함

 - 한쪽에 제공되는 것이 다른 쪽에는 제공되지 않는다면 역차별이라는 의미가 맞다고 보지만,

사실 역차별과 불공정이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함

-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문제가 사업자의 규제 역차별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이용자의 

편익저해 문제도 같이 다루어야 할 것 같음

-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국내 및 해외 사업자간 규제의 역차별이 거론되고, 그와 관련하여 

역외적용, 국내대리인제도 등이 언급됨

- 다음 논의에서는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간 규제의 역차별 현황을 정확히 진단해보고 

평평한 그라운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규제의 공정성 차원에서 논하는 것이 

어떨까함

o (□□□) 지금까지 논의된 안건들을 정리하여 팔로업할 수 있어야 함

- 각자가 느끼는 차별의 현황에 대해서 들어봤으면 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신고문제, 그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들 중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정리했으면 함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o 1소위원회 2차 회의 두 번째 금요일(4월 13일) 2시 개최 예정

o 차기 회의에서는 사업자별 규제 역차별 및 불공정 현황에 관한 의견 발표와 이의 개선/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방안들 중 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제 예정



- 521 -

 3-2-2. 제2차 회의

1. 회의 개요

o 일시 : ’18. 4. 13.(금) 14:00~17:00

o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

o 참석자

- (전문가) 광운대 김상훈 교수(1소위원장), 한신대 문철수 교수, 미디어디렉션연구소 엄호동 소장,

숭실대 최정일 교수, 호서대 곽정호 교수, 서강대 홍대식 교수, 가천대 최경진 교수, 광장 

권순엽 변호사, 한중 정경오 변호사,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 (소비자)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 (방통위) 김재영 국장, 곽진희 과장, 최윤정 과장, 양기철 과장, 천지현 과장

2. 회의록

□ 인사말씀

o (□□□) 지난 1차 회의에서 규제 역차별 및 불공정경쟁에 관해 위원간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위원들 및 사업자들 간에 규제 역차별 및 불공정

경쟁 현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점을 찾는데 역점을 두고자 함

- 금일 회의 1부(14:00 ~ 15:00)에서는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안 중 한 가지인 국내대리인 

지정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며, 2부(15:10 ~ 17:00)에서는 사업자들로부터 규제 역차별 

및 불공정경쟁에 대한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음

□ 발표 및 토의(소위원회 위원 참고 토의)

◇ 국내대리인제도 관련 법안 현황 (발표: KISDI 여재현 실장)

o 현재 3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해외의 유사 입법례로는 EU의 GDPR이 존재함

-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법안은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 

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위반시 대리인에게 현장조사 등을 부과하여 타 법안에 비해 엄격한 

처벌 규정이 존재함

-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하며, 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인 위반행위를 사업자 행위로 의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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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유사 입법례로는 GDPR이 있으며, 의무 면제에 대한 예외 조항을 지정함

- 대리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유사하지만 대리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통상법의 위반가능성이 낮다는 해석

- 국내대리인제도 찬성 견해 중에서도 법 위반 행위의 책임을 국내 대리인에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나뉨

- 반대 견해는 자기 책임원칙 및 한미 FTA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임

- 입법 발의된 세 법안들간 차이의 특징은 대리인에게 법적 책임 부과 여부이며, 어떠한 

방향을 택하더라도 기본 법원칙과 통상법을 고려하여 의무사업자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o (○○○) 발의된 법안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제시되어 있는데, 반대의견에 의하면 통상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셨으면 함

o (△△△)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local presence 없이 직접 서비스가 가능한 국경 간 공급에 

의한 징수 한계 이슈와 신고의무 이슈가 존재함

- 기간통신역무에 대해서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와 제휴를 하도록 하

였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직접 서비스가 가능한 것

으로 해석 가능함

- local presence를 포함하면 징세권 대상이 되므로 해외에서는 이를 포함시키기 않으려고 한 것

- 두 번째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고 또는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하냐는 것인데,

- 일반적으로 local presence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나, 한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자회사

(광고를 위한)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규제의 어려움이 있음

o (□□□) 국내 대리인제도의 목적은 시장제한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 

조치를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취지임

- GDPR의 경우에도 agency를 두도록 하여 본사와 똑같은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사가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 통상 이슈에 저촉되는 것을 우려하여 국회가 대응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o (○○○) 3시10분부터의 회의(2부회의)에서는 사업자들과 규제 역차별 현황에 대해서 토론을 

할 텐데, 국내대리인지정 제도 입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토론은 일단 뒤로 미루고, 우선 

역차별 현황진단을 위한 토론으로 들어가겠음

□ 역차별 논의 및 개선방안 토의

o (△△△) 회의를 효과적으로(위원들 및 사업자들 모두의 의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수렴) 운영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롤 구하여 ♤♤♤님을 1소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함

o (□□□) 위원님들과 사업자들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먼저 사업자들이 느끼는 역차별 

현황을 들어보고, 위원님들이 추가 의견 또는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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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차별은 비교대상에 따라 해외/국내사업자 간, 기간/부가통신사업자 간, 대형CP/중소형

CP 간, 마지막으로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사업자/이용자 간 역차별로 유형화가 가능함

-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우선 해외/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에 집중하여 토론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음

- 사업자들께서는 이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역차별 현황 의견을 요점 위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함

o (네이버) 기존의 내용 중 생각해볼 사례로 몇 가지를 정리함

- 2017년 국감에서 지적된 N 페이가 우선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 앱마켓 결제수단 강제 

사례를 네이버에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2017년 정해진 고시는 OS 제공 사업자나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차단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행위주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

사업자로 한정하여 이들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함

-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사전규제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네이버는 이용

약관 개정 시 중요사항은 한 달 전에 공지하도록 적용받고 있음

- 검색서비스 권고안에 따라 검색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해외 사업자들은 이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않음

- 법 규제가 아닌 가이드라인 종류의 규제들은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사례가 있음

- 오래된 사례이지만 청보법에 따른 청유물 접근시 나이 및 본인확인은 국내 사업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해외사업자로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함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경쟁상황평가를 적용하자고 하는데,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의문이 존재함

- 자율규제라는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국내 사업자들에게 적용이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o (카카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이 알려졌으므로 최근의 극명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음

- 페이스북 사태로 접근권한 등의 제도 문제가 국내 사업자에게 제기가 되었으나, 국내 사업자들은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규제를 강력하게 적용받고 있음

- 그러나 해외 모바일 OS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에게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함

- 해외 사업자는 빅데이터의 원천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 광범위한 수집을 

통해 타겟광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수익 창출을 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반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국의 포털 업체가 함께 경쟁하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수많은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어 좋은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임

-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모바일 광고 등 해외 기업들이 점유율을 높여가는 

추세이며, 결국에는 국부유출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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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이 법규는 아니지만 또 다른 규제로서 국내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리고 기간/부가통신사업자간 역차별은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인지, 이슈로서 합의가 된 사안

인지 의문이 있음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각론을 얘기했으므로, 큰 틀에서 얘기하겠음

- 부가통신시장은 국내외 사업자가 같이 경쟁하므로 국내의 법들이 해외 사업자들에게 동등

하게 미칠 수 있느냐가 포인트임

- 지금 규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당화로 해외 사업자를 같이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서 동등하게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임

o (○○○)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 할 필요가 있으며, 기준이 정해진다면 국내외 차별 없이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었음

o (페이스북코리아) 플랫폼사업은 페이스북 아일랜드가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는 200여 개국에 

이르며, 페이스북은 플랫폼 상 안정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함

o (구글코리아) 역차별의 사전적 의미가 어느 한쪽에 사회적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한다면, 해외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하는데 실제로 우대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함

- 이용자 보호에 대한 실태 조사 등에서 구글은 국내사업자와 다르지 않게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 국제적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규칙이 정해지면 따를 예정이며, 현재도 한국법을 따르지 않아 

위법 조치가 벌어지는 것은 아님

- 만약 해외사업자들이 적극적 우대 조치나 규제로 인한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면 무엇이 

이슈인지 따져 주셨으면 함

-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규제 완화로 해결하면 되는데, 역차별을 주장하는 기업들이 왜 규제 

완화를 주장하지 않는지 궁금함 

- 지도 반출 불허로 인해 구글이 서비스를 하지 못하여 오히려 경쟁결여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각종 가이드라인 신설로 인해 해외사업자들이 공공영역에 접근

하기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우회적으로 사업에 진출한 기존의 국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함

- 해외 기업들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힘든데 신생 기업들이 과연 따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존재하며, 국내외 기업이 동일한 운동장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함

- 사실 수많은 스타트업이 구글이나 아마존 클라우드 등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의 기업들이 아마존이나 구글 플랫폼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다면 혁신 창출, 국부 창출

이라고 봄. 혁신 촉진 환경을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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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K텔레콤) 기존 규제는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공정 경쟁이나 이용자 보호와 같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규제를 재편했으면 함

- 무엇보다도 수익이 있는 곳에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이며, 그에 상승하는 부담을 져주어야 함

- 네트워크 사업자 입장에서 품질 유지를 위해서 같이 기여해주셨으면 함

- 현상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법적 수용 여부와 공정성 

이슈가 존재함

- 기간통신사업자를 국내 사업자로 해석하고, 부가통신사업자를 해외 사업자로 생각하시면 

될 듯하며, 시장진입이나 M&A 겸업 등에서 차별이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는 경쟁상황 평가에 따라 의무가 부여되는데,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규제 적용여부를 판단했으면 함

- 망 중립성에 비해 플랫폼 중립성의 이슈는 그동안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음. 해외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데이터 이동성이 논쟁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음. 우리가 전반적으로 골고루 보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함

- 사회적 책임 면에서도 통신사들은 보편적 역무 등을 통해 타 사업자보다 더 부담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통신사의 이슈는 아니지만 동일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방송통신기금 대상 사업자가 나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o (△△△) 국내/해외 사업자에 관련한 역차별과 부가/기간 통신사업자 간 역차별을 모두 

말씀해주신 것으로 판단됨

o (KT) SKT에서 기간/해외 CP간 역차별을 말씀해주셔서, 국내외 CP간 역차별을 말씀드리겠음

- 동일한 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내외 CP간 역차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방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음. 운동장은 통신사업자가 제공

하고 있는데, 해외 CP들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듯함

- 동일한 운동장을 주장하려면 국내 CP들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나 책임을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망 이용대가 문제가 가장 큼

- 역차별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균형 있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음

o (○○○) 지금까지 사업자들의 역차별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보았음

- 사업자들의 역차별에 대한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이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역차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함

o (△△△) 사례는 많이 들었으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음

- 혼란스러운 점은 국내사업자만 규제해서 문제인지, 역차별이 제도적 제약 때문인지, 국내외 

사업자 모두 규제할 수 있는데 국내만 규제만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o (□□□) 의견을 듣기로는 네이버에서 발표하신 것은 국내 사업자 위주로 법을 적용함으로써 

법집행이 기울어졌다는 의견인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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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카카오) 네이버와 같이 규제 법적용 집행 관점에서 말씀드림

- 필요한 좋은 규제는 따라야 한다고 보나, 인터넷 시장이 국경도 없고 빨리 변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기술발전에 비해 규제가 뒤처지는 측면이 있어서 규제 혁신의 관점에서 봐

주셨으면 함

o (△△△) 규제 수준 자체를 어떻게 완화/강화할 것인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듯함.

우선은 역차별이 존재하느냐를 다루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함

o (네이버) 규제 수준자체가 일단 문제라고 생각함

- 규제의 관할권 문제에 앞서서 규제 집행을 하는 규제기관의 인력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

하면 규제를 직접 적용하기보다는 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여 집행이 더 어려워

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표적인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외에는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듯함

- 페이스북 문제 당시 방통위 보도자료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조사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두 

기업은 그동안 방통위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던 기업일 것임

- 나머지 국내 사업자들을 조사하지 않고 대표사업자만 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o (○○○) 역차별 발생의 원인이 관련 법/제도 미비에 관련된 부분과 법 집행력(집행 의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나뉘는 것 같음

- 사업자들이 느끼는 부분이 맞다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제도의 보완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제안을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력 및 집행 의지는 규제 당국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 해외 사업자에 대하여는 집행을 하고자 해도 실효성 있게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이 

존재하여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제도적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o (△△△) 본인확인제도가 대표적인 역차별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본인확인제도가 실시된 후 얼마 뒤에 동영상 시장에서 국내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해외 

사업자에게 역전됨. 물론 콘텐츠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

하지는 못함

-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 공정거래법은 국외 적용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을 활용한다면 역차별 방지가 

가능하다고 봄

- 반대로 국내 규제로 인해 해외 사업자가 우대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음

o (□□□) GATS나 FTA에서 local presence를 두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서비스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등록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므로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함

- 신고 대상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고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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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통신사업자 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할 때만 하더라도, 부가통신사업자가 성장하여 

이러한 시장 지위를 얻으리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함

- 오히려 망사업자의 시장 지위로 인한 행태를 우려하여 초고속 사업의 유효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100여 개가 넘는 사업자가 설비 기반 경쟁을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페이스북은 대체가 불가능하고, 초고속인터넷은 대체가 가능한 상황으로 시장

역학구도가 변화함

- 망사업자를 수범주체로 하는 전반적 규제제도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규제 

부분의 진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우리나라가 미국과 달리 초고속을 기간통신역무로 정하면서 유효 경쟁을 이끌어낸 것은 규제를 

선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처럼 규제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필요성이 있음

- 시장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체제, 우월한 지위로 인해 시장을 흔드는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체계를 개선해야 함

o (○○○) 국내외 사업자별 역차별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제시가 된 듯함. 국내 사업자가 

느끼는 규제 역차별 현황과 역차별 주장에 대한 해외 사업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모두 들어 

보았음

o (△△△) 공정위의 국내 대리인지정제도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운영 사항이 있는지 궁금함

o (□□□) 카르텔 케이스가 공정위 규정이 없었을 때 적용한 사례임

- 당시에 행정절차법에 의해 공시 송달을 하였으며, 공문을 받은 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대리인에게 송달하면 유효하도록 함

- 공정거래법 전에 민사소송법에서도 1차적으로 송달이 된 후 국내 대리인에게 송달하면 유효

하도록 함

- 이 사례들은 여기서 제기된 것보다는 대리인의 적용 범위 적은 것으로 봄

-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처럼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EU보다 앞서나간 경우도 있으므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은 규제기관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함

o (○○○) 역차별 현황진단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으며, 이제부터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완화 및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함

- 국내 대리인제도는 GATS 양허에 반하는 부분도 있고 무리가 있어 보임

- ♧♧♧님 말씀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신고를 하게끔 GATS 양허에 

포함되도록 했는데, 미신고로 인해 법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규제 집행에서의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발생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임

- 역차별 해소 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함. 국내 대리인제도를 손질하거나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주셨으면 함

o (△△△)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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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지 행위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신고를 안 하면 

된다는 것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남

- 비록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금지 행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o (□□□) 신고를 안했을 때 과징금이 있는지?

o (○○○) 문헌적 해석에 따르면 금지행위 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부가/기간통신사업자)이며,

법 집행 적용대상이 신고한 사업자(신고 면제한 경우 포함)임

- 정경오 변호사님처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할 것이냐를 지적할 수도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 미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임

- 해외사업자도 신고대상이 되느냐는 과기정통부에서 WTO나 FTA에 의해 신고 의무를 면제해

준다고 하였고, WTO에서 양허로 신고를 규정하였다고 하였으므로, WTO와 FTA 체결국을 

구분해야 함

- 첫째는 신고를 면제한 것으로 인정해줄 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이며,

둘째는 신고를 안 한 사업자에게 금지행위 여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임

- 이처럼 신고 의무는 논의를 해서 풀어가면 될 듯함

- 법 집행 부분에서 역차별이 존재하느냐는 해외와 국내 사업자간 견해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살펴봐야 하며, 이 부분에서는 규제 기관의 입장도 있을 듯함

- 국내/해외/규제 기관 간 대립이 있다면 규제를 평등하게 풀어가면 되는데, 이 경우 제도적

으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음

- 제도적으로는 tax, 망이용료, 외감법이 있으며, tax와 외감법은 법제도를 변화시켜야 하며,

망 이용료는 따로 접근해야 함

- 결론적으로 문제를 다음과 같이 1.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대립 지점을 앞서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쟁점으로 살펴보는 것, 2. 규제기관이 공평하게 집행을 하려는데 제도가 미비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 3. 법이나 큰 틀(tax)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제안함

o (△△△) 정부에서 법집행이 평등하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함

o (□□□) 신고 면제가 되더라도 금지행위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신고의무 

기재가 없더라도 집행에서는 문제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함

- 대표적인 사례가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임

- ♤♤♤님은 국내 대리인보다 해외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신고의무를 말씀하신 듯함

- 김성태 의원법안은 강력하여 추진이 어려우나,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EU의 GDPR을 도입

하는 것은 제도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국가가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봄 

-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국내 사업자에게만 집행했다는 것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님이 법이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으므로,

소위에서 개선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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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법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정부입장에서 확인하기로 하며, 법/제도의 

개선 부분에 대한 이슈를 정교화하는 작업은 위원회에서 했으면 함. 오늘 역차별 관련 추가

적인 발언을 하실 분이 있으신지?

o (SK텔레콤) 미국이 ISP 규제를 부가통신에서 기간통신으로 다시 부가통신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규제 가능여부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작은 부분에 치우치기 보다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함

o (□□□) 신고제도는 양허내용을 보시면 될 듯함

- 해외 사업자가 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면 그 자체가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임

- 그러한 경우 법을 개정해서 국내 사업자도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신고까지 안 받고 규제 연결 고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규제 기관에서 고려해야 할 옵션인지 

의문이며, 시장역학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o (○○○) 기본적인 전제는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보호,

특히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임

- 대리인지정제도에 대해서 법안이 세 개가 있는데, 서비스제공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리인에게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김성태 의원 법안은 법리상 무리가 있다고 봄

- 구글코리아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나 위치정보사업자로 신고 및 등록을 하였음에도 개인

정보와 관련한 국내 이용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판결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를 서비스제공자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음

- 신고는 본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았으면 함

- 정보통신망법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비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효과적인 집행 

방안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국내에 지정하는 것을 제안함

- GDPR과 같은 방식은 의무 위반을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대리인에게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 개인정보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므로 관계부처에서 법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며,

관할권 문제는 법원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함

o (△△△) 역차별은 개인이용자 보호관점, 사업자 공정경쟁 관점 두 가지에서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며, 국내/해외 사업자에 따라 나누어 볼 수도 있음

- 법이나 제도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공정경쟁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봄

- 개선 이슈에 대해서 하나로 모아보면 공정 경쟁 담보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라고 봄

- 공정경쟁을 위한 내용들이 통상마찰의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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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상황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과세, 망 이용대가에 대해서 이슈를 나누어서 

점검을 하는 것을 제안함

o (□□□) 집행력 사안은 규제기관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문제로, 강력하게 추진하면 해소

될 수 있음

- 이용자 보호 이슈를 위해 법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반논란이 있는데,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님이 제안하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국내에 두는 방안은 local presence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GDPR은 본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임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며, 국내에서도 그러한 

agency가 필요함

- 역외 적용과 대리인지정제도는 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

o (○○○) 미디어 전공자 관점에서, 논의가 발생된 배경에 이용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

하면 안 됨

- 글로벌 사업자의 서비스가 이용자 파워를 등에 업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며,

이용자가 계속 진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국내 대리인지정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해외사업자가 따르지 않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지 않다면 결국 실효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음

- 과징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해외사업자들이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함

- 예를 들어, ‘09년 제한적 본인확인제도가 생겼을 때 한국 서비스가 사라졌음에도 이용자는 

문제제기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음

- 이로 인해 해외 사업자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나, 국내 사업자는 망 사용료를 계속 

지불하게 되어 차별이 발생하게 됨

- 텀블러와 같이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규제의 틀을 벗어나는 

경우도 생각해봐야 하며, 이 경우 이제 해외 규제기관(미국)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음

-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 규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o (△△△) 규제 집행력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앞선 규제에 대해서 선택적 적용

하면 된다고 생각함

- 첫 번째는 전기통신사업법이 WTO 양허 예외 대상인지 확인하여 신고 대상이라면 그에 

따르는 법적 절차를 받으면 됨

- 실효적 규제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대리인지정제도 형태의 찬반을 정리하고,

- 이것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진입 규제와 관련된 부가/별정사업자 관련 부분에서 개선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내 집행 근거를 마련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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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사전/사후 규제 부과 여부를 위해 해외 사업자를 부가통신

사업자로 포함하여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할 지를 논의해야 함

- 세 번째는 망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depeering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o (□□□) 규제 역차별에 대한 현실적 진단이 잘 이루어졌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위원들 및 

사업자들간에 상당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o 1소위원회 3차 회의는 5월 11일(금) 14:00시 개최 예정

o 차기 회의에서는 역차별을 해소하면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며, 관련한 전문가 발제는 방통위에서 

준비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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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제3차 회의

1. 회의 개요

o 일시 : ’18. 5. 11.(금) 14:00~17:00

o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

o 참석자

- (전문가) 광운대 김상훈 교수(1소위원장), 한신대 문철수 교수, 미디어디렉션연구소 엄호동 소장,

호서대 곽정호 교수, 광장 변동훈 변호사, 한중 정경오 변호사,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 (소비자)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 (방통위) 김재영 국장, 곽진희 과장, 최윤정 과장, 양기철 과장, 이남표 전문위원

2. 회의록

□ 주제 발표 및 소위원회 위원간 토론

o (□□□) 1,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들을 김현수 박사님이 발표한 후,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겠음

◇ 역차별 현황 및 주요 쟁점 정리 (발표: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o (역차별 현황) 사업자들의 역차별 현황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결과,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간 

역차별 이슈,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간 역차별 이슈로 분류됨

-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제시한 견해를 재정리하면 국내사업자와 달리 해외사업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제시한 견해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에 비해 부가통신사업은 규제가 

거의 없다는 의견

-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간 트래픽 분담은 2소위에서 망중립성 및 망이용대가와 

관련하여 논의 중이므로, 이번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에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함

o (해소방안1) 법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법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역외적용 

규정 신설, 국내대리인제도 및 임시중지제도 도입 등이 제시됨

- 역외적용은 찬성/불필요 의견으로 나뉘며, 찬성은 관할권을 명확히하고 역외적용 의지를 

천명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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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중지제도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부분만 분리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견해와 과잉

금지원칙을 위배한다는 반대 견해 제시

- 해외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의해 임시중지제도에 대한 의견이 불균형하게 형성되어 

논의가 더 필요함

o (해소방안2) 규제 집행에서의 역차별 논란 차단, 기업의 예측가능성 및 집행효율성 등을 고려

하여 시장상황 자료 수집 및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방법은 경쟁상황평가, 실태조사,

통계보고의무 부과가 존재함

- 경쟁상황평가 도입 찬성 측은 부가통신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입이 필요하나 사전규제와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

- 반대 측은 사전규제와 연계되므로 신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 특히 부가통신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글로벌 기준이고, 부가통신

시장이 양면시장이라 시장획정이 쉽지 않다는 점 제시

- 이러한 사전규제와의 연계성과 시장획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실태조사이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사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제일 약한 규제 수단이 통계보고 의무이며, 이미 사업법에 존재하여 방통위와 과기부에 보고

하도록 할 수 있음

- 다만 서비스 분류체계가 적합하지 않아 방통위에 대한 통계보고의무 부과 규정 신설 검토가 

필요함

o (○○○) 오늘 회의에서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방안에 초점을 두고 토의하고자 함

- 1, 2차 회의를 통해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공감대는 이루었으므로, 역차별 현황에 대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토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앞서의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역차별 사안이 있다면 협의회 최종보고서에 추가

하여 담을 예정임

- 김현수 박사님의 발표에서 제시된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들에 대한 기존의 찬반 

견해들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o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99조)은 형법상의 역외조항 적용대상이므로 규제의 

일관성을 위해 행정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역외 조항 도입이 필요함

- 역외조항 관련 규정은 헌법, 공정거래법, 형법에 명시되어 있음

- 형법은 행정법보다 강한 규제이므로 행정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역외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함이 존재함

- 공정거래법상 역외조항은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나, 전기통신사업법은 진입규제가 

있어서 신고, 인허가 받은 사업자로 적용이 한정됨

- 역외적용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허가, 신고를 받지 않은 사업자도 규제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대상자를 개정해야 함

- 해외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서는 현장조사권이나 자료제출 요구권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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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현장조사권이나 자료제출 요구권의 확보방안은?

o (○○○) 우리나라 경찰관이 해외에서 행정조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해외사업자의 

호의에 의한 협조를 바랄 수밖에 없음

o (△△△) 금지행위 대상을 신고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하는지에 따라 역외조항 적용의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인가?

o (□□□) 전기통신사업자를 허가나 신고를 한 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실제 그러한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느냐라는 논의가 있어서 ‘전기통신사업을 하는 자’라고 

제안함

- 그러나 범위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o (○○○) 역외규정의 본래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는 해외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영역 외에서 우리나라 시장 및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집행력 확보가 없는 이상 명문화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 법원의 행정처분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며, 오히려 역외 적용 도입시 원래 목적보다는 

다른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국내대리인 제도는 컨택포인트로 활용하여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도 사업자마다 차이가 있을 것임

- 임시중지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큰 해외사업자보다는 우리나라 법을 준수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함

- 즉, 적용 요건에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국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임시중지제도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다면 과도한 위헌적인 제도는 아니라도 생각함

o (△△△) 과기정통부에 사전적인 규제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o (□□□) 과기정통부 역시 통계보고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음

- 과기정통부는 경쟁상황평가, 보편적 역무 등과 관련된 사전규제정책이 있으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반면에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적인 규제 권한이 없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경쟁상황평가에 부가사업자를 포함하고 자료제출 의무를 부가사업자에게 부과하면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여 자료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현행규정으로는 어려우

므로 개정이 필요함

o (○○○) 국내대리인 제도는 조세징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며, 개별 행정법상의 처분을 

위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 임시중지제도는 유사 제도인 접속차단이 존재하므로 도입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미 도입된 임시조치 제도가 참고할 만함

- 다만 불법정보를 영구적으로 차단해야지 일시 중지한다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음



- 535 -

-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되어, 임시중지명령 조항을 

전기통신망법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o (△△△) 임시중지제도 도입 시 과도한 사익 침해가 우려되므로 도입은 하되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o (□□□) 법 규정보다는 법집행력 의지의 문제로 보임

- 텀블러의 경우 접속차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자체를 차단해야 하므로 특정 URL 차단으로는 

불가능하여 임시중지제도 자체도 한계가 존재함

- (○○○) 불법사이트는 차단시 우회 경로로 접속 가능한 사례도 존재하여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규제기관입장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할 수밖에 없음

o (△△△) 임시중지제도 도입으로 실효적인 법집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

- 역외적용 명문화 효과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역시 실체적인 의무

보다는 절차적 의무 수행을 하여 행정업무의 편의성 제공 역할 밖에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해외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통한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에 크게 도움은 

안 될 것으로 예상됨

o (□□□) 임시중지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 존재

- 발제문의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찬성 견해를 보면 해외사업자들이 대부분 신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음

- 임시중지제도가 강력한 수단이라고는 하나, 국내이용자가 자발적으로 해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한 경우에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라고 볼 수 없음

o (○○○) 전기통신망법상 임시중지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기존의 접속차단과 다름

- 기존의 접속차단은 콘텐츠상 불법정보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임시중지제도는 

해외 사업자의 위법행위 사실조사 진행 중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려는 것임

- (△△△) 요건상 시정조치 3회 이상이므로 사실조사 이전의 피해확산 방지보다는 이미 사실

조사가 마무리된 사안에 대한 조치로 생각됨

- (□□□) 현재는 전기통신망법상 정보 내용에 대한 차단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임시중지제도가 논의되는 것으로 이해됨 필요하다는 것임. 시정조치 3회는 

요건의 강화 측면에서 규정된 듯하며, 법위반 가능성이 명백하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임시

중지명령을 하여 피해를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필요성 측면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보임

- (○○○) 조사 불응은 심의위원회에서 위법성을 확인해서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봄

- (△△△) 기존의 접속차단이 불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이라면, 임시중지제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보안조치 의무가 필요한데 방치하거나 연락을 단절하는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통해 

개인정보유출 및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망법상 3회 이상은 맥락상 적절하지 않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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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검토(안) (발표: 호서대 곽정호 교수)

o (문제정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사후 규제 규정인 금지행위의 합리적 유형이 역차별 해소에 

적절한지와 현행 규제체계로 실효성 있는 집행이 가능한가에 관한 논의이며, 기간통신사업자에 

적용하는 규제프레임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함

- 단계적 접근법의 1단계는 실제로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가와 관련된 것으로 

사업자 지위 문제 해결 논의

- 2단계는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으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도 경쟁상황평가를 확대

할 것인가와 적절한 시장조사가 경쟁상황평가의 형식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

- 3단계는 국내외 동일한 규제제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현재 규제제도 적절한가와 관련된 

것으로 망이용대가와 망중립성 주제가 이에 해당함

- 본 회의에서는 2단계에 중점을 두기로 함

o 발의된 뉴노멀법은 이미 1단계 해외사업자 지위 및 2단계의 경쟁상황평가를 포함하고 있음

o (개념 및 현황) 전기통신사업법 상 경쟁상황평가는 정부개입이 필요한 시장 및 규제 대상 

사업자를 식별하고 규제의 종류 및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존재함

-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의 평가 대상은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6개 시장이며, 부가통신시장은 

이슈분석에서 별도로 다루어지기도 하였음

- 평가 절차는 단위 시장 획정 후 자료수집, 시장별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 의견수렴 및 

공표로 구성됨

o (찬반논리) 주로 통신사가 경쟁상황평가 제도 개선을 찬성하며, 포털 및 인터넷 기업협회는 

반대하는 입장임

- 찬성 논리는 부가통신시장의 영향력이 커지고 시장지배력 사업자들이 존재하는데, 지배력 

남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 반대 논리는 인터넷 시장은 파괴적 혁신이 가능하여 이용자에 의해 지배적 사업자가 쉽게 

교체될 수 있어서 시장자체가 기간통신사업과는 다르다는 것임

o (검토의견(안)) 현 시점에서는 당장 경쟁상황평가 도입이 어려우며 단계적인 접근이 효과적

이라고 판단됨

- 1차적으로 자료조사나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규제집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하다면 2차적으로 특정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 경쟁상황평가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

-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해당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

- 3단계 사후 규제관점에서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부가·별정·기간통신사업자를 모두 

포섭하므로 현행규제체계에서 규제가 가능함

- 판단 근거는 시장획정의 어려움, 충분하지 않은 해외사례, 인터넷산업 혁신성 저하 우려,

정량적 자료의 신뢰성 확보 어려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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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통신시장의 획정에 대해서는 법적 판례 및 학술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야기되는 상황으로 규제기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해외에서는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를 적용하려는 추세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근거 마련이 우선임

- 따라서 단계적인 접근이 정책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논의주제 토론(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 사업자간 토론)

o (□□□) KISDI 김현수박사님이 지난 1, 2차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해 

주신 역차별 현황 및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하고자 함 

- 현재까지 정리된 역차별 사례 외에 다른 사례들은 본 회의에서 다루기보다는 추후 추가로 

최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 그간의 회의를 통해 역차별 인식에 대한 공감대는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금일 회의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완화 내지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중점을 두어 토의

하고자 하며, 기존에 정리된 찬반 견해들 외의 추가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람

o (SK텔레콤) 규제형평성 관점에서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함

- 경쟁상황평가가 사전규제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임

- 통신시장에 적용되는 시장획정방법론이 합의로 이루어진 것처럼 부가통신시장에 대한 시장

획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 실태조사나 경쟁상황평가 중 하나를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쟁상황평가의 사전단계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보다는 기간/부가통신사업자간 역차별에서 제

시된 경쟁정책 및 트래픽 유발 책임에 대한 반박 견해를 말씀드리려 함

- 기간통신시장은 경쟁 활성화가 힘든 구조이나, 부가통신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므로 경쟁정책 

시행이 필요 없음

- 트래픽 유발 책임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서비스 제공 수익에 상응하는 수준의 망 

비용 부담을 납부하고 있음

o (구글코리아)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관련하여 구글은 현재도 규제 적용을 받고 있으며,

법령상 준수 의무가 없는 가이드라인의 본질적인 한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구글코리아는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과징금 부과와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궁금함

- 가이드라인은 본질적으로 법이 아닌 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지로 하는 것이며, 이것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고민해야 함

- 조세납부에 대한 문제제기는 조세제도가 디지털 환경 발전에 따라 발전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조세제도가 개편된다면 새로운 제도를 따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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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픽 부담은 망중립성 문제이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 망사용료인지 

상호접속에 의해 기초한 비용인 것인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역외적용 명문화와 관련하여 이미 해외사업자도 규제 및 관할을 받고 있으며,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권에 대해 무리하게 규정할 필

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 국내대리인제도는 헌법상 책임주의, 한미 FTA 현지 주재 등 위반 소지가 존재하고 형법상 

규제체계가 존재하는데,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인해 얻는 이익이 무엇이며 오히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o (○○○) 구글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국내대리인 지정 방법에 

있어서는 EU 수준의 컨택포인트 정도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

- 위헌 소지는 국내 발의된 법안에 해당하는 것이며, EU 수준의 컨택포인트 정도는 어떠한지 

의견이 궁금함

- 이조차도 FTA 위반 쟁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EU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문제가 없어서 

GDPR 제도에 의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것이라고 생각됨

- (페이스북코리아) 그러한 경우 국내에 지사 형태의 사무실이 있고 정책 협력 업무도 진행

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지 궁금함

- (□□□)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구글코리아, 페이스북

코리아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면 됨. 지사를 대리인으로 할 것인지 제3자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면 됨

- (페이스북코리아) 국내대리인지정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수준은?

- (△△△)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과태료 3천만원 수준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님

- (○○○) 제도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음

o (△△△) 임시중지명령은 해외사업자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고 국내사업자도 포함됨

o (네이버) 제안된 역차별 해소방안도 집행력이 부족해보이며,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함

- 법이 없어서 집행이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o (○○○) 역외적용조항이 없더라도 해외사업자에 대한 적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이며,

조항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 GDPR에서는 기존의 역외조항과 차별화하였으나, 개인적으로는 조항이 없어도 집행은 

가능하다는 입장임

- 명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연락책으로서의 국내대리인은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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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중지제도의 목적이 시정명령 이행강제, 개인정보 유출, 유해정보 차단 중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임시중지명령도 망사업자를 통해 차단할 것일텐데, 국내 망을 차단하여도 우회접속이 가능

하여 실효성이 없음

- 임시중지제도가 이용자 피해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오히려 차단된 플랫폼에서 

불법정보가 아닌 것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o (△△△) 임시중지제도와 임시조치가 혼란이 있어 보여 설명해주셨으면 함

o (□□□) 현재 발의된 임시중지제도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나,

각각의 필요성으로 인해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임시중지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인터넷 사업자이며, 임시조치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관련이 있음

- 이외에 방심위는 불법정보유통 및 접속을 차단함

- 본 회의에서 논의 중인 것은 임시조치 제도가 아닌 개인정보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음

o (○○○)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목적이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강화를 위한 것이기도 함

o (페이스북코리아) 페이스북의 위치정보 사례 제시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추후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음

-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위치정보는 약관에 포함되어 있어서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 

이용할 때는 위치정보 기능을 해제할 수 있음

- 또한 페이스북이 200여 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각국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위치정보수집이 불가피함

- 예를 들어, 이용자의 국가 규정 상 특정 콘텐츠가 보이지 않게 하려면 위치정보를 통한 

국가별 구분이 필요함

o (KT) 칸막이 식 규제체계가 시장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용자보호를 

위해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규제 필요

- ISP, 국내외 CP가 동일시장에서 경쟁하고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서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한계 존재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반면,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금지행위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국내 사업자에 비해 협조가 어렵고 신고주체와 서비스주체가 

상이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있어서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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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DI 경쟁상황평가의 이슈분석에 따르면 ‘16년 말 기준 부가통신시장의 매출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전에는 규모가 미미하여 규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규모가 커져서 

생태계 전반으로 규제 확대 필요

o (카카오)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간 역차별에 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의견에 

첨언 드리겠음

- 기간통신사업은 인허가 사업인데, 부가통신사업은 무한경쟁시장으로 차이가 존재하므로 경쟁

상황평가 도입의 취지를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함

- 트래픽 유발에 대해서도 첨언을 드리자면, 트래픽을 유발하는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해 생각해봐야 할 것임

- 임시중지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의문이며, 인터넷 서비스를 분리하여 차단이 가능한지도 

의문임

o (△△△) 오늘 회의는 주로 역차별 해소 및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며,

제도 입안 시 본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역외적용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있으나, 역외적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심

- 국내대리인지정 제도는 통상법 저촉이나 기본적인 법적용 원칙으로서의 자기책임원칙의 

위배 가능성 때문에 절차적 규제수준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 임시중지제도는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전제로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기존 의 

임시조치제도와 보다 확실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규제 내용의 투명성 확보방안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며, 경쟁상황평가 

실시는 부가통신시장 획정을 위한 일반적으로 합의된 적정한 방법론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시기상조이며 실시에 앞서 평가방법론 등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o 1소위원회 4차 회의 개최일은 6월 8일(금) (오후 2:00시) 예정

o 차기 회의에서는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곽정호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논의함과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개선 또는 

합리화 방안(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간 역차별 포함)에 관해 논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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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제4차 회의

1. 회의 개요

o 일시 : ’18. 6. 8.(금) 14:00~17:00

o 장소 : 더케이호텔 한강홀

o 참석자

- (전문가) 광운대 김상훈 교수(1소위원장), 서강대 홍대식 교수, 가천대 최경진 교수, 광장 권순엽 

변호사,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김동민 단국대 교수

- (소비자)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네이버,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 (방통위) 김재영 국장, 곽진희 과장

2. 회의록

□ 주제 발표

◇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방안 (발표: KISDI 염수현 연구위원)

o (현황 파악 필요성)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 집행력 강화 전제조건인 시장상황 

분석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제기

- 자료 분석 범위 및 심도에 따라 경쟁상황평가, 실태조사, 통계보고 세 가지 안 제시

o (실태분석 방안-경쟁상황평가 확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통하여 시장상황 파악 및 그에 맞는 합리적 규제권한 행사 필요

- 도입한다면 즉각적인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적인 감독 및 합리적인 사후규제와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존재

o (실태분석 방안-실태조사 방안) 매년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

-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통계를 제공하며, 다양한 서비스에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국내외 통신규제기관은 사전규제보다는 현황 파악목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사례가 있음

o (실태분석 방안-통계보고의무 부과 방안)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통계보고를 

방통위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 현재 국내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만 적용되고 서비스 분류체계도 인터넷 시장분석에 적합

하지 않아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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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와 통계이용목적이 달라 통일된 보고양식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방통위에 대한 

통계의무부과 규정 신설을 검토할 수 있음

o 인터넷 생태계 균형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방향 (발표: 광장 권순엽 변호사)

o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 법규 현황 및 개정 방향을 정리함

o (이용환경 변화 및 시장 현황) 인터넷 트래픽의 급증, 정체된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시장,

CP 영향력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체계 현실화 필요

- (이용환경 변화) LTE 도입으로 인터넷 사용이 모바일로 전이되면서 인터넷 소비가 폭증하고 

있음. 5G가 상용화되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망고도화 투자 필요

-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 가입자 포화상태로 ARPU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망투자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경쟁심화로 이용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약화·상실

- (CP 영향력) 대형 CP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시가총액 등에서 이미 통신사를 압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망사업자가 우위에 있다는 전제 하에 성립되었으므로,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규제체계 현실화가 필요함

o (인터넷망 이용 관련 법규 현황) 1991년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으로 국내 통신시장에 경쟁이 

전면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망사업자를 수범 주체로 하는 규제체계 유지 중

- 초고속인터넷이 부가통신역무였으나, 2004년 전세계 최초로 기간통신역무로 재분류하면서 

규제가 가능하게 됨

- 시장은 포화상태가 되었는데 규제는 변화 없음

- 1991년 법 제정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고, CP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해 사실상 부가통신

역무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음, 최근 플랫폼 중립성을 위한 규정 추가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금지행위 수범주체를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기간통신사업자뿐만 

부가통신사업자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부가통신사업자에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금지행위 규정은 일부에 불과함

o (금지행위 규정 개정방향) 공정경쟁, 이용자 이익이 우선이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로 

접근해야 함

- 부가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 제한 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지

행위 규정 보완 필요

- 시장 장악력이 높은 CP에게 이용자 이익 보호 의무를 부과해야 함

o 인터넷 기반 서비스 관련 해외제도 현황 (발표: 서강대 홍대식 교수)

o 대표적으로 미국과 EU의 제도 현황을 살펴봄

o (미국) 최근에 미국은 인터넷 서비스를 기간통신서비스에서 부가통신서비스로 재분류함

- 당초 ISP가 정보서비스라는 전제하에 망중립성 규정을 적용하려다보니 정보서비스 규제가 

약하여 ‘15년 Open Internet Order 개정시 통신서비스로 분류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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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Internet Freedom Order에서 정보서비스로 재분류하였으며, 기존에 부과하던 차별금지 

의무 등을 없애고 투명성 규제는 강화함

- 규제를 없앴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투명성을 강화하여 규제 형태를 다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 (EU) EU는 인터넷 기반서비스(정보사회서비스)를 EU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적용에서 제외

하고 있으며, 구글 등 플랫폼의 영향력을 우려하여 규제를 연구하고 있음

- ‘16년 대대적인 consultation 진행 후 분석하여 ’17년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플랫폼과 

사업자간 관계에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

- 플랫폼과 사업자간 공정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개입 방안 3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기존의 경쟁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함

- ‘18년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임

- 15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검색중립성, 내부적인 불만처리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사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

- 당장 제재는 수반하지 않으나, 의무 부과 후 위원회가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임

□ 사업자 의견청취 및 토의(1부: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사업자 간 토의)

o (○○○) 앞서의 발표내용에 대해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람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 시장현황파악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임

- 현재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현황에 대한 조사 진행 중이므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됨

- 해외 사례도 최근에 거의 없는 편이며, 법제화를 목적으로 한 시장조사가 필요한지 의문임

- 권순엽 변호사님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위상 약화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시장 환경에 통신사들이 적응해야 함

- 부가통신시장이 커지는 시장 변화로 통신사의 노력에 따른 보상이 적어졌다고 해서 다른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음

-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성, 진입장벽 등을 통해 안전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사업의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함

- 이처럼 시장의 특성이 다른데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자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증거가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함

-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면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부가통신사업자는 현재 무수한 법령으로 인해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규제강화

보다는 규제 완화를 고려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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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식 교수님 발표자료 중 클린턴 집권 시기에 인터넷사업을 규제하지 않아 세계 굴지의 

기업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o (□□□) 사업자들께서 다소 오해가 있는 듯하여 분명히 하자면, 기간통신사업자와 비교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영환경이나 성과 등이 좋으므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접근 방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서 발표에서 제시된 시장현황 파악 방안은 부가통신사업 내에서 시장의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바로잡기 위한 것임

- 무엇보다도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내용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부가통신

사업의 규제 수준이 기간통신사업의 규제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오해가 발생한 듯함

o (네이버) 앞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님 의견에 동의하며,

상생협의체 본래 취지에 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함

- 1소위원회에서 당초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대책이 

아닌 방안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음

- 경쟁상황평가는 해외 사업자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역차별을 가중시키는 것임

- 권변호사님의 발표 자료를 보면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겠으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드러나 있음

-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규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 트래픽 급증 및 CP

영향력 확대와 규제 필요성과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기간통신사업자 규제가 당시 망

사업자 우위로 인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망 보유로 인한 것이었는지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이 주로 기간통신사업자를 규제하고 있다고 하나, 부가통신사업자 또한 망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여러 가지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기준으로 규제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실태 조사 방안에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겠다고 하였는데, 매출로 인한 

영향력으로 일부 사업자만 보고 규제를 설계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

-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역차별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소방안을 

통신업에서 찾으려는 것은 편협한 시각임

- 예를 들어, 야놀자라는 업체의 경우 숙박업 적용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사업분야에 

따라 해외 경쟁상대와 따르는 법이 다르므로 부처별 고민이 필요함

o (△△△)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에 관해 지난 회의까지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다고 생각하며,

오늘 회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간 쟁점들을 논의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됨

o (네이버) 부가통신사업자가 많은데, 그 중 소수 사업자만 보고 규제를 강화한다면 형평성 

있게 적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o (구글코리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CP업계의 입장을 잘 정리해 주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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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상생위원회가 출범 당시 좀 더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계속 같은 논의가 반복되면서 콘텐츠 업계에서는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음

- 기간 통신사업자 위기를 말하면서 콘텐츠 업계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업간 

역학 관계에 따라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통신사의 5G 망투자비용이 LTE보다 크게 증가할 것 같지 않다는 외부 예측도 있으므로 

통신사의 망투자 비용 증가로 인한 규제 완화 필요 등 주장에 대해 신중한 접근 부탁드림

- 통신에서의 ARPU가 하락하고 있다고 하나,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IPTV는 급속히 

성장 중으로 ISP의 수익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간 대 부가로 가르기보다 이용자 이익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함

-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부침에서 알 수 있듯이 부가통신사업자는 현재 규모와 상관없이 

서비스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움

- 상당히 극소수만 성공을 거두는 인터넷 사업 특성을 고려해주셨으면 함

o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오해가 있음

- 이번 회의는 향후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나 

공정경쟁 제한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사실 오늘은 부가통신사업자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이고,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므로 미리 특정 

정책방향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음

o (페이스북코리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용자 보호 중심, 공정 경쟁 같이 논의하는 자리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부가통신사업자의 발언이 강한 이유는 기간 대 부가 간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임

- 특정 부가통신사업영역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다면 같이 노력하겠으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관계를 불공정 행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함

- 기간과 부가통신사업자 모두 각자 우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사기업간 거래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홍대식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미국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규제하지 않아서 인터넷 

사업자가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음

- 유럽은 문화적 특성으로 이용자 보호나 다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하여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거의 없음

- 이처럼 규제방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며, 이 자리에서 옳다 아니다라는 

가치판단을 내리기보다 같이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o (○○○)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의견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o (KT) 기간통신사업은 규제가 강한편이라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때도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사후적인 규제를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심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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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는 필요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 이치임

- 교통규제에 비유하자면, 기간통신사업자가 망이라는 도로를 만든 초기에는 차가 거의 없으므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만들 일이 없음. 그러나 차가 늘어나고 사람, 자전거 등이 붐비면 사고

방지를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됨

- 이용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사후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됨

o (SK텔레콤) 세상이 변화하면 규제도 변화해야 함

- 부가통신사업에서도 기간통신사업과 같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어서 규제가 

어느 부분에서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규제 필요성 검토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2010년 전후로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세상이 변화하였고, 특히 부가통신시장이 큰 변화를 겪게 됨

-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 SMS를 대체하고 있는데,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 간 

상관관계, 시장 영향력 등을 봐야 한다고 생각함

- EU도 최근에 가이드라인에서 OTT 서비스 등 다른 인터넷 서비스 방식이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함

- 경쟁상황평가의 부담은 이해하나, 오히려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이 많을 수 있으므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우선 현황을 파악해야 함

- 부가통신시장이 기간통신시장과 특성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함, 그럼에도 주요 

사업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보지 않는다면 소수 사업자에 의해 독점화될 가능성이 큼

- 정리를 하자면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형 분류, 규제 강화나 완화가 필요한 영역, 역외 적용 

문제 등이 고민이며,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규제를 안하면 됨

o (○○○) 부가통신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를 반대하신다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의견

이 있었는데 1부 회의를 마치기 전에 부가통신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방안 마련 여부에 대해

서는 어느 정도 결론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KISDI 발제에서 제시된 시장현황 파악을 위한 3가지 방안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는 모두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사 방법론

에 입각하여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즉, 실태조사를 통한 시장현황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명분상 전체적 시장을 알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

으나, 포털 영향력 확대로 인한 공정 경쟁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향성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여 우려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임

- (□□□) 실태 조사 결과 실제로는 포털의 영향력이 심각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굉장한 파급력을 미치는 결론이 성급하게 도출될까봐 우려됨

- (△△△) KISDI 경쟁상황평가에서 부가통신시장을 조사할 당시의 이용자 설문과 공개된 

IR자료를 토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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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협회 입장에서는 KISDI 측에서 발표한 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하는 입장이나, 아직 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지는 못함

o (○○○) 권순엽 변호사님이 부가통신역무 규제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규제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함

- 진입 조건이 신고로 완화되었다고 하나, 미 신고시 과기부장관이 시정명령이나 철거 명령도 

내릴 수 있어서 강한 사전규제를 하고 있음

-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가 2만 건이 넘으며, 앱 하나만 팔아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반 

사업자들은 법규를 다 확인할 수 없음

- 인터넷은 혁신이 필요한 곳이므로 사전규제를 없애고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함

- 시장 평가 시 몇 만개나 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서 자료를 모두 받자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특정 사업자의 자료만 받을 수밖에 없음

- 권순엽 변호사님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필요성 근거를 더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며, 수많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법은 염수현 박사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람

o (△△△) 부가통신시장 현황 파악 및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하겠음

o (네이버) 조사 대상을 소수의 회사만 대상으로 한다면 규제시 표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

- KISDI 경쟁상황평가에서 부가통신시장에 대해서는 검색시장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

- 몇 개 회사로 시장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용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에 반영해야 함

o (○○○) 오늘 회의는  앞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며,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추후 논의 예정임

o (△△△)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없어지면서 신고제가 사실상 잘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지 말라는 주장은 초법적인 발상임

- 영세한 사업자는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 행위가 쉽지 않아 실질적으로 규제 적용

대상 사업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신고제는 일정한 지위를 획득한 사업자에 한정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사업자를 조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지위를 어느 정도 획득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가져야 하며, 다만 기간통신사업자 수준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함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관점에서도 규제 수준이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없

다. 전체적인 규제 관점에서도 보면 공정거래법상 등 이미 무수한 타 법령들의 규제적용을 받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규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 기간통신사업자 부담이 크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됨



- 548 -

o (○○○) 공정거래법은 국내 산업을 전반적으로 보고, 사업법은 통신이라는 전문 분야를 대상으로 

하므로 방통위나 미래부에서 하는 규제가 더 효율적일 수 있음

o (△△△) 방통위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용자 보호임

- 시장이 변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살펴보자는 것이며, 이번 논의를 기간 대 부가 측면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EU에서 만드는 법안이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임

- EU나 한국의 공정위, 사법부 등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는데, 이러한 침해 

유형만이라도 규제체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에 국민들의 피해 상황을 알기 위해 검색, O2O, 포털 등 서비스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용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옴

- 시장현황 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사례가 

발견된다면 다른 사업자들에게 알려 위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점은 기간통신사업자 보호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임

o (□□□) 1부 회의 후에 사업자분들은 이석하실 예정이어서 5차 회의 일정 및 발제 내용에 

대해 미리 협조 부탁 말씀을 드리겠음

- 5차 회의는 7월 13일(금) 개최될 예정

-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부가통신사업자들께서도 부가통신시장 실태조사 방안(내용, 절차 등)과 

부가통신 규제 합리화 방안(규제 수준 및 내용)에 대해 사업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제해 

주셨으면 함

  

□ 소위원회 위원 토의(2부: 소위원회 위원 간 토의)

o (○○○) 논의가 지나치게 기간 대 부가로 흘러가는 것은 발전적이지 않음

-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 논의를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진행 방식 변화가 필요함

- 궁극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것인데, 통신사를 위한 것이라는 오해가 존재함

- 부가통신시장에서 소비자 문제와 해외 해업자들의 시장 독점화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임

- 미국이 규제가 없어서 사업자들이 성장했다고 하나 사후규제가 강한 나라이며,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다름

- 소비자 문제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경쟁상황평가가 

필요함

o (△△△) 시장현황 파악시에 부가통신역무 유형을 보다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부가 대 기간 경쟁 가능성도 포착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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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주제 발제 내용이 사업자들을 자극시키는 것으로 보여서, 좀 더 발전적인 토론을 

위해 케이스 스터디를 제안함

o (○○○) 부가통신시장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가 부족하므로 제안하신 의견대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 방통위 차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시장 실태 조사 공정경쟁 여부를 설문조사 했는데,

케이스 스터디를 할 만큼 연구자료가 축적되지 않음

- 시민단체에 인터넷 불공정 관련 접수된 민원이 있다면 유형화해주셨으면 함

- 케이스 스터디를 유형별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임의변경, 무단변경과 같은 이용자 침해 행위가 있었는데,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법적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음

o (△△△) 규정상 자본금 1억 원 이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면제 대상이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하더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로 귀결되어 부가통신사업자의 규제 

부담이 늘어날 것이므로 반발은 불가피함

- ♧♧♧님 의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자 관련 문제가 발견된다면 바로 잡고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공정위에서도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임

- 시장현황 파악하기 위한 자료 요구시 법률에 근거해야 함

- 통계보고 의무 규정이 존재하나 제출대상이나 통계표에 관해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실태조사 등 필요에 

의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됨

- 금지행위 사전단계 측면에서 제출을 요구하기보다 사실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명령시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함

o (□□□) 현재 EU가 만든 법률 조항에 이용자 보호 등 대부분의 유형이 포함됨

-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이나 행동강령으로 사업자들이 준수하는 형태로 시행할 수도 있음

- 유형화를 좀 더 찾아보려고 노력 중이며, 소비자 시민단체에 제기된 민원을 찾아보고 말씀

해주시기 바람

-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통계보고 받을 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함

- 현행 통계 보고양식은 시대에 뒤쳐져서 검색, O2O 등 기능별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통계 보고 양식을 변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태계 현황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o (○○○) KISDI에서 검색시장만 살펴봤다는 비판이 있으나, 부가통신시장에서는 검색시장 

외 관련 시장 획정이 어려움

- (△△△) 이와 관련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하며, 통계청과 같이 일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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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시장 획정이 어려우므로 경쟁상황평가에 앞서 실태조사부터 해야 함

- (○○○) 실태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그동안 관심 밖이어서 조사를 진행

하지 않았음. KISDI 경쟁상황평가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음

- (△△△) 국내 사업자는 협조를 기대할 수 있으나 해외사업자의 협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o (□□□)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듯하며, 설문을 통해 

보정하고 IR, 글로벌 리서치 자료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반드시 자료를 내라고 명령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일부 의원들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발의한 법안이 있기는 함

- KISDI에서 통계보고 법령 및 통계보고양식 개선 방안, 현실을 반영한 부가통신역무 재분류 

등을 연구할 수도 있을 것임

o (○○○) 다음 회의에서 전문가 위원 분들 중 두 분께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제해 주셨으면 함

- 한 분은 부가통신시장 실태조사를 위한 통계 보고 법제화 및 통계보고양식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고, 다른 한 분께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해 

주시기 바람

o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통신시장에서의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사업자간 불공정경쟁 방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함

- 특히 이용자 관점의 규제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하였으나 부가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에 

관해서는 부족한 감이 있음

o (□□□)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 대상이 기간통신사업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유형을 부가-

기간, 부가-부가, 부가-비통신으로 분류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부가-비통신(O2O) 예는 배달의 민족으로 상대방이 일반 업체이며, 특정 업체만 앱에 실어주는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부가 대 기간은 LGU+-넷플릭스로 볼 수 있으며, 거래상 지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해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함

- 부가 대 부가는 앱스토어나 검색엔진에서 CP에 대해 검색 차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중 부가-비통신 유형 규제방식이 문제임

o (○○○)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 해당 여부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는 개념이 

달라져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제조업체에 대한 개념이 없고, OS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인지 여부가 

애매하여 규제 영역에서 제외되기도 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법적용이 필요한데,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제를 없애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사업자 지위에 의한 금지행위 유형을 공정거래법처럼 행위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부가 사업자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사업법 내 일부 조항은 행위 중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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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사전규제는 없애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다만 사후 규제시 부처 간 

조율을 고민해봐야 함

- (□□□) 이 자리에서는 합의점 및 방향성이 우선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함

- (○○○) 사전 규제를 제거할 경우 전문규제기관과 경쟁규제기관과의 차별성을 근거를 찾기 어려움

o (△△△) 부가통신사업자도 세금 때문에 사업자 등록 신고는 하고 있음

o (□□□) 최소한 형사 처벌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 함

o (○○○) 방송법 금지행위 쪽을 보면 공정위에서 규제하려고 노력 중임

- (△△△)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전산화해서 모두 들여다보면 좋겠지만, 사실 전기통신은 

기술규제와 연결되어 다루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o (□□□) 규제를 완화할 경우 유형별로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적용해야 하며, 신고조차 안하면 

사업자 지위 재정립이 어려움

o (○○○)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고면제는 어렵다고 생각함

- 통신판매업처럼 규모가 작아도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 (△△△) 중복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많아서 문제임. 규제에 막혀서 해외로 나가는 

사업자도 있음

o (□□□) 신고 의무는 최소화하고, 대신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는 법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 개별법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o (△△△) positive 방식으로 규제할 경우 예측가능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음

o (□□□) 기간통신역무 범위가 넓어지고 부가통신역무도 다양화되어 역무 분류체계도 개정이 

필요함

o (○○○) 이번 회의에서 기간 대 부가 측면에서 논의가 되면서 쟁점이 국내 간 대립으로 이어짐

- 기간 대 부가 문제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이슈와 다시 분류해야 할 필요가 있음

o (△△△) 내부적으로 논의 해보겠음

o (□□□) 다음 회의에서는 부가통신시장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제로 논의하겠음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o 1소위원회 5차 회의는 7월 13일(금) 2시부터 개최될 예정

o 차기 회의에서는 부가통신시장 실태조사를 위한 방안, 부가통신사업자 규제합리화 방안 등에 

대한 발제 및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o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부가통신시장 실태조사 방안 및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합리화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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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제5차 회의

1. 회의 개요

o 일시 : ’18. 7. 13.(금) 14:00~17:00

o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

o 참석자

- (전문가) 광운대 김상훈 교수(1소위원장), 한신대 문철수 교수, 호서대 곽정호 교수, 서강대 

홍대식 교수, 가천대 최경진 교수, 광장 권순엽 변호사, 한중 정경오 변호사,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한양대 이호영 교수

- (소비자)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신문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 (방통위) 김재영 국장, 곽진희 과장, 최윤정 과장, 양기철 과장, 천지현 과장

2. 회의록

□ 발표 및 토의(1소위원회 전체 토의)

o (○○○) 오늘 5차 회의는 4차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지난 회의 내용을 잠시 

언급하겠음

- 변화된 인터넷 시장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 규제 합리화 방안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며, 부가통신서비스 사업부문의 영향력 

확대로 부가통신서비스 유형별 시장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

- 이와 관련하여 부가통신시장에 대해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는 경쟁

상황평가제도의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합리적 시장획정 방법론 부재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현시점에서 당장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함

- 그러나 실태조사는 시도해볼 수 있다는 의견으로 수렴되어 실태조사의 수용 가능한 범위를 

논의하기로 함

- 이러한 4차 회의 내용을 토대로 금일 5차 회의에서는 인터넷 시장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고

려사항과 부가통신시장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실태조사 방안에 관하여 전문가 네 분

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며,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네 분의 발표가 모두 끝난 후 발제 내

용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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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시장 규제 합리화 방안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적용사례 및 시사점 (발표: 한양대 이호영 교수)

o 발표자료는 최근 작성한 논문 내용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며, 사례 중심으로 살펴봄

- 사례는 인터넷 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근거에 중점을 둠

o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1) 2000년대 중반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서 

결론적으로 공정위가 관련 시장획정이 적절하지 않아 그에 따른 판단 오류가 발생함

- 시장점유율이 포털의 광고 매출과 관련 없는 전체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 최근 

매출액 기준만으로는 과점시장 고착화 인정 어려움

o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2) 공정위는 인터파크-지마켓 사건에서 오픈마켓 시장과 광고

시장을 별도 시장으로 획정하였으나, 오픈마켓시장과 광고시장(가격비교사이트)은 구분하기 

어려워 동일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o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3) 이베이-지마켓의 결합으로 시장집중도가 높아지지만,

인터넷 시장의 동태적 성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약화될 것으로 평가함

o (해외 사례1) 구글의 검색편향(자사 컨텐츠 우대, 경쟁컨텐츠 선택적 강등 혐의)사건에서 

미국과 유럽은 상반된 결론을 냄

- 미국은 특정범주의 검색에 대해서 구글이 대체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디자인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여 무혐의로 결정함

- 유럽은 구글이 높은 시장점유율 유지, 네트워크 효과가 커서 진입장벽 높다는 점, 일반 

인터넷 검색시장 지배력을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으로 전이한다고 판단하여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인정함

o (해외 사례2) 시장 점유율 이외에 동태적 경쟁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국 텐센트의 시장 시배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

- 관련 시장 획정은 독적점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평가 도구에 불과하므로, 모든 시지 

남용사건에서 반드시 관련시장 획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함

o (해외 사례3)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사건에서 FTC는 제3자 광고 관련 서비스 시장의 경쟁 

증가 예상, 고도로 차별화된 경쟁상품으로 경쟁하는 시장이라고 판단하여 경쟁제한 우려를 

인정하지 않음

o (해외 사례4) MS-YAHOO의 검색 제휴에 대해 미국 연방법무부와 유럽집행위는 검색시장에서 

지위가 미약한 사업자가 구글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함

o (해외 사례5) 페이스북이 왓츠앱 인수시 FTC와 유럽집행위는 인터넷 시장 경계가 불분명하여 

관련시장 획정을 유보하였으며, SNS와 메신저 서비스는 차별성, 대체성, 보완성이 존재하므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

o (시사점) 인터넷시장 동태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므로 관련 시장 획정시 유연한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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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력 및 경쟁효과 평가시 다면적인 시장 성격 이외에 인터넷 검색서비스 및 관련 시장의 

혁신성 및 동태적 성격을 고려해야 함

- 진입장벽 존재 및 정도에 초점을 두고, 경쟁촉진 및 소비자 편익 제고 효과를 고려해야 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개선 방향 (발표: 한중 정경오 변호사)

o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관련, 이용자보호 관점에서 개선방향 제시함

o (개념) 사업법상 금지행위는 규범을 의미하며, 명령적 행정행위 일종

o (위법성 판단기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저해우려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이용자이익저해성은 관련시장 획정 없이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o (판단기준 입증책임) ‘정당한 사유 없이’와 ‘부당하게’를 입증해야 함

o (금지행위 분석) 5호 및 5호2를 제외하면 모두 B2B 영역과 관련 있음

- 1호는 사전규제가 적용되어 사후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낮으며, 2호는 수범자가 기간통신사업자

- 3호는 이용자 관련이며, 4호는 사전규제에 가까우므로 사후규제화로 바꾸어야 함

- 5호 및 5호의2는 확대해석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도 해당하게 된 것

- 6호 및 7호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 어려움

o (개선 필요성 및 방향) 주된 규제가 기간통신사업자 대상이나, 통신시장 변화로 개선이 필요함

- 콘텐츠 위주 경쟁, 기간통신사업자 우월적 지위 상실, 부가통신사업자의 혁신 주도,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출

- 이용자보호 관점을 반영하고, 공정경쟁저해성에서 유형 신설 및 다양화를 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어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사업자, 선탑재 앱을 제공하는 제조사도 금지행위 대상에 포함해야 함

- 신유형 서비스로 인한 공정경쟁저해성 또는 이용자이익저해성 대비, 기간통신사업자 우월적 

지위 상실에 따른 균형적 시각 반영, 비대칭적 금지행위 개선, 사실조사 실효성 확보 필요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방안

◇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방안의 쟁점과 주요 고려 사항 (발표: KISDI 염수현 연구위원)

o (논의배경) 새로운 경쟁 이슈 및 이용자 보호 이슈 등장으로 시장 현황파악 요구 증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기본적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음

- 지난시간에 시장획정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실태조사나 통계조사 보고 강화가 현실적인 안

이라는 의견 존재

o (실태조사 고려사항) 전반적인 시장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실태 조사 및 분석 실시

- 해외사업자 자료 확보 및 제출 신뢰성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시장규모, 서비스 중요도 등 모니터링 필요성 있는 주요 서비스 선정이 필요하며, 내용은 

전반적 시장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장구조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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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계보고 고려사항) 전기통신사업법상 과기부에 통계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방통위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검토

- 현행 서비스 분류 체계가 인터넷시장 경쟁 정책 및 사후 규제에 적합하지 않아 수정 필요

- 매출액을 광고매출액 등으로 세분화하고, 무료제공 서비스에서는 유료가입자보다 실사용자 

등이 더욱 중요한 지표임

◇ 인터넷 기업이 생각하는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방안 (발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실장)

o 경쟁상황평가나 통계보고 방안에 대한 입장 중심으로 정리함

o 경쟁상황평가 지표를 부가통신시장에 적용시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부가통신시장의 경쟁상황평가 도입 필요성에 의문이 존재함

- 시장집중은 시장획정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만 가능하고, 진입장벽은 대규모 장치 등 산업에 

해당함

- 이용자 행위 지표에 의하면 부가통신시장에서는 사업자 전환 및 정보 획득이 용이하며,

사업자 행위 지표는 극소수 서비스에만 해당함

- 시장성과 지표는 요금이 없거나 서비스별로 상이하여 이용자 만족도 측정이 어려움

- 이에 반해 기간통신시장은 경쟁이 제한되기 쉬운 특성으로 인해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o 정책 기초자료로 실태조사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이 역시 경쟁제한 해소 및 이용자

이익저해 규제가 목적이라면, 조사에 앞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

o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실시중인 경쟁상황평가는 지난 회의에서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논의됨

- 앞서 네 분의 발제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다른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o (□□□) ♧♧♧님께 질문 드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점유율을 40%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 기준이 온라인 사업자에게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을 번복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함

o (○○○) 그러한 접근방식을 온라인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 없이 

사업자 점유율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함

- 경쟁제한 요건을 보이는 특정 사업자의 행위와 관련된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판단이 선행되어야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공정위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시장점유율 지표를 이용하고 있음

-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 것을 번복한 결정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음

- 질문의 취지가 추정 기준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

인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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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자료 24페이지에서 인터넷서비스 시장의 동태적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이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법적 개선을 고려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봄

o (□□□) 이전 회의에서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가 논의되었음

- 그러나 앞서 KISDI 발표는 경쟁상황평가 도입보다 시장실태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고, ♧

♧♧님도 인터넷시장의 동태적 요인으로 인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이 

1년마다 주기적으로 관련시장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하심

- 그렇다면 경쟁상황평가 도입보다는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정리에 국한하여 논의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함

o (○○○) 지난번 논의까지 인터넷시장에 경쟁상황평가 적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으나,

목적이나 방법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더 많았음

- 그 대안으로 실태조사나 통계보고 제안되었으며,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면 고려해야할 사항을 정리함

o (한국신문협회) 포털시장의 독과점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아 편향성이 의심됨

-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가 진행 중인지 의문임

- 발제 핵심이 시장획정,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인데, 독과점에 대한 균형성 필요

- 국내 인터넷 포털 시장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포털의 뉴스시장 독점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쉬움

- 여론 집중 조사를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한 기사 이용률이 80%이상,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도 양 포털 검색점유율이 80%이상으로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됨

- 인터넷시장 독과점으로 부동산, 소핑 등으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뉴스 미디어

시장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저장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포털에 대한 종속이 

우려되고 있음

- 결국 이용자 편익을 이야기하는데, 획일성 및 집중으로 저널리즘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 우려됨

- 한국신문협회는 차후에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별도로 발제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시기 바람 

o (□□□)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시장 파악보다는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정보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후 규제를 전제로 공정거래제한, 이용자보호 두 가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함

- 부가통신사업자도 망을 설치하는 상황인데, 이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금지행위 집행을 위한 

관련 사업자간 역학 관계, 이용자에 대한 장악력 등 조사 범위를 고민해야 함

- 기존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저항만 불러일으키고 금지행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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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50조 금지행위는 유형별로 열거하고 있는데,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위주 유형이라 

조항이 제한적이며 인터넷 시장의 동태적 특성을 포섭하기 어려움

- 또한 시장이 변화하더라도 포섭할 수 있도록 일반화된 유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음

o (○○○) 법리적 측면에서 금지행위 적용시 근거가 있어야 하고,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서 

포괄적인 규정이 어려움

- 금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로 접근한다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일반 

규정을 도입하더라도 엄격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으나 현재로서는 형사처벌이 걸림돌로 

작용함

o (△△△)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형사처벌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공감함

- 형사처벌로 할 것인가, 효과적인 행정제재로 접근할 것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o (한국신문협회) 4차 회의까지의 논의 내용이 역동성과 변화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지속되는 결론인 것인가?

- (○○○) 현재까지는 그러한 결론이 유지됨

- (한국신문협회) 여론시장 단면시장에서는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차기에 다루어주셨으면 함

o (카카오) 역차별 해소가 큰 테마였는데, 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확대로 논의가 진행

되는지 의구심이 존재함

- 상생협의회 주제가 균형 있게 발제되고, 논거가 충분히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하나,

- 앞으로는 역차별, 망중립성 등 국제적인 문제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실효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바람

o (SK텔레콤) 기간통신사업자 대 부가통신사업자의 이분법적인 논의는 사라질 필요가 있음

- 기간통신사업이 독과점적 성격이 강하고 전환비용이 높다고 하시는데, MVNO를 포함해 

46개 사업자가 경쟁 중이며 번호이동성으로 인해 경쟁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한국신문협회에서 말씀하시듯이 언론 및 기사, 검색, 광고 서비스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쪽

으로 집중되고 있음

- 전환비용이 없고, 진입장벽이 없는데 한쪽으로 쏠린다는 것은 이상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

라고 생각함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가 사업자와의 합의로 적용된 것처럼 충분히 논의

하다보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통계수집 및 자료수집에 대해서는 Ofcom의 strategic review 등 문헌을 참고하여 다른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o (KT) 2017년 경쟁상황평가를 보면 부가통신시장 규모가 커진 것을 알 수 있으며, 기간통신

사업만 규제를 하여 형평성 논란이 존재함

- 경쟁상황평가 도입과 관련하여 시장획정의 어려움에는 동의하나, 기간통신사업부문을 시내,

시외, 국제, 초고속, 이동 통신 분야로 나누듯이, 인터넷서비스시장도 도 쇼핑, 검색, 광고,

게임 분야 등으로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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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시장에서도 결합시장의 경우는 일반적인 시장획정방법인 SSNIP 적용이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결합시장에 대해 시장 획정 대신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처럼 인터넷 검색시장이 쇼핑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함

- 시장획정 방법론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우선 인터넷 검색시장의 영향력을 살펴본 

이후 순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해갈 수도 있을 것임

o (□□□) 기간통신사업자에 적용하는 방법은 아니더라도 경쟁제한, 이용자이익 보호 침해 

상황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평가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받아 드리겠음 

- 여기서 1부 회의를 마치며, 2부에서는 위원님들간 토의가 이어지겠음

□ 역차별 논의 및 개선방안 토의

o (○○○) 오늘 회의의 두 주제 중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합리화에 대해 먼저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o (△△△) 경쟁이라는 틀에서 평가를 하여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접근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유럽에서는 경쟁보다는 사업자관계(B2B)에서의 공정성, 협상력, B2C 이슈를 살펴보고 있음

- 이러한 주제는 실태조사 파악과 연관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영역 차별화도 

가능함

o (□□□) 앞서 1부 회의시에 발표된 인터넷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법 적용사례를 보면 일부 

경쟁제한의 요소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경쟁을 촉진하거나 이용자 이익이 증대되면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도 많았음을 알 수 있음

- 부가통신서비스의 혁신성 및 동태성 등 업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의 규제수준 비교 관점에서 부가통신사업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지양해 주셨으면 함

-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침해 및 경쟁제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포털의 언론에 대한 경쟁 제한 행위도 실태조사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될 수 있어야 함

- 염수현 박사님이 실태조사의 필요성 및 수용범위, 실시방향에 대해 당위론적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방법 및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o (○○○)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후규제를 적용하고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금지행위 50조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다 포섭할 수 있으므로, 방통위의 의지에 따라 전기통신

사업법 내에서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 50조에서 공정한 경쟁을 언급하고 있으며, 시장 실태 파악은 이를 위한 선결적인 절차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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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선후 명확성이 필요함

- 법위반 행위로 인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미리 부당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사후 규제로 보기 어려움

- 사후규제로서 혐의가 발생할 때 조사를 제대로 진행한다면 규제기관이 자연스럽게 자료 

확보가 가능하고, 누적된 자료를 통해 혐의 여부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함

o (□□□) 사후규제 측면에서 자료제출 의무는 현행법에도 존재하므로 그 부분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으나, 현재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임

- 해외 사업자의 매출액, 이용자 수와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 자체가 없어서 정책수립이 불가능함

-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무리인지 궁금함

o (○○○) 금지행위 적용 대상은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것이므로 신고제에서 

일정한 시장지위를 가진 부가통신사업자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장조사는 불가피하므로, 방통위에 이를 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함

o (△△△) 사업자 매출 등 파악이 의미가 있을 것이며, 자본금 1억원 미만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 등의 개정이 필요함

- 신고 기준을 매출액, 이용자 수 기준으로 변경한다면 정상적인 신고를 통한 사업자 파악이 

가능하여 실태조사 기반이 될 수 있음

o (□□□) 신고기준 자체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봄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사후 규제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면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일반적인 현황조사는 ♤♤♤님 말씀처럼 신고시 추진토록 하는 

방법도 있음

- 실태조사 항목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나, 협조의무를 법률로 정하거나 불이행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o (○○○) 전기통신사업법에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통계현황보고 조항이 있음

- 개별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만을 위한 조항은 만드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서식 등에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임

- (△△△) 과기부 고시로 되어 있는지?

- (□□□) 그러함, 시행령이 있고, 다시 고시로 되어 있음

o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통해 실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함

- 앱을 만드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으며 오히려 신고제도로 역차별이 발생하기도 함

-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경쟁행위 등 위반 시에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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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신고가 없으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담보가 어려움

- 국내 대리인 지정을 추진하는 상황인데 집행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우려됨

o (□□□)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이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등을 규제하고 있는데, 신고유무와 사후규제는 별개라고 생각함

- 앱 사업자가 너무 많아서 신고 여부 자체도 어려우므로 진입규제 완화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신고 없이 규제 가능한 것이 법 집행력이나 관할권 확보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시장상황 파악을 해야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실태조사는 법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함

- 다만 실태조사 항목 및 결과 보고시기 등을 법적 의무로 정한다면 예산확보가 용이함

-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시장상황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검색, 쇼핑몰, 소셜미디어, O2O, 앱마켓 시장에서 사업자에게 어떠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인데, 실태조사로 침해 행위가 유형화된다면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o (○○○)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할 때 지금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봄

o (△△△) 실태조사는 통계를 모으기 위한 정량적인 실태조사와 서면으로 불공정한 행위, 하

도급 관계 등을 파악하는 정성적인 실태조사가 있음

- 실태파악의 한계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의미가 크지 않은 자료일 

수 있음

- 따라서 자료제출 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통계보고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는 듯함

- 공정거래법 3조를 보면 독과점 규제의 경우 시장 조사가 가능하며, 입법을 위해서도 시장

조사가 가능함

- ♤♤♤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성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으며, 이 부분을 명확하기 위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 (□□□)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기를 바람

o (○○○) 기간통신사업이나 방송사업에 적용되는 실태조사 형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

- 부가통신사업의 실태조사는 정보통신산업통계 수준으로 하면서, 정성적으로 이슈별로 조사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봄

- 계량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이용자 이익 침해 측면을 서비스 시장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o (△△△) 공정위는 독과점이 유지되는 시장에 대해 행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

조사 요구가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장 선정 기준이 중요함

- 공정위가 법 개정 추진으로 시장상황 및 정부규제로 인해 경쟁이 부족한 분야를 보려고 함

- 시장 조사 요구시 공정위가 규제 영역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으며, 사업자 전반보다는 

사업자간 관계에서의 문제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함

- EU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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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중복 규제가 되지 않도록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외의 다른 법령들에서 포함하고 있는 규제 관련 조항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음

- 즉, 다른 법령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제외하고, 관련 법령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규제방안 수립이 필요함

- 부가통신서비스 시장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조사양식이나 

서비스유형 분류는 향후 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됨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o 1소위원회 6차 회의: 8월 10일(금) 오후 2시 개최 예정

o 6차 회의에서는 해외사업자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해외 관련기관과의 국제 공조 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며, 최경진 교수님이 발제하실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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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제6차 회의

1. 회의 개요

o 일시 : ’18. 9. 7.(금) 14:00~17:00

o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

o 참석자

- (전문가) 광운대 김상훈 교수(1소위원장), 숭실대 최정일 교수, 서강대 홍대식 교수, 광장 권순엽 

변호사,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 (소비자)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신문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 (방통위) 김재영 국장, 곽진희 과장

2. 회의록

□ 주제 발표

◇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인허가 등 명의와 서비스 제공 주체 불일치 문제           

(발표: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o 본 협의체의 취지인 상생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

되기를 바람

o (부가통신사업 신고명의 문제) 해외기업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법률·실무상 신고제도의 통일성이 미비하여 직접 신고 어려움 존재

- 부가통신사업 미신고 상태로 경영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과거에는 규제기관이 행정

관리상 어려움 등으로 해외법인이 한국 자회사를 통해 인허가를 취득하도록 함

- 2016.9.1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을 

개정하여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시에 필요한 증명서 확인을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증명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국법인이 해외 본사에서 직접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등록세 납부 문제 등을 이유로 실무상 한국법인 설립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거나,

이미 설립된 한국법인을 이용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경우 존재

- FTA 및 WTO 등 국제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면제되며, 전기통신

사업법에서 금지행위의 적용 대상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 면제된 자도 포함



- 563 -

- 해외사업자의 경우 면제되었다는 해석 하에 금지행위 적용이 가능하며, 원칙은 서비스 

제공자와 명의주체가 일치해야 함

o (기타 법령상 유사 사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 신고 이외에 다른 법령상에서도 

인허가와 관련하여 인허가 명의와 서비스 제공주체 불일치 문제가 나타남

- 통신판매업 신고, 위치기반서비스,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이 대표적인 사례임

-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우버가 본사 명의로 신고한 바 있으나,

- 최근 방통위가 상법에 근거하여 개정한 고시는 외국사업자에게 국내 영업소 또는 대표자 

주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외국법인의 직접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o (개선 방향) 국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행위 주체와 신고 명의 주체를 일치

시켜 법 집행력을 확보해야 함

- 진입규제의 필요성이 낮은 분야에서 신고라는 규제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행위 주체와 신고 명의 주체 일치를 위해 1)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국내 자회사가 아닌 

해외 본사 명의로 직접 신고하도록 행정해석 및 관행을 명확히 해야 함

- 2) 위치정보법 허가신청 및 신고서 서식 개정 근거인 외국회사 관련 상법 규정에 대한 재

검토 필요

- 3) 신고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은 과도하므로, 원칙적으로 시정을 명하고 불행시에 일정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분야에서의 국제 공조체계 강화 방안 (발제: 가천대 최경진 교수, 발표:

KISDI 염수현 연구위원)

o (역차별 해소 방안) 역외적용,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절차적 개선, 자율규제 촉진

- 국외 행위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내법 적용 근거 신설

- 국내대리인지정제도를 통해 이용자 보호 규제 적용 대상에 해외사업자 포함

-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이용자 피해발생시 민원처리 및 피해구제 창구 명확화

-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해외 사업자의 자발적인 국내 법규범 준수 참여 촉진

o (국제공조체계 강화) 국제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GDPR이 역외적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관계에서 집행력이 부재하여 이를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 국제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개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국제전기

통신업무에 관한 승인)의 2 신설하는 등 법적 근거 명시

- 보다 강력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63조의 2 상호주의 규정을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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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의견청취 및 토의(1부: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사업자 간 토의)

o (○○○) 해외사업자의 경우 신고주체와 사업주체(본사) 불일치로 법적 책임 공방이 존재하며 

민원처리에서도 한계가 있으므로 신고 및 사업 주체 명의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박변호사님은 인터넷 사업 특성 고려 및 글로벌 스탠다드 부응차원에서 규제자체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과 해외본사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제시

- 과거에도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증명서 확인으로 해외 사업자가 직접 신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었으며, 우버와 같이 본사 명의로 위치기반서비스

업을 직접 신고한 전례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해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님이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박

변호사님 발제 내용과 관련해 말씀해 주시길 바람

o (△△△) 서비스 제공 주체와 신고주체 불일치 문제와 사실상 글로벌 CP의 신고가 무력화된 

점을 고려할 때 신고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필요

- WTO 양허 부분이 법제에 수용됨에 따라 해외 기업은 방통위 고시의 상법 근거와 관련 없이 

국내 영업소가 없더라도 사업이 가능함

- WTO에서 진입규제가 등록으로 되어있음에도 법은 글로벌 CP가 신고 없이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신고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를 진입규제의 적용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함

- 신고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금지행위를 통해 제재할 수 있으며, 이용자 이익이 대형 CP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정사업 규모 도달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러한 경우에도 해외사업자가 국내 영업소 없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 신고절차를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o (□□□) 신고제는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소비자 문제 발생시 연락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공정위도 전자상거래법에서 신고의무를 완화하는 추세이며, 다만 비대면 사업 특징상 신원 

확인을 요구하고 있음

- 신고 의무는 주되, 사업자 확인은 가능한 수준에서 간소화해야 함

o (○○○) 지난 8월3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개인정보대리인 지정제도가 의무화

됨에 따라 타 법에서도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국내대리인의 신고를 사업주체가 신고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다면 신고명의 불일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o (△△△) 개인보호 관점이 아닌 진입시점 규제로서의 국내대리인지정제도는 통상 문제를 야기

할 가능성이 높음

- WTO에서 양허한 부분을 규제하면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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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위치정보의 보호는 진입규제가 아닌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며 

국제협정은 이와 관련하여 예외적용을 둘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요구는 FTA 또는 WTO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FTA에서 부가통신서비스는 해외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는데, 국내

대리인 지정은 국내에 실체를 두어야 하는 형태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o (□□□) 규제수준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면서 사업자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함

- local presence에 대한 요구로 해석될 경우 FTA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내국인과 다르게 

규제한다는 점은 논란이 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대리인 지정제도의 FTA 위반 여부는 불명확하여 위험이 존재함

- 규모가 큰 해외 기업들은 국내에 연락망을 두고 있으므로 사실상 규모가 작은 해외사업자가 

적용대상이 될 것이며, 규제집행력은 대리인지정제도로 해결될 수 없음

- 집행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o (구글코리아) ♤♤♤님이 사업자의 규모에 따른 신고의무를 제안하셨는데, 규모보다는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기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함 

- 법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제도망을 피해가는 기업들을 규제 대상으로 해야 함

- 역차별 문제는 규제 당국의 실행력에서 야기됨

- 대리인제도와 상관없이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기관은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

o (페이스북코리아) 현재 해외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조사를 받고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규제가 충분히 적용되고 있음

- 오히려 신고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국내외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o (□□□) 두 번째 주제인 규제집행력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서 최경진 교수님이 

제시한 방안 이외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국제공조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1차적이나,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등 행정적 업무 수행

시에 문제가 되는 기업이 속한 나라와의 행정업무 공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국가 간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이나 조약 체결의 필요성도 크다고 봄

o (○○○) 발제문에서 해외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기관이나 분쟁해결기관 등과의 

실무적 공조체계 예시로 언급된 CERT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은 컴퓨터통신망을 해커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를 중심으로 

결성된 컴퓨터 침해 대응팀으로 여러 나라의 통신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o (□□□) 국제공조를 위해서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하는데 부가통신사업은 각국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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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사업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유럽이나 아시아 콘텐츠 시장은 사실상 미국 기업들에 

의해 잠식됨

- 우리나라가 선언적으로 공정거래법처럼 국외 사업자 적용을 명시하는 입법이 가능하나, 국제 

공조는 어려움

o (○○○) 국제공조를 논의하기에 앞서 국제지형도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도의 

수준을 살펴봐야 함

- 국제공조의 대표적인 사례가 공정거래 분야이며, 일련의 사건들 이후 미국에서는 국제 

카르텔, 유럽에서는 기업결합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유럽이 미국 기업 간 결합이 글로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금지하면서, 미국은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유럽에 국제공조를 먼저 제안함

- 각국 공정거래 규제기관들은 ICN이라는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매년 회의를 개최하며,

그 해 각 국가의 현안 검토 및 조사업무·테크닉 개발·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

- 카르텔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공조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나, 통신의 경우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법제 차이도 존재함

- 따라서 상대국의 어떠한 규제기관과 공조할 것인지도 고려해보아야 함

- 미국보다는 우리와 이해관계가 비슷한 유럽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유럽연합의 정보사회국

에서는 경쟁법 이외에 다른 규제를 수립하려고 하므로 이와 같은 규제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함

o (△△△) 국제공조는 동일한 행위가 다수의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공통적인 문제로 

인식할 경우 가능함

- 카르텔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위법화에 대한 개념이 유사하나, 개인정보 법제는 국가별로 

다르고 위치정보는 우리나라 독자적 규제라 국제공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움

-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시 다른 나라의 조사 방식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다만 각 나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관할권과 공유할 수 있는지 의문임

- 공정위는 카르텔과 관련하여 자료공유를 하는지?

- (□□□) 협약에 따라 공유가 가능함

- (○○○) 그렇다면 실무적 접근법과 협약이나 조약에 근거를 두는 법적 접근법이 모두 

필요함. 카르텔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듯하나, 각국의 법위반 자체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어 공통분모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함

o (△△△) 통신 분야에서의 국제공조 노력이 있었으나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해 무산됨

- 유럽과 트래픽 유발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우리나라에서 

ITU 어젠다로 상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미국의 입장이 확고하여 실패함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규제가 강한 편임에도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미국에서는 그러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국가마다 

상황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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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한국신문협회에서 포털의 경쟁상황평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 지난 회의에서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평가가 어렵다는 소위 위원들 간 의견 일치가 

있었는데, 한국신문협회에서는 이견을 가지고 계신 듯함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추가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토의하고자 함.

o (한국신문협회) 국내 3대 포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는 인터넷 뉴스시장 및 검색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으므로 현황 파악이 필요함

- 국내 3대 포털의 인터넷 기사 이용 점유율은 85.2%, 검색시장 점유율은 87.2%에 이르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장획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쟁상황평가 또는 공정거래

법의 적용에서 제외됨

- 검색시장은 자생적이지만, 포털이 인터넷뉴스시장에서 기사를 선별, 편집하면서 의제 자체를 

설정하므로 문제임

- 이러한 구조에서 언론의 포털 종속, 뉴스콘텐츠 투자 감소, 뉴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함

- 국회에서도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이 인터넷 기반 통신사업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부가통신사업자를 경쟁상황평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됨

- 경쟁상황평가는 규제가 아닌 현황파악을 위한 것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필요함

o (△△△) 한국신문협회가 주장하는 경쟁상황평가는 이용자 후생 침해나 경쟁 제한에 대

한 모니터링을 의미하고 계신지?

- (한국신문협회) 여론집중도 조사 위원회가 있는데, 포털에 대한 자료 자체가 불확실하여 전제적으로

조사가 필요함. 네이버와 카카오는 독과점 사업자로 추정이 되나, 이 부분에 대한 규제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이들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를 살펴봐야 함

o (○○○) 사업자들 및 위원들께서는 한국신문협회에서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지난 4, 5차 회의에서 부가통신서비스 산업의 특성이나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

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무리라는 결론에 이르렀음

- 또한 현실적으로 합의된 방법론이 부재한 것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실시가 

어려운 이유로 제기됨

- 경쟁상황평가 대신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포털의 불공정 행위 또는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를 추적해보자고 결론을 내림

o (한국신문협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모니터링을 위한 근거나 강행 규정이 없

다면 자료제출이 보장될 수 없을 것임

-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방통위 고시나 지침 규정이 있어야 행정기관의 강제력을 담보할 수 있음

- 방법론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뉴스 검색,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전자상거래 등으로 

시장 획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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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 조사에 의하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독점력이 막강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o (□□□) 지난 회의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은 법령에 반영키로 하고, 부가통신시장 상황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을 강구하기로 결론을 맺음

- 네이버의 경우 인터넷 기사와 관련하여 아웃링크제를 도입하고 뉴스 편집권을 포기할 의지가 

있음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 네이버의 입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o (네이버) 뉴스 편집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아웃링크는 미디어 쪽에 의견을 묻고 있음

- 초기 화면에서 뉴스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이후에 AI를 이용하여 뉴스를 

배치하려고 함

- 아웃링크는 매체들이 각 사의 입장에 따라 결정할 문제임

o (한국신문협회) 천 여 개의 뉴스제공자가 있는데, 이 중 일부라도 아웃링크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아웃링크를 도입한 매체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 기존 뉴스시장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음

- 네이버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뉴스 편집을 하겠다면, 편집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개

해야 함

- 알고리즘 역시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기계적인 편집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

- 뉴스 매개 사업자가 실제적인 언론행위를 하고 있는데, 언론이 아닌 사업자가 언론행위를 

한다면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최초 기사가 아닌 이를 조금 각색한 기사가 포털 메인에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기사의 길이, 취재원수, 실제 취재 여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함

o (□□□) 포털의 의존도가 강할수록 미디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뉴스 

수요자는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는데, 그 이유는 신뢰성보다 편의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포털과 신문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용자 편익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o (○○○) 포털에서 뉴스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 개선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음

-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서 알고리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고, 네이버가 뉴스서비스를 

개선해야 함

- 그러나 네이버 모바일에서 상위 10개 신문사의 기사에 집중되어 편집 이외에 자본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도 있음

- 뉴스는 다양성 구현을 위해 포털에 집중되지 않고 언론사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개선

해야 하며, 네이버가 이용자 관점에서 개선책을 모색해보셨으면 함

o (한국신문협회) 실제로 온라인 뉴스에서 독과점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독자나 이용

자임

- 뉴스 콘텐츠 자체가 저널리즘에 충실한 기사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현재구조에서는 포털에 

수익이 집중되어 양질의 기사 작성에 투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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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현재 포털과 신문사 간 거래 조건에 있어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o (한국신문협회) 포털은 각 매체들과 기사 계약, 콘텐츠 계약, 검색제휴에 대해 일대일로 계

약을 하는데, 계약서상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서 거래 조건을 공개할 수 없음

- 다만 매체가 많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을 양분하여, 영향력 있는 신문사도 포털의 제안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들었음

o (△△△) 시간 관계상 오늘 발제문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 청취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음

□ 소위원회 위원 토의(2부: 소위원회 위원 간 참고 토의)

o (□□□) 신고주체 및 사업주체간 불일치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들께서 추가로 의견을 주시기 바람

o (○○○) 신고제도로 인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함

- 부가통신사업자의 수가 많아서 신고제 운영이 어렵다면 일정 규모만 대상으로 할 수 도 있음

o (△△△) 사회적인 조류가 규제완화이므로 진입규제로서의 신고제는 폐지를 적극 고려해야 함

- 다만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시장의 공정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음

- 금지행위 운영을 위해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함

o (□□□) 신고가 면제된 사업자들이 있을 뿐아니라 신고여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도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이 존재함

- 한편 신고주체와 사업주체가 상이하여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음

- 결국 신고제도의 존속 필요성, 국내 대리인과 국내 자회사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국내대리인지정 제도는 통상마찰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법령상 포함하지 못한다면, 현재처럼 국내 자회사 체제로 가야하는가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범법행위 발생시 본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자회사로부터 행정상 모든 협조를 받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사 책임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음

- 지난 3차 회의에서 실체적 책임은 제외하고 연락 및 자료 제출 등의 접촉창구로서의 절차적 

책임을 지는 국내대리인 지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음

o (○○○) 검토 결과, 해외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순전히 연락 목적의 대리인이더라도 국내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WTO의 local presence 위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통상문제에 있어서는 공격적으로 대응하므로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o (△△△) 정보통신망법에서 국내대리인제도가 통과되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보통신

망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제기의 대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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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진입규제로서의 신고제도에 대리인제도를 추가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큼

- 다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FTA나 WTO 규정의 예외적용이 가능하므로, 금지행위 

적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신고를 받는 것은 WTO의 진입규제와는 별도라고 

주장할 수 있음  

- 지금 신고 제도를 유지하면서 대리인지정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부담이 큼

o (○○○)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국내대리인제도가 진입규제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통상법상의 마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신고제도를 유지한다면 해외에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o (△△△) 진입규제로서의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도를 포기하고, 단순히 금지행위 집행을 위한 

신고제를 다시 설정한다면 

- 해외 사업자의 직접 신고를 보장하여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과 국내대리인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할 수 있음

- 사후적으로 금지행위 집행을 위한 것으로 WTO와의 충돌은 없을 것임

o (□□□) 방통위는 금지행위 집행을 위한 조사 및 자료 제출 의무에 한하여 신고제를 운영

할 수 있음

o (○○○) 금지행위 적용은 규모와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임

- (△△△)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자는 공정경쟁 제한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 집행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신고를 받자는 것임

o (□□□) 사업자 중 일부만 금지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국내 대리인지정을 요구

하는 것은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 (○○○)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보겠음

o (△△△) market access에 한정하여 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 (□□□) 과기정통부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신고를 받는 것은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기존의 WTO 양허 내용과 배치됨. 진입규제로서의 부가통신

사업의 신고 제도를 폐지해야 함. 애플코리아가 기기 판매와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한회사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사를 대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는 미신고,

면제 상태임

o (○○○) 신고한 주체가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이더라도 약관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o (△△△) 정보통신망법에서 국내대리인지정 제도의 도입이 가능했던 배경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하고, GDPR에 동일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임

- EU에서는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대리인지정 제도를 논의한 적이 없는가?

- (□□□) 원칙은 WTO에서 양허한 것 이외에 어떠한 정책이든 추진할 수 있으나, 대내외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진입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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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글로벌 기업의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하는 국내 지사의 재량권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대리인지정제도의 실효성이 없을 수 있음

-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내대리인지정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현재 정부의 규제완화 추세를 

따라 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함

-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행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o (△△△)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신고제를 폐지한다면 문제 발생시 해외사업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음

-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자료를 받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내대리인지정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통상마찰을 피하면서 현재보다 진일보한 방법을 찾고자 함 

-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 하에 국내대리인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면, 신고제를 유지하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할 듯함

- 가능한 방안들을 모두 고민해보겠음

- (□□□) 사업자들에게 CCO(Chief Compliance Officer) 등록과 대리인 지정 중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있음

o (○○○)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며 국제공조의 어려움이 예상됨

o (△△△) 유럽 국가에서도 이용자보호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의 소비자 보호는 공정위가 담당

하여 해외규제기관간 미스매치가 존재함

o (□□□) 특수한 통신영역에서는 각 국에서 동일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규제기관에서도 

공조 노력이 필요함

o (○○○) 유럽은 사업자 연합회에서 관심이 많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있음

o (△△△) 차기 회의에 앞서 6차례의 회의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말씀드리려 함

- 소위원회의 미션 및 안건 선정에 대한 배경 설명, 각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을 그대로 요약 

전달하고, 다수 의견을 중심으로 소결을 맺고자 함 

- 소수의견도 중요하므로 명기해야 함

- 논의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발제문, 회의록을 첨부할 예정이며, 회의록의 실명공개 

여부는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 7차 회의에서는 정리된 내용을 위원들이 검토할 예정임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o 1소위원회 차기회의(7차 회의) 개최 일시는 미정

o 차기 회의에서는 6차 회의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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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제7차 회의

1. 회의 개요

o 일시 : ’18. 11. 22.(목) 15:00~18:00

o 장소 : 더케이호텔 크리스탈볼룸

o 참석자

- (전문가) 광운대 김상훈 교수(1소위원장), 숭실대 최정일 교수, 서강대 홍대식 교수, 광장 권순엽 

변호사,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 (소비자)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신문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LGU+,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 (방통위) 김재영 국장, 곽진희 과장

2. 회의록

□ 인사말씀

o (□□□) 그동안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주신 사업자 및 위원분들께 감사드림

- 1부 회의에서는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KISDI 김현수 박사님 발표 후 사업자 분들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음

- 결과보고서 내용 중 “소위원회 논의결과 및 향후 과제”를 제외하면 이미 피드백을 해주신 

내용이 대부분 반영됨

- 2부에서는 1부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 후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하겠음

- 내용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문구 수정, 편집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람

- 12월 13일 협의회 전체회의 시에 정책제안서 형태로 방통위에 전달할 예정임

□ 주제 발표

◇ 1소위 결과보고서안 (발표: KISDI 김현수 박사)

o (추진배경) 표현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한 위원분이 ‘방송통신 시장에서 부가통신의 비중이 

커지는 등 중추적인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인터넷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로 제안해주심

- 여기에도 이의가 있으시면 수정할 문구 내용을 제안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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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민의견수렴) 방통위 홈페이지 배너를 개설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6건의 내용이 

별도자료로 정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o (구성) 크게 역차별 해소를 위한 규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와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선으로 

구분함

- 역차별 이슈 중 망 이용료는 기존 규제 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2소위에서 논의함

o (역외적용 명문화)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고 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가 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

- 다만 역외 적용할 조항에 대한 검토, 해외 사업자 협조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대부분 공감이라는 표현은 1명 정도 이견이 있다는 의미이며, 1명의 이견도 대부분 명시하였음.

공감이라는 표현은 이견이 없었다는 의미임. 다수와 소수 견해가 나뉘는 경우 다수/소수를 표

시하지 않음

o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자기책임원칙 및 통상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에게 절차적 의무만 부과하고 법적 책임은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공감함

- 전기통신사업법에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는데, 통상법 위반 

여부의 문제는 중요하므로 다수 견해를 표시함

o (임시중지 제도 도입) 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경우 도입 검토가 가능하다

는 의견에 공감함

o (허가·신고 주체와 사업 주체 불일치 해소) 통상법상 해외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면제되

지 않는 경우, 본사가 직접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

- 다만 명의 일치 문제에 앞서 다수 진입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면제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과기정통부에서 검토 중임

o (국제 공조체계 구축) 국제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실무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함

o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시장현황 파악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경쟁상황평가에 앞서 실태조사

부터 해야 한다는데 대부분 공감

o (인터넷 시장 규제 합리화) 공정 경쟁 및 이용자 이익 보호 관점에서 규제 공백이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제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부분 공감

- 공정경쟁보호는 부가-기간, 부가-부가, 부가-비통신 간 불공정행위 규제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이용자 이익 보호는 새로운 유형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 및 필요시 적절한 규정 

도입 필요

- 금지행위 대상사업자에 신고한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제공자,

OS, 제조사 등도 포함

- 다만 새로운 규제 도입 시 갈라파고스 규제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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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의견청취 및 토의(1부: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사업자 간 토의)

o (○○○)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제별로 논의했으면 함. 첫 번째 의제가 역외적용 규정 

명문화인데, 소위원회 논의 및 주요 의견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첨언해주시기 바람

- 사업자분들부터 의견을 듣겠음. 해당 내용에 이견이 없으면 다음 의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음

- (SKT, LGU+, 네이버, 한국신문협회) 이견 또는 의견 없음

o (카카오) 김현수 박사님이 추진배경에서 문구 수정 의견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함

- kick off 회의 당시 원안에는 현재 dash(-) 부분에 해당하는 문장만 있었음

- 이번 추진배경에 인터넷 기업 영향력 강화를 의미하는 문장이 포함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협의회 혹은 소위원회 단에서 논의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문구는 삭제하고 kick-off 원안 반영을 

제안함

o (페이스북코리아) 역외 적용에 대해 다른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나, 역외 적용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들은 규정 준수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 이외에는 규정된 바가 없는데, 오히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통상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법 전문가 위원 의견을 듣고자 함

o (△△△) 소위원회 논의결과가 대부분 공감인데, 이에 대해 구체화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견을 제시했었음

- 전기통신사업법상 역외적용 명문화하더라도 사업법상 수범자는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

- 해외 사업자는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규제 범위 내에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가가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역외 적용 명문화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도입할 수 

있겠지만, 실제 집행을 염두에 둔다면 현재와 다른 체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함

o (□□□) 역외적용 규정 명문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구체적인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음

o (○○○) 역외적용 명문화는 하나의 제안이며,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해외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부가통신사업자로 인해 어려움이 존재함

- 명문화가 된다는 가정 하에 실제 역외 적용 범위는 제한적일 것임

- 공정거래법 조문에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해석상 영향의 

상당함, 적용의 합리성,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모든 조항이 역외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는 없을 것이며, 허들을 하나 

추가하는 정도가 될 것임

o (△△△)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면 규제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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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정의 규정이 개선된다는 가정 하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통신사업자는 

FTA에 의해 국경 간 공급이 가능하므로, 역외적용 명문화는 규제 명확성 차원에서 의미

가 있다고 생각함

- 다만, ♧♧♧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공감은 하지만, 그동안 역외적용 규정 없이도 과기정통

부가 실무, 판례 등을 조합하여 판단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o (□□□) 전기통신사업자 정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역외적용 쟁점도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두 번째 의제인 국내대리인 지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의견없음)

o (○○○) 세 번째 의제인 임시중지제도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람

- (의견없음)

o (△△△) 앞서 두 의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므로 대체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음

- 네 번째 의제는 허가신고 주체와 사업주체 불일치 해소인데, 소위원회 논의결과 및 이와 

관련하여 제안된 향후 과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o (□□□)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규제 집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명의가 실질 사업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림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부가통신사업 외에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와 관련된 다른 

신고를 해야 함

- 이러한 신고는 부가통신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행정적 절차를 요구하므로, 다른 신고 관련 

제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라이센스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고서의 향후과제에서 다른 부처 소관 제도상의 불일치 문제 개선을 언급했으면 함

o (○○○) 전기통신사업법만 다루어서 내용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추가로 논의

하면서 의견을 추가할 수 있는가?

- (△△△)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 및 보완할 것임

o (□□□)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우리 협의회가 인터넷 상생을 다루고 있으므로 관련 제

안이나 내용을 포함했으면 함

- 방통위나 과기부는 앞서가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논의되지 않아 선도적인 제안이 필요함

o (○○○) 사실 라이센스 중 통신판매와 관련된 신고는 신고한 사업자로 되어 있지 않아 전기통

신사업법과 조금 다름

- (△△△) 그 경우에도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자인 전자상거래를 하는 해외 본사가 신고 의무

주체이나, 국내 자회사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음

- (□□□) 신고 사업자 지위를 부여할 때 전기통신사업자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다른 법

에서는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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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K텔레콤) 추진 배경에서 인터넷 시장 영향력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진입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신고제가 폐지되면 규제 집행력 확보될 수 있는지 우려가 있는데,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의무나 강제 집행이 확보될 수 있는지 변호사들님의 의견을 듣고자 함

o (○○○) 인터넷 생태계 특성상 신규 진입 및 퇴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진입규제로 인해 

생태계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 확장 및 장악력도 인정

해야 함

- 신고제를 진입규제, 사전규제제도로서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는 없으나,

- 일정규모 이상이면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의해 공정경쟁을 해할 수 있는 위치, 이용자 장악력

이 상당한 경우 등 적절한 기준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신고의무 부과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

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o (△△△) 다음으로 국제공조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하겠음

o (□□□) 유럽은 구글세를 걷겠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는 것이므로 실질적

으로 국제 공조대상은 유럽이 적합함

- 다만 이전에 비슷한 시도를 하려고 한 적이 있으나, 미국의 반대에 직면하여 무산되었음

-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나라에서 동조를 얻으려면 어려움

o (○○○) 각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므로 국제 규범화가 되기는 어려움

- 국제공조 체계 구축 제안은 선언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

을 것으로 예상됨

- 협의회에서는 상징적으로 의지를 보이는 정도에서 마무리하려 함

o (네이버)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와 어느 정도 부합해야 하는데, 현재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여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음

- (△△△) 논의한 결과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하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를 만든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앞서 논의한 의제들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됨

o (□□□) 이미 선언적으로 실무진과 협력을 하겠다고 했으므로, 우선적인 협력대상을 구체적으

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봄

- 개인적으로는 대시(-) 내용 및 구체적인 권역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함

o (○○○) 국가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안하신 의견을 염두에 두겠음

- 6번째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한국신문협회에서 발언하실 내

용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을 주시기 바람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보고서에서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적용의 현실적인 어

려움을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해외 규제기관들의 실태조사 사례가 제시되었는데,

- 해외 규제기관 사례는 법률로 실태조사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외부 자료 수집,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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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제시한 후 갑자기 법으로 자료제출을 규정하여 요구해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되어,

결론이 도출된 과정이 궁금함

o (△△△) 실태조사를 했을 때 조사 대상 기업의 협조가 필요한데,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의무감을 가지고 응해달라는 취지로 법제화 필요성이 언급됨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그것이 근거라면 논의 프로세스나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생략된 

듯함

- 그러한 염려가 있다면 보고서에 언급되어야 하며, 해외에서는 왜 자료제출에 대해 법제화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o (□□□) 실태조사 출발점은 부가통신사업자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일부 대형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규제 유형에 포함될 수 있고 신고의무도 

사후적으로 될 수 있다는 기본 전제의 동의하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형 사업자를 대상으

로 실태조사가 필요함

- 시장 지위를 획득한 일부 부가통신사업자가 신고대상이 된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실태조사

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함

o (○○○) 왜 법제화까지 해야 한다는 것인가에 대해 의견도 주셨음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제적인 룰이라면 동의할 것이나, 해외에서 법제화하지 않는 것을 왜 

우리나라에서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o (△△△) 다른 나라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본격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규제를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규제를 선도하는 측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도 함

- 규제 필요성에 따른 선도적인 조치로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 국제적으로 EU의 공감대를 

얻을 수도 있음

- 해외 사례는 우리와 같은 규제나 고민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의 실태조사일 가능성이 있고 

내용면에서도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것임

o (네이버) 시장 지위를 획득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어떠한 전제하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인가?

o (□□□) 금지행위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될 것이라면, 시장의 공정 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악력을 지닌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지위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실무적으로 심결 등을 살펴본다면 관련 시장에

서 시장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봄

o (네이버) 지난 회의에서 ♤♤♤님과 ♧♧♧님은 이와 다른 의견을 주셨음

- 한쪽에 편향된 것으로 보이는 우려가 있으며,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해당 논리가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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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영역이 다양함에도 검색시장에 대해서만 타법(방발법 제11조) 근거로 

과기정통부가 매년 실시해온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해서 이의를 제기하니 

답변이 정치권 요구라는 것이었음

- 이처럼 행정편의, 표적 조사로 흘러가거나, 서비스의 다양성과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접근하면 산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

- 이 보고서에서는 쟁점에서 논의과정 없이 바로 결론으로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론이 

최종안으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첨언을 드리자면 이용자 이익 저해, 시장 장악력을 전제하셨는데,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이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함

o (○○○) 이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사전규제를 축소하려면 

내용 규제를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함

- 실태조사를 할 때 실효성이 있는 방안으로서 포함한 것이며 특정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봄

o (△△△) 문구 내용이 실태조사 이후에 경쟁상황평가를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음

- 개인적으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적용은 어렵다고 생각하며, EU에서도 

시장을 획정하여 특정사업자 지배력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함

- 국회 법안은 경쟁상황평가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보이며, 경쟁상황평가 대신 

현실적인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하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임

o (카카오)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경쟁상황평가를 살펴보아야 함

- 32 페이지의 표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일본의 경우 외부자료나 자체 개발한 앱을 통해 부가

통신시장의 서비스를 분석하고 있음. 부가통신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쟁상황평가를 실태

조사로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외부 환경 이외에 국내 사업자도 통신사와 CP간 의견 대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 

논의결과에서는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어 불합리함

- 향후과제에서도 경쟁상황평가에 대해 참여한 사업자들의 입장과 근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

고 부가통신시장의 실태조사 근거와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

만 채택하여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o (SK텔레콤) 국내 규제를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해외와 다른 규제 시스템이 존재하고 규제 강도

가 높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가 운영방식, 시장구조, 규제기관의 철학이나 방식 

등이 달라서라고 생각함

-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외와 다른 규제를 시행하는 이유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한국에서의 규제가 국민권익에 미치는 영향, 필요성, 방식에 대한 관점을 이해해야 함

- 실태조사에서 아쉬운 점은 시장 획정 방법론이 확립되지 않아 경쟁상황평가 도입이 어렵다

고 하는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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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다면 안하는 것이 맞지만 방법론이 없다면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실태조사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 규제의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때 그에 대해 다툴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거부하면 고민을 

해결할 수 없음

o (페이스북코리아) 실태조사의 방식 및 목적이 확실하게 정의되지 않아 혼란과 우려가 더 크게 

다가옴

- 이용자 이익 저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편의를 위해 실태조사를 받으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존재함

o (□□□) 실태조사 내용이나 방식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필요함

- 기업에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조사 항목 선별 작업은 필요할 것이나, 실태조사

를 시행해야 시장현황 파악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함

- ♤♤♤님이 조사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규모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합리적인 기준은 여기에서 결론 맺기보다는 정

책 당국이 결정할 문제임

o (○○○) EU도 시장 변화에 따라 프레임워크 개정 작업을 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경

쟁상황평가를 지속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음

- 특정 사업자보다는 시장 전체를 관찰하면서 독과점이 심하다면 규제 타겟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음

- EU가 온라인 시장을 구분하여 4개 부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그 근거는 EU 조약임

- 공정거래법에도 경쟁촉진을 체크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할 수 있으나, 기간통신사업자를 조사하

는 근거와 다름

- 사실 방통위보다 공정위 권한에 해당되어, 공정위가 할 것인가, 전문성 있는 방통위가 할 것

인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이동, 유선으로 나누어서 특정사업자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특정시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생각하여, 이 부분에서는 의견 조정이 필요함

o (△△△) 논의결과의 도출 근거를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 의견도 감안하여 의견을 

수정하겠음

o (□□□) 지금 정리된 부분이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말씀을 드리면, 통계보고는 시행령에 있으나 

기간통신사업자 위주라서 부가통신사업자에 활용하기 어려움

- 사후규제를 위해서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려면 조사가 필요한데 경쟁상황평가가 어려우니 

단계적인 접근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시장현황을 살펴보자는 것이었음

- 그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특정사업자한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면 권리 

제한이 발생하므로 의무 부과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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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을 때 자료제출이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면 

당연한 것이나, 혐의가 없는데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음

- 공정거래법 제3조에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재 조항은 없음

- 일반 시장의 독점 규제는 제재가 없는데, 이처럼 특정 시장에서 제재조항과 관련하여 논의할 때 

사업자들의 우려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o (○○○) 그 부분은 실제 법제화를 하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통계보고는 조사대상항목이 일정기간 자주 변하지 않으며 주로 정량적 항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하는 반면, 실태조사는 정량적 조사 뿐만아니라 필요하다면 정성적 조사,

그리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슈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두 조사의 시행 목적은 

다르다고 생각함

- 실태조사를 할 때 기업이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우려하시는 표적 조사 또는 사후규제 차원에서의 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상황 파악에 목표를 둠

- 실태조사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며 기업우려를 얼마나 최소화할 것인가가 과제임

- 실태조사 부분에서 사업자들이 자료제출 의무를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o (△△△) 인터넷 시장 규제 합리화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람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37쪽에 관련 쟁점이 정리되어 있는데, 대립되는 것으로 묘사하다가 결론

에서 금지행위 규제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임

- 결론은 금지행위를 개편해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수범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작년에도 

기간통신사업자 대상 금지행위가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되어 사업자들은 당황스러웠음

o (□□□) 논의결과는 인터넷 규제에 관한 쟁점정리 및 사업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제시한 것임

- 방통위 배너를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에서도 알 수 있지만 부가통신시장에서 이용자 이익 

저해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 이익 저해 가능성에 대비해 규제안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는 의미임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방통위에 수렴된 시민의견에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음

- 포털 광고는 문화부에 제기해야 하며, 뉴스 아웃링크에서 제기된 문제임

o (○○○) 그 사례만으로 논의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며, 회의결과를 통해 부가 대 기간 

등의 관계에서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가 제기됨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우려를 제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며, 선제적인 규제 필요성에 대해 의

문이 존재함

o (△△△) 소위원회 논의결과에서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금지행위 규정의 수범자는 기간

통신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가 맞음



- 581 -

- 현행법에서도 규정 해석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나,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발생하므로 체계적

으로 갖추자는 것임

- 부가통신사업자 간 불공정행위가 앱 마켓에서 앱 디밸로퍼에 대한 행위, O2O 업체들에 대한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 무리하게 해석을 확대하기보다 체계적으로 하자는 

것이며 규제 총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음

- 다만 대상을 제조사나 OS로 확대하는 것은 법 개정 등이 필요하여 별도로 논의가 필요함

-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과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만을 규제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님

o (페이스북코리아) 보고서에서 영향력 증대 앞에 ‘글로벌 CP 등’이라는 표현은 마치 글로벌 

CP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한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어서 수정해주시기 바람

o (□□□) 보고서 분량 등의 한계로 불공정 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추상적

인 것이 아닌 현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도출한 것임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규제체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님의 설명으로 이해

가 되지만, 추진 배경에서 부가 쪽으로 축이 이동한다는 내용의 문장은 보고서의 편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됨

o (○○○) 가치판단이 있는 표현은 수정할 필요가 있음

o (△△△) 협의회 출범 전체회의 시 방통위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표현을 보다 중립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함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표현의 문제보다는 보고서의 취지가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함

- 수범대상이 부가통신사업자라면 전체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스타트업 포럼 등 일부의 발언이 

파편적으로 포함됨

- 다른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o (네이버) 이전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가 영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확장에 따라 규제하고 금지행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중립적이지 않은 

측면에서 논의됨

- 이러한 의미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1쪽의 추진 배경 문장은 삭제되는 것이 

맞음

- 방통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아닌 이상,

상생협의체에서 채택된 보고서에는 협의회에 참여하고 발언한 사업자들이 대변할 수 없

는 입장을 포함하면 안 될 것임

- 지난번에 참여연대가 2소위 회의에서 정당성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협의회에 참여시킨 것인가

라고 문제를 제기한 의견에 공감함

-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공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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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CP에 대해서도 일부 견해에 해당된다면 소위원회 결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며,

충분한 근거나 논의 없이 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o (□□□) 사전 규제는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부과한 것이지만, 금지행위는 모든 기간

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 사전 규제 수준과 비교하여 그에 부합하게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은 아닌 듯함

- 사후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방통위가 부가통신시장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은 규제 공백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를 영향력 증대를 반영해서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o (○○○)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함

- 기간통신사업자 대비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을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함

-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나 규모가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책임이 커지는 

것은 분명함

- 앞으로 규제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음

o (△△△) 위원장님과 동일한 맥락에서 추진배경의 두 번째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문장은 정치적

으로 보일 수 있음

- 생태계의 바람직한 공정경쟁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하기를 제안함

o (구글코리아) 전반적으로 현황, 쟁점,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정리된 내용과 달리 소위원회 논의

결과만 인터넷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통신사의 입장에서 언급한 부분이 대부분임

- 예를 들어 7페이지 '통신 관련 국내법 적용 사례'에서 해외사업자에게 관할권이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구글과 페이스북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10페이지 소위원회 논의결과에서는 

"역외적용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이라고 하여 모순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

- 또한, 26페이지에 "우선적 협력 대상으로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비슷한 유럽 등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럽과 우리나라의 환경의 다름을 간과한 내용으로 보임

- 대한민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추세는 인터넷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으며, 네이버 및 카카오를 포함한 모든 인터넷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위해 지금도 끊임 없

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수많은 개발자 및 크리에이터 역시 K-pop, K-드라마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는 물론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앱을 제작하여 특별히 글로벌 유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글로

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음

- 이것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이러한 콘텐츠 

및 앱을 수출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 반대로 유럽은 우리와 달리 수출 주도형 국가가 아니라 전통적인 소비 국가이며 특히 

콘텐츠나 앱 분야는 더더욱 우리와 환경이 다름

- 더 나아가 유럽과 미국은 오랫동안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한미관계와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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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산업적, 외교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과 우리나라가 이해관계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무엇보다도 보고서 첫 페이지의 '추진 배경'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인터넷 정책방안을 수립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이러한 규제 방향이 

적절한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음

o (□□□) 1쪽 표현 수정에 대해 다들 공감하시는 것으로 보임

- 부가통신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나 사후규제에서는 동일하게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규제는 제50조 하나이며, 사후적 규제임

-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로 규제받는 것에 대해 흐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설득력

이 없음

-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마저 반대한다면 

규제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됨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님께서 공정위를 낮게 평가하시는 듯함

o (○○○) 미국이나 EU에서도 공정위와 전문규제기관이 존재하며 중복으로 규제하므로 그러한 

표현은 글로벌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o (네이버) 망법, 각종 내용 규제, 청소년 보호법 등 다양한 규제가 있으며, 규제 역차별은 전기

통신사업법에서만 제기된 것은 아님

- 선제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해외와 다른 특성을 지닌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필요한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함

o (SK텔레콤) 사업자로서 규제의 필요성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

와 부가통신사업자는 제휴하면서 모델을 만들어가는 복잡한 관계임

- 어려운 부분이라 고민스럽지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주시기 바람

o (△△△) 문제제기를 많이 하신 부가통신사업자분들께 협의회 성격과 결과보고서 취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논의된 결과가 업계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왜곡

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자문 기구로 출범함

- 이 보고서의 논의결과가 정책당국의 정책 수립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의견을 

바탕으로 방통위가 평가하여 결정할 것임

- 사업자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보고서 구조가 사업자 의견별로 쟁점,

입법례, 해외 현황을 정리하고 있으며 그 중에 일부가 소위원회 논의결과임

- 향후 정책당국은 소위원회 논의결과 뿐만 아니라 결과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 

수립을 할 것으로 봄. 물론 소위원회에서는 의제들과 관련되어 제시된 근거자료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전문가적 관점에서 논의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시간적 제약 

등 여건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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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 위원님들 및 사업자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의 수정 및 보완을 마무리하고,

최종 보고서는 12월 13일에 정책제안서 형태로 방통위에 전달할 예정임

- 대외 공개는 방통위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람

o (□□□) 대외적으로 공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시기는 미정임

o (○○○) 협의회 위원 48인에게 그동안 발제한 자료, 회의록 등 모든 의견서를 공유해왔으며,

대부분 공개된 상태에서 협의회가 진행됨

o (구글코리아) 최종본은 발표 전에 공유가 되는가?

o (△△△) 공개 전에 피드백은 받도록 하겠음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용역 보고서도 정책 수립시 충분한 근거로 사용되며, 상생협의체 이름

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있으므로 신뢰성과 중립성이 필요함

- 위원님들 대부분이 각계 전문가, 교수님들이신데,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

하여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림

o (□□□) 사업자가 협의회 멤버로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전문가로서 참여한 위원들

의 의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o (○○○) ♤♤♤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2소위 의견을 듣고 같이 교정하도록 하겠음

- 이해관계자 상대방 입장을 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였음

-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말씀해주신 부분을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음

□ 소위원회 위원 토의(2부: 소위원회 위원 간 참고 토의)

o (△△△) 역외적용, 국내대리인제도, 허가·신고주체와 사업주체 불일치 해소, 임시중지제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추진배경은 수정 필요. 우선 인터넷시장

현황 파악 방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람

o (□□□) 경쟁상황평가를 도입하는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가? 경쟁상황평가에 앞서라

는 표현은 실태조사 이후 경쟁상황평가 시행이 예정된 표현으로 보여서 수정했으면 함

o (○○○) 실태조사를 하고 상황을 본 후 경쟁상황평가를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o (△△△) 기간통신시장과는 다른 부가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방법론이 나온다는 전제하

에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임

o (□□□) 첫 시작에서 설명이 불충분하여 ‘시장 현황 파악에 공감하였으며’를 언급하기 전에 

전제가 필요하며, 첫 문장부터 표현이 강하다고 생각됨

o (○○○) 상대적으로 기간통신시장에 비해 부가통신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음

- 그러한 면에서 제도나 정책을 위해 정책기관이 데이터를 얻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문장을 시작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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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경쟁상황평가를 하면 지배적 사업자가 인가제로 들어오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논의의 큰 흐름은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기존 규제를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 보완하자는 것임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규제는 신고 의무와 행태 규제인 제50조만 있음

- 차라리 경쟁상황평가를 언급하지 않고 추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태조사만을 언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됨

- 새로 부과되는 규제는 없으며 기존의 제50조 규제와 연관시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임

o (□□□) 사업자들이 자료제출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표현은 삭제했으면 함

- 실태조사가 저해가능성을 판단하기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해석이 가능함

-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근거와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 확보가 중요

하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o (○○○)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좋을 듯함 

o (△△△) 경쟁상황평가 논의에 앞서 현재 부가통신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방통위가 실제 시

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경쟁상황평가를 논의결과에 포함해야 한다면 나중에 언급했으면 함

o (□□□) 실태조사 필요성을 먼저 언급하고 사후에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위해 경쟁상황평가를 

할 것인지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함

o (○○○)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존재하고 법안에서 관련 내용도 논의되고 있으므

로 보고서에 포함할 수밖에 없음

- 다만 부가통신사업자와 관련하여 경쟁상황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방의 주장 중 가장 강

한 것이며, 실태조사와 통계보고를 하자는 것으로 결론 냄

- 실태조사에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반대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공고히 하여 대안이나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o (△△△) 기간통신사업자나 한국신문협회에서는 부가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였으며, 시장획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음

o (□□□)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면 경쟁상황평가를 거론할 수 있으나, 모든 논의가 제50조의 

공정경쟁 및 투명성을 위한 규제를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것임

- 경쟁상황평가는 나중에 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할 수도 있겠으나, 제50조를 위해 경쟁상황평가

라는 엄청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움

o (○○○) 경쟁상황평가가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순서로 진행된 것임

- 처음 문구에서 ‘경쟁상황평가에 앞서’라는 표현은 경쟁상황평가를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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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경쟁상황평가를 언급한다면 우리가 의미하는 경쟁상황평가 대상은 지배적 사업자라

는 것과 시행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명확히 작성할 필요가 있음

o (□□□) 대시(-)에서 제시된 전제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은 제외하고, 실태조사 

관련 내용과 궁극적으로 경쟁상황평가로 가는 것을 부드럽게 연관시켜 작성하는 편이 좋을 듯함

o (○○○) 경쟁상황평가를 앞에 배치하면 일반적으로 중요 논의가 앞에 언급되므로 강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o (△△△) 인터넷 시장 규제합리화 소위원회 논의결과에서 ‘글로벌 CP 등’이라는 표현에서 

‘글로벌’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o (□□□) 국내 사업자만이 타겟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글로벌 표현을 넣은 것임

o (○○○) 기간통신시장과 부가통신시장이 다르므로 부가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업자 간 불공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표현이 부가통신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o (△△△) 부가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업자간 접점이 망 구축임

-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실제 해외에서는 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통신사와 CP가 망 대 망으로 

붙어서 CP가 망 흐름을 셋팅할 수 있음

o (□□□) 그러한 경우는 기간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업자인 것이며, CP들 간 경쟁이 주가 

될 것임

o (○○○) 구글 등이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라면 기간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업자로 봐야할 것이

나,

- CP가 망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조건을 강요할 수 있다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미였음

- 경쟁상황평가의 도입 어려움에 이미 대부분 공감하였으므로 관련 내용 포함여부 및 순서상 

위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보다 실태조사에 대한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봐야 함

- 첫째, 제50조가 존재하는데 실태조사를 시행하면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규제를 추가하는 것에 해당되어 논리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 공정거래법의 조사 근거는 공정거래 시책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은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시장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는 등의 근거가 필요함

- 둘째, 사후적 규제 근거 마련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는 불법 행위 발생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

이므로 이와 관련된 규제 신설 반대는 설득력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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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에 대해 공정위가 이미 규제하고 있다는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반박하기 위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결론적으로 제50조 금지행위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인가, 규제 근거를 확대할 것인가라는 

판단이 중요한데 부가통신사업자 대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대 비통신사업자 간 

불공정행위 유형은 현행 규정이 있다고 봄

- 금지행위 규제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유형은 

없으므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나, 부가통신사업자 대 비통신사업자간 유형은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금지행위 대상자 확대에서 OS는 전기통신사업자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데, 제조사는 새로 

포함해야 함

- 현재 소위원회 논의결과 문구만 보면 규제를 모두 신설하고 OS 및 부가통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는 규제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 ‘불공정 행위 규제 근거/금지행위 유형의 구체화’를 같이 포함하여 규제신설이 아닌 현행 

규제를 명확히 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o (△△△) 제50조에 부가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대 부가통신사업자는 

유형을 구체화하여 다 포섭되는 것이고, 부가통신사업자 대 비통신사업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o (□□□) 부가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업자 규제는 없음

o (○○○) 제50조 1항의 1호와 2호는 주어가 전기통신사업자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설명하는 

부분이 기간통신사업자간 협정 예시가 나와서 기간통신사업자간에만 해당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음

- 시행령 규정을 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은 1호에 

명시적으로 사례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1호 규정이 기간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업자에만 한정한다는 근거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관행적으로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어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개정할 필요는 있음

o (△△△) 각 호를 보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 간에 적용할 만한 규정이 없음

- 오히려 부가통신사업자와 비통신사업자간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차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때 당하는 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여

야 하는 것이냐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봄

- 그 부분은 고시의 문제인데, 법률에 의하면 O2O가 입점된 비통신사업자를 차단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막았다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이익을 저해하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 (□□□) 금지행위가 공정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 저해하는 행위인데 현재 공정경쟁저해를 

이유로 규제에 포섭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함

- 그렇다면 공정경쟁 저해 행위가 본문에 있으나 각 호의 구성으로 인해 해석상의 논란이 

있으므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 588 -

- 굳이 부가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업자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o (○○○)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은 의미가 있는데, 부가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 간 행위 유형은 

법적으로 보강이 필요하지 않은가?

- (△△△) 부가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업자 유형에 해당되는 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호를 신설할 필요는 없어 보임.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체계가 전기통신사업법 

각 호에 금지행위 유형이 있고 시행령 별표4에 각 유형별 세부적인 행위가 나열되어 있음

- 만약 부가통신사업자 대 기간통신사업자 금지행위 유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면 시행령

에서 새로운 유형을 정리해주어야 함

- 현재 체계에 걸맞는 구분이 쉽지 않아 보여서 일단 1호나 2호, 필요하다면 3호나 4호에도 

추가하여 법에서 규정한 유형을 개정하고 그 이후에 시행령 세부 유형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봄

o (○○○) 우려되는 점은 공정경쟁에 관한 규정 신설에 대해 공정위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

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사실 각 호에서 열거하다보니 본문과 맞지 않는데, 이 부분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의미로 

접근해야 함

o (△△△) 현재 규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하겠음. 조항 신설은 새로운 규제를 부과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음

o (□□□)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기존 제50조를 시장 상황에 따라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임

- (○○○) 규제공백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제를 위한 것이며, 시장상황에 따른 규

제 현행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음. 사실 공정위에서도 규제 현행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o (△△△) 제조사도 포함해야 하는가?

o (□□□) 최근 애플이 대리점 및 판매점에 전시폰을 구매하도록 했다는 기사가 보도됨

- 단말기가 스마트해지면서 제조와 통신서비스 구분이 어려움

- 이용자 보호관점에서 제조와 통신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사업자를 장기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o (○○○) 유튜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앱을 선탑재했기 때문임

o (△△△) 금지행위 대상사업자 확대에서 ‘신고한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통신

서비스제공자’라고 되어 있는데,

- 이에 대해 ‘신고한 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명시하는 것은 

어떠한지 의견을 듣고자 함

o (□□□)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유사 전기통신사업자’로 명명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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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신고 여부가 다를 뿐 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모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유사’라는 단어로 구분하려 함

o (○○○) OS는 포함될 여지가 있더라도 제조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분류하기 쉽지 않음

- 제조사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들을 다 포함하려면 전기통신사업자 

외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로 확대해야 함

o (△△△) 이 문구만 본다면 제50조의 수범 주체에만 전기통신사업자/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OS로 나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됨

o (□□□) 제50조에만 한정하여 규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임

o (○○○) 우리는 전문가 협의체이므로 기술변화를 고려하여 선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향

후 정책 수립 시 도움이 될 것임

o (△△△) 금지행위 대상사업자 확대는 사실 제50조뿐만 아니라 신고주체와 사업주체 일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봄

o (□□□)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제50조에 한정함

o (○○○) 전기통신사업법 전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골격이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o (△△△) 당장 전체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용할 수 없더라도 향후 과제로서 언급할 필요는 

있어 보임

- 신고여부 관계없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가 되는 것이 옳음

o (□□□) 규제 적용 취지는 실질기준인데, 확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o (○○○) 확대는 OS와 제조사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함

- 방송법에서 OTT 서비스를 포함한 것과 같이 통신서비스와 인접한 분야를 유사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함

o (△△△) 규제 대상사업자 확대를 특정 조항에 한정할 것인지, 전체 법에 적용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

o (□□□) OS는 현행에서도 규제가 가능한데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OS는 사업자 서버와 연동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o (○○○) OS 규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명확히 하자는 취지임

o (△△△) OS가 워낙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단 언급을 하는 편이 좋을 듯함

- 이 보고서의 제안이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중요성 차원에서 언급할 수 있음

o (□□□) 통신서비스와 연계된 사업자만 염두에 두는 것일 텐데, OS라는 용어자체가 윈도우 

등 PC 소프트웨어 판매자도 포괄함

o (○○○) 부가통신사업자로 볼 수 있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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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S를 부가통신사업자로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음

- 통신사업자인가에 대해 판단 받은 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명확하게 한다고 하여 손해 보는 것

은 아니라고 생각함

o (□□□) OS가 부가사업자가 아니라면 선탑재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음

o (○○○) 협의체이므로 미래지향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앱 선탑재로 해외 CP의 국내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대상사업자에 

포함해도 된다고 생각함

o (△△△) 해당 문장을 보완해주시기 바람

o (□□□) OS에 대해서는 명확화로, 제조사는 새로이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음

o (○○○) 지금까지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KISDI에서 결과보고서안을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하겠음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o 최종(전체) 회의는 12월 13일(목)에 개최될 예정

o 사업자 의견수렴 및 위원들 간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후 1소위 최종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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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2소위원회 회의

 3-3-1. 제1차 회의

1. 회의 개요

o 일시 : ’18. 3. 26.(금) 14:00~17:30

o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

o 참석자

- (전문가) 서울대 이원우 교수(2소위원장), 한양대 김동민 교수, 건국대 황용석 교수, 미디어미래

연구소 천혜선 경영센터장, 고려대 이성엽 교수, 한양대 신민수 교수, 성균관대 송명빈 교수,

아주대 김성환 교수, 세종 장준영 변호사

- (소비자) 경실련 권오인 팀장,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단체·기관) 개인정보보호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LGU+,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코리아, 콘텐츠연합플랫폼(POOQ), CJ

ENM(티빙)

- (방통위) 김재영 국장, 곽진희 과장, 고낙준 과장, 김용일 조사담당관

2. 회의록

□ 인사말씀

o (서울대 이원우 교수) 전문가들이 미래를 위해서 모인 자리로, 오늘 논의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고 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책임있는 발언을 해주셨으면 함

- 소위 운영에 최대한 회의 참여를 확대하여 많은 분들이 오셨으나, 시간관계상 2소위 위원

분들 위주로 발언권을 드리겠음

□ 기술동향 발표

◇ 5G Characteristics and Usages (발표: 경희대 홍인기 교수, 5G포럼 주파수위원장)

o 1세대부터 4세대까지는 전송속도를 기준으로 발전해온 경과를 설명할 수 있으나, 5세대는 

속도보다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접근해야 함

- 4세대까지는 유선의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업자는 속도로 경쟁하며 유선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를 이동통신서비스에서 가능하게 함

- 그러나 5G부터는 속도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기존과는 다른 서비스로 차별화하려함



- 592 -

o 중국의 주장에 의해 5G표준으로 Connection Density 항목이 포함되었는데, 5G를 통해 사물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는 eMBB(Enhanced Mobile Broadband)에 중점을 두고 속도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는 AR, VR을 하기 위한 것이며, 유럽이나 중국은 이와는 다르게 낮은 주파수 대역쪽을 

중점으로 두고 있음

o 5G는 low latency가 중요하며, B2B 중심의 새로운 시장 창출 필요

- 원격의료,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서는 latency가 중요함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보다는 사물로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요금 설정이 중요함

- 5G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B2C보다는 B2B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함

o 망중립성 관련 이슈는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기존과 다르게 망의 우선순위

(priority)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QoS/QoE를 제공하겠다는 의미

- 망중립성을 유지하면 요금 차별에 따른 QoS 보장이 어려우므로, 지금 서비스와 다를 바가 

없어서 5G를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 QoS 통제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것과 비용 효율적인 것 중 무엇이 5G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함

□ 주제 발표

◇ 망중립성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발표: 한양대 신민수 교수)

o 망중립성 개념이 실질적으로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함

- 미국이 망중립성을 지지하던 이유는 설비부족과 ISP 경쟁의 결여였는데,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달라 똑같이 인식하기 어려움

o 망중립성의 단대단(end-to-end) 원칙은 네트워크에 인텔리전스가 없다는 전제로 시작

- 그러나 기술발전으로 네트워크에 인텔레전스가 가능해짐

o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접근 방향은 해당 국가의 인터넷 시장환경과 무관하지 않음

- 미국은 망중립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하고, 네트워크의 확장에 따른 이용자 후생 

증대, 인터넷 사업자 성장 등을 고려하여 정책방향 변화

- 유럽은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련하여 망중립성에 변화가 필요한지에 관해 의견수렴 중

o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쟁법에 의해 망중립성 규율이 가능

- 금지행위에 대해 가인드라인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한 포괄적인 사전 규제 중 

- 망중립성 논의는 투자 유인을 유지하면서 콘텐츠 사업자의 편승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o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확보가 필요함

- 혁신의 가능성이 기존에는 단말과 콘텐츠에 국한된다고 보았으나 5G에서는 네트워크에도 

인텔리전스 기능이 부여가능하여 혁신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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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는 네트워크 양면시장에서 요금 측정을 통해 플랫폼으로서의 통신네트워크 강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수직통합 유인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의 지배력은 급속하게 감소하여 지배력을 남용하기는 

어려움

- 망중립성은 ISP와 CP 간 표현의 자유 충돌 문제라고 보이며, 조화로운 정책이 필요함

o 산업발전 촉매로서 5G의 수익창출 위해 네트워크 슬라이싱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망

중립성 정책보다는 망공정성 원칙으로 변화되어야 함

o 망중립성 정책 개선 방향으로 ‘망공정성’ 정책으로의 변화를 제안함

- 망공정성의 원칙으로 공정상생의 원칙, 중소 CP 보호 및 육성 원칙, 이용자 편익 기준 원칙,

이용자 경험 최대화 원칙, 공익성 우선의 원칙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 기존 망중립성의 기조 변화에 따라 공정성의 원칙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함

o 제로레이팅 관련 쟁점들에 대한 검토 (발표: 아주대 김성환 교수)

o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 위반인가

- 트래픽을 기술적으로 통신사들이 차단/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제로레이팅은 요금 

부담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이므로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라고 봄

- 그러나 결과적으로 CP 차별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망중립성 위반 주장도 존재함

o 망이용대가 부담 주체의 문제

- 종량제가 아닌 유선인터넷에서 망중립성 원칙은 CP에게 트래픽에 따른 망 이용대가를 부과

할 수 없도록 함

- 그러나 종량제 성격이 강화된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부과할 유인이 발생

o 제로레이팅의 차별성 문제

- CP가 망이용대가를 부담하는 경우 차별소지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

- 한편, 통신사가 특정 CP에 대해서만 선택해 제로레이팅 제공하는 경우(배타적 거래) 금지

행위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통상적인 거래형태이며, 효율성 측면에서 사전에 규제하기 

보다는 사후규제가 필요함

o 이용자 선택권 및 인터넷 개방성 저해

- 정액제 성격이 강한 종량제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용자도 트래픽이 많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용 부담을 느끼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음

- 이동통신 이전에도 수취인 부담과 같은 제로레이팅 형태가 존재하였으므로, 갑자기 규제 

대상으로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o 동영상 스트리밍의 경우

- 트래픽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로레이팅이 이슈될 수 있으나,

-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서비스에 국한된 이슈로 인터넷 개방성 저해하는 수준은 아님

- 구글 유투브가 지배력을 지닌 상황에서 통신사의 제로레이팅이 오히려 경쟁활성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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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로레이팅의 경제적 효과

- 사업화된지 얼마되지 않아 우선 허용한 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함

- 양면시장 관점에서 망중립성은 CP를 도와줘 생태계를 확장해왔음

- 제로레이팅은 통신비에 있어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 수행할 수 있음

o (□□□) 제로레이팅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정리함

- 망중립성 자체는 관련이 있으나 그 자체는 망중립성 위배는 아니라는 입장

- 제로레이팅이 이용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하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며,

- 제로레이팅의 경제적 효과가 명화하게 규명되지 않으므로, 일단 허용하면서 긍정적인 취지를 

기대해보자는 것

◇ 망중립성 주요 이슈와 시민사회의 입장 (발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o CP의 투자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통신망에 대한 투자는 통신사가 하는 것이 

당연함

- 이용자와 CP는 이미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가격은 통신사가 정한 것이므로 과금 

차등은 망중립성 이슈와 무관함

- 통신사에 직접 접속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 이용자와 CP에게 망이용

대가를 요구할 수 없음

o CP와 통신사는 전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

- 통신망의 혁신을 위해서는 망중립성 완화보다는 경쟁활성화 필요

o 망중립성과 별개의 이슈라 할 수 있는 플랫폼 중립성, 통신비 인하 등의 이슈와 섞어 논의 

하지 않았으면 함

- CP들이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사업자가 망이용대가를 거의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망중립성이 아닌 역차별 이슈에 해당하여 별개의 사안

o 미국의 망중립성 완화는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이슈라 생각되며,

- 여전히 경쟁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망중립성 정책이 원인이 아니라 경쟁이 미흡해서 

망중립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임

o 5G에 있어 네트워크 슬라이싱 특성이 동종 서비스에 대한 차별성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o 제로레이팅의 기술적 트래픽 차별이 경제적인 차별로 확장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제로레이팅 다양한 형태가 있어 일률적인 사전규제 부과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제로레이팅 

특성에 따라 사례별로 평가하여 규제하여야 할 것임

- 외부적으로 시장이 독점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제로레이팅의 부정적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최소한 배타적 의미의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

- 오히려 제로레이팅 보편화될 경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소지에 대해서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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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와 혼동하여 생각하지 말자는 것

- 제로레이팅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개별적인 파단을 

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함

□ 논의주제 토론

o (△△△) 제로레이팅에 대해 새로운 규제로 접근하자는 것인지, 사업자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인지 논의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제로레이팅 관련 문헌을 검토해보았으나 ISP/CP 경쟁 저해 및 이용자 편익과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가 나타난 바 없음

- EC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시장에 단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인 TSM(telecom single maket

regulation)에 제로레이팅을 망중립성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영역/개별 규제기관에 의해 규제

되는 영역/허용되는 영역 중 어디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 존재

- 제로레이팅은 유보적인 영역으로 포함이 되었으며, BEREC은 망중립성(제로레이팅 포함)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개별 규제기관이 규제를 판단하도록 함

-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 EU 국가별로 규제 적용 차이가 존재함

- 제로레이팅을 유보적인 영역으로 두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논의하는 

것들이 구체적인 정책적 진전을 위해서 논의되는 단계라면 외국의 규범적 적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임

- 한국시장에서 작동하는 시장영역을 살펴보고, 제로레이팅 관련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 분쟁조정 관점인지, 방통위가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정책 목적에 대한 규정 필요

o (□□□) BEREC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시사점에 대해 말씀을 함

- 우리의 문제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이념적으로 접근하게 되므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구체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

o (○○○) ♤♤♤은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의 발제문에 전적으로 동의함

 -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님이 망중립성이 ISP와 CP간 표현의 자유측면에서의 충돌이

라고 하셨는데, ISP가 트래픽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보기는 

어려움. 그리고 인터넷상 모든 이용자들이 CP이며 모든 CP들은 인터넷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더욱 ISP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 제로레이팅에서의 수직적 경쟁 행위에 관해 계열사에 대해서 제로레이팅을 제공하는 것은 

이미 경쟁법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며, 자사 계열사가 아닌 다른 CP와의 

제로레이팅은 사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님이 CP에게 망이용대가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CP를 포함 이용자들은 이미 인터넷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어떤 

요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것인지 설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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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레이팅은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감. 통신비 인하는 국민의 

보편적 네트워크 접근권 확대 측면에서 봐야 하므로 제로레이팅과는 별개의 논의라는 점을 

말씀드림

o (△△△) 망중립성이 목적개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님 의견에 동의함

 - 5G시대 이후에 현재의 망중립성 개념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며, 망

중립성이 우리의 규제 목표인지 규제 도구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분위기라고 생각함

- 기본적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및 공정경쟁 조성이 최종 목표라고 봄

- 통신사 부담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토대로 망중립성의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 미국이 망중립성 정책폐기 전 규제 비용 대비 효과가 있었는지 실증적인 검토 후,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다른 규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주목해야 함

- 우리는 검토를 위한 근거자료도 존재하지 않아 망중립성 완화 논의 자체가 정책 도구로서의 

논의라기보다는 당위개념으로 하는 것에 가까움

- 국내에서는 투명성 원칙이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으며,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투명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합리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망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조사가 가능

해야함

- 망이용대가와 망중립성 문제가 헷갈린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아 지불한 

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어렵기 때문

- 국내에서 망중립성원칙이 강화된다면 투명성 원칙의 실효성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지금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 CP의 트래픽을 차단하지 않는 한 망중립성 위배로 보기 어려워 

사업자 통제 범위에 대해서 한계가 존재함

- 수직적 결합, 시장지배력 전이, 불공정 경쟁행위가 일어난다면 반경쟁위행위로 보아야 하며,

사후 규제 영역으로 봐야 함

- 경쟁제한성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규제 강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일반 경쟁법에서는 

CP 시장 획정이 어려워 실증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o (□□□) 투명성 확보 강조,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 위배는 아니나 경쟁제한 적일 수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규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규제를 해야하는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

o (○○○) 현재까지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 위주로, 의문이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 네트워크는 1명이 사용하든 1,000만명이 사용하든 동일한 인프라 투자비용이 투입됨. 즉,

통신비의 문제가 본 건의 주요 화두가 되어서는 아니됨

- 소비자는 돈을 좇을 수 밖에 없는 생리를 부정하기보다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도 

본 건의 유관 사업자들에게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

- 특히, 국내 사업자가 해외 대형 사업자(혹은, 대형 자본)에게 '경쟁하위'에 내 몰릴 수 있는 

구조를 방통위가 대비해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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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자본의 논리를 염두에 두고,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하심

o (□□□) 두 분 교수님의 발표는 팩트 위주라서 이견이 없으나, 시민단체 의견에 대해서는 

같이 동조하고 싶지만 이견이 존재함

- ♤♤♤는 통신사 투자에 대한 CP의 분담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CP를 이용자로 간주하고,

경쟁이 혁신을 촉진한다고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

- 통신사업이 신자유주의 경제의 틀에서 민영화되었음에도 역사성 및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공적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통신사뿐만 아니라 CP 역시 공적인 

차원의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경쟁이 혁신을 촉진한다는 것은 일면은 맞으나, 오히려 경쟁 심화가 독점과 양극화로 이어

지면서 규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음

- 이용자 복지 차원에서 망중립성 규제가 부과되어야 하며, 다만 경쟁과 상생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가 설정되어야 함

- 통신사업자와 CP간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CP 시장에서의 불균형도 해소되어야 함

o (○○○) 통신사가 가진 공공성을 강조, 망 투자가 공적인 특성이 강하고, CP도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공적 서비스라는 의견

o (△△△) ♤♤♤님 의견에 동의하며, 우리나라에서 왜 망중립성 완화와 제로레이팅 허용이 

필요한지 대한 의문이 존재함

- 현재 5G 시대에서 차별화된 망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야로 예시되는 

자율주행자동차나 원격 의료 등이 기존의 통신사 제공 망을 활용할 것인지,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망을 누가 구축하고 관리할 것인지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음. 아직 해당 서비스의 가능성과 방향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위해 망중립성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바람직한지, 논의 시점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음  

- 제로레이팅이 일부 제한적 콘텐츠에 한해 제공되고 있으나, 보편화될 경우 자금력이 있는 

사업자들만 제공이 가능할 것이므로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고 생각됨

- 제로레이팅 유형이 다양하고 거래 내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워 사후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으며, 망을 가진 지배적 사업자의 자사나 계열사에 대해서는 사전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o (□□□) 5G를 위해 망중립성 완화가 필요한 것이냐, 근본적인 질문을 함

- 제로레이팅의 위험성에 대해서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사후규제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라는 의견

- 망중립성에 대한 제도가 가이드라인, 금지행위에 스며들어 있고, 현재 법이나 가이드라인에서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규제가 변화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대책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정책의 틀을 만드려면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번에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함 

o (○○○) 통신비 인하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검증 

제안을 해주시면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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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거래 여부, 불공정 소지 등을 살펴봐야 하며,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제로레이팅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음

-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신민수 교수님 발제문에서 망중립성을 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망중립성이 논란이 된다면 법제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의 경우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네트워크 중립성과의 연결 연구 결과가 있다면 연구

결과 공개가 필요하며, 연구가 없다면 왜 안하는지 궁금함

- CP는 확장성이 매우 많은 영역인데, 어느 영역을 더 성장시켜야 하는지를 알면 망중립성 

논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함

- 플랫폼 중립성은 망중립성과는 다른 논의가 필요함

- 현재까지 5G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망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o (△△△) 망중립성 이슈의 핵심은 ICT 생태계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주체들간의 역할 분담이라 

생각하며, ISP의 계약을 제한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봄

 - 미국이 망중립성 폐기의 목표가 망중립성 도입시 본래 목표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목표의 

달성 방법이 변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이미 각 지역에서 ISP의 경쟁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전사후 

규제가 모두 부과되고 있어 망중립성에 대해 규제가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음

- 망중립성 도입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어느 한 쪽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수익모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존재함

- 망중립성은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ISP, CP, 이용자간 역할 상황을 고려하여 규제의 강도 

조절이 필요함

- 표현의 자유를 통신사와 방송사가 가지냐는 이슈가 있었는데, 통신사는 표현의 자유 매개자,

방송사는 표현의 자유로 보며, 네이버가 기사 선별 배치로 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ISP도 트래픽을 통과시킬 수 있냐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음

- ♤♤♤께는 규제를 해야 한다면 경쟁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규제 중 어느 것이 바람직

한지, ♧♧♧께는 제로레이팅의 비용 전가 부분에 대한 설명 필요

o (□□□) 망중립성이 어떠한 규범적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국내 규제환경에 비추어 볼 때 망중립성을 완화/강화하느냐는 사전 규제 부서가 금지하는 

룰을 정하는 것이 강화라고 보고 , 별도의 사전 가이드라인 없이 사후 규제 부서가 

케이스별 판단하는 것이 완화라고 봄

- 제로레이팅의 개념은 이용자에게 요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서비스로 정의하며, 그렇

다면 통신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제로레이팅은 트래픽 대가를 CP나 이용자 중 누가 분담하는지에 관한 사안으로 이를 ISP와 CP

간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며, 이용자의 콘텐츠 트래픽 유발 사이트를 ISP가 

CP와의 계약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 망중립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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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서비스가 일반 소비자,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사전에 5G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로레이팅 관련 규제를 리스트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봄

-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을 위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제로레이팅 규제시 B2B와 B2C

관계를 나누어 살펴봐야 함

- B2C 측면에서 이용자 후생 증가만 존재하나, B2B 차원에서는 경쟁제한성이 존재할 수 있어 

규제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등 관련 근거가 

존재하는 상황임

o (○○○) B2C에서는 이용자 차별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B2B에서는 일정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발제자 분들이 답할 시간을 드리겠음

o (△△△) ♤♤♤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ISP가 표현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맞다고 보며,

CP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에서 망중립성은 시장이 성숙해서 나온 개념이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텐데 

정책적 연계성이 필요함 

-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제로프라이싱(과금하면 안된다),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연구가 

있었으며, 반드시 소비자 후생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음

- 수직통합이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개방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 

접근 필요

- 경쟁활성화법이 존재하므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간접적인 정책이 의미가 있음

- 망중립성을 산업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세계적 보편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 필요

- 시장획정이 필요한 공정거래법보다는 방통위에서 사후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해봐야 함

o (□□□) CP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로레이팅의 비용전가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제로레이팅이 제공되므로 결국 소비자에 이익이 될 것임

- 만약 제로레이팅이 광고 기반이라면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의 특성이 강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상생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CP도 일반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망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데, 트래픽에 비례하지 않는 

회선요금 형태로 내고 있으므로 충분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객관적으로 수치를 비교해보면 일반 이용자들이 훨씬 많은 요금을 내고 있으므로, 요금 부담 

측면에서 제로레이팅이 통신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전세계적으로 합의된 인터넷 개방성을 보장하면서 망중립성을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o (○○○) 통신서비스에 공적 성격이 존재하며, CP도 사회 기여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는 

♤♤♤님의 접근법이 시민단체와 비슷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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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과 통신사에 대한 규제는 별도로 합당한 것인지 따져봐야 하며, 어느 한쪽의 규제 

강도가 약하므로 다른 한쪽도 규제 강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음

-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의제를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함

□ 소위 운영방안 논의

o (△△△) 오늘 회의에서는 쟁점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자리였음

- 오늘 회의의 진행에서 알 수 있듯이, 발제 및 토론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자 

분들이 명확한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으나, 시간상 서면으로만 의견을 받고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함 

- 우리는 자문위원회이므로, 방통위에서 요청한 의제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

- 망중립성과 공정경쟁이 2소위에서 가장 큰 주제라고 생각함

- 9월에 1차 개선안을 마련하고, 10월에 방통위에 정책제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제안을 위해서 

망중립성에 대해 다음시간까지 더 자세하게 논의했으면 함

- 인터넷상생발전과 관련하여 의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람

o (□□□) 1소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통위에서 생각하는 그림을 브리핑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드림

- 시민단체에서는 본인확인기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다루었으면 함

o (○○○)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 제안을 위해서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므로,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망중립성에 대해 더 논의했으면 함

- 사업자간 부당한 과금차별부분까지 포함하여 망중립성은 3번에 걸쳐 논의하고,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은 7월에 논의했으면 함

- 방통위에서 정책제안을 받고 싶은 것을 말씀해주셨으면 함

o (△△△) 망중립성과 관련 공정정책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큰 틀에서 기본적인 원칙이 

합의가 되면 방통위, 과기부, 국회에서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듯

- 방통위는 제로레이팅 관련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통신사업자 중 15-16개 서비스가 진행 중

-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형태로라도 제시하는 것이 불명확성을 없애준다고 생각하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CP, 통신사, 전문가 의견이 필요함

- 망중립성이슈에 대해서는 글로벌 사업자는 망이용 대가 부담이 없고, 5G시대에서는 망

중립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이슈가 아니었음

- 5G에서 특화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전규제를 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정하려고 함

-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다루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에서 계속 다루고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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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인터넷협의체를 3월말까지 구성하여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의 임시조치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관련 이슈, 본인확인 서비스 관련 본인확인기관지정폐지, 휴대폰번호 본인

서비스 확인제도 폐지 이슈를 다루려고 함

- 이 주제에 대해 별도의 소위를 마련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자 함

o (□□□) 방통위에서 자문을 얻고자 하는 주제를 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곳에서 

논의한다고 하면 그곳에 불러주셔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함

o (○○○) 다음시간에는 망중립성 의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에게 5G 혁신을 위해 걸림돌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자 함

- 자유로운 의견을 위해 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반대로 규제 완화시 문제점 리스트도 

작성해주시기를 바람

- 다음번에는 걸림돌과 규제완화 문제점 리스트를 보고, 주제별로 모아서 쟁점별로 토론했으면 함

o (△△△)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는 발제가 너무 많으며, 자유로운 토론기회가 조금 더 제공

되면 좋겠음

o (□□□) 망중립성 규제를 현행처럼 유지 또는 완화할 것인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함

- 완화는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을 완화할 것인가 금지행위를 완화할 것인가라는 쟁점으로 

논의를 했으면 함

- 참석인원이 많아서 소위 위원들간 논의를 먼저 이루었으면 함

o (콘텐츠연합플랫폼(POOQ)) 오늘 발제문에서는 CP의 입장이 대변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함

o (△△△) 오늘은 시간상 사업자분들의 의견을 듣지 못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다음번에는 

오히려 사업자의 현실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하므로 참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사업자의 의견은 서면 제출을 기본으로 하였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앞으로 의견 제출의 

방향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이 위원회의 임무는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발언할 

기회를 드릴 것

o (□□□) 논의의 범위가 광범위한데 의제 범위를 좁혀서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o (네이버) 우려되는 것은 정책 제안이 단순히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했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합의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면 함

o (△△△) 합의된 내용을 위주로 정책제안을 만들고, 사업자들간 충돌하는 내용은 세부 내용으로 

제시할 예정

o (□□□) 합의할 수 있는 것, 실현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정책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결론을 정리하여 드리려 함

o (○○○) 망중립성이 통신사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통신사는 변화가 필요한 정책 부분 

및 입장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 및 전문가들께 (다음 주까지) 게시해주셨으면 함

- 인터넷 사업자들의 의견도 듣고자 하며, 논점이 빨리 정리되면 인터넷 사업자와 통신사 

협회간 입장의 간극을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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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은 위원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BEREC 보고서를 발제해주시거나,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한 내용을 공유해주셨으면 함 

o (CJ ENM(티빙)) 앞으로는 서면으로 제출한 사업자의 의견들도 회의에서 다루어지기를 바

라며, 발제문이나 토론문에서 다양한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주셨으면 함

o (□□□) 사업자들의 의견이 발제문이나 토론문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제출에 

협조를 부탁드림

- 통신사 측 의견은 빨리 제출된 편이나, 다른 사업자 분들의 의견은 토론문 마감 시기에 

제출되어 위원분들이 의견을 참고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 다음 회의에서는 2주전까지 사업자들의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위원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o 2소위원회 2차 회의 4월 25일 2시 개최 예정

o 차기 회의에서는 망중립성관련 규제의 변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 및 규제 

완화시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며, 전문가 발제는 빠른 시일 내에 방통위에서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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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제2차 회의

1. 회의 개요

o 일시 : ’18. 4. 25.(수) 14:00~17:00

o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

o 참석자

- (전문가) 서울대 이원우 교수(2소위원장), 한양대 김동민 교수, 미디어미래연구소 천혜선 

경영센터장, 고려대 이성엽 교수, 한양대 신민수 교수, 아주대 김성환 교수, 세종 장준영 

변호사

- (소비자) 경실련 권오인 팀장,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 오픈

넷 김가연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 (방통위) 곽진희 과장, 고낙준 과장, 김용일 조사담당관

2. 회의록

□ 주제 발표

◇ 망중립성 및 제로레이팅 관련 쟁점 정리 (발표: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o 망중립성 규제와 관련하여 지난 회의에서 제출된 찬반 입장을 정리함 

-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입장은 관리형 서비스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가기반 우선처리의 

경우 통상적 인터넷 서비스 품질요구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한 허용해야한다는 의견

-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인터넷 사업자, 시민단체)은 기존의 망 중립성 규제를 통한 선

순환 생태계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5G 개발 기여,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해서는 극소수 

서비스에 한정될 것이므로 추후에 관리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 가능, 최소한 

각 슬라이스 내에서의 트래픽 차별은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

o 국내에서는 통신사의 자사 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문제가 제기됨

- 미국은 이와 비슷한 문제제기를 한 보고서를 ‘17년 1월 발표하였으나, 2월 이를 폐기하고 

제로레이팅을 완전 허용

o EU는 가이드라인에서 제로레이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배타적인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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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12월 BEREC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로레이팅 관행을 확인

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를 하였으며, 가이드라인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함. 그러나 망 

중립성 원칙을 적용 중이었으므로 문제가 될 만한 서비스는 없었다는 점에 유의

- 사실상 트래픽 관리가 없고 모든 CP에 대한 개방 및 동일조건을 요구하는 것처럼 운영

o 지난 2소위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제로레이팅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함

- 그러나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 계열사서비스 제로레이팅, 배타적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사안별 평가와 일률적 금지 두 가지 견해로 나뉘며, 차별적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사안별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됨

o 투명성 원칙에 대해서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으나 준수 여부 확인 및 위반시 

제재근거가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 망중립성 규제의 쟁점과 대안의 모색 (발표: 고려대 이성엽 교수)

o (서론)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의 대안을 모색해봄

o (개념 및 배경) 망중립성은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터넷의 개방성의 조화를 위한 비용분담 

질서의 정립의 성격 

- 망중립성 개념은 common carrier의 비차별 의무 규정에서 유래하였으며, 등장 배경은 

트래픽 급증, 경쟁심화,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전 

o (미국의 규제 변화) 법제화 추진 배경은 경쟁제한 우려이며,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정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 FCC는 ‘05년 망중립성 4대원칙을 발표하였고, ’09년 6대원칙으로 확장함

- ‘10년 법제화를 한 후 ’14년 망중립성의 규제가 변화하였는데, 법원의 입장은 ISP가 정보

서비스이므로 비차별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 오바마 정부때 ISP를 common carrier로 분류하여 망중립성 규제를 강화함

- ‘17년 트럼프 정부에서 망중립성 정책 실패를 선언하면서 ’인터넷자유회복‘을 선언함

- ISP를 정보서비스로 다시 분류함(정보서비스→기간통신서비스→정보서비스로 분류 변화)

- ‘인터넷자유회복’의 목표는 망중립성 이념과 같으며, 단지 달성하는 수단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번 결정의 초점은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o (규제 변화 시사점-역무 성격) 미국은 ISP의 부가서비스 성격 측면에서 정보서비스로 분류

하였으나, 한국은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04년 ISP를 부가통신서비스에서 기간통신역무로 

분류함

o (규제 변화 시사점-사전·사후 규제) 미국은 투명성 원칙 외에는 폐지하였으며, 투명성 원칙은 

그대로 FCC가 관할하고 나머지 소비자 기만적 행위 등은 FTC로 이전함

- 정보서비스이므로 FTC에서 관할하는 것이 가능하며, 케이스별 사후규제 하겠다고 함

- 정책변화의 정확한 의미는 망중립성 규제 폐기라기보다는 규제 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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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 변화 시사점-혁신, 투자와 망중립성) 정책은 새로운 장벽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혁신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포괄적이며 정부 주도적인 규제 대신에 시장의 실제 

문제에만 대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함

o (한국의 망중립성 규제와 대안 모색) 한국은 ‘10년 미국에 대응하여 ’11년 제정.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대강의 원칙을 규정하고, 두 번째 원칙은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함

- 방통위가 플랫폼 중립성을 내포하는 규제 도입

- ‘16.9월 망중립성 규제 입법 발의

-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투명성을 제외한 사전 규제를 모두 폐지하고 사후규제 

중심으로 변화함

- 망 중립성 규제와 강도의 방향은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제로레이팅은 장단점 존재하며, case-by-case 판단이 필요

- 합리적 트래픽 관리 방안의 하나로 경제적 트래픽 관리 허용 검토 필요

o (한국의 망 중립성 규제의 법제도적 쟁점과 대안) 법률상 규제 및 가이드라인 규제가 가능하며,

사전 사후 규제 모두 존재함

- (쟁점1 규제방식의 변화) 사전에서 사후규제로 변화하는 방안이 존재하며, 기존 가이드라인 

개정 또는 폐지, 금지행위는 고시 지침화 하는 방안 검토 제안

- (쟁점2 법제화 여부) 미국 2010년처럼 법제화한다면 가이드라인 중 중요한 부분 상향 입법 

검토 제안

- (쟁점3 관리형 서비스 구체적 범위) QoS를 보장하는 트래픽의 원칙적 허용 여부 및 Best

effort Internet의 품질 적정수준의 개념에 대한 관리형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명시 필요

- (쟁점4 경제적 트래픽 관리) 5G에서 fast lane 허용 여부에 명시적 규정 도입 여부 검토 제안

- (쟁점5 제로레이팅)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사안별 접근방법 도입 검토 제안

□ 논의주제 토론(1부: 소위원회 위원간 토론)

o (○○○) 이성엽 교수님은 구체적으로 논의할 쟁점을 5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음. 발제문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위원분들은 바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o (△△△)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원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망 중립성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림

- 망 중립성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전제는 트래픽 급증과 획일적인 망 중립성 정책 하에 

수익 저하로 투자여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현재의 망 중립성 원칙이 5G 시대의 망 슬라이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이며, 이 두 가지 전제가 검증가능하고 

타당한지 의문 존재

- 첫 번째 전제에 대하여 반박하자면, 통신 3사는 진입규제에 의해 안정적으로 요금 수익을 

창출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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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적정성 논란이 항상 존재하는데, 수익저하로 인해 투자여력이 감소되었다는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며, 투자여력 감소의 원인이 망 중립성이라는 전제의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 그렇지 

않으면 망 중립성 완화에 대한 논의가 어렵다고 생각함

- 또한 과기부와 통신사가 망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구축에 합의하였다는 기사 내용이 있는데,

이처럼 망 구축시 효율적인 방안이 여러 가지 존재함에도 다양한 방안 논의대신 망 중립성 

규제 완화만 주장하는 것이 의문임 

- 통신사의 망 관리 권한 및 수익모델 다양화와 같은 사유재산성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망고도화의 사회적 효용을 강조하여 망 구축 비용 분담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합

적이지 않음

- 두 번째 전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5G 슬라이싱 기술만으로 망 중립성을 완화해야 하는 

결정적인 상황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트래픽 차별과 망 중립성 완화는 

별개의 문제

- 망사업자와 CP간 경제적 논리로 논의가 진행되기보다는 통신서비스의 공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

- 망에서 속도, 트래픽을 차별하는 것이 결국에는 수익성을 약한 모델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므로 공공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트래픽 관리 측면에서 패킷에 대한 분석은 이용자에 대한 통제 강화를 의미하며,

통신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증대 및 통신의 자유 제한 우려가 존재함

o (□□□) ♤♤♤님은 원론적인 문제 측면에서 통신사의 주장이 검증 가능하지 않다, 검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

o (○○○) 찬반을 떠나서 개념을 확실히 하자면, 망 공동구축은 새로운 택지 지역에 국한됨

- 통신망은 공공재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사적 재화라고 볼 수 있음

- 트래픽에 대한 분석은 기술적 문제로 인해 그동안 관리를 못했던 것이고, 망 중립성이 완화

된다고 하더라도 투명성과 관련된 규제 수단이 존재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낮음

o (△△△) ♤♤♤님이 원론적인 문제를 제시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을 논의

하면서 기본적인 논의를 하려고 함

- 망 중립성 사전 규제는 방통위 관할권이 아니나 사후적인 규제를 고려하면 전제로 언급될 

수 있음

o (○○○) 망 중립성 완화라는 표현보다는 현실화가 적절하다고 봄

- 망 중립성 개념이 만들어진 시기에 비해 지금의 인터넷 환경은 크게 달라졌으므로, 현실에 

맞추어 정책이 변화되어야 함

- 예전에는 CP와 개인 모두 이용자의 입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대기업화된 

CP들이 존재하고 상당한 트래픽을 일방향으로 유발하여 이전처럼 일반적인 이용자로 간주

하는데 무리가 있음

- 현재 최종 이용자만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체계를 상당수 수익을 벌어가는 CP가 일정 정도 

부담하도록 변경하는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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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레이팅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는 있으나 와이파이나 정액형 요금제가 많이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음

- 불균형적으로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에 대해 망 비용 부담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o (△△△)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는 비용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o (□□□) ♤♤♤님의 발언은 망중립성 이슈를 넘어 인터넷의 기본적인 정산구조와 관련된 

것임.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림

- 망에서 트래픽을 많이 점유한다는 이유로 CP가 통신사에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자신이 

직접 접속하는 통신사 뿐만 아니라 최종 이용자까지 도달하는 동안 경유하는 모든 통신사에 

대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o (○○○) 현재의 시스템에서 이용자는 발신 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access 요금만 지불하며,

그 외에는 ISP 간 상호접속으로 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비대칭적 트래픽 발생으로 상호접속만으로 해결될 수 없어 문제가 발생

o (△△△) 요금을 내는 체계 자체를 변경하자는 것인데, 상호접속의 문제라고 한다면 상호

접속제도를 개선하여 해결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함

o (□□□) 상호접속 시장의 경우, 망중립성 원칙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생각됨

- last mile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 부분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지금 상태에서는 

이용자가 모두 부담해야 함

- 기존의 망 중립성 개념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해보자는 취지에서 현실화를 말씀드림

o (○○○) 트래픽에 흐르는 콘텐츠의 변화가 제도 변화 필요성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함

- 옛날에도 이용자들이 접속하는 사이트는 한정되어 있었으며, 단지 last mile에 흐르는 

콘텐츠가 변화하였다고 하여 요금체계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o (△△△) 어떤 측면에서 보든 문제가 존재하니 함께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림

o (□□□) 논의하는 문제를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o (○○○) 공익성을 지닌 서비스 관점에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CP에게도 공익성 의무가 요구됨

- 예를 들면 콘텐츠에 지나친 광고를 붙여 트래픽 유발할 경우 통신사는 서비스 측면에서 

별도의 요금 부과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음

- 그러나 망 중립성 측면에서 통신사의 비용을 부담하자는 것은 적정대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의할 수 없음

- 합리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방통위에서 원가기준을 만들고 사후적인 규제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봐야 함

- 인터넷 접근에 대한 개인의 자유 원칙은 보장되어야 하며, 망 중립성 이념 자체를 검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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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통신사의 망투자비용 분담 주장은 호소하기 위한 레토릭이라 생각되며, 일반이용

자에 대해 요금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CP에 대한 적정한 망 이용대가 부담을 요구

하는 상황

o (□□□) 망 이용대가 관련하여 ISP가 협상력 향상을 위해 트래픽을 경제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으로 생각하면 됨

- 통신사는 CP와 자유로운 서비스 협상을 원하나, 가이드라인 상 금지행위 규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서 규제 완화를 주장함

- 현재 적용 중인 가이드라인을 완화할 것인지, 사후규제를 적용할 것인지, 망 중립성을 위해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

- 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협상권 범위를 어느 정도 선까지 고려할 것인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규정을 자유롭게 하고 사안별 규제를 할 것인가 고민 필요

o (○○○) 통신사들의 CP에 대한 과금은 망 중립성과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림

- 자율적인 협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래픽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주는 것은 

CP보다 통신사가 우위에 존재하므로 시민단체 입장에서 찬성하기 어려움

- 해외 사업자가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은 경우 상호접속과 구분하여 어떠한 근거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 

o (△△△)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트래픽 차별을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며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고 있음

- 관리형 서비스의 합리적인 범위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며, 속도에 따른 차별이 

비합리적이라고 전제하면 논의 진행이 어려움

o (□□□) 교통유발 분담금과 같이 부담이 되는 경우 특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함

- 합리적 차별을 주장할 때 모든 일상적 서비스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리적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CP 등을 상대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요금을 올리는 것

으로 이해함

o (○○○) 교통유발 부담금과 다른 것은 특정 CP에게 대가를 받고 차별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제공하는 것임

o (△△△) 해외사업자에 대한 과금 문제는 역차별에서 논의하면 될 듯하고, best effort의 

수준을 논의해야 함

o (□□□) 기본적인 망 중립성은 유지되어야 하며, 99%의 CP는 영향을 받지 않되 다만 인터넷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소수의 CP들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

- 지금은 협상력이 불균형하므로 현실에 맞게 하려면 대가를 지불하여 증속하는 것보다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특정 사업자들의 경우는 망중립성 적용 대상의 예외로 보는 

방안이 필요함

o (○○○) 전제의 사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2011년 가이드라인 제정 

후의 공과를 살펴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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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으로 CP가 ISP에 대한 관계에서 이용자가 아니게 됨에 따라 

ISP와 CP와의 관계는 B2C가 B2B의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인식해야 함

- 망중립성 정책 수립 후의 망중립성 생태계 player인 ISP – CP - 이용자 간 각 관계별 

이슈를 검토해야 할 것인바, ISP vs. 이용자의 경우 그 관계는 ISP의 이용약관에 따라 정해

지는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인가 내지 신고로 인해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고, 이용약관 위반의 경우 행정제재,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관계는 매우 엄격한 규율을 받고 있음

- 한편, CP vs. 이용자의 경우 CP 역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에 대한 역무제공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ISP vs. 이용자에 비해 사실상 규율이 없는 상태로서 본격적인 규율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방향 논의가 필요함

- ISP vs. CP의 경우 B2B 관계임에도 여지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의 전제가 ISP vs.

ISP 위주로 전개돼옴에 따라, 작년 신설된 전기통신사업자간 차별적 조건제한 부과 금지

기준의 세부 적용방향과 맞물려 양자의 관계가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임

o (△△△) 망 투자에 대해서는 SOC 영역에 준한다고 간주하며, 투자부담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일정 정도 역할을 맡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사회적 문제를 여기에서 공론화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며, 사회물리학이나 산업수학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보는 것이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o (□□□) 현행 망 중립성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과 망 이용대가를 

구분해 논의해야 함

-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망 중립성이 어떠한 부분과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향후 문제를 풀어내기가 좋을 듯

o (○○○) 기본적인 오해는 없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는 언어를 통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사업자들의 논의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 회의에서는 망 

중립성에 대한 견해를 조정하는 것을 제안함

□ 논의주제 토론(2부: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 사업자간 토론)

o (△△△) 통신 3사가 하나의 의견을 주셨는데, SKT가 통신사의 입장에 대해 발언해주시기 바람

o (SK텔레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경우 불명확한 점이 많아 사업자간 제휴 등을 추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함. 따라서 규제를 명확히 해주셨으면 함

- 공적인 부분인 철도, 우편의 경우 fsat lane(예, KTX)을 운용하고 있는 것처럼 통신서비스

에서도 차등화를 통한 다양성 보장이 필요함

- 개선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CP나 OTT가 전적으로 망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

- FCC의 표현을 인용하면 네트워크가 플랫폼화 됨에 따라 CP와 이용자를 매개하게 됨.

그러나 현재 통신사의 수익구조는 매출의 대부분을 이용자에게 회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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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에서는 투자비용은 늘어나는데 이용자에게 요금을 더 받기는 어려우므로, 수익을 창출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 CP와 다양한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fast lane이 허용되어야 함

-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과 관련된 이슈라기보다 사업자간 제휴로 이해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로레이팅을 허용 중이며 국내에서도 통신 3사가 자회사 서비스에 대해 

제로레이팅을 제공 중인데, 다른 사업자들의 서비스를 자사의 제로레이팅 서비스와 유사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봄

- 비유를 하자면, 건물주가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대신 자신의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서 

불공정한 경쟁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음. 임대료 대신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선택하는 것

이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o (○○○) 이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자 함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CP는 현재 망 이용대가를 충분히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며, 망 이용

대가는 증가하는 추세임

- 네이버는 730억 이상, 아프리카 TV등은 자기 매출의 10퍼센트 이상을 망 이용대가로 지불 중

- 우리나라는 가이드라인의 많은 예외 적용으로 인해 통신사들이 자유로운 대응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망 중립성 완화보다는 망 중립성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통신사측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궁금한 점은 5G 시장의 양면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요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형 플랫폼/CP로부터도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분담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 정책적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원함

o (카카오) 통신사는 best effort 망에서 기술적으로는 속도차별이 가능함. 네트워크 슬라이싱도 

기술적으로 속도차별이 가능한 것일뿐 반드시 속도를 차별해야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활용해 망 중립성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NFV(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면 망운용비용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는데, 통신사측

에서는 망 투자 비용 증가요소만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임

- 제로레이팅에 대한 CP의 입장은 사업자간 자율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며, 정책적인 

강제는 어려움

- 다만 ‘17년 1월에 있었던 FCC의 제로레이팅 조사결과를 보면 계열사 자사 서비스 제공할 

경우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언급하여, 우리나라 정부에서 통신사의 자사 서비스 

제로레이팅 적용에 대해 유심히 봐주셨으면 함

o (네이버) 망 중립성으로 인해 정책적 방향에 변화가 생긴다면 상당수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의견이 제외되어 있음

- 방통위에서 공론화의 취지에서 이 자리에 모인 사업자 측을 의견을 구하는 것 같으나, 이 

사안의 중요성에 관하여 대형 CP와 소형 CP 간 입장차이가 존재할 것임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소외되어 있으므로, 논의가 더 진행되기 

전에 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기를 방통위에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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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중소 CP, 스타트업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o (□□□) 다음 회의 때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음

o (구글코리아) OSP 및 CP도 관련 네트워크, 설비 및 시설 등의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용자들에게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비용은 절감되고 있음

- 망 사용료 문제는 망 중립성 이슈와 다른 문제이므로 필요하시다면 분리해서 논의를 해주실 것을 희망함

- 상호접속고시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규제라고 알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존재함 

- 지난 회의시 국제구간 중계접속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캐시에 

대해 글로벌 기업의 일방적인 갑질로 매도하는 통신사측의 발언이 있었는데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며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실 것을 희망함 

o (△△△) 논의과정에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필수요소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없이도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합리적 차별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음

-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 투자비용이 감소될 수 있다고 언급함

- 이전에 제출된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에서는 제로레이팅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카카오는 사업자간 자율이라고 말씀함

- 우선 통신사업자에게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음

o (SK텔레콤) 인기협에서 질문하신 5G의 양면시장을 활용한 정책적 접근 및 기타 질문에 대해 

설명하겠음

- 지금은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규제로 인해 CP에 대한 네트워크 서비스가 획일화되었는데,

서비스 차별화가 허용된다면 수익의 다변화가 가능함

- 따라서 best effort 외 나머지 망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주셨으면 함

- 망 중립성에 관해 물리적 차단 같은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망을 활용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다음으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필수요소인 것인가라는 지적에 대해 통신사에서도 사업 

모델을 고민하고 있음

- 다만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차와 같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상당한 QoS 보장이 필요하며,

이것을 기계적인 트래픽으로 처리하면 신사업이 창출되기 어려워 고객들도 서비스 이용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음

- 투자비 감소기술을 언급하셨는데, 폭증하는 트래픽 대비 통신사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투자가 필요하여 상황이 다름 

- 제로레이팅으로 인해 스타트업이 받을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역차별을 전략적으로 활용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함. 오히려 스타트업이 제로레이팅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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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CP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로레이팅 서비스 요금을 일정 규모이상 사업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 제로레이팅 서비스 중 옥수수가 선전하고 있으나, 점유율이 유튜브의 37분의 1수준으로 

지배력 전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쟁제한성을 미리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o (○○○) 투자 비용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o (SK텔레콤) 28GHz 손실율이 커서 더 촘촘하게 망을 설치해야하므로 투자비용이 증대될 수

밖에 없음

-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LTE보다는 투자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함

o (□□□) 통신사측은 한국의 기계적인 망 중립성으로 인해 유연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fast lane 도입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 fast lane 허용과 망 중립성 정책이 공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 best effort 망이 원활히 제공된다면 fast lane을 사용할 유인이 없으므로, fast lane 도입시 

best effort 망의 품질 저하가 우려됨

- 통신사의 서면의견에서 글로벌 CP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내 CP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것인지, 국내 서버가 없더라도 

요금을 받겠다는 것인지 궁금함

o (SK텔레콤) 이용자가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best effort는 정의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임

-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0.01%의 작은 차이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그러므로 

작은 차이가 상당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fast lane을 허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장 사업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화를 

하는데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자유화를 보장해달라는 것을 의미함

- 힘의 균형이 글로벌 CP에게 기울어져 있는데, 망 중립성 규제로 인한 협상력 저하가 증가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도로 글로벌 CP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언급함

o (△△△)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가 정상화된다면 이용자에 대한 요금을 내릴 여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함

- 적정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 공개되어야 함

o (□□□)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의 의견을 KT에서 말씀해주셨으면 함

o (KT) 망 중립성 정책 수립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다름

- 정책 수립 당시 목적은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나 인터넷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었으나, 현재는 통신사와 대형 CP간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규제기관이 이를 개선하는 

방향을 고려해주시기를 바람

- 원가 공개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포털의 경쟁상황,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매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없어서 형평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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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K텔레콤) ♤♤♤ 측에서 원가 공개를 말씀하셨으나,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회계 자료

만으로는 원가를 알기 어려움

- 영업보고서 상의 투자비용과 재무제표 상의 capex는 사실상 차이가 크지 않음

- 양면시장인데 CP에게 충분한 대가를 받으면 이용자의 요금을 내릴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통신사 입장에서는 B2B에서 받는 요금으로 이용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좋다고 생각함

- 현재 구조로는 AR, VR로 광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도 그 수익의 대부분을 글로벌 

CP들이 이용자 맞춤형 광고로 가져감

o (□□□) 통신사 입장은 수익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것 같은데,

- 건물주가 임대료 외에 가게 주인에게 수익의 일부를 더 내라는 식이 타당한 주장인가 의문

- 결국 CP가 수익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도 콘텐츠 시장에서 정당한 경쟁을 해서 

더 수익을 얻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o (SK텔레콤) 예시로 든 건물은 양면시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교가 부적절함

- 데이터 중심에서는 end user와 CP를 통신사가 매개하고 있으며, 힘의 균형이 거대 CP기업으로 

기울어져 이용자 부담완화 측면에서 대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o (△△△) 통신사 측의 주장은 CP의 창의적인 활동에 의한 수익을 나누어야 한다기보다는 

그러한 활동이 망에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CP는 이미 망 사용료를 충분히 지불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에서는 종량제로 지불하고 

있는데 통신사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 (SK텔레콤) 수익의 상당수를 CP가 가져가지만 비용의 대부분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음

- 통신4사(SKB 포함)가 이용자에게 받는 소매 매출이 30조인 반면 실제 네이버에게 직접 받는 

금액이 200억 수준이고, 전체 CP가 통신사업자들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고려해도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99%이상, CP가 부담하는 비율은 1% 이하임

- 이처럼 망 비용의 대부분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어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이며, 정당한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함

- 규제를 통해서 CP에게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요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허용해달라는 것임

o (○○○) CP 측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이미 많이 지불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함

o (네이버)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보다 CP들이 비용을 내지 않고 서비스를 한다는 

오해가 있어서 망 이용대가 금액을 공개한 것임

- 망 이용대가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려면 본래 가격을 알아야 하는데, 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통신사측에서는 자료 공개를 해주셨으면 함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15배 이상 비싸게 망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으며, 무임승차는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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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지난 회의에서의 발언으로 인해 오해가 있는 듯한데, 비용을 거의 안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유발하는 트래픽에 비해 접속이라는 정액 성격으로 낮게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림 

- 얼마를 내는 것이 적정한가는 알기 어려우며 시장에서 결정될 사안임

- 참고할만한 예로 양면시장인 유료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요금이 굉장히 저렴한데,

이용자에 대한 요금 수익 외에 홈쇼핑에서 창출하는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임. 요금수익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입이 6:4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또 다른 예로 신용카드 시장인데, 가맹점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회비를 내더라도 

다양한 할인혜택 등을 고려하면 일반 가입회원들의 이용료 부담은 거의 없는 편임

- 그러나 통신시장에서는 망 중립성으로 인해 이와 같은 구조가 불가능하여 부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무임승차를 한다는 것은 아님

- 어떠한 구조가 효율적이고 공정하냐에 대한 답을 찾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무엇이 득이 될 지에서 생각해보아야 함

o (△△△) CP쪽에 질문을 드리자면, 통신사들은 차별적 이용을 허용해달라고 하는데,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차별을 허용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자 함

- 가이드라인에 합리적 트래픽 관리가 가능하므로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닌 허용 범위를 

말씀해주셨으면 함

o (카카오) 합리적 트래픽 관리는 트래픽 폭증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차별 허용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현재의 망 중립성 기조 하에서는 차별이 허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함

-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도 반드시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통신사 측은 best effort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SLA(service level agreement)가 

기준이 될 수 있음

- SLA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지만, 차별이나 차단, 투명성에 대해서는 양보하기 어려운 입장

o (○○○) 그렇다면 일정 기준 이상의 최저 속도가 보장이 된다면 원격 의료와 같은 고도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차별이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o (카카오) 그것도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망 중립성 정책의 기본 취지가 유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반대의 이유는 망 중립성 전체의 SLA는 정해져 있고, 의료와 같은 고도의 서비스는 가상화된 

망 중 하나를 할당하여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필요에 의해 망을 구분하여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망의 운용적인 면이므로 통신사의 권한을 

인정함

o (네이버) 목적에 따른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임

o (○○○) 구간 안에서 차별이 없다면 구분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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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네이버) 통신사가 모바일 동영상 전용망을 서비스하면서 CP에게 요금을 더 받는 상황이 

가능하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망 중립성 원칙이 무력화되어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지불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대답하기 어려움

- 원칙을 말씀드리면 반대한다는 입장임

o (□□□) 슬라이싱 자체는 인정하는데 원격의료, 동영상 등 슬라이싱 대상 구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함

o (○○○)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그림이 다르신 듯하며, 비유를 하자면 네트워크는 백화점과 

같다고 볼 수 있음

- 층마다 다른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서비스별 제품별 슬라이싱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잘 협상할 것인가가 이슈임

- 그리고 통신사측에서 직접 콘텐츠 사업을 키우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 통신사측에서는 

CP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중소 사업자들의 광고력과 콘텐츠 증가로 이득이 전이되는 

것이 수직통합보다 유리함

- 계속 가정을 전제로 하는 논의보다는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이해해주셨으면 함

o (△△△) 네트워크를 백화점에 비유하시면서 차별성을 강조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음

- 기본적으로 best effort 망에서 패킷은 동일한데 패킷 인식 기술 발전과 통신사의 수익추구로 

인해 망 중립성이 훼손되려는 것임

o (□□□) 네이버나 카카오는 망 이용대가 측면에서 글로벌사업자에 대해 역차별이 존재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함

o (네이버) 국내에 서버가 없는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망 이용대가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어느 정도 지불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원가를 알아야 논의 가능

o (구글코리아) 국제구간 중계접속 비용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망 사용료라는 것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다시 한번 상호접속고시에 대해 이야기 드리면 네이버가 지불하고 있는 망 사용료가 상호

접속고시로 인해 발생한 비용인지 아니면 사업자간의 계약에 의해 발생한 비용인지,

네이버는 왜 캐시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해 궁금함

o (SK텔레콤) 캐시서버가 사업자간 계약이 맞기는 하나, 망 이용대가에서 통신사는 협상력 

열위에 있음

- 비교를 하자면 MVNO의 경우 도매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나, CP는 동일한 망을 활용함에도 

지불하는 비용이 적어서 균형추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임

- 망 중립성 원칙 완화는 이러한 기울어진 협상력을 복원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림

o (구글코리아) 구글이 협상을 할 때 갑질을 했다는 무책임한 가정을 하지 않으면 좋겠음

- 구글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갑질을 하여 불공정계약을 했다면 

이미 규제 기관의 제재를 받았을 것임. 일방적인 계약은 규제기관의 제재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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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카카오의 제로레이팅에 대한 입장은 들었는데, 네이버의 

제로레이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함

o (네이버) 과거에 미래부가 정리했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음. 불공정 거래 수준은 아니라고 봄

o (○○○) 다만 자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우려가 있으니 사후규제를 원한다는 입장으로 

알겠음

o (△△△) 추가로 의견을 말하자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어떻게 활용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관리형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임

- 예를 들어 유튜브와 같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슬라이스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

o (네이버) 5G 네트워크 기술을 말씀하시면서 예로 자율주행차 등을 언급하시는데, 오히려 

네트워크 불안정성으로 인해 의존도를 낮추려는 상황임

- 만약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서비스라면 통신사의 특정 슬라이스보다는 정부에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를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함

o (○○○) CP사업자나 시민단체에서는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는 듯한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을 손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함

o (SK텔레콤) 망중립성 원칙을 지키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 통신사의 입장임

- 자율주행차의 경우 오히려 5G 네트워크와 실시간 연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Needs도 있음

o (□□□)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즉 차별받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 차별의 

여파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함

o (SK텔레콤) 현재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고 그 외 나머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o (△△△) 다음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부분에서 제외할 부분을 조정하고 네이버에서 

제안한 것처럼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기를 원함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o 5월에 예정된 전체회의는 개최를 미루며, 2소위원회 3차 회의 개최일은 소위원회 위원들의 

일정을 참고하여 결정할 예정

o 차기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망 중립성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며, 가능하다면 중소 

CP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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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제3차 회의

1. 회의 개요

o 일시 : ’18. 5. 28.(월) 14:00~17:00

o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

o 참석자

- (전문가) 서울대 이원우 교수(2소위원장), 한양대 김동민 교수, 건국대 황용석 교수, 미디어미

래연구소 천혜선 경영센터장, 고려대 이성엽 교수, 성균관대 송명빈 교수, 아주대 김성환 교

수, 세종 장준영 변호사

- (소비자) 경실련 권오인 팀장,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 (방통위) 김재영 국장, 곽진희 과장

2. 회의록

□ 주제 발표

◇ 유럽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제로 레이팅의 현황: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발표: 건국대 황용석 교수)

o (제1장 조사의 배경) 이 보고서는 제로레이팅의 특성과 본질 측면에서 효율성과 경쟁제한성을 

함께 검토 

- 정성적 분석에 그친 한계가 있지만, 국가별로 다양하게 서비스 제공되는 사항에 대해 파악 가능

- EC의 의견이 아닌 컨설팅기관의 의견에 가까움

o (제2장 제로레이팅 현황 조사) 유럽 국가 및 미국을 대상으로 제로레이팅 할인유형, 콘텐츠 

유형 등을 조사한 결과 제시

- 제로레이팅 할인 유형은 Bundled free, bundled subscription, add-on 등으로 구분하며,

Bundled free가 가장 많음

- 콘텐츠 유형을 분류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음

- 비디오 스트리밍에서는 이통사 소유 동영상 서비스 비율이 가장 높음

- 소셜미디어에서는 페이스북이 소유한 서비스 비율이 가장 높으며, 국가별로 페이스북 소유 

콘텐츠가 zero-rate로 제공되는 비율은 다르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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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3장 Case studies) 불가리아, 독일,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미국에 대한 제로레이팅 시장 

분석 결과 제시

- 불가리아: ‘14년까지 시행되지 않다가 최근 도입

- 독일: ‘09년 시작된 이후 ’11-‘16년까지 활발히 운용되었으나 현재는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포르투갈: ‘12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며, MNO가 자사 메인 브랜드를 통해 트래픽이 

상대적으로 큰 TV 스트리밍 서비스를 zero-rate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 유럽에서 제로레이팅은 성장하고 있으며, 요금제도 다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스웨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높은 데이터 사용량을 부과해 제로레이팅 효과가 크지 않음.

요금제가 제로레이팅 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영국: 제로레이팅이 활발히 시행되지 않음

- 미국: 많이 언급되었으므로 내용 설명을 생략함

o (제4장 결과 요약) 모바일시장에서의 제로레이팅 할인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 CAP(Content and application providers)와 제로레이팅 관계에서 특징을 살펴보면, CAP는 

제로레이팅 시행에 큰 영향력이 없으며, 다국가 전략을 시행하지 않음

- 제로레이팅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데이터 허용량, 제로레이팅 서비스의 특성과 정도 

등 여러 요인들과 관련이 있음

- 특이하게 데이터 허용량이 많은 국가에서 데이터를 적게 소모하는 앱의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소비자들이 MNO 또는 CAP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예: 스웨덴), 그 효율은 

데이터 허용량이 낮은 시장에 더 클 것임

o (제5장 제로레이팅의 잠재적 이익과 폐해) 제로레이팅이 시장 및 이용자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 보고서는 잠재적 이익과 폐해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음

- 제로레이팅의 잠재적 이익은 접근 기회 확장, 상품 차별, 가격 차별, 다면시장의 효율적 가격 

정책,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개발 촉진, 통신정체 조율이며,

- 잠재적 폐해는 망중립성 위배, 콘텐츠 간 경쟁 방해 및 이용자의 선택권 저해, 콘텐츠 시장을 

붕괴시킬 가능성, 혁신과 서비스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 ISP 간 공정 경쟁 제한, ISP의 

트래픽 제한 강화 및 CAP로부터의 요금 인상 가능성임

- 유럽에서 제로레이팅 논의는 경쟁법의 맥락보다 망중립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o (제6장 경쟁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제로레이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임을 언급하며 경쟁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

- 제로레이팅 경쟁효과를 측정시 인터넷 생태계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양면시장을 모두 측정

해야 한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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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P가 불공정한 요금정책과 불평등한 경쟁요인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 측정시 ISP의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 제로레이팅 서비스와 데이터 제공량 한도와의 연관성, 제로레이팅 

콘텐츠가 ISP 사업자를 전환시킬 여력을 고려해야 함

- CAP 단계에서 제로레이팅 콘텐츠가 ISP에 의해 운영되는지 여부, ISP가 다른 콘텐츠에 

동등한 제로레이팅 기회를 부여하는지, 제로레이팅 콘텐츠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접근가능

한지를 고려해야 함

- 제로레이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제로레이팅이 적용되는 

콘텐츠의 인기, 제로레이팅이 이용자의 콘텐츠 선택에 미치는 영향, 제로레이팅 콘텐츠와 

비제로레이팅 콘텐츠 간 이용량 차이임

o 이 보고서는 제로레이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을 양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규제의 수단이자 출발점으로서 제로레이팅에 대한 시장 현황 조사 및 측정이 더 필요하며,

현상을 입체적으로 보자는 것이 결론임

-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시장을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망중립성 및 제로레이팅 관련 쟁점 정리 (발표: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o 현재까지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관련하여 전문가 및 사업자 분들이 주신 의견을 정리함

o (망중립성 정책) 망중립성 규제 완화는 5G에 한하여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기술에 적용할 것인지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5G 한하여 규제 완화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용한 고객맞춤형 서비스가 금지될 가능성 

있으므로 완화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기존의 관리형 서비스 확대하는 것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반대 의견 존재 

- 전체적인 망중립성 규제 완화는 소수 대형 CP에 합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고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해 대가기반 우선처리 허용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비용 부담 여력이 충분한 

대형 CP만 살아남게 된다는 반대 의견 존재

- 정책방안 수립시 규제 수준이 낮은 것부터 1) 현행 망중립성 정책을 유지하되 5G 기술로 인해 

필요한 부분은 관리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대응 2) 대가 기반 우선처리를 허용하되 경쟁 CP

간의 차별은 금지 3) 투명성 이외에는 대가기반 우선처리, 차단 금지, 지연 금지까지 포함하여 

규제 완화하는 방안 존재

o (제로레이팅 정책) 대부분의 위원 및 사업자가 제로레이팅 원칙적 허용에 동의함

- 허용한다는 전제하에 1) 일정 범주의 모든 CP에 대한 개방 및 동등조건 의무화 여부 2) 자사 

및 계열사 서비스 제로레이팅 금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따라서 크게 4가지 정책방안이 가능함

- 일정 범주의 모든 CP에 대한 동등조건 의무화 찬성 의견은 특정 CP에 대해서만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는 것은 이용자 선택권을 현저히 제한한다는 것이며, 반대 의견은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사안별 판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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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 허용에 대해 통신사측은 경쟁 CP에게 동등한 조건을 제시하는 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며, 이 경우 통신사측이 주장하는 동등 조건은 경쟁 CP의 제로레이팅 

요청시 통신사의 데이터 이용료 수준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것임

- 반면 통신사들이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 제공시 원가 수준의 부담만 포기하는 것과 달리 

경쟁 CP는 원가를 상당히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반대한다는 견해 존재

- 계열사서비스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도 통신사들은 경쟁 CP에게 동등한 조건을 제시하는 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며, 반대하는 측은 계열사 우대 가능성이 높은데 사후 규제는 미흡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적 금지가 필요함을 주장함

□ 사업자 의견청취 및 토의(1부: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사업자 간 토의)

o (○○○) 앞서 두 발표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함

o (△△△) 우선 황용석 교수님 발표에 대한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겠음

- 제로레이팅과 관련하여 사례별 판단 지침을 제공하는 BEREC 가이드라인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BEREC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한도가 초과된 이후에 제로레이팅 콘텐츠를 사용가능한지에 

따라 망중립성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제로레이팅 대상 앱과 비대상 앱을 차별하는 경우에는 

망중립성 위반으로 보며, 동등하게 차단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또한 가이드라인은 규제기관이 사례별로 규제 여부를 판단하되 경쟁 CP에 대한 배타성,

사업자의 지배력 보유와 같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해외에서 제로레이팅을 규제한 사례가 있는데, 네덜란드는 망 중립성 규정을 빨리 도입하였고 

제로레이팅을 금지하고 있음

- 그리고 김현수 연구위원님 발표 중 ‘대부분 제로레이팅 원칙적 허용 동의’라는 표현에는 

이견이 있음

- 제로레이팅을 사전/사후 규제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이미 다양한 보고서 등에서 제로레이팅 규제 시 고려할 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o (□□□) 유럽보고서에 대해서 보충하는 의견과 김현수 박사님 발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심

o (SK텔레콤) 제로레이팅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망중립성 

문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최근 여론조사에서 제로레이팅 규제를 반대하는 비율이 8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만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서 ICT가 화제임

- ICT가 융합되면서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네트워크와 콘텐츠 비용을 통합하여 지불함

- 이 통합된 비용에서 벅스 등 콘텐츠사가 프로모션을 통해 3개월 할인해주는 것은 용인하면서,

소비자가 원하고 접근성을 높여주는 네트워크 비용 할인은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 근거를 알 

수 없음. 제로레이팅도 프로모션의 한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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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자면,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이 폐기되었고, 미국 통신사의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도 허용하고 있음. 유럽도 27개 국 중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장에서 이용자 친화적으로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제공 중임

- 망 중립성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기회의 

평등이 중요한데, 타 CP에 대해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유사한 조건으로 대우한다면 

제로레이팅은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함

o (△△△) 지난 회의에서 망중립성의 대 원칙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망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면서 신규서비스나 새로운 영역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로 논의가 좁혀졌다고 생각함

- 유럽의 사례를 보면 원칙적으로 규제 허용/금지보다도 개별적으로 금지/허용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 기준 마련을 논의했으면 함

o (□□□) 제로레이팅 문제는 망중립성으로 접근하느냐 경쟁정책으로 접근하느냐의 문제로 판단됨

- ♤♤♤는 망중립성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고, 유럽 사례처럼 데이터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제로레이팅이 작동하는 방식은 망중립성의 관점에서 볼 여지도 있음 

- 그러나, 그 문제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ISP가 제로레이팅을 통해 (데이터 한도 초과 이후)

CP를 선택하게 된다는 점인데, 만약 윤상무님 말씀처럼 CP에게 제로레이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열려있다면 ISP가 CP를 선별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망중립성 문제로 

접근할 필요는 사라지게 됨

- 개인적으로는 망중립성보다 경쟁정책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논리는 경쟁

제한성 여부임

- 우리나라는 현재 동영상 스트리밍 부분에서 유튜브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유튜브가 제로레이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로레이팅 시행으로 인해 당장 경쟁이 제한

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 물론 경쟁 정책적으로 향후 발생할 상황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나 시급성은 떨어져 보임

- 오히려 좋은 콘텐츠를 가진 후발 CP가 제로레이팅을 차별화 및 초기 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o (KT) 제로레이팅을 보는 관점을 말씀하셨는데, 망중립성에서의 관점은 네트워크 측면, 경쟁

정책에서의 관점은 서비스 측면에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함

- 앞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네트워크 단계에서 CP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는 어려우며,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사후 규제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함

- 제로레이팅은 서비스 측면에서, 즉 경쟁 촉진 측면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o (△△△) CP쪽 의견을 듣고자 함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로레이팅을 반대하는 이유는 스타트업이나 소형 CP들이 시장에 

진출할 때 제로레이팅이 경쟁 제한적 요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때문임

- 통신사가 주장하는 동등 조건이 ISP와 CP간에는 평등한 개념으로 보일 수 있으나, 대형 

CP와 소형 CP간에는 오히려 경쟁 제한적 요소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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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레이팅 규제를 반대하는 국민이 80%라는 김경진 의원실 설문 조사 결과를 언급하셨는데,

전제가 국민 대신 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찬성 응답이 높을 수밖에 없음

-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사업자 대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 대형 CP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나, 소형CP는 비용 감당이 어려움

o (○○○) 소형 CP나 스타트업은 비용 지불 능력이 없으니 경쟁이 취약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음

o (SK텔레콤) 망중립성 관련하여 중소 CP를 언급하시는데,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대형 CP가 

제로레이팅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주로 열위 사업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로

레이팅을 제공함

- 오히려 트래픽량이 적은 중소 CP가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택할 유인이 존재함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서 설명된 유럽보고서에 의하면 페이스북도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 (SK텔레콤) 그 경우 페이스북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층을 겨냥해서 통신사

가 제공하는 것임

o (△△△) 중소 CP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함

- (□□□) 콘텐츠 관련 협회나 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음

- (○○○) 이 자리에 없는 중소 CP 의사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고, 정책 방향이 새로운 

신사업 창출 과정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자는 측면도 있어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o (△△△) 지난 회의에서 ♤♤♤님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CP쪽 의견을 듣고자 함

- 자율주행자동차라든지 가상으로 망을 운용하는 것은 네트워크 사업자 고유 권한이나, 동일 

슬라이스 내에서 차별하는 것은 문제라는 사업자 의견이 있었음

- 슬라이싱을 통해 관리형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서비스를 사전에 설정해야 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CP쪽 의견 바람

o (네이버) 사례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언급되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시도가 된다면 소관부처가 나서서 그에 맞는 제도, 규제, 관리를 만드는 것이지 여기에서 논의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o (○○○) 통신사에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용한 서비스를 위해서 망중립성 완화를 주장

하는데,

- 망중립성 규제 전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닌 이상, 어떠한 서비스를 위해 망중립성 완화가 

필요한지 대상이 한정된 상태에서 논의가 필요함

o (△△△)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인터넷 QoS 보장은 한계가 있음

- 관리형 서비스의 범주가 폐쇄적인 망에서 특정 이용자를 위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통상적인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5G 서비스를 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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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지난 회의록을 보면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관련하여 카카오에서 의료와 같은 고도의 

서비스에 대해서 가상화된 망을 이용할 수 있고, 필요에 의해 망을 구분하여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망의 운용적인 면이므로 통신사의 권한을 인정한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통신사 권한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네이버에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관련하여 목적에 따른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함

o (카카오) 지난 회의에서 언급한 사업자가 망의 고유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설비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의미임

- ♤♤♤ 의견처럼 관리형 서비스는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 콘텐츠 사업자와 

협의를 하면 됨

-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동일 네트워크 망을 가상적으로 나누고 속도를 차별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없음

- 따라서 통신사측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으로 인해 망 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과대 

해석된 경향이 있음

o (SK텔레콤)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관리형 서비스는 관점이 다른 얘기임

-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기술적인 용어로 네트워크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통신사뿐만 아니라 

장비 업체 등에도 적용이 가능함

- LTE에서의 슬라이싱은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5G에서는 유연하게 네트워크 할당이 가능함

- 관리형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구현되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음

- 기술발전 진화에 따라 지역별, 서비스별, 산업별, 기업별로 나누어서 각각에서 필요한 

네트워크 자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가 이러한 

방식을 요구하게 될 것임

o (□□□) 기술발전 측면을 고려해 정책제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현 기술에 

국한하여 논의해서는 안 될 것임

o (네이버) 지난 회의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관련하여 서비스 목적별 구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며, 기업별 슬라이스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함

o (△△△) 관리형 서비스의 경우 허용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 (네이버) 관리형 서비스도 사업자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경쟁 사업자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됨

o (○○○) 기업별로 차별이 가능하다는 것이 속도 차등과 같은 요구사항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지?

- (SK텔레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기업별로 서비스하는 경우 이통사의 단독서비스보다는 

타 산업과 통신이 융합된 상태로 제공될 것임

-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자동차에 통신사의 서비스가 결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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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개별 기업별로 슬라이싱이 된다면, 해당 기업 외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best-effort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 부분은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음

o (□□□) 관리형 서비스와 best-effort 망간에 혼동되는 측면이 존재함

- 관리형 서비스는 특정 망(폐쇄망)에서 특정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경우 망중립성 위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 그러나 퍼블릭 인터넷 망을 통해 차별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배하는 것에 해당함

- 즉 관리형 서비스는 망중립성 논의와는 별개이므로, 관리형 서비스를 근거로 망중립성 

완화를 주장하기는 어려움

o (○○○) ♤♤♤ 의견에 대해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용 가능한지 궁금함

o (KT) 현재 상태에서 5G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규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어떠한 

서비스가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하는지를 재단하는 것은 위험함

- 5G의 여러 특성이 존재하며, 고사양, 고품질, 고속도의 특성이 서비스의 주를 이룰 것이라고 

예상함

- 기술적으로는 주파수 대역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누구든 원하면 

그 슬라이스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관리형 서비스와 망중립성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5G 서비스 중 대부분이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가 될 것임

- 결론적으로 5G 환경에 기존 망 중립성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o (□□□) 5G 서비스를 모두 관리형서비스라고 하면 망중립성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움

- 현재의 best effort 공중인터넷을 지키겠다는 것이 망중립성의 취지이므로, 5G에서도 일단은 

개방된 공중인터넷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할 필요

- 유럽에서도 관리형 서비스가 망중립성과는 별개라고 얘기하면서도 관리형 서비스로 인해 

best-effort 망 품질이 하락하면 망중립성 문제라고 보고 있어서 단순하지 않은 문제임

- 5G로의 변화가 망중립성 논의의 새로운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현재의 

best-effort 망에서 대용량의 비대칭적 트래픽이 발생하는 문제도 망중립성 현실화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음

- 5G에서도 만약 대용량의 동영상 스트리밍이 best-effort 망 부분에 흘러 다닌다면 망중립성 

개념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o (KT)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5G가 주요 이슈이므로 망중립성을 논할 때 좀 더 크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림

o (△△△) 5G 망에서 우리가 보장받는 SLA를 저해하지 않겠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해줄 수 

있는지?

- (SK텔레콤) best-effort SLA는 후퇴할 수 없고 더 나아질 것임

- 결국 5G에서 B2C의 동영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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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간 경쟁도 존재하므로 품질 하락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며, 만약 최소 서비스 품질 

수준이 정해진다면 준수할 것임

o (구글코리아) 자율주행자동차가 계속 언급되는데, 전적으로 인터넷 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 망도 이용함

- 미국의 망 시설이 우리나라보다 좋지 않음에도 자율주행차 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망중립성 완화 없이도 가능하고, 사용할 분야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임

o (네이버)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중소 CP 의견이 공론화에 포함

되어야 함

- KISDI 요약문이 회의 발언 취지와 다르게 요약되어 말씀드리자면, 5G에 한하여 망중립성 

규제 완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로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제로레이팅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음

o (□□□) KISDI의 요약문은 망중립성 규제 대부분을 완화하는 방안부터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방안까지 정책방향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취지에서 정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제로레이팅도 원칙적 금지와 허용 양극단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임

o (○○○) 관리형 서비스와 트래픽 관리 간 혼동이 있는 듯하여 말씀드리겠음

- 관리형 서비스는 가이드라인에서 best-effort 망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선에서 제공하도록 하며,

망중립성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망중립성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음

- 슬라이스 내 차별은 경쟁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

- 5G 서비스는 별도의 전송폭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관리형 서비스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함

-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트래픽 관리를 기술적인 것에 국한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것까지 확장할 

것이냐에 관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소위원회 위원 토의(2부: 소위원회 위원 간 참고 토의)

o (△△△)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주제를 이상우 박사님이 발표하겠음

◇ 인터넷망 상호접속 개념과 제도 현황 (발표: KISDI 이상우 통신정책그룹장)

o (거래구조와 상호접속) 인터넷생태계는 크게 CP, 무선인터넷 사업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양단의 이용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접속 제도는 기간통신사업자간 거래관계를 포괄함

o (개념) 인터넷 상호접속이 없었을 경우 자체망 트래픽만 처리하지만, 상호접속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트래픽을 전세계로 전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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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유저와 ISP간 트래픽 교환은 소매거래로 인식하여 인터넷망 상호접속 범위에서 제외

- 사업자간 연동 구조에서 계위 구분이 기본적이며, 상위 사업자 밑에 중계 사업자, 하위 

사업자 형태로 이루어짐

o (계약 유형) 사업자간 계위 관계에 다라 크게 동등접속과 중계접속으로 구분하며, 정산 유무,

접속트래픽 유형에 따라 세분화됨

o (제도 도입 및 개선추진 경과) ‘05년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으며, ’16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ISP가 부가통신사업자에서 기간통신사업자로 변경되면서 사업자간 거래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여 인터넷망 상호접속을 제도화함

- 당시에는 정부가 접속요율이나 거래방식에 대한 자세한 방식은 규율하지 않음.

- ‘16년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자간 거래 관계, 대가 수준도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상호접속 대상 범위를 이동망으로 확대함

o (개선 배경) 인터넷 생태계 확대로 ISP-CP간 공정경쟁문제 발생

- 도매시장과 소매시장과의 격차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망중립성 이슈 발생

o (개선 주요 내용) 정부가 상하위 계위 사업자를 지정하고 정산방식을 용량기반에서 트래픽 

기반으로 변경

- 무선인터넷을 ISP사업의 하나로 보고 상호접속 범위를 확대

- 모든 트래픽 유형을 4개 호로 분류함

-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CP를 유치할수록 한계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로 변화

o (□□□) 하위 사업자(C)가 중계사업자(A)를 거쳐서 다른 상위 사업자(B)에게 접속하는 경우,

C사업자는 B사업자에게 직접접속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더 유리해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 (○○○) 트래픽이 많지 않으면 직접접속보다 중계접속이 더 저렴할 수 있음.

- 지역연동사업자들은 접속회선료라는 명목의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는데, 접속회선을 구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면 직접 연동함

o (△△△) 상호접속제도가 기간통신사업자간 유지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10년 이용자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제외되었음에도 여전히 상호접속제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CP가 이 범위에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인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 결정이 어려운 것인지 궁금함

- (□□□) 도매요금 적용받기 위해서는 접속사업자로서의 접속이중화 같은 의무가 일정부분 

부여되며, 이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접속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음

- 이러한 의무가 부여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며, 우리나라는 제도화 당시 기간통신사업자 간에만 

적용하기로 함

o (○○○) CP입장에서는 ISP 3사에 모두 연동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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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CP는 3사 모두에게 연동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중소 CP는 보통 한 개 사업자에 

연동하기도 하는데, ISP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3사 연동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음

- ISP 입장에서는 CP 유치에 대해 직접접속과 중계접속시 트래픽량에 따른 접속료 수익을 

비교하게 됨

o (□□□) 지금 제도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에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가?

- (○○○) 트래픽량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면서 중소-대형 CP간 요금 격차가 존재함

- 또 다른 문제는 하위 사업자가 상위 계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시장 경쟁화에 대한 고민 존재

o (△△△) 국내 사업자도 해외로 서버를 이전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가?

- (□□□) 비용측면에서는 유인이 있을 수 있으나, 속도 저하의 문제도 발생하고,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선택이 어려움

o (○○○) 상호접속제도는 국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이러한 제도가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지?

- (△△△)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경우가 없음

- (□□□) 다른 나라에서는 상호접속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해외 대형 CP와 국내 CP간 이용

대가 격차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국제적으로 상호접속제도가 도입된다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을 듯함

o (○○○) 현재의 정산방식이 A에서 B로 데이터를 주면서 요금도 같이 지불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진 배경은?

- (△△△) 인터넷은 양면시장이라 발신자와 착신자 구분이 불분명한데, 이 제도의 특징은 트래픽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CP도 인터넷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 것임

o (□□□) ‘16년도 개선이후 상호접속제도는 결과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기존 ISP들의 지위를 고착화시키고, 하위 ISP는 일방적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정 경쟁

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ISP간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생각함

-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 독특한 정산방식으로 인해 해외 IX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산을 하게 

되면서 해외 사업자는 캐시서버를 두게 됨

- 이 과정에서 해외 사업자가 정산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을 통신사는 CP가 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임

o (○○○) ‘16년 제도 개선으로 인해 오히려 CP 유치 시 ISP간 경쟁이 개선된 점도 있음

- 과거 상위와 상위간 무정산, 상위와 하위간에도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구조에서 상위 사업자인 

A는 하위 사업자인 C와 달리 한계비용 없이 CP 유치가 가능하였음

- 그러나 제도 개선 이후 상위 사업자인 A 사업자 역시 CP 유치 시 한계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ISP간 CP 유치 비용 격차가 감소함

- 다만 제도 개선 이후 하위 사업자인 C가 A사업자에게 주는 비용이 커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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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문제인 캐시서버에 관련하여 해외 CP뿐만 아니라 통신사 입장에서도 국제로 나가는 

트래픽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캐시서버 설치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o (△△△) 해외에서의 상위와 하위 계위간 정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 자율적인 거래 관계이지만 정산 방식은 국내와 비슷하며, 정산료는 공개되지 않아 

비교가 어려움

o (○○○) 국내에서는 구글을 CP로 보고 있지만, 미국에서 구글은 자기망으로 통신사와 

피어링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ISP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음

- (△△△) 그래서 구글 측에서는 망 투자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내용도 언급함

- (□□□) 미국은 땅이 넓고 여건이 다르므로 우리나라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함

o (○○○) 트래픽 정산방식은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접속정산방식 

개선 시 용량에서 트래픽 기준으로 변경한 이유가 궁금함

- (△△△) 지속가능한 인터넷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임

-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늘어나면 투자비용이 늘어나는데,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정체되고 

CP이용대가는 낮아지는 상황에서 비용 격차가 증가하는 것을 해소하려고 함

o (□□□) 트래픽량이 많은 대형 CP를 유치하는 것이 아닌 한 ISP 한계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CP에게 이용대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중소 CP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됨

- (○○○) 트래픽량이 많지 않은 중소 CP들을 위해 일정부분 무정산 구간과 같은 안전기재가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중소 CP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호접속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고민 중

o (△△△) 이상우 박사님이 오늘 설명해주신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는 우리 협의회에서 다룰 

안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망이용대가 등 관련 논의를 위한 참고적인 정보제공으로 

이해하고 있음

o (□□□) 망중립성에 대해서 위원들간 의견을 정리해주셨으면 함

- 발표 내용 중 다양한 망중립성 정책 방향(안)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안이 좋은지 의견을 정리

해서 KISDI에 제출해주시기를 바람

o (○○○)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규제 수준 등에 따라 3~4 단계의 정책방향(안)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KISDI에 제출했으면 함

- KISDI에서 제출된 위원들 의견을 정리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위원들이 함께 고민하는 것을 

제안함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o 2소위원회 4차 회의는 6월 26일(화) 2시부터 개최될 예정

o 차기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 의견 정리를 위해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한 후, 망 이용료와 

관련된 발제 및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o 망 중립성 관련 정책방향(안)에 대해 위원들 간 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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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제4차 회의

1. 회의 개요

o 일시 : ’18. 6. 26.(화) 14:00~17:00

o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

o 참석자

- (전문가) 서울대 이원우 교수(2소위원장), 단국대 김동민 교수, 건국대 황용석 교수, 미디어미

래연구소 천혜선 경영센터장, 고려대 이성엽 교수, 아주대 김성환 교수, 세종 장준영 변호사

- (소비자) 경실련 권오인 국장,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 (방통위) 김재영 국장, 곽진희 과장

2. 회의록

□ 주제 발표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정책방향 (발표: 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o 스타트업 포럼은 400여개의 혁신 스타트업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o (망 이용요금) 망 공공성에 의한 정책을 수립하여 요금 부담을 해소할 필요 존재

- 망 이용요금은 협상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적정성 평가가 어려움

- 해외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 망사용료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통신사 상호매출이 급증하는 반면 CP와 CDN에 대한 비용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 협상력이 약한 스타트업에게는 불리한 환경으로 상당수 스타트업이 AWS를 옮겨가고 있음

- 초고속 인터넷이 기간통신역무이고, 통신 3사의 과점체제라 시장자율보다는 적정이윤 보장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중소 CP를 우대하는 역진적인 가격정책 도입 검토 필요

o (제로레이팅) CP의 접근 제한성, 원가 상승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활성화보다 감시 필요

- 데이터 비용이 높아서 CP의 접근이 제한되며, 주로 통신사 또는 대형 CP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CP가 부담하는 비용이 원가를 상승시키므로 통신비가 절감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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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등조건을 가정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스타트업은 활용하기 어려우며,

통신사의 지배력 전이가 우려됨

- 해외에서도 제로레이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금지보다는 엄격한 감시를 통해 불공정

경쟁을 차단해야 함

- 또한 스타트업에 대해 통신사가 제로레이팅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아닌 망 이용요금 하락을 

통한 보편적 정책 지원이 타당함

o (망중립성) 망중립성 완화시 생태계 왜곡 등이 우려되므로 망중립성 강화 및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필요

- 통신사는 CP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으므로 망중립성 완화로 FastTrack이 허용되면 통신사 

영향력 편중으로 인한 생태계 왜곡, 통신사 중심의 콘텐츠 서비스 집중화, 스타트업 성장 

저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하여 스타트업의 네트워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FastTrack과 

같은 차별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가 필요함

- 현재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하에서도 통신사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음

o 통신사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한 스타트업이 성공하면 이익을 모두 

공유할 수 있으므로 스타트업 활성화에 모두 힘써주시기를 바람

◇ 망중립성/제로레이팅/망이용료 관련 중소CP 입장 (발표: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o 망중립성 규제 완화가 망이용료 차별 해결책이 아니며, Fast lane을 허용하면 통신사가 CP에게서 

돈을 더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함

o 통신사 자사 제로레이팅은 경쟁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반대하며, 제로레이팅 서비스는 비용이 

커서 중소CP가 선택하기가 어려움

- 제로레이팅은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비혁신서비스가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문제임

o 공통적으로 망이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며, 망이용료는 협상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신사가 비용을 과다하게 측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 Global CP의 망이용대가 관련 정책방안 (발표: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

o (개요 및 현황) 글로벌 CP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국내 CP간 차별이 문제되고 있음

- 국내 CP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버를 구축하여 상당한 금액을 ISP에 지불하는 중

- 반면에 글로벌 CP는 국내 ISP와 직접적인 망이용 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며, 지급하는 망 

대가가 트래픽 규모에 비해 적은 것으로 알려짐

o (역차별 원인) 글로벌 CP의 우월적인 협상 지위로 인해 국내 ISP가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기 어려움

- 국제 망이 열악하여 속도가 제한되면 이용자들의 불만이 ISP에 제기되므로 결국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비용이 국내 ISP에게 전가되고 있음

- ISP가 트래픽을 제한하면 망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지므로 대응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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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견해대립) 글로벌 CP도 국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므로 국내 CP와 동등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해외 CP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으므로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 대립

o (관련 문제점) 국내외 CP간 역차별로 국내 CP 경쟁력 저하, 글로벌 CP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비용이 국내 CP나 ISP에 전가되므로 무임승차 논란,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 야기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 문제 발생

o (국내 사례) 페이스북이 KT가 아닌 해외에서 접속하도록 경로를 변경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

-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번 방통위 처분으로 CP에게도 

서비스 제공(품질)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o (해외 사례) 프랑스 및 미국 사례를 소개함

- (프랑스) 프랑스 ISP France Telecom(현 Orange)과 미국 ISP Cogent 사는 무정산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Cogent 사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여 France Telecom이 추가 망 이용대가 

지급 요구

- 규제기관은 France Telecom의 추가 망 이용대가 지급 요구는 반경쟁적 행위가 아니며,

Cogent 사가 협정 비율을 초과하는 트래픽 비용을 내도록 함

- 이외에도 2013년 Orange가 구글이 망 이용대가로 초과 트래픽 비율 해당 금액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린 사례도 있음

- (미국) Netflix와 콘텐츠 전송계약을 맺은 CDN 사업자인 Level-3가 Comcast 망내 트래픽 

정체 유발하여 회선 사용료를 요구하였으나, Netflix와 Comcast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일단락됨

o (시사점) 킬러 콘텐츠 지배력 및 필수성으로 CP 지위가 상승하여 ISP와 CP간 관계가 이용자 

관계에서 B2B관계로 전환되고 있음

-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CP가 망 이용대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망 투자비용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존재하므로, 최대 수익자인 CP가 일정 부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초기 망중립성 원칙은 모든 트래픽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합리적 망 관리를 

허용하므로 대형 CP에 대한 과금이 망중립성 원칙을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ISP와 CP, CP와 이용자 간 적정한 규제 Tool이 미흡하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함

o (정책방안 제언) ISP, 국내 CP, 글로벌 CP, 이용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등 복잡한 

이슈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최소한의 의무와 기준을 규율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CP 망 이용대가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B2C관계에서도 접근

해야 함

- 인터넷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과도한 차별이나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규제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 이익 보호를 최종 목표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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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의견청취 및 토의(1부: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사업자 간 토의)

o (○○○) 가능하면 사업자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자 함

- 최성진 대표 발표에 대해 ISP 사업자 쪽에서 답변 주시고, 장준영 변호사님 발표는 구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람

- 최성진 대표님 발표자료 16쪽 슬라이드를 보면 망 이용료가 비싸다는 통계가 있는데, 대형 

CP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으나 중소CP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들었음

o (SK텔레콤) 성공적인 4차 혁명을 위해서는 통신사의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CP 우대 

정책이나 낮은 망대가가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님

- 망 이용대가는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정해지는 것으로 일률적이지 않아 비교가 어려움,

따라서 발표 자료에 있는 통계는 공신력 있는 정보가 아님

- 망대가 부담으로 인해 AWS로 이동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망대가의 상당부분은 통신사 수익이 

아니라 통신사 서버와 CP서버를 이어주는 전용 회선 비용에 해당함

- 개별 CP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대형 기업에 입점하는 비용이 저렴하므로 시장원리에 

의해 AWS 이용을 선택하는 것임

- 망 이용대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산출식 P 곱하기 Q에서 통신사가 받는 

이용대가(P)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트래픽(Q)이 증가하여 비용이 상승함

- CP는 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하지만 망 비용 부담이 1.5%라면 나머지는 이용자가 부담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오히려 CP가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 이번 5G 주파수 경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사는 조 단위의 막대한 금액을 네트워크에 투자함

- 중소 CP는 best-effort 망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며, 제로레이팅이나 fast lane은 사업자의 

선택 문제에 해당함

- 동영상 트래픽 중 (SKT 계열사 서비스)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므로 계열사 제로

레이팅으로 인한 지배력 전이가 발생하기 어려움

- 최성진대표 발표 중 망공공성 정책 발언은 시장자율 경쟁으로 인한 혜택이 크기 때문에 통신

시장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임

- 망을 임의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망 활용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보장해달라는 것임

o (□□□) 망 이용대가가 비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

- (SK텔레콤) 망 이용대가는 사업자마다 다르므로 비교가 어렵고, 다른 사업자가 지불한 

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공신력 있는 통계가 아님

o (△△△) 중소 CP가 AWS로 옮겨가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 (SK텔레콤) 서버 대가를 낼 필요가 없음, 네트워크 연동을 아웃 소싱하는 것임

- (○○○) 아마존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가?

- (SK텔레콤)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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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네이버) 망 이용대가 지불금액 공개는 망 이용대가 수준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함

- 지불하는 비용 700억 대에 전기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임

- 통신사 측에서 설비 투자 분담을 요구하는데, 사업자 영역별로 투자해야 할 부분이 다름,

네이버는 AI나 콘텐츠 등 다른 분야에 투자하고 있음

- 최성진 대표님 말씀처럼 망중립성이나 제로레이팅 관련 정책은 중소 CP의 입장이 더 중요함

o (○○○) 이전 회의에서 망 사용료가 비싸다는 의견에 대해 비싼 편은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네이버) 망 이용대가가 적정한지 알기 위해서는 원가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림 

o (□□□)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이슈가 섞일 위험이 있음

- 네이버는 통신사에 직접 접속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함

- 차별적 서비스, 즉 fast-lane 서비스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망중립성 이슈와 관련이 있음

- 해외 사업자가 한국 망에서 발생한 트래픽에 대해서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하느냐는 

별개의 이슈이며, 이는 네트워크의 정산구조를 부정하는 의미임

- 국내 사업자에게는 상호접속 대가를 망 이용대가라 칭할 수 있음

- 이처럼 망 이용료에는 서로 다른 것들이 섞여 있어서 개념 정리 및 쟁점 분리가 필요함

- 글로벌 CP의 트래픽 대부분은 캐시서버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private 망에 

대한 망중립성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음

- 공공정책 차원에서 캐시서버에 대한 비용 분담 방식 등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함

- 현재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남용을 CP나 통신사가 명확하게 제시해주기를 바라며, 공공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규제해야 함

o (○○○)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논의의 문맥에 의해 이해해주시기 바람

o (구글코리아) 장준영 변호사님 발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CP도 설비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신사도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이 존재함

- 캐시 서버는 국제구간 중계접속 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글로벌 CP의 갑질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린바 있음

- 상호접속고시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데 규제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CP가 협상력을 무기삼아 계약했다면 이미 방통위의 제재 대상임

- 통신사 측은 5G가 4차산업혁명의 필수요소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네트워크가 열악한 

나라에서 더 발전하고 있음

- 조 단위 투자비용 발생 주장에 대해서는 구축기간 조절, 기술력 등으로 전국망 설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존재하므로 세부적인 비용 공개가 우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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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과기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미디어 등에서 네트워크와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통신사가 경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통신사는 CP에게 망고도화 비용 분담을 주장하는데, 망 부담은 사용자가 유발하는 것이므로 

통신사는 이에 대한 통신비를 받고 있음

- 통신사가 CP의 콘텐츠 개발비를 분담하지 않으면서 역으로 CP에게 망 비용 분담을 주장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구글도 통신망 이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에 투자하고 있음 

- 통신사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위해 망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관리형 서비스로 

간주하여 현행 체계에서도 제공이 가능함

- 미국 망중립성 완화 사례는 인터넷 평균속도가 낮고 지역이 광활하여 통신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으로 국내와 상황이 다르며, 최근에는 주별로 망중립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많은 콘텐츠 개발사들이 구글이나 애플의 앱 마켓으로 이동한 것은 이전에 통신사가 과도한 

데이터 요금 및 콘텐츠 판매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임

- 통신사들의 5G를 위한 망중립성 완화는 CP에게서 돈을 더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망

중립성 완화 이전에 망중립성 훼손 및 상호접속제도 공정성을 먼저 논의해야 함

- 통신사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부분이나 투자비를 먼저 공개해야 하며, 사용자 현황도 

과도한 것이 아닌지 실태 조사 필요

o (□□□) 망이용 대가와 관련하여 ♤♤♤도 말씀하셨는데, 투자비 분담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음

- 통신사와 CP가 투자해야 할 영역은 다름

- 해외에서 들어오는 망의 경우 국내 캐시서버를 통해 들어오는 비용이 국내 사업자가 지불하는 

비용보다 저렴하다면 불공정하다고 생각함

- ♧♧♧에서는 최근 망중립성 관련 논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화를 통해 망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임

- 통신사는 CP의 불공정 행위를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원함

o (SK텔레콤) ♤♤♤님 말씀을 정정하자면 네이버가 ISP에 지불하는 비용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외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정산 비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음

- ♧♧♧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력을 전제로 

규제하고 있는데, 인터넷 생태계가 고착화되면서 CP의 지배력이 상승하여 협상력 우위를 

보이고 있음

- 캐시서버로 비용 절감하는 부분도 있어서 서로 윈윈하는 것은 맞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트래픽에 대해서는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함

- 그러나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글로벌 CP가 ISP의 경쟁 구조를 이용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구글 측에서 통신사의 비용 공개 등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구글은 우리나라에서의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많은 이슈가 제기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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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로서 보호 대상이었던 CP가 거대 사업자로서 지배력을 행사하여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 CP에게 투자비를 분담하라고 한 적 없으며, 대신 CP는 이용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전가하고 

일부분만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드림

- 트래픽은 늘어났지만 통신사 매출은 정체되고 있으며, 수익은 CP가 얻고 있음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CP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건전한 생태계를 위한 것임

-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국내 통신사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논의되고 있음

-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이 성립된 배경은 ISP가 지역별로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ISP가 많으므로 미국과 상황이 다름

o (카카오) 최성진 대표님 발제에서의 자료 신빙성을 지적하시는데, 글로벌 CDN은 국가별로 

사업하므로 비교한 결과가 유의미함

- 장준영 변호사님의 발표 자료 10페이지에서 합리적 망 관리는 트래픽 폭증과 관련 있으며 

대형 CP에 대한 과금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

- SK텔레콤이 망을 활용해서 적정한 대가를 받기 원한다고 하시는데, 통신사가 어떤 부분에서 

망을 활용하고자 하는지 답변 원함

- 마지막으로 5G 설비의 효용은 CP가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5G 네트워크가 설비된다면 

이용자는 CP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통신사에 통신비를 지불하고, CP는 이용자에게 앱을 

제공하고 통신사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생태계가 꾸려질 것임

- 즉 생태계 구성원간 상호 공생하며 운영되는 것이지, CP가 일방적으로 효용을 가져가며 

기생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음

- (△△△) 10페이지 하단 내용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ISP-CP간 협력 모델 관점에서 고민한 

방안 중 하나이며, 망 이용대가는 서로 간 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과금을 강제할 수는 없음

- (SK텔레콤) 획일적인 망중립성으로 인해 상품 기획단계에서 제약이 발생함

- 관리형 서비스에서 전용 회선과 유사한 B2B 모델을 고민 중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하더라도 기존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델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함

- 트래픽 유발이 과도하다는 측면에서 통신사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며, 망을 조금 차등화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시기 바람

o (KT) 일반적으로 법이나 제도는 약자나 공정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망중립성 제정 초기 네트워크 사업자의 개방성 침해 방지가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CP지위가 

상승하여 예전과 다르게 봐야 함

- 망 이용요금에 대한 분담은 스타트업을 포함한 모든 CP에게 강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CP에게 부과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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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레이팅의 경우 불공정 경쟁 감시를 말씀하셨는데, 100기가나 무제한 데이터 제공 요금제가 

출시되어 제로레이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적음, 제로레이팅에 대한 사후 규제는 동의함

-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망 차단이나 합리적인 차별이 필요한데,

현행 망중립성 제도 하에서는 획일적인 원칙을 강요하여 이에 대응하기 어려움

o (LGU+) 네트워크는 공공자본이 투입된 SOC와 다르다고 생각함

- 지지난주에 주파수 경매가 끝났는데, 기존 LTE보다 투자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부분에 

대한 감안 필요

- 사업자들이 해외 CP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며,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글로벌 CP가 주도권을 지님

-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전제해야 함

o (네이버) CP의 영향력 상승으로 규제 여부를 논하는데, 기간통신사업자는 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약이 따르는 것임

- 부가통신사업자는 망이 없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사업자 수가 많으며, 사업 영역도 유동적

이므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도를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함

o (○○○) 통신사업자 측에서 주장하는 규제 접근법이며, 다만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 있을 

수 있음

- 오늘 중소 CP입장, 통신사 반론, 글로벌 CP 반론을 충분히 들었음. 시간 제약 상 여기서 

사업자 의견 청취를 마무리하겠음

□ 소위원회 위원 토의(2부: 소위원회 위원 간 토의)

o (△△△) 망중립성 정책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람

- 특정 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려고 함

o (□□□) 망중립성 정책 4안에서 fast lane이 관리형 서비스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best-effort

망에서의 fast lane을 의미하는지 궁금함

-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면 3안 및 4안은 2안에 

포함될 수 있음

o (○○○) 2안은 현재 가이드라인 해석상 관리형 서비스가 인정된다는 의미이고, 3안은 

가이드라인에서 관리형 서비스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방안임 

o (△△△) 결국 3안은 2안과 비슷하지만, 관리형 서비스 개념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임

- 그러나 명확성이 관리형 서비스 범위를 축소시킬 우려도 있음

o (□□□) 현행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관리형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관리형 서비스 개념이 유지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지?

- (○○○) 통신사측에서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서비스가 관리형서비스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명확하게 해달라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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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관리형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QoS를 보장해주는 일반적인 개념만 존재하는데, 3안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면 관리형 서비스가 지금보다 협소하게 될 우려가 있음

o (△△△) 4안의 경우 통신사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차별금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 IPTV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다른 서비스는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함

o (□□□) 4안에서 통신사가 5G도입을 전제로 fast lane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불분명함

- CP는 best effort 망에서 fast lane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망중립성 위반이라고 이해하고 있음

- ISP가 굳이 5G에서 fast lane을 언급한 이유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기존 망에서 인정되는 best effort 망 속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함 

-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관리형 서비스로 충분히 제공가능한데 fast lane을 허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o (○○○) 5G에서의 fast lane이 가능하다는 것은 (관리형 서비스들과는 별도로) best effort

망의 프리미엄 슬라이스와 보통 슬라이스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임

- (△△△) 그렇다면 4안은 2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o (□□□) 통신사는 처음부터 망중립성 완화를 주장하였는데 관리형 서비스에만 중점을 두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4안은 관리형 서비스라기보다 단지 공중망에서 더 빠른 전송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므로 현행 

망중립성에 위배됨

- 논의가 더 진행되기에 앞서 이러한 의견 수렴 취지를 알고자 함

o (○○○) 개별 위원의 의견 분포 확인 및 대안별 장단점에 대한 코멘트를 얻기 위한 것임

- 정책 대안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며 이 자리에서 각 안에 표결하자는 것은 아님

o (△△△) 3안에서 의료 등 분야에서의 기술적 차별 대우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검증된 

자료가 있어야 논의가 가능함

- 차별적 망이 아님에도 일부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o (□□□) 모든 소위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은 대부분 의제가 통신사 이해관계에서 비롯

되었다는 생각이 듦

- 모두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망중립성 규제 완화 여부 등은 통신사 수익 

모델 다각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용자 입장에서 득이 되는 이슈는 많지 않다고 느낌

- 지금 정리된 정책 방안에서 망중립성도 규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통신사입장에서는 규제일 수 

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본 원칙이나 권리가 될 수 있음

- 이용자는 보다 투명한 이용환경을 바라며, 정책결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함, 투명하게 어떤 근거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주장하는지 얘기해주셨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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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어떤 경우이든지 기존 규제를 유지하려는 측이 있고, 새로운 정책으로 유리해지는 

측이 존재함

- 구조적으로 CP에게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의도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전체 통신생태계를 위해 무엇이 좋은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것임

- 상대방의 주장에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기보다 전문가 그룹은 서로 신뢰하는 상태에서 정책 

자체에 집중하여 판단해주셨으면 함

o (△△△)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규제를 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함

-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하는 트래픽에 대한 정보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학술적인 측면 

이외에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망 이용대가 적정성은 요금의 부당성, ISP 경쟁 측면에서 살펴봐야 하며, 정부의 요금 정책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함

- 이 부분을 망중립성과 결부시키면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음

- 투명성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ISP나 CP에게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지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함

o (□□□) 개념이 불안정하고 이 논의가 무엇을 도출하고자 하는지 모호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음

- 지금과 같이 다자간 이해관계에서는 규제보다 정책(policy)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이므로, 이와 관련된 규제 변화와 함께 망중립성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3안과 4안은 현행 망중립성 정책을 유지하되 관리형 서비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임

- 2안의 경우 우리는 새로운 서비스를 예측하지 못하므로 열거하는 방식보다는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는 원칙을 제언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 경쟁구조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함

- 4안은 지금 망중립성 정책과 위배됨

- 제로레이팅은 데이터 중심요금제로 재편, 공공와이파이 확장으로 효용이 줄어들어 파급력이 

미미할 것이며, 우려가 과장된 측면이 있음

-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로레이팅은 다양한 서비스 진화가 가능한 영역이므로 허용하되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야 함

- 제로레이팅 허용시 배타적이면 안되고 동종 업계 기업에 대해 동등 조건 부여, 통신사가 

수직적인 지배구조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배타적 제로레이팅 허용 여부도 동영상 서비스와 같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허용 우선

순위를 예측할 수 있음

o (○○○)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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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이지 않고 조건을 동등하게 적용하며, 통신사의 불공정 행위 방지 등 CP들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

- 규제라는 표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규제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여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정책이 규제를 통해 실현되므로 용어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o (△△△) 망 이용대가에 대해 CP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 지난번에 접속료 발표할 때 자세하게 들었는데, 역차별이 상호접속고시제도로부터 출발

한다고 생각함

- 해외 사례를 보면 무정산관계에서 트래픽 불균형 발생시 비용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캐시서버도 트래픽 균형이 무너지면 재협상 논의가 필요함

- 우리는 고시정책을 배제하면서 논의하기는 쉽지 않으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시

제도를 해외사업자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함

o (□□□) 중소 CP에 대해서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함

o (○○○) ♤♤♤ 입장은 망중립성 정책에 관해 1안과 2안으로, 현행처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망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

하다고 생각함

- 5G 도입 여부가 망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큰 변화를 야기하는지 의문이며, 현 상황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5G를 위한 근본적인 요건이 

될 수 없어서 통신사의 망중립성 완화 주장은 부적절함

- 해외 사례로 미국의 망중립성 완화를 언급하는데, 미국은 주별로 망중립성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망사업자가 그 위 층(layer)에 있는 CP와 이용자에게 영향력을 전이하고 CP가 

망에서 얻는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망중립성 완화 논의와는 차원이 다름

- 모든 제로레이팅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만약 통신사의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을 

허용해야 한다면 경쟁CP에게 원가 이하로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우리나라 통신사는 시장지배적이라 사후적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해야 하며, 배타적 제로

레이팅도 사안별 사후규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함

o (△△△) 5G가 아직 어떻게 실제 구현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5G 도입에 맞추어 망중립성 

개념을 수정한다기보다는, 5G 도입이라는 큰 변화를 앞둔 상황이 인터넷 환경과 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관리형 서비스가 IPTV와 VoLTE만 존재하고 5G 사업에 대한 구상이 막연한 상황에서 

통신사들은 망중립성이 사업 추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받으려 함

- 관리형 서비스 출시할 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선언적인 조치가 필요함

- 망중립성 규제하에서는 이용자 부담이 크다는 것이 여러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로 나타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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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양면시장 구조를 갖고 있는 유료방송, 신용카드 시장 등에서는 네트워크 

이용 사업자들이 돈을 지불하여 이용자들이 훨씬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오늘 회의에서 망이용대가로 언급된 전용회선/IDC 비용, 상호접속료 등은 개별협상의 영역으로 

엄밀히는 망중립성 논의에서 의미하는 망이용대가는 아니며, 망중립성과 관련된 망 이용대가 

이슈는 last mile에서 CP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자가 모두 부담한다는 사실임

- 협상력 차이로 인해 글로벌 CP가 지불하지 않는 망 이용대가에 대해서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넓게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ISP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봄

o (□□□) 글로벌 CP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을 받을 수 없고, 대가

를 받기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하지만 망중립성 원칙으로 인해 ISP의 협상력이 제한된다

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함

o (○○○) ♤♤♤님이 last mile에서는 CP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SKT에 

의하면 상호접속 비용에는 몇 단계를 거쳐 해외에 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비용이 이미 포함

되어 있다고 함

- 상호접속 계약 방식이 문제라면 그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미 인터넷의 요금체계가 

상호접속에 의해 상위 네트워크와 연결된 하위 네트워크의 비용이 전가되는 방식임

- 그러므로 CP가 last mile 비용에 대해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언급은 부적절함

o (△△△) 상호접속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힘을 가진 사업자들 간) 협상의 영역이므로 모든 

비용이 적절히 정산,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망중립성이 협상력의 균형에 영향을 주고 있음

- (□□□) 극단적으로 망중립성이 없다면 통신사가 망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상력을 

높여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듯함

o (○○○) ♤♤♤님 말씀은 망중립성으로 인해 통신사의 협상력이 낮아져서 해외 사업자에게 돈

을 못 받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변경한 것은 협상력의 문제라기

보다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많이 몰려서 페이스북의 비용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임

- (△△△) 페이스북 사건은 협상력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함, 그러므로 방통위가 제재하여 

ISP의 협상력이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협상에는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므로 망중립성

만으로 협상력이 달라진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 (□□□) 발신자 비용부담으로 정산체계가 명확한 통신상호접속과 달리 인터넷 상호접속은 

협상력 차이에 의해 비용 부담이 결정됨. 망중립성은 ISP의 last mile 망에 대한 제어권한을 

뺏어서 망이용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상호접속에서도 협상력 차이를 발생시켜 접속료의 

형태로도 충분한 수익을 얻기 어려움

o (○○○) 오늘 스타트업 포럼 대표님도 나오셨는데, 오히려 협상력이 전혀 없어서 착취를 

당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 3안은 정보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므로 망중립성에 위배됨

- 당장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와 같이 트래픽 성질에 따라 차별하는 것도 망중립성 차별에 해당함

o (△△△) 작년 7월 불합리한 차별 고시를 마련한 이상 정부의 정책방향은 5안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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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는 last mile에 광대역 통합 망이 생겼다는 것인데 기존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o (□□□) 현재 상황에서 단일 안을 선택하는 것은 무리이며, 다양한 안의 논리가 타당한지 

정리할 계획임

- 5G 도입으로 인해 망중립성 정책 변경 여부가 쟁점이며, 각각의 찬반 내용이 이용자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 망 이용대가는 내부적으로 과기부의 상호접속을 검토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

o (○○○) 이 시기는 성장기라 볼 수 있으므로 규제보다는 장려책을 적용하고, 좀 더 살펴본 

후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o (△△△) 층위별로 규제 강도가 다양한 복잡한 사안이므로 적절한 조화 필요

- 대원칙은 기존의 망중립성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 동의함

- 5G 도입에 따라 네트워크 활용 범위가 커지는데, 망 속도나 품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고 방지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오늘 구두 의견을 키워드 중심 개조식으로 정리해주시기 바람

- 상호접속료 및 망 이용료는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할 예정이며, 상생발전도 함께 다룰 예정임

- 다음 회의는 7월 23일(월)에 개최될 예정

o (□□□) 다음 주제가 중소 CP 지원 상생발전인데, 위원분들 중 한 분이 발제를 해주시기 바람

- (○○○) 위원보다는 실제 당사자인 중소 CP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적절함

- (△△△)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께 중소 CP 지원 방안을 받는 방안도 있음

- (□□□) 대기업에서 상생발전을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으므로, 그 내용도 포함되었으면 함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o 2소위원회 5차 회의는 7월 23일(월) 2시에 개최될 예정

o 차기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 상호접속료 및 망 이용료에 대해 논의하고, 위원들과 사업자간 

중소 CP지원 및 상생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 중소 CP측에서 바라는 지원 방안 및 대기업(통신사, 대형CP 등)의 상생협력 사업과 관련된 

발제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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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제5차 회의

1. 회의 개요

o 일시 : ’18. 7. 23.(월) 14:00~17:00

o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

o 참석자

- (전문가) 서울대 이원우 교수(2소위원장), 단국대 김동민 교수, 건국대 황용석 교수, 미디어미

래연구소 천혜선 경영센터장, 고려대 이성엽 교수, 한양대 신민수 교수, 성균관대 송명빈 

교수, 아주대 김성환 교수, 세종 장준영 변호사

- (소비자) 경실련 권오인 국장,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 (방통위) 김재영 국장, 곽진희 과장

2. 회의록

□ 주제 발표

◇ 중소 CP,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발표: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코리아, 구글코리아)

o (SKT) 중년 및 청년 창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

- ‘Barvo Restart’는 ‘13년부터 시작한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Biz 모델 검증, R&D,

자금, 인프라, 마케팅 등 지원

- ‘Dream Venture Star‘는 ’14년부터 정부와 함께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하여 스타트업 

활성화에 기여

- ‘101 스타트업 코리아’는 YT 중심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사업 노하우 제공 및 국내 

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

- ‘True Innovation’은 스타트업을 포함한 다양한 외부 파트너와의 혁신 창출 및 Biz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지원 프로그램 통합 운영

- 이외에도 동반성장 펀드, T developers 등을 통해 금융, 교육, 기술, 인력 등에 대한 동반성장 

정책 시행 중

o (KT) KT와의 사업화 연계 지원,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KT 특허 무상양도 프로그램 운영 

- KT의 ‘Biz Collaboration’ 프로그램은 창업 7년 이내 법인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AR/VR, AI, IoT 등 4차산업 관련 KT 사업과의 연계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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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인 K-Champ 육성 기업 중 우수 기업을 

후속 지원하여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 도모

- 창업 1년 이내 초기창업자의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집중 육성 프로그램인 ‘Biz Challenge’와 

시장 진입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보유 창업·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판매 준비 활동을 지원하는 

‘Biz Growth Marketing’ 프로그램 운영

- KT의 미 활용 특허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무상 양도하여 기술경쟁력 강화(‘11년~’17년까지 

누적 293건)

o (LGU+) 스타트업 CEO 간담회 주최, 언론 홍보 기회 제공, 스타트업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직간접 투자 진행

- 매월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CEO 간담회를 진행하고 당사 사업부와의 협력 및 투자기회 제공

- 해외통신사, 스타트업 육성기관, 정부기관과의 공동 데모데이를 진행하여 관계자들 대상 발표 

및 언론 홍보 기회 제공

- 사업에 필요시 스타트업에 대해 직접 투자를 진행하며, 간접투자는 펀드 출자로 진행함

o (네이버) 크게 R&D 투자로 산업의 전반적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술스타트업, 창작자 지원, 중소상공인 성장기반 마련,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 매출액 비중의 약 4%를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D2 Startup Factory를 통해 AR, VR 등 

네이버와 접점이 있는 20여개 스타트업 지원 중

- 직접 지분 투자, 인프라 제공, 네이버의 노하우 등을 공유하며, 스타트업 인수 성공사례도 있음

- 그 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지원 프로그램, 스몰비즈니스와 크리에이터를 위한 프로젝트 

‘꽃’ 등 운영 중

o (카카오)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전문 벤처 캐피털 운영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상생

협력 지원

- 스타트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유망한 스타트업을 인수하여 카카오의 서비스에 

연동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내 벤처를 장려하고 분사를 지원함

- 큰 기업이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인수하면 혁신에 도전하는 것을 촉진하여 생태계의 선순환을 

도울 수 있으므로, 스타트업 M&A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플랫폼 특성을 활용하여 스토리 펀딩, 가내수공업을 비롯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수많은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알리기 위해 파트너스 위드 카카오 잡지 발간

o (페이스북) 선도 기술과 관련하여 플랫폼 특성을 살려서 중소상공인 지원

- 올해 판교 벤처 밸리에 연간 최소 2천여 명의 개발자에게 교육 및 3천여 명에게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이노베이션 랩을 오픈함

- 과기정통부와 함께 AR/VR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실리콘밸리에 6주간 머무르며 기술 지원 

등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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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개발자를 위한 네트워킹 커뮤니티인 Developer Circle, 국내 앱개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FBStart 운영 

- 국내 중소기업, 모바일 콘텐츠 디자이너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능력 증진 교육 지원

o (구글) 개발자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지원, 게임산업 발전 지원 등

- 삼성역 600평 공간에 입주사를 선정하여 글로벌 네트워킹, 글로벌 진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점은 구글 Play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인디 개발자들이 별도 비용 없이 해외진출 가능함

-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의 고용을 스타트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운영

- 30개 입주사가 졸업했으며, 지금까지 참여한 창업자 수가 만 오천 명, 전체 멤버가 3만 명이 넘음

-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인디게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영세한 게임 사업자에게 기회를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

◇ 스타트업 상생 방안(발표: KISDI 김현수 연구위원)

o 스타트업 포럼 측에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신사 및 대형CP에게 원하는 상생방안을 

제출함

- 통신 3사에게 망이용대가 및 소매요금과 관련하여 스타트업을 위한 저렴한 전용 요금제 신설,

엣지 컴퓨팅 시장을 위한 API 등 공개, 스마트폰 구매 자금 조달을 위한 핀테크 연계 중금리 

상품 개발 제언

- 대형 CP에게는 부가 서비스 개발을 위한 다양한 API 제공, 광고 요금 경감을 위한 키워드 

광고 가격 상한제 실시, 마케팅 비용 지원, 홍보 채널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

□ 사업자 의견청취 및 토의(1부: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사업자 간 토의)

o (○○○)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스타트업 포럼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요금제 신설을 요구했는데, 통신사 측은 이러한 제안을 알고 있었는지?

- (KT) 이러한 제안을 받은 적은 처음이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사내 공론화가 

필요함. KT도 통신사 인프라를 통한 상생에 공감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해 API 개방에 동참

하고 있음. 엣지 컴퓨터 관련 API는 ‘14년부터 도이치 텔레콤 모델을 반영하여 개방함

- (□□□) 이미 API를 개방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구는 홍보 부족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API 개방 확대를 원하는 것인가?

- (KT) 홍보 부족으로 보이며, 내부적으로 노력하겠음

- (SK텔레콤) SKT는 T developer라는 홈페이지에서 API 공개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LGU+) LGU+ 역시 대전 연구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 중에 있음.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음

o (○○○) 사업자들의 발표 내용은 사회공헌과 관련이 있으며, 의제인 상생협력 방안과는 

논점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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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 지원 현황 소개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문제에 대한 의제가 필요함

- 망중립성도 정책적으로 본다면 상생협력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필요함

o (△△△) API 공개는 상생협력을 위한 최우선 방법이 아닐 수 있음

- 기술규격을 공개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발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창업자의 

기술규격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으로, 기술 규격 변경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API 오픈 확대보다는 제품을 구매해주는 것이 좀 더 상생협력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o (□□□) 중소 CP가 대형 CP에 바라는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형 CP 측 의견을 듣고자 함

o (카카오)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스타트업이 함께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코리아스타트업과 소통하며 요구사항을 듣고 있음

- 제품을 구매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스타트업 M&A를 포함

o (네이버) ♤♤♤님 말씀처럼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에 의문이 듦

-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수탈한다는 구조, 지금은 시혜를 베푸는 쪽으로 접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 스타트업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물론 귀담아 들을 내용이지만, 새로운 의견이 아니며 이전부터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과제임

- 이 자리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각 사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임

o (□□□) 카카오 측에서 M&A를 말씀하셨는데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인지도와 시장 

영향력이 큰 대형 CP가 인수하는 방안보다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 대형CP의 선택을 받은 앱은 성장하겠지만, 선택을 받지 못한 다른 앱은 경쟁이 불리할 것임

-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하는 것처럼 대형 CP가 어느 분야까지 인수하고 진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정부는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o (카카오)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M&A 활성화는 실제 스타트업 측에서도 

원하는 바 중 하나임

- 혁신 및 창업을 이루는 중요한 동기가 바로 대기업에 의한 M&A임

- 스타트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 이외에 M&A 활성화 역시 시장성 및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임

o (△△△)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상생협력이라고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중소기업 측 의견을 들어보면 한국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고, 진입 후에도 살아남기 힘들다고 함

- 경쟁을 활성화하는 제도 및 구조, 공정한 환경을 정부가 조성해야 함

o (□□□) ♤♤♤님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함

- 상생을 위해서는 창업자가 키운 회사를 큰 회사에 매각하는 것보다 대기업이 될 수 있다는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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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상생협력을 위한 M&A 과정에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할 것이며, 긍정적인 

역할이 일부 잘못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o (△△△) 상생협력은 상당부분 법제화되어 이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할 의무가 정부에 있음

- 기업 입장에서는 법을 준수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부분임

- 오늘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에서 제출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각 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찾기 바람

o (□□□) 다음 논의를 이어가기에 앞서 ♤♤♤, ♧♧♧, ◇◇◇은 협의회 운영에 관해, 그리고 

협의회 관련 기사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다음을 제안드림

- 상생협의회가 진행 중인데,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기사가 보도됨 

- 전자신문에서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식으로 보도하였으나, 회의록을 

읽어보면 정책방향에 대해 위원 간 의견차이가 존재함

- 5G로 인해 망중립성 정책이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분명히 반대하였으며,

망중립성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위원 간 이견 존재

- 관리형 서비스 허용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망사업자 및 일부 

위원에 대한 의견이 주요 의견으로 보도됨

- 아직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었다면 방통위가 정정했어야 함

- 시민단체는 협의회 논의 주제가 망사업자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협의회 운영 방향이 미리 정해진 것인지 의심스러움

- 모두 합의한 사항만이 협의회의 의견으로 보도되어야 하며,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도출되는 것은 부적절함

- 앞으로는 논의 중인 사항은 상생협의회 의견으로 보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도가 된다면 방통위가 정정해야 함

o (○○○) 방통위는 시민단체의 공문을 받으셨는지?

- (△△△) 유선 상으로 방통위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 기사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들었음

o (□□□) 전자신문 기사가 회의 내용 일부를 언급하면서 협의가 아닌 공감대 형성으로 표현하여 

정정 요청이 어려움

- 관리형 서비스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었다하더라도 그 기자가 어떠한 취지로 이 기사를 

작성했는지 알 수 없음

- 많은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다보니 회의 내용이 유출되었을 수 있음

-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사항은 방통위 권한이 아니므로 적합하지 않으며, 기자들에게 내용이 

논의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사를 차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 이러한 기사가 보도된 것은 외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함

-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납득하고 있으나, 협의회 방향을 미리 정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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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들이 모두 합의하는 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논의한 내용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록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함

o (○○○) 상생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투명한 운영을 말씀드림

- 논의 내용이 기사화될 수는 있으나, 내용이 왜곡되었다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기사가 확정적으로 정해졌다고 보도한 것은 아니나, 5G에서는 관리형 서비스로 가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식으로 작성되어 문제제기를 함

- 방통위가 정정보도를 낼 수 없다면 어디서 정정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함

o (△△△) 관리형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논의한 적이 없음

-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는데 관리형서비스에 대해서 필요성과 제공방식을 공감했다는 기사 

내용은 잘못됨

o (□□□) 시민단체의 우려 사항은 잘 알고 있으니 검토해보겠음

- 많은 기사들에 대해 매번 대응하는 것은 어려움

- 협의회 최종 의견을 제시할 때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음

- 협의회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속기록을 

공개하거나 또는 회의 내용을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함

o (○○○) 앞으로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합의한 사항만이 협의회 공식적인 의견이 

되어야 함

- 기자가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정정을 요구하기 어려움

- 협의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자문 의견을 전달하는 곳이므로 만장일치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소위원회의 역할은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절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위원님들이 부담스럽다면 회의록의 성명을 가린 채로 공개하는 방법을 제안함

o (△△△)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국회 제출 시에는 논의내용만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안도 있음

-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의견을 나열하자는 취지인 것인가?

o (□□□)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을 협의회 결론으로 제시하면 안 됨

- 정책 결정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방어하기 쉽고, 어떤 의견이 다수였는지 밝혀진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음

- 결론 도출이 이상적이지만, 관련된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일부러 합의를 위해 다수 의견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음

o (○○○) 취지는 이해하지만, 서로 공감대를 이루는 사항이 있다면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함

o (△△△) 합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서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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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공개원칙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도 가능함

o (□□□) 상생협의체의 역할과 위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문에 가까움

- 협의체는 의사결정기구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정책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주는 곳임

- 모든 위원이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의 분포를 

살펴보자는 것

- 이 과정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의견의 다수 여부를 

없애는 것은 부적절함

-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찬성하며, 이를 통해 다수의 제3자들이 각자 내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전자신문 기사는 취재원이 언급되지 않아 잘못된 보도이므로 방통위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정정 보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보도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고 행위주체가 분명해야 하는데,

협의체는 국가기관이라 언론중재법으로는 실익이 없을 듯함

- 오히려 후속보도를 요구하거나 기사 자체를 수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나을 수 있으므로 

신문사 측과 소통해보시기 바람

o (네이버) 기사 내용에 문제제기를 한 시민단체 의견에 동의함

-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관리형 서비스와 제로레이팅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도되었음

- 내부에서 반론이 있었음에도 다수 의견인 것처럼 작성된 내용이 협의회 이름으로 보도되어서는 안 됨

o (△△△) 기자가 ‘알려졌다’로 표현한 것은 부적절한 방식임

o (□□□) 방통위보다는 시민 단체가 공문 내용을 전자신문에 보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

음

o (○○○) 방통위는 공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주시기 바람

o (△△△) 우리 소위원회의 최종 결과물과 관련해서는, 만약 일정하게 합의된 내용을 도출

하기가 어렵다면, 그동안의 회의 내용 자체를 요약하여 위원들의 검토와 확인을 거쳐 제출

하는 방법을 제안함

o (□□□) 견해 1과 견해2, 그 외 기타 의견들로 요약하면 될 듯하며, 시간 제약상 망이용대가와 

관련하여 사업자 의견을 듣고자 함

o (KT) 망 이용대가는 상호접속과 같은 규제가 연관되어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임

- 사업자는 CP와 요금을 협상할 수 있으나, ISP와 ISP간은 망 상호접속과 관련이 있어 사업자가 

관여하기 어려움

- ISP는 이용자 품질을 담보로 하는 글로벌 CP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글로벌 CP와 망 이용대가 협상을 시도했으나, 글로벌 정책이므로 한국에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이러한 선례가 있으므로 넷플릭스 역시 유사한 조건을 통신사에 요구하고 있으며, 통신사 

속도를 공개하여 CP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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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간 협상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상호접속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o (△△△) 통신사 측의 주장에 대한 구글의 입장을 듣고자 함

o (구글코리아) 이용자 관점에서 얘기하시는데, CP도 이용자 필요에 의해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상호접속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하며, 망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이 같은 

환경이 공정한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통신사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 및 5G 투자 비용을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과도하게 사용하는지 실태파악 후에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음

o (카카오) 망이용대가와 글로벌 CP와의 역차별이 중요한 이슈임

- 10년 전에는 국내 동영상 서비스인 판도라, 다음 TV 팟 등 여러 플레이어들이 경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국내 사업자들의 피해가 방치되면서 유튜브가 시장을 장악함

- 서버의 동시접속자 수에 따라 망이용대가는 수십억에 이르는 투자 결정이 필요하지만, 해외 

사업자는 이러한 고민과 투자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망 이용대가 문제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상호접속고시로 인한 것이라면 제도를 없애야 하고,

법적 제도는 국내외 사업자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함

- 정부가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람

□ 소위원회 위원 토의(2부: 소위원회 위원 간 토의)

o (△△△) 망이용대가와 관련하여 사업자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임

- 사업자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려고 함

-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입장 정리가 필요함

-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은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고 성명은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과 익명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요약본만 공개하자는 의견 존재함.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 (□□□) 시민단체들은 회의록 공개는 찬성하지만, 앞서 언급한 기사처럼 특정 의견으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o (○○○) 회의록 공개의 목적이 국정감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상시보고를 위한 것인가?

- (△△△) 기자들에게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 자료를 주기 위한 것임

- (□□□)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함

- (○○○) 회의록 공개에 동의함

 o (△△△) 의견서가 아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에는 동의하며, 현재 비공개로 정하더라도 

나중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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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국회에서 요청시 발언자가 누구인지 알고자 한다면 성명 공개에도 동의할 수 있음

 o (○○○) 비공개로 할 이유는 없으나 오히려 전문공개는 해석에 따라 부정확할 수 있으므

로 정확한 요약이 필요함 

 o (△△△) 방통위가 요약하는 것이 좋기는 하나, 오히려 이로 인해 방통위가 오해를 살 여지가 있음

- 발언 순서로 인해 방향이나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발언자의 성명을 비공개로 

하고 의견을 그룹핑 해서 보여주는 것을 제안함

 o (□□□) ♤♤♤님 제안도 좋은 방법이며, 다만 우려는 방통위가 편집을 하면 방통위가 편집한 

내용에 대해서 또다시 이의제기와 논란이 있을 수 있음

 o (○○○)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록 전체 공개는 동의하지만, 다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는 반대함

- 위원들의 각 관심분야나 전문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위원들의 각 의견을 요약하여 공개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o (△△△)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회의 내용을 바로 올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

- 보는 사람 편의를 위해 요약본이 있으면 좋고, 올리기 전에는 위원들이 발언 내용 검토를 

위해 전체 회람을 해야 함

-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양할 수 있으며, 큰 문제가 아니라면 모든 의견을 막을 수는 없음

o (□□□) 요약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회의록의 비공개를 주장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없음

- 발언자의 성명을 비공개로 하되, 전체 회의록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위원들이 발언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될 듯함

- 관련 주제에 대해 다수 의견이냐, 소수의견이냐는 그 자체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음 

- 단순히 몇 사람이 지지했다는 사실보다 논리의 정당성을 토대로 의견에 대한 지적 및 평가가 

이루어질 것임

- 대부분의 견해에 따라 회의록 내용 전체를 공개하되 성명은 비공개로 하며, 익명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성명에 고유번호는 주지 않아야 함

o (○○○) 망이용대가에 대해서 요점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람

- 다음 회의에서 CP와 ISP 양측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제출하신 의견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o (△△△) 각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

- 국내 기업은 700억대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 일부 글로벌 CP는 캐시서버를 설치하여 망

접속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함

- 정보 접근권 한계로 인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방통위에서 가능

하다면 정확한 정보를 위원들에게 제공해주시기 바람

o (□□□)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입장 표현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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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글로벌 CP에 대해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 망중립성을 적용할 때 글로벌 CP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고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

- 이용자 중심을 강조하는데, 이용자라 하여 완벽하게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함

- 인터넷 생태계에는 이용자 외 여러 개체군들이 존재하므로, 무조건적인 이용자 중심주의는 

제고할 필요가 있음

 o (△△△) 망이용대가에 대해서는 각 사의 입장이 다르고 논쟁의 여지가 있어 해결책을 찾기 어려움

- 망이용대가는 사업자간 협상의 영역이고, 글로벌 CP가 상호접속 주체로서 협상하는 부분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인정하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임

- 다만 통신사업자 협상력이 밀리는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 가능한 부분을 찾고, 협상과정을 

투명화하는 정책을 시도할 수 있음, 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시기 바람

- 망중립성과 (상호접속에 따른) 망이용대가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망중립성이 

통신사의 협상력이 낮은 원인들 중의 한 요소가 되므로, 망중립성 정책 변화로 협상력을 

높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미국 인터넷 기업이 세계 각국에서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인터넷 상호접속 체계에서 

이미 우월적 지위에 있는) 미국이 자국 CP가 전 세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망

중립성을 주도했기 때문임

 o (□□□) 선례가 없으므로 따를 수 없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음

- 방통위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며, 국민에는 CP도 포함

- 정책은 안정성을 위해 기본적인 원칙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다만 방통위는 

규제를 최소한으로 해야 함

- 글로벌 CP는 망을 사용한 대가로서 망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고객 편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

 o (○○○) 망이용대가 관련하여 사업자들 의견이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들었으면 함

- ISP는 정부에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원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요구사항을 알 필요가 있음

- ISP는 정부가 규제하기 원한다면 검증을 위해 실제 비용이나 수익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망이용대가는 국내 인터넷망 상호접속 

정책과 연관이 있음

- CP는 콘텐츠 파워 증가에 따라 광고 수익 등이 증가하였으나, 통신사는 트래픽이 증가함에도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음

- 이처럼 글로벌 규범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한국정부가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기존 금지행위를 보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함

- 글로벌 CP의 국내 ISP에 대해 부당한 차별이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규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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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님은 망이용과 관련하여 금지행위 중 불합리한 차별 행위에 추가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함

o (□□□) 망이용대가와 망중립성을 연관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협상력 차이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지는 의문임

- CP를 이용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CP를 B2B 영역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정책 논의가 가능함

- 특정 글로벌 CP에 대해서 망이용대가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o (○○○) 망이용대가 논쟁은 망간 상호접속에서 출발함

- 망간 상호접속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 paid peering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paid

peering은 품질과 대가를 교환하는 협상의 산물임

- 국내 상호접속제도는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문건을 찾을 수 없어 정확한 근거는 알 수 없음

- 근본적으로 글로벌 CP의 망이용대가와 관련하여 경쟁 훼손 여부 판단이 필요함

-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가 캐시서버를 사용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OTT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우위를 획득하여 결합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경쟁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 규제를 위해서는 글로벌 

CP와 ISP 간 계약 유형이나 수준과 같은 기초적 자료 조사가 필요함

o (△△△) 망이용료는 사업자간 협정이 원칙이나 우리나라 상호접속제도로 인해 간접적으로 

해외 사업자는 망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국내 사업자만 부담하게 되어 경쟁조건 차이가 

발생함

- 국내외 사업자간 망이용대가의 균등화 방안 및 균등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함

o (□□□) 망이용대가에 대해 기술적 방법, 시장구조 변화, 정책 또는 규제 변화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봄

- 망이용대가는 협상력과 비용의 문제임

- 협상력이 없어서 사업자가 비용을 더 지불해야하는 것이 부담이라면 정부가 해저케이블을 

확충하거나 라우팅을 중재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전용망의 요금체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CP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견제가 필요함

- IX에 대해서는 전화망계의 체계를 인터넷에 적용하면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결됨

- CP는 사물인터넷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광고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효과 이용에 대한 

대가로 ISP와 수익을 배분할 수도 있을 것임 

- 사업자의 역무를 트래픽 속성으로 구분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음

- 국제소비자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함께 협상 체계를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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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글로벌 시장에 살고 있으므로 특정 글로벌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제소될 위험이 있음

- 그러므로 큰 틀에서 일반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방통위는 현저히 시장구조가 왜곡되는 경우에만 개입이 가능할 것이므로 글로벌 CP로부터 

망이용대가를 충분히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o (△△△) ♤♤♤님이 망이용대가를 경쟁제한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궁금한 점은 국내외 CP에 대한 망이용대가 역차별로 인해 경쟁제한이 발생한다면 해외 

CP가 아닌 통신사를 규제한다는 것인가?

- (□□□) 글로벌 CP가 ISP에 대해 부당한 조건을 요구한다면 CP를 규제하자는 의미이며,

다만 그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o (○○○) 위원님들은 망이용대가에 대해 생각을 다시 정리해주시기 바람

- 방통위는 사업자들에게 전문가 추천을 요구하고, 전자신문 기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주시기 바람

 o (△△△) 이 협의회 결과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궁금함

o (□□□) 협의회는 자문기구이므로 하나의 안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며, 각 입장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을 제시하여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 것임

 o (○○○) 결과 보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o (△△△)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참고 자료로 이용할 예정

 o (□□□)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운영 규정에 따르면,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심의한 후 방통위에 

제출함

 o (○○○) 소위원회의 결과가 특정 정책에 합리화되는 것이 우려됨

- 정책보고서 제출시에는 위원들이 합의한 상태에서 제출하기를 바람

- 사업자 측에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를 요청하는 것인가?

- (△△△) 글로벌 CP에 대해 망이용대가를 부과하는 정책에 대한 입장을 CP 및 통신사 

양측의 전문가로부터 듣기를 원함

 o (□□□) 국감에서 네이버가 ISP에게 700억대를 지불하는데 구글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문제

가 제기되어 국회가 해결책을 모색 중임

- 유튜브는 망이용대가에 대한 부담이 적어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는 반면 국내 CP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것임

- 최근 넷플릭스와 LGU+의 제휴가 가시화되면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음

- 정부에서도 정책 자료가 거의 없어서 과기정통부가 상호접속제도 시행 이후 정책 효과 등을 

파악할 예정임

- 방통위에서는 망이용대가라고 표현하지만 그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각사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정의를 고민해보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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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고, 관련 자료가 2~3달 후에 나올 것인데,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시기 바람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o 2소위원회 6차 회의는 8월 23일(목) 2시에 개최될 예정(※ 9월 13일(목), 1시로 변경됨)

o 차기 회의에서는 사업자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망 이용료에 대해 발표하고, 위원들과 

사업자 간 망 이용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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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제6차 회의

1. 회의 개요

o 일시 : ’18. 9. 13.(목) 13:00~16:00

o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

o 참석자

- (전문가) 서울대 이원우 교수(2소위원장), 단국대 김동민 교수, 건국대 황용석 교수, 한양대 

신민수 교수, 아주대 김성환 교수, 세종 장준영 변호사

- (소비자) 경실련 권오인 국장,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SK브로드밴드

- (방통위) 김재영 국장, 곽진희 과장

2. 회의록

□ 주제 발표

◇ 인터넷의 구조와 망중립성: 5G는 망중립성 완화근거인가 강화근거인가?

(발표: 고려대 박경신 교수)

o (5G에 대한 질문) 재난대비 등을 위한 별도의 고급서비스와 망 내에서의 트래픽 차별이 

반드시 필요한가를 고민해보아야 함

- 캘리포니아 산불 진압 중 버라이즌이 데이터 상한 도달을 이유로 업무용 4G 망을 스로틀링

(throttling)하여 논란 존재

o (인터넷의 구조) 인터넷 생태계에 연결된 모두가 패킷 전달에 균등하게 참여하므로 원칙적으로 

termination fee가 존재할 수 없음

- 단 라우터 간 패킷 전달을 위한 물리적 연결에 대해서는 상호접속료를 받을 수 있음

- 망 사업자가 전달 경로 전체를 책임질 수 없으므로, 상호접속료는 얼마나 많이 전달했는가는 

무의미하며 얼마나 많이 라우터들과 동시에 패킷을 주고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함

- 망사업자가 통제하는 라우터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속도 상승을 대가로 돈을 더 받을 수 없음

o (망중립성 역사 및 개요) 미국에서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개념으로 망중립성이 등장하였으며,

망중립성은 특수공정거래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o (망중립성 완화의 문제점1) 발신자 부담의 배달료는 인터넷의 자발적 참여구조에 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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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사업자들의 트래픽은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콘텐츠에서 발생하는데, 이 경우 수/발신자의 

트래픽 구분이 불명확하여 망이용료 부담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움

o (망중립성 완화의 문제점2) 사업의 민감성을 대분류 유형으로 판단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비효율적이며, 슬라이싱을 적용하지 않아도 긴급성에 대한 대응이 가능함

- 시간 민감성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같은 망에서도 온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긴급성은 CP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임

- CP들이 다양한 혁신을 통해 긴급성에 대비하려면 망이 예측 가능한 상태, 즉 망이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o (망중립성 완화의 문제점3) 우리나라는 망 시장이 과점이므로 자사 제로레이팅은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높음

- 통신사는 제로레이팅을 비차별적으로 제공할 유인이 없으며, 이윤 압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망 이용료 및 상호접속고시의 기형성에 관한 논의 (발표: 최민오 컨설턴트)

o (상호접속 제도 역사) 2000년 초반 전후 각국 통신사들이 민영화되어 독점 폐해 방지 및 

공정경쟁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상호접속 관련 제도화 및 도입이 진행됨

- 한국은 2005년 인터넷 망간 상호접속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망 상호접속제도를 수정 후 2016년부터 시행 중

o (상호접속 제도 주요내용-계위 생성 및 구분) 정부가 표준 인터넷 접속 조건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들 계위를 평가

- 평가된 계위는 망사업자의 협상 정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계위 기준이 강제적으로 

명시되어 기준에 대한 다양성이 저하됨

o (상호접속 제도 주요내용-정산방식) 동일계위 간 직접적속에 대한 정산 방식을 무정산에서 

상호정산으로 변경하고 정산기준을 접속용량에서 트래픽 양으로 변경함

- 개정 논거가 된 무정산 관계 악용 사례는 오히려 상호접속제도의 강제성에서 비롯된 문제였으며,

개정 후 상한요율 합당성 검증 불가능, 발신자 정의 한계 존재 등 문제점이 발생함

o (소결론) 종량제 기반의 발신자지불정책은 공정경쟁 환경 및 인터넷 트래픽 증대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인터넷 생태계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근거가 없음

- 오히려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 혼잡성이 증대되는 등 개정 취지에 모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잘못된 개정 부분을 복원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투자비 회수 기반을 마련하여 망사업자들이 망 설비 투자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망사업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투자 유도가 합리적임

o (관련 논의 및 현상들) 일부 망중립성 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국내 통신시장의 양면 시장적 

정의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 없으며, 망사용료 역차별은 상호접속 개정을 근거로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요금인상을 전가하여 발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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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이용대가 관련 해외사례 (발표: KTOA 나호성 차장)

o (Orange vs Cogent) Cogent와 OTI는 일정한 트래픽 교환 비율 안에서 무정산을 계약하였으나,

Cogenent의 CP 고객 중 하나인 Mega Upload로 인해 트래픽 불균형 발생

- OTI는 Cogent에 트래픽 대가 요구를 거절당한 후 상호접속 구간 용량 증설을 거부함

- Cogent사는 OTI의 모기업인 Orange를 프랑스 공정위에 지배력 남용행위로 제소하였으나 패소함

o (Orange vs Google, Netflix) Orange가 망 이용대가 지급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Google 및 

Netflix는 자사 서버를 Orange 네트워크와 연동하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o (Comcast vs Level3) Level3는 Comcast와 일정 비율 내에서 무정산하는 방식으로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함

- Netflix는 CDN 사업자를 통해 자사 동영상 서비스를 Comcast 등 ISP 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제공

하다가 타 국제인터넷백본망 사업자인 Level3와 CDN 계약을 체결하면서 트래픽 불균형 발생

- Comcast는 Level3에 상호접속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였으나, Level3가 이를 거부하여 상호

접속구간 용량 증설을 중단함

- 양사는 상호접속 협정을 갱신하여 분쟁이 종료되었으며, 협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Level3가 일부 망 용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짐

o (Google의 망 이용대가 지급) Google 등 미국 주요 CP는 미국에서 대부분의 ISP와 직접 접속 

계약을 체결하고 망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

o (Comcast vs. Netflix) Netflix는 ISP와 무정산 관계인 국제인터넷백본망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거나 자체 CDN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ISP 네트워크와 직접 연동하는 방안 추진

- 무정산 계약을 맺지 않은 ISP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차별하며 무정산 계약 체결을 압박

하였으나, 트래픽 지연 현상이 심화되면서 Comcast를 시작으로 주요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사업자 의견청취 및 토의(1부: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사업자 간 토의)

o (○○○) 망 이용료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우선 의견서를 제출한 SK브로드

밴드가 설명해주시기 바람

o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대가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인데, 인터넷 상호접속료와 망 이용

대가는 개념이 다를 수 있음

- 앞서 박 교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광의의 접속료를 말씀하심

- 망대 망간 연결이 상호접속이며, 망과 가입자, 즉 망 안의 CP들이 해당 ISP의 망을 이용했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망 이용료임

- 2010년 이전에는 트래픽양이 많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계위가 낮아서 해외 통신사에 접속료를 

주면서 해외 CP의 콘텐츠를 받았음

-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인해 트래픽이 폭증하고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CP가 

증가하여 안정적인 트래픽 확보를 위해 국내 또는 아시아 권역에 캐시서버를 설치하고 

국내 통신사와 연동함



- 658 -

- 국내에 연동하는 방식은 글로벌 CP가 국내 통신사에 캐시서버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함

- 해외에서 연동하는 방식은 국내 통신사가 해저 케이블을 통해 글로벌 CP의 해외 캐시서버로부터 

트래픽을 받아오고 있는데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

- 국내 CP는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는 반면, 해외 CP는 자사 콘텐츠 경쟁력 및 국내 로컬 

사업자 간 경쟁을 이용하여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지 않아 역차별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

- 초기에 비해 글로벌 CP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로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이용자가 대부분의 

요금을 부담하고 있음

- 유·무선트래픽의 압도적 증가에 비해 유선 트래픽 매출은 하락, 무선트래픽의 매출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CP의 매출액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통신시장 전체에서 CP가 지불하는 비용은 2-3천억, 이용자 요금은 30조원 수준으로 CP가 

분담하는 비용은 전체의 1% 이내이며, SK브로드밴드는 최근에서야 당기순이익을 실현함

- 망 이용대가를 전혀 받지 못한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므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글로벌 CP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 글로벌 CP와의 협상 결렬시 해결방안이 없으며 협상이 지연될수록 이용자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여, 국내 통신사는 국제구간 회선 증설 또는 캐시서버 무료 설치를 허용할 수밖에 없음

-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트래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글로벌 CP들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규정 수립이 필요하며, 사업자간 분쟁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방지 

제도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o (□□□) 앞서 세 분 발표 및 SK브로드밴드의 서면 의견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o (SK텔레콤) 박경신 교수님 발표는 금일 논의주제와 무관한 몇 달 전 논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함

- 첫째,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의 사건은 FCC가 망중립성과 상관이 없다고 결론을 내림

- 데이터 상한 제한은 버라이즌이 임의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소방서가 가입한 요금제의 

특성에 따른 것임

-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네트워크에 기계적인 획일성을 적용하는 대신 재난과 같은 중요 

서비스에 대해서는 QoS를 보장하는 별도 계약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둘째, 교수님께서 망사업자는 전달경로 전 구간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하셨는데,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용하여 관리형 서비스 제공시 망 내 사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

- 셋째, 제로레이팅과 관련하여 HHI를 언급하셨는데, KISDI 자료에 의하면 알뜰폰 제외 시 

3,000미만이고 SKT 점유율도 자사 알뜰폰 제외 시 40% 대 수준임 

- KISDI 보고서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HHI 수준은 중간이며 지속적으로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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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C는 제로레이팅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미국 통신사도 자사 제로레이팅을 

제공 중이며, 유럽에서도 실제로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규제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 타사서비스와 자사서비스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무제한 요금제가 보편화되어 제로레이팅의 경쟁 제한성 의미가 없다고 보여짐

-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인 망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글로벌 CP가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힘의 균형 논리가 있으므로 시급한 것은 차별적인 요소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망 이용대가 전체 수준 상승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FCC가 네트워크 시장을 플랫폼 

시장으로 언급하였는데 투자비용의 대부분을 이용자에게서만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 사업자 간 계약 내용은 비공개이므로 망 이용대가의 근거로 내세우는 한 CDN업체의 블로그 

글은 공신력이 없어 보임

o (△△△) 패킷 전송을 위한 연결(connection)에 대한 이용료는 문제가 아니며, 패킷의 전송

속도에 따라 배달료(termination fee)를 받는 것이 문제임

- 캘리포니아 사건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용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신사가 소방당국의 망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4G 망에서도 재난 대비가 

충분함

- 버라이즌은 계약서상 공공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데이터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반한 것임

- 망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을 때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별도의 fast lane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허구를 보여주는 사례임

- 알뜰폰 사업자의 망 이용료는 결국 통신 3사의 수익으로 유입되므로, HHI 계산시 통신 3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함

- 유사한 사례로 영화시장에서의 HHI 계산시 CGV가 위탁경영하고 있는 스크린도 포함

-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통신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기 어려워 통신 3사의 시장 지위가 보장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수직계열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신사의 제로레이팅은 망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이 적용될 수 있음

- 한 회사의 이익이 동일 그룹 내 다른 회사로 이동하므로 자사 콘텐츠만 살아남는 이윤압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용자가 통신 요금의 99%를 부담하는 반면 CP는 1%만 부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에서는 

지금까지 이용자와 CP는 동등하다는 가정 하에 정산구조를 유지해옴

- 콘텐츠 업체들에게 해당 망에 접속하는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용자에게 배달되는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 구조에 어긋남

o (□□□) FCC는 망중립성 폐지를 찬성했으므로 양면시장으로 정의했다는 사실을 망중립성 

완화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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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플레어 업체의 블로그 글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추후에 방통위에서 

자료를 받으면 신빙성 여부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함

- SK브로드밴드가 상호접속과 망 이용료를 구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상호접속고시가 망 

사용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발신자 지불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통신사가 각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 인상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궁금함

o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대가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망 이용대가를 받는 방식에서 사용량 기반과 

용량 기반은 다른 이야기가 아님

- CP에게 망을 사용량(바이트) 단위로 제공할 경우 효율적인 이용이 어렵고, 유선통신사 입장에서도 

사용량 측정이 어렵다는 점과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용량(capacity) 기반으로 망을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개념이라면 망 사업자가 정당하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함

- 상호접속제도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두 통신사간 동등 피어에서 불균형이 발생하면 발신 

트래픽이 많은 사업자에 과금하며, 우리나라의 상호접속제도 역시 발신 측이 대가를 지불함

- 통상 망 사용료는 사업자간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며, SK브로드밴드에서는 상호접속제도를 

이용하여 CP에게 망 사용료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 이용자 대 CP가 99대 1이라는 수치의 근거는 무엇인가?

- (SK텔레콤) 초고속 및 이동통신에서 이용자로부터의 매출이 30조이며, 사업자들로부터 받는 

대가가 2-3천억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 수치를 토대로 비율을 계산함

o (SK텔레콤) CP 진영에 가까운 두 분이 발제하시고 KTOA 및 SKB에서 객관적인 사례를 

설명하면서 다소 통신사에 불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는 듯한데, 망중립성에 대해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음

-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의 사건과 관련하여 버라이즌은 계약 위반이 아니고, 서장이 메일로 

도덕적인 측면에서 요금제에 대해 지적한 것임

- 교수님이 스로틀링(throttl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QoS 적용하는 것과 망을 열화시키는 

throttling은 차이가 있으며 버라이즌은 throttling을 적용한 적이 없으므로 용어선택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 HHI 계산 시 알뜰폰 포함 여부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디멘젼의 차이임

- KISDI의 보고서를 보면 국가에 따라 알뜰폰 포함 여부가 다르며, 두 개의 비교표를 보았을 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이상한 구조가 아님

- 해외에서도 대부분 3사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프랑스에서 제4이통이 출현한지 오래되지 않았음

- 우리나라에서 통신사의 지배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구글, 네이버와 같은 CP의 

지배력도 논의되고 있음

- 초기에 CP도 이용자였으나, 이제는 막강한 대형 CP가 나타나 다 같이 보호하기는 어려움

- end user와 글로벌 CP, 대형 CP를 분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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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통신사가 대형 CP에게 용량이 더 큰 회선을 제공하면서 사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패킷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배달료를 받겠다는 것은 문제임

- 캘리포니아 화제에서 계약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FCC가 버라이즌에게 허가를 내줄 때 공공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데이터 상한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버라이즌이 이를 

위반함

o (□□□) 망중립성이 다시 언급되면서 망 이용대가 논의와 혼재되고 있음

o (○○○) 최민오 컨설턴트 및 박경신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함

- 최민오 컨설턴트는 발제문에서 국내 통신시장의 양면시장적 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 없다고 하셨는데, 양면시장은 경제학 이론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는 아니며 

망중립성 문제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를 양면시장 모형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Tim Wu의 논문은 (그 제목에서 분명히 나타나듯이) CP가 인터넷 시장 초기에 혁신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망중립성의 중요성을 주장함

- 그렇다면 현재 인터넷시장의 혁신성을 위해서 기존과 동일한 망중립성이 필요한가, 이미 크게 

성장한 대형 CP들에게도 과연 계속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상호접속제도의 문제가 계속 본 협의체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일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

하나 상호접속 고시 개정의 배경에는 인터넷 트래픽 흐름의 특징이 크게 변화한 점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

- 만약 5G에서 고화질 동영상 트래픽을 분리하여 별도의 접속체계로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면,

상호접속제도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임

- ♤♤♤님이 말씀하신 인터넷 구조는 10∼20년 전에 해당하며, 현재 인터넷 트래픽의 일방향적 

성격은 (박교수님이 인터넷과 다른 것으로 예시를 든) 전기나 수도와 비슷해진 측면이 있음

- 망중립성을 특수공정거래법으로 말씀하셨는데 미국과 우리나라 판례 등에서는 담합 이외에는 

당연위법으로 보지 않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므로 망중립성을 공정거래법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미국의 제도상 정보서비스로 분류된 인터넷의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망중립성이 만들어졌으므로 법적 성격은 특수한 미국통신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우리나라는 현재 법제도로 제어가 가능하므로 망중립성을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함

- 자사 제로레이팅의 지배력 전이와 관련하여 언급하신 HHI는 통신사가 타 기업 인수·합병 시 

심사기준으로는 적합하나, 인수합병이 아닌 자체적인 서비스 제공과는 무관함

- 다만 서비스 출시 후 해당 통신사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방통위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음

- 5G에서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으로 인한 망의 차별, 우선순위 지정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데,

5G에서도 기존의 공중인터넷 서비스는 계속 제공될 것이고 그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예상

되며, 그 위에 새로운 종류의 관리형 서비스들이 얹혀지는 형태가 된다면 망중립성의 문제는 

크게 우려할 바가 없다고 생각됨

o (△△△) 현재 논의된 내용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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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에게 과금하는 것이 효율성이 증대되는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를 증명하는 논문이 

나온 바 있음

- 망 이용대가는 망중립성 이슈가 아닌데, 망 중립성 이슈로 언급되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 망의 효용성 수준이 변하므로 패킷 구분이 불가능하고 발신을 알 

수 없다는 특성이 항상 망중립성 원칙을 지키는 기본 개념이 될 수 없음

- 캘리포니아 소방서장이 법원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버라이즌과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로 이동하겠다고 하여 버라이즌의 지배력이 독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음

- 이 사건은 발생하기 이전부터 소방당국이 요금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어서 망중립성

보다는 서비스의 문제임

- 앞서 두 발제자께서 인터넷을 바라보시는 관점에는 단대단 원칙이 있음

- 인터넷 초창기에는 군사 목적 등을 위해서 이용하여 이러한 원칙이 유지될 수 있었으나, 현재 

인터넷은 상업적 망으로 이용되어 단대단 원칙이 유지되기 어려움

- 인터넷을 통한 수익성 갈등이 생기는 상황에서 공공성과 함께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함

o (□□□) ♤♤♤님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의견을 듣고자 함

- 발제문에서 private 네트워크에서는 망중립성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되어 있음

- 그렇다면 관리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o (○○○) 우선 Tim Wu 논문에서 언급되는 보조금은 물리적 실체가 아닌 비유적인 표현에 해당함

-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전화사업자와 같이 양쪽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반면 인터넷의 구조는 전화사업과 달리 배달료를 받지 않는 구조라서,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는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과금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조금에 비유한 것임

- 실제로 망중립성이 CP의 성장을 지원하는 물리적인 실체는 아니며, 인터넷 구조상 이러한 

보조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임

- 몇 몇 이용자가 더 많은 트래픽을 발신하는 형태로 인터넷 환경이 변화했다고 하는데, 카카오톡,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들 서버의 트래픽은 원래 유저 간 소통 및 콘텐츠를 중계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함

-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망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 해외에서 자사 제로레이팅을 대부분 금지하지 않는다고 통신사측에서 말씀하셨는데, 법으로 

금지하지 않아도 사후규제, 경쟁법상 금기시되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FCC의 위원장이 교체되기 직전 보고서에서 AT&T와 Verizon의 자사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위반이라고 함

- 경쟁법상 평가하는 자사 제로레이팅은 다르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신사 변호사 

출신을 FCC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특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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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주는 망중립성 법안이 통과되어 주지사가 서명만 앞두고 있는데, 인터넷 백본이 

시작되고 수많은 CP들이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망중립성이 입법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 단대단 원칙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 원인은 5G 설비 재원 조달을 망 사업자가 

스스로 마련하지 못해 타 사업자들에게 회수하려는 것에서 비롯됨

o (△△△) 소위원 간 토의도 필요하고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발언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함

o (□□□) 마지막으로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다양한 혁신을 통해 긴급성에 

대응하려면 망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망 슬라이싱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임

- 망의 차별화로 인해 다양한 스타트업이 받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 통신사가 망을 조정하는 대신 CP들이 시간 민감성이 다른 서비스를 제시하고 이용자가 선택하여 

긴급성에 대응할 수 있음

- 또한 통신사가 슬라이싱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시 가격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음

- 공중망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private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것은 망 중립성 위반이 아님

o (○○○) 5G에서도 일반 공중망의 속도, 품질 등을 하향시키는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음

- 다만 현재 망중립성 하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 등 중요한 영역에 한하여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용한 관리형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는 것임

- (△△△) 이전 회의에서 위원들도 5G 하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되더라도 공중망을 

훼손하는 서비스는 허용 불가능하다고 동의하였음

o (구글코리아) 통신사가 불만을 제기해서 본 회의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신사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람

- 망 사용료를 공개해주시면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음

- 데이터가 비공개인 상태에서는 업계에서 들리는 내용에 의존하여 사용료를 비교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수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함

- 또한 망 사용료 분담을 요구한다면 통신사 역시 콘텐츠 플랫폼의 운영비에 대해서도 같이 

분담해주시기 바람

o (○○○) 오늘 발제 및 논의에서 사업자들 간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신 듯함. 여기서 1부를 

마치겠음

□ 소위원회 위원 토의(2부: 소위원회 위원 간 토의)

o (△△△) 지금부터는 상생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함

- 김동민 교수님과 장준영 변호사님은 지난 회의에서 사업자가 발표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주셨음

- 이외에 시지온 김미균 대표님이 망중립성 및 망 이용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불참

하셔서 ◇◇◇이 대신 설명해 주시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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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국내 서버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여 사업자분들께 

의견서를 요청 드렸음

- 시지온에서만 간략하게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공유해주시기 바람

- (○○○) 법안 내용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국내 

서버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방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o (△△△) 지난 회의에서 사업자들의 상생협력 현황 발표 및 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는데,

- 협력방안들은 호부를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본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고, 대신에 

KISDI에서 그동안 제기된 내용을 정리해주시기 바람

- 남은 시간에는 망 이용료 정책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겠음

o (□□□) 이번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인 이용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않아 아쉬움이 

존재함

- 망 중립성 및 망 이용대가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조율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함

- 과거 지상파/케이블 방송이 시청자에게 지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여 공익성을 통해 

이용자의 가치를 엄격하게 보호한 바 있음

- 이처럼 망중립성 및 망 이용대가에서 이용자 측면에서의 인터넷 가치를 망중립성 초창기와 

동일하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담론이 필요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페이스북의 사례와 같이 망 

이용료 협상과정에서도 이용자 품질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협의체는 방통위가 사후규제기관으로서 금지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사업자간 협정 절차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재작년에 지상파 방송사업자-플랫폼 사업자 간 재송신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추후에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근거로 이용 

가능함

- 망 이용대가, 망중립성 관련 CP-ISP 간 협상문제에서 자율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o (○○○)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방통위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CP, 국내 중소 

CP, 대형 CP의 망 접속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람

- 만약 국내 중소 CP에 비해 해외 CP가 망 이용대가를 적게 지불한다면 공정거래 측면에서 

불공정함

- 지난 회의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망 이용료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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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사업자 간 협의가 비공개이고 개별사안에 따라 사업자 간 입장이 달라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o (□□□) 망 이용대가와 망중립성 이슈라는 두 주제가 혼재되어 토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망 사용대가 산정의 합리성, 접속 계위에 따른 차별은 이용자의 요금 및 사업자 경쟁력에 

영향을 미침

- 대가 산정 합리성은 자료근거가 없고, 비차별성의 경우 정부가 주요 통신 사업자를 규율하는 

상호접속제도의 범위를 넘어 CP까지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함

- 망 사용대가와 관련하여 큰 틀의 정책 방향은 위원들이 합의할 수 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위해서는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 분쟁조정 플랫폼과 같은 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망중립성 논쟁의 시초를 보면 보편적 서비스 개념에서 시작되었는데, 망 이용자인 CP, 라우터와 

분쟁이 발생하다보니 최종 이용자가 배제된 측면이 있음

- 망 이용에서 망중립성의 보편성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례로 QoS가 있음

- 방송에서도 보편적 서비스 인정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지상파 방송사 주파수는 

필수재로 보는 반면 UHD 채널 허가는 부가재로 판단함

- 5G 환경에서 4G보다 CP나 이용자의 이용환경을 악화시키고 차별하지 않는다면 망 이용을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 이용자 후생 관점에서 QoS 보장 범위와 망 활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o (○○○) 망중립성과 망 이용대가라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사업자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정하게 규제해달라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함

- ♤♤♤님 말씀처럼 합리적 해결을 위해 시장에 맡기는 영역과 규제해야 하는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5G로 넘어가는 전환기이므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존재함

- 방통위는 산업 및 정책적 입장,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고려하여 정리해주셔야 할 것임

- 위원들 간 회의록은 공개하고 최종 논의한 것을 보고서 형태로 여러 견해를 정리하되, 전체 

위원들이 합의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기로 동의했음

- KISDI와 방통위가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잘 정리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정리된 보고서를 

검토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 (△△△) 연말까지 본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겠음

o (□□□) 방통위는 사후규제 관점에서 가이드라인 형태 등에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주시기 바람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o 2소위원회 7차 회의 개최 일시는 미정

o 차기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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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제7차 회의

1. 회의 개요

o 일시 : ’18. 11. 28.(수) 15:00~18:00

o 장소 : 더케이호텔 거문고 A홀

o 참석자

- (전문가) 서울대 이원우 교수(2소위원장), 단국대 김동민 교수, 건국대 황용석 교수, 한양대 

신민수 교수, 세종 장준영 변호사, 미디어미래연구소 천혜선 경영센터장, 고려대 이성엽 교수

- (소비자)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 경실련 권오인 국장

- (단체·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우아한형제들,

CJ ENM(티빙)

- (방통위) 곽진희 과장

2. 회의록

□ 인사말씀

o (□□□) 보고서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3차례 피드백을 받으면서 완성도가 높아졌음

- 오늘 회의에서는 이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중점으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겠음

□ 주제 발표

◇ 2소위 결과보고서안 (발표: KISDI 김현수 박사)

 o (추진배경) 첫 번째 동그라미 문구의 표현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한 위원분이 제안해주신 

대로 수정하였는데, 여전히 해당 문구 삭제 요청이 있어서 논의가 필요함

o (국민의견수렴) 방통위 홈페이지 배너를 개설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6건의 

내용이 붙임2 및 별도자료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o (망 중립성 정책)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1) 현행 유지, 2) 규제 강화 3) 규제 완화로 견해가 

나뉘며, 다만 초저지연이 필수적인 서비스 등에 관리형 서비스 적용 및 투명성 강화 검토 

필요성에 다수 공감

- 다수 표현은 여기에서만 언급되었으며, 그 외 다수/소수 표현은 없음

o (제로레이팅 정책) 1) 현행과 같이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 2) 일정한 조건 하에 허용으로 

견해가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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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망 이용료 정책)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한 망 이용료 차별 및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

-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안) 중에서 자료제출은 통신사에게 요구하는 것이며,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의 대조가 필요할 경우 CP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임

o (상생 협력) 위원들의 제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자율적 상생, 이익 공유 및 비용 분담 

등 제시된 개선 방안들을 나열하기로 위원들이 결정함

□ 사업자 의견청취 및 토의(1부: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사업자 간 토의)

o (○○○) 네이버에서 먼저 의견을 주시기 바람

o (네이버) 앞서 이메일로 의견을 드렸지만,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1년간 드린 의견이 

있는데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음

- 보고서를 정리하시는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망중립성 원칙에서 유지/강화/완화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원칙 유지’에서 일부 서비스를 

망 중립성 원칙 예외인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상 망 중립성 완화

에 해당됨

- 규제 완화에서 대형 CP에 한해 통신사 전송 지연을 허용한다는 의견 역시 상상하기 어려운 일임

- CP를 제외하고 논의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논의를 하셨는지 의문임

- 제로레이팅에 대한 의견도 현행과 같이 허용 또는 일정 조건 하에 허용으로만 분류하였는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나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제로레이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음

o (△△△) 그 내용은 중소 CP 의견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o (네이버) 소위원회 논의결과에서 제외된 것은 불균형적이며, 소위원회에서 제로레이팅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분이 없다는 것은 중소 CP를 고려하지 않고 논의했다는 것을 

의미함

o (□□□) 혹시 누락된 의견이 있는지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보겠음

o (네이버) 여러 차례 중소 CP 의견 개진 및 현황과 관련하여 KISDI에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중소 CP 망 이용료 의견 개진 내용이 보고서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기억함

- 당시 방통위에서 요구하여 네이버 주최 하에 중소 CP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중소 CP 간담회와 참석자 구성이 비슷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상호접속 정산 고시 이후 가중되는 통신비 부담이 있고 이를 해소해달라는 내용이 주였으며,

중소 CP와 대형 CP간 가격차별 내용이 주가 아니었음

o (○○○) 상호접속 관련 내용은 동의하나, 동그라미 해당 문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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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네이버) 중소 CP와 대형 CP간 차별이라고 정리한 것은 KISDI의 입장이 반영된 듯하며,

이후에라도 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논의결과에서 CP의 불공정 행위 금지가 있는데, 정작 CP 입장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어떤 상황을 우려하여 향후 과제를 정리하셨는지 이해하기 

어려움

-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나열한 것은 이해하나, 민간 자율적인 접근방식이 

바람직하다면서 동시에 이익 공유제 등을 제시하는 것은 모순됨

o (△△△) 정리하는 입장에서는 소위원회 의견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나열된 듯한데, 말씀의 

취지는 알겠음

- 위원들이 기업들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방안 추진에 공감했는데, 그 외 개별적인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자칫하면 강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논의해보겠음

- 망 중립성 견해 분류에 대해서는 본인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위원들이 의견서 제출 시 유지안이라고 명시하면서 특정 서비스를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함께 제시하여 그대로 분류된 것임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하겠음

o (□□□) 결과보고서안의 모든 문구는 위원들의 회의발언과 따로 제출받은 의견서의 문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새로이 내용을 창작한 것이 아님 

- 망 중립성 현행 유지 의견은 위원들이 명시하여 제출한 의견을 제가 임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그대로 적은 것이고, 이에 대해서 위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는데,

필요하다면 위원 토의 시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제로레이팅 역시 위원들 중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분이 없었음

- 중소 CP 간담회는 네이버 측에서 요청하셨으며, 방통위나 KISDI가 조직한 것이 아니라 

협의회 위원인 중소 CP들과 스타트업포럼에서 추천한 CP들이 오심

- 소위 회의에서 발표한 간담회 결과와 수정 전 보고서 문구가 큰 차이가 없으나, 이의를 

제기하여 간담회 결과의 원문 그대로 ‘국내외 대형 CP’를 ‘대형 CP'로, ‘가격조건조차 알 수 

없음’을 ’가격조건 공개가 안 되고 있음’으로 수정함

- 처음에 원문 그대로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소위 회의에서 발표한 간담회 결과 이외에 망 

이용료 관련하여 방문한 개별 중소 CP 사업장들에서 청취한 의견이 혼재되었기 때문임

- 이의를 제기하셔서 간담회 결과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수정하였음

o (네이버) 이 결과를 가지고 해당 CP들로부터 확인을 받으셨어야 함

o (○○○) 네이버에서 열린 간담회는 제가 참석하지 않아 모르겠으며,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간담회 결과에 근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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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방통위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 참석하셨고, 그 자리에 오신 협의회 중소 CP 위원 

두 분께 발제를 부탁드렸는데 자리가 부담스럽다고 하시거나 회의 전날 일정상 못 오신다고 

알려주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발표를 한 것임

- 마치 간담회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의는 부당함

- 또한, 발언한 중소 CP의 실명 공개와 근거를 요구하시는데, 이러한 요구는 정보력이 훨씬 

부족한 중소 CP에게 발언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음

o (네이버) 최소한 발언자에게 이 내용이 핵심 주장이 맞는지 확인을 받으셨어야 함

o (△△△) 간담회 결과는 참석자 중 발제하시려던 협의회 중소 CP 위원께 보내드렸으며,

동그라미 문장은 발언자에게 확인을 받음

o (네이버) 망 이용료에서 메인 이슈는 대형CP와의 협상력 차이에 의한 가격차별이 아닌 상호

접속과 관련된 것임

o (□□□) 중소 CP 중 그러한 의견이 있었고, 실명 공개나 발표도 어려웠다는 의견이었음

- 네이버에서 지적한 바는 나중에 논의해보겠음

- 발언권 신청이 없으면 카카오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람

o (카카오) 각론부터 말씀드리면, 1쪽의 추진 배경에서 동그라미 계위는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대시(-) 문장은 협의회 kick-off 회의에서 공개된 것인데 반해, 동그라미 문장은 소위원회에서 

논의 및 합의된 적이 없으므로 삭제를 요청드림

- 16쪽(망 중립성 정책) 다이아몬드 계위의 문장은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해 현행 유지, 규제 

강화, 규제 완화로 견해가 나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규제 완화 입장인 초저지연이 필수적인 서비스는 관리형 서비스로 적용하는 것에 

다수 공감했다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고 있어,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주는 문장구조임 

- 구조상 규제 완화에 들어가야 하는 의견이므로 해당 문장을 규제 완화로 이동시켜 재분류

해야 함

- (망 중립성 원칙 유지)에서 초저지연 서비스 등은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음. 소위원회 의견이라도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면 삭제해야 함

- 25쪽(망 이용료 정책)의 논의배경에서 동그라미 계위에서 차별적 가격책정 문제가 당사자 간 

협상력 차이로 인해서만 나타나고, 주요 쟁점에서도 국내 망 이용료를 국내·외/대형·중소 CP간 

차이만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통신사측 주장만 담고 있는 것임

- 논의 배경이나 주요 쟁점 부분에 CP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하여 담아주시기 바람

- 32쪽(망 이용료 정책)의 ‘CP의 불공정행위 금지’는 통신사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소위원회 

논의결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불공정 행위의 주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규제 대상인데, 마치 그간 CP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CP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은 수정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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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쪽 향후 과제에서 ‘CP의 통신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도 굳이 CP가 통신사에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삭제해주시길 요청 드림

- 또한 사업자에 망 이용료 계약 및 트래픽량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망 이용료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상호접속고시가 개정된 이후 망 이용료 

인상 등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해나 고려 없이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음

- 총론으로 말씀드리면 쟁점이 있는 사안들도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편향

적으로 반영됨

- 소위원회 논의결과 제목을 소위원들의 논의결과로 바꾸고 노란색으로 강조된 음영처리를 

빼주셨으면 함  

- 사업자들이 정식 위원은 아니지만, 함께 회의를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내용이 회의록에 

담겨있음. 소위원회 논의결과라는 제목은 마치 사업자가 해당 의견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o (페이스북코리아)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CP를 대변하는 발언을 해주셔서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음

- 망 이용료 정책에서 소위원회가 논의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CP가 통신사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CP가 어떻게 망을 가지고 있는 기간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임

- 논의 내용 중 인터넷 사업자와 통신사간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데, 시장에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임

- 결정권은 시장 참여자에게 맡겨야 함

- 망 이용료 수준 결정권자는 사실상 통신사인데 그 과정에서 CP가 불공정행위를 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신중하게 표현해주셨으면 함

- 전반적인 불공정행위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에서 해결 가능함

- 자료제출, 실태조사 등을 언급하셨는데, 원가공개 소송에서 법원은 통신사에게 공개하라고 

결정하면서 단서로 콘텐츠, 광고 사업자와 맺은 계약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함

- 이와 같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표현을 정제해주셨으면 함

o (○○○) 자료제출 의무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을 주시는 듯함

o (구글코리아) 망중립성 소위원회 논의결과 (p. 16)에서 “다만, 초저지연이 필수적인 생명·안전 

관련 서비스 등에 관리형서비스 적용 및 투명성 강화 검토 필요성에 다수 공감”이라는 부분은 

회의록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며,

-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은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 회의록에 관리형 서비스 허용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망사업자 

및 일부 위원에 대한 의견이 주요 의견으로 보도되었다는 내용(p.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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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에서는 관리형 서비스로 가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식으로 기사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내용(p. 333),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는데 관리형서비스에 대해서 

필요성과 제공방식을 공감했다는 기사는 잘못되었다는 내용(p. 333) 등이 있음

- 국내 상황과 글로벌 상황을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망 이용료’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망 이용료’라는 모호한 개념을 이용하면서, 그것이 인터넷 전용 회선료에 대한 

것인지, peering에 대한 것인지, 캐시서버에 대한 것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의 이용방식에 대한 차이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었음

- 따라서 작은 글씨가 아니라 서두에 “‘망 이용료’라는 개념 자체는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인터넷 

전용 회선료에 대한 것인지, peering에 대한 것인지, 캐시서버에 대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아서 

각각의 이용방식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이하 논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망 이용료라는 개념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고 이하 논의를 정리하시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 망 이용료 정책 소위원회 논의결과 (p. 33)에서“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한 망 이용료 차별 및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 부분은 회의록의 기록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망 이용료 문제는 사업자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한 망 이용료 차별 및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됨”으로 수정하고,

- “한편, 상호접속 개정을 근거로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요금인상을 전가하여 발생한 

결과이므로 상호접속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 회의록 말미에서 “망중립성과 망 이용대가라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사업자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정하게 규제해달라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고 정리하고 있는 견해가 있음

(p. 351)

- 또한, 망 이용료 차별은 상호접속 개정을 근거로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요금인상을 

전가하여 발생한 결과라는 견해도 있는데(p. 342),

- 이에 따르면 현행 망 이용료 문제는 상호접속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해결할 일이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고 해결될 일이라고 보기 어려움

o (우아한형제들) 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제로레이팅, 망중립성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림

- 제로레이팅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고, 비딩 테이블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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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만드는 주체가 되고, 사업에서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반영되기 바람 

o (△△△) 모든 사업자분들이 발언하신 후 시간이 남으면 한 차례 더 발언권을 드리겠음

o (CJ ENM(티빙)) 제로레이팅 관련 소위원회 결과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 CP

의견이 소위원회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궁금함

- 방통위에서 모여 제로레이팅을 반대하였는데 반대 의견을 표명한 소위원회 위원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위원들이 중소 CP 의견을 고려하지 않으신 듯함

- 5G에서 어떠한 서비스가 구현되는지, 망에 얼마나 투자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재검토 또는 완화해야한다는 내용은 모순됨

- 일단 원칙을 유지하되, 구체화된 이후 필요하다면 다시 논의하는 것이 순리임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음. 우선 16쪽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보면 ‘망 중립

성 원칙 유지’ 카테고리에 초저지연이 요청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최근 모 통신사 건물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중앙일보에서 5G 통신마비가 있을 경우 자율

주행차 등 서비스가 중지되는지 팩트체크함

- 결론은 5G는 보조적인 서비스 또는 수단과 결합되어, 5G 통신이 두절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는 적다는 것이었음

-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원격수술에서는 대량사진 전송 등 보조적인 

역할을 지원함

- 그러므로 자율주행차, 원격의료에 대해 관리형서비스 적용이 적절한지 위원들이 다시 고려

해주셨으면 함 

- 두 번째는 25쪽 망 이용료 정책의 논의 배경에서 통신사-CP간 망 이용료 계약에 있어 

차별적 가격책정 문제가 다수 제기되었다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의문임

- 이 부분이 서두에 나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름

- 박경신 교수님이 다른 내용을 발표하셨는데, 현황이나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에서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음

- 33쪽 향후 과제에서 법령 개정이 도출되었다고 하는데, 금지 행위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수범자로 들어가 있고 이미 행정 소송도 발생함

- 추가로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의견을 듣고자 함

- 중소 CP를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음

o (□□□) CP 측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통신사 

입장을 들어보겠음

o (SKT)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의견차이가 있을 듯하여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음

- CP 뿐만 아니라 통신사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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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대가 협상에 대한 법제화를 원하나 보고서에서는 가이드라인 정도로 마무리됨

- 패스트래인 등에 대해서도 통신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 ♤♤♤님이 이전 회의에서 캘리아포니아 소방당국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셨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공유되지 않음

- 마치 통신사에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여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말씀

하시는데, 관리형 서비스와 제로레이팅은 현재 법적으로 문제없이 제공 가능함

-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왜곡하여 말씀하셨는데, 공포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

- 자율주행차에서 5G의 초저지연 특성은 사고를 줄여주는 부분이 있으며, 원격 의료에서도 

통신 두절시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함

- 제로레이팅 반대 의견에서 코리아스타트포럼의 중소 CP 대표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제조레이팅에 참여하는 중소 CP가 존재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제로레이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 동등조건을 말씀하심

- 현재 중소 CP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로레이팅 가격 역진성도 검토하고 있음

-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은 실효성 우려가 있으며, 통신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실제 존재함

- 망 이용료 논의배경에서 사례를 인용하여 작성되었을 뿐 특정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음

- 이용자 피해를 담보로 협상력 강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된 바 있음

o (KT) 화재와 관련하여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하셨는데, 원격의료는 망이 원활하지 않으면 

원격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통신이 부수적이라는 언급은 정정이 필요함

-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이용자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편의 증진,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력 남용,

과도한 지배력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함

- 지배력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현재 생태계 내 지배력이 네트워크에서 콘텐츠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

- 환경변화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람

o (LGU+)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음. 24쪽에서 제로레이팅 관련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고 하면서 

향후 과제로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한다는데,

-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 조건을 부과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임

- 33쪽의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중 자료제출의무는 통신사에게만 부과되는 것인가?

- 가이드라인이 망 이용료 협상을 공정하게 하려는 것인데, 통신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계약은 양사 간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데 계약 내용에 대해 한 쪽만 제출 가능한지 의문임

-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논의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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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참고로 프랑스는 통신사와 CP 모두에게 상호접속 개념의 망 이용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음

- (LGU+) 계약내용이 아니라 시장 통계상황이라고 알고 있음. 가격 공개 시 시장을 저해할 

수 있어 우려됨

o (△△△)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원가 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외에서도 

예외적인 경우라서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된 듯함

- 위원님들 중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람. 질문이 없으시면 추가적으로 사업자 발언을 

듣겠음

o (페이스북코리아) 소위원장님께서도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거나 정제하시겠지만, 지난 1소위원회

에서 논의했던 내용 중 논란이 있어서 의견을 주고받음

- 보고서상 중립적인 내용들이 언론기사에서 확정적으로 내용으로 보도된 사례로 미루어볼 때 

가이드라인과 같은 참고사항이 사실상 정부 추진 정책으로 보도될 가능성이 높음

- 가이드라인이 자율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표현을 완화 또는 삭제해주시기 바람

- 또한, 저희 사건과 망 이용료는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데 결부시키지 않으셨으면 함

o (□□□) 질문은 아니고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두 이해

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함

- 향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 제기된 내용들을 사업자와 같이 합의하기를 제안드림

o (○○○) 소위원회 구조는 당초 위원들만의 모임이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업자 및 타 

소위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함

- 소위원회 의견은 소위원회가 만드는 것이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면 위원이 되어야 함

- 정책적 판단은 이미 내려진 것이고 그에 따라 진행된 것이니 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소위원회가 부담하는 것이며, 현재로서는 운영방식을 바꾸기 어려움

o (△△△) 망 중립성의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되는 특수 서비스,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 소위원회에서 정리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절차가 있을 것임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7쪽 망 이용료 해외 현황에서 첫 동그라미 밑에 대시(-) 문장을 보면 

마치 무정산 계약이 특별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수정을 부탁드림

o (○○○) 무정산 계약이 원칙이나 예외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었음.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검토하는 회의이므로 세세한 점이라도 말씀해주시기 바람

-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1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음

o (△△△) 사업자들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 주장 안에 합리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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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그 과정들이 누적되어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반대되는 주장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소위원들이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마무리하겠음

- 제한된 시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린 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람

□ 소위원회 위원 토의(2부: 소위원회 위원 간 참고 토의)

o (□□□) 쟁점별로 논의하겠음. 1쪽 추진배경의 동그라미 문장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o (○○○) 1소위 워크숍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어서 1소위원장님께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음 

- kick-off 회의에서 대시(-) 부분만 있었는데 동그라미 부분은 수정하거나 삭제 검토가 필요함

o (△△△) 1소위에서 요청하여 수정하였으나, 이후에도 이의를 제기함

o (□□□) 수정한 문구는 1소위 위원이 제안하신 것임

o (○○○) 시장에서 부가통신 비중이 커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 보임

- 이 위원회를 만든 이슈 중 하나가 대형 포털과 글로벌 사업자가 상당한 지위를 획득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 현재 우리나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수준은 글로벌에 비해 높은 편인데,

만약 부가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개위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읽히게 되면 해당 

표현은 오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통신시장 내에서도 각각의 계층에 따라 규제의 수준과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앞부분에서는 통신시장 환경 변화 및 기술 진전에 따라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통신관련 규제프레임워크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을 제안드림

o (□□□) 말씀하신 것처럼 첫 회의에서 기술 환경 변화를 논의했으므로 부가통신 언급 없이도 

과학기술 발전, 정보통신기술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대시(-) 부분은 논란이 없으므로 그대로 두되 동그라미 부분은 방통위에서 정리해주시기 바람

o (○○○) 16쪽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세 가지로 분류하는 안이 있는데, 사실 네이버가 주장

하는 대로 분류하면 우리 위원회 유지 안이 없어지고 완화/강화만 남겨질 가능성이 있음

- 일부분 완화는 하되 지금 틀 안에서 운용할 수 있으므로 원칙 유지를 지지한 의견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도 완화로 분류해야 한다고 네이버가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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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위원님들 간 해석은 다를 수 있으나 원칙 유지에 대해 동의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의 관리형서비스 조항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적인 관점이 포함되어 

있었음

- 강화의 경우 다른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o (□□□) 망 중립성 강화/완화 이슈는 과기정토부의 가이드라인에서 관리형 서비스 범위를 

구체화하여 통신사업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제로레이팅 금지 

규제를 추구할 것이냐 등과 관련이 있음

- 첫 번째 원칙 유지 견해는 망 중립성 원칙을 그대로 두되, 요건 등을 명시하여 관리형 

서비스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임

- 견해를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안/완화하자는 안/강화하자는 안이 

있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강화/완화할 것인지 알 수 없어 설명이 필요함

- 통신사업자들은 지금도 관리형서비스나 제로레이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다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 가이드라인에 없어서 나중에 위법행위로 판명될 경우를 우려함

o (○○○) 초저지연 특성을 지닌 서비스가 품질보장이 필요한 중요 서비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므로,

- 향후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될 때 요구가 있다면 관리형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할 수 

있고, 현행법에서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유지라고 함

- 지금 ‘유지’에서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하는 개별 서비스를 명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듯

한데, 당장 해당 서비스에 대해 결정할 수 없음

- 따라서 관리형 서비스 해당여부는 향후과제에서 주파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듯함

o (△△△) 초저지연 서비스에 관리형 서비스 적용한다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논의의 쟁점이라고 생각함

- 통신사업자들은 처음부터 5G에서 망 중립성 정책 변화를 주장했었고, 신규 서비스에 대한 불

확실성, 공중망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특정 서비스는 관리형 서비스에서 

망 중립성 적용 없이 제공할 수 있겠다는 맥락에서 관리형 서비스로 해달라고 주장한 것임

- 위원들의 의견서 요청시 초저지연 서비스가 새롭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합의

사항처럼 서술되어 문제제기를 함

- 제안을 드리자면, 다이아몬드 개위에서 세 가지 견해로 나뉜다는 내용만 서술하고, 이후 

초저지연 서비스에 관리형서비스 적용 검토 필요 문장은 망 중립성 원칙 유지 부분에 포함

시켰으면 함

o (□□□) ♤♤♤님 안은 마름모의 ‘다만~’ 단서를 빼서 망 중립성 원칙 유지의 첫 번째 대시(-)

문장을 대신하고, 그 뒷부분은 검토 필요성까지만 쓰자는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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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초저지연이 요청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도 검토가 필요함. 그러나 

초저지연이 요청되는 서비스만 강조하여 서술됨

o (△△△) 이 이슈는 원칙의 강화/완화 여부와 상관없이 앞부분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초저지연 서비스는 세 가지 어떤 입장과 상관없이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하면 망 중립성 예외 

대상임

- 문제는 최선형 망에 영향을 주는가인데, 초저지연 서비스의 관리형서비스 적용이 원칙 

유지에만 들어가야 하는 내용인지 의문임

o (□□□) 망 중립성 이슈는 5G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적용하는 것이 망 중립성 이슈와 

관련이 있는가에서 시작됨

- 광대역 망에서는 IPTV, 전용망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아니지만, 5G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적용하면 망 중립성 예외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 따라서 5G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망 중립성 이슈인가를 결정한 후 망 중립성을 강화/

완화할 것인가라는 흐름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

o (○○○) 초저지연이라고 명시하여 이 부분에 다른 서비스가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는 듯한데,

- 현재 IPTV도 관리형서비스로서 제공하고 있고, 앞부분에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시점에서 반드시 관리형서비스 범주로서 초저지연 서비스를 언급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있음

- 초저지연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오해를 하지 않도록 초저지연 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o (△△△) ‘초저지연 등’ 표현도 괜찮다고 봄

o (□□□) 기본적으로 5G의 네트워크슬라이싱과 관리형서비스 관계는 특정 수준이상으로 

계약된 서비스는 모두 슬라이싱에 포함되므로, 초저지연이라고만 규정할 필요는 없음

- 마름모 개위 문장에서 ‘다만’ 이후 ‘초저지연이 필수적인 생명·안전 관련서비스 등‘은 삭제

하는 편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초저지연 서비스가 관리형서비스라는 것이 아니라 QoS 보장 등 특별한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 관리형서비스에 포함됨

o (○○○) 관리형서비스를 가급적 제한하고 싶은 CP쪽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특성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o (△△△) 이 내용 자체가 관리형서비스를 단정하고 있음. CP가 망 중립성 완화에 반대하는 

근거로 관리형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므로, 관리형서비스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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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각자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분류 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현행체계유지 또는 5G 환경에 맞추어 재해석/현행체계보다 강화/현행체계보다 완화라고 

수정하기를 제안드림

- 그리고 해석할 때 논쟁이 발생하므로 정리를 하실 때 회의록 등 해석의 근거를 알려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으로 보임

o (□□□) 회의록 외에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에 근거한 내용이 많은데, 의견서 공개는 반대

하는 위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o (○○○) 초저지연 서비스가 쟁점이 아니고, 통신사에서도 이 부분을 주장한 바 없음

- 관리형서비스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함

- 다시 제안 드리자면, 견해가 나뉜다는 문장 다음에 관리형서비스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필요로 적고 초저지연 부분 및 다수 공감 표현은 삭제했으면 함

o (△△△) 망 중립성 원칙 단서 부분에 초저지연을 삭제하여 ‘관리형서비스 적용 및 투명성 

강화 검토 필요’ 정도로 하고,

- 견해를 분류할 때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현행체계 유지/강화/완화로 했으면 함

- 현행체계를 유지하자는 안에서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요건을 정하는 방안은 탄력적으로 운용

하자는 내용임 

- 이 문장에 앞서 현재 망 중립성 원칙이 5G 체계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전제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

o (□□□)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망 중립성 원칙에서 5G 관리형서비스를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망 중립성 원칙을 법제화하자, 세 번째는 규제를 폐지하자는 것임

o (○○○) 세 번째 규제 완화의 경우 뒤에서 망 이용대가 및 제로레이팅 가이드라인이 논의

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님

o (△△△)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현행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현행 유지/규제강화/규제

완화로 견해가 나뉘고, 5G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리형서비스의 적용 범위 투명성 강화 검토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이 궁금함

o (□□□) 망 중립성 원칙 유지 부분에서 초저지연이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부분과 다

음 문장이 연결되어 있음

- ♤♤♤님 말씀처럼 초저지연이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되는지는 새로운 이슈이므로,

- 별도 동그라미 개위에 이러한 서비스가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 개별 서비스 명기나 요건을 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로 했으면 함

o (○○○) 마름모 개위에 새로운 5G 하에서 망 중립성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관리형 

서비스에 대해 5G 하에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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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현재 망 중립성에 대한 규율은 현행체계에서 해결하자, 명확하게 규정을 하되 

탄력적으로 하자는 것임

- 기존의 대시(-)내용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시(-)개위는 없음

- 두 번째는 현행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필요, 세 번째는 망 중립성의 투명성과 사후규제로 

하자는 것임

o (△△△) 세 번째는 투명성 원칙이 망 중립성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지만, 망 중립성 중 

투명성은 유지하자는 의견이었음

o (□□□)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와 관련이 있는데, 세 번째 안은 투명성 외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하고 사후규제로 하자는 것이었음

o (○○○) 세 번째 안은 투명성 외 폐지하겠다는 것이 맞으나,

- 한편으로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 유형 중 패스트래인, 경제적 트래픽관리, 관리형 서비스 중 

5G 관련 서비스 등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미리 적시하는 것을 포함

한다고 생각함

o (△△△) 구체적으로 요건을 명시하는 것은 첫 번째 안에 해당함

o (□□□) 첫 번째 안은 기존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두되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임

- 범위 및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은 현행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는 첫 번째보다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규제 완화에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o (○○○) 1안이 탄력적 운용도 있지만, 현행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되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니 보완하자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이해함

o (△△△) 1안은 사실 경제적 관리까지 관리형 서비스에 포함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음

o (□□□) 그렇다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는 것이므로 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 않은가?

o (○○○) 지금의 가이드라인 하에서도 충분히 서비스는 제공가능하나, 통신사들은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 여부 불확실성으로 서비스를 못 한다는 것임

- 그러므로 관리형서비스 범주를 명시해달라는 것은 현행 가이드라인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함

- 불안감을 해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현행보다 결과적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원래 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함

o (△△△) 원래 할 수 있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함

o (□□□) 해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도 규제완화에 포함된다고 생각함

o (○○○) 완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안이 존재하는 것임

- 현행 유지로 입장을 표명하신 분들이 개별서비스 또는 요건 명기하는 방안도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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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로 보일 수 있지만 해석의 차이이며, 분류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그 부분을 모두 완화로 

분류하면 현행유지가 없음

o (△△△) 과기정통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보면 최선형 망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관리형서비스는 인정하고 있음

- 그러한 맥락에서 5G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되면 관리형서비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함

-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서비스의 범주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서 의견을 드렸는데,

관리형서비스에 해당된다면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가능하다는 의미와 

동일함

o (□□□)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서비스로서 가능한가 자체가 논란이 됨, 해석에 이 

부분을 완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음

o (○○○) CP측의 입장이 그러한데,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하여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

해준다면 완화시켜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o (△△△) 관리형서비스 자체는 현행 규정에서 할 수는 있으나,

- 관리형서비스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관리형서비스라고 주장

하여도 해당이 안 된다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음

o (□□□) 현재 IPTV나 VoIP 외에는 관리형서비스가 없는데, 관리형서비스에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한 서비스를 포함하면 망 중립성 예외가 되므로 상당한 완화가 될 수 있음

o (○○○)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현행에서도 IPTV, VoIP가 관리형서비스가 된다는 

규정이 없지 않은가? 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불확실한 부분이 있음

o (△△△) VoIP에 대해서는 관리형서비스 해당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음

o (□□□ 정의를 하여 서비스를 당장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열거식으로 정의하면 

새로운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음

- 추상적인 요건을 정하지 않으면 매번 새로운 서비스는 허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함

- 오히려 지금 관리형서비스에 해당되는 IPTV, VoIP는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함

o (○○○) IPTV는 법에 품질 보장이 명시되어 있음

o (△△△) 개별서비스를 명기하는 방안은 지금 논의 중에 이를 주장하신 분이 철회하셔서 삭

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o (□□□) 제목 자체가 모호한 면이 있음. 규제 강화 및 완화는 5G 하에서 어떻게 할 것인

지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나 현행유지는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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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유지가 관리형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이후 향후 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므로 

당분간 유지가능하다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음

o (○○○) 소위원회 안은 지금 안을 계속 그대로 두자는 의견은 없는 듯함

- 탄력적 적용을 확장하면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는데, 현행 유지 의미 안에 5G 기술 환경에 

부응하여 유연한 적용, 탄력적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포함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 그 다음 단계에서는 현재 가이드라인을 두고 관리형서비스를 재검토하자는 가능성을 남겨

두자는 것인데 이에 동의하는 안이 없는 것인지 궁금함

o (△△△) 모호한 면이 있는데, 망 중립성 관련하여 법안이 만들어지면 좋다고 생각함

- 법제화가 5G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필요성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o (□□□) 가이드라인으로 규제하자는 안과 법제화하자는 안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형식과 

별개로 완화/강화여부가 나뉘어질 수 있음

- 법제화하면서도 완화/강화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법제화 자체는 형식의 문제라고 봄

o (○○○) 번거롭더라도 이 부분은 메일로 위원들의 의견을 다 받으셨으면 함

o (△△△) 메일로 할 경우 의견을 조율하기가 어려움

o (□□□) 현행 문구를 기준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함

o (○○○) 일단 논의를 해야 하므로, 정리하셔서 선호하는 안이나 수정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o (△△△) 메일로는 조율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함. 망 중립성 이슈가 부각된 것이 미국의 

정책 변화와 5G인데, 미국과 같이 망 중립성을 폐기할 것인지, 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음

- 대부분 위원들이 4개의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5G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

즉 가이드라인을 급격하게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데 동의함

- 그 다음에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해 사업자별로 해석이 다르고 지금 단계에서 관리형

서비스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 기존의 가이드라인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관련 규정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이 외 의견으로 규제 완화는 투명성 외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하는 것이었음

- 따라서 견해를 두 가지로 정리했으면 함

- 미국의 가이드라인 정책 변화에 대해 현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새로운 정책적 수단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별도로 기술했으면 함

o (□□□) CP와 통신사는 강화 또는 완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음

- CP는 제로레이팅 자체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나, 다른 방식으로 바뀌는 것보다 애매모호한 

현행 유지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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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도 법제화 방식으로 강화하기보다는 현행유지가 나을 수 있음

- 주장을 들어보면 사업자는 강화나 완화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행 유지는 

검토할 부분이 많으므로 당분간은 유지하고 추후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o (○○○) 5G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인데,

- 1)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관리형서비스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2) 5G 하에서 법제화 필요 

3) 5G 하에서 가이드라인 중 투명성을 제외하고 폐기하자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계속 기존 환경에서의 망 중립성 원칙 논의로 쟁점이 넘어가는 듯하여 5G의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서는 현행 준용/법제화/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정도로 나누면 될 듯함

o (△△△) 통신사가 해외 사업자와 협상력을 언급하면서 망 중립성 완화를 주장하는 계기 

중 5G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만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망 중

립성 정책을 이야기한 것임

o (□□□) 큰 틀은 그대로 두되, 첫 번째만 원칙유지 및 탄력적 적용으로 보완했으면 함

o (○○○) 우리 소위에서는 5G에서만 기준을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적용 범위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설명하는 문구가 필요함

o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름모와 추진배경에서 언급하고 관리형서비스에 대해 검토

가 필요하다고 하기로 함. 지금 현행 입장에 대해 지적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함

o (□□□) 이 부분은 사업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개별 위원들의 의견서를 받아 

카테고리로 나눈 것인데, 지금 원칙 유지에 탄력적 적용이라고 하면 균형이 달라질 수 있음

- 다른 위원들 의견보다 각자 위원들이 주장한 바를 담아내면 될 듯함

o (○○○) 대시(-)를 보면 요건을 정하는 방안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자는 것임

o (△△△) 단일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원들의 안을 담아내는 것이므로, 첫 번째 안을 주장

하신 위원들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의견을 주시면 될 듯함

- 의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겠음

- 다만 위에 단을 달아서 오해를 없애도록 서술하고 그 외 문장들은 각자 주장하신 위원들이 

재검토해주시기 바람

o (□□□) 가이드라인 해석을 구체화하거나 개정하는 것도 완화에 포함되어 완화 입장이 

두 개인 것으로 보일 수 있음

o (○○○) ‘유연’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완화라고 생각하시는 듯하나, 의견은 현행 가이드라인 

준용에 가까움

o (△△△) 현행 유지 안에 1) 해석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용 2) 규율을 잘 하자는 측면이 담김

o (□□□) 유지는 관리형서비스 해석에 초점, 완화는 경제적, 기술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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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에서는 슬라이싱을 어디까지 관리형서비스로 볼 것인가이므로 관점이 다름

- 현행 유지 의견이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되 5G에 맞게 해석하겠다는 것이므로 완전 준용은 아님

o (○○○) 유지를 주장하신 분들이 표현을 수정해주시기 바람

o (△△△) 현행 유지는 망 중립성 4가지 원칙을 유지해야 하며, 관리형서비스는 기술적 해석이 

불가능하므로 사후 판단하면 된다는 의견이었음

- 요건을 정하는 방식은 법제화 여부에 따라 나뉘어질 수 있음

- ‘기존의 망 중립성 원칙의 틀을 유지하고 5G 환경 하에서 나타나는 관리형서비스 해석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므로 기술 상용화 시점에서 관리형서비스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로 수정

하는 것을 제안드림

o (□□□)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되 5G 특성에 따라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 필요’라고 

의견을 드리겠음 

o (○○○) 현행 유지 안에 앞단은 공통으로 하고, 두 분 의견을 뒷단에 합쳐주셨으면 함. 그 

외에는 문제제기가 없었음

o (△△△) 원안 유지 안에 관리형서비스 재검토라는 얘기가 있는데, 마름모 개위에서 또 언급

해야 하는 것인가? 표현이 중복됨

o (□□□) 마름모 개위에서는 5G 환경 변화만 언급하고 단서는 유지안에 포함하겠음. 위원님들 

의견은 망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5G 대응 방안에 대해 두 가지로 나뉘는 것임

o (○○○) 법제화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음

- 완화 중 투명성 외에 망 중립성 원칙 폐기라는 표현 대신 ‘망 중립성 중 투명성을 유지하되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사후 규제’로 수정했으면 함

o (△△△) 24쪽에서 제로레이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었다고 CP측에서 이의를 제기함

o (□□□) 제로레이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없었음

o (○○○) 허용조건 부과라는 것이 제한이라고 보는데, ‘허용’ 표현에만 중점을 두고 받아들인 듯함

o (△△△) 허용조건 부과는 사실상 제한 사유임 

o (□□□) 향후 과제에서 제로레이팅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마치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음

-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것은 아님

o (○○○) 회의 내용 및 위원들 의견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야 하므로 제로레이팅 가이

드라인은 삭제하겠음

o (△△△) 25쪽 논의배경에서 지나치게 통신사 주장만 강조했다는 의견과 페이스북 사건이 

망 이용료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 연결시켰다는 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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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망 이용료에 대한 개념이 필요함. 적어도 여기서 의미하는 망 이용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o (○○○) 복합적인 개념으로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함

o (△△△) 가입자 선로, 상호접속인지 섞여 있어서 정의하기 어려우며, 정의가 혼재되면 결

론 면에서 이어가기 어려움

o (□□□) 개념정의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은 있으나, 개념을 잘못 정의하면 논리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음

o (○○○) 원칙적으로 대상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기는 함

o (△△△) 통신사가 생각하는 개념과 CP가 생각하는 개념을 구분하여 명시하면 될 듯함

o (□□□) 논의 배경에서 통신사의 관점 및 CP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동시에 해결하는 입장에서 망 이용료 정책을 이해하고 논의하기로 했다는 정도로 

하겠음

- ♤♤♤님이 정의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람

o (○○○) 26쪽의 국내 현황에서 상호접속 사례를 언급하다가 다른 사례에서는 접속이용료를 

언급하여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음

- 관계없는 것은 제외하든지 전반적으로 재정리가 필요함

o (△△△) 우리나라는 CP와 통신사 간 접속계약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접속계약이 가능하고 

실제 존재하므로 접속개념도 포함해야 함

o (□□□) 26쪽에서 망 이용료 논란이 있다는 별표가 있는데, ♤♤♤님이 별표 밑에 통신사와 

CP 측이 주장하는 바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람

o (○○○) 해외에 있는 서버 간에는 상호접속이 있어서 이를 다 포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음

 o (△△△) 32쪽에서 CP의 불공정 행위 금지라는 표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마치 CP

가 문제가 있다는 표현으로 오해할 수 있음

 o (□□□) 페이스북 사건은 금지행위 중 이용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고, 금지행위에서 

사업자간 관계에서는 기간통신사자간 불공정 행위만 규제하고 있어 부가-기간 간 규제 행위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임

o (○○○) CP라는 표현에서 국내 CP가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아 억울해할 수 있음

o (△△△) 입법 과정에서 대상자를 모두로 규정하고 위반 시에 적용하는 것임

o (□□□) 망 이용 행위 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로 구체화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o (○○○) 통신사 간이 아닌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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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금지행위는 기간통신사업자 위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불공정 행위를 하는 CP에게

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o (□□□) 오해가 없도록 제목에서 ‘CP’를 삭제한 ‘불공정행위 금지’로 하고, 규제 대상을 

‘ISP 외’로 정의할 수 있음

o (○○○) 특정 CP를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제목을 길게 작성할 수 있다면 ‘망 이용

관계에서 불공정행위 규제의 공백 해소‘가 어떠한가?

o (△△△) 제목 ‘CP의 불공정행위’에서 CP를 삭제하고, 문장에서 ‘망 이용 관계에서 통신사의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CP의 불공정 행위’라고 수정할 수 있음

o (□□□) ♤♤♤님의 의견을 따르겠음. 자료제출 의무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나?

o (○○○) 여러 위원분들이 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참고모델로 언급하셔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당연히 위원들 의견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음

o (△△△) ‘주요 내용(안)’보다는 ‘예시’ 표현이 적절함

o (□□□) 우리 내부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안 되었다면 내용을 포함해야하는가 

의문이 있음

o (○○○)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협상 절차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면서 

사업자간 자유로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 전체 흐름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가이드라인은 강제적 의무라기보다 노력의 의무임

o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예시’로 하고, 자료제출의무는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함

o (□□□) 32쪽 상단에 상호접속이 더 핵심적인 문제이므로 대형·중소 CP간 협상력 차이에 

따른 가격차별이 상위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CP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음

- (△△△) 고시 개정 전에도 차별은 존재했었음

o (□□□) 중소CP쪽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수정하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함

o (○○○) 망 이용료 차별이 있다는 문장을 제시한 후 모든 문장을 하위 대시(-)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드림

o (△△△) 문제의 요지는 망 접속료가 높아서 해외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 하위 내용에 

대형/중소 CP간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음

- 대시(-)에 해당하는 두 문장 개위를 올려 모두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보임

o (□□□) 43쪽에서 자율적 상생에 대한 지적은 이익 공유 및 비용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필요’가 아닌 ‘제시’로 수정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 ‘강화’는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또는 ‘강화 방안 검토’로 수정하면 될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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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부에서 지적된 대부분의 내용을 논의함

- 방통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o (○○○)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의견 수렴한 내용을 공유함

- 그 중 부가통신사업자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1소위에, 그 외 나머지는 2소위에 해당함

- 최종결과보고서는 KISDI에서 오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후 확정되면 13일 전체회의에서 

보고하려고 함

o (△△△) 망 중립성 원칙 문제에서 원칙은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탄력적보다는 유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면 함

o (□□□) 그동안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림.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음

□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o 최종(전체) 회의는 12월 13일(목)에 개최될 예정

o 사업자 의견수렴 및 위원들 간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후 2소위 최종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겠음


